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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에서는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였는 전문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남북한 교 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책의 일환으로 연구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43개의 연구과제를 위촉하였는 바 이를 분야

별로 분류하여 1 統-政策 卷 南4%交浦協力 卷 北韓體制

및 政策變化展望 卷 4t韓의 軍事 卷 韓牛島 周邊情勢 卷

4b韓의 ii政 및 法制 4b韓의 經瀆 · 趾合 · 文化등 7권

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 가운데는 관련분야에 대한 참션한

문제 의석과 예리한 논증 등으로 높이 평가할만한 내용들

이 많이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당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통일 및 북한문제를 연구하거나 관;

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활욧되기를 바랍니다.

1993년 12 월

통일원 정보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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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承願(法制흐)

요 약 문

t韓은 lee2년 4월 0일 기존의 社습主義 T法을 개정하여 대외적인 환겅

번화에 대응하는 한毛 내부적으로 權力承繼과 主體的 就會主義의 전설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社會主義 圖家의 헌법은 그 사회가 달성한 성과와 그들이 당먼한 과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社會主義 國家의 헌법에서는 그 사회가 인식하는 사

회의 발전정도와 그 사회의 지항을 도출할 수 있다. t韓의 헌법도 북한의

政治指導部가 인식하는 북한 사회의 발전쩡도와 지항을 보여 준다.

사회주의 국가의 國家環論은 맑스의 
'

階繼 裁國家.에서 레닌의 
' 

半國

家., 스탈린의 '

새로운 國家,를 거쳐 후루시쵸프의 
'

全)q肩國家,로 발전챘

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이론은 國家와 社會에 대한 일정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발전된 것이였다.

社會主義 憲法은 이러한 국가이론의 발전에 상응하여 발전되어 왔다.

레닌의 半國家 念과 )k肩肩主主義 i法, 스탈린의 새로운 國家 念과 敎會

主義 憲法, 후루시쵸포의 全)M肩國家 念과 發展된 社會主義 촘法이 그 것이

다. 사회주의 헌법은 사회주의 이넘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i,肩초

權초義,소비에트제제, 共産黨의 權))獨占,權$)集中主義, 肩主主義 中숏,集中

制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텍한다.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의제에 근

거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얼반화 교조파함으로서 인민들의 정치활동에의 삽

여를 제한하였으며, 官憶초義가 국가쩍 헹정적 공적 업무에서 커다란 엉향

력을 행사하或으며, 경제의 비능률과 저하를 초래하는 등 사회주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었다고 비판되었,다.

사회주의의 A곡을 시정하고 사회주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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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이 고료 바쵸프의 소던의 혜放 敎華政策이다. 고르바쵸프의 개방개헉쩡책

은 새로운 국가관념을 전제로 하여 추구되없다. 새로운 국가관념이 
'

社會主

義的 法$W家.이다. 사회주의적 법치국·기·개넙은 정헝화된 득정안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인식교]- 이에 따른 정헝叫된 언법을 선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

의 사피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이

에 제정된 헌법이 1938년 및 IS$0년의 고르바쵸프헌법01다. 이 헌법은 사회

주의의 이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롱치구조를 최고회리 중심으로 개편했다.

러시아 신헌법 초안은 壯會主義가 전제한 고 정화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

식에서 탈피하여 政治的 多元초義에 기초한 複歡政31[制, 權力分立制, 自然

權的인 基本權 등을 규쩡하여 사피주의를 포기하고 있다.

한괸 중국은 1933년 헌법을 개정하여 개방고1- 겅제개방방침을 팍고히 앴

다. 천안문사태를 걱은 중국은 1903넌 다시 헌법을 개정하어 정치체제리

안정21- 겅제개억의 가속화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적 특섹을 가진 社會主義

理驗읗 획-%고히 하고 있다.

북한 언법은 사회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북한이 인식하는 사회의 발전 단

계에 따라 발전되었다. 프로베타리아 독재의 실시릅 규펑한 IS46넌 헌법과

사회주의 단게로의 이행을 선언한 1872넌 헌법이 그 것이다.

한괸 1002넌 언법은 북한이 사회주의 제국가와 구벌되며, 북한사회의 발

전단게는 일반사회주의 사회의 발전音계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대외적요

로 괴.시하고 있으나 이는 표먼샹의 선언일 뿐이다. 북한의 신언법은 勤勞),

長主權主義, 勞動t의 權)]s占, 權力集中主義, 肩主主義 中央集中主義 등

을 언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실질적오로는 사회주의 헌법의 전행을 유지

叫먼서 북한이 인식하는 사회발전의 정도와 지힝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안 국가의 정치권럭이 어떠한 언법기관에 접중

되는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헝태各 閣慷會議靈 T法, 國家評議會鹽

憲法 및 大統鎖靈 蹇法으로 구뷴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은 갹료

회의형 헌법에서 1인지배체제의 공고화와 함께 국가평의회형 언법의 경향을

겨쳐 대骨렁행 언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헌법·은 IS48넌 헌법에서는 最高)<民會議 當任委員會가 집단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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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수의 지위에 있는 권력구조샹 각료회의헝 헌법유행을 취하였으나 김일

성 1인의 권 걍촤와 함께 1972넌 헌법에서 國家主席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대통령형 헌법으로 전환되었다. IS92년 헌법은 1972년 헌법과 曾이 주석의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엉 헌법이라고 하겟으나 신설된 國防委員會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여 헌법샹의 권력구조에 세로운 권럭기관으로 등장했다.

IS92년 헌법의 ·륵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1992넌 헌법의 일반적 특정으로서는 북한은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북한을 분리시켜 북한이 구소련 몇 동구사회주의 제국가의 해체와 격리되어

있음을 걍조하는 한펀 계급노선을 견지하고 당의 영도적 지도를 강화하는

등 
'

우리식 사회주의.롤 강화하고 있다. 경제먼에 있어서는 당면한 겅제난

을 다개하기 위하여 - S-한은 주체시-상에 입갹한 社會主義的 自立經濟를 고 수

하는 안편 對外開放政策을 추 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했다.

둘째 1992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상의 특징으로서는 북한의 신헌법은 공

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驕籍法律主義와 국민에 대한

國家의 保護義務를 규정하고, 공민의 선앙의 자유와 신소와 성원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여 법에 근거하저 않는 공민의 구속금지와 살림집의

수섹금지-趾 세見 규정했디. 공 의 의무에 관하여 얀민의 정치 사상적 통

일과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신설하고 공 의 사회주의 혁멍쩍 경갹심의 고

취를 규정하고 있디. 한毛 국가는 社늘主義的 法路生活을 강조하여 주민에

대한 정치‥z.l-샹적 ·秒제를 더·옥· 강촤하고 있다.

섯째 權力權造샹의 다음과 갈은 륵징을 들 수 있다. 북한의 1072넌 사회

주의 헌법의 권력구조의 기본들은 국가주석 중심의 唯-指導體制였다. 그

러나 1092년 개정헌법은 국가주석의 권한을 축소하고 最高)q長會議의 권한

을 걍화하는 한펀 국방위인회를 분리시켜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럭을 지

통솔하도록 하여 유일지도체제를 샹당 부분 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측정을 갖는 북한의 개정헌법은 중국과 구소런 등 사회주

의 국가의 헌법과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갈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구소런과 중국 동 사회주의 국가는 개방 개헉을 주도하면서 언법구

조-趾 이에 상응하게 언叫시꼈오나, 북한은 오 히려 개방과 민주화추세를 거

부하먼서 내부적으로는 주인에 대한 홍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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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 구소런 및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의 일당지베체제

를 종식시키거나 t 軍 政간의 권럭구조를 재조쩡하여 이돌 상호간의 권력

분립읍 도모 하고 있요나, 북한은 당의 영도찬1 지위와 주체사상을 걍조하여

김일성 개인의 의건이 언법의 쇠고뭔리가 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룔 마련

하여 일인지배를 강과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구조는 사회주의 나름의 長主的 正當性을 확

보하기 위하여 集團指흡體制욜 원칙으로 한다. 구소련 러시아 중국 등 사

회주의 국가는 최고회의 억활과 권안읗 팍대하거나, 權力分立制度를 도 입히

거나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영을 괴하눈 동시에 s自的 集團支

配罷制롤 지항하고 있으니·, -吟한은 주석의 유일지도체제를 일부완화하고 았

으 나 국가권력에 대한 노동당의 영도적 지위을 분멍히 하여 헌법제도상의

다원화 겅향이 실제 운영필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14째 겅제발전과 봔련하어 구소런과 러시아 띨 중국은 經濟秩序의 재편

을 政治權造와 法秩序의 재괸을 ·秒해 달성하거나 또는 政左經友的 경향을

강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적극적 도 입을 몽해 경제의 비-k를과 저하를 방

지하고 겅제발전울 도모하고 있으니·,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부분적오

로 시행하고 있요나 체제붕괴의 공포 속에서 효과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득성을 근거로 하여 북한 헌법의 미래에 대하여 다음과 香은 전망이

가능하다.

첫째 북안이 강조하는 
'

우리식 社會主義,는 맑스-레닌주의를 비·량에 꺌

고 員族主義的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그 런데 세계적인 맑스 레닌주의의 동

요 와 북안의 압쇼-레닌주의로부터의 독자성의 강조는 주체사샹을 뿌리로.부

터 동요시키는 것요로서 북안사회를 떠받치는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체제

외 동요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북한의 自主自立經濟와 對까開放政策은 북한시회구조의 겅직성과

주민에 대안 정부의 홍제와 조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실질쩍인 겅제개방을

위한 구조적 번화었이 自由貿易地帶의 開發 f헤과 서방세계와의 교 류를 홍

한 자뵨과 기술율 도입하려는 북한의 정책은 일펑한 한계를 지닌다.

셋째 신헌법상의 국방위원회의 분리와 김정일의 국방위원상의 취입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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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물리적 담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요로 보인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후에도 김정일이 김일성이 확보해 왔 신에 가까운 카

리스마를 구축하지 않는 한 김정일의 軍事政策은 군의 졍치적 입장에 대한

고 려에 의해 그 기본성격이 길정될 수 밥에 없고 김정일의 군장약은 공식쩍

인 國防委員長이라는 지위에 의하여 확보되지 않읗 것이디.

넷째 오늘냘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는 언법이론적으로 사회주의 헌법의

긴럭구조와 헌실적인 제도가 사회구조의 번화를 따리.가지 못한 결과라고 평

가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당시의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社會構造를 銃

治構造가 제도적으로 구현하지 못兎다고 명가되고 있다. 1092넌 헌법도 권

력구조의 면에서 비록 부분적 다양화를 규정하여 외헝상 상당한 번화를 보

이고 있으나, 헌볍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구조를 헌법상의 홍치조

직이 적절하게 제도화하지 못하여 기본적인 사회구조와 통치조직간의 모순

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1092넌 헌법은 김정일의 權力承繼를 위장하고 헌법상의

통치구조의 體系正曾性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은폐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렴에도 블구하고 헌법상의 권럭구조의 번겅은 동시에 수렁중심

의 유일제도체제에 대한 비판 또는 김정일의 궝력승계의 실패 이후의 집단

적 지도체제의 가능성을 얼어놓고 있다.

북한의 1902넌 헌법은 결국 김정일의 권럭승계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夜

이다. 검정일의 권럭승계는 북한의 권력구조의 특섹인 수령의 유일적 지도

체제의 계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북한의 권력구조에는 큰 변화

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1902넌 북한 헌법은 권럭구조상의 부분적 다

련화를 실헌하여 김일성 사후 가능할 수 있는 권력구조의 재펀이 憲法改正

에 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러나 
'

우리식 사회주의.가 전

제로 샴고 있는 맑스 레닌주의와 社늘構遺와의 矛盾, 경직된 社會權造와 對

外經濟政策과의 矛眉이 순조릅지 못한 權))承 와 결합되는 경우 북한의 권

력체제에는 회피알 수 엾는 걀등이 대두될 것이며, 이것은 t韓의 憲法秩序

의 變1b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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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tIh- 健祿 覺효像11으-l W{Ib혔1-

416車擊.요1 창늣ii그으민jLE

北韓은 190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 차회의에서 기존의 사회주

h 헌법(IS72년 헌법)울 대폭 개정하어 대외적인 핀겅떤파에 대各하찬. 한언

내부적으로 권력세습과 主體的 社會主羲 건설에 뱍차를 가하고 있다.

소련의 i致革과 開放政策으로 비·旻퇸 社會主義圈의 떤화는 스탈민석 사회

주의의 종말이머, 그 병폐를 시정하려는 노 럭요로서 中央集權的 . 제와 官

慷主義 中央統制經濟體制의 고 수로 인한 경제섈 비능롤 일 공산단 일당지배

에 의한 국민의 정치적 소$q ·秒을 극복하기 위한 걸이다. 이러한 사최주의

국가의 번화는 社會主·義의 전면적 포기에서 社會主義的 市場經濟體制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울 띄고 았다.

이꽈 길'이 데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들은 기존체제의 ·게억에 박차를 가하

고 있는데 반하여 북안은 체제유지롤 위한 主體思想을 강조하고 그 에 기초

안 
'

우리/되 社會主義,룰 표방하여 대내적으로 화에 대하여 소-J적 자세-禮-

견지하는 한언 국제사회에서의 고 립올 탈피하고 經濟難을 티·개하기 위안 개

빙'정색-S·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壯會主義 國家의 憲法은 그 시·회기· 달성한 성과와 합께 그들이 당면안

과제를 2고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 國家의 憲法을· 보언 그 사피가 인·Eq하

는 社'齒의 發展程度와 앞요로의 志向을 도骨할 수 있다.

소 련의 지대한 영향속에서 政權을 수립하고 憲法을 제쩡 발전시켜온 북

한은 주체사샹의 -%자성울 내세워 體制園守릅 걍조하고 있다. 그 럼에도 ·볼.

구하고 북한 71법의 기뵨적 체제는 壯會主義 憲法理論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인· 점에서 4b쀼의 憲法도 壯會主羲 國家의 憲法의 - 般原則에서 벗어니

지 않는다. A 北韓의 憲法은 북한>-3·] 政治指導韻가 인석하는 ·M-한사회의

발전 정도와 앞요로의 지향울 가징 분멍하·게 보여주는 적도이디·. 이러힌·

접에서 뵨고는 북한·의 신언법을 헌법이·룐적 짓 역사적 발전 단계에 다라 社

會主義 國家의 憲法理論과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令 1조망해 보고자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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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社會主義 國家의 國家理論의 變遷

시회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은 그 국가이룐과 ·불·가분의 관게에 놓여 있고,

社會主義 國家익 憲法理驗의 발毛은 社會主義 國家理論의 발전과 궤를 갈이

한다.53

사회주3-l 국가이-芒의 骨발점은 맑스 엥겔스의 국기에 관한 이해의 러]닌

에 의한 해석이었다. 레닌은 階級鬪爭의 産物로서의 國家 또는 階級支配의

構造로서의 國家리는 개넘 속에서 국가를 걍제력을 구비한 계급독재리·고 특

징지위 맑스주의적 국가개념을 변형시켰다. 레닌은 자본주의 국가와 구별

피는 표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

半國家,리·고 규쩡하고, 
'

半國家,는 暴力革命

에 억하여 리도谷 -骨래의 부로조아국가에 대신하여 세워지는 A 부터 점진

적인 소멸을 준비하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레닌의 
'

半國家,와 半國家의 법

c- 다음과 曾은 ·可징을 갖는다. 첫째, 이미 El·도된 유산계급의 반향을 억

3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더. 骨째, 새로운 공산주의적 경제질서의 확립을

한 경제조직자로의 기능을 갖는다. 셋째,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

哥의 법적 제재를 빌지 않고서도 자율적으로 섕활할 수 있는 새로운 헝의

인 을 만들어 내·C- 인간개조의 기능을 갖는다.

社會主義 國家의 國家쁘驗, 특히 소련의 국가이룬은 스탈린의 홍치하에

A·l 또 한번의 전谷이 엥해兎다.2) 스달린 통치하의 소 련의 국가이론은 스탈

1) 시.회주의 국가이론의 발전과 헌법이론의 헌화에 대한 상세한 네용에 대

해서는 ](laus Westen, Die staatstheorie in der 0DR. ; Valentin

Petev, Die St.aatst.11eorie in der Volksre pu blik Bulgarien. i Josef

Fokst.efl , Kontinuitat un d %Vandel in der tschechoslowakischen

그t.aatstheorie. ; Alexander Uschako%Il, liontinuitat un d %Vandel in der

po l inischen Staatstheorie. i Georn Brunner, Der Stand der

St.aatstheorie In Ungam ; Feter Leonhardt, Die Staatstheorie in

Rtt111aniaD. ; ChrtsUne Hocker-Weyand, Zur Die Staatstheorie ill

Ju gos la%%‥ien. 한조.

2)<련의 정치와 -o-가이론의 吾계에 대해서는 B. Meissner,Verh ltnis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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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 주쟝한 국가의 설대톼를 곤거지우는 夜-凰- 목표샴았디-. 스 탈린은 소멸

하는 순간까지 더욱 걍고해지는 사회주리 -3-가-趾 '

새로운 國家.라고 1껑멍하

고,
'

새로운 國家,는 暴力革-命에 21하어 이루어진 새로운 생산관게와 그 위

에 기Ct-隆· AL고 있는 부산계-7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안 상부구조로서 자본

주의의 포위 아래에서 더욱 걍회.되며, 資本초義의 포우·l 상fll기 완전히 해소

필 때까지 국내외의 모든 반발세력을· 억압 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성

된다고 하였다.

스탈린에 의한 사피·7·의 국기·의 강화는 후루시 쵸프의 "

全)<長國家,에 의

해 더욱 강회.되였다. 그 러나 
'

호A民國家,은 국기·暑 사대하는 컬-壯 제외하

먼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국가이 과는 그 성격.물 본실적으로 딜'리한타. 지

·근까지의 사회주의 국기· E 계급이.른에 근거하어 국가.趾 5로레Fl·리아으1

계굽.·목재-趾 걍화하는 수먼·으로 (진식했.디먼 전언민.곡기·t 게급엾는 사최-趾
'선.제로 '인·디·. 

이러한 점에서 전인민국가는 시피주·의 국가이.은리 
'쩐면·적인

·

'새덕울 
의미한다.3) 인 . s·기·게넘·E 3-거에서 지배장치난.猛. 비·라보는 %이

o ]·니다. 오히려 국가의 지배장치에 덜붙혀 壯會共同體까지도 21 대샹에 포

함시컸.다. 인민·s-가개넘과 %]'께 사피주의 · 고·가이론에서 사회에 데힌· 인식

과 t에 대한 인식도 전몄·적을 차하있다. 계-好지배이 산물로서치 국가,

階級玄配의 權造로서의 國家, 수國家 및 새로운 國家가 전제하V 있는 사회

는 계급의 대립이 있는 사회, 사외주의 완성 이전의 사회리·먼, 언1긴.cd-기가

:d제하고 있는 사회는 공산주익 사회의 실실적-기술·적 기초가 달성된 사회,

사회주31 발전의 보다 높은 ‥제있 공산주의 사회이며, 성·확안 사회주이적

시·회4%o]며, 프로레타리아독재라는 과도기가 해소된 후에 니·타나는 사:디이

다. 또· 전자가 공산당을 프로레타리아의 %위로 2주한다먼 후자는 공산당

·을 전체인밌의 당으로 바리·본디.

고르바쵸프의 등쟝과 함께 사회주의 . s·가이룐은 디시 전면적인 션헉을

Staats]ehre un d po litischer Theorie In der So&/Jetu111on 창조,

3) 스탈린 사후 후루시쵸표 시대에 와서 스달린의 곡가이룐은 약간의 번파

를 보었요나 기본적오로 다름이 없디고 하는 해(쟝멍봉, 공산주의 헌

법에 관한 언구, 1934, 서·울대학교 뱍사논문, p. 26)는 지지훨 수없다.

4) 이 개념은 -計브례히트(U1brec]It) 지배하의 동독에서 발毛하였고, 소 련에

는 1971년 2월 소련공·난당 제24차 당대회 이·7 비로.t 도 입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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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었디-. 고르 바쵸프는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o-가이론은 국가와 사회에 관
'인' 

인식이 의제에 근거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일반화 교조화함으로서 사회주

의의 일반적 의미를 왜곡하여 왔各을. 지적한다.5) 그는 社會主義 國家쁘論

의 핵심은 j,民主權의 구헌이며, 인민주권윤 階級鬪爭社會, 壯會主義 社會,

발천된 사회주의 사회 오로 의제된 개넘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언실의 정확한 인식고]- 헌실의 정확한 반영에 의하여 구헌되며, 이-趾 구현한

국가를 
'

社會主義的 法治國家,라고 강조한다.t·)
'

社會초義的 法治그家,의 창설에 관하여 고료바쵸포는 소 런법체계가 가

지고 있.는 규제위주의 보수성이 사회발전의 제동기로 변하였음을 지적하고

법의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7) 이러한 고르 바쵸프의 지적은 특정

한 ·사회 모습을 전제하여 이에 적합한 법질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리 사·회 상管율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으로 짐쟉된다. 이는 페레스트로이카가 壯會초義的 複散主義를 천명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 러나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한 사회주의적 복

수주의는 급기야는 
'

社會主義,라는 원리적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

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2. 社會主義 國家의 놓法發展

社會主義 國家의 촘法은 그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人長長主主義 憲法,

社會主義 憲法, 發展된 社會主義 憲法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리고 사회주

의 국가의 헌법은 국가관넘, 국가이론의 번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레닌의 반국가개넘과 인 민주주의 언법.스탈린의 새로운 국가개념과 사회
a

주의 헌법,후루시쵸프의 전인민국가개넘과 발전된 사회주의 헌법 兮의 관계

가 그 것이다.8%

5) 고르 바쵸프, (하용출 역) 페레스트로이키·,사계절,1988, p. 62-63

6) 고르 바쵸프,「소비에트정권과 사회주의 법骨국가의 창설에로(연방쇠고소

비에트 제11기 제12차 입시회의 개먁연설)., 국토홍일원 조 사언구실 펀,

소 런의 대내회쩡책주요자료집, 곡토骨일원, less, p. 251

7) 고르바쵸프, 제IS차 전연방 당회의 기조연설, 국토통일원 조사언구실

펀, pp.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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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人艮長主主義 憲法

인민민주주의 언법은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단계, 즉 과도기에 있어서

의 사외 경제체제를 반영안 언법이다. 인민민주주의 昔게에서·는 자본가계

. &괴-, 반동세럭을 제외한 갹계 갹층의 인민얜합· 재를 실시히는 첫을 내용으

로 하며 소자본가 및 소지주적 소유제도와 사적 기업체제-趾 완천히 불식하

지 y하Z 이를 인정하며91, 소 자본가파 그L지주의 평등한 정치쩍 찹정권도

인정한다.IO) 인민민주주의 헌법에 있어서는 勞動者階級을 兮핵오로 하는 인

민대중이 부료조아지배체제 또는 帝國主義的 支配體制를 티·도하고 국가권력

을 장약하여 소위 인민정권을 수립하였다는 사실에 입갹하여 그 계·2성이

平럿이 니·타난디.Il) 그 러니· 인민민주주의 헌법에 있어서 사피적 역사적 기

반이 긱' 국가마다 샹이하므로 소유제와 정치참여의 앙태는 국가에 따라 갹

기 다르다.

이 ) Q, 肩民主主義 憲法에 속하는 쟬으로서는 소런에서는 1924넌 레틴 헌

법, 동구에서는 1046년 유고슬로비아 언법고1- 알바니아 헌법, 1947넌의 불가

리아 헌법, IS4S썬의 루마니아언법과 체코슬로바키아 언법, 1049닌 동-독 헌

법지. 헝가리 헌법, 아시아에서는 1946년의 월맹헌법, 1948년의 북한 헌법

및 1954넨 중공 헌법이 있디·.

(2)社會主義 憲法

社會主義 憲法은 人長民主主義 憲法이 진일보한 형태로서 자본주의 제도

·룰 완전히 페지하고 근로자 계급이 국기·의 省력을 장약하여 사회주의 국가

. 趾 형성하었다는 주장에 입갹하어 이 제도를 확고히 유지히기 위하어 제정

된 헌법이다.12) 이 언법의 ·吟색은 社會主義 革命의 걸과 實率主義的 작취

사회 경제구조가 철페되고 자본주의 제도가 완전히 페지되며, 생산수단은

고 라 

團

르 w 

.

8) Brunner,Die Funktion der Verfassung iu den soz ia1istisohen Staaten

in Sp ie ge l der neuen Verfassungsgebung, inlVerfassung- un d Verwal-

t,un gsre form irl den soz ia1istlsohen tasten , 1976 참조

9) 김운룡, 북한헌법질서의 이론과 실제, 북힌·법뮬제계언구, p. 43.

10) 장명봉,공산권헌법에 관한 언구,서울대 뱍사논문, 19S4, p, 50.

11) 김철수,북한헌법과 공산제국의 언법과의 이동에 관한 연구,국도-秒일

인,1978 p, 5

12) 김일-t, ·낭개뇬문(7 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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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가의 푯有로서 ·全)v長的 計調經濟制度기 확립되며, 프로레타리아독재기

실/.l 다는 점01다. 소 련은 1936년 새로 헌법을 채택하여 소런이 社會主義

段階에 도 달했·掘-을 선포햇.디-.

이러한 1을 가진 시회주의 헌법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산권 국

가어]서 보된叫되였다. 이 사회주의 언법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1960년의 체

2 슬로바키아 헌법B-l, 1963넌 유고슬로비아 헌법)(l, ISS5넌의 루마니아 현법

W'l
, 1968년 동독 헌법181, 1971년 불가리아 헌법13, 1972넌 헝가리 언법1rn, 1975

넌 과 1978넌의 중국헌법:m, 197 년의 북한 법 등이 있다.

p)發展%J 社會1義 춤法

발$毛 사회주의 헌법이란 프로레티리아독재의 단계를 넘어서 성숙한 사

회주의 <wt계에 도달한 全/,民國家3 憲法을 밀' 다.

7-7-시쵸프가 공산주3.-l 시-최의 전먼적인 건설의 시쟉 -선언한 것은

1959년 1월 재21차 공·t<v 디]회이다. 共産主義 社會의 전면적 건설의 시작

이라는 멍제는 1961년 10월 긍산당 제22치· 당대회에서의 디음과 갈은 명제
w 보 龜 x 로

13) 체코슬로바키아는 1960넌 소 련의 위성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소런의 사

최주의 헌법을 22.방하어 헌법율 개정했다.

14) 무고는 기장 급격하고 격동적인 헌법발달사를 기지고 있다. 104S년 최

초의 헌법은 1953년 대폭 개점되었다가 1963넌 사화주의 헌법으로 다시

개%덕었.다. 이 헌법은 1967년,1968년 및 1971년에 개정 되어 근본적으

로 번경되었0·.

15) 루미·니아에서는 1948년 헌법4 1952넌 헌법 이후 1965넌 세번째로 사회

주) 헌법이 제정되었다. 1974 c ] 헌법은 일부 개정되어 적용되던 중

민주혁명울 맞이했다.

lG) 1949넌 최초의 헌법은 1968년 4월 개정되었다. 그 후 1974넌 10월 다시

언법이 팡범위하게 개정돠어 호력이 유지되다가 1989넌 서독에 홍합되었

다.

17) 1947년 디미트로프일1 헌법이 1971녔 5월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되였다

18) 헝-가리에서는 1949년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고]- 새로운 형식적인

1법을 제정하지 않고 1972넌 법·물 제1호를 제정하여 구헌법을 대체하

였다.

1 
'

> ·君-국에서는 1949년 10 월 정권 수립 이후 여러차례 헌법적 문서들을 제성

또는 게정하여致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이라고 칭하는 첫은 1954넌 헌법,

1975년 헌법, 1978년 헌법 및 1982년 헌법 등이 있디-. 이 헌법은 1988년

과 1993 2에 21갹 개정省 al·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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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충되었다. 즉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로서 포로레티리아·8제국·가옜던

소련은 이제 전체인민·a-가로 되었다. $로레티·리아리 전위로서의 ·X산당은

전체인민의 t%므로 번모하옜다.n

이러안 전인민·피·가로부터 共産主義的 公共自治, 계급없는 共産主義 社會

라는 걸·룐o] 도출되었[다. 그 러나 o ]로부터 도출된 결룐은 지금까지지 맑쇼

- 레닌·주의 국가론과는 분·멍안 치·이骨 보인디·. 즉 1061넌 소 련공산당의 강

령에 이르기까지의 맑소-레닌쩍 국가이온은 모두 국가는 독재, 죽 지배)직

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표현이라는 녀에서 출발한다. 맑소-레닌적 국가

이.론에 리하면 계·/없는 사회라는 공산주억적 이상사회의 毛설과 프로레타

리아독재의 叫도-기의 소멀은 항상 동시에 니티-난다. 해방힌 사회의 공산주

의적 공공지·치는 국가리 게· 독재의 소 멸 이후에 니·티·니-는 것이다. 이<싯은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시도 주장되었 맑스주의적 최초의 국기·기 으료부터

안毛안 전힝을 의미하며, 맑스주-익적 국가관변의 Y기.·趾 지미한다. 그 리고

이짓은 그 근본에서 게i+-없는 사회는 이러한 방법<L로는 5선설필 수 없다는

·

'싯율 
의미한다.21)

사외주의 국가의 발전이라는 죽 과 전인민국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겁.邑.과의 o )론끼 딜레마{7 소런-디 이- 기·骨괴. 국가론지·돌.에사는 설저하게

인식되있디·. 그 래서 y루시{므의 -: · 기·이론은 일부 수쩡되었다. 이제는

全人民國家는 목표로서만, 그 러고 프로레티·러이‥R·제의 상위딘·계만을 리미하

게 되있다, 그 리고 소 비에토시회의 t살'전의 단게란 관점에서 
' 

發展된 社會

主義 if會,가 도 입되었다,W!)

"

발·전된 시회주의 사·회.리·는 개념( 소련에서 
'

성‥4(핀 발전된 사최주의

시·회.라는 개념으로 한 단·계 더 발전히·멸고, 소런에서는 이에 근거하어 全

體7,民의 唯-한 社會主義 圖家리·고 하는 1977넌 헌법이 체택피었다,

이 단게리 헌법에서는 모든 계·d- 및 시-회骨이 접C히고 법률적 실질적

평등이 획·보되었으며 각인의 행복에 대한 민인의 배려 칠 만인의 행복에 대

20) Moris Meissner, VerhSItnis von 으taatshhre un d po litisoher TheorIe

in der So%%IdetLrnion. in2 1Continuitat un d 닙andel irl der kol11rnunis-

t.isohen Staat,stheorie, 1簡5,S. 10. ff,

21) Boris Meissner,a.a.O. S. 11 ff.

22) Boris Meissnnr,a.a.o. 으. 1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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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인의 배려가 사회생활의 규범으로 되어 있는 찹다운 민주주의 사회갸

이특된다고 한다. 이 사회의 정치체제는 사회적 사업 전체의 효율적 관리,

노동지의 국가생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 시 의 실질적 권리와 자유

의 보장 및 사회에 대한 시민의 책임과 의무 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본다.Zl

(4)ISS3년 이후의 놓法發展

IS86넌 3월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고르바쵸프는 과거 소 런은 社

會主義 체제를 - 般{b 散條{b합으로써 인민들의 정치管동에의 참여를 제한

하고 官億主義가 國家的 行政的 공적 업무에서 커다란 영향럭을 헹사하었으

며, 경제의 비능튤과 저하를 초래히는 등 시-회주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여

왔음을 -지적했다. 그 리고 본래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복귀와 발전을 위해서

는 정치적 국제적 모든 분야에서 세로운 사고와 체제의 혁명적 번화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24)

고르바쵸포의 개혁정책은 IS86넌 2월 제27차 소 런공산당 대회에서 選擧

制度의 완비와 그 長主的 原理 등에 관한 언급, les7넌 1펄 당중앙위핌회의

複散候補制와 大選擧區制의 승인을 거겨 1988년 12월 연방최고회의에서의

憲法散正案과 選擧法의 통과로 이어쩠다. 이 헌법은 1983 언법으로 국가

최고권력기관으로서의 인민데의원대회의 창설, 의회에 해당하는 언방최고회

의의 상설기관화, 국가원수로서의 연방회고회의 의장직의 헌실화 등을 규정

했디.

이 기간동안 보수파와 게헉파간의 갈등은 보다 첨예叫되었다. 경제개혁

의 불충분성에 대안 불만, 일부 언방공화국의 자치 내지 독립요구, 당의 지

도 적 역할폐지 문제 및 소유권에 대한 개펀문제 등이 憲法改正의 필요성을

더·A-- 종대시꼈다.

이에 고르바쵸프는 인민대의원대회에 다시 언법안을 제출했다. 이 헌법

개정안은 소련대통령직의 신설, 소 런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폐지. 경제제도

에 있어서 디양한 소유제도의 보쟝, 다당제의 헌법적 기초 등을 규정했다.

이 헌법개정안은 1990넌 3월 인민대의원대회 제3차 특벌회의에서 홈과되었

3) 상세한 것은 Lammioh, Neuen Institutionen iln Verfasstrngsrecht der

soz ia11stischen Uinder Ostet1ropas, AOR, Ed. 102. s.441 ff.

24) 고르 바쵸프(하용출 억),전개서(주5), p. 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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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이후 가속이 별은 개헉정책은 보수피·와 개역파간의 꿀있는 걀·등을

A]으먼서 계속되었오나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 은 모든 문제·점과 보수파의 저

항으로 결국 소 련은 해체되었디·,

1091닌 12필 21 일 알마이타에서 11개 공叫국이 독립국가언%IT결성에 관한

6게 헙정에 서멍합으로써 소 런은 완毛히 소멸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러시

아를 비롯한 各 共和國이 완전힌· 政治的 獨立國家로 탄생'챙.다.E

1992넌 1월 1일 출범한 러시아언방는 짐'정적으로 고르 바2,프 언법·울 게

승하옜오나 1992년 4월 17일 제6차 인민대표대화에서 러시아앤방언법초안을

骨과시臧다. 이 언법개정안은 대통령의 의리해산권의 ·趾인정, 피회익 갹료

임멍동의권, 인 대표대회 최고리의의 대통렁의 법률안거부권 언복권21% 예

산, 조세 ·군兮제도에 관한 권안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펀 중s-은 1082년 언법읍 1988년 개정하어 시-회주의.騷- 고 수히·는 가운

뎨 개방과 겅제개혁방침을 확고히 했다. 전안문시·테를 켜은 중국은 1993넌

다시 헌법울 게쩡하여 정치체제안정피. 경제개역의 기·속화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적 색-趾 갖는 사회주의 이론율 확고히 했다.

3. 北韓의 憲法發展

-M-한의 법은 맑스 레닌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주의 법이다. 헌법

도 예외가 애니다. 북힌·의 헌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可히 소 련의 압도쩍 영
團

양 하에 있었디.av 디른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M·한의 '언법도

계·곱·무쟁의 결과인 사회적 세럭긴·계의 앤o]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세력

긴-계의 번이를 반영하고 있는 북한헌법의 발달( 다음과 같이 3게의 시기로

7-분o] 기‥능하다.

(1)1948넌 憲法

· 8-한의 1948넌 헌법은 시·최주의의 기초건설에 이료기까지의 과도기에 조

- 한 법으1서 소 련의 절대·적인 영양 아래에서 제정되었다. 이 53법은

25) 한양데학교 중소연구소, 소언방와헤와 독럽국가언항걸성에 관한 문건,

중소연구 1純1. 2, 겨-壯 p, 213 이하 참조

26) -A한법에 데한 소省법의 t졍힝에 괸해서는 강구진, 북한법에 데인· 중공과

소런의 영항,-s-한법연구, 1975, p, o ]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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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0장,104조旦 구성되어 있오며, IS72년 12월 28일 시회주의 헌법이 제

법이 제정되던 당시 t韓社會는 實本主義가 고도로 발달하여 맑스가 말한

바와 갈이 公算革命이 발발할 수 었는 샹태에 있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에

서는 맑스·가 예정하고 있넌 공산주의 사회를 설하는 공산주의 헌법이 제

정될 수 없었다. 이는 1924넌 레닌 현법이 맑스의 국가이론과 헌법이론을

수정하먼서 제정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

이러한 社會權造를 배경으로 한 194S년 북한 헌법은 댕연히 어느 정도의

·생산수단의 사유와 토지의 개인소유 및 사기업제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

다. 이 헌법의 이러한 흑징울 김일성 스스로는 다음과 갈이 지적하고 있

다.m

1. 인민들이 쟁취한 위대한 정치적 승리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2. 북조 21 경제생管에서 일어난 번들을 반영하여,북조전에서 실시된

경제·캐혁을 법적으로 착인히고 있다.

3. 공민은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어 -言-.층한 권리를 가 다.

4. 공민의 민주주의걱 견리와 지유는 션포하는데 그 치지 않고 그 것各 ·실

지로 보장히·고 있다.

이·와 갈이 IS48넌의 북한 헌법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티·리이-의 독재

를 
'헌법어] 

명문으로 규정할 수도 었.었고 헌법의 특책으로 주쟝할 수도 었

절디. 또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언법에 선언할 수도 없었다.5

이러한 점에서 1948년의 격한헌법은 아직 프로레타리아라고 볼 수 없는

지省.과의 타협 히에 부료조이 제국주의 세력을 축骨하고 프로 레티-리아 독재

롤 ·선언한 헌법이었다고 불 수 있다.TI ) 도長民主초義 憲法에서 社會主義 憲

法요로 발전히·는 과도기의 헌법인 1048넌의 북안 헌볍은 社會權造的 Ii面에

서는 1024넌의 레닌 헌법과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217) 5차례의 부분적인 수정의 시기는 다음과 갈다. 1954.4. 23. , 1954. 10.30.

, 1955.3. 11. . IS56. 11.7. , 1962. 10.28.

%) 조 선인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김일성종합데학 국기·법 걍촤), 펑양, 교육

도 서출판사, 1956, p. 14

29) 당시 북한에서는 이미 공산당이 사회의 지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30) 소光編, 北韓 憲法1 統治構造의 變遷, 북한언구,1993년 여름,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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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36년의 쇼 탈틴 헌법을 거의 모뱅하옜다.

(2)1972 憲法

북한은 1972년 12월 8일 쇠고인민회의 제5기 제1치 회의에서 사피주의

%i볍을 만장일치로 채텍하였다. 이 헌법은 毛문, 11장 14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헌법各 북한사회에서 實本主義의 殘禪가 일소피어 實本主義的 게

·굽이 더 이샹 존재하지 않는다는 ·M-한사회의 발전-趾 반엉하여 제11에서 4b

韓이 自主的인 aw主義 國家라고 규쩡하여 북한은 A艮長主主義 단게에서

社會主義 ·게로 이행했음을 분 히 선언하고 있다.

·吟히 김일성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제·'성한 후 24.닌간 수앵한 사처주의

혁명 및 1선실을 경제쩍 숙 과 사샹적 먼올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 과쩡

에서 사회주외 제도기 수립되었디면서, 그 징오로서 1. 생산수단의 시적
고

소유에서 집 f적 소.7에로의 전환, il. 집단주의 체제의 영·성, 3. 그, 동시 질과

양에 의한 바]분의 실시, 4. 프로 레타리아 독재의 실시 등-趾 들고 있디.11)

그 러나 이 언법의 공식뼝칭이 社會主義 憲'法이고, 또 제1조에시 
"

사회주지

국가,라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 爐-구하고 사회주의의 완성.흐 선언하고 있지는

않디-%. 언법이 명시 히으로 북한사외.誤. 全)%,長國家리·고 성객규성.을 히·지 않

았으며, %Id히 프로레티·리이·의 獨裁와 階級路練% 관절율 선언히고 있기

때문이다.肥 이는 全人民國家기· 갖는 國家理論的 矛眉.·울 인·식안 걸과리.고

생갹인다.

(3)1992년 憲法
· 안-( 1992년 4 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 기 제2차 외의에서 IS%년의 사

최주의 헌법-趾 처各으로 개정하었다. 이 헌법은 전문, 7장, 171조/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언볍의 성걱에 대헤서는 ·션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디. 구헌

법의 프로레타리아-R-재를 신언법은 언민모1주주.의 9제강화(제12조>로 기]정

했다는 것가 )q民艮主主義 獨裁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세우기 앞서 수립디

는 ·투재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o ] 언법은 북한의 사회발전을 하향 조 정雙다

는 켠해93)에서 혁·단에서는 시회주의 혁멍이 안성되어 계급이 타와괴고, 사회

있) 김남식,북안의 새언법과 권력개편,신동아, IS73.2. P. 143-144

認) $광석, 위의 논문, P, 111

33) 이종석, 깁정일 시대 대비한 북한언법개쩡, 말, 1903. 1.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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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발전昔계에 따르면 북한사회는 이른바 전체인민의 국가단계로 발전했

다고 보는 해3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가 표출되고 있다.

그 러나 1902년 북한헌법을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띠·랴 사회발전의 하향조

장 또는 사회주의의 진일보한 형태로서의 전언민국가 단계의 언법으로 보는

것을 긍정할 수 없다. 오 히려 1992넌 헌법은 1072년 헌법과 동일션상에 있

는 헌법으로 보이-OF 한다. 태나하면 新憲法은 새로운 憲法의 採擇이 아니

라 舊憲法의 散正이라는 점, 階級路線의 堅持(제12조)와 朝달g動黨의 指導

的 역할을 건지(제11조)하고 있는 점, 民主主義 中央集냐t制를 고 수하고 있

는 접 등을 볼 때 신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의 일반원칙을 충실히 구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연법의 지도省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맑

스-레닌주의를 샥제하고 주체사상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걸(제3조)은 lOBO년

데 이후 전개되어 온 권력의 의인화 헌상이 1030넌대 후반의 동구의 변파에

대응하는 방편의 히나로서 북한정권이 사회주의 제국가와 구벌된다는 점을

부갹시키고, 북한사회의 발전단계는 일반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단계와 독립

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35) 그 리고 프로레타리이·독

재를 샥제하고 A員長主主義獨裁의 强+h를 규정하는 것은 일먼 북한의 독자

성을 강조하고 타면 t韓社會의 발전을 드 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q

長長主초義獨裁의 강화를 소)q肩國家段階의 도달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젓같디-. 왜냐하면 전인민국가의 이론적 모순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으로서

도 전인민·a-가의 달성을 선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1902넌 북한헌법은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의 성걱을 그

대로 유지하면서 국제정치상황에 대응하고 국네의 불만을 회유하기 위하여

사회발전의 단게를 일정 부분 상향조정하여 헌법의 네용을 일부 게정한 덜

34) 全光賜, t韓 놓法上 統始權造의 變遷, 북한언구,IS93년 여름, p. 112

35) 깁정일은 맑스의 유물사관은 경제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경제결정론에 빠

져 사회주의 정권성립 이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이론을 마런하지 못했으며, 무계급사회에 도달하면 국가는 소 멀한다는

맑스의 국가소멀론은 오류라고 주장한다. 구소런 및 동구사회주의의 해

체를 이러한 이른적 들 속에서 분석(신일철. 북한의 사회주의 좌절론,

사회주의 개헉과 북한, les2, P. 176-IS5)하는 북한으로서는 주체사상의

독자성의 걍조를 통하여 유물사관과 국가소멀론을 비관하고 체제붕괴의

약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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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고 성격지-詠 수 있는 것잘디. 또 신헌법이 주체사상·을 유일한 이넘오

로 선언히.여 ·부한이 사회주의 언법의 전영율 이달하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표전샹의 선언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시-회주의 헌법의

$엉율 떨어나는 것이 아니다.(제1조)

I T l . tt 健鷗 彌斷6트요-l 慮怒2M屈紅貝11

1. 움 蘇聯 동 社會主義 國家

구소런은 세계 촤초의 사회주의 국가이자 사회주의 국가의 $주국이었

다. 따라서 구소런 헌법에서 구현틴 사피주피 국가 헌법의 기분원칙은 여

타의 사회주의 국가에 도 입되어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되옜다.

社會主義 憲法치 基本原則으&서는 ) 도肩초權主義, 소 비에트체제, 共로t

의 權)]獨占1義, 權力集中主義, 民主초義 中央集中制 등을 들 수 있다.36)

(I)A員主權主義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 시·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프로레티·리

01-에 의한 부로조이·의 전복, 부로조아의 부활을 방지하고 그 잔제를 근절하

기 위힌· 포로레티리아의 독재가 필요하디-고 한다. 프로레티·리아독제는 공산
l

딩'선인 속에서 처읍오로 사옹되었으니·,37) 社會主횻 國家의 國家理論의 발전

에 띠·라 그 내용이 점차 변회.되었다. 오늘냘의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단

계에서는 프로레타리이-독재는 그 사명이 품나고 동일안 사회주의 유형에 속

하는 정치권력의 또 하니·의 기본쩍 발전 딘·계인 全人長主權으로 이전 전회.

36) 공산주의 헌법의 기뵨원식에 대해서는 $liarx,Adresse des Genera1rats

trber den BUrgerkrieg in Fraukrelch, 1871; Lenntn, Staat un d

Revolut.i.on; Enge]s,EInleit,ung zur· Schrift von 1Marx; Marx, ]fritIk

des Gothaer Progral11rn, ID2 AL1SWahl aus den Schriften von

Marx, 1956,S. 21 f. ; Meissner,Die Harxistisoh - Lennische Lehre von

Staat der na tionalen Demokratie, 1963 침')

37) Nttni festo der k0111rnun1st.isoflen Part,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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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고 성격지-詠 수 있는 것잘디. 또 신헌법이 주체사상·을 유일한 이넘오

로 선언히.여 ·부한이 사회주의 언법의 전영율 이달하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표전샹의 선언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시-회주의 헌법의

$엉율 떨어나는 것이 아니다.(제1조)

I T l . tt 健鷗 彌斷6트요-l 慮怒2M屈紅貝11

1. 움 蘇聯 동 社會主義 國家

구소런은 세계 촤초의 사회주의 국가이자 사회주의 국가의 $주국이었

다. 따라서 구소런 헌법에서 구현틴 사피주피 국가 헌법의 기분원칙은 여

타의 사회주의 국가에 도 입되어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되옜다.

社會主義 憲法치 基本原則으&서는 ) 도肩초權主義, 소 비에트체제, 共로t

의 權)]獨占1義, 權力集中主義, 民主초義 中央集中制 등을 들 수 있다.36)

(I)A員主權主義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 시·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프로레티·리

01-에 의한 부로조이·의 전복, 부로조아의 부활을 방지하고 그 잔제를 근절하

기 위힌· 포로레티리아의 독재가 필요하디-고 한다. 프로레티·리아독제는 공산
l

딩'선인 속에서 처읍오로 사옹되었으니·,37) 社會主횻 國家의 國家理論의 발전

에 띠·라 그 내용이 점차 변회.되었다. 오늘냘의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단

계에서는 프로레타리이-독재는 그 사명이 품나고 동일안 사회주의 유형에 속

하는 정치권력의 또 하니·의 기본쩍 발전 딘·계인 全人長主權으로 이전 전회.

36) 공산주의 헌법의 기뵨원식에 대해서는 $liarx,Adresse des Genera1rats

trber den BUrgerkrieg in Fraukrelch, 1871; Lenntn, Staat un d

Revolut.i.on; Enge]s,EInleit,ung zur· Schrift von 1Marx; Marx, ]fritIk

des Gothaer Progral11rn, ID2 AL1SWahl aus den Schriften von

Marx, 1956,S. 21 f. ; Meissner,Die Harxistisoh - Lennische Lehre von

Staat der na tionalen Demokratie, 1963 침')

37) Nttni festo der k0111rnun1st.isoflen Part,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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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e

(2>소비에트체제

소비에트란 협의회, 회의 등을 뜻하는 러시아말이디.그'· 자치적 통치기

구, 입법기香인 동시에 접행기관, 프로레타리아계급의 통치기구, 직접민주

주의 방식에 의해 구·성되는 기구 등의 특성을 갖는 소비에트는 1018년과

1924넌의 헌법을 통하여 소련의 국가기구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1936년

헌법과 1977년 헌법에 의하여 소 비에트제도는 약 의 변叫를 겪였으나., 소

런에서 소비에트는 (1)最高國家權力技官으로서의 地位, (2))t長의 代表技官

으로/·-]의 地位,(3)立法 및 執行技官으로서의 地位,(4)國家的 社會的 活動의

統制機蘭으로서외 地位롤 ·가지고 았었다.413) 인런에 의하여 적접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첵입을 지며, 그 걸정을 직접 집행하는 소 비에툐체제는 시-최

주의 국가에 적합힌 국가기구었다. 다라서 소런의 영향 하에 있었던 사회

주의 국기·에 게 전피A었디. 그 운영의 실샹은 차치히-더리도 인민의 의

사를 직접 집행하고 인민에 데하여 직접 핵입울 지는 소 비에트 제도의 내

용이 社會主義의 理念的 내용에 부합하기 떼문이디.Ali

(3)共産當의 權力獨占主義

38) 1936년 소런헌법은 포로레티리아독재를 규정했으니-, 1977넌 헌법은 인

껀국가로의 毛환필 선언했다. 이러한 소련의 방식-墨- 대부분·의 사최주의

국가가 모 방했다. 특히 중국은 1975넌 헌법과 1978넌 헌법에서 프로레

디리이-독재를 X정하였요니· 19%넌 헌법에서는 인민민주주의를 규졍했

다.

39[> 도최·근, 소비에트제도에 한 헌법학적 연구, ISS2. 서울대학교 뱍사학

위 논문, p, 4,

·IO) 도희근 전개논문, p, 197-213

41) 소련사최의 고 유한 형식인 소 비에트는 전세계의 사회주의 국가에 도 입%-l

었으며, 이들 사최주의 국가는 -y가기관의 조 직에 회의체를 도 입했디.
- 히 소런의 소비에토졔도의 섬립초기에 가장 직접적언 영향各 받는 중

국은 최초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걍령(1049.9.24)을 비롯하여

1954년 헌법,1957넌 헌법 및 197S넌 헌법에서 소비에트형 의회형식이 유

지되었다. IS82년 이후의 헌법에서도 소 비에토형 의회구조는 구대로 유

지되면서 경제의 헌대화를 위한 헌법제도의 개정에 촛점이 맞추어졌다.

사회주의 국가의 소 비에트제도의 도입에 관한 자세한 내옹은 (도회근 전

개는몬 p. 240 이하 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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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산당은 노 동자 계骨의 
'姉衛謙이며, 

포로레티

리아독재가 쟁쉬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독재롤 쟁%하기 위한, 그 리고 o ]미

그 것이 챙취되%읍 때에는 그 독제를 팍고히 하고 확대하기 위한 프로레티

리아의 쇠고의 계骨적 조 직이다. 그 리고 사회주의 국가에 더어서 국기·기관

은 프로레타리이·독재를 학고히 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안 집행기

관이다. 이러한 국가기관·울 내적으로 항도하눈 걸이 共産黨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의 입무를 조 쩡하며, 그 들의 管동믈. 조정하며, 그들의 管동.룰

지도하고, 모든 국가기괸에서익 지위를 독럽하고, 그로 하여·금 당의 정책과

노·선읍. 兮실하-개 띠·르도록· 한다. 다시 먈해서 공산댕은 모든 국기기간 위

에셔 그-趾 조 정 지도하는 등 국가권력을 독점안다. 이리한 共産%리 權力

獨占은 1936년 소 런헌법, 1977년 소 련언법 일 1088년 소 런헌법에서는 명문

으로 규정되어 있였으나,42) IS00년 언법에서는 공산당의 우필적 지위.·룰 규정

했 제6조의 내옹을 수청하어 푯産흠의 優越的 地位를 폐지했다.49)

(4)權力集中主義

프로레티-리아독재 내지 전안민국가임·울 주.장하는 사최주의 국기·는 인민

체의 ·秒일된 의사骨 제하고, - :a·가가 骨일된 의사를 통일·적으로 집행하

기 위하여 權)J分立主義.를 배 히고 權力集+主義 原則에 띠·리· 국·가기2을

헝성힌'다.44)

42) 1936년 헌법 제126조;근로자계·급,근로농 칠 인텔리겐차의 전얠 가윤데

가장 적3적이고 의식적인 시인( 공.산주 ] 사회건설의 7쟁에 있어서

근로자의 전위부데이여, 근로자의 모든 사회적, 국기‥적 제조직의 지%모적

핵심인 소 련공산당에 자발적으로 걸i]'한다.
1 977넌 헌법 제6조;소런공산당은 소 비에토사최의 지도·적 필 향도적 세력이

며.소비에且사회의 정 치체제와 모든 국가 짓 사회조직의 중핵이다.

1988년 헌법 제6조;소련공산당은 사회발전의 전반적인 전망라 소 런의 대니1

외 정책의 노 선읍 결쩡하고, 소 비에트인모1이 위대안 건설적 과업을 지도하

며,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소 런인민의 ·투쟁에 계획쩍이고 과학적으로 타

당안 성 -1을 부여안다.

43) 1900년 헌법 제6조i소비에토 소 헌공산당,기타 정당, 청년단체, 기타 사

;r]단체 및 대중운동은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에서 선출된 대표를 ·秒하여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소 비에트국가정책의 수립과 국가적 사회적 사항의

관리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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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칙에 띠·라 1977넌 소련헌법은 국가최고기관오로서 연방최2r회

� 

의를 두고(제108조), 언방최고회의는 언방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걸

정할 권한을 가진디·고 규정하여 언방쇠고회의의 권한을 포갈적 적극적으로

규정貸다. 연방최고회의는 언방최고회의 간부회를 선거하고,연방최고회의

는 갹료회의를 조직하여, 각k료회의가 언방최고회의 내저 연방%고회의가 폐

회 중인 때에는 그 간부회에 캑임을 지도록 했다. 또 연방최고회의는 최고

재판소를 선거하고 겁찰骨쟝도 임명하도록 하였다. 따리.서 언방최고회에서

-쩐省하는 연방최고회의간부회49가 연방최고괸럭기관으로 기능하는 한펀 집단

적 국가원수이자 동시에 f-t用議會로 간주되었다.46) 즉 간부회는 접행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기지고 있있다. 이와 갈이 구소련은 법상

모든 권력을 쇠고회의에 몽합하여 權力分立主義를 부인하고 강력한 권력집

중 의에 의거한 회의체 정부를 채택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전과 합께 연방최고회의는 1988넌 11월 연방인민대

의원대회의 창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다 이 헌법은

1977넌 헌법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통치구조의 일부를 개편했다.

1933넌 헌법의 내용으로서는 실질적으로 國家最高技官인 聯邦)q長代議員

大會를 신설하고, w邦最高會議를 當設機關으로 설치한 점, 國家元首로서

聯邦最高會議 議툿g을 현실화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언방최고회의 의장

은 연방인민대의원데회에서 선출되며, 언방최고회의간부회에 속恨던 권한은

데부분 언방최고회의 의장에게 71속되었다. 따라서 간부회는 국가최고권력

기관오로서의 지위를 샹실하고 일종의 국가평의회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1900넌 3 월에는 大銃傾制를 채택하는 헌법개정이 헹해졌다. 그 리고 이

헌법은 IS00넌 12월에 개정되어 大統鑛의 權眼이 대폭 확대되였다.

IS90넌 헌법은 大銃8a을 신설하고 大銃領 소속하에 內閣을 두어 헹정

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입법기능은 연방인 대의원데회와 언방최고회의의

44)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집중에 대해서는 Verfassur聰 der DOR, Ookumente

Ko謙1aentar, I un d Il, IS69 참조

45) 연방최고회의는 비상설기관이기 때문에 연방쇠고회의의 업무는 상설기관

인 언방최고회의간부회가 사실상 행사했다.

4S) B.Melssner,Die hoohsten Organe der staatsge%AIaIt un d der staats-

verwa 1tur g, Osteuropa Recht, 24Jahr gang, 1978.4. S. 10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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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에 두있오며, 1983넌 헌법에서 국기·원수의 지위를 가섰뎐 연방시고회

의 -의쟝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울. 대부( 뎨骨령에게 겨주고 형식쩍인 지

위로 전락恨다. 지V-까지 ·구기·피고권력이 짐중되어 가장 갱럭안 권한을 헹

사했던 간부회는 최고회의의 피기의 준비,위원회의 활동의 조정 등 단·순한

쇠고회의의 사무국의 지위로 전락했다. 1900년 언법은 공산당의 -(월적 지

위-趾 샥제하고 권럭분립주의를 채택하는 등 사실샹 社會主義.를 포기恒다.4'/)

그러니· 사피주의를 고 수히는 국가·들은 權力集中主義를 그 대로 유지하고 있

다.

(5)長主主義 中金集中制

사회주의 국가의 롱치기구는 민주주의 중兮집중제의 원칙에 의헤 구성된

다. 민주주의 중앙집중주의의 원칙은 레닌이 공산주의 사회-趾 킨·설하기 R·l

해 역명리 지도세럭인 공산당을 조 직 운영히기 위하여 정립한 원리이디·.

그. 러니- 사최7리익 전설기에 공산당은 프로레타리아의 진위, 국개조작지 전

위로 기농하였고, 따라서 공산당의 조 직원리는 그 대로 국기·조직의 원리로

적용되있다. RJ주주의 兮앙집중주의는 국가조삑에 있어서 모든 국가기<란은

인먼에 의하여 선骨되고 또 인민에 대히어 책입을 진디·는 의미에서의 민주

주의적 요소 와 모든 걸성권이 상부에 집중인다는 것으로서 국가권럭직용에

있이서 국기·권력이 최고기롼에 집중되고, 이 기관이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대하어 지도력을 행사하고 하부의 국가기롼은 샹부의 걸정을 맹-므-적으로 집

헹한다는 의미에서의 중앙집중주의가 결합된 것이다.4RI

구소 9의 법은 헌법에 명·문으로 민주주의 중앙집항주의를 규정하고 있

지는 않지만, 소 비에토제에 의한 권력의. 집중괴}% 蘇聯共産흑의 t規約에 의

헤 國家機具의 ta에 民主主義 中央集中修1를 시헹한다. 죠,런의 영향올 밤

.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기·는 민주주의 중양집중제를 헌법에 멍뮨으로 규정

47) 1990넌 헌법은 소 린의 해체 이- 연제 러시이·의 헌법오로 효력을 유지히

고 있叫. 탁히 러시아는 1991넌 $수파의 쿠테타의 실패 이후 공산당

省'동을 불법叫히몄으니- 70여년간의 사회주의의 유산으로 보수피.와 게헉

파의 걀.등이 계속되고. 있다.
48) 인주주의 중앙집‥중·제에 판한 자세한 네용( Gerhart Sol%Ussler, Der

del+10krati.sche Zentra1islllUS · - Theorie un d Proxis, 1991, S. 11 ff. 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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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 北韓 憲法의 基本原爾

(1)勤勞/%,員主權초義

1992년 A-한 헌법은 제4조에서 
'

조 선먼주주의인먼공叫국의 주권은 로동

자, y민, 1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

기관인 최고언민회익와 지방 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리.고

규정하여 근로인민주권주익를 언하고 있다.49)

主權이 로동자, 농민 및 근로인테리에게 있다고 한 것은 본질적요로 그

주권이 측정계급애 있다는 관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써, 주권이 모든 국

민에게 있다는 國長主權主義와 그 이넘적 뿌리기 디르다. 국민주권개녑에서

주권의 주체인 국민은 추샹적, 통일적 및 불가분적 전체시민으로서 국먼을

가르키는 개넘o]지만, 근로인민주권개넘에 있어서는 계급대립을 전제로 하

여 피착취계급으로서의 근로인민만이 주친을 가진다. 따라서 이 의 주권

자의 개녑에는 질적 및 양적인 제한이 있게 된다.W 그 리고 근로인민이 주

권을 헹사하는 최고인민회의는 근로인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표기관으로

근로인민주권주의를 정치적 및 이넘적으로 실헌하는 통일적 기초이다.51)

(2)勞動歲의 權力獨占主義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그 리고 국가권럭의

모든 정당성도 공산당으로부터 획득唱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

당은 -r가×

� 

정부의 주력이며, 모든 것의 원동력이며, 모든 정치적, 경제

적, 사상적 管동의 중추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권력구조에서 공산당은 모

든 권력의 근원이고 중핵이며, 모든 ·s-기-기관 및 시회단체의 지도적 액심이

49) 이 조 항은 구헌법의 주권의 주체로서 로동자, 농민, 벙시, 근로인테리에

서(제7조) 병사를 제외시키고 있지만 모든 근로인민을 추가하여 구헌법

보다 그 법위를 퍅대히고 있다.

50) G.Erunner
, Eirlfiihrung in das Recht der DOR, 2.Auf1 . , S. 51 f,

51)이에 샹응히-는 동독의 조 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Bundesministerium

fdr inne deutsche BezlehIUgen(Hrsg.), Materien zu騰 Bericht zur Lage

der Nation 1972, S. 9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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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도 . 신헌법 제11조에서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아국은 조 선로동당의 영

도 i실에 모든 管동-趾 진행힌·다,T 하어 헌법샹 조선로동당리 영도적 지위를

1껼백히 보장하고 있디 .

김일성에 의하면 t이란 일정안 게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 의 요구와 지

향을 실헌하기 위하어 平쟁하는 게급의 선-沙데o]뗘,52) 로동계24 근로인민

의 이익의 대표자이며 그 들의 행복-趾 위하여 투·쨍하는 綿衛隊이다.53) 이렇

게 - 불 때 북한의 로동당은 다른 공산·자가에시와 갈이 진럭의 웡인이고 중핵

이며 모든 -a-가적 및 시·회적 조 직의 지도적 %심이다. 띠·리서 모든 . 국가기

관A- 사회난체는 로동당의 지도하에 당의 노.·dc라 정책.룰 1행하는 도구에

. pq-하디-.R)

(3)權力集中主羲

북한도 외형상요로는 피고인민치의, 중잉'인민 ]원회와 정7원, 중양재안

소 꽈 중앙검잘소를 두고 있다. 그 러니· 치고인민회의가 · 8·인'의 치고주권기

진으로 되어 있고,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진의 피고지도기관이0'l, 주석은

중앙인민위인회의 수위가 피이 법·물'%·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모든 국가귄럭-

국기‥7-석에·게 집중되어 있디.

국기·국.석은 종양인 위원회아 정무원에 데한 지도권, 국가기관 구-2간어

긴, 법렁 등이 제정길, · 사권, 외교조약의 비준 및 폐기긷 웅. TX'힌· 省한

올 행사한디 . 이러한 믹'강한 권한을 가 국가주석은 영식적으로 t ]고회외

에서 선출되고 최고회의에 ·겨입을 지지만, 실제는 당의 피고권력인 ·秒비서

를 국·가주석이 겸하고 있어 북힌·의 인법은 김일성 1인 독재체제의 헌법규범

화라고 할 수 있다.52

(4)il會主義的 용t像1]

52) 김일성 저쟉선집 제1권 p. 100

53) 김일성 저작선집 제2권 p, 245

54) 김영래, 북한의 당 국기.체제와 선·거제도, 북한의 법모1- 법이른, p, 147

55) 북한의 정치체제는 밀즈01/, Mil l )가 말하는 권력옐리트의 그 것보다 ·필

신 더 昏합된 권력의 복합체로 되어 있다. C.J.Friedmann과

Z,0rezenziskl는 이것을 전체주의적 독재에 있어서의 그 -7단리 편영이

라고 하고 있다. (국토통일인, 납북한 비교총서,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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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복수정당제가 보쟝되어 있디.. 즉, 신헌법 제

67조는 
'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 체의 지.유로운 찰동조건을 보장한다,리.고 규정하여 정당의 자유

로윤 管동,을 보잠하고 있다.2 헌재 북한에는 조선로동당 외에 조선사회민

주宇71, 천도교청우%1모1- 갈은 정당과 조·a-통일민주주의전선과 갈은 외곽단

체가 존재한다.

북한에서의 로동당 이외의 정당은 정당이라기 보다는 로동당의 외곽단체

의 구실 밖에 하지 못한다. 이들 정당의 까惠團體로서의 역할은 1070넌 11

월 2일 조 로동당 제5차 데회에서 조선민주당 위원쟝 강양욱과 毛도교청우

당 위원장 박신덕의 축하연설에서도 도러난다.S) ,

(5)艮主초義 中央集中制

북한의 신헌법 제5조는 
'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毛다,고 규정하여 민주

주의 중앙집권주의가 국가조직의 원리임을 선연하고 있다.

언주주의 중앙집권주의는 공샴당의 조직원리로 발전한 것으로서, 1948넌

헌법에서는 민주주의 중앙집중주의가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하或오나, 1972

년 헌법에서부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기관의 조 직고]rn 활동의 기본

56) 사회주의적 디당제에 대해서는 Dunke Fred, Das Mehrparteisystem in

der DDR, Der na tional De騰0krat, 1063; Melssner, Das Parte1 proga驗騰

der KPdSU 1903 - ISSl. 참조

57) 조 선민주당은 IS45넌 11월 3 일 조 만식에 의해 창당되었으나, 공산계인

리용건 등이 김일성의 조정을 받아 침투하여 김일성의 지배를 강화하는

익할을 수행했다.(조선민주당이 로동당의 외곽音체화하는 과정은 북한문

제연구소, 죽한총랍,1983. p. 275-282)

58) 도교청우당은 소런군의 조종을 받은 김달헌에 의해 창당되었는데, 처

음부터 김일성체제의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조선민주당은 일편管섬 조선로동당의 모든 노 선과 정책을 관철시키며.

겅애하는 수령 깁일성동지의 영도를 따라 끕까지 자워나갈 것이다라고

강앙욱은 축하언설을 領으며, 뱍신덕은 전도교청우당은 로동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모든 힘읗 합쳐 투쟁할 것이다라고 축하언설을 하여 조선

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이 조선로동당의 외작音체로서의 역할을 분멍히 하

고 있다.(로동신·문, IS7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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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당고]-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는 광범위한 대중의 의사에 기초하

고 있으머 인민대중의 지혜와 비장의 창발성은 중양의 骨일적이며 계퍽적인

지도에 의해서민 원만히 발앙욀 수 있다$0)고 히는 논설에서 보는 바와 갈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는 민주주의 보다는 중앙집권제에 중점이 동인 국가

기구의 조 직원리이디.

윽히 북한의 헌법질서에서 로동당의 지도와 롱제기· 걸정적 요 인으로 쟉

용하고 있으며, 김일성에 대한 側人崇拜와 偶鐵{b가 3에 달해 있는 사정을

고 려할 때 중잉'집권에 있어서 중앙이리 함은 깁일성을 의미한디. 걸국

한에 있어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힙은 당이 국가기관을 지도 -秒제하고

그 의 인적 구성올 솨우한다는 점에서, 모든 실질적인 권력은 당에 집중되

고, 당에 집중된 권력은 다시 당 자체의 중양접중제에 따라 당중앙의 쇠고

위총에 집중되고, 길일성에 데한 개인%배아 우상叫叫 결합하여 걸고1+쩍요로

모든 · s-가진컥이 김일성 개인에게 섭중되논 것.곱 의미한다.Sl)

1'v tIE 펴 健鷗 國圈側試으-1 側斷勿능默翼酒證고-It

4b車摩 EM

1. 社會主義 國家의 憲法額壁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상당이 국기·권럭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읗 수행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러나 공산당의 국가권력의 지배는 보펀쩍.으로 인

성되고 있디·고 하더라도 국가기구의 조적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곡가의 정치권력이 어떠한 언법기관에 집중되는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의 헌법형태를 閣慷會쁘遷 憲法, 國家評議會蹇 憲法 필 大統領靈 憲法으로

구분할 수 있다.62)

60) 로동신문, IS71.2.4.

61) 김운룡, A-한의 헌법과 권력구조, 북안법률행정논총, 제5집, p, 16

62) 이에 대해서는 Brurmer, EnbfLtrf e iner Verfassun gs typolgie SC)Z ialis-

tische St,aat, ROkl, 1978 臼.La11rnltoh, Neue Eletoent des soz ial istisoh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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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당고]-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는 광범위한 대중의 의사에 기초하

고 있으머 인민대중의 지혜와 비장의 창발성은 중양의 骨일적이며 계퍽적인

지도에 의해서민 원만히 발앙욀 수 있다$0)고 히는 논설에서 보는 바와 갈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는 민주주의 보다는 중앙집권제에 중점이 동인 국가

기구의 조 직원리이디.

윽히 북한의 헌법질서에서 로동당의 지도와 롱제기· 걸정적 요 인으로 쟉

용하고 있으며, 김일성에 대한 側人崇拜와 偶鐵{b가 3에 달해 있는 사정을

고 려할 때 중잉'집권에 있어서 중앙이리 함은 깁일성을 의미한디. 걸국

한에 있어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힙은 당이 국가기관을 지도 -秒제하고

그 의 인적 구성올 솨우한다는 점에서, 모든 실질적인 권력은 당에 집중되

고, 당에 집중된 권력은 다시 당 자체의 중양접중제에 따라 당중앙의 쇠고

위총에 집중되고, 길일성에 데한 개인%배아 우상叫叫 결합하여 걸고1+쩍요로

모든 · s-가진컥이 김일성 개인에게 섭중되논 것.곱 의미한다.Sl)

1'v tIE 펴 健鷗 國圈側試으-1 側斷勿능默翼酒證고-It

4b車摩 EM

1. 社會主義 國家의 憲法額壁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상당이 국기·권럭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읗 수행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러나 공산당의 국가권력의 지배는 보펀쩍.으로 인

성되고 있디·고 하더라도 국가기구의 조적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곡가의 정치권력이 어떠한 언법기관에 집중되는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의 헌법형태를 閣慷會쁘遷 憲法, 國家評議會蹇 憲法 필 大統領靈 憲法으로

구분할 수 있다.62)

60) 로동신문, IS71.2.4.

61) 김운룡, A-한의 헌법과 권력구조, 북안법률행정논총, 제5집, p, 16

62) 이에 대해서는 Brurmer, EnbfLtrf e iner Verfassun gs typolgie SC)Z ialis-

tische St,aat, ROkl, 1978 臼.La11rnltoh, Neue Eletoent des soz ial istisoh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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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閣億會議靈 폼法

국가의 권력이 갹료회의 또는 내갹의 간부와 의쟝에 의하여 헹샤되는 갹

료회의형 법은 社會主義國家 憲法의 傳統的인 類歷이다. 1018넌 러시아

공화국 헌법이나 IS24넌 소런헌법에서 각료회의헝 헌법의 맹아를 볼 수 있

고, IS36년 쇼 탈린 헌법은 이것의 고 전적인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IS36년 스 탈틴 헌법은 인민데표기구로 최고회의 하나만을 둔데 반하여.

1918넌 러시아공화국 헌법은 1024넌 소련헌법은 인민대표기구로서 최고회의

와 중앙집행위원회를 둔 점이 서로 다르다. 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동구의

소런 위성국가는 스 탈린 헌법을 모방하여 각료회의형 헌법을 채택했다.631

(2)國家 平議會靈 憲法

국가평의회형 헌법은 1060넌 9월 동독의 울브레히트0%·!,Ulbrecht)체제 아

래서 처음으로 도 입唱 형태이다. 국가펑의회형 헌법은 -s-가최고기관으로

국가평의회를 두지만, 국기-펑의회의 직접적인 권한은 거의 없고 그 결정을

집헹할 수 있는 하부기관도 거의 없다. 다만 국가명의회 의쟝이 공산당 서

기장 직을 검합오로써 국가기관에 대한 국가펑의회의 지배가 이루어 진다.

국가평의회형 헌법은 이러한 인적 걸합이 전제되어야 기능이 발휘되기 때문

에 평의회 의장의 실갹( 헌법유헝의 변화로 이어진다. 동독의 경우 울브

레히트가 실갹한 후 이 헌법의 유헝에 변과가 생건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

을 니-티·낸다.

1970넌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시-회주의국가의 헌법은 국가평의회형 헌법

으로 접근되었다.64) 이 때의 사회주의 헌법의 특징은 헌법의 제도적인 변화

Konstitutionalismus, Recht, in Ost un d West,, IS73, S. 262.ff. ; G

Brunner, Net1ere Tendenzen in der ver fassungsrechtlichen Entwioklun g

Osteuro pa isohen, Jahrbuch des Cffentliohen 1Mcht, 1974, S. 209. ff. ;

뱍수혁, 냠북한 국회회담에 있어서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 p, 33 이하 합

조.

63) 사회주의 ·국기- 중 이 형태의 헌법을 기진 국가로는 알비-니이-(1944), 유

고 (1946), 루마니아(194S), 헝가리(1949), 폴란드(1952) 등이 있다.

64) B.Meissner, Die hoohsterl 0 밀ane derStaats 트이a lt un d der staats-

verwa ltLrng, 0stearopa ReclIt IS78, S. 191. ff. l G.Brunner, DIe neue

Sow·Jetverfassung un d lhreAuswirkungen atl f die Rechtsordnun g. in2Die

으Ok·jetunion heute, 1981, S. 3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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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었이 당의 서기장이 회고회의 의쟝을 겸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정치쩍 원인은 당의 서기장이 국가원수로서 국가骨 국제법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가능히도 하는데 있다. 이러한 경향에 속하는 헌법오로는 1974넌

兮고언법, 1976년 동독언법, 1977년 소 련헌법, 1985넌 풀란됴언법 등이 있

다.65>

(3)大統鑛(초席)靈 憲法

대롱령영 헌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기존의 국가기관은 그 대로 존속시키면

서 單獨의 國家元首骨 두는 엉태의 헌법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대동.령이라

는 용어 대신에 주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대통령이리·는 2독의

국가·인수·를 두는 이러안 헝태의 헌,법%영은 접단적 지도체제리·는 소런을 효

시로 안 사회주의의 성걱에 멍벡히 베치뫼는 연상이다. 그 러나 사피주의

국가에 있어서 1인의 지베체제의 공고하와 합께 · s-가평의회 헌법2그로·의

경항-禮· 거처 대홍령힝 헌법이 보디· 보편화되없다.

이 유형에 속하는 헌법으로는 1953년에서 1930년 r]도이 사망에 이르기

까지의 유고언법, 1982년 북베트냠헌법(1946-1080), IS74년 류마니이· 헌법

t975넨 라오스언법, IS82년 ·秒국헌법66) 및 1972넌 북한헌법 등이 있다,

. 北휴의 W法形態

(1)北韓憲法의 變/b

1948년 북안언법은 인력구조의 민에서 典靈的인 社會主義 憲法의 形態骨

가지고 있있다. 쇠고주권기긴·으므서 최고인먼회의는 입법권을 독·접할 뿐만

아니라 내각조직권과 리고제판소의 구성견도 장악히·여 국가쇠고권력을 행사

했다. 쇠고인민회의는 비상·설기관이었기 때뮨에 쇠고있민피의의 휴회 중에

는 쇠1(인민회의 샹입위원쇠기 최1고인민회의의 소 집권, 법령의 실시갑%권,

사권,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권, 대사 등의 임멍소완권, 외국사신

의 싱입접수권 등을 앵사했다. 내갹은 국가주권의 쇠고집행기관으로 쇠고

인민회의 샹입위원회의 명을 집행했다. 걸국 1948년 북한헌법7 치고인민

65) 뱍수헉, 남북한 국회회답에 있어서 롱일헌법에 판한 얜구, 1076, p. 35

6S) 중국에시 국가주석제는 1054넌 언법에서 채택되었으나 1075 현법과

1073넌 언법에서는 폐지되있디가 1932년 헌법에서 부管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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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상입위원회가 集團的 國家元首의 地位에 있는 權力權造를 추]히여 사회

주의 헌법이론상의 집단주의 통치조직의 원칙에 비교쩍 충실했다. 이러한

통치구조를 갖는 1948넌의 북한헌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유한 會議制 政府

形態, 여기에서의 분류형태에 의하면 갹료회의형 헌법을 채택하고 있있다.671

1072년 북한헌법은 권력구조의 면에서 12048년 헌법에 비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1048년 헌법상 회의제 정부형태에 입갹한 집단적 지도

체제는 1972넌 헌법에서 國家主席制를 도입하여 1인지도체제로 전환되었다.

국가주석제와 함께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여 여기에 국가주권의 최고지도

기관요로서 지위와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 리고 최고인민회의는 쇠고

주권기관으로서 지위는 유지하愛으나 그 권한이 축소되었오며, 최고인민회

의 . 상설회의는 1048년 헌법당시 최고인민회의 샹임위원회가 갖던 합의체 국

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권한도 축소되어 최고인 회의의 상무기관으

로 전락했다.

또 구헌법샹의 내갹은 정무원으로 개칭되어, 종전의 네갹이 갗던 광범위

한 정책걸정권과 정책집앵권을 상실하고 단지 엥정적 집헹권만을 가진 기관

으로 그 권한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통치구조를 갖는 1072넌 북한헌법은 국가주석에 권한이 집중된

大統領靈 憲法이라고 할 수 있다.6fl

1992년 북한헌법은 통치조직과 관런하여 븐질적인 변화는 없다. 다만

국방에 관안 장을 새로이 두고, 國防委員會를 설치하여 국방에 관한 권한을

국방위원회에 집중시킨 접이 흑히 두드러질 뿐이다. 그 외에 구헌법과는 달

리 최고인민회의의 주석소한권을 규쩡하여 國家主席에 대한 統制裝置를 제

도 화한 접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샹설회의의 구성원. 국가

주석, 국방위원회 구성원, 정무-원 구성원, 중양재판소 소장 등 주요 국가기

관의 구성원의 임기가 4넌에서 5넌으로 통일쩍오로 연쟝되없다.

이러한 통치구조를 갖는 lee2넌 북한헌법은 1072넌 헌법과 갈이 국가주

67) IS48 북한헌법에 관해서는 김운용, 북한언법질서의 이론과 실제, 북한

법률체계연구, p. 1 이하 曾조.

68) 1972년 헌법에 관해서는 깁진, 북한헌법의 일반적 고 찰. 북한의 법과 법

이른(경냠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 50 이하; 장명봉, 북한헌법 40넌과

그 동향, 북한법률논총 제8집, p, 22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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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권한이 집중뒨 大統領靈 憲法이라고 하겠다. 다만 신설된 國防委員會

가 과거 중앙인민위원회파 정무원이 갓고 있 군사에 판한 권한을 장약하

여 언법상의 權))權造에 세로운 權力機關요로 등장했다.

(2)t韓 祈憲法의 1겨容과 特性

가)-般的 特性

1우리식 社會主義의 園守

IS號넌 북한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은 
'

전체조선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언하어 북안이 사회주의 국가입을 선언하떤

서도, 사회주의의 사상적 骨발점인 맑소 레닌주의를 헌법에서 샥제하고 제3

조 에서 
'

시·합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익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안 헉명사

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오로 샴는다.고 규정하여 주체시상

의 창적 혁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구언법 제10조의 
' 프로레타리아독

재의 실시.를 샥제하고 제12조에서 
'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한다고 규정

하여 t韓의 s自性을 强謁하고 있다.

이와 갈이 북한은 
'

맑쇼 레닌주의.와 프로레티·리이독재실시.를 헌법에서

샥제가으로서 맑소의 국가소멸론익 오류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맑스-레닌

의 이론으로부터 북함을 분리시켜 북한은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의 해체와

격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러나 복안은 맑스 레닌주의의 이론적

출발점인 階級路線을 견지하고(제12조), 國家에 데한 T의 指導.를 헌법에

명문叫함오로서(제11조) 社會主義體制를 고 수하려는 의지룰 더묵 팍고히 하

고 있다.

春住民에 대한 統制强化

1992년 北韓%法은 제18조에서 
「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엉이

며 국가관리의 기뵨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앵은 모든 기

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

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할을 강叫안다,고 규정하여 구헌법 제17조
'

법-e 로동자, ·능민各 비롯한 근로인민익 의사다 이익울 반영하고 있오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사회헙동단체 띨 공민들에 의하여 자갹쩍으로 준수

틴다, 하는 규정을 기1정
'

兎디. 이 개정조항은 개정헌법 제80조 
·

공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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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정치사샹적 통일과 단결을 견걸히 수호해야 한다.는 규정과 결합하

여 사회주의체제의 몰락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통제를 걍화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는 것같다. 특히 改표憲法은 중양인민위원회의 
'

국가기관

들의 법준수 집헹의 지도와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처리. 입무와 권한

(제120조 제4호) 및 지방인민위원회의 
' 

해당지억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첵수럽.(제13S조 제3호) 임무와 권한조항을 신설하고 사회주의 법무

셍활지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社會主義 法務生活의 强-(b란 명목

으로 住長에 대한 統制를 强)(b하고 있다.

參經濟開發의 强化와 對外開放經濟政策의 推進

敎正憲法은 당먼한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경제개발정책을 명문화하고 있

다. 개정헌법은 북한의 경제개건을 위한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 투젱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제26조),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술발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 려할 것(제27조)과 농촌기술혁명을 통한 농업의 공업

화를 추진할 것(제28조) 필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수립과 과학자와 생산자들

간의 챵조적 협력의 걍화(제32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개정헌법은 국

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샬 수 있는 온갖 조 을 마련하여

준다(제25조)고 규정하어 인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초體思想에 입갹한 社會主義的 自立經濟를 고 수하는 한펀 제16조

「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영역안에 있는 다른 니리- 시- 들의 합법적

인 권리와 o ]익을 보 장한다,는 규정과 제37조'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

소, 단체와 디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을 장려한다.는 규정

을 통하여 經濟에 있어서 對外開放政策을 추전할 수 있는 根據를 마런했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대외개방정첵은 두만강지억계발사업의 추진, 나진 선

봉자유겅제무역지대의 설정, 나전, 선봉, 청진 등의 자유무억향의 지정 등

으로 나타났디.. 또 IS92넌 10월 5일 까國)<投實法, -습作法, 까國/,企業法

등의 법률과 1993년 1월 31일 外園)t投實쇼業 낄 까國)q稅金法. 外換管理

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등이 제정되었다.

나>基本權 規定샹의 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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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正憲法의 공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구헌법에 비헤 크 게 바뀌지

않앴다. 신설되거나 수정된 내·용은 다몸과 갈다.

첫째,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오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

지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62조)는 규정·을 신설하어 國籍 法律

초義와 國家의 國員保護義務를 규정兎다.

둘째, 공민은 신앙의 자유랗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올 ·짓거나 종

교 의식 갈은 것을 허옹하는 곗으로 보장된다(제68조)고 규정하여 구헌법 제

54조에서의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샥제하고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네용을 명

시兎다. 그 러니 
' >

f-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끕어들이거나 국가시·죄질서를

해치눈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도 동시에 규정해고 있다.

셋째, 舊憲法은 
'

공민t 신소와 청원을 힐' 수 있디.고 간단하게 규정하

고 있있으나, 개정언법은 신소와 성인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 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는 니]옹을 추가하고, 인신과 주택의 暑·가침, /·-]신의 비밀보

장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는 공민의 구속금저아 샬림집이 수색의 ·굼지

-趾 보충히였디. 이T섯은 구헌법상의 진리보장을 보다 보완한 :젓이다.

넬째, 공 의 의무에 관하어 개정언법은 제80)에서 공민은 인민의 정치

사샹적 骨일과 단걸을 수호할 의무를 신설하고 제85조에서 공민의 역명·적

겅갹심울 걍조하고 국가의 안毛을 위하어 몹 쳐 투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牛기·兎다.

다)權力權造샹의 特性

구헌법의 권럭구조의 기본틉은 國家主席中,느의 唯-%導體制였다.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피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권한은 미악하였오며,

모든 권안이 국가주석과 국가주석의 지도하에 있는 중앙인 위원회에 집중

되어 있였다. 심지어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주석을 선거하먼서Y 소唱·권을

갓지 當을 정도로 구헌법은 뽀家主席의 무소불위의 권력읍 인정하였으며,

피고인민회의의 권한은 명목상의 권한에 불과했다.

그러나 IS92넌의 개정헌법은 唯-指導體制를 상당부분 緩和시키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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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國家主席의 位相이 데폭 弱{b되었다. 주석 령권(제100조)과 자기시

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책임(제10e조)을 제외하먼 국가주석은 샹징

적 가원수의 권한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와 합께 최고인인회의의 지위

가 대폭 강화되였다. 1348넌 언법에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멍칭에 걸맞

는 지위를 갖 최고인민회의와 그 상임위원회는 1072넌 헌법상의 유일지도

체제에서 그 궝한의 대부분을 국가주석과 중앙샹임위원회로 이전하고 영해

叫되었으나, 이 신헌법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회복하였다. 독자적 활동

을 보장하는 조항도 얼부 추가되었다. 그 러나 최고인민회의의 정족수가 강

화되어 최고인민회의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되어 있다.
미

신헌법상 개정된 권력구조의 내용은 다읍과 갈다.

1主席의 權眼 縮小
'

개정헌법은 다음과 갈이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옜디.. 즉,

첫째, 국가주석의 무력의 최고사령관적과 국방위원장직의 겸임과 일체무

력에 대한 지휘롱솔규정을 샥제하고, - 切袁力의 指揮統 崗翟읗 國防委員長

에게 부여하였다.

둘째, 주석의 조 약의 비준 폐기권이 조 약의 비준 또는 폐기공포권으로

변겅되고,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의 발표권이 추

가되었다.

셋째, 주석에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소 완권이 신설되어 최고안민회의의

주석에 대管 통제권이 강叫되었다.

넷째,최고인 회의의 중양위원회 서기장,위원의 선거 소 환권의 행사 시

주석의 제의권을 샥제하고,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위원들의 선거 소 香시

주석의 제의권이 국방위원장의 제의권으로 번겅되있다.

春最高),員會議의 權眼强{b

첫째,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샹설회의가 행사한다(제88

조)고 규쩡하여 과거 최고인민회의 휴최중의 상무기관인 최고인 쇠의 상설

회의가 실질적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 리고 상설회의는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하는 겅우 그 에 어굿나는 법규의 폐지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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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수행권을 행사

한다.

둘째, 리고인민회의의 권안이 확대되었다. 신헌법상 학대틴 최고회의의

권안은 다옴과 갈다. 즉, 쇠고인민피의의 휴회 중에 으고인민회의 상설회

의가 재택한 법의 승인권. 주석의 소 횐권, 국방위원장의 선거 또는 소 骨권,

국방위원장의 제의에 의한 제1부위원장과 위원들의 선거 또는 소환권, 정무

원 총리의 제의에 의한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

들의 임멍권, 중앙국가기관의 사업정영에 대한 보고권 및 대책수립권, 조 약

리 비준 필 폐기결정권 ·秒을 행사한다.

·셋째, 최고인민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데의원 전원의 2/3이상의 찻석요로

걍화하었다.

넷째, 피고인민회의에 두는 위원회를 과거 예산십의위원회, 법안심의위

원최를 팍대하여 법제위원피,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홍일정책위원띠 등

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쇠고인민최의 대의련의 불체포륵권에 쇠고인민회의

생설회의의 승인없이 처벌받지 않는 륵진도 추가했다.

卷國防委員會의 分離

개정인법은 과거 骨양인민위원회의 하나었던 국방위원회를 분리시켜 국

가주권의 츠고군사기관으로 승걱시컸다.(제111조) 그 리고 개정언법은 국방

위원최 위원장이 일체의 무럭을 지휘롱솔하도록 하었으며(제113조), 구헌법

상 국가주석과 중앙인먼위원회가 수행하옜던 군사관런 제반 권한과 임무인

국방건설사업의 지도권, 중요군사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권, 군사칭호의 제

정권, 징'렁이샹의 균사칭호수여권, 유사시 시샹태와 동원령 선포권을 국

방위원회로 이관하여 군시·관련정책을 일원화하였다. 그 외에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엉령을 수 있으며(제115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쇠고인 회의

앞에 색입읍 지도록 하없다.(제116조)

V고4h率擊 d&고1- 트투[곡7 th-눌r 健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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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수행권을 행사

한다.

둘째, 리고인민회의의 권안이 확대되었다. 신헌법상 학대틴 최고회의의

권안은 다옴과 갈다. 즉, 쇠고인민피의의 휴회 중에 으고인민회의 상설회

의가 재택한 법의 승인권. 주석의 소 횐권, 국방위원장의 선거 또는 소 骨권,

국방위원장의 제의에 의한 제1부위원장과 위원들의 선거 또는 소환권, 정무

원 총리의 제의에 의한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

들의 임멍권, 중앙국가기관의 사업정영에 대한 보고권 및 대책수립권, 조 약

리 비준 필 폐기결정권 ·秒을 행사한다.

·셋째, 최고인민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데의원 전원의 2/3이상의 찻석요로

걍화하었다.

넷째, 피고인민회의에 두는 위원회를 과거 예산십의위원회, 법안심의위

원최를 팍대하여 법제위원피,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홍일정책위원띠 등

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쇠고인민최의 대의련의 불체포륵권에 쇠고인민회의

생설회의의 승인없이 처벌받지 않는 륵진도 추가했다.

卷國防委員會의 分離

개정인법은 과거 骨양인민위원회의 하나었던 국방위원회를 분리시켜 국

가주권의 츠고군사기관으로 승걱시컸다.(제111조) 그 리고 개정언법은 국방

위원최 위원장이 일체의 무럭을 지휘롱솔하도록 하었으며(제113조), 구헌법

상 국가주석과 중앙인먼위원회가 수행하옜던 군사관런 제반 권한과 임무인

국방건설사업의 지도권, 중요군사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권, 군사칭호의 제

정권, 징'렁이샹의 균사칭호수여권, 유사시 시샹태와 동원령 선포권을 국

방위원회로 이관하여 군시·관련정책을 일원화하였다. 그 외에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엉령을 수 있으며(제115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쇠고인 회의

앞에 색입읍 지도록 하없다.(제116조)

V고4h率擊 d&고1- 트투[곡7 th-눌r 健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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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陵 고1-으-l 도h聽6

1.序

구소런은 社會主義의 宗主國이없다. 그 리고 소런은 해체되었으니- 최후

의 구소련헌법은 여전히 러시아연방에 적옹되고 있다.a 구소련의 언법은

어타 사회주의국가 헌법의 모범이 되어 왔다. 그 리고 구소런에서의 政治敎

革을 반영한 憲法秩序의 改編은 社會主義圈의 變](b와 련하여 兮요한 내용

을 내포하고 있다.

또 경제개혁고1- 정치개혁을 분리하여 추구하는 中國의 憲法秩序는 t韓에

하나의 모省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특히 19S2년에 개정毛 북한의 신헌법

은 중국의 1932년 헌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 런뎨. 중국은 1993년 디시

헌법을 개정하여 經濟開放路線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적 상황

에 따른 헌법구조의 개편전망을 위하여 이러한 사회주의 종주국 구소련과

社會초義 大國 中國의 憲法構造의 變{b가 北휴의 憲法構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소 련에서의 정치개혁과 헌법상의 권력구조개펀 및 중국

에서의 -게혁추진과 귄력구조의 번화를 북한의 헌법구조와 비교하여 본다.

2. 러시아 憲法의 特色

(1)舊蘇聯의 政治改革과 敎正窘法의 內容

고5바쵸프의 등장과 합게 시쟉된 구소런에서의 改革政策은 스탈린식 社

會主義의 淸算과 社會초義體制의 再生, 즉 인간의 얼굴을 가전 社會초졸의

창조였다. 經濟改革에서 시작된 改革政策은 政治體制의 改革으로 이어或

69) 1992넌 1월 1일 구소런은 정식 해체되고 러시아연방이 출범하였으나, 러

시아연방은 새로운 연법·울 제정하지 못.하고 19SO년 고르바쵸프언법을 그

대로 계승했다. 러시이·연방 최고회의에서 기초한 러시아연방 언법초안

은 1092넌 4혈 17일 제6차 인 대표대회를 -秒과하었으나 동헌법초안이

확정되어 발효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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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르 비-1뜨의 개헉정색은 1968년 12묄의 언법오로 일단 확정되었디·.

1안18넌 헌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骨치구조의 기본원리에 근거하어 소 비에

5의 역할그]. 권럭의 최복을 핵심쩍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88년 헌법은

그 구체적 네용2로서 국가회고.권력기관으로서의 인민대의원대회의 창설,

의회에 해당하는 피고최의의 상설기관叫, 국가원수로서의 연방쾨고소비에트

의장찍의 연실화 및 지방소비에트의 강파 등울 규정憶다.

1988년 개언요로 권럭중심을 연방리고회의로 몽긴 고르바쵸표는 최고회

의 의장직과 소턴공산당 서기장적율 겸임하고 개혁쩡책을 추진했다. 그 러

나 경제개헉의 불충분성에 대한 불만, 구성공회.국의 독립요구 등이 더욱 걍

럭한 지 E 자의 출연을 요구앴다.70) 이에 고르 바쵸프는 다시 언법을 개정하

니 이길이 1弱0년 3월 헌법이다.

1900년 3월 헌법은 共産黨의 指導的 역할올 샥제하고 壯會主義的 所有制

度暑· 개 하있다. 편력구조의 먼에서 이 언법의 가장 근 -
· 징은 大統領制

. 趾 도입한 것이다. 대롱령제가 도 입됨에 띠·라 연방최고회의 의장의 지위는

형해와되옜고, 국가펑의회의 지위-趾 가셨 피고최·의 간부회는 쇠고회의의

사·7국Q잇로 전략했다. 이 헌법에 의헤 고르바쵸프는 소런의 초데 데省랭오

로 · 선骨되었다.7!l 이 헌법에 이어 ·신설핀 연방대骨령에게 섭행권리 수빤으

로 서의 확고한 지위·플 부여하기 위하여 연방갹료회를 언방데·普령에게 직접

부·'%시키는 언법개정이 다시 행해·셨다, 이 언법이 1990넌 12뭘 헌법이다.

이 헌법의 특섹은 디음과 갈디·.耶

첫 , 蘇혈共호t의 指導的 地位-趾 廢쇼하고 다당제에 입갹한 政始的 多

元主義를 제도· 적오로 보장했다.

70) 도 회근, 소 비에트체제에 대한 헌법학쩍 떤구, 서·율대 박사약위논문,

IS92, p. 140

71) 대통령선거에서 고르 바초,프와 함께 네무장과 바카틴, 언방갹료회의 의장

리조코프 등 3인이 추전되었오나 고르 바쵸포를 제외한 2인이 사뢰함오로

서 선거는 고르바鳥프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엥되었다.여기에서 그는 총

투표수 1878표 중 찬성 132S표, 반대 405표, 무호 54표로 초대 대骨령에

딩'선되었다.

72) 장멍봉, 북안언법의 권력구조비교, 한법률행정논총 제9집 p. 5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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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소런의 소 비에트제도를 개펀하여 인민대의원대회를 창설하고 연

방최고회의롤 삼설화愼다. 뜩히 인민대의원데회는 소 련의 쇠고권력기관으

로 연방법뮬과 맹렁의 채택권과 연방헌법의 채택과 게정권을 갖Y록 하고,

연방최고회의는 기능이 팍대되고 권안이 강화되어 의회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받았다.

-셋째. 大統領 및 副統鑛制를 채택했다. 대통렁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국정의 조정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시민의 기본권과 법질서준수의 조 정자

로서의 지위 및 헹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여 먁걍한 권한을 행

사했다.
m

넷째, 窘法監督委員會制를 도입하여 헌법보장제를 도 입햇다.73)

그 러나 이러한 통치구조의 개펀에 대하여 개혁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따른 강럭한 데통령제의 채택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데통령의 권

한에 대한 건제와 균형원리에 입갹한 권력분립이 이루어 지지않았다는 점에

서 많은 비판이 행해졌다.

(2)러시아 祈홀法(후案)의 特色

현재 팍정을 기다리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신헌법초안의 류색오로서는 헌

법체제의 원칙으로서 肩초的 憲政秩序, 基本權規定의 本貿的 變+b 및 2權

-分立體制의 强化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러시아 신헌법초안은 제1펀에서 언정의 기초로 園家主權, 最高慣値

로서의 )k閨과 T討長의 權寧1와 自由, 法의 支配, 肩主政治, 政治的 多元主

義, 權力分立, w邦國家, 社會的 國家, 經濟잡動의 多樣性 등을 들고 있다.

이 헌정의 기초야 말로 러시아 신헌법의 본질을 니·타내는 것으로 러시아 헌

법이 시 적 자유주의 헌법에 접근하게 하는 요소 라 할 걸이다74)

들째, 러시이- 祈憲法草案은 제2뻔에서는 市長의 基本權과 義務規定을 샹

73) leeo넌 소 런헌법상의 헌법위원회와 러시아 헌법초안샹의 헌법제판소에

대해서는 otto Luchterhandt, Vo羅 Verfasstm gs komitee der UdSSR zu麗

Verfassungsgericht Russ1and, in2AOR, ISS3.7. s.237 ff.

74) 김영일, 고르바쵸프헌법과 러시아신헌법에 관한 연구, 音국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ISS2,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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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규정하고 , 제3펀에서는 市長社會에 관하어 규정하고 있다. 총 11개

장 61개조에 이르는 기본권조항은 고로 바초프언법에 비하여 샹당히 구체적

인 내옹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성걱도 사회주의·적인 기본

진의 성격을 벗,어나서 자유민주쩍 기본권의 성걱을 보이고 있다. 즉, 러시

아 신언법의 기본권은 近代自由主義 사상의 근저를 이루는 基本權의 前國家

的 自然權性과 側人의 人權하重을 선언하고 있다.(제13조 제1양) 이는 고

르 바쵸프헌법에서는 칠아볼 수 없는 철요로 러시아 언법이 시인쩍 법치국가

의 떤모를 보이는 측면이라 히·st다.

셋째, 權力分立體制를 강과하고 있다. 신헌법초안은 러시아언방의 유일

한 대표입법기관요로서 샹설기관인 러시아 허고최의를 두고 있다. 쇠고회

의의 권한요로는 입법권, 얜방정부에 대한 강독권, 국민투표지정권, 예·산의

채택 집헹 갑독 및 수정권, 롱파발행감독젼, 언방정부의 수샹 및 갹료입명

동의권, 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 최고경제제판소의 재판관 및 검찰총정' 임명

소 된·권, 븍정안 경우 연방대통령의 파면권, 국제조약의 비준 띨 꾀·기권, 대

사발표권, 비샹사대의 선딧 연장 페지권, 총동원령 선언권 등이 규정외어

었다.

執行權은 연방대롱령에게 속한다. 언방대통령은 언방정부管동권, 법룰

의 서명 공포권, 얜방수샹 띨 갹료입명권, 헌법재판소 t-]고재관소 쇠고경제

제 소 의, 재판관과 검살寺장의 후보추천권, 대외쩡색지도권, 국제조약조인

진, 외교대사의 임명소管권, 비상사태션언권, 전쟁상태선언핀, 사권, 데

롱렁렁 공포권, 기타 법률이 정한 얜방대롱렁의 권안 행시·권 등을 갖고 있

다.

司法權은 聯邦裁判所기 헹시안디.

이러안 러시아 신언법초안이 권력분립을 걍화안 것은 고르 비·쵸프언법이

대롱렁 한사랍에게 지나치게 권력읗 집중시키고 있디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

요로 보인다.5) 러시아 신 법초안에서는 대·秒령의 권안이 약와되어 있어

75)실제 고르바쵸표언법에서 대통렁의 권한( 구소런헌법에서 소 련공산당

서기쟝, 최고회의 의쟝, 갹료회의 시장) 진한울 합께 합겨 놓은 것처럼 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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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문제는 아직 미해걸인 채로 M피- 있다. 일전대통렁은 강력한 권한

의 유지를 허먕하고 있으나 의외는 이에 반대하고있으며, 인민대표대회는

러시아 신헌법초안샹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도 반대히고 있다.79

3. 中國憲法의 特-色

4인방을 타도한 후 근데화된 사회주의 강국 중국의 건설을 지향한 1073

년 중국헌법은 모택동 노·선을 고수하고(제2조 제2항) 있었으나, 이는 모텍

동 노 선을 적2 추진한 4인방에게 모택동의 죄상을 전가시키는 전후 矛盾과

도 律背反을 내포竹 위험소런 妥協憲法이었다.73 복권된 등소평믄 모 택동 노

선을 계승한 화국봉과 노 선투쟁을 표먼화시켰다. 등소평과 화국봉의 권력

투쟁 중에는 國體問르, 所有制의 聞題 및 A長公司의 問향, 指導思想의 存

廢問題, 國家最高機關의 構成聞題, 國家主席制의 設置問題 등믈 둘러씨·고

1978년 언법의 수정문제가 제기되었다.

1981년 6·뭘 중국 공산당 제11기 6중전회에서 화국봉은 권력투쟁에서 패

배하어 실갹하고 y소평체제가 확립되었다. 권력을 쟝악한 등소평은 헌법

을 개정하여 實用主義 路線을 보다 강화했다. 이 헌법은 개방개헉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社會主義 法制를 强化贊다. 社會主義 法制의 강화는 A治

를 法治로 전환시켜 헌중국의 정치제도 개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

국에서는 법치를 제창혜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갈이 밝였다.76

첫째, 鑛導者의 번화에 띠·른 政策變化의 반복을 피할 수 있다.
譽 唱

강5%,다.

76)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신헌법초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

특히 입법권의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엘 대통령의 수정안 제4호는

입법권과 링행권의 최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법튤안 거

부에 데한 의회의 재의걸 정족수를 재적 과분수에서 재적 2/3 이상의 잔

성으로 걍화하고 있다.

77) News Week,June 21. 1082.p.2

78) 장금, 대륙법제지 연샹문제, 대북,쟝리법뮬출판시-, 1988 p. 12, 장멍봉

북한 헌법샹의 권력구조비교에서 재인용 p.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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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治에 의헤서는 稅{-t社會의 복잡성에 대응할 수 없다.

샛째, 側)L迷信과 個)M獨裁를 번화시키-기 위하여 法治가 요 청꾐다.

넷째, 중국의 對外 開放政策은 法6S念의 세계조류에 부응깝으로서 성

과-趾 얻을 수 있다.

다읍으로 19%년 헌법은 권럭구조의 떤에서 권력의 분산에 중접을 두었

다.列

첫째, 숯A代와 全人代 當藝委員會의 권한을 걍하했다. 전인데는 과거

1978넌 헌법 하에서는 당에서 걸정한 사항을 그 대로 추인하는 영식적 권안

만을 가지고 있었요나, 1982년 언법에서는 인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

맛게 그 킹한이 팍대되었다. 전인데는 헌법개정권, 법률제정권, 국가주석

과 부주석의 선출과 꽈면권, 국무원 총리 일 중 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

및 吟먼권, 치고인민법원장과 쇠고언민검칠'총장의 선거 및 파뻔권, 국가겅

제 사회발전게픽의 감독진, 예산심의 필 승인권, 전쟁 및 평叫문제 걸정권

등을 갖는다. 그 리고 전인대 상무위인회논 헌법과 법-糧·의 해석 및 언법실

시의 감독권, 진인대 폐회기간 중 전인대 권한의 대 권, 국무원과 중앙군

사위인회,피고인 법원 및 쇠고인민검찰청 업무의 감독진, 국무원의 행정법

규와 멍령의 페지권, 사권 밋 전국총동원 결정권 등을 갖는디. 이다 갑

이 IS62년 헌법이 전인데와 그 상무위원회의 진인·을 ·강화시킨 것은 당의 대

국-가우훨규정을 폐지하여 당과 국가의 기능을 분리시키려는 시트와 관런되

고 있다.60)

둘째, 國家主席制를 復活했다. 그 러나 1982년 헌법상 국가주석은 법룰·

공포진, 형식적인 국무원 총리,부총리, 갹부부쟝의 임명권, 奇장수여진, 특

사령 총동원령의 발표권, 전쟁샹태선포권 등 일반적인 국가원수로서의 권안

만.을. 가지는 샹징적인 곡4가원수역 지위만을 가진다.

셋째, 中311軍士委員會骨 설치하여 이로 하여급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1954넌 언법상의 국가주석의 권한을 이전한 것-으로 과거

79) 유인틱', 중국개정언법안의 징분석, 북한, 1082.9. p. 151

60) 장명봉, ·복한언법샹의 깅럭구조비교, 북한법·물행정논총 제s접,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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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군대를 국가의 군대로 전환하려는 의도기· 내포되어 있다. 그 러나 당

의 군사위원회와 그 주석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준사

위원회 주석이 당 군사위원회 주석을 검입하여 과도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國務院의 權眼을 强1b했다. 1082넌 헌법은 국무원에서 총리책임

제를 실시히고, 총리에게 국무원 상입회의와 전체회의를 소 집 주재할 권한

을 부여하고 행정집행업무권을 확대하여 국가에 대한 당의 지배를 가급적

배제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결국 1982넌 헌법은 당의 국가영도조항을 샥제하는 등 제도적으로 당과

국가를 분리하고 權力分立을 강화하는 펄이었,다. 이 IS82년 헌법은 1088
團

년과 ISe3넌 두차례 개정되었다.

1988넌 수정헌법은 등소평의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實本主義 方貞의 도 입을 强{b하기 위한 것이었다.61)

10S3넌 헌법2은 중국공산당이 제11기 3중전회 이 걍조해 온 경제발전

노 선을 헌법상 명왁히 한 것으로서 법을 홍하여 등소평의 업적을 반영한 것

이다. 개헉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겅제발전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이 헌법의 흑정은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C)

첫째, 랴1國%특색을 갖는 社會主義理論을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로 샴는

다.

둘째, 關放敎革政策읗 건지한다.

셋째, 중국은 社會主義 初級段階에 처해 있다.84)

81) RAid으,는t롤CI]의%od 見.]/%1용% 1 양見를 용%g 며, ·]-VI

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있다.

82) 1093넌 헌법은 IS92넌 초 등소평이 남순강화를 롱하여 제기한 기존의 성

과에 대한 총체적 검토와 새로운 도악을 모섹하기 위한 제2의 헉명을 헌

법적으로 표헌한 것으로 ISS3넌 3월 20일 확정되었다.

83) 장명봉. 중국헌법개정(S3)의 배경 내용 특정, 법제연구 제4집 lee3,

p. 214

84) 사회주의 초굽단계는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에 진입하기 위해 거겨야 하

는 시초단계가 아니라 흑히 중국과 갈이 생산럭이 냑후하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아니한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건설叫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단

계룰 말안다.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헌대화를 위하여 비사회주의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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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째, 社會主義 市場經濟-趾 반영안다.

4. 北쁘i法과의 비교

전술안 비-외. 갈이 사회주의 종주국이였던 구소련을 비롯한 중국과 북한

은 맑소-레닌주의라는 한 뿌리에서 출발한 사회주의骨 표방하戒고, 헌법구

조 억시 사외주의 원리에 입갹하고 있었다. 그 러나 개방모]A 민주화라는 연

화의 물길은 社會초義 國家에 變+b를 강요했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는 사외체제의 변헉을 이루었다. 중국도 이 변화의 뭏길에

발맞추어 사회체제와 언볍구조롤 번화시키고 있다. 북한도 최근 이러한 번

화에 나름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디·. 구소런과 중국의 헌법구조의 번화를

북안의 그 것과 비교하여 본다.

섯째, 뻔화의 정도에 관하여 구소련과 중국은 개방고1% 개역읗 주도하면서

언법을 이에 발맞추어 번화시켜致다. 그 러나 북한은 開放괴. 長主1b의 7세

를 拒否하면서 대내적인 住員統制를 강화하고 있다. 흑히 구소런의 경우는

사회주의적 헌법원리로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체제와 언법구조가 번

화되었으며, 구소련읗 계승한 러시아의 신언법의 겅우 정치적 다원주의에

입갹한 민주정치파 전국가적 자언권 관넘에 입갹안 국민의 기본권 보 장 등

민주적 헌정의 기초를 확립하여 시·최주의 체제꽈 결떨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는 共産黨 - t支配體制-趾 원식오로 한다. 그 러나

구소련은 1090년 공산당의 지배적 지위를 포기하고 政治的 多元主義를 지

향하는 복수정당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종식시켰다.

러시아도 러시아연방에 있어서 인주주의는 정치적, 사상적 다양성, 복수정

당제, 비당원의 참가에 의거하여 실행된다(제5조 제1항),. 어떠안 이뎨몰로

기도 국가전체의, 또는 보펀적 의무의 어떠한 이데올로기로서 규정될 수 없

다(제5조 제2양)고 신언법초안에서 규정하여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를 거부

소를 입T법叫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오로 보인다. 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는 개정헌법의 전문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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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중국도 1075년 법고f 1978년 헌법에서 유지하 國家權力에 데한 t의

指導 조항을 1982넌 현법에서는 削除雙을 뿐만 아니라, 當 후 政 간의 권력

구조를 재조정하여 이들 상호간의 권럭분립을 도모 히-고 있다. 우선 당주석

제를 당총서기제로 번경하고 국가주·석제를 부管하였오며, 중앙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당의 군데통수권을 국가로 이앙시켜 당정간의 분리를 강화하였

다.SS)

이에 비하여 북한은 신헌법에서 조 민주주의인민공叫국은 朝鮮勞動歲의

영도 밀에 모든 활동을 전행한다(제11조)고 규정하여 당의 지도적 지위를

그 대로 유지하고 있요며, 주체사상을 자기찰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샴도록

하여 국가활동이 김일성 개인이 창안한 주체사샹에 의거하도록 하여 김일성

개인의 의견이 헌법의 최고원리가 되는 합법적 근거를 마런하여 일인지배를

강叫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구조적 특징은 社會主義 나름의 民主性을 확

보하기 위하여 集團指導體制를 윈칙으로 한다. 구소런은 1988년 헌법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롱치구조의 기본원리에 근거하여 소 비에트의 억할과 권한

을 확대하는 헌법개정과 함께 복수입후보제를 핵심으로 하는 거법을 마런

탰다. 그 리하여 쇠고회의가 명실상부한 국가최고권럭기구가 되였으며, 권

력기구의 구성에 민주쩍 요소가 걍화되었다. 1900넌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

제를 신설햐여 s-기.권력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臧다. 이러안 헌법개정은

일면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필요성이라고 인정되먼서도,

1인독재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있다.

러시아 신헌법초안에서는 
「

러시아연방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제도는 입법

권,접행권. 사법권의 분립의 원칙과 합께 러시아연방과 공화국간의 관할과

권한의 구분의 원칙에 근거한다. 입법 집헹 사법의 제기관은 균형을 갖고

자립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디·,고 규정하여 權力分立이 헌법체제의 원

85) 장명봉, 북한헌법상의 권력구조비교, 북한법롤행정논총 제9집, 1902,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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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라고 하고 있디·.

중국의 겅우에는 1982년 헌법에서 국가주석제를 부활하옜으나, 국가주석

에게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읗 부여하였으며, 전인대와 전인데상무위원회

의 권안을 걍톼하여 壯會主義的 肩主性올 확보하는 한편 중앙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원의 권안을 강화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헝-墨- r]하

는 동시에 中國 측유의 iT指導體制를 지항하고 있다.

북한은 개정 헌법에서 주석익 권한믈 축소하고, 주석의 지 되 하에 있는

중앙인민위원회의 권안도 숙소하威다. 그 리고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권

한을 국방위원회꽈 최고인 회의에 이전하였다. 그 리고 국방위원회를 승걱

시켜 그 권안을 확데하였다. 그 러나 중국의 국가주석제의 부管, ·국4무원의

권한강화 및 중앙군사위원흐의 창설은 당정간의 분리를 전제로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기관간 견제와 균힝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중앙군사위원

회의 창설은 당군사위원회의 롱숄을 받는 인 군을 법리상 당의 군대에서

국가의 군대로 전솬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인디. 이에 반하여 t韓의 國訪委

貝찹의 강화와 權眼의 학대는 金正-·의 후계구도를 물리적으로 담보하기 위

한 것으로서 중국의 骨양군사위원회의 칭설이리·는 외앙읗 모 방하였으니· 그

실질적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또 최고인민회의도 주석의 선출권과 소 환권을 보유하는 등 그 권한이 확

대되었다. 그 러나 신언법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확대하먼서 그 정족수

를 재적 2/3으로 걍화하여 쇠고인민최의에 데한 견제수단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갑이 북한의 신헌법은 1972년 헌법에서 제도화뒨 주석의 唯-指導

體制기· 상당부분 완화되어 권력구조의 면에서 부분적인 다원화의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그 러나 다른 한毛 국가권럭에 대한 로동당의 영도를 더욱 분명

하게 규정하여 헌법제도상의 다원화 경향이 실제적으로 윤영될 수 있는기·에

대하여 외문율 불러일으키고 있다.

넷께, 經濟發展과 관련하여 구소련의 경우 경제의 비농를과 저하를 방지

하고 겅제발전을 위하여 경제질서의 게언을 정치구조와 법질서이 개변을 통

해 달성하려고 했다. 이에 반하여 중국은 등소평의 政左經右的 傾샬)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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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 경제먼에서는 社會초義 市場經濟의 도 입을 롱한 더욱 적극쩍이고 전

먼적인 개헉을 추구하지만 정치 에서는 개혁을 기구개펀과 행정개혁에 한

정시키고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사회주의 이님의 고 수를 더욱 강화하고 있

다.

북한은 개정헌법에서 자주쩍 경제발전과 경제면에서 대외개방을 추구하

먼서도 정치 사상적으로는 국가에 대안 당의 지도를 강조하고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주민의 사회주의적 법무생왈을 강조하는 등 주민에 대한 사상롱

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와 겅제의 분리정책은 일응 중국

의 엉향을 받은 겻으로 보인다. 그 러나 중국의 경제발전단계의 냑후성과는
4

달리 北韓의 經濟 造와 經濟基盤의 劣惡化는 北韓의 經濟展望을 어둡게 하

고 있다.

자r즈 像畵 - 그It]擊擊 으-] 5 &즈으w塞騷

지금까지 우리는 북안의 헌법의 번화와 신헌법의 주요 내옹을 사회주의

국가의 언법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헌법의 변화과정과 신헌법의 주요 내용을 사회주의 제국가의 헌

법과 비교 검토한 비-에 따르면 북한은 그 들의 정권 수립 후 1972년 사회주

의 헌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유지하여 왔다. 그 러나 북한의 신헌법

은 
「

우리식 사회주의. 이론과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북한이 처한 시대적 상

랑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헌법의 일반적 속성과는 다른 떨가지 흑성을 보어

주고 있다. 이러한 륵징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북한 헌법에 대하여 다음과

갈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략을 목도하고 맑스 레닌주

의 이넘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헌법에서 샥제하고 
「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

86) ·등아일보, 19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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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하여 北韓 社會主義의 T自性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의 고 수를

위하여 주민에 대한 사상·롱제를 걍회.하고 사회주리 법무생황을 강화하고 있

디. 
'

우리식 사회주의.는 그 뿌리를 주체시·상에서 役을 수 있요나 등소평

의 
'

중국적 흑색읗 깃는 사회주의.라는 中鷗의 獨自路線의 추구와 일정안

관런성·울 유지하고 있는 것요로 보인다. 등소평의 
'

중국적 흑섹을 가진 시

회주의.는 IS78넌 12필 중국공산당 제11기 2中全會 이래 중국이 추진한 일

련의 개석개방노%을 먈하는 젖으로, 思想觸放, 經濟發展,社會초義法制의

强+b 및 專門家의 發掘과 登用을 그 주 내옹오로 한다. 이에 반하여 북안

의 
'

우리식 사회주의.가 e거한 主體思想은 1060년 이후의 권럭의 의인톼와

유일사샹을 배겅으로 하여 김일성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한 사회를

일원적 사샹체계에 근거하여 안쩡화시키는 역할을 수헹했다. 그 러나 북인·

의 
'

우리식 사회주의.는 맑스-레닌주의-趾 비핑'에 깔고 민족주의·적 요소를

가U1한 겻이다. 맑스-레닌주의의 동요외. 북한의 맑쇼-레닌주의로부터의 이

탈은 주체사싱'에 근거한 북한의 
'

우리식 사회주의.를 걍화시키는 것이 아니

라 주체사상을 뿌리로부터 동요시키는 것이다. 그 리고 걸국에는 북한사회

를 떠받치는 社會主義의 廟壤와 t韓體制의 動搖可能性을 가져을 수 있다.

둘째, 북한은 당먼한 겅제난읗 국·복하기 위하여 신헌법에서 
「

국가는 우

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니·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叫

힙'작을 장려한다,(제37조)고 규정하여 데외겅제개방정색파 
「

기會역명은 사

회주의 겅제를 발전시키는 기본고리이다,(제27조)라고 규정해어 산업기술발

전을 걍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은 대외경제협럭그]A 교 류를 팍

대하며, 특히 서방 선진국의 지뵨과 기술을 도 입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판런

법률을 제정하없다. 경제게발자 관런한 이러한 북안의 게쩡언법의 태도는

중국지 뎨외겅제개방정책의 영힝을 밥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중국의 대

외경제개방쩡책은 사회주의 이넙의 고 수외. 시·회주의적 민주성의 확보라는

바탕위에/·-l 지·본주의적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서 사회구조에 탄력성율 부어

하는 연실적인 실용주의 노 선을 건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社會

構造의 硬直性을 유지하고 주민에 대안 롱제를 걍화하면서 겅제개발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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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 러니- 이것이 중국의 데외 경제개방정책이 북한에 뿌리내리는

뎨 일정안 한계가 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최고지

도 자의 교 체 후 전임자에 대한 비有 등을 통해 새로운 정색이 수립되고 경

제개헉이 이루어 전다. 그 러나 북한의 경우 김정일의 지위가 부상하고는

있요나 깁일성이 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리·, 김정일의 사실상의 통치기· 행

해지고 있는 현재에도 2히려 김일성이 추구해온 주체사상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볼 때 점진적인 겅제개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뱍히·다.

따라서 실질적언 경제회복을 위안 구조적 번화없이 차유경제무억지대의 개

발계획이나 서방세계와의 교 류를 통한 지-본과 기술을 도 입하려는 북한의 정

책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개방정책은 경제

회복·是 위한 촉진제기 아니라 사회동요를 위한 시발점이 들 수 있디.

셋째,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깁정일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fll+련曹다. 북한은 이미 19있년 u 월 김정일을 인인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는 등 김정일의 후계자 쟉업을 가속화·서켜致다. 김정일의 최고사렁

과 취임은 군최고통수권지-는 국가주석이어야 하는 헌법조문(1972넌 헌법 제

S3조>과 모순되였다. 이에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국방위윈피를 분리

승걱시키고, 
'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규정하여

國家主席과 軍最高司令官을 뷴리시켰다. 그 리고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으로서 ·원수에 추대되었으며(1902.4.20), 인민군 최고사렁관오로서

첫 군인사를 란앵하고(1902.4.24.), 마침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염하

였다.(Ie93.7.2.) 헌법게정을 롱한 국방위원회의 권한 걍화와 김정일의 국

방위원회 위원장의 취입은 겅정일早계체제의 물리적 담보를 공고히 하기 위

한 조치로 보인다. 그 러니· 김정일의 군쟝약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취임이라

는 공식적 직힘A에 의해서는 완성될 수 없을 설이다. 김일성의 사후에도 김

정일이 이제까지 김일성이 확보해 왔 것과 갈이 신에 가까운 카리스마를

구축하지 않는 한 김정일의 군사정책은 군의 정치적 입쟝에 대한 고 려에 의

해 그 기본적 성격이 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권럭구조의 먼에서 사회주의 언법이른에 의하면 社會構造의 變+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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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憲法上의 制度도 이에 따라 변와되어야 한디. 오늘날 사회주의 국

가익 兮괴는 사피주의 헌법의 권력구조외. 현실·적인 제도가 사회구조익 번파

-趾 따리가지 N못안 결과라고 꾐가되고 있다.P 북한의 1972 헌법고14 19였년

헌법이 각갹 그 헌법에 전제안 사회구조에 샹응하는 세부적언 제도의 앵태

를 구비하지 못했다. 197 넌 언법과 1902년 헌법에서 사회주의의 완성을

선언하였다면 헌법의 롱치구조도 그 에 걸맞는 유일영도체제가 포기되어야

한다. 1072년 헌법은 언법이 선언한 언법의 기본성걱과 헌법샹의 롱치구조

가 일치하지 못했다. IS92년 헌법은 권력구조라는 먼에서 구헌법에 비하여

외헝상 상당한 번화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의 헌법상의 권력구조의 번경

은 제1차적으로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물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러나 이:싯이 헌법상으로는 국기·주석의 유일지도체제의 완화라는 영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런데 북안의 신헌법윤 최고인민회의의 강화뫄 국가주석

의 권한 약화, 국방위원회의 승걱 학대 등과 같이 국가권럭구조의 부분쩍

다친아 경향을 보이 서도 로동당의 국가영도를 더욱 분명하게 규쩡하여 외

헝상 권력구조의 다원화를 유멍무실하게 헤고 있다. 이와 갈이 헌법개정에

도 · 趾구하고 唯-的 領導制라는 骨치조직이 유.지는 社會構造외4 統治組織과

의 굶·眉을 보어주고 있다. 외형샹 북한의 신헌법의 권럭구조는 중국의

[9%년 헌법지. 유시·하다. 이러안 북한의 신언법상의 권력7조와 19S2년 중

국헌법의 그 과의 유사성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장하고 헌법샹의 롱치

구4%의 體系1當性을 걍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은폐되어 있는 컷오로 보인

다. 그 립에도 불구하고 법샹의 권럭구조의 번경은 동시에 수령 중심의

뮤일영도체제에 대한 비판 또는 김정일의 권력승계의 실패 이후 집단지도체

제의 가능성읍 열어 놓고 있다.

북한의 1992넌 헌법은 걸국 김정일의 권럭승계를 합법화시키기 위안 것

이다.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북안의 권럭구조의 섹인 수령의 유일쩍 지도

체제의 계속을 의미한다. 띠·라서 단기적요로 북한의 권력구조에는 콘 면화

m

87) G.Brunner, po lItischer Systems%i1andel un d Verfassun gsre for111 in

Osteuropa, 1900 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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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lOS2넌 북한 헌법은 권럭구조상의 부분적 다

원화를 실현하여 권력구조의 재펀에가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다.

이렇게 볼 때 당분간 북한의 헌법의 변화가능성은 크 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 러나 
'

우리식 사회주의.가 전제로 샴고 있는 맑스 레닌주의와 사회구조와

의 모순, 硬直된 社늘權造와 對까經濟政策과의 矛盾은 순조롭지 못한 권럭

승계와 걸합되는 경우 북한의 권력체제에 회피할 수 없는 걀등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 헌법질서의 번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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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l

공산당이 모든 진리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공산당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과

거의 정치적 확신을 철회하고 정치 구조의 개혁을 모색하였던 소련, 동구권의 변

화 속에서 나타난 다원적인 사회 집단의 성장이 향후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어떠한 자극으로 변화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의 출범에 따른 대의원 구성 변

화와 1992년 헌법의 최고인민회의 권한 강화가 북한 정치의 변화에서 어떠한 위상

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 제기를 통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체 이전 소련 인민대의원대회 제도와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고찰을 토대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구성과 운영의 특성을 고 찰하고, 향후 북한의

의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기본적인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에도 불구하고 주로 체제

유지 기능이나 하부 구조로서의 각종 결정 추인 등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최고

인민회의가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주

석 . 당 . 중앙인민위원회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형식적 기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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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에 따라 그 지위와 권한이 약화되었다가 다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여전히 구 소련의 인민

대의원대회 및 최고소비에트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보다는 제도적으로 취약

한 위치에 있는 실정이다.

)

1948년에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면서 그 동안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던 회

수나 회기는 너무나 형식적일만큼 적고 단기간이었으며, 대의훤 구성도 기본적으

로 북한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기 보다는 당과 체제의 유지에 도 움이 되는 끅으로

이 져왔다는 것율 알 수가 있W[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강

화시키고 있는 것은 다분히 체제 변화 과정에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회와 형식적으로 같을

지 모르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게를 지니고 있다. 첫째, 대의원의 지위에 한계

가 있고, 둘째, 최고인민회의가 사실상 조 선로동당에 종속되어 있어서 최고주권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가 어려우며, 마지막으로 전체 북한 주민의 의사로서 대

표성 및 정당성올 필요로 할 때 최고권력기관인 김일성이나 당의 목적에 따라 명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구 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

은 민주주의 체제의 의회 운영 원리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러한 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바로 북한 정치 변화의 한계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관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형식적으로나

마 1992년 헌법을 롱해 강화되고 있고, 1990년 선거에서 조선로동당 출신이 아닌

세력의 최고인민회의 진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인민회의

의 실질적인 정치기구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과 함께 현단계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운영을 둘러 싼 자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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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최고인민회의의 회기를 늘려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문제점

이 없고 체제 갈등이 없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가 관여할 사항이 많지 않다고 할

지도 모르나 의회 존재의 의의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고인민회의의 督은 회기 운영을 변화시켜 많은 시간을 루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행태 문제이다. 최고인민회의의 짤은 회기 운영

은 기본적으로 대의원들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순

히 거수기 역할을 떠나 당보다는 인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의원 의식을 가지는

경우 각종 결정에 대한 거부나 수정, 그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

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각종 법규 개정과 집행기관의 관행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나 각종 위원회 활동을 강화시키는 문제이다. 이

들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이라도 어느 정도의 의회 활동을 전개시꾈 수 있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 점

에서 각종 상설 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은 북한 정치구조에서 어느 정도 과거의 정

치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장기 발전과 관련하여 기존 사회주의체제 의회의 경

험과 좌절, 그리고 현행 중국의 의회 경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체 활로를 개

척해야 할 것이다.

3

북한 최고인민회의 운영 변화는 북한 지도층의 인식 변화와 시간의 흐 름을 펄수

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여전히 김일성 · 김정

일 체제의 유지에 이용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이러한 사회 세력의 정치 집단화가 최고인민회의에서의 다당제적 질서 요구에 대

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정치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면서 자체 개혁과

민주화를 기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운

영에서, 또 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는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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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지원해주는 외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헌실적으로 남북한 국회 교류 등이 가눙하다고 한다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운영

과 관련된 변화를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이 현단계 우리가 추

구하는 과제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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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90년에 들어와 북한은 새롭게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자 임기가 8개월이나

남아있는 제8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하면서 제9기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1990년 4

월 22일에 실시하였다.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그 임기를 초과하였겠지만 북한은 제

8기 최고인민회의 임기 만료 이전에 새로운 최고인민회의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제0기 최고인민회의는 1992년 4월 2일의 제3차 회의에서 20년간 북한 체제를 규

정해오던 조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여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추세는 대체로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소련에서의 변

화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다. 기존 사회주의 진영의 의회에 다원적인 정치세력이

진출하면서 공산당 세력이 급속하게 퇴조했던 사실로 미 볼 때 북한의 이러한 움

직임은 결코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ISS0년에 구성된 북한 최고언민회의 제9기는 북한 정치에서 정상적인 역할 수행

을 할 수가 없었던 조 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에 대해서 대의원의 수를 늘려

배정함으로써 다원적인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회주의체제 변혁과 궤를 같이 한

다. 수년동안 진행된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변혁은 정치 · 경제 ·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적응 양식의 도입,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 들의 개혁과 변화는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인 전환으로 이어졌다.

많은 국가들에서 집권 세력이있던 공산당이 자신들의 지도 원리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공산주의식의 정치 질서를 스스로 거부하였으며, 1991년에는 소련 공산

당의 기능이 정지 당하기에 이르면서 사회주의체제의 공산당 독재는 과거의 유산

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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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러나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체제는 여전히 
「인민 대중 중심의 우

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라는 논리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에 대웅句가고 있다.

이를테면 주체 사상을 구현해간다는 입장에서 현재의 사회주의 건설 노 선을 견지

한다고 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핵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의 제기를 통해 국

제적인 변화 기류를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북한식 사회주의의 고 수 논리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정치 ·

겅제 . 사회적으로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구와 소련에서는 공산당의 지도윈리가 거의 포기된 것은 물론이고 공산당이

해산당하기에 이른 경우도 있다. 이는 동시에 민주집중제의 포기를 포함하고 있으

미, 새로운 헝태의 다원적인 정책 · 정당 집단의 용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롤레

타리아 독재의 포기와 당명의 개칭에 이를 정도의 사회주의체제 정당 변화는 북한

의 경우에도 예외가 되기 힘들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

적어도 북한의 정치가 다원화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게 되거나 다원적인 정당

정치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북한의 정치 변화는 극적인 모습으로 발전됨 소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폴한드의 경우 자유 선거를 롱해 선출된 의원들로 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기존

공산당이 아닌 자유 노조가 주도하는 의회가 구성될에 따라 자연히 자유 노조 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경험을 지니고 있다.

헝가리에서도 서구식의 롱치 원리에 기초롤 둔 새로운 헌법에 따라 폴란드에서

와 비슷하게 개혁을 추진하여 서구형의 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폴란드에서의 개

혁이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주효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헝가리의 경우에는 위로부터

의 개혁이 강조되면서 정치적으로 다당제, 다원화를 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구 소련의 정치적 변혁을 뒤이은 러시

아의 정치는 최근에 들어와 예측 불허의 상할을 전개시킨 바 있다. 옐천 대통령과

러시아 힌민대의원대회 사이의 대립에서 급기야는 폭력적인 진압을 롱해 의회가

진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옐친 행정부가 입법부인 인민대의원대회와 정권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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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 발전 상황이 북한 내부의 정치 졍세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수

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한 결과이다.

동구와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구 소련 정치의 기득권을 보유한 상태의 인민대의

원대회가 존재했던 여건에서 옐친 행정부의 민주 개혁 추진에는 인민대의원대희가

최대의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293년에 들어와 제8기 1차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헌법상 최고 기관인 인민대표대회가 등소평 이후의 체제 기틀을 마련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역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해체 이전 구 소련의 인민대의왼대회와 중극 전극인민대표

대회의 운영 경험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운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가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972년 북한 헌법

은 최고인먼회의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바 있지만 1992년의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

1990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 변화와 1992년 헌법의 최고인민회의

권한 강화는 북한 정치의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구 소련 인민대의원대회 제도, 그 리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

럼 보여지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변화와 관련

하여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당이 모든 진리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공산당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과

거의 정치적 확신을 철회하고 정치 구조의 개혁을 모색하였던 소련, 동구권의 변

화 속에서 나타난 다원적인 사회 집단의 성장이 향후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어떠한 자극으로 변화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구 소련과 중국의 의회제도의 고 찰을 토대로 북

한 최고인민회의의 구성과 운영의 특성을 고 찰하고 향후 북한의 의회 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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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먼저 공간적으로 사희주의체제를 유지했던 국가둘을 대별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형을 제시한 구 소련과 현재까지도 북한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중국을 사례로 하여 각기 의회제도를 살펴 보고 동시에 북한의 경우를 살펴

본다.

시간적으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는 시기부터 100a년에 이르기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의 변화와 사회주의 체

제가 굡변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의회 구조가 변화되던 상황을 중심

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운영 과정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범주의 설정하에 현대 의회의 운영 원리를 개관하

고 구 소 련과 중국의 경우 의회 구성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며, 북한의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제도와 구성 및 운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의 데상이 되고 있는 륵정 지역의 정치 구조 개편이나

고수 과정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운엉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향후 북한 최고

인민회의 운영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있 논의를 전

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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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현대 의회의 운영 원리

현대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 혹은 의회정치

라고 말한다. 의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합의체이다.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 기관에 의하여 다수결 원리로써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국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주권주의하에서는 주권의 헝사기관으

로 서 인정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대표 · 입법 · 행정 감독 등으로 요약된

다. 의회는 시민이나 의원들을 훈련시키고 사회화시키는가 하면 법률을 제정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이익을 표출시키거나 행정부에 대한

감독과 후원을 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1)

또 한 의회는 법률이나 공공정책을 발의 · 심의 · 확정하고 정책 집행을 감독하는

정책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 정부와 시민을 연계시키는 대표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정치체제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하는 체제유지기능을 보유하

고 있다.21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의회가 이인 표출 및 집약,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3)

1 ) Robert A, Packenham, 
"

Leg islatures an d Political Develo pmen t,
"

A.

Komber g an d L, D, Musolf(eds. ), I,e g is1attIre ill Derelopment Pers pec Ure

(Durham: Duke Univ, Press
,

1981 ), pp. 42-45.

2) Michael L. Meze y, Compara tfre r,eds1atrIres (Durham: Duke Univ. Press,

1979), pp. 6-20.

3) Gabriel A. Almond an d G. Bin 땅1am Powell. Jr, ,
Compara Ure Politicsr

s ys tem
,

Process, an d Polic y (Boston: Little, 8rown an d Company, 1978),

PP. 26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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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여러 정치세력들의 이해 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는 의회 평가에 중요

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정치세력들 사이의 겅쟁이 활발한가, 국민적 참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마찰과 대립은 어느 정도나 심화되어 있는가, 의회가 존제하고 있

다는 것 만으로 그 의의를 두려는 것은 아닌가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다. 이를 두고 경쟁 . 약체 · 분열 · 장식적인 의회라고 지징하기도 한다.4)

민주정치 국가에 있어서 의회의 존재 이유와 그 기눙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의회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자유로이 주장하고 토론하여 가눙한 한 국민의 이

해와 견해를 의회에 반영시킬 뿐 아니라 그 심의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조정 롱합

하여 전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일정한 걸론을 도출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의회가 이러한 심의와 토론 기능을 갖지 못한다면 국민 갹충은 제각기 옮

다고 생각하는 바와 욕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시적인 실력옵 행사하려 할

것이다.

현대 각국의 헌법이 의회 의원 활동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하는 것 이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기타의 불체포 등의 륵권율 보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의회

정치를 토론과 합의에 의한 정치, 혹은 토론과 설득에 의한 정치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접에서 의회내에 여야 혹은 다수와 소수의 대립이 헐는 경우 이

는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의회는 때로는 공공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와

국가의 모든 부분에 대한 시민의 이익 집약, 시민과 공무원 사이의 증재 역할, 부

패구조에 대한 시민의 불만 집약. 선거구민을 대표하어 로비 활동 전개, 지역 발

전을 위한 지원 연결 둥에서 시민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51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명문상 흑은 관행상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

민의 주권적 의사를 표명 롱합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며, 국정의 전반이 그 결정된 방향에 따라 시행되도록 감시 . 감독하

4) Michael L. Mezey, 
"

The Function o f Leg islatures in the Third 1」llorld, 
"

Gerhard Loewenberg, Samuel c. Patterson
, an d MeIooIm E. Jewell (eds. ),

l[UIdhoolt o f I,e g lslaUtre Ilesearch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1985),

p. 762.

5) Nilohael L. Mezey, 앞의 %, pp.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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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정치체제의 존속과 안정에 기여하는 의회의 기능이 바로 체제 유지 기능이다.

여기에는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 유도, 정치엘리트 충원과 사회화, 갈등 조 정, 국

민들의 일체감 형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동원, 정권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착

보 등이 있다.6)

2. 사회주의체제 의회 논의의 의미

위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1992년 헌법 개정에서 그 권한이 강화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어떠한 기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현단계에서 서구식 의회 논리가 북한 체제의 의회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기

는 어렵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의회 형태와 운영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서구적인 의회 양태가 다원적인 민주성을 활발하게 보

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체제의 의회는 그

기능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매우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7)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면 대체로 권력 분립을 상정할 수가 있는데 이 때의 분립

은 기능적 분배와 관련하여 입법 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눙을 가장 많이 강

조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볼 때 의회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주요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본래 의회의 기능이 입법 기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의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모든 사안을 의회가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은 어렵게 되고

있다. 더우기 다수당과 행정부의 유착 가눙성 때문에 의회는 단순히 입법 기능에

만족하기 보다는 행정부에 대한 갑독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능이 사회주의체제의 정치과정에서 쉽게 수용될 수가 엾었던 것은 그

들의 이데올로기적 정치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개진될

6) Michael L. NIezey, 앞의 책. pp. 9-11.

7) Gabriel A. Almond an d G. Bin 용ha麗 Powell 
,

Jr, 
, 앞의 잭.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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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서구식 의회란 공산당 우위의 정치를 침식시킬 수 있는 위해 요소라는 점

은 부정할 수 없다. 륵히나 서구식의 의회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보는 시각에 서는 경우 이러한 경계는 더욱

심해질 수뼈1에 없을 것이다.B)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에 의회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적어도

의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표방, 정통성 확보, 적절한 충원 기회 제공 등의

효과가 있였기 때문이다. 사실 의회제도가 지니고 있는 충원, 사회화
r

커뮤니케이

션 기능과 이익 표출, 이익 결집, 정잭 결정 및 집헝 등의 기눙, 그리고 위왼회와

같은 전문화와 집단화의 기능은 어느 체제를 막론하고 관심을 끌지 않을 수가 없

었던 것이다.9)

8) 이와 관련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대의제도는 낱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체계로서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의 노 동 분화로서 의원듈에 대한

륵권적 , 지위가 주어지는 의회주의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대의제도 없이는 민

주주의, 심지어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상정할 수 없겠지만 의회주의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는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Vladimir 1. Lenin, 

"

The

State an d RevolutIon, 
"

Co모lected 11rorltSt Irol. 25 (Moscow: Pro gress

Publishers, 1975), p. 429

9) Gabriel A. Almond an d G, Bin g ham Po%veIl
,

Jr,
, 앞의 잭, p, 266: 고르바쵸프

시대 이전 소런 최고회의는 대체로 체제 정당확 및 일체화, 커뮤니케이션, 동

원, 이익표출에 있어서 그 기눙을 잡 발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Shugo

Mina gawa, SIt preme Sotdet Or gans (Nagoya: Univ, o f Nagoya Press, 1985),

pp. 9-1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의회가 정책 형성이나
갈등 관리의 기눙읗 중시하는 반면에 폐쇄적인 사회의 의회는 체제유지 기능에
더욱 비중올 두고 있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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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 소련과 중국의 의회 구성

l. 소련 인민대의원대회와 최고소비에트

최근에 전개된 구 소련 공산계열 보수 세력 주도하의 러시아 인민대표대회와 옐

친 대통령 진영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은 구 소련 정치체제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

이었다.

1988년 12월 1일에 개정된 소련 헌법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인민의 자치, 선

거제도, 인민대의원대회 같은 제도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국가권력 구조를 변화시

키는 동인을 제공하였다.

스 탈린주의는 관료제적 집중 현상을 가져와 민주적인 요소의 발전을 저해하였던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비에트에 대

한 인민의 참여를 보장하자는 논리였다. 소비에트의 공개와 대중참여의 제도화는

정치권력의 중심이 당보다는 인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기구로 이행하게 됨을 의

미한다. U

고르바쵸프의 정치개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심

화와 인민에 의한 자치의 증대라는 것이었다. 이는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대의원 선출로 소비에트의 강화를 의도하는 것이었다.2)

1 ) J. Hahn, 
"

Boss Corbachev Confronts His New Con gress,
"

아tars (Spring

1990), P. 165: 기타 소련의 변화에 대해서는 Adam E. Ulam, The Ccmmtmistsl

The stor y o f POl/er an d r,ost LIUrsions 1948-7991 (New tork: Scribners,

1992)i Geor ge R, Urban, Snd o f grnp irel rIme 0eltdse o f t+Ie So%det Gnion

(Massachusette: The American Univ, Press, 1993): 아울러 1988년의 헌법 개정

을 전후한 소련의 의회제도에 대해서는 D. RIchard Little, 으cremYn g tIme

Sotdet Cfnion (New York: Lon grnan, 1989), pp. 154-175 참고.
2) 정치개혁의 사례는 궁극적으로 실절적인 비밀투표제의 도입, 소비에트 선거시

후보들을 밑으로부터 추천하는 복수후보제의 채택 둥으로 점차 개헌의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7'.l

고르바쵸프 치하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면서 기존 헌법의 제15장(소련 최

고소비에트)을 완전 페지하고, 새로운 대의기구인 
'

소런 인민대의왼대회와 소련

최고소비에트'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소련의 의회정치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개정 헌법에 따라 IS89년 3일 26일 소텬은 공산당에게 예속되었먼 과거

의 의회(최고소비에트)와 대체될 새로운 인민대의원대회 대의毛율 선출하였다. 정

강 정책이 거의 동일하고 경쟁자가 없는 후보에 대해 투표하는 데에 익숙慷던 소

련인들에게 19d9년 a칠의 선거뇬 정치적 다원화를 맛보게 하는 훈련이기도 하였

다. 소련 인먼대의원대회 대의원 선거로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는 야당이 탄생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기도 하였다.a)

공산당의 지도원리가 여전히 유효하던 그 시절에 야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

던 배경은 바로 단입 후보가 아닌 경쟁적인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보 장

되었,던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서는 1988년 소련 헌법을 중심으로 소련의 의회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를을 가지고 있었먼가를 고촬하고자 한다.41

가. 소련 인민대의원대회와 최고소비에트의 헌법상 지위

1977년의 소련 헌법은 소 련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 바로 최고소비에트라고 규정

하였지만 개정된 1988년의 헌법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가 소텬의 최고국가기관이

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심의하여 해결할 권한

3) Bernard Gwertzman an d 1viichael T Kauftran (eds. ), The Collapse o f

Commonism (New York: Random House, 1991 ), pp. 25-30; VladImir Bukovsk y,
"

Squar in g the Soviet Circle, 
"

%lotIUIal o f Democrac y, Vol 
.

1, No. 1 (WInter
1990), pp. 80-90.

4) 1988년의 소련 헌법에 대한 힌용은 김영수(편), r 사회주의국가헌법. (서울: 인

간사랑. 1989), pp. 23-77를 토데로 하였으머, 아울러 19d8년 이전의 소련 헌법

에 대해서는 D. Richard Little, 앞의 책, pp, 338-369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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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고 하였다(「1988년 소련 헌법,<이하 소련 헌법> 제108조).

소련에서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는데, 인먼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그 밖의 모든 국가기관은 소비에트의 같독하에 있으며 이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소련 헌법 제2조).

나. 소련 인민대의월대회 및 최고소비에트의 구성과 조직

소련 인민대의원대회는 인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의원에 의해 구

성된다.S) 2, 250명의 대의원 중 750명은 선거자들의 수가 같은 지역별 선거구에서,

750명은 민족지역별 선거구에서, 나머지 750명은 소련 인민대의원 선거에' 대한 법

령에 제정된 기준에 따라 전연맹 사회단체에서 선거된다(소련 헌법 제109조).

최고소비에트는 소련 있민대의원들에 의해 비밀투표로 인민대의원대회에서 선거

되며 그 앞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최고소비에트는 양원 즉 인원수가 같은 연맹

소비에트와 민족소비에트로 구성된다(소련 헌법 제111조).

소련에서 인민대의원들의 선거는 비밀투표에 의한 보통 · 평등 · 적접선거로 이뤄

지고, 사회단체들의 대표성을 보 장할 목적으로 인민대의원들의 3분의 1은 사회단

체들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였다(소련 헌법 제13장 선거제도).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임기는 5년이며,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선거는 해당되는

국가기관들의 임기 만료 4개월을 앞두고 정한다(소련 헌법 제89조).

인민대의원대회는 최고소비에트들과 최고소비에트 의장을 선거한다. 최고소비에

트 의장은 소비에트 국가의 원수이며, 최고소비에트 관련 회의를 집행하거나 대표

하는 위치에 있다.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는 소련 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 최고소비에트 사

업 조직을 보 장하며, 소련 헌법과 법령의 범위내얘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소비에

트 관할 기관이다.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는 최고소비에트의장, 제1부의장, 연

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최고소비에트의장들인 15명의 소련 최고소비에트 부의장들,

연맹소비에트와 민족소비에트 의장들, 소련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소련 최고소

5) 만 18세가 된 소련 인민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만 21세가 된 소련 인민

은 소련 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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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트 양원상임위훤회와 위뭔회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는 소련 최고소

비에트의장이 지도한다(소련 헌법 제118조).

소련 인민대의왼대회는 선거 이후 제1차회의에서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다. 소련 인민대의원데회 및 최고소비에트의 제도적 운영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소련 인민대의원대회를 소집하는데 소련 인민대의원 대회

의 정기회의는 1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임시회의는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발의에

의하여 최고소비에트 양원 중 한 원,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적어도 5분의 1의 소련 인민대의원들의 제의에 의해서나 연방 구성

공화국 최고국가기관의 명의로 그 공화국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매년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에 의하여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소텬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의 발의에 의해서나 소련 최

고소비에트 인민대의원의 의장, 연방구성 공화국 최고국가기관의 멍의로 그 공화

국이나 또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양원 중 한 원의 3분의 1 이상의 대의원들의 제의

에 의해 소집된다.

라. 소련 인민대의왼대회 및 최고소비에트의 권한

소련 인민대의원대회는 형식적으로 소련의 최고국가기관으로 규정되었다(소련

헌법 제108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소련 인민대의왼들에 의해 비밀투표로 소련

인민대의왼대회에서 선거되며, 그 앞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소련 헌법 제111

조).

소련 각료회의는 소련 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 최고소비에트 앞에서 책임을 지

며, 그에 사업보고를 한다. 기타 소련 인먼대의원대회나 최고소비에트에 의해 선

출되는 국가기관은 각각 선출한 기관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88년 소련 헌법에서 규정한 소련 힌민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았다.

1 ) 소련 헌법을 제정, 개정한다.

2) 소련 관할에 속하는 민족 국가적 제도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3) 연방구성 공화국들간 경계의 변경을 숭인한다.

4) 소련 대내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다.

5 ) 소련의 국가계획과 가장 중요한 전연맹 경제 및 사회발전 강령들을 승인한

다.

6) 소련 최고소비에트, 최고소비에트의장, 제1부의장을 선출한다.

7) 소련 각료회의 수상,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최고재판소 위원장, 검찰총

장, 국가 총중재자를 승인한다.

8) 소련 헌법감독위원회를 선출한다.

9)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채택한 조 서를 폐지한다.

10)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에 대한 결정들을 채택한다.

아울러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권한은 20여개 항목에 달하는데 그 중에 몇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소련 인민대의원 선거를 결정하고, 이 선거에 대한 중앙선거위원회 구성을

승인한다.

2) 소련 각료회의 수상 임명.

3) 소련 국방소비에트를 구성하고, 구성원을 승인한다.

4) 소련 인민검열위원회와 최고재판소를 선거하고, 검찰총장과 국가 총증재자

를 임명하며, 검찰청 참의회와 국가중재참의회를 승인한다.

5)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구성하거나 선거하는 기관들, 임명하거나 선거하는 공

무원들의 사업 보고를 청취한다.

6) 법률 시헝의 일관성 보장, 기본 법률 제정, 입법적 조절, 법령 해설, 공화
l

국 및 지방 국가기관 활동 원칙 규정, 사회단체의 법적 지위 기초 규정.

7) 소련의 경제사회발전국가계획과 중대한 전연맹강령 초안을 소련 인민대의원

대회에 제줄하고, 각종 계획과 예산의 집행과정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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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련이 제결한 국제조약暑올 승인하거나 폐지한다.

9) 소련 인민대의원대회의 특별한 관할에 속하는 문제들 외에 소련 관할에 속

하는 기타 문제를 해결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소련 법령과 결정들을 채

택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채택한 법령과 결정들은 소련 인민대의원대회

가 채택한 법령과 기타 법규들에 합치해야 한다.

소련 인민대의원대회나 최고소비에트의 권한에 대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 과정을 보면 공산당이 그 동안 소련 권력 구조의 중심이 되어 왔다는 것

을 부정하기 어렵다. 륙히 당헌 규정상 소련 공산당 전담대회가 당 최고기구이지

만 실질적으로는 당 중앙위원회 산하 정치국과 서기국이 당의 정책을 결정하고,

당무를 집행해왔던 것이 구 소련의 정치 관행이었다.

이러한 정치 관행 속에서도 소 련의 인민대의원대회나 최고소비에트는 정치과정

에서 주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연방구성 전체 국가

및 사회단체 및 공무원들이 최고소비에트 조사위원회들의 요구를 실행해야 하고,

그 들에게 필요한 문견과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특히 최고소

비에트의 권고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은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하고, 그

결과를 일정 기한 내에 최고소비에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소련 헌법

제123조).

또한 소련 인민대의원들은 소련 인민대의원대회와 최고소비에트에서 최고소비에

트 의장, 각료회의, 인민대의원대회와 최고소비에트가 구성하거나 선거하는 기관

지도자들에게 질의할 권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관계 기관이나 당사자는 인민대

의원대회나 최고소비에트 본회의에서 구두 혹은 서먼상으로 답변할 의무가 있9i,다

(소련 헌법 제124조).

이처럼 소련 인민대의원대회와 최고소비에트는 그에 사업보고를 하는 전체 국

가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올러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실질적인 관할기관인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희는

다음과 같은 헌법상의 권한율 보유하고 있었다,

1 ) 소련 최고소비에트 회의 소집, 힌민대의잉대회 회의와 최고소비에트 회의



준비 조직, 최고소비에트 양원 상임위원회 활동 조 정

2) 인민대의원들의 권한 수행 지원.

3) 헌법 준수에 대한 감독.

4) 국민투표 준비 조직, 사면 실시.

5) 명령을 발표하며. 결정을 채택한다.

도E)

마. 소련 인민대의원대회 및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의 지위

소련에서 대의원은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에 대한 인민의 전권 대표였다. 대의원

은 자기의 활동에 있어서 국가적 이익을 지침으로 삼도록 되어 있였으며; 선거구

주민 혹은 그 를 선거한 사회단체의 이해관계를 참작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

었다.

이러한 대의원은 기본적으로 보름 생산이나 직무상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기 전

권을 수행하지만, 대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이나 직무상 책임 수

헹에서 면제되었으며, 해당 국가나 지방의 예산 자금에 의해 대의원 활동과 관련

된 비용을 보상받도록 되어 있었다.

대의원은 헌법에 의해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보 장되어 있었고, 각종 기

관의 여러 운제에 대한 심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으며, 해당 기관의 지도자

는 대의원을 즉각 면담하여 대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 이

러한 대의원의 활동을 보 장할 수 있는 조건은 법률에 의해 보 장되도록 규정되었다

(소련 헌법 제106조).

이러한 지위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의원은 그 를 선출하거나 추천한 선거자

들, 사회단체들 앞에서 자기 사업, 인민대의원대회 및 최고소비에트의 사업에 대

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었다. 선거자들이나 사회단체의 신임에 보답하지 못한 대

의원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수의 선거자들이나 그 를 선거한 사회단체의 결

정에 의해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점은 유의할만 하다(소련 헌법

제107조).



80

2.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82넌과 1988년의 헌법 개정을 롱해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개혁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강화를 롱해 정치적 안

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 시도가 전혀 실효

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여전히 간접 선거 형태로 구성되며,

후보자 지명은 지극히 비공개적인 형태로 이퉈지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체제들에서 시도한 바 있는 의회 개혁은 중국의 현실로서는 당분

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현재로서는 누가 대의원이 되어야 하는

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61

1993년에 들어와 중국은 3월 16일부터 개최된 전국인민대표회의 제8기 1차회의

에서 경제게발계획안, 예산안, 헌법개정안, 국가지도부인사, 정부기구개편안 등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3월 현재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2, 977명의 대표자(노동

자 . 농민 20. S6%, 지식힌 21. B%, 간부 28.25N, 민주당파 · 무소속 19. 21X, 인민해

방군 8. 9%, 귀국화교 1. 21%)를 보유하고 있다. 이 구성원 중에 중공당원은 68. 3N

에 닫하고 있다.7)

증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국가기관 구성 권한을 가지

고 있으며, 의안 처리에 있어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만으로도 가능한 2

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간선제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구성되며, 그러한 대표에 대한 국민소횐제가 규정되어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고국가린력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이에 상응하는 권한

을 보유하고는 있어도 사회주의체제의 권력 구조상 명시된 권한을 현실적으로 밭

휘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가 않다.S) 여기서는 1988년 중국 헌법을 중심으로 전국인

6) Kevin J. o'Brien, 
"

China' s National Peo p le's Congress: Iteform an d Its

LimIts, 
"

Le g islaUre Stt1dies (2118rterly, Vol. 13, No, l (August 198히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 규모, 그리고 운영에 따른 시간적 제약 등이 개혁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7) 통일원 r 실간 북한동향, 141호 (1993.3), pp, 86-67.

8) 이익성, 
"

중국 의회제도의 특징: 전국인민대표대회제도, 
" it국회보, 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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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헌법상 지위

1982년에 전면 개정되고, 1988년에 부분 개정되어 중국의 정치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그 상설기관은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며(중국 헌법 제5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가의 입법권을 헝사한다고 하고 있다(중국 헌법 제58

조 ).

또 한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

표대회라고 규정하고 있다(중국 헌법 제2조). 바로 이 점에서 국가의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조 직되며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중국 헌법 제3조 3항).

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과 조직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대해 책임

을 지고 그 감독을 받는다(중국 헌법 제3조 2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

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국가기구 구성원 임기도 5년으로 규정된 경

우가 많다.

중국 공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한자는 민족 · 인종 · 성별 · 직업 · 가정 · 출신 · 종

교 . 교육정도 . 재산 상황 .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

지게 되어 있다(중국 헌법 제3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새 선거가 전국인민대표대

회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대표 선거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불가피한 사

(1989. 7), p. 132: 김영민, 
"

중극인민대회의 최근의 개혁과 그 쟁점들," 국회도

서관 입법자료분석실, r 입법자료분석」 4권 1호 (1992.3), pp. 42-70.

9) 1988년의 중국 헌법에 대한 인용은 김영수(편), 앞의 책, pp. 439-48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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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같은 기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설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

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 비서장,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족위원회, 법률위왼회, 재

정 . 경제위원회, 교 육 · 과학 · 문화 · 위생위원회 ·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기타 필

요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위원회들은 전국인민대표

대회 폐회 기간 중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도적 운영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

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

로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주

석단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법률 기타 의안에 대해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 과반

수로 의결하며, 헌법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 는 전국인민대표대

회 데표 5분의 1에 의하여 제안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중국 헌법 제64조).

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진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주요 국가기관의 구성을 걸

정하고, 그러한 국가기관은 전국인민데표대회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국가

기관 중에 최고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중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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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헌법의 개정, 헌법 시행에 대한 감독.

2) 기본 법률의 제정 및 개정.

3) 중국 주석, 부주석의 선거.

4)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서장의 인선 결정.

5)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의 인선 결정.

6)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촬장의 선거.

7) 각종 계획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사 및 승인.

8) 국가예산 및 예산 집햄 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사 및 승인. 
'

S)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10)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헝사하여야 할 기타 권한.

11 )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 혹은 인선하는 국가기관 관계자의 파면.

1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 또는 파면.

B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정 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에

는 모든 관계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민은 이 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중국 헌법 제71조).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 또한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상무위원회 폐회 기간 중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 및 각 위원회에 대하여 질의안을 제출할 괸리를 가지며

질의를 받은 기관은 책임지고 회답하도록 되어 있다(중국 헌법 제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 헌법의 해석 및 시행의 감독.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법률을 제외한 기타 법률의 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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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3) 법률의 해석.

4) 국가기관 주요 구성원의 인선 결정 및 임면

5) 륵사의 걸정.

6)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기타의 직권.

이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중국 헌법 제69조).

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의 지위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 또 한 상무위원회 위

원은 상무위원회 폐회 기간 중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급 국가기관 및 위원회

에 의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을 받은 기관은 책임지고

회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되거나 형사재판읗 받지 아니한다.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데회의 모든 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은 법률상의 책입을

지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래의 선거단위 및 인민과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

고,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경청, 반영하며 인먼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노 력해야 하

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래의 선거단위에 의

한 감독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선거자들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의

선거단위가 선츨한 대표를 파면할 진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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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헌법상 지위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라 하고

있고(「198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하 헌법> 제87조), 입법

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기관이 행사한다<헌법 제88조)고 규정함으

로써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최고의 주권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런데 최고인

민회의 대의원들의 많은 수가 당이나 행정 및 갚독 기관의 적책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상졍성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의회체제가

당의 형식적 의결 기관으로 작용할 수실-에 없음을 의미한다.1)

또 한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

여 주권을 행사한다(헌법 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고인민회의는 근로인민의 대표기관이며,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이라

는 점에서 최고연민회의가 타 국가기관들을 구성하며(헌법 제91조), 그 기관들은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척임을 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인민회의의 헌법상 지위는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그 동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경쟁이 없는 단일 후보에 대한 것이었고, 그러한 단일 후보에 대한 지명권

은 당에 있었으며, 그러한 당은 김일성 체제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

인민회의의 지위는 그 만큼 약할 수밖에 없었다.

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구성과 조 직

1 ) 공산주의체제 의회의 이러한 형석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Harold J.

Berman, 
"

Justice in the USSR, 
"

Samuel Hendel (ed. ), The Soriet Cretc1blet

ule Scriet s ys telIl in rtzeo ry an d Practice (North Scituate: Duxbur y Press
,

1980), pp. 2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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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고인민회의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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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인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의원에 의해 단

원제로 구성되는 의회이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은 일

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헌법 제6조). 아울러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잭임지며, 선거자듈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7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 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국가기구 구성

원 임기도 5년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다.Z)

2)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헌법 제106조), 국방위원회(헌법 제112조), 중앙
인민위원회(헌법 제119조), 정무원(헌법 제125조), 증앙재판소 소장(헌법 제1聞
조), 중앙검찰소 소장(헌법 제163조)의 임기는 최고인먼회의와 같다. 그러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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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는데,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거나 대표하

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휴회 중 상무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두고 있다. 상설

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하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

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이러한 최고인

민회의는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

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

원장. 위원들로 구성하며,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헝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상설

회의의 지도밑에 사업을 한다.

3.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운영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지는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아울러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l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

다.

최고인민회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법령이나 결

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

택된다. 최고인민회의가 거수가결에 의한 채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고인민회

의의 운영이 비밀투표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헌법의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야 수정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S7조).

(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다(헌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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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형식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근로인민의 대표기관이고, 최고주권기관이며, 주요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그 러한 국가기관은 최고인민희의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서 국가기관 중에 최고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3)

또 한 현행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에 주석소尋권, 국방위원회 위원장 및 최

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의 선거 · 소환권, 조약의 비준 · 폐기권 등을 추가하여

명목상이나마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권한 강화에 따른 견제잭으

로 최고인민회의 의사정족수를 종전 데의원 과반수 합석에서 8분의 2 이상 참석으

로 강화하였다(헌법 제93조).

그러나 1072년의 헌법은 주석제도와 중앙인민위원회제도暑 채택하면서 최고인민

위원회의 권한을 많은 부분 제약하옜다. 주석의 제의에 의해서 국가기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던 제한 조항이나 주석을 선거만 하고 소환할 수 없었턴 것이 바로

그것이다. 1972년의 헌법에서 규정한 최고인민회의 권한은 11개항으로 되어 있었

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권한을 님겨 받아 20개항

으로 늘어나면서 최고인민회의는 다시 격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현행 헌법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밑줄 친

부분은 신설된 사항임).

1 )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이러한 최고인민회의의 지위는 북한 주요 국가기관이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

지도록 하는 것에 의해 보강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지는 규

정온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
민회의 앞에 책임진다(헌법 제98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

의,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헌법 제113
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헌법 제142조). 중앙검촬소는 자기 사업
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헌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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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언민회박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f 채택한 법을 승안한다.

4)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븐 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스登한다.

6) 조 선민주주의 인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왼회. 위원장을 선A 登한다.

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쓰 장, 의원듈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르완회 위원장. 부위원쟁(.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

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입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MEL효모

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고 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최고인민회의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권한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북한 정치과정의 현실이다. 각종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대

한 승인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최고주권기관으로서 감사권이나 조사권을 보

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싣은 최고인민회의의 실질적인 권한이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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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의안은 최고인민회의의 심의 이전에 조선로동당에서 채택되는 단계률

거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반대가 용이하지 않

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고인민회의는 대체로 추인하는 기관의 성격을 강하게 지

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72년 헌법에서는 권한과 기눙이 대폭 축소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설치되

도록 하면서 1948년 헌법에서 규정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중앙인민위원회로 이양하도록 하였었다.

그 리하여 1972년 헌법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만이 입법권을 가지도록 하고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그 하부기관으로 규정하었,으나 현행 헌법은 그 동안 설질적

입법 기능을 수행해온 상설회의에도 입법권을 부여하어 상설회의가 형식적으로도

최상위 입법기관이 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헌법 제88조).

현행 북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권한과 임무는 다

음과 같다.

1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위왼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웜 선거 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제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이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내며, 최

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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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수형한다. 궁극적으로 상설회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5.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지위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회기가 보통 3일 정도인 회의를 그 것도 1년에 l-2 차례 가

지기 때문에 대의원은 직업 정치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기에 많은 노

동자, 농민 출신들의 대의원들은 자기의 본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의원으로서의

보수를 받지는 않는다.

북한에서는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이 선거자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텬서 자기

사업에 대해 선거자들 앞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

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7

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불가침권이 보

장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99조).

6. 북한 최고언민회의 대의원 선거제도

북한에서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군대

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66조). IS48년 헌법

에서는 거 및 피선거권이 20세였고, IS72년 헌법에서는 17세로 규정되어 있었,

다.

군 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

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추표로 선거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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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북한의 선거는 1948년 공산정권을 수립할 당시부터 실시된 것으로서 최초의 최

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시부터 선거는 실시되었다. 제1기, 제2기 대의원 선거까지

는 인구 5만멍당 1인 기준으로 하여 선거를 실시하였고, 흑백루표함율 이용하였

다. 아울러 그 당시까지만 해도 100%e 투표와 100% 찬성이라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

다. 제3기 데의원 선거부터는 인구 3만명당 1인 기준으로 선거를 실시하옜고, 단

일합에 투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100% 루표에 lOOK 찬성이라는 기록을 세우

면서 제8기 대의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지만 1948년 헌법에서는 3년, 1972년

헌법에서는 4년으로 되어 있었다. 그 러나 제1기는 9년을, 그리고 제7기까지는 4년

을 초과하여 거의 평균 5년을 기록하였으며, 제8기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

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

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헌법 제90조).

이러한 임기 연장에 대한 예외 조항은 1948년 헌법이나 1972년 헌법에서도 비슷하

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 러나 임기전에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하는 조 항은 1948년 헌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197 년 헌법과 현행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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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성립 과정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회의체는 1946년 2월 8일에 평양에

서 개최된 「
북조선 각 도 · 군인민위원회대표들과 반일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회단

체대표들의 회의,(이하 
「

대표회의,)를 들 수 있다.1) 이 대표회의는 당시 북한에서

정권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주요 사업 방향을 결정하였는데 당시 회

의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결성이 결정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7년 2월 17 일에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대회.를

개최하여 북조선연민정권의 최고기관인 「
북조선인먼회의.를 비멀투표로 창설하면

서 237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2)

1948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

도자협의회,가 열려 7월 5일에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 절차 문제를 토

의하고 그에 관한 협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협의회 결정에 따라 북조선로동당

은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찬동한 조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실시에 관

하여,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헌법 채택후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해야 한

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3)

이와 같은 결정에 부응하여 북조선인민회의는 1048년 7월 9일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7월 10일 회의에서는 조선 최고인민회의 선거 실시에 대한 보고

를 들었으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실시와 최고인민회의 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동 회의의 위임에 의해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을

1948년 8월 25일로 결정하였다.

1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북한 역대 최고인민회의의 구성과 그 결정 사항, 자
료 25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73), pp. 5-8.

2)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앞의 책, p. 10.

3) 김일성,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 (평양, 1949), p, 153i 김

남식 r 남로당 연구, (서울: 돌베개, 1984),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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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거권과 피선거권은 만20세에 달한 북한의 모든 공민으로 되어 있었으며,

여기서 제외되는 대상은 정신병자, 재판소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박탈된 자, 친일

분자 등이었다. 선거구는 인구 5만에 1개 선거구씩이었으며, 212개 선거구에서 북

조 선 인민위원회에 둥록된 정당 사회단체에서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을 실시하였는

데 당시 추천은 민전에서 하는 형식을 빌렸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에 대한 신거에서는 1948년 8월 25일 북한내 212개 선

거구(인구 5만명 기준 1개 선거구)에 당시 민전 계열의 후보자 227명이 입후보하

여 212명이 당선되었으며, 선거 결과 선거인의 99. 9N가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보

고 되었다. 아울러 남한의 경우에 대해서는 간접선거를 실시하여 36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4)

당시 당선된 대의원들은 32개 정당 · 사회단체 458 명, 무소속 114명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성분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조국을 사랑하는

전체 정당 · 사회단체의 대표들이며, 전 조선 인민의 각계 각충 데표들이 망라되었

다고 하였으며, 민족반역자와 친일분자를 제외하고는 전체 남북조선 인민들이 참

가하어 선출한 진정한 조 선인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입법기관이라고 공언하였다.S)

2. 제1기 최고인민회의(1948.9.2-1957.9. 17)

제1기 최고인민회의는 1957년까지 9년동안 13차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북한 체제

정착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1기가 임무를 수행하던 기간은 3년간의 전쟁과 그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

한 설 사업 및 농업과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기

초 건설을 구축하고자 노력하던 시기였다. 아올러 정치적으로는 1956년 8월의 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반종파루쟁을 전개하여 김일성 중심의 당의 통일과 탄결을 이

룩해나가는 과정에 있었다.

4) 구재수, 
"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1집.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pp. 98-99i 「조 선중앙연감, (조선중앙통신사, 19SO), p. 54.

5) 구재수, 앞의 글, p. 101.



<표 l> 제1기 최고인

회 기

1차 회의
(1948. 9. 2- 9. 10)

2차 회의
(1949. l. 28- 2. 1 )

3차 회의
(1949. 4. 19- 4. 23)

4차 회의
(1949. 9. 8- 9. 10

5차 회의

(1950. 2. 25- 3. 3

6차 회의
(1953.12.20-12.22

7차 회의
(1354. 4. 20- 4. 23

8차 회의
(1964. 10. 28-10. 30

9차 회의
(1955. 3. 9-10. 30

10차 회의
(1955. 12. 20-12. 23)

11 차 회의
(1956. 3. 10- a. 13)

12차 회의
(1056. 11. 5-11. 7)

13차 회의
(1957. 3. 14- a. 16)

그회

95

의 개최 및 주요 회의사향(안건)

회 의 사 항

북한헌법제정 공포

김일성 제1차 내각조직
미 · 소 에 보내는 요청서 채택(외군철수)

1048년도 경제계획 총화 및 2개년 경제계획에 관한 법령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결정서

방소 북한대표단의 「10개년 경제문화교류협정,에 관한
김일성의 보고

1948년 예산총화와 49년 예산법령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법령

2개년 경제계획 총화

R堂공 동구 공산* 국을 방문한 星단 국

전후복구 3개년 계획 법령화
1950년, 51년, 52년, 53년 예산 총결과 1954년 예산결정

고

남일, 제네바회의 결과보고
한국정부 및 각계각충에 보내는 호소문채택

1954년 예산집행총결 및 55년 예산안 채택
교육사업강화와 초등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결정서 채택
내각구성법

농업현물세법령
주민소득세법령

1955년도 예산총결 및 56년 예산안 채택
주민 지방자치세법 채택

방소 대표단 귀국보고
군축에 관한 소련 최고소비에트 호소문 지지
남한 당국에 보내는 평화통일 호소문 채택

1956년 예산집행 총결과 67년도 예산안 채택
전후복구 3개년 계획 총화



96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제1기 최고인민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정부 수럽을 선포하였으며, 그 후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는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13차레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던 제1기 최고인

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 안건듈을 처리하였다.

2개년 인민경제계획, 전후복구 3개년 계획, 매년 잭정되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

와 법령화, 전반적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법령, 평화통일호소문 둥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국제적인 방문과 회의에 대한 결과 보고와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의안이

취급됨으로써 당시 최고인민회의의 역할과 권한이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중요시되

고 있음율 보여주었다.6)

3. 
' 

저]2기 최고인민회의(1957.9. 18-1962. 10. 21 )

1957년 8일 7일에 실시된 제2기 대의왼 선거는 남한에 대한 2중 선거가 실시되

지 않아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는데, 215개 선거구에서 215 명이 선출되

었다. 제1기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보고에서 발표되었,던 정당 및 사회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2기 대의왼자격 심사 보고에서는 누락되었,다. 이는 특정 정당 위

주의 대의원 배출이 본격화되고 있음율 의미한다.7)

아을러 자격심사 보고에서는 자유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고 탄지 반일 해방

투쟁에서와 해방후 평화적 건설시기, 조국 해방 전잼 시기, 전후 복구 건설 시기

를 롱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일군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바,

이는 다양한 의견 표출에 대한 거부감, 낱한 출신 배제 둥 일련의 정치 변동과 밀

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6)

6) 국토롱일원, 앞의 책(제1접), p. 23.

7) 조선로동당 출신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진출한 비율은 제1기에서 25%를

차지한 이후로 제2기 82. 8s, 제3기 96. 8%, 제4기 96. 7x, 제5기 97. 6%에 달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진영,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S), p. 274.

8) 리효순, 
"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

국토통일원, 앞의 책(제2집), pp. 29-30; Robert A. Scala p ino an d Chon g Sik

Lee, CollIllllrnism In Itoreaz 1 (Berkeley: Univ, o f California Press, 1072),

p.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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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2기 최고인멘회의 개최 및 주요 회의사앙(안건)

회 기

1차 희의
1957. 9. 18- s. 20)

2차 회의
1958. 2. 17- 2. 19)

3차 회의
1958. 6. 9- 6. 11 )

4차 회의
1958. 10. 1-10. 2)

5차 회의
1959. 2. 20- 2. 21 )

6차 회의
1959. 10. 25-10. 28)

7차 회의
1960. 2. 25- 2. 27)

8차 회의
1960. 11. 19-11. 24)

9차 회의
1961. 6. 3- 6. 25)

10차 희의
1962. 4. 5- 4. 7)

11차 회의
1962. 6. 20- 6. 21 )

회 의 사 항

제2차 김일성 내각조직

1957년 예산집행총결 및 58년 예산안 채택
국제긴장상태 완화에 관한 소련 최고소비에트 결정 지지

안 채택

제1차 5개년 계획 법령화

초등의무교육 실시 결정

1958년 예산집행총졀 및 59년 예산안 채택
농업 현물세법 개정

조국평화통일안에 관한 결정서
교육체계의 전반적 개편

19598 예산집행 및 60년 예산안 채택
인민보건사업 강화에 대한 결정

조국평화통일안

제1차 5개년 계획 총화

1960년. 예산집행총회 및 61년도 예산안 승인

1961년 예산집행총회 및 62년도 예산안 승인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를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전개

제2기 최고인민회의는 1957년 9월부터 1062년 10월까지 5년간의 임기로서 매년

평균 2차례에 걸쳐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기 최고인민회의는 1차회의에서 국

가지도기관읗 선거하고, 3차회의에서 1차 5개년 계획을 법령화하였으며, 2년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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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3기 호1고인민회의 개최 및 주요 회의사항(안건)

회 기

1차 회의
(1962. IO. 22-10. 23

2차 회의
(1963. 5. 9- 5. 11

3차 회의
(1964. 3. 26- 3. 28

4차 회의
(1965. 5. 20- 5. 24

5차 회의
(1966. 4 27- 4. 29

6차 회의
(1966. 11. 22-11. 23

7차 회의
(1967. 4. 24)

상임위 확대회의
(1967.9.30>

회 의 사 항

3차 내각조치
대의원 선거
사법부 조직
최고인민회의 지도위원회 선거

1952년도 인민경제총화와 63년도 국가예산 충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승인

평화통일 호소문

1963년도 예산집행 승인과 64년도 국가 예산안 집행숭인
최고인민회의 상입위 정령승인
헙동농장들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여, 농먼들의 생황을

향상시킨데 대하여(내각제출)
한 · 일회담을 분쇄 및 평화통일 촉진에 대하여

예산겪산 승인
미국의 침략에 반대하는 월남인민들을 지원한 데 대하여
전민족이 단결하여 한 · 일회담을 반대한 데 대하여

1966년도 예산집행 결산과 66넌도 예산숭인에 대하어
농업 현물세 완전페지에 대하여
한국군 월남파병 반대투쟁
월맹인민회의 투쟁지지
상임위원회 정령승인

전반적 9녔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한 데 대하여
상임위원회 정령승인

1966넌도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67년 국가예산에
대하어

상임위원희 정령승인에 대하여
남부월낱민족해방전선 지훤
상임위, 조 국전선 의장단 참석

8차회의에서 이를 총결짓는 회의를 가졌다.

매년 예산 문제를 심의하는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예산 문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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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초 등의무교육, 보건사업개선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임기 중 11 차에 달하는

회의를 개최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제6차, 8차, 11차 등 3차례에 걸쳐 취급

하였으며, 특히 1960년 11월의 8차회의에서는 김일성이 해방 15주년 기념식에서

제안한 과도적연방안을 재확인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다시 제안하는 형식

을 취하였다.9)

4. 제3기 최고인민회의 :1962.10.22-1967.12.IS)

x962년 10월 8일에 실시된 3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인구 3만명에 1개의 비올로

조직된 383개 선거구에서 38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대의원 수가 늘어

난 것은 북한 체제의 강화에 열의를 다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정치적

계획과 관계가 있었다. 대의원 자격 심사에서는 해당 선거구의 전체 선거자 전원

의 참석하에 그 전원의 찬성 투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의원들이 반

일 민족해방 투쟁에서와 해방후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

로 투잼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Irn

제3기 최고인민회의는 1962년 10월부터 1967년 12월까지 활동하였는데 이 기간

은 북한의 군사력과 전쟁 준비가 강화되는 시기였다. 당시에는 중소관계가 악화되

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국방에서의 자위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제3기 최고인민회의는 7차에 걸치는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1963년에서 1965년까지는 각각 1차례의 회의만을 소집하였다. 1962년 10월의 1차

회의에서는 3기 국가지도기관을 구성하고, 4차와 5차에서는 월맹을 지지하는 의제

를 특별히 취급하옜으며, 그 밖에 매년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예산 심의와 합께 농

업의 경제적 토대 강화, 농업현물세의 완전 폐지, 9년제 기술의무교육 실시. 한일

회담반대 등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였다.IU

9) 국토통일원, 앞의 책(제2집), P. 25.

10) 최용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

국토통일원, 앞의 책(제2집), pp. 1144-1146.

11 ) 국토통일원, 앞의 책(제2졉>. p.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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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4기 최고인민회의 개최 및 주요 회의사앙(안건)

회 기

1차 회의
(1967. 12. 14-12. 16

2차 회의
(1968. 4. 25)

3차 회의
(1969. 4. 24)

4차 회의
(1970. 4. zo- 4. 23

5차 회의
(1971. 4. 12- 4. 1

6차 회의
(1972. 4. 29- 4. 30

;

)

3)

)

회 의 사 항

대의원 자격 심사위원회 조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직 및 선거
내각 조직

검사총장 및 최고재판소장 임명
·:t 김일성 10대 정강 발표

1967년도 예산결산
1068년도 여1산문제토의

1968년도 예산집행, 걸산
1970년도 예산심의

1069년도 예산집행,겯산
1970년도 예산심의

국제정세와 조 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킨 데 대하여
1970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71년 예산심의에 대하여

캄보디아 투쟁 지원문제
1971년도 예산집핵 정형과 72년도 예산 편성

5. 제4기 최고인민회의(1967.12.14-1972.12.24)

제4기 대의원은 1967년 11월 25일에 진행된 선거에서 4S7명이 당선되었으며, 제

4기부터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그 산하 간부들이 대의훤에 포함되기 시작하였

다. 아울러 대의린 자격심사 보고에서는 당선된 대의원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올 롱해 검열되고 단련되었으며, 조 선로동당 대표자회 결정과 김일성의 교시를 받

아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자주적 롱일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열렬한 투사라고

평가하었다.12)

12) 리국진, 
"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

국토통일원, 앞의 책(제3접),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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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최고인민회의는 1967년 12월에 구성되어 1972년 12월까지 5년간 활동하였

다. 당시는 대내적으로 당의 %일사상체계와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

시기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계속 추전하면서 3년간 연장된 7

개년 계획을 완수해야 하는 시기였다. 동시에 남북한간에 대화의 길이 열려 남북

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가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였

다.

이 과정에서 제4기 최고인민회의는 1967년 제4기 내각을 구성한데 이어 매년 1

차의 회의만을 개최하여 6차 회의로서 임기를 마감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운영은

최고인민회의의 회의가 단지 예산심의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였다.13)

6. 제5기 최고인민회의(1972.12.25-1977.12.14)

1972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제5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541 명이 당선되었다. 이들

에 대한 자격심사는 당선된 대의원 541 명이 해당 선거구에서 100% 찬성 투표를 받

았으며, 모두가 수령에게 충직하고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이기에 대의원 자

격을 구비하였다고 평가하였다.14]

1972년 12월 25일에서 28일에 걸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희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가지도기관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동

헌법에서는 합의제 지도기관인 최고인민뢰의 상임위원회제를 철폐하고 국가주석제

를 채택함으로써 김일성이 명실상부한 당과 국가의 수령 지위에 있음을 제도적으

로 확정시켰다. 이러한 헌법 개정으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정치 구조 속에서 상

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1973년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대화가 교착 상태에 삐-지기 시작하였으며,

1974년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외· 수령의 유일지도체계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

다. 아울러 종래의 천리마 운동 대신에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의 새로운 사회

주의 경쟁 운동이 제안되었다.

13) 국見통일원, 앞의 책(제3집), p. 21.

14) 김동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국토통일원, 앞의 책(제3집), p.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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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 제s기 최고인민회의 개최 및 주요 회의사항(안건)

회 기

1차 회의
(1972. 12. 25-12. 28)

2차 회의
(1973. 4. s- 4. 10)

3차 회의
(1974. 3. 20- 3. 25)

4차 회의
(1974. 11. 27-11. 30)

5차 회의
(1975. 4. 8- 4. 10)

6차 회의
(1976. 4. 27- 4. 29)

7차 회의
(1977. 4. 26- 4. 29)

회 의 사 항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선거
조선민주주의인민꽁화국 사회주의헌법에 관한 결의안

채택
중앙국가기관 선거(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 최고인민회의장, 상설회의위원, 정무원 총리,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 위원회 부위원장, 최고 인먼

회의 예산심의 위원 및 법안심의위원, 중앙재판소장,
중앙검찰소장)

김일성 사회주의 헌법에 관한 기조연설
조국의 자주적 펑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

정 간섭을 종식시킨 데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중 · 고 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 교

욕율 실시한 데 대하여
1972년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세금제도릅 없앤 데 대하여
1973년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4년도 국가

예산에 대하여
조 선에서 긴장상태를 없애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한 데 대하여
미국과의 직접 평화헙정처담 제기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국가부주석 선출

1974년도 예산집헹 및 결산 1975년도 예산에 대하여
11년제 의무교육법령집행 총화에 대하여(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겯정 채택)

1976년도 예산집행의 결산 및 1976년도 예산에 대하여
어린이교육 교 양제도를 공고 발전시킨데 데하여

조직문제에 대하여

1976년도 예산집행 결산 및 1077년도 예산에 대하여
토지법 채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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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6기 최고인민회의 개최 및 주요 회의사앙(안건)

회 기

1차 회의
(1977. 12. 15-12. 17)

2차 회의
(1978. 4. 18- 4. 20)

3차 회의
(1979. 3. 27- 3. 29)

4차 회의
(1980. 4. 2- 4. 4)

5차 회의
(1981. 4. 6- 4. 8)

회 의 사 항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선거
중앙정권기관 선거
제2차 7개년 경제계획 심의

1977년도 예산결산 및 78년도 예산 토의
사회주의 노동법 채택

1978년도 에산결산 및 79년도 예산 심의
인민보건법 채택

1979년도 결산 및 1980년도 예산

1980년도 결산 및 1081년도 예산

제5기 최고인민회의는 197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의 회의만을 개최하였는데,

주로 예산심의와 함께, 11년제 의무교육 실시, 세금 철폐, 대미평화협상 제의, 농

촌 문제, 기타 법령을 채택하는 회의 운영을 하였다.19

7. 제6기 최고인민회의(1977.12.15-1982.4.4)

제6기 대의원 선거는 1977년 11월 11일에 실시되어 579명이 선출되었으며, 5기

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에 충직한 일군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인민들의 믿음에 의하여 선거되었다고 보고되었다.IS

제6기 최고인민회의는 1077년 12월에 1차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지도기관을 거

하였으며, 제2차 7개년계획(1978-84)을 심의하였다. 총 5차례에 걸쳐 개최된 제6

15) 국토통일원, 앞의 책(제3집), p. 483.

16) 림춘추, 
"

조선민주주의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

국토통일원, 앞의 책(제4집),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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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7기 최고인멘회의 개최 및 주요 회의사항(안건)

회 기

1차 회의
(1982. 4. 5 (I B )

2차 회의
(1983. 4. s- 4. 7)

3차 회의
(1984. 1. zs-

4차 회의
(198S. 4. s-

s차 회의
<1986. 4. 7- 4. 9)

회 의 사 항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선거
중앙정권기관 선거
1981년도 예산결산승인 및 82년도 예산집행숭인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선거
중앙정권기관 선거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
1982년도 졀산 및 1983년 예산

조 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여 자주적 평화롱일올 촉
진시킨 데 대하여

남남협조와 대외경제 및 무역확대 문제
1983년도 결산 및 1984년 예산
중앙정린기관 선거
부주석 선거
총리, 부총리
중앙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장, 법안심의위원장,상설회의
사무장, 상설회의의원

북과 남 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여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한 데 대
하여

1984년도 결산과 1085년 예산

환경보호법
1985년도 결산과 1986년도 예산

기 최고인민회의는 주로 예산 심의, 2차 7개년계획, 사회주의노동법, 인민보건법

등을 채택하였다.

8. 제7기 최고인민회의(1982.4.5-1986. 12. 28)



105

제7기 대의원 선거는 1982년 2월 28일에 실시되어서 615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

다. 1980년 10월에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가 김정일을 당내 제2인자로 공식 발

표하면서 최고인민회의도 그러한 세습체제 구축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는 바, 제

7기 대의원 자격 심사에서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새 세대 일군들로 옳게 배합되었

음을 밝히면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해온 사랖들이 대의원으로 당선되었음

을 보고한 것이 바로 단적인 사례이다.17)

제7기 최고인민회의는 1982년 4월에 구성되어 1차 회의에서는 관례대로 국가지

도 기관의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정무원 총리에는 경제관료 출신인 이종옥을 선출

하였다. 아울러 제7기 임기 중에는 총 5차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주로 예산안의 심의와 함께 통일, 경제, 환경보호 등의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토의 결정되었다. ·

9. 제8기 최고인민회의(1986. 12. 29-1990. 5. 23)

<표 8>k 제8기 최고인민회의 개최 및 주요 회의사앙(안건)

회 기

1차 회의
(1986. 12. 29-12. 30)

2차 회의
(1987. 4. 21- 4. 23)

3차 회의
(1988. 4. s- 4. 7)

4차 회의
(1988. 12. 12)

5차 회의
(1989. 4. 7- 4. 8)

회 의 사 항

주석 및 국가지도기관 선거
김일성 시정연설 :

"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1987-1993) 계획에 대하여
1986년도 결산과 1987년도 예산

1987년도 결산과 1988년도 예산

17) 림춘추, 
"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

국토통일원, 앞의 책(제4집), p.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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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 제9기 최고인민회의 개최 및 주요 회의사향(안건)

회 기

1차 회의
(1990. 5. 23- s. 25

2차 회의
(1991. 4. 11- 4. 13

3차 회의
(1992. 4. 8- 4. 10

4차 회의
(1992. 12. 11 )

5차 회의
(1993.' 4. 7- 4. S

회 의 사 항

주석, 국가지도기관 선거
예산 걸산 숭인
김일성 시정 연섣

예산 결산 숭인
민법 가족법 승인
인사 개毛

사회주의헌법 개정
핵안전협정 승인
상업법, 도시경영법 채택, 형사소송법 개정
예산 결산 승인

인사 문제 처리
산림법 채택, 공화국국기법, 외국인루자법, 합작법, 외

국인기업법 승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추대
전민족적 대탄결 10대 강령 채택

<표 1> - <표 s>의 자료 출처: 국토통일원, 1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제 1 · 互 ·

夏 . IV(집」 (국토통일원, 1988)i 「월간 중앙」 1월 (1簡6) 별잭부록(오늘의 북
한); 통일원, r 월간 북한동향」 (1992. 12);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63호, 67호

(1992): 내외통신사, 1 내외통신: 종합판, 48호 (1993).

제8기 대의원 선거는 1986년 11월 2일에 실시되어 655명이 당선되었으며, 이들

에 대한 자격심사 보고는 제7기와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되었다. 제8기 최고인민회

의는 주석 선거 및 국가지도기관에 대한 선거, 제3차 7개년 계획 채택(1987-93

년), 예산 결산 심의 수준에 머물臧다.

10. 제9기 최고인먼회의(1990.5.24-현재)

제9기 대의원 선거는 1900년 4월 22일에 실시하여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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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990년 5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석 및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였고. 3

차회의(1090.4.S-4.10)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였으며, 1993년 4훨 7일부터 9

일까지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하고 전민족적 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였다.IS)

18) 통일원, 
r 월간 북한동향, 13e호 (ISS2.12), pp. 15-16: 통일원 교육홍보국, r

통

일속보」 鬪-2호 (1993.4.8)의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분석: 통일원, r 칠간 북한

동향」 142호 (1093.4). pp.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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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운영 평가

1. 선거를 롱한 체제 정당확 기능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선거는 권력의 재편과 밀접한 관계

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권력 점검에 불과하다. 즉 다수의 선거인단이 특정의

사람 흑은 특정의 집단에게 권력을 부여해주는 사전 약속 과정이 바로 북한 선거

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선거가 나름대로 그 기눙을 발휘하는 것은 명목적

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데에 있다. 이를테

면 아직까지도 다원주의적인 복수 후보 경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형식적

으로 규정하여 그 들도 인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선거도 자유민주주

의 체제의 선거 기눙과 비숫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기능 중에

서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정권재창출에 안전한 보 루 역할을 한다

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과거 수년동안 사회주의권 변화를 지켜보면서 인민듭로부터의 지지 확보

가 무엇보다도 체제 유지에 급선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900

년 4월 22일에 실시한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과거의 관행이 바뀌고

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은 1990년에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회의를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과거의 유권자 100% 참가라는 관행이 유지되지 않고

99. 78%가 참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동원적인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이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찬성은 100였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48년 공산정권을 수립한 이래 9번에 걸쳐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

여 최고인민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시까지

는 후보에 대한 찬성자는 백함에 반대자는 죡함에 기표지를 넣도록 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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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平표함제를 채택해螢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3기부터는 단일平표함제로

바꾸어 이러한 방식 역시 찬성 반대에 대한 공정한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1)

대의원 후보 선출 과정은 선거구마다 단 한 명만이 입후보할 수 있는 단일 입후

보제를 채택하고 었다. 후보 선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는 조 선로동당에서 선거구마다 후보자를 미리 내정해놓고 당 조 직을 통해 각종 회

의에서 지정한 입후보자를 지명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2)

여기서 주목해야 할 침은 북한이 이러한 선거를 투쟁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북한의 정치에서는 선거를 일정한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이나 일정한

조 직의 성원들이 자기들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표할 대의원이나 위원회. 대표를 추

천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는 패거리

싸움으로서 사기와 협잡으로 일관된 반동적이며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

다.3)

북한에서 입후보자에 반대하는 선거 유세는 가눙하지가 않다.4) 대의원 입-7보자

들은 조선로동당에서 사전 선발하여 지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의 핵심 역할을

하거나 북한 정권에 대해 철저한 지지를 하는 계층으로 기눙한다.5)

1 ) 
r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3), P. 214.

2) 기존의 공산주의체제의 의회 선거가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채
단일 후보에 대한 실질적인 찬성을 유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은 공산주의체

제가 정치적 갈등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로서 합리화되어 왔다. Alex Pravda,
"

Elections in Communist Part y State, 
"

Ste p hen White an d Daniel Nelson,

ColZlrnrmist Politics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 1986), p. 34.

3) 이 점에서 북한의 지도층은 여전히 다원주의적 정치 질서의 유입에 대해 거부

감을 가지고 있어서 의회에서의 정치 세력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 
'

제국주의

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조아 의회제와 부르조아 다당제를 그 무슨 민주주의로 표

방하고 있지만 부르조아 의회제와 부르조아 다당제의 배후에서 이를 좌지우지하

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대독점 자본가들입니다. 
'

김정일, 
"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

승불패이다, 
" 「로동신문,, 1991. 5. 27.

4) 대체로 공산주의체제의 모든 선거 유세는 당의 이미지와 정부의 업적 및 계획

을 내세우기 위한 장으르서 기능을 발휘한다. Alex Pravda
, 앞의 글, p. 34.

5) 북한의 입법제도는 당성이 강한 사람들 위주의 선정 과정을 거쳐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들은 당에서 수립한 정책

이나 결정을 지지 찬동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383),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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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최고인멘회의 매의원 선거 개요

루표율/찬성률

8. 25 99. 97/98. 49

99. 99/99. 92

100/100

100/100

100/100

100/100

99. 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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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입후보자들이기 때문에 그 들 선거구내의 주민들로부

터 거부당하거나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존재할 수 헐으며, 투표하는 유권자

들도 후보자에 대해 거의 lOON의 찬성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대의원 가운데 입기 중 사망 흑은 결권이 생겼을 경우 보필선

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보궐선거는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륙히 북한 정권 초창기 반김일성 세력에 대한 숙청과 6. 25전쟁시의 많은 대의원

사망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 동안 제9기까지 선출된 대의원수를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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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1048년에 실시된 제1기 선거에서 672명의 대의원을 선거한 이후 1990년의

제9기에 이르는 동안 그 수는 점차 증가되어 왔다.

아울러 1948년 헌법이 3년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었고, 1972년 헌법이 4년의 임

기를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대체로 엄격히 시행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표 10> 참조).

2. 수동적연 하부 구조 역할

최고인민회의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고, 이들이 의장과 부의장이 되는 최

고 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위원회로는 법제 · 예산 · 외교 · 통일정책위원회

가 있으며, 매기 제1차회의에서 대의원 자격을 심사하여 보고 하는 자격심사위원회

가 설치된다.

이러한 조 직을 가지고 있는 최고인민회의는 연 l-2회의 정기회의를 최고인민회

의 상설회의가 소집하도륵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제9기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임시회의가 소집된 경우는 드 물었던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정기회의도 2-4일정도에 머물고 있어, 대체로 당정 정책의 추

인 기관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연중 전반기 회의는 대체로 4월 10일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

다. 매기 1차 회의에서는 주석 몇 국가지도기관이나 정무원의 인사를 단행해왔고,

2차 이후의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 결산과 차기년도 예산 심의, 각종

법률 개정 및 성명 채택을 해오고 있다.61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입법 활동, 즉 회기 동안의 의안 처리 실적은 다음과 같

다. 대체로 제1기의 회기 동안에 29건의 안건을 처리한 이래 9기에 걸치는 동안에

lao여 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6) 북한 최고안민회의는 1948년 제1기에서 13회의 회의를 개최한 이래 제2기 11

회, 제3기 7회, 제4기 6회, 제5기 7회, 제6기 5회, 제7기 5회, 제8기 5회. 제9

기 5회의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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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주권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처리해

야 할 일도 그 만큼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지만 최고인민회의가 처리하는 일은 증

대되기 보다는 축소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특히 1972년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

의의 권한이 축소되어 최고인민회의가 처리하는 일은 그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1992년 헌법에서는 다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과 지위를 격상시키고 있

어서 그 기능은 형식적으로나마 확대되도록 되어 있다.

고르바쵸프가 정치개혁을 하기 전까지의 구 소련 최고소비에트, 그리고 1988년

헌법 개정 이후의 소련 인민대의원대회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은 명목상으로

는 의회이면서도 당이나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그저 형식적으로 추인하거나 묵인

하는 기능율 수행하옜다. 이러한 이유로 적어도 사회주의 국가의 의회는 그 본래

의 의미를 다하지 못한 그 런 형식적인 기관으로만 명맥을 이어왔을 뿐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의회제도는 명목상의 3권 분립만을 내세울 뿐 그 실

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당정 지도부 스스로의 인선에 의하여 취해지

고 있는 대표자를 전 인민이 추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7) 즉 북한은 외형상으

로는 3권 분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당의 지도 아래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견지하고 있으므로 법치주의도 3권분립도 적용될 수 없게 되어 있다.B)

따라서 입법기관 스스로의 독자적 활동은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최고인민회의

나 지방인민회의는 공산당의 정@1과 결정, 지시를 분야별로 집행하는 역할만을 수

행할 뿐이다. 그러기에 최고인민회의의 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사

례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최고인민회의가 다양한 견해의 표출을 통해 상호 경쟁과 의안 처리를 둘러 싼

반데 내지는 갈둥이 표출되지 할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최고인민회의의 회기가 대체로 매우 奮기 때문에 당이나 상설회의 또는

7

8

북한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이 여전히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왼칙에 따라 조직되

며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5조).
조 선로동당의 영도 규정(헌법 제11조), 노동게급 영도 및 계급로선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독재 규정(헌법 제10조, 제12조) 참고: 
'

노 동계급의 당은 사회주
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역량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향도적 역량으로서의 노

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다른 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김정일, 
"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r 로동신문」, 1991. 5. 271 김정일,
"

사회주의에 대한 苟방은 허용될 수 없다, 
" [P근로자 , 109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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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에서 일단 검토된 후 의안이 상정되어 사실상 최고인민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거나 수정을 가할 여유가 없이 상정된 안건을 기계적으로 추인할 수밖에 없

다.3)

暑째, 북한에서는 카리스마적인 김일성과 주체사상과 같은 유일지도체계를 통해

당이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이나 운영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의 영

도성이 여전히 유효한 시점에서 당의 지시를 따르는 대의원들이 자율성을 기하기

는 그만큼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조선로동당의 사전 지명에 의한 단일 후보로 당선

된 사람들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대의원들은 각급 선거구에서 조선

로동당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추천받거나 지명된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비록 선거

라는 형식을 빌려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본래의 입법 직눙을 떠나 조선로동당의 노

선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에 없다.

마지막으로 최고인민회의 및 상설회의 의장단과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과

같은 간부들이 조선로동당의 당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을

이의 없이 만장 일치로 가결할 J%에 없는 것이다.Irn

결국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에서 정치적 조작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체제를 합리화 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9) 회기가 짧은 이유로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
고 있다. 첫재. 많은 대표자들이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고, 또 각 지

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눙한 한 단기간 내에 능률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대중과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는 공작 방법이 견지되어 있다. 셋째, 인민대
표자들의 활동이 정치적 흥정을 하거나 특수이익집단간의 타협과 거래를 하는

데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폐회 중에도 상임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필요한 전문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폐회 증에
도 정부에 대하여 충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을 받은 기관은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 회답을 할 의무가 었

다. 여섯째, 사회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여서도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력

에 의해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짧은 회기내에 중요한 법률안 및 기타의 의안을

심의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요환,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서

울: 박영사, 1990), pp. 278-279.

10) 「
내외통신: 종합판, 47 (1993),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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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이나 체제가 특정 계획이나 변화를 시도할 때 이러한 분위기를 인민에게 합법

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가 바로 최고인민회의이다.

이 정에서 최고언민회의 데의원은 전문가이거나 유능한 정치언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지 북한 체제와 당의 합목적성을 성취하는 일에 머물먼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최고인민회의는 조 선로동당의 규약에 위배되는 입법을 상정하기 보다는

당의 노 선을 주민들에게 법이라는 형태로 강제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최고의 주권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서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을 세운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

회의는 구성원인 대의원의 불안정, 정기회의 회수와 기한의 제약, 상설회의가 소

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의 한계로 인헤 명목상의 헌법 최고기관일뿐 실질적으

로는 노동당의 정책결정에 그 모든 활동이 종속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당 주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의 역할은 중요시되고 있다. 10년제 의무교육 제

도의 실시, 세금제도의 철폐, 세로운 토지법의 채텍, 사회주의 노 동법의 채택 둥

에 대한 의제 채택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아울러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 계

획과 대외 경제사업 및 무역사업의 강화 발전 계획 채택 등에 대한 펑가가 바로

그 것이다.11)

더우기 북한은 1992년 4일 9일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수정 보완한

새로운 헌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정책 형성 기능을 높이

고 있다. 우선적으로 주석, 국방위원회 위원장까지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최고

인민회의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권한 강화가 최고인민회의의 자율성 신장과 정책 형성 능력

제고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시기 상조일 것이다. 그 것은 최고인민회의를 둘러

싼 북한의 정치구조가 지극히 폐쇄적이고 아울러 당과 주석 중심이라는 데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경우 헌법상 근로 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최고인민회의가 대표기관으로 제도화

11 ) 서대숙, 
"

당 . 정 관계의 변화. 
"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27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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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대표기관으로서 갖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민

에 대한 보고 의무인데, 대의원들은 회기가 끝나면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최고인민

회의의 토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둘째, 선거민이 호소하

는 각종 청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른바 대중적 연결이 바로 이것이

다. 셋째, 최고인민회의는 노동자, 농민, 기타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

기 때문에 북한 전체 인민들의 공공 관심사에 대한 의사 대변과 이익을 집결 표출

시키는 역할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단이나 정치세력은 자기 졍당화를 추구하기 마련이어서 단순한 물

질, 감정, 합리적인 동기만으로 만족하지 날고 자기 세력에 대한 믿음을 환기시키

고 교 육시키려 드는 경향을 보인다.12)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

유도와 정치엘리트 충원, 국민들의 일체감 조성, 인적 통합 및 정권의 정당성 확

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 유도의 경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구성이 선거

민들로부터 거의 lOOK 찬성 투표를 획득한 당선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

다. 실제로는 당의 추천에 의한 단일 후보자이기는 하여도 외관상으로는 인민의

절대적 지지로 이뤄진 대표들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체제를 이끌어 나갈 정치엘리트를 충원하여 북한 체

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체로 고학력자와 전문 인력의 정치

적 충원을 통하여 북한 체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의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학교육 이수자가 68.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적인

사례이다.IT 즉 사회계층 구성·상 이념 중심보다는 전문성 중심의 신진 엘리트들의

12) Max Weber, 9col10111y atl d Society (New York: Bedmister Press
, 1968), p. 124.

13) 박사 . 교 수 등 인텔리 계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72년의 헌법이 제10조

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를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

로선을 관철한다고 했던 데 비하여, 1092년의 헌법은 제12조에서 계급로선을 견

지하며 힌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고 한 점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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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최고인민회의 매의원 종합 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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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는 노 동자, 2기부터 4기까지 노 동자대표, 5기는 노 동자 출신대표, 6기부

터는 노 동자로 칭함.
1기부터 4기는 농민대표, 5기는 농민 출신대표, 6기부터는 협동농장뭔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함.
1기는 사무원, 2기 사무원-인텔리대표, 3기, 4기는 사무원-지식인 대표, 5기
는 사무원 출신대표, 6기부터는 사무원 구분이 빠짐.
7기부터 9기는 대의원수가 아니고 비율만 발표되어 비율을 근거로 대의원수
를 사사오입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여성의 경우 1기부터 5기까지는 숫자가 밭표되었,고 6기부터 9기까지는 비율
만 발표되어 역산된 것임.

자료 출처: 양성철, T북한정치연구, (서울: 박영사, 1993),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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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을 회유해

야 정권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북한 최고

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의 연령이 높아진 것은 북한 정권의 안전판 확보와도 관계

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표 11> 참조).

세째, 최고인민회의는 국가기구와 권력구조에 대한 인적 통합을 이루어 체제유

지에 기여하고 었다. 이것은 최고인민회의와 대의원이 조 선로동당과 중앙인민위원

회, 국방위원회, 정무원 등 당, 행정, 군의 요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마지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에 기여한다. 체제 정당성은 북한 인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된 대표

들로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

의원 구성에서 사회민주당 출신이 7. 4K, 천도교청우당 출신이 3. 2N, 무소속이

1. 9%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당성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이 아닌 세력이나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14)

종래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 출신이 극소수에 불과

했지만 제9기에 와서 그 비율이 높아진 것은 그 것이 설사 조작되는 것이라 할지라

도 외부 세계의 변화를 의식하고 었음을 의미한다. 북한 체제가 의도하지 않는 것

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다원적인 정치과정이 채택되는 것은 북한의 현실인 것처

럼 보여진다.

14) 「연합연강J (1991), p. 665; 「
내외통신: 종합판」 47 (1993),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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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 결 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기본적인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

에도 불구하고 주로 체제 유지 기눙이나 하부 구조로서의 각종 결정 추인 등의 기

능을 발휘하고 있다. 다시 맏하면 최고인민회의가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고 있

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주석 · 당 · 중앙인민위원회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형

식적 기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에 따라 그 지위와 권한이 약화되고 다시 강화

되는 추세를 보어왔다. 아을러 구 소련의 인민데의원대회 밀 최고소비에트나 중국

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보다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선거 방식에 있어서 북한과 소련의 경우에는 직접 선거, 중국의 겅우에는 간접

선거를 채택하고 있으머, 소련의 경우 사회단체들의 대표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사

회단체들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가눙하게 하였다.

북한 · 소련 · 중국의 국가기관들은 각기 그 들을 선출한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함

으로써 멍목상으로는 국가최고기관임율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 국가 의호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당에 종속되도록 하는 관헹이 실시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회 활동에

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

소련의 인민대의원대회 및 최고소비에트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나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서

집행기관을 효올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경우에는

그 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나 중국, 소련의 의회 대의원들은 그들 모두가 법률상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지만 신입을 잃는 경우 선거구민이나 사회단체에 의해 소환되도록 되어 있다.

아을러 중국과 소련의 경우 대의원이 개별적으로 각급 기관에 대해 질의하거나 십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북한에

비해 데의원의 정치적 자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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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회와 형식적으로 같을

지 모르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대의원의 지위에 한계가 있다. 대의원은 노 동당이 지명한 단일 후보들이

며, 직능인으로 대의원을 겸직하고, 1년에 한두번 회의가 있을 때만 참석하여 대

의원 역할을 할 따름이다.

둘째.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다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최고언민회의 산하 여러 위원회는 당 비서국 비서

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셋째,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먼회의의 중요 권한을 지도하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존재하여 최고인민회의는 종속적이고 상징적인 기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단지 전

체 북한 주민의 의사로서 대표성 및 정당성을 필요로 할 때 최고권력 기관인 김일

성이나 당의 목적에 따라 명목적으로 활용되는 기구이다.1)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

은 민주주의 체제의 의회 운영 원리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

으로 가눙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형식적으로나마 1992년 헌법을 통해 강확되

고 있고, 1990년 선거에서 조 선로동당 출신이 아닌 세력의 최고인민회의 전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실질적인 정치기구화가 가

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만큼 최고인민회의가 우선적으

로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회기의 문제이다. 대의원들이 회기

중에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최고인민회의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조선로동당이나 김일성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에 있는 소 수의 의견을 대변하고, 헝

정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며. 정치지도자들로 하여금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분위기

醉

m 醉

1 ) 강석숭, 
"

북한의 의회제도 ( 互 ), 
" r 국회보」 309호 (1992.7),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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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만이라도 하는 경우 최고인민회의의 기눙온 더욱 강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소련의 해체로 인하어 소텬의 경험에서는 더 이상 북한 최고인민회의 운영과 변

화 방향에 대한 단서를 찾아 뵤기 힘들지만 중국의 경우에서는 여전히 그 러한 단

서를 찾을 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정치 변화

가 북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먼 점을 감안한다면 점진적인 변화를 모 색하고 있는

중국의 경험은 북한의 정치 변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1980년대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둘러 싼 개혁 문제 제기 경험을 북한 최

고 인민회의 운영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외부에서의 변화를 롱해서 볼 때 혔단계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운영

을 둘러 싼 자체 변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인민회의의 회기를 늘려 운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없고

체제 갈등이 없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가 관여할 사항이 많지 않다고 할지도 모르

나 의회 존재의 의의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고 러한다면 현행 최고인민

회의의 짧은 회기 운영을 변화시커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둘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헝태 문제이다. 최고인민회의의 짧은 회기 운엉

은 기본적으로 대의원들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순

히 거수기 역할을 떠나 당보다는 인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의원 의식을 가지는

경우 각종 결정에 대한 거부나 수정, 그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

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각종 법규 개정과 집행기관의 관행을 번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째,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나 각종 위원회 활동을 강화시키는 문제이다. 이

들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이라도 어느 정도의 의회 활동을 전개시킬 수 있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 점

에서 각종 상설 기관의 적극적인 唱·용은 북한 정치구조에서 어느 정도 과거의 정

치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장기 발전과 관련하여 기존 사회주의체제 의회의 경

험과 좌절, 그 리고 현행 중국의 의회 경험들에 대한 검토를 롱해 자체 활로를 개

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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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기한 최고인민회의 변화 노력은 그 들 스스로는 전혀 자각할 수가 없거

나 혹은 자각하려 들지도 않는 측면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최고인민회의가 일

순간에 변화된다는 것은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현단계에서 그러한 변화

가 남북한의 정치에 항상 긍정광1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운영 변화는 북한 지도층의 인식 변화와 시간의 흐 름을 필수

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여전히 김일성 . 김정

일 체제의 유지에 이용될 것이다. 이러한 체제 유지는 공산당의 지배 질서에 대한

시민사회 부분의 저항을 용납하고 있지 않은 중국 공산당의 대처 논리가 하나의

장기적으로는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이러한 사회 세력의 정치 집단

화는 최고인민회의에서의 다당제적 질서 요구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정치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면서 자체 개

혁과 민주화를 기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의 운영에서, 또 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는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

한 실험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지원해주는 외부의 노력도 중요하

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러기에 남한측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정당 · 사회단체의 교류와 고위급회담, 경제협

상 등의 과정에서 북한의 지도층과 하층부에 어떻게 개혁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국회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볼 때 븍한 최고인민회의 운영과

관련된 변화를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은 현단계 우리가 추구

하는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C'[.

Ot 
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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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헌법 규정 변화 blI교

l 
國

[丑 주주 兮 3 11易 주平 兮화국 11是 주주 骨화 l
l 사회주의헌법 1 1 사회주의헌법 1 1 헌법 l
l (1992.4.9) 1 1 (1972. 12. 17) 1 1 (1948.9.9) l
[ 團 . l l l ) 

. . 1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주권은 로동

자, 농민, 근로인테리
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
의와 지방 각급인민회
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
사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
까지 각급 주심기관은
일반적, 평둥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
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
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
을 値은 경우에 언제든

지 소환할 수 있다.

제7조: 조 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의 주귄은 노

동자, 농민, 병사, 근

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
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
의를 통하어 주권을 햄
사한다.

제8조: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
까지의 각급 주권기관
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
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
루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
의훤은 자기사업에 대
하여 선거자들 앞에 잭
임진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의 주친은 인
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
의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린의 일체 대표
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
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
유의사에 의하여 선거
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
하여 비밀투표로 실시
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사업활동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
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
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
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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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易 平4 兮 11易· 주 w ll 平平 骨 l
l 사회주의헌법 11 사회주의헌법 11 헌법 l

l (1992·4·9) 11 (1972· 12· 17) 11 (1948·9·9)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은 조 선로동당
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
을 진헝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먼공화
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의 상무기관은 최고인
민회의 상설회의이다.

제88조: 입법권은 최고인
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의 상설회의가 헝사한
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
밀투표로 선출한 대의
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
기는 5년으로 한다.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
의 상무기관이다.

입법권은 최고인민회
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 직접적

거원칙에 의하여 비
밀투표로 선출한 대의
원들로 구성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 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
의 휴회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입법권은 오 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
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적접적
선거왼칙에 의하여 비
밀루표로 선출한 대의
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대
의원은 인구 5만에 1

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1962년 부분 개정으로
인구 3만에 1명이 됨)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954년 부분 개정으로
임기는 4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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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새 선

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
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
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언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
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
거는 최고인민회의 임
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결
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
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7

진다.

헌법 및 법령읗 채
택 또는 수정한다.

夢甲*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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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
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
에 최고인민회의상임위
왼회가 이를 싣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
된 경우에는 해산일부
터 2개월 이내에 새 선
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
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
정된 임기를 초 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
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최고권력으로 행사
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
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
인민회의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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尋團團 繼國圖 1l· 
平平 兮화국 11易 주주 兮화국 ll 平平 骨화국 l

l 사회주의헌법 11 사회주의헌법 1 1 헌법 l

l (1992·4·9) 11 
國 .

(19 ·
12· 17 C 11 

. .

(1948.9.9) l

3.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
의 기본원칙을 세운
다.

5.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석의 제의
에 의하여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 부
주석을 선거 또는 소

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거 또는

소환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
의 기본원척을 세운
다.

3. 조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석을 선거
한다.

4. 조 선민주주의 인민
' 

공화국 주석의 제의
에 의하여 조 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 부
주석,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위원들을 선
거 및 소환한다.

2. 국내 국외정책에 관
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상임위
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 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

고 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상임위
원회가 채택한 주요
한 정령의 숭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

가예산의 승인
8. 도 시 군 면 리구역

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헝사

訂漠 胡
測刻 l
腹부 1
곳일민횟왼9일윈1

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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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2. 4. 9)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
하여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

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 尋한다.

10.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 서기장, 의원들
을 선거 또는 소환한

11 
, 최고인민회의 부문
별 위원회 위원장,부
위원장, 위원들을 선
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1
선거 또는 소환한다. 

'

,

13. 중앙검활소 소장을1
임명 또는 해임한다. i

14. 조 선민주주의 인민1
공화국 주석의 제의 l
에 의하여 정무원 총1
리를 선거 또는 소환1
한다. l

15. 정무원 총리의 제 l
의에 의하어 정무원. l
부총리,위원장,부장, l
그 밖의 정무원 성원1
들을 임명한다. l

16. 국가의 인민경제받1
전계획과 그 실행정 l
형에 관한 보고를 심 1
의하고 승인한다. l

17. 국가예산과 그 집 l
행정형에 관한 보고 l
를 심의하고 숭인한 l
다. l

l 8. 是<

l 공화/
l 위원]
l 하여
l 부위4
l 위원]
l 소환1

l 9. 중잉
l 기장,
l 또는

l 10. 최2
l 회의
i 을 선
l 11 

, 최2
l 별 위
l 위원)
l 거 또

l 12. 중e

l 선거
l 13. 중c,
l 임명
] 14. 조A

l 공화<
l 에 의
l 리를
l 한다.

15. 정
l 의에
l 부총3
l 그 밖
l 들을
l 16. 국2
l 전계
l 형에
l 의하
l 17. 국2

l 행정
l 를 심.
l 다.
l

조선민주주의인민꽁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 12. 17)

7.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석의 제의
에 의하여 국방위원
회 부위원장을 선거
밀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제판소 소 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
앙깁찰소 소장을 임
명 및 해임한다.

6.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석의 제의
에 의하여 정무원 총
리를 선거 및 소환한
다.

9. 국가의 인민경제 발
전계획을 숭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1948.9.9)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뇬 최고언민회
의에서 선거하여.... .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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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필요에 따라 최고
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
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

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
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

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
회의 상설회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l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
립된다.

11. 전쟁과 평확에 대
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 1-2

차 최고인민회의 상설
·최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
회의 상설회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저]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왼의 반수 이
상이 참석하여야 성립
된다.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

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
회의상임위왼회의 결정
에 의하여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먼
회의상임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

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
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
한 대의원의 다수가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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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
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헹
하며 대외관계에서 최
고 인민회의를 의결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
업을 돕는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
서 토의할 의안은 조 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조 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 국방위훤회,
최고힌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훤회, 정무원
과 최고힌민회의 위원
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제
1차 회의는 대의원 자
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
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
원 자격읍 확인하는 결
정을 채택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

l
,

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
서 토의할 의안은 조 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실회의
및 정무원이 제츨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
출할 수 있다.

제있조: 최고인민회의 제
1차 회의는 대의원 자
격심사위훤회를 선거하
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
원자격올 확인하는 결
정을 채택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
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왼 위원장 및 서
기장이 서명하여 공포

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
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
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
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暑 조 직할 수 있

다.
이 위훤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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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

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
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통일정책위
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
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
들은 위원장,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

들은 최고인민회의 사
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

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
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
들은 최고인민회의 휴
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
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
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
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
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
택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우1원회, 법안심
의위원회 동 필요한 위
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

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

들은 최고인민회의 사
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힌민회의 대
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
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
하기 위하여 최고인민
회의 내에 법제위원회
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먼회의대
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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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面별

11 證怨 11 … 별.‥ l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
의 상설회의의 승인없
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100조: 최고인밌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
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
의 의장, 부의장은 각
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
의 임기는 최고인민회
의 임기와 같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
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
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의 수정안을
심의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
을 받는다.

2. 세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
우 그와 어긋나는 법
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렁을 해석한
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
의 상설회의의 승인없
이 체포할 수 없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
장, 사무장, 의원들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
의 의장, 부의장은 각
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점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
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
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 결정하고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의
숭힌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
정하고 다음번 최고
인민회의 숭힌올 받
는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
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
의의 숭인이 없이는 현
행범인 경우률 제외하
고는 체포하거나 처벌
할 수 없다.

제48조: . . . . 위원장, 부
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
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
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
시에 대한 감독, 현
행 법령의 해석 띳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
촉되는 내각의 결정
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
택한 법령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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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易 平平 骨 113썬 平平 骨4끼易 d 骨 l
l 사회주의헌법 11 사회주의헌법 11 헌법 l

l (1992.4.9) 11 (1072. 12. 17) 11 (1946.9.9) l

4. 최고인민회의를 소

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
원 거를 위한 사업
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
원들과의 사업을 한

다.
7. 최고인민회의 위원

회들과의 사업을 한
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
원 선거사업을 조직
한다.

9. 중앙재판소 관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 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
사업을 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
졉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
의원선거사업을 실시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
원들과의 사업을 한

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e. 지방인민회의 대의
원 선거사업을 조직
한다.

s.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
한 상의 임면 및 이
에 대한 차기 최고인
민회의의 승인의 요

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
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
사 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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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
시를 낸다.

제103조: 최고인빈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
의 임기가 끌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
한다.

제104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자기 사업
에 대하여 최고인민회
의 앞에 책임진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
설회의는 결정을 채택
한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할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
속 수행한다.

제5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
활동에 있어서 최고인
민회의에 대하여 책임
을 지며, 최고인민회의
는 최고인민회의상임위
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
할 수 있다.



南-愈韓 쩨法의 施羲營究
- 7967추 trn 新罰論을 +·b으로 -

硏究實任者 : 백 원 기(仁)Ii大學校)



목 차

<요약문>

I 
. 머 리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끄. 북한형법의 제청과 법원· ‥‥

l

2. 1950년 북한의 구형법의 법

141

141

142

麗. 북한형법의 개정 · . . …

l. 제1차형법개정· ……

2. 제2차형법개정· ……

3. 소련영법 개정의 영향

145

145

146

147

l%r, 북한영법전의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1950년 구형법전의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2. 1974년 구형법전의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3. 1987년 신형법전의 구성· · …… ‥ ‥ · · · · …… ‥ · · · … · · ·

148

14fl

149

150

v. 북한 신-구형법의 비교· ‥‥

l. 총칙상 규정의 비교……

2. 각칙상 규졍의 비교……

· · · · · · · · · · · · · · · · · 151

· · · · · …… - · ‥‥ lSI

· · · · · · · · · · · …… 155

VI, 북한형법의 개념과 본질

l. 북한영법의 개념· ‥‥

2. 북한형법의 본질·‥‥

3. 북한형법의 목표·‥‥

· · · · · · · · · · · · · · · · · · · · · 156

· · · · · · · · · …… . . . . … 156

. . . . . - · . · · · · · · · . . . . . . . 158

· · · · · · · · · · · · · · · · …… 157

1騷. 북한형법의 기본적 툭징……

l. 범죄개념의 실질성···……

2. 형벌법규의 제한적 유추적용

15요

158

IS9



3. 형벌법규의 소V·적용의 정략적 제한. . · · - - .

4. 국기.정치제도 밋 경제적 이익의 우선적 IL호

IW

160

習, 1987넌 북한 신형법의 -叫섹 · ‥‥

l. 형법의 단순화된 임무규정· ‥‥

2. 형법의 정책적 소급효금지규정·

3. 형법상 유추적용의 형식적 제한

4. 교화노동헝의 폐지 · · · · · · ……

5. 반혁명범죄의 폐지 · · · · · · ……

161

161

161

162

162

163

K, 범죄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l

2. 범조 성립조건· · · · · · · · · · · · · · · · · · ……

3.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의 배제사유……

4

5. 공범온… . · ‥‥
.

· · · · · · · · · · ·
· · · · ……

6 -

184

164

Ifi5

166

16S

Ie행

170

X

1. 형벌의 의의와 본질· · · · ……

2 ti벌으C증하

3 형발의 f정

4. 형벌의 접행유예· · · · · · …… .

5

s, 형사소추시효· · · · · · · · … · · …

x l 
. 형법각칙의 구성· · · · · · · ……

l 젼8가범죄

2 일반범죄

x n. 맷 는 말· · · · · · · · · · · · ……

· · · · · · · · · 172

· · · · · · · · · 172

· · · · · · · · 172

· · · · · · · · · 176

· · · · · · · · · 177

· · · · · · · · · 178

· · · · ·
· · · · 180

· · · · · · · · · 181

· · · · · · · · · 181

· · · · · · · · · 184

· · · · · · · · · 1으6



137

- 북한 형 법 의 비교연구 - - IS87년 북한 신행 법올 t심으로

백 巷 기 ( 인卷디 1

< 요 약 문 >

1 950년 a월 3일 에 복한최고인 인희 외 제 5차 대 회 에서 채Iq된 븍한

형 법 은 동년 4월 1 일부터 발효되 어 시 형되 었다. 그 후 복한온 137A년

IR칠 13 일에 구형 법을 다소 1수정 한 신형 법 흑. 제 1 차 711 정 형 법올

채 팩하여 동년 1 월 1 일부러 시 형하었다. 그 런데 이 신겨 빕 히 현재에

이르기 까지 시 형되고 있는 것으로 앝려져 螢으나 복한이 1987혈에

개정 된 새로운 형 법 을 사-畿-하고 있욤올 최근에 인지 하게 되 옜다. 骨

북한형 법 은 제 2차 개 정 올 홍하여 왼 1의 구형 럽 과는 다른 모습으로

할바끔하게 된 겻이 다. 따라서 본 省구는 1367년의 븍한 신혐 법 을

충심으로 븍한 v 법체 계를 재조명 하는6111 의 미를 두고 있다.우리는

여 기서 북한형 볍 의 니욤증 풍요한 사항울 음미 해 보 기로 한다.

1 ) 븍한형 법 상 범 죄는 본질적으로 제급적 성 걱은 띠 고 있다. 범죄

의 본질을 국가주권과 법 질 서 를 침 해하는 대에서 찾고 있는 것이 다.

이 리 한 입 장은 험 괴 의 개 님 얘 대한 정 의 에서 총칙규정 건반에 이 르

기 까지 7(11속 견지 되 고 있다.

2) 범 죄 의 개 념온 길 ·진 성을 지 니 고 있다. 부한형 빕 상 범 조 의 기 념

은 국가주권과 법 질 서 를 침해 하는 가벌 성 있는 위 험한 헝위로 규컹하

고 었다. 범 죄 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 법 하고 유덕한 행위 로 보는

형 식 적 개 념을 배재 하고 범 죄 를 국가주권과 빕 젤서를 침 해하는 위 헙

한 형위 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인정 하게 되는 것이 다.

3) 범 죄 외 성 립 어부를 형 법 이 구체적 인 w 되로 인정 하는디1 필요한

객관적 및 주관적 표 젱들의 총처1 라고 부르는 범 죄 성 립조건외 해당여

부애 의 하여 결 정 한다. 이 멀 쾨 성 립 조 건은 우리 염 법 이 인정 하는 범

쇠 의 성 립 요 건과는 달 리 자의 적 인 판단이 개 입 할 여 지 가 많온 暑명

확한 개 명 이다.

4 ) 형 벌 법규쇠 유추적용을 원첵적 으로 인정하고 있으멱 얘외苟으로

제 한하 려는 러 지 의 단서규정읖 두고 있으나 장식 적 의 미에 롤과하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에 서 는 형 법 에 일 정 한 형 헐 쩔규가 憾,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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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다른 규정 을 유츄t하어 적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 적 인 처 얼

이 가능하미 곁 s- 형 법 외 보 장 4 기 ·k·暴 1무시 하는 場 과暑 초 대 한다.

5l 복71형 법은 ·우 리 영 법 4 1V 5가지 위 법 성 조 각사·우와는 닫리 사회 적

위 험 성 올 배제하는 사유로서 -성 당방위 와 긴긍피 난반올 규정 하고 있

으 며 그 법 를 러 의 미 와 내요도 매 우 다른 성 격·을 가지 고 있다, 다만

학설 상으로는 피 해자외 승 낙. 사회 적 ·으 로 유이 한 지 업 적 기 능외 수

형, 외 무적 명 령 외 집 형 그 리 고 자기 권 리 외 형사라는 4 가지 경 우가

1그 사‥7로서 논외 되 어 지 고 있으 나 실 익 이 $l(는 공易에 暑과하다.

S) 북한 형 법 온 ·우 리 형 법 과는 달리 험 죄 의 춘비 (예비 형 위 ) 와 미 ·f

에 대 하여 범 쾨 의 기 수와 동 일 하게 처 벌 한다. 또 한 범 죄 의 예비 와

음모도 범 죄 의 기 수와 같이 48 급 하여 각칙 상 볍 도의 처 벌·3- 정 을 ·Y

고 있지 않다.

7 ) 북한형 법 은 정 범 . - 교사省 · - 방조 省舍 昏 일 한 규정 에 의 하어 처 빌 하

며 다만 형 벌울 양정 할때 벙 되 에 가담한 ·성도와 W 푀 외 사피 ·시 위 험

셩 정 도 暑 고 려 하도록 규 정 하고 있다. 신 형 법 은 구 붕 법 과뉴 달리 범

죄 조 ·쟉 체 라는 ·叫수한 꽁범 형 태暑 총칙 적 규정 으 로 일 원 Aq(하고 았we-

미 험 되 조 직 제 에 가담한 +모자와 추종자暑 그 조히 체 가 기 도안 w

죄 에 해 당하는 규정 에 의 거 하여 처 벌 하고 있다

8) 우 리 형 법 에서는 찾아 뷸 수 헝는 은 눠 법 - . 불신고범 - 방임 범 의 푹.

T W 죄 ·유형 에 관하여 총칙 에 자세한 규 정舍 두고 잇다, 이 는 비 인 도

주의 적 형 법 의 모會舍 극 명 하게 Q
% 러 내는 점 인 項이 다.

B ) 복한형 럽 상 쟬 헐 은 사회 . 平, 의 의 완성 · 急 . 목·표로 하눈 ·邑 ·觀· 해 타리

아 명 의 성 공율 위 하여 반국가빔 죄 를 진 압하여 일 할w 죄 暑 제재하

기 위 한 폭 격 . 적 수단으로서 김 일 성 에 외 한 자1暑 가·눙하게 하는 강

혁 한 · 무 기 로 안정 되고 있다.

1이 형 벌 의 종휴로서 재산몰수형 을 인 정 하고 있는 섬 이 ·叫이 하며

1957녠 신형 법은 기 존의 교 화노동형 올 페지 하臧는'데 이 는 현.대커 형

사정 껴 외 방향에 정 면으로 비[ 치 되 논 뢰 t ·려 인. 처 사 라고 하%[다. 또

한 종전 의 정 어 형 이 노동교화형 이 란 이 昏요로 명 청 만 껸 절 되 b다.

1 1 ) 북한형 법 온 법 죄 행 위 의 위 험 성 정 도 와 4 죄 자의 위 험 성 ·정도暑

기 ·岳오로 형 벌 을 양정 하는 것 ·舍 윈칙 으 로 하이 형 벌 의 얇정 에 있어

서 
" m무 겁 게 보는 조 건"과 

"

가 볍 게 보는 조 전"올 인,정 하고 있다.

12) 븍한의 경 우 사변, 만기 전 석 방 그 리 고 형 사소추시효에 관 한 규

정 율 모두 형 법 에 규정 하고 81다. 또 한 선고유예제도暑 인정 하지 아

니 하며 오 직 집 뼝유예제도만올 운용하고 있다.

l3 ) 혈 법 각y 의 ·규 정 올 개 언w적 - . 사회 ·적 - 국가적 법 이 을 기 便·으로 하

여 · 분5하고 있는 우 리 형 법 叫는 다·르 게 북한형 법은 형 법 각척 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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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틀 크 게 반국가범 죄 와 일 반 범 좌로 구 렬 하여 유지 시 키 고 있다. 또

한 반국가범 죄 대 히. 여 는 업 중한 영 벌 ·을 일 반 범 죄 에 대 하여는 어느

정 도 경 한 형 뻘 율 갹21 적-沙하고 있다.

이 Ii 간 략하게 북 안 선 형 볍 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 았다. 毛 국 북한

형 법 은 제 2차개 정 이 후에도 브 형 법 정 平 의 를 정 명으로 부정 하며 국

킬의 권 리 와 이 익 보 다 사회 주의제도와 당의 이 익 을 우·선 적 으 로 보호

하고 김 일 성 에 의 한 유 일지 배 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 하여 주체사상

을 완성 A> 키 는 수도<으로 남용되 고 있는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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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 리 til

소 텬외 위 성 국가로서 꽁산주의의 어 무운 그 늘에서 해매던 동구라

파 저1국 서 개헉 과 민주叫외 거 대 한 暑(이 힙 督기 시 작하면서 . 괸

국 공산주외 피 창시국으로서 동구라파에 서 8국으로 존속해온 소 현

이 공산주의 의 몰라올 선 언하게 되 었다. 이 와같은 현재 외 상lg에서
'

조 선 민주푸의 인민공화국"이 라2 자칭 하떤서 마르크스(hkrIt)외 유%irn

혼에 입 각빴 긍산추외 의 챙저 한 신봉자로서 세711사외 흐름에 오히 혀

억 행하여 에 외 적 인 이 상국가로 v 족하려고 하는 븍한도 4국은 공산

국가로서 외 t-말올 고 하게 뒵 것이 라는 소증한 회 망이 우 리 므 마음

속에 점 차 커 져 가고 있다. 자라서 이 러 한 소충1한 허 망이 실현피 어

빠룬 시 일내얘 우 리 외 조국이 종일필 수 있다는 생 각이 라당하다고

인 정 되 는 현 시 점 에서 , 봉 일올 춘비 하는 마옴으로 븍한외 법41계暑
고 창하는 것 모한 다쁜 분야외 르구와 마찬가지로 骨요한 싱 익을 갖
고 있는 것 이 다. 그 충k에 서 도 우 리 는 본4 논문을 증하어 부한형 럽 올

대 한민국 혐 럽 과 비 교 하여 고 찬해 보고자 한다.

북한온 1325년에 제 정 된 러 시 아사회 주의 연 빵소비 에凰공叫국행 법올

참고-모방하여 1 850년 3J鳴 3일(q 구8 법올 제 정 하었다. 그 런데 4다한

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 민최 외 제 8기 제 1차회 외에서 새로운

e 법올 채 %하여 제 정 하기 에 이르臧다. 이 에 따 라 한은 1974년 IC

월 19 일 븍한최 고 연 민 회 외 싱4철 회 외 에 서 새로운 w 법 올 채 f l 하여
1975년 2월 1 일부터 시 형 하였다. 그 런데 이 새로운 형 볍 에 6한 내

용의 일부가 일놘k에서 환동하는 복한 형 법 힉4자에 외 하여 끙 개된 이

후 현재까지 계속 시 형 되 고 있는 것으로 알 려 져 웃1[으나 최 근 197(뎐

한형 법 이 개정 되 어 신 형 법 이 세정 퇸 사칭 이 ilrn혀 다다. 즉 1974 년

의 제 1 차 개 정 8 법 은 l $187년 2실 S 일 한최 고 인 민회 외 상설 허쇠

결 정 제 2호로 채 %q 된 게 2차 개 정 형 빕 으로 대체 되 기 에 이르盧헌 것

이 다. 이 개 정 형 법 이 영재 시 헝 되 고 있는 신형 법 으로 서 의 가치 를 지

니 고 있으며 또 한 우리 들외 언구데 상이 되 어 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1 鬪7년 신형 법 외 내정-이 공개되 어 븍한쟬 법 외 현위 치暑 재
조 명 할 펩요성 이 대두되 었기 때문에 우 리는 본 연구를 봉하여 부한

신 형 법 의 내 용을 대 안민국 형 법 과 비 교 하여 분석 해 보 기 로 한다. 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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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는 북한 신형 볍 의 체계를 파악하여 북한형 법을 포욤하여

극복할 수 있논 방 안을 강구하는데 그 진정 한 목표를 두어 야 할 것

이 다. 이 러 한 기 븐적 인 관점에서 우 리는 북한의 신-구형 볍 을 비교하

여 1 987년 북헌 신 형 볍 의 흑A을 살펴보 그 내용율 대한민국 管 법

과 비교하면서 북한형 법 의 진면 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 I . 愈釋刑法의 制定과 ta

l . 制定의 xa

"

조 선 민주주의 인 省공화국 형 법채 택에 관하여 
'

라는 명 칭으로1)
1980년 3욀 3일 에 복한 최 고 인 민회 의 제 5차 대 화 에서 채택된 북한

구영 법 은 1950년 4 월 1 일 부터 발효되 이 시 *g되 였다2), 이 구형 헙 은

충 z편 Z3 장 601 개 의 조문으로 구성 되 었으며 Iq74 년 12썰 13 일 최 고

인민회 의 상셜 회 의 에서 채 택된 제 1 차 개정 형 법 이 1975년 z월 1 일

부터 형 되 기 전까지 약 25년 간 적 용되 臧 었다. 1950년 구형 법은 북

한헌 법 외 제·청3)과 더 暑어 급하게 제정 되 었는데 북한헌쩡 외 제정 과

정 에 서 조 선 법 전초 안작성 위 원회 가 형 볍 전에 대 한 초 안도 작셩 하게

되 어 IW4a년 3필 3일 에 최 고 인민회 의 에 서 채택 되 기 에 이 른 것이다.

이 는 북한이 프 롤 례 타 리 아혁 명을 완수하기 위 하여 노 동자를 규합할

수 있는 정 권을 공고하게 만들며 사희주의의 이 상을 실 현할 수 91는

강력 한 수단요로서 형 럽을 제 정 하게 된 점을 보여 주는 것 이 다. 이 와

같이 복한이 정 권 초기 에서부터 홍일 된 형 법 전을 게정 한 이 유에 대 하

여 강 구진선셩은 다음과 같이 셜 명 하고 있다: 
"

칭(째 이 유로서 는 일

제 의 잔재 옌 일제 의 법 령을 일제히 폐지 하고 새로이 홍 일 묀 법전율

제 졍 - 공포함으로싹 여 러 가지 의 선전 효과를 노 리 고 또 한 이 렇게 제

정 된 법 有은 선진 소 련 볍 에서 따온 것 이 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 일

1 )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파국법령 및 쇠고인민외피 상임위원着-l 법령접.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샹임위원회, 1954 7팔 12일, 4S면 이하 찹조

2) 북한 구형법·은 1953 9월 16일에 제정되어 1953년 10입 3얼부터 시행된 대

한민국 형법보다 약 3년 6개월 정도 빨리 제졍- 시행되었다. 앞으로 IS50넌 3월
5일 채택된 형법各 1950넌 -7-형법 있뢰, 1974년 12월 19일 채택된 헝법을 1974

년 구형법으로 또 1繼7년 제정된 헝법을 1騰 신형법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

3) 북한헌법은 IS4S년 9월 8일 피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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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 법 . 오 로보터 복한 인.민暑이 완전히 해 방되 고 소 현의 선진·핀 법 ·뻬

도와 같온 것 믿 에 서 생활한다는 환상울 불어 넣고자 tI 점 율 들 수

였,젤다. 暑째료는, 이 것도 공산平외 자偏.의 선전·정 잭 과 관 련이 되 지

인. 북 한헌 빕 이 대 한민국헌 법 의 제 정 ·- 공포보다 늦어 진 것골 만회 하

고 , 적 어도 렵 법 - 형 사소송빕 ‥野에 관한 한 대한빈국보다 앞서 서 ·管 일

된 빕 전.율 제 정 -. 콩포하 려는 욕할이 강하게 작용호f 項 같다. 
"

4) 반면

에 북한 형 법 可자 인 심 현상은 복안 형 법 의 제 졍 에 대하여 커 다란

의 미 ·營 부어 하고 있다. 고. 는 
"

공叫국 영 뻘 퍄 충·칙 및 각칙 의 규 범들

의 전 일 적 체 계를 완.성 하였다. 히 총칙 은 형 사규 뻠暑舍 체계 ·적 
- 으

로 정 언하게 꽁화국형 법 외 기본인칙 듈을 일 반화하臧다. ·그 리 고 칵칙

도 책제와 그 사외 ·걱 위 험 성 정도에 따 라 형 사규범을 배 열 하였다. 형

법 전 채 이 전외 개 볍 적 ·규 범暑온 형 ·정 ·적 - 민 t ·적 - , 민 사소종 걱 V'F 범

를과 온 재 한 것도 있 g으며 ( 북조선 산 업 및 싱b업 발전에 잔한 법 령

제 7조 ) , 또 동 일 한 형 사빕 령 충에 있어 서 도 격 제에 외 한 형 사규 벙 暑

의 Ii]{ 할 이 반S.시 고A수된 것도 아니 있다. ( 농 업 련暑세에 관한 결 정 서

위 반자 처 벌규칙 에는 공무상省 죄, Y(국가적 빔 죄 . - 동결 정 서 제7조, 제

8조 - 및 경 제에 잔한 죄 등에 관안 형 사규 범믈이 나 열 되 어 있었다, l

또 빤 몽 일 한 객체 에 의 하여 통합되 어 야 할 형 사규범 暑이 여 러 가지

형 사법 형 ·둘에 분산되 어 21 9초다. (국가재 산 외 약ie-1 가 북조名 뇌 물 및

기 탸 젝 무태 만 에 관한 법 령 - 제15조·-. 에 삽입 되 어 있 었고, 공무 상 범.

되 가 농 업 언물에 관한 결 정 서 위 반자 처 벌규·칙 - 게5조·-에 삽입 되 어

있는둥 ). 
"

라고 말하면서, 북한형 법 은 
"

인민민·주·주의 ·척 2 4 성 에 관

한 이론외 입 빕 적 표 현 이 며 고 공고화이 며 , 공화국에 있어 서 인민 민

주주의 적 준 법 성 외 가일 충외 발전 - ·. 강파暑 의 미 한다. 
"

고 하 였다. 8>

결국 북 한은 광‥吟·후 반제 반봉 6 인주혁 명 시 기 에 서 사회 ·주 의 의 과
도 기 단계로 들어 서 기 시 하면서 낙후한 尋 제 상황을 사회 7외 경 게

의 확립A.로 개선시 키 며 사회+피 혁 명 舍 계학 수4행하이 반대세 력舍

진 압하고 모든 인민과 노 동자暑 사회 ·7의 사상오로 유 입 시 키 기 위 하여

법 적 121 또 한 게 도 ·적 인 근 거 로 ·서 형 t 舍 제 - 정 할 7- 밝에 없 었먼. 것 이

다. 바로 반혁 명 분자 또는 적 대 계 급 율 제 거 하기 위 한 가장 강력 한

수단으로서 형 법 이 악용피 었오며 아올 러 가 징· 합법 적 인 수단으로서

미 叫되 었2 것 이 다.

2. l 9SO年 rfh韓 T刑法의 法廳

4) 걍구진, 북한법의 언구, 뱍영사, 1976, 170먼.
S) 심연상, 죠 선엉번해접 - 兮식, 얠앙, ·a-립출판사, 1簡7, 51 - 52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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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구형 법은 그 당시 소 련에 서 시 형증이 었먼 1926년에 이 미 재

정 묀 러시아사회주의 연 방소비 에트공화국(11ussiart Soviet Federated

Soci a l i s t Ile ptt b1 i c ) 형 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 되 었다S), 이 형 법은
소 위 스 탈런 형 법 이 라고 불 리 우며 스 管린의 1 인독재체제暑 유지-강화

하기 위 하여 1922 년외 최 초의 형 법 과 1 924 년익 소 비 에트동맹과 동명

공화국 형 사입 법 의 기 본원 리 를 보완하여 제정 되 였먼 것 이 다.

북한이 소 련형 법 을 참고하여 형 법올 제 정 할 수 밖애 없었먼 이 유

는 다음과 같은 정 에 서 찾아 볼 수 있樣다.

챗째로. 1 948년 말까지 북한에 소 련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 었기 4

문에 소 련의 북한에 대 한 4 치 적 영 향력 이 계속되 어 소 텬의 법-M/를

받아들 일 수 밖에 없었다.

暑째로. 1949년이후 비로소 증국 공산 당이 중국본토에서 괸 력을

장악하였으므로 북한이 그 당시 骨공으로부터 모 방할 대 상이 될 수

있는 법 체계가 성 립 되 지 아니 하 뵤 値다.

5[째로. 소 련군이 한국에 진주하기 시 각할 때 약 700명 외 러 시 아

계 한국 인들이 들어 와 행정부와 겪 할 그 리 고 공산당 조젝 의 풍요한

요 직울 차지 하게 되 어 소 련의 법률제도를 도 입 하는데 적 극적 인 역 할

을 하였을 것 이 다7>,

넷째로. 북한의 공산당정 깅은 이 미 사회주의 혁 명 을 완수한 소 련 의

절 대 적 도 옴을 받아 수립 되 었기 때문에 소 련의 법 暑제도暑 무시 할

수 없었을 것이 다.

다섯째로, 북한에서 는 이 미 일제시 대 의 법 조 연 이 었떤 자들욜 1 946

년의 
'

친 일 과-민족반역 자에 대 한 규정 
"

에 의 하여 처 단하였으므로 이

들이 북한 형 법 의 기 초에 참여 할 수 懷,었다.

이 화같이 1 950년 구형 법은 소 련 형 법을 기초로 하여 게정 되 었기 때

문에 많은 공통샘을 지 니고 있으현서도 몇가지 근본적 인 차이 점울

가지고 있 기 도 한다. 이 두 가지 점 을 알아보기로 한다.

(l ) 1 950년 T케法과 소 련 廳法의 ASIlA

1 ) 矯法-aa - 矯滄의 ffT

형 벌을 적용함으로써 조 선 빈주주의꽁화국에 수립 된 빕暑질서를 曹

6) 이 영법은 1926닌 11뮐 22일 전러시아 중앙집형위원회 걸정으로 채택되어 2927

년 1윌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자세한 니용은 김셜. 러시아소비에르법. 민음사.
1989, S94-39S 먼 曾조.

7) 강구전. 앞의 첵. 170-171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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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행 위 르부터 보외 하는매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觀綱1驗

A. 繼쁘피 a念 : 범 죄 롤 사회 적 fl 험 성 이 있는 형위로 규정

하였다.

6. 觀1W외 a玄 l 형 뻘 각칙 외 성 省조건舍 구비하더 라도 그

*5위 가 명 %i]1 히 정 미 하%고 해로운 펼 과가 발

생 하지 9았기 때문에 사회 적 위 험 성 이 憾,

는 경 우에는 범 죄 가 성 팁 되 지 않는다고 규

정 하였다.

C. 솟T驗 : 범 죄 외 미수 및 예비롤 기수와 동일 한 조 항예

외 하여 처 벌 한다고 규정하었다.

D. 共繼驗 l 정 범 자, 교 사자 및' 방조자에 대하여 동일 한 조항

에 외 하여 형 법올 걱 용하며 그 형 벌온 범 죄 에 가

답한 정 도와 사뫼 적 위 험 성 정 도暑 참작하여 정

한다고 규정 하 $K다.

3) 꿴飜論 - 廟罰 외 種蘭

사얠, 정 역 형 , 교 화노동형 . 벌 금형 , 일 정 한 권 리 의 빡管형 , 일 정 한 직

업 또는 영 업 외 骨지 형 . 일부 또 는 전부외 재 산몰수( , 원겨 지 추벵M형

등을 규정 하었다.

4 ) 矯法各羅 외 T a

처음에 국가주권 적 대에 판한 죄 를 규정 하고 기 라외 범 죄를 증간에

배 열 한 후 마지 막으로 군사상의 범 죄 暑 규정 하였다.

(2) 1 9弱넌 舊爾輪과 소 省께法외 호異111

1 ) 矯險으 時헤飾 戱)17

1 925넜외 소 련얠 법 에는 형 법 외 시 갔적 효 력 에 관한 규정율 무고

있지 않았다. 그 러 나 1 9SO년 구형 법 온 제 5조 와 제 5조 에서 
'

죄 暑

범 한자는 그 t위 당시 외 멉 링 에 회 아여 책 임 율 진다. 
"

그 리 고 
'

어

면 행 위 에 대한 형 벌 적 용옮 폐지 하거 나 또는 그 에 대한 M 임 을 경 하

게 하는 법 탱은 그 빕 얠 이 시 행 되 기 이 전에 수행 한 행t-] 에 대 하여 서

도 적응한다. 
"

라고 각각 규정 하臧다.

Z) 輪御1rna외 償用

첫째로. 1 960년 구8 법은 8 벌 이 라는 A어 를 직 접 사용하고 있으나

1925년 소 련 형 헙 온 재 판-교 정 적 성 걱 외 사회 방위 처 분이 라는 개 념 만

을 인정 하고 있다.

들째로. 1 950년 구형 컵 온 
'

반국가적 
"

이 라는 겨용어를 사용하고 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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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나. 1828년 소 련평 헙 온 
'

반혁 명 적 
'

이 라는 용이 暑 사-정-하고 있다.

6) w習의 i%寬憶는 鷗 외 trw

1950넌 븍한형 법은 사전의 약속없는 은 닉 , 곧 범죄수헝 2시 에는

관계하지 않고 그 후에 범 언 또는 되 적옵 감추어 주는 행위暑 한 자

를 뱅-조자와는 별 개의 은 닉 범으로 규정 아 爐다. 그 러 나 1 鬪5넌 소 텬

형 법은 사전의 약슉없는 은 니 으 사후 A종범으로 보아 공범 외 일종요

로 인정 하臧다.

이 繫體의 種飜

1950년 구형 빕 이 인 정 하지 아니 한 국외추빵형 . 유형. 간젝 파면등의

형 벌올 1928닌 소 련형 법은 인정 하뵤다.

5} s有x{h의 Tg

1950년 구형 럽 은 192S년 소 련형 법과는 깔리 보홍살인에 비 하여 탐

욕이 나 질후 기 타 비 열 한 동기에서 저지르는 살인율 보 다 무項 게 처

틸 하여 탐욕 기 타 이욕적 동게 에서 부당한 판졀홀 한 재 판관을 처 혈

하는 규정 을 두었다. 또 한 공무원 범 되를 비교적 흥하게 다후며 개

안 재 산에 관한 범 칙 보다도 국가재산에 관한 범 최를 증하게 여 기고

존속살 인과 존속상해를 보홍살인이 나 보뽕4상해보다 가4증하여 치 벌하

었다.

1 1 1 . tT矯魏의 職東

l . T l 胸 케i]SW)iE

1950년 3원 3일에 제갱되 어 동년 4월 1 일부러 시 헝된 북한 구형 曹

은 1974년 12실 1 9 일 복한 최 고 인맨 회외 상섭회 의 에서 채핵되어

If75년 z월 1 일 부터 효 려을 발생한 처1 1 차 쟤 정 형 법 으로 다 채되 기 어i

이 르렀다. 이 에 앞서 · 브한온 1972년 12칠 27일 작한 호 고 인민흐 의

제 5기 제 1 차 대회 에서 섀로운 헌 럽 옮 채 핵하여 제 정 하 뵤다. 그 이

유는 챗째로. 구헌 법 을 시 행 한 이후 24 년의 기 간동안에 김 일성이 추

구해온 사회주외 건 설 외 위 대한 성 과을 토 디로 사희 쥬의 의 완전 한

승리를 위 하여 새로운 사회주외 헌 헙 외 제정 이 4신 헤 편요叫기1 되

었다는 점8)과, 暑쟬로, 븍한에 상당히 확립 된 t 잎 성유일처1제와 조

선노동당의 독재를 새 로운 헌 법 에 제도적으로 착실히 인정 하어 보다

8) 김규승.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사법7iiI. 일분, 사흐평룬사. 1988,

107-113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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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챗째로. 구헌 법 을 시 행 한 이후 24 년의 기 간동안에 김 일성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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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규승.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사법7iiI. 일분, 사흐평룬사. 1988,

107-113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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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위 한 점 에 서 찾아 1暴 수 있 다. 이 솨 강이 신 헌 법 은 제 젱 함

에 따 라서 % 타한온 최 고 인 민회 외 상설 회 의 에서 새로운 형 겁을 채1%1하

여 제정 하게 되 었언 것이다.

이 새로운 영 범 온 김 일성교시와 조 섰노동당규약 그 리고 복한 신헌

법 의 하위 규 험 으 로 서 . 확한헌 법 이 김 일 성 주제사4상舍 규뻥 적 기 츠로

한 새로운 사軻주외 헌 법으로 바핌 에 따 라서 김 일 성 주411사4상응 쿄

으하며 유일 체 제를 강화하기 위 하여 또 한 사회 주외 혁 댕 의 왔성올 목

표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 구한 독재 를 가눙하게 하기 위하여 강력

한 럽 적 수단으로서 제정 되 었 다고 생 각한다. 이 점 온 
'

조 선민주주의

언 민공화국 형 법 외 입 무는 조 선 민주주외 인민꽁하국 주석올 보쩌하

고 공화국 정 부외 노 선과 정 잭율 옹호 6성 하며 . 모든 범 되 객 침 해로

부머 노동자-%농민의 주권 과 사회주의 제도꽈 혁 밍 외 전41 므올 수흐하

고 . 인민의 헌 법 적 i 리 와 생 명 - 재 산을r 보흐하며 
. 국가-사회 생활외 모

든 분야에시 혁 댕 적 제 도 와 길서 를 All써 은 사허 흐 주채사상으료 일

씨 와하는 석 사적 위 업 에 기 여 하는데 있다. 
"

라고 규정 하는 제 1 차 걔

긍 형 빕 제 4조 에 명 확하게 드 러 나 있다. 凰 한 김 입 성 의 유 일해제를

강과하기 위 한 주체 사상과 조 선노동당의 독재에 밥대하는 반혁 명 되

에 대 하여 1950년 구겨 헝 보다 더 가411[%i한 겨 벌으 적 용하도록 한 데 애

서 도 개 정 외 정 학적 외 도를 알 수 있다. 걸국 제 1차 형 법 개 정 외 외

의 는 김 일성 외 유일지 배체제뿔 유지 아기 위 한 주체사싱4외 립에 있

었헌 것 이 다. 구체적 인 개정 의 내정-온 r IV, 착한 영 겁 전의 구셩, 2.

1 974 년 구형 법 전의 구성 4 과 「 v, 북한 신 - 구형 省 의 비 교」 에서 자세

하게 상펴 보 기로 한다.

2. lIt 2 elt 廟誅st]E

1950년 에 제 정 된 븍한 구형 법온 1975년외 제 1 차 개정 형 법으로 6

경 된 후 恩 다시 1 967녔 2실 5일 복한 최고 인 민회 의 상설 회 의 걸 정

재 z호로 채 w1 된 제 a차 개 갱 형 법 으로 管바;하게 되 었다9), 이 제

2차 개 정 쟬 省 은 현재 계속 시 행 되 고 있는 w 법 으艮서 외 뼜실 적 가체

를 지 니 고 11는 것이 다. 복빤은 제 1 차 개 정 8 법을 홍하여 김 일셩 의

유 입지 배체제 와 易 선노동빵외 독재 가 어느갱 도 확립 되 기 에 이르자

S) 이러한 사실은 IS91넌 11평에 고 려대학교 법학언구소가 1987년 걔쩡된 북한 신
헝법에 관한 자료룔 입수하여 세미나찰 준비하는 과정에서 2혀절는 뎨, 국내에
서는 그 동안 IS91년 위펑에 북한언구소가 입수하여 분석한 1975년 제 1차 개정형
법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쟐묫 알려저 온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보
도는 1991넌 11원 aa입자 동아일보 管조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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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사A상올 근 간으로 한 
'

주체 의 법 이 론"의 적 용을 위 하여 제 z차

형 빕 재 정 을 시도하게 되 었다. 이 주체 의 법 이 론은 인민에 의 한 사회

주의 볍를의 준수를 가일 칭 도모 할 목적 으 로 크 게 준쩝쿄양의 강솩

와 사상平쟁과 군충적 후생의 강화 그 리고 법 적홍제 의 강화롤 내용
으로 하는 조 선 인 민 대충의 보 다 나은 운명 을 개척 에 이 바지 하는 이

론인 것 이 다10), 이 이론이 등장한 시 기는 김 일 성 의 빽후에 돔장하기

시 작한 김 청 일 의 영 도 력 을 공고하게 하기 위 하여 사회 주의 업 무셩활

이 더옥더 요생 되 었면 서 기 로 서 공산당의 독재체 제 가 어 느 정 도 확팁

되 어 유화적 인 형 법 의 모습이 요 구될 수 밖에 없었먼 상팡이 飢다.

이 러 한 형 법 의 모 습은 다음과 같은 점 예서 구체 척으로 빱견된 다.

첫뱃로. 형 법 의 임 무에 완하여 규정 한 제 1 차 개정 영 빕 제 4조 으1

내용이 완화되 어 국가주권 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 률 전제로 하여 인

민의 자주적 - 창조적 생환울 보 장하기 위 한 것 으로 바Pl 었다.

暑째 로 . 형 벌에 있어 서 종전의 가흑한 교 화노동형 이 폐지 되 고 종

전의 징 역 형 이 노 동교와형으로 변 경 되 었 다.

섯째로, 김 일 성 유 일체제의 착립 과 조 선노동당의 독재 에 반대 하는

반동분자의 제재를 목표로 하 臧 턴 반혁 명 범 픽 가 국가적 법 익 을 보호

하기 위 한 반국가 범 죄 로 대체 되 臧다. 보 다 더 상세 한 제 정 외 내용온
「 VI I I 

. 1967년 신 형 법 의 특석 . 의 장에 서 살펴 보 기 로 한다.

3. 소 련 刑法軟夏의 IST

1 953년 스 탈 린이 사망한 이 후 1 9S6년 제 20차 소 련 공산당 대 회 에

서 소 텬의 정 치 권 력 구조가 1 인독재채제에서 집 단지도체재로 변 尋省

에 따 라 입 법 에서도 省주화되어 형 법 이 개 정 되 기 에 이 르 臧 다. 19CS

년 러 시 아사회주의 연 방소비 에트공과국형 법 에 대 한 발전적 비 판을 홍

하여 1958년 IC월 25 일 소 련 최 고 희 의 에 서 
'

소 련 연방 및 연방구성 공

화국 형 사 입 빕 의 기 초"를 채 택 함으로서 I$SO년에 개 정 된 소 련형 법을

시 형 하게 되 었다11), 이 개정 형 법 은 소 련 형 볍 의 혁 심 적 내各인 형 벌

법 규의 유추적 용제도暑 폐 지 하고 최 초로 죄 형 법 정주의률 규생 하値으

며 양형 에 있어 서 범 칙 자의 주관적 위 험 성 에 대한 고 려 暑 샥제하는

획 기 적 인 개선 정 을 지 니고 있 었다. 그 후 1 850년 소 련 구형 법 은 1 982

년에 수정 뒨 영 법 으로 대체되 었으며 1365년에 고르 바쵸프가 서 기 장

z이 심영일. 주체의 볍이론, 평양. 사회평론사, 1991, 50면.

11) 법무부, 소 련법언구(V). 법무자료, 1991, 57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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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 임 管에 따라 1987 년 에는 선 형 법 초 안이 骨산당 전w대 회 暑 혼과

하게 되 었다.

I S肺년 소 연 구8 빕 이 븍管외 경 우 1 950년 구8 법 외 제정 에 기초

가 되 었으며 그 이 후 1960년 소 현 구형 빕 온 Iq74년 북한 구형 헙 의

개 정 에 t 향올 미 値고 1 982닌 소 별 구땝 법으 1簡7년 복한형 뻘 의 제

2차 개 정 에 卷 향력 을 형사하 臧다. 그 럼 에도 暑구하고 한가지 흑기 할

만한 사힝,온 I S50 년 소 현 구尋 법 에서 폐지 되 었먼 명 벌 법규꾀 유추적

옹제도가 북한의 경 우 1 987년 ·제 2차 개 정 8 법 에서 도 예외 적 인 제 한

과 함께 원칙 적 으로 실정 되 고 있는 사칭 은 복한형 법 이 아직 도 비 빈

주적 인 성 겨 올 떠 고 있으며 그 결 과 개 정 된 규정 외 내용이 장식 격 인

의 미를 지 니 고 있다는 점올 확실 히 보여 준다는 것이 다.

2Y. dbw 廟法a,외 TW

l . 1950년 T廟法典외 WW

1950년 구형 법 온 제 1 편 촌외 와 제 2편 각칙 으로 크 게 대 형하여

제 1 편 총회 얘 서는 12장오로 제 2편 각척은 1 1 개장으로 총 Z3개외

장오로 구성 되 어 있 었다. 그 구성 외 구체적 인 내용은 다윰과 같다.

제 I 편 총 회

제 1 장 일 반 뻑 규정 (제 1 조 - 제 6조 )

제 2 장 행 사정 책외 일 반w인칙 (제 7조 - 제 1 7조 )

제 3장 예비 와 미 수 ( 재 1 8조 - 제 21 조 )

뻬 %징4 공 범 ( 제 2Z조 - 제 26조 )

제 5 장 형 헐 ( 재27조 - 제 45조 )

제 64장 형 벌 회 적 성-절 차 (제 48조 - 제 49조 )

. 제 7 강 범 죄 의 렁 합 (제 50조 - 제 62조 )

)ill 8장 집 행유에 ( 제 53조 - 제 55조 )

져1 9장 반기 전 석 방 ( 게 56 - 제 S8조 )

제10장 형 사소추의 시 효 (제 闢조 - 제80患)

제11징4 사변 (제S1조 )

세12장 전과의 소 명 (제 52조 - 제 S3조 )

제 z )턴 갹 칙

제13장 국가주권 적 대에 관한 괴 (제 84조

제14장 국가판 리 침 해 에 대한 쬐 ( 제 82조

제 81프 >

I 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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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 임 管에 따라 1987 년 에는 선 형 법 초 안이 骨산당 전w대 회 暑 혼과

하게 되 었다.

1 92S년 소 련 구8 빕 이 븍한외 경 우 1 950년 구8 법 외 제정 에 기초

가 되 었으며 그 이 후 1960년 소 현 구형 빕 온 IS74년 북한 구형 헙 의

개 정 에 t 향올 미 値고 1 982년 소 별 구땝 법으 1簡7년 복한형 뻘 의 제

2차 개 정 에 성 향력 을 형사하 臧다. 그 럼 에도 暑구하고 한가지 흑기 할

만한 사항온 I S50 년 소 현 구행 법 에서 폐지 되 었먼 명 벌 법규꾀 유추적

옹제도가 북한의 경 우 1 987년 ·제 2차 개 정 8 법 에서 도 예외 적 인 제 한

과 함께 원칙 적 으로 실정 되 고 있는 사칭 은 복한형 법 이 아직 도 비 빈

주적 인 성 겨 율 떠 고 있으며 그 결 과 개 정 된 규정 외 내용이 장식 격 인

의 미를 지 니 고 있다는 점올 착실 히 보여 준다는 것이 다.

2Y. dbw 廟法Ill,외 TW

l . 1950년 T廟法典외 WW

1950년 구형 법 온 제 1 편 총외 와 제 2편 각칙 으로 크 게 대 형하여

제 1 편 총회 얘 서는 12장오로 제 2편 각척은 1 1 개장으로 총 23개외

장오로 구성 되 어 있 었다. 그 구성 외 구체적 인 내용은 다윰과 같다.

제 I 편 총 회

제 1 장 일 반 뻑 규정 (제 1 조 - 제 6조 )

제 2장 행 사정 책외 일 반w인칙 (제 7조 - 제 1 7조 )

제 3장 예비 와 미 수 ( 재 1 8조 - 제 21 조 )

뻬 4장 공 범 ( 제 2Z조 - 제 26조 )

제 5장 형 헐 ( 재27조 - 제 45조 )

제 6장 형 벌 회 적 성-절 차 (제 48조 - 제 49조 )

. 제 7장 범 죄 의 렁 합 (제 50조 - 제 62조 )
)ill 8장 집 행유에 ( 제 53조 - 제 55조 )

져1 9장 반기 전 석 방 ( 게 56 - 제 S8조 )

제10장 형 사소추의 시 효 (제 闢조 - 제so患)

제11쟝 사변 (제51조 )

세12장 전과의 소 명 (제 52조 - 제 S3조 )

제 z )턴 갹 칙

제13장 국가주권 적 대에 관한 괴 (제 84조 - 제 81프 >

제14장 국가판 리 침 해 에 대한 쬐 ( 제 82조 - 1 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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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국가소유-사회 및 협동단체소유침 督11에 관한 힙

(재1 103조 - 세 111조)
.

제15장 인신침 해 에 완한 최 (제 1 12조 - 제 Its조 )

제17장 공민의 쟤 산침 해에 관한 괴 (제 1 47조 - 2Ii IS7조 )

제18장 노 동법 령 위 반에 관한 죄 (제 IS8조 - 제 177조 )

제19장 공무상범 쇠 (제 1 78조 - 제 l $3조 )

제20장 결 죄 에 관한 짓 (제 194조 - 게 Z17조 )

제Z1장 관리 집 서 침 해에 관한 꾀 (제 21 8조 - 쟤 258조 )

제22장 사회 적 안전 및 인민보건 침 해에 관한 되

(제 253조 - 제 z혀조 )

제Z3장 군사싱% 범 칙 (제 ZS5조 - 제 301조 )

%

이 와같이 1850년 구형 법 은 흑열 법 의 제정 이 핀요憾,옮 정 드로 규정

들혁 내용상 포콸적 인 셩 걱읕 고 있윰을 알고 었다. 또한 이 구t

볍은 대한민국 형 법 과는 달리 개 인적 인 법 익보다 극가적 - 사회 적 법

익을 보 다 더 보호하고 있음을 휵기 할 수 었겼다2기,

2. IS74년 舊罷驗쁘의 쁘W

1 950년 구형 법온 총 z편 23장 a이 %11외 조문으로 구성 되 어 91 었으

나 1974년 구형 헙 온 총 5편 17장 215개 조문으로 구셩 되 어 있어 서

조문의 수가 축소되 어 규정 되 어 있 었다. 이 구형 법온 총칙 의 경우얘1
'

조 선 인민민주주의 형 사정 잭의 기 본"이 라는 편과 
it

험 죄 힐 형 벌에

관한 일 반원칙 
"

이 라는 편을 새로이 추가 하 爐으며. 恩 한 각칙에 at당

하는 조 문들은 著혁 명 죄 - 입 반省 죄 - 군사상뻠 되 의 3가지로 크 기 분규

하여 규정 하고 있 었다. 19474년 구형 법 에 91어서 각칙 의 구성은 다옴

과 같다지,

(l ) 反후命繼罪

1 ) 국가주권과 사회주외 제도를 반대하는 반혁 명 범 되 (제51조-

제52조l

12) 본논문중 
4

VII. 북한힝법의 기본적 흑징. 4. 극가정치제도 및 경제적 이익의
우선척 보호" 삽조

13) 19S7 신엉법의 네용이 완전히 알려진 후에도 1974 북한 구형법의 총칙에 관

한 구제적인 내옹이 멍확하게 공개되지 아니하여 멍콰하게 설멍할 수 었음을
안타깝게 생갹안다. 또 한 갹칙의 경우도 제 51조-제 1繼조가지만 공걔되어 있
을 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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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 선민족빼 방뿌쟁을 반대 하는 반혁 겨 헙 괴 (제너易-제S4조 )

a> 반혁 명 죄 와외 뿌쟁 올 방해 하는 뻥 되 (제55조 - 제86조)

(2) - a懇罪

1 ) 사회 주외 졍제를 침 해하는 법 죄 (제87조-제110조)

A. 사회 주외 소유暑 찔 해하뇬 범 최

s. 사회 주외 결 제 관 리 깅 서 暑 침 해 하뇬 범 죄

C. 국토관 리 깅서 를 심해 하는 범 칙

2 ) 사희 주외 문화暑 침 해 하는 범 죄 (제1 1 1[ 조 - 제It7星 )

히 국가외 행 정 질 서暑 침 해하는 4 죄 (제 ]1 18易 - . 제148조 )

A, 국가의 행정 질 서 暑 省 해하뇬 험죄

B. 찬 리 (臧군외 직 무상 범 죄

시 사뫼 주의 적 공동생唱징 서룰 침 해 하논 범 죄 (제149조-제159조1

이 공빈외 lg 명 - 재산율 침 해 하는 범 죄 (제150조-제zao조 )

A, 공민의 셩 면 - 건강-인겨을 침 해 하는 범 죄

2. 공민의 개 인소유물 唱 해하는 범 죄

(3) 군사싱4 범 죄 (제 181 조 - 제218조)

3. 1987년 ttx1]法典외 w虞

1867년 신영 법은 총 5장 13절 151 개 의 患문으로 구셩 되 어 있어 총

5편 17장 21 S개의 조문으로 구성 되 었얜 1 974 닌 구형 법 보 다 축소된

규모로 규정 되 어 있다. 이 신 얠 법 은 1 974 년 구형 법 이 채 택하였 턴 6

편 외 구별 읕 단순화시 켜 8개외 장으로 ]1磨 省 적 인 구성 올 시도하였으

며 무 려 38조 에 깔하臧먼 군사M범 짓 외 규정올 삭제 하여 각첵 에 해

탕하는 조문둘율 반국가범 짓 와 IR71 년 구형 멉 상 일 반범 스 에 해당하

었毛 뻘 軻 暑 차헤로 분류하어 기 술하고 있다.

제 l 장 w 법 외 기 뵨 (제 1 조 - 제鶴조 )

제 z장 범 괴 및 형 럴 에 판한 일 빤규정

저1 1 절 범 죄 (제9조-제20조 )

제 a절 형 벌 (제21조-제43조 )

제 a 장 반국가 범 죄

제 1 껍 국가%주긴올 반대하는 범 되 (제44조-제51조)

제 a갱 민족해 방k무쟁을 반대 하는 범 죄 (제52조-제53조 )

제 3절 반국가럼 죄 에 대 한 온 q 및 暑신고되 (제81조-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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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4 장 사회 주의 경 제를 침 해 하는 럼 최

제 1 절 사회 주의 적 소유릍 침 해 하는 범 죄 ( 제56조-재65조)

제 z절 사회 주의 경 제 관 리 질서를 침 해 하는 범 죄 (제55조-제63조 )

제 3절 국토관 리 질 서 를 침 해하는 범 죄 (제84조-제91조 )

제 4절 사회 주의 노 통형정 질 서 暑 침 해 하는 범 되 ( 제92조-제95조)

제 s 장 사회 주의 문화를 침 해 하는 벋 죄 (제S7조-제 1 0C조 )

제 6장 국가의 일 반행 정 질 서 를 접 해 하는 범 뢰

제 1 철 일 반형정 질 서 를 침 해 하는 범 죄 ( 제 103조 - 제 12S조 )

제 c절 관 리 일군의 직 무상 럴 되 ( 제 1 24조 - 제130조 )

저1 7장 사회 주의 적 공동셩활을 침 해하는 범 죄 (제131조-제140조1

제 6장 공민의 생 명 - 재산을 침 해하는 범 죄

제 1 절 공 민 의 셩 명 - 건 강-인격 을 침 해 하는 범 죄 (제 1 41 조 - 1 54조 )

제 2절 공민의 개 인 소유를 침 해 하는 범 최 ( 제 1 55조 - 제 1 51 조 )

V, rtbW Ii-T刑法의 比較

1 . 總爾 소 a,定의 內 容 th較

(l > 刑法의 a制 와 基本原環

1 ) 刑 法의 a 制 : I S50년 구형 법 은 제 1 편 충회 와 제 2편 각칙

으로 나누고 있으나 1974년 구 형 법은 총 5편으로 구성 되 어 앴 었다.

그 러 나 1 987년 신형 법 은 편의 구 별을 장의 구 별로 대체하여 총 8 장

으 로 구성 되 어 있 다.

c ) 刑法의 譜a驅念 : l 950 년 구형 법 은 제 l 편 제 2장 
'

형 사 정

책 의 일 반원칙 
'

에 서 범 쇠 의 개 념 과 그 셩 밉 조 긴등을 규청 하고 있읕

뿐이 며 
'

조 선민주주의 안 민공叫국 및 그 에 수립 된 법 률 질 서 
"

를 보호

하는 것 을 형 법 의 주된 기 능으로 보 았으나 1374닌 구형 법 은 제 1 된
"

조 선 민 주주의 인 민공화국 형 사정 책의 기 본'에 관한 규정 에 서 血體屬[

想을 형 법 의 지도이 녕 으로 명 문화 하고 있 었 다. 그 런 데 1 開7년 신 열

법은 제 1 조 에 서 
"

조 선 빈 주주의 인 민공화국형 볍 은 범 괴 와의 뚜쟁 을

홍하여 국 가주권과 사회 주의 제도를 보 위 하여 인 민들의 자주적 이 며

창조적 엔 생 환을 보 장한다. 
'

라고 규 정 하여 사회 주의 제도를 기 초로

한 국가주g의 팍 립 을 주된 지 도 이 념 으 로 삼고 있다.

3 ) 荊法의 歡t保a的 機能 : l 9弱년 구형 법 은 
'

조 선 민주주의

인 민 공화국 및 그 에 수 립 된 법 를질 서 
"

를 보호하는 것을 형 법 의 주된

기 능으로 보 았으나 1 974 년 구형 법 은 
'

노 동자-농민 의 주괜 과 사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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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와 법 질 서 
"

를 보호하는 것을 그 주된 기 능으로 규·정 하였다.

그 러 나 1987년 신 형 법 은 
"

국가주권 과 법 절 서 
"

暑 보호하는 것으로 단

순파시 壹다14),

에 矯法의 afr 미

� 

A. 時鬪 的 a用 lg爾 1 95() 넌 구형 법 은 개 별 적 인 예 외 의 경

우를 규정 하고 있 었율 뿐 원 칙 적 으 로 는 骨한 형 벌 의 소 급효룰 인 졍

하 지 아니 하 였 으 나 1 974년 
' 

구형 법 은 신 법 의 형 벌 이 구 법 의 형 벌 보다

중한 경 우에 일 반 적 으 로 소급효 를 허 용하고 있 였다. 그 런데 1 987녠

신 省 법 은 제8조에서 형위 자에 게 유 리 한 소 급 적 용만울 언 정 하여 결 과

4 으로 소 급효금지 를 규정 한 것 으로 보 이 나 장 식 적 -R-정 의 의 미 暑

지 닌 것 으 로 생 각된다.

s. 場所的 afra驕 : 1 9弱 넌 구 형 법 온 
'

국가제도의 기초와

군 사상 위 럭 을 침 해 하는 죄 
" 

의 정 우에 반 외 국 언 의 국외 범 에 대 하어

적 용 가늉하 였으 나 1 974 년 구 형 법 은 
'

조 선毛주주의 인 민공화국율 반

대하거 나 조 선 공민율 침 해 하는 푀 
"

를 병 한 모 든 외 국 인의 국외 범 에

대 하어 적 용할 수 있 게 되 이 형 법 의 걱 용 범 위 가 팍대 되 飢다. 이 점

은 1 987년 신 형 법 의 경우에도 몽 일 하다1되,

( 2 ) 犯罪 18

1 ) 犯罪 의 a念 : 1 950 년 구영 법 은 범 죄 를 
"

조 선 민 주 주의 인 민

공 화국 및 그 에 수 된 법 暑 질 서 暑 침 해 한 사회 적 4이 헙 성 이 있는 고

의 또 는 과실 로 언 한 일 체 의 가벌 적 행 위 
"

로 정 외 하 었 으나, 1액4 년

구형 법 은 
"

노 동자-농빈 의 주권 과 사tIl 주의 제 도 叫 법 징 서 를 고 의 또

는 과실로 침 해 하는 형 벌 율 출 정 도 외 위 험 한 행 위 
"

暑 범 죄 로 규정

하 였 다. 1 987 년 신 형 법 은 표 현을 단순화시 켜 범 죄 暑 
"

국가주t과 奮

질 서 를 고 의 또 는 과실 로 침 해 하는 형 벌 을 줄 정 도 의 퓌 헙 한 행 +l 
"

로 규정 하고 있 다1*),

2) 솟g驗과 共8E a

A. 켰 T懇-共館 에 대 한 a刑외 原 刷 : 1 9騎년 구형 법온 범 죄

의 준비 와 미 수 그 리 고 공 범 의 省 벌 을 정 하는데 있어 서 
'

省 괴 자의

16> 1967년 신엉법 제 1조 찹조.

16) 동법 제 7조 합조.
1히 동법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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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셩 정 도" 와 
'

뻠 죄 형 위 의 위 험 성 정 도" 를 참작할 사유로서 규 정 하

鬼으나. 1374닌 구형 법 은 
'

험 즈 헝 위 의 위 험 성 정 도"만을 고 려 할 사유

로 인정 하여 객 관적 입 장을 +l 하였다. 이 러 한 입 장은 l開7녠 선형 법

에서도 유지 되고 있 다17),

3. 共懇의 形飜 : 1 950년 구형 헙 은 공범 의 형 태 를 정 省자-교

사자- 조자로 한정 하어 규정 하였으나 1 974 년 구형 법 은 
'

범 죄 조 긱

체 
"

에 의 한 범 죄 를 곰 범 형 태 의 범 죄 로 인정 하였다. 이 점 은 1開7년

신형 법 의 경 우에도 동 일하다지,

(3) 刑飜論

1 ) 刑飜의 s顯 : 1 974 년 구형 법 은 IS50년 구형 법 상 인,정 된 
'

벌

금 형 
"

과 
'

일 정 한 적 업 또 는 영 업 의 금지 형 
"

을 폐 지 하고 
'

일졍 한 권

리 의 박管형 
"

을 
'

선 거 박탈형 
"

으로 또 한 
'

일부 또 는 전부의 재 산몰수

형 
'

은 
"

전부의 재 산몰수형 
'

으로 측소하여 대체하臧다. 그 런 데 1987

년 신형 법 은 종전 의 고 화노동형 을 폐 지 하고 정 역 형 을 노 동교叫형 으

로 명 칭 을 변경 하옜 으 며 더 나아가서 자격 박탈형 과 자격 정 지 형읕

설하였다19),

기 廊刑의 W 行觸限 : 1950년 구형 법 은 사형 의 집 형제 한을 哲

죄 형위 당시 1 8세 미 만의 자에 대 해 서 만 인 정 하옜으나 I q74년 구형

법 은 그 집 형 의 제 한연 령 을 17세 미 만의 자로 낮추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서 임 신여 성 에 대한 사형 제한 규청 읕 생 가하 였다. 결국 사형

의 집 형대상을 확대한 것이 다. 이 점 은 1367닌 신형 법 의 정우에도

마찬가지 이 다20),

3) 敎化뿌a의 廟期 : I S50 년 구형 법은 
(f

l 일 이 상 1 년까지 
"

로

규정 하 였으나 1 974 년 구형 법은 
'

5게실 이 상 3년까지 
"

로 기 간을 늘 臧

다. 그 러 나 IS87년 신형 법 은 교 화노동형 을 폐지 하였다21),

4 ) 矯罰 의 a定

A. 愈1흐a件과 arm 件 : 1950년 구형 빕 은 형 벌 의 양정 의

졍우 무項 게 보는 조 건을 5가지로 또 가볍 게 보는 조 건을 9가지 로

규정 하고 있 였으나 1 874 년 구형 법 은 이 두가지 조 긴을 모두 5가지로

규정 하 옜다. 1 967년 신 형 빔 온 무겁 게 보는 조 건을 5가지로 또 한 가

1기 19S7년 산형법 제 IS조, 제 18조 참조.

18) 동법 제 17조 참조.
19> 동법 제 있조, 제 30조.

20) 동법 재 2az.

21) 동법 쟤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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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게 보 는 조 썬t 5 가지 로 규정 안다蠶),

Il. WIlt외 毛 우 : 형 법 에 %규정 핀 법 정 형 보다 경 한 형 올 선고

해야 할. 省 한 사정 이 있을 때는 1950년 구( 법은 그 법 정 형 보다

정 한 갈온 종류의 또 는 다른 종류으 영 벌올 선고항 수 있도록 허상

하 였으나 1 974 년 구형 법 은 이 섈 우 다른 종규4외 형 헐 올 선고항 수

엾도록 규정 하고 있 다. 이 점 온 1 987년 신 행 법 에서 도 마찬가지 다震),

C. 聽화鏡고r외 毛 우 1 이 4 우에 1850년 구형 법 온 형 벌 향정 외

기본원칙 으로 t-수주의 暑 택 하옜으나 19174년 구형 법온 
"

총체적 위 얩

성 평 가주외 
" 24) 暑 원칙 으로 하였다. 이 점 은 t 987넌 신 형 법 에서 도

동일 하다. 25)

되 矯事驛遠외 et : 1 974 넌 구형 법 온 꿍소시 효기 간올 1 95P

년보다 연 장하臧으나 구얠 법 의 경우와는 달리 반혁 떵 범 죄 와 고 의 직
4생인죄 에 대하여 는 공소시 효뫼 제 한을 있 정 할 수 없도록 규정 하었다
26)

, 이 점 은 1 967년 신 형 삡 에 서 도 동 일하나 다만 행 벋의 종휴 가 볜경

되 었기 때문에 협 사소추시 효외 척용예가 달라졌다. 27)

S) WI行11W쁘 : 19騎년 구형 법 은 교 화노동형 이 나 5 년이 상의 징

억 형올 선고하는 졍 우에 집 t유예暑 머 용하臧으나 11974년 구省 법온

6년이 하외 징 역 올 선2할 갱 우에 반 집 %s유예 g 인정 하여 반혁 명 험 죄

자에 대하여 는 여 하한 경 우이 든 집 유예 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

다. 그 헌데 1 開7년 신형 법 에 서 는 징 역 헝 이 노동교화형 요로 대체된

짐을 유외 하여 야한다. 謁)

7) Si6寶a分

A. 으Ta分 ! 1 980년 구형 법 온 t 위 당시 에는 정 상적 싱k태에

앴 었으나 판결 션고 당시 에 정 신 뼝 상태 에 있는 자에 대 하여 의 료 X i

분만올 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 臧으나. l$74년 구형 법 은 우선 의 료 처

22) 195뻔 신엉법 제 32조, 제 33조 참&.

23) 동법 제 SA조 참조.

24) 
'

송처]적 위컵성 펑기a-인식"이란 뻔저 갹 법죄벌로 해당안 엉법을 갹갹 정한 다

뮴 다시 그 법 들의 총체적 위업성을 평가하여 그 범리들 가운뎨서 힝벌을
가장 높이 정한 조 항에 그 만큼 영벌을 높이 정하고 쇠종적으로 그 조 항의 영
법에 처하는 원식을 말안다.

2S) 1987닌 신형법 제 襲조 창조.

2S) 1980넌 구렁법샹요로는 국가주권적대에 관한 커룰 지各 자가 재판소으·l 자유재
량에 의해 엉사소추시효의 적옹울 받울 어지가 일부나마 허몽.되었으나, 1974년

구형법에 의하 반혁명범죄률 저지루 자가 영사소추시효제도의 혜택·율 찰 수
있는 여지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였다.

27) t987년 신엉법 제 42조 창조.
28) 동법 제 3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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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적 용한 후에 정 신 상태가 회복되 변 반드시 형 벌 을 과하도록 규

정 하였다. IR67년 형 법 도 동일 한 규정 을 두고 있다. 霧)

8. 敎%t分( 矯正 g分 ) : 1950녠 구형 법은 교 정 처 분쇠 데상

을 1 4세-18세 미 만의 미 성 년자로 규정 하 였으나 1 574년 구 형 법온 1 4

세-17세 미 만의 미 성 년자로 그 적 용 범 위 暑 축소하였다. 그 런 데 ISSP

년 신 형 법 의 겪 우에는 종 래의 교 정 처 분읕 교 양처분오로 명 칭 울 변 경

하 였다. 30)

2. 各羅 上 i定의 內 容lb較

(l ) a s家懇罪 (反草命繼罪 ]

1 ) ow : 1 950년 구형 헙 과 1 974 년 구형 법 에서 ·익 ' 반혁 명 범 쾨 
"

는 1987년 신형 법 에 서 는 
'

반국가럼 죄 
"

로 명 칭 이 변 경 되 었다.

2 ) a文의 a : I S50년 구형 법 에 서는 
'

국 가주권적 대에 관한

죄 
"

로 서 1 8개 의 규 정 이 있 었으나 IS 년 구형 법 은 반혁 명 범 죄 로 서

1 6게 의 규정 으로 축소 하 였 다. 1 開7년 신 형 법은 1 2개의 규정 만을 두

고 있다.

3) aww件 1 9 년 구 형 법 어1 있어 서 반혁 명 병 력 의 구성요건

은 1 950년 구형 법 의 경우보다 더 추상적 이 다. 이 점 은 1 9gp닌 신 형 법

의 겪 우에도 동일 하다,

시 特纖繼繹觀濯 : 1 974 년 구형 법은 1 950년 구 형 법 에서 발견 할

수 없 었 먼 반혁 명 범 죄 방임 죄를 새로운 럼 직 유형 으 로 규정 하였 다.

이 럴 최 는 1 967년 신 형 법 에도 반국가 헐 직 빵 임 괴로 그 대로 유지 되 고

앴다. 31)

( 기 - a懇罪

1 1 춥후 : 1 987년 선 형 법은 종전의 
'

일 반 범 죄 
"

라는 용어 를 뎨

이 상 사응하지 아니 하고 있다. 蠶)

2 ) a文의 a : t 950년 구 형 뻘 의 졍 우 1 83개의 규정 으 로 구성

되 어 있 었으나 1 374년 구형 법 은 I l %개 의 규청 으 로 측소하 였다. 1 韓7

년 신 형 법온 l OS개 의 조문으로 더 옥 축소하였다.

3 ) 刑罰 : 1 974 년 구형 업 은 1 950년 구 형 볍 보 다 일 반 범 죄 의 유

ww w t원 隆 霧 野

29) 1987년 신형법 제 12조 참조.

3이 동법 제 lIZ.

31) 동벙 쪄 55조 잠조

32) 얼반범죄라는 용어는 북한 헝법학자들에 의하여 이론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따름0l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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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을 완화시 켰 다.

(3) 行政懇驛외 策1t測,化

1 950년 구 현 법 은 행 정 벙 죄 에 해 당하는 범 죄 들은 刑 쁘潔으로 하여

박지 형 법 의 형 태로 규 정 하는 경 우가 많이 있 었으나 1 974 년 구형 법은

이 러 한 결 우를 다소 정 리 하여 규 정 하고 있다. 이 점 은 1 9B7 년 신 형

법 에 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 4 )WT에 대 한 聽 繹

1 950년 구 형 법 1 26조 에 서 는 존속살 인 - 존속상해죄 등과 같은 전 통문

화에 기초한 존A에 대 한 범 죄 ·우열 이 있 었으 나 l 9 년 7-형 법 온 이

러 한 범 죄 유형 올 인 정 하지 않고 있다. 이 점 은 l 開7년 신 영 법 외 경 우

에 도 동 일하다

VI 
. 北韓%i]法의 T6잡과 本貿

l . 北韓刑法외 TI念

한은 1 948년 이 후 반제 반봉 건 모{ 주주의 혁 명 율 완성 하고 1 9147 년

부터 사회 주의 역 멸 의 단계로 돌 입 하 였으나 제국주의 국 가의 침 략으

로 부터 국가의 자주핀율 지 키 기 위 하여 팍칠 으로 인 한 ( 북한의 주장

에 의 하변 ) 6. 25전 쟁 에 서 숭 리 할 수 있 도록 전 시 체 제 에 듈어 갔 였다.

전쟁 이 후 전 후복구暑 봉하여 1 561 년부터 사회 주의 의 전볜적 설 기

에 진 입 하변 서 1 970년 이 ·후 확 팁 된 사회 주의 독재 정 권 아 대 I S75년 에

제 1 차 개 정 형 법 을 탄섕시 키 게 되 었 다. 이 시 기 에 협 법 외 개 념은
'

조 선 에 세 워 진 노 동자 농민 의 주권 과 사회 7의 제도暑 선 복하어 혁

명 위 업 의 실 현 올 반대 하는 반혁 명 범 禹 자들을 진 압하고 사회 주의 제 도

의 광고한 발 전 에 지 장율 주는 일 반 럼 죄 자들을 제 재 할 목척 으 로 축

가 가 제 정 안 범 최 및 형 벌을 규 정 한 법 규 범 의 충체 
"

로 서 정 외 될 수

있을 것 이 다. 33) 그 러 나 이 러 한 형 법 의 개 뎡 은 근뵨적 으 로 실 질 성을

계 속 지 니 게 되 였으나 상당한 변 叫暑 갖게 되 었 다. 1 974 년 구 형 썹을

봉하여 김 일 성 유 일 체 제 와 조 선 노 동답외 독재 가 충분히 박 립 되 기 에

33) 김규승. 앞의 . 17S-179먼i 김근식. 엉법학(1). 펑양, 김얼성종합대학줄판
사, 1986, 6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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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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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이 다. 33) 그 러 나 이 러 한 형 법 의 개 뎡 은 근뵨적 으 로 실 질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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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규승. 앞의 . 17S-179먼i 김근식. 엉법학(1). 펑양, 김얼성종합대학줄판
사, 1986, 6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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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르자 I S87년에 제 정 된 신형 법 온 형 법 의 기1 념 을 
'

범 조 와의 루쟁을

통하여 국 가주권과 사회 주의 제도를 보위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라

촹조적 얜 셩 환을 보장하는 규범 
"

으로 인정 하는 인식 의 전환이 이루

어지 게 된 것이 다. 회) 따 라서 신 형 법 에 있어 서 의 영 법 의 개 념은 省 曹

의 보장적 기능을 기초로하여 형 섬 되 어 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신 엎

법 제 1 조 의 규 정 이 단순히 장식 적 외 미를 지 는 것 에 暑과한 것 이 라

는 의 구심 을 떨 치 기 에는 미 흡한 개 념 이 라고 생 각된다. 왜냐하현 복

한의 경 우 아적 도 형 법 이 김 일성 유입독쟤체 제 의 곽립 과 김정 일 의

정 권계숭을 위 한 수단으로서 악용되 고 있는 점 이 분 명 하기 때문이

다.

c. 北T矯險의 本 質

븍한형 법 은 프 롤레 타리 아혁 명율 완성 하여 사회주의 제도훌 발전시

키 는데 목적 을 두고 있음욜 알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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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형 법 외 기 본"에서 찾아 뷸 수 잎기 때문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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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고 있다. 36)

34) 19野년 신헝법 제 1조 참조

35) 심헝일. 앞의 책. 68먼.
3허 심엉일. 앞의 책. 205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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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앞에서 살 본 바와 강이 ][ 974 닌 구형 법온 형 법 외 임무 또 는

목포룰 
'

조 선 빈 주주의 인 민공화국 s주석 을 보위 하고 공차국 정 부의 노

선 과 정 잭율 옹호 관설 하며 ,
모 든 범 죄 적 침 해로부더 노 동자-농민 의

주권과 사회 주외 제 도 와 혁 명 의 전f] 물을 수호하고 언민외 헌 법 적 t

리 와 생 명 - 재 산올 보호하며 , 국가-사회 생 창의 모든 분야에 서 혁 명 적

제도와 질서 를 세 위 은 사회 暑 주체사상으로 잉 셕꽈하는 역 사적 위

업 에 기 여 하는데 있다. 
"

고 규 정 하였 다.

1 987년 신 형 법 온 국가주권과 사회 주의제도를 보 위 하며 인 민·野으/

자주적 이 며 창조적 인 생환올 보 장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구

형 법 싱1의 목표暑 단순파시 인 변이 눈에 띠 고 있다. 이 는 상당한 성 도

로 확밉 왼 주처1 사상을 기 초로 하여 
'

주체 의 법 이 몬 
"

을 수립 하게된

접 에 기 인 하는 것 이 라고 셩 각한다. 따 라서 주체 의 법 이 론이 강조하

는 준 법고 管-사상平쟁과 군骨적平객-볍 적 昏제의 광화는 바로 주차쇠

省 법 이 온의 좌표로서 인 정 되 며 더 나아가서 형 빕 의 목표로서 인 식 될

수 있율 컷 이 다. 37) 결국 탄적 으로 복한형 법 의 현시 대 적 목표는 깁 일

성 유일독재제제꽉팁 율 답보로한 김 정 일 의 정 권 계 송을 순조昏계 하

는 데에 있는 젓이 다.

VI I . dh]18矯法외 基本飾 sa

l . 胞繹116念의 w賣性

대 한민국 형 법 은 일 반적오로 구성 요 건에 해 당하며 위 법 하고 유역

한 형 위 暑 범 죄 로 인 정 하는 범 괴 의 형 식 적 개 념 에 그 기 초·暴 두고

있으나 11 987년 신 형 법 제 q조 는 
'험 

되 와의 무쟁을 W하여 국가주권 과

사회 주 외 제 도 율 보 t-1 하여 인 민 둘의 자주 적 이 며 창조적 인 성 활율 보

장하 기 우1 하여 
"

국 가주권 과 법 질서를 고 의 또는 과실 로 침 해하는 형

벌을 暑 졍도퍼 위 험 한 행위 
'

暑 범 죄 로 인 ·정 하여 
'

범 죄 의 십 질 적 게

념 
"

올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 다, 이 와같이 형 법 해 석 과 죄 형 컵 정푸외

에 기 초 한 형 빕 외 보 장적 기 능율 강조하는 범 죄 의 형 식 적 개 명 울 배

척 하는 복한 형 법 온 이 暑 사희 으로 위 험 한 행 위 이 변 범 도 로 언 정

37) 심엉일, 앞의 책, 3SS-ass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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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예 시 규 정 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이 다. 더 나아가서 북한 형 법 은

범 퍄 의 실 질 적 개 념 을 형 벌 법 규의 유추적 용을 허 용할 수 있는 근거

로서 악용하고 있다.

2. 케罰法規 의 制 1區的 a推a用

1 974년 구형 법 제 1 5조는 
' 

범 최 적 형 위 로 서 그 에 직 접 해 당하는

규 정 이 형 법 에 없는 것 에 대 하여는 그 중요성 과 종류에 있어 서 가장

비 숫한 죄 에 관한 조 앙에 따 라 그 책 임 의 기 초와 벙 죄 및 형 벌의 기

초 暑 정 한다. 
" 

라고 규 정 하여 엮 벌 법 규 의 유추적용을 젼 면 적 으로 언

정 하고 있 었 다. 그 러 나 1 開7년 신 영 법 은 제 1 0조 에서 
'

범최 형 위 暑

한 졍 우 형 사 법 이1 그 와 꼭같은 행 위 를 규 정 한 조 항이 없을 때 에는

이 법 가운데 서 그 종류와 위 험 성 으로 보아 가장 비 숫한 행 위 를 규

졍 한 조 항에 따라 형 사책 임 을 지 운다. 그 러 나 험 죄 의 종류와 위 험 성

으로 보 아 그 와 유사한 형 위 를 규 정 한 조 항이 없는 경 우에는 형 사책

임 을 지 울 수 엾으며 해 당 조 항에 서 규 정 한 침 해 대 상과 사회 관계. 주

관적표 정 과 범 인 의 표 징 의 한계 를 넘 어 유추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하여 원 칙 적 으 로 유추적 용을 인정 하며 예 외 적 으 로 제 한하고 있다.

또 한 신형 법 은 럼 최 의 개 녈 을 인민 주권과 법 짇 서 를 고 의 또 는 과실

로 칠 해 하는 형 벌 을 줄 졍도의 위 헙 한 형 위 로 정 의 하고 있어 서 북한

의 경 우 사회 주의 의 법 짇 서 에 위 반한 형 名 로 서 위 엄 성이 있으변 곧

범 易1로 인 정 되 는 것 이 다. 따라서 북한에서 는 형 법 에 일 정 한 형 벌 법

규가 없는 경 우 라 할지 라도 원 칙 적 으 로 다른 규정 을 유추하여 적 옹

할 수 있 기 때 문에 자의 적 인 처 벌 이 항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형 법 의 규제 적 기 능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

3. )[l]飜法規의 a sa用 의 政略的 a限

1 950년 구 형 법 제 6조 는 
' 

죄 를 벙 한 자는 그 형 위 당시 의 법 령 에

의 하여 색 임 을 전 다. 
" 

라고 규정 하고 통법 제 6조 는 
'

어 떤 @ 위 에 대

한 형 벌적 용을 폐 지 하거 나 또는 그 에 대 한 책 임 을 경 하계 하는 법 령

은 그 법 령 이 시 형 되 기 이 전 에 수형 한 형위 에 대 하여 서도 적용한

다. 
"

라고 하여 형 식 적 으 로는 형 법 불소급의 원칙을 천 명 하 臧 다. 그 러

나 1 950년 구 형 법 제 67조 와 제 73조 를 자세 히 살펴 보 면 실 제 에 있

어 서 형 법 블소급의 원 칙 은 예 외 이 고 원 칙 적 으로 형 벌 의 소 급적 용이

인 정 되 고 있 었 음을 알 수 었다. IS74년 구형 법 은 다음과 같어 일반

적 으 로 형 벌 법 규의 소 급효를 인정 하 옜 다. 즉 신 법 에 서 어 면 업 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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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형 벌 의 적 용을 페 지 하였올 경 우. 측 구 법 이 어 떤 헙 죄로 규정

한 3다1-1 暑 신 법 이 범 죄 로 인 정 하지 卷는 경 우에 소 급울 적 ·용하었다.

또 한 신 법 이 구 법 보다 형 벌올 총하게 규정 한 毛 우라 할지 라도 구 법

시 행중 저 지 른 범 회 에 대하여 신 법 외 증한 영 벌 욜 적 용하였다. 恩 한

신 법 이 구법 보 다 형 벌 을 경 하게 규정 한 경 ·우에 구 빕 율 소 급적 용하였

다. 36) 그 턴 데 1 987년 신 형 법 은 제 8초 에서 
"

쇠暑 범 한 자에 게는 그

범 죄 1 위 暑 수%s 한 당시 외 형 법 에 의 하여 형 사잭 임 유 지 운다. 그 러

나 종전 형 법 에 서 보번 *8 위 를 이 빕 에 서 로 보지 않 거 나 어 던 범

죄 % 위 에 대 한 형 벌울 종전 법 보 다 낯춘 경 ·우에 는 이 법 에 따른다. 
"

라고 규정 하여 행위 시 법 추의 쇠 원 ·칙 올 전 명 하고 행%M 자에게 유리 헌

소 급적 용만율 인 청 하여 겯 국 형 벌 법 규의 소 급 적 용율 제 한하고 있는

젖 으 로 볼 수 있겠다. 그 러 나 이 규정 은 사회 주의 체게暑 더옥 감와

하기 위 한 정 략직 인 의 도 에 서 도 용된 장식 적 의 미 를 지 니 고 있다고

생 각된다.

4. SW政滄制度 및 a 濟的 利흐의 T先 的 保%

1 95[)년 구형 법 제 1 조 의 
"

형 법은 죄 魯 범 한 자에게 본 법 에 규정한

형 벌 을 적 용함으료 조 省주주의 인 민 공화국 賓 그 에 수 립 된 법 롤

질 서 를 범 괴 행 위 로 부더 보 호하는 것율 과 업 으 로 한다. 
"

라는 규정 과

동법 제 20장 경 제 에 관반 죄 에 관한 규정 들을 살펴 보면 형 겁 이 국

7% 정 치 제 도 와 경 제 적 이 익 을 개 인 짓1 이 익 보다 더 중시 하고 있었다.

또 한 1 974 넌 구 형 법 제 4조는 
'

조 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 형 법 의 V

Y는 헌 빈 공화국 주셔 을 보 위 하고 공 화국 정 부의 노 선과 청 잭율 옹

호 관철 하며 모 든 벙 죄 적 침 해로부터 노 돔자·-농민의 주깅 자 사회 주

의 제 도 화 혁 쟬 의 전 f] 물율 수호하고 인 민 외 헌 법 적 권 리 와 생 W -. 재

산올 보호 하며 국가-사회 생 촬율 모든 분 야에 서 혁 명 적 게 도 와 칠 서

를 세 워 온 사회 를 주체 사상으로 일 s 화하는 역 사 적 위 업 에 기 여 하

논 데 있다. 
" 

라고 규정 하어 이 ·점 올 더 욕 강조하 였다. 이 러 한 t-l 지 는

1 96F년 신 형 법 에도 이 어 져 서 4세 1 조 는 
"

조 선 省 주주의 인 빈꽁화국 형

법 은 범 되 와의 무쟁 율 홍하이 국가주권 과 사회 주의 제도暑 보 위 하며

인 민 들의 자주적 이 며 ·칭4조걱 인 생 활을 보 장한다. 
"

라고 규정 하여 국

가주잰 과 사회 주의 제 도 을 안민 외 이 익 보 다 더 우선적 으 로 보호하리

3히 이와갈이 1974넌 구엉법은 헹위자에게 불이익한 힝벌적용의 소 급N효를 인정하
고 있오나 그렇다고 하어 구법에서 좌로 보지않던 행위를 신법에서 좌로 인정
하는 경우가지 신법을 소급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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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고 있음을 알게하여 주고 있다. 또 한 반국가범 되 와 구별 되 는

일반범 죄 로서 우선 사회 주의 겅 제暑 침 해 하는 범 죄 율 무려 41조의 조

문에 이 르 기 까지 자세 히 규정 하고 있는 사실은 결제 적 이 익 의 보호

률 매우 중시 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젖이 다.

VI I . 1967年 ET l[蕭驗의 特儉,

l . 矯法의 單純fh된 係ai定

2 950년 구형 법 의 제 1 조 의 
it

형 법 은 되 를 범 한 자에게 본법 에 규정

한 형 벌을 적 응함으로써 조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 에 수립 된

법 를질 서 휼 범 죄 형 위 로부터 보 위 하는 겻 을 과엽 으로 한다. 
"

라는 규

정 읕. 1 974년 구형 법은 제 4조에서 더 욱더 구체 화하여 
'

조선민주주

의 인 민공화국 형 법 의 임무는 조선민주주외 인민공화국의 주석을 보

위 하고 공화국 정 부의 노 선과 정 작을 옹호 간철 하며 모든 범죄적 심

해로부허 노 동자 농민 의 주권 과 사회 주의 제도와 혁 명 의 전허뮬올 수

호하고 인민의 헌 법 적 권 리 와 생 명 - 제 산을 보호하며 . 국가-사회 생 활

의 모 든 분야에 서 혁 명 적 제도와 질서 를 세 워 온 세 상을 주치1 사상으

로 일색화하는 역 사·척 위 업 에 기 여 하는데 있다. 
"

라고 규졍 하였다.

그 러 나 1 987년 신 형 법 제 1조 의 규정온 
'

조 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管

법 은 범 죄 와의 뚜쟁을 홍하여 국가주핀과 사회 주의 제도를 보위 하

烈랬& 엇 訓 
'

.

v

, 길<君
섬 가하 였다.

2. 矯法의 aw飾 爛及a飜노a童

이 미 북한형 펍 의 기 본원 칙 에 서 형 헐 럽규의 소급적 용의 정 략적 제

한을 살퍼 본 바와 같이 1 987년 신형 법은 제 8조 애서 형위시 曹주의

의 원 칙을 선 언하고 범 죄 자에게 유 리 한 소급적 용을 인정 하여 씀국

형 벌 법 규의 소급적 용율 금지 하고 있는 처 지로 보여 질 수 있다. 그 러

나 IS57년 신형 법 제 8조는 IS7i년 구혐 법 의 소급효에 관한 자세한

규정 을 오히 러 단순화시 켜 1950년 구형 법 제 5조와 제 5조의 규정 울

1 개의 조문으로 통합한 것에 블과하다고 판단된다. 그 런 데 I S50년

구형 법 제 5조 와 제 6조 의 규정 은 동 법 제 17조 와 제 50조의 규정과

유추제 도 와 함께 운용될 수 있 臧 기 때문에 형 헙 의 소급적용에 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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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 었으나 1 987 년 신형 법 온 11 960년 구형 법 제 1 7조의 규정 율 삭제

하兎 으 머 -H-추제 도 에 일 정 한 제 한올 가하고 있기 때 문에 형 법 의 소

찹 적 용이 종전보다 표 면적 으 로 는 완화되 었다고 말할 수 았4[다.

s. 矯法上 a推a用의 形4飾 혜m

1 9SO년 구형 볍 게 9조는 
' 

범 죄 적 행 위 로서 그 에 직 접 해 당하는 규

정 이 행법 에 없는 것에 대하여 서 는 뵨법 충 그 중요성 과 종쀼에 있

어 서 가장 비 숫한 죄 에 잔한 조 항에 준 거 하여 그 잭 임 외 기 초와 뻥

죄 및 혈 벌 올 정 한다. 
" 

라고 규정 하여 형 벌 빕 규외 유1추적 용을 인 ·4 하

였 다. 이 규 졍 외 적 접 적 근걔 가 된 11 926년 러 시 아사회 추의 언 방소 비

에 트 공 화국 형 법 을 개 정 한 1 980년 소 면 형 법 이 오 $ 전통이 되 다시 피

한 형 법 외 유추적 용제 도 를 741 지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제 1 차 개 졍 뎠

법 인 I S74 년 구형 빕 은 제 IS조에서 이 제도를 그 대 로 존치 시 키 고 있

었 다.

그 런 데 1 957년 신 형 법 제 10조는 원 칙 적 으 로 형 법외 유추적용을

인 정 하면 서도 예 외 적 으로 
'

그 러 나 범 죄 의 종류와 위 험 성 오 로 보 이4
그 와 유사한 형 위 暑 규정 한 조 항이 히는 경 우에뇬 형 사책 임 을 지 옮

수 없요며 해 당 조 항에 서 규 정 한 침 해 대 4상과 사회 판계 . 주휸적 표 징

과 범 인의 표 정 의 한계 를 넘 어 유추할 수 없다. 
"

라는 제 한규정을 신

설 하 었 다. 이 점 온 11 974 년 구 형 법 에 비 하여 진 보된 모습율 보여 주

고 있으 나 근본 적 으 로 형 법 의 유추 적 용제도를 계M 인 정 한다는 대여111

서 큰 변 화가 없는 것 이 다. 따 라서 북한외 펑 우 일 정 할 범 죄 행위 외

처 벌 온 형 A
'

[ 법 에 그 와 꼭 갈은 행 위 를 규정 한 조 항이 없을 경 우에 도

그 법 에 서 그 종류와 위 험 성 으 로 보아 가장 비 슷한 행 위 暑 규정 한
조 항에 외 하여 처 벌 필 수 있는 것 이 다. 더 나아가서 이 러 한 처 벌 은

엄 죄 외 종류와 위 험 성 으로 보 아 가장 비 숫한 tg위 暑 규정 한 조 할이

존재 한 다는 건 제 에 서 가눙한 것 이 며 더 나아가서 그 러 한 조 항이 존

재하더 라도 y] 에 서 언급한 한계 를 일 딸항 수 없다는 의 미 이 다. 그 러

나 신형 법 제 10조 의 규정 이 유추적 용의 병 학한 제 한各 명 시 하고 o

더 라도 제 9조 가 십 질 적 인 범 죄 개 념 을 인정 하고 있 기 때문에 유추적

용의 제 한은 형 식 척 인 의 미 暑 벗 어 날 수 없는 한계暑 지 니고 앴는

것 이 다,

4 . 敎+htta%1J피 TIE

교 화노동弔 은 범 죄 인 의 완전 한 자유 박탈올 수반함이 없이 지 정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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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서 또 는 범 즈 인 의 종전 의 근무 직 장에서 노 동을 강요管으로M

노 톰보수骨의 일 부 를 국가에 남입 시 킴 으 로 써 집 형하는 형 벌 의 일 종

이 %다 . 완전한 자유박탈을 수반하지 않으나 어 느 정도 자유박탈을

강요하는 점 에서 넓 은 의 미 의 자유형 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星

한 노 동보수중의 일 부를 국가에 납부시 킨 다는 점 에서 재 산형의 성격
도 지 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븍한영 럽 상 교 M노동형 은 교 옥형 주외

에 기 초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만 실 제로는 교 화노동이 강제 성

을 띠 고 있다는 점 에 서 용어 그 대 로 의 교육적 인 측면은 부정 되 고 았

는 것이 현실이 었다.

1 950 년 구 형 법 은 교 꽈노동은 1 일 이 상 1 년까지 로 하였고 국가에

납 입 시 키 는 노 동보수부분은 그 의 보 수중 2551f暑 초과하지 않는 害 析

내에서 재 판소가 재 량에 의 하여 선고하였 다. 그 러 나 1 974 년 구 형 법

은 교 화노동기 간을 s개 월 이 상 3년까지 로 연 장하였으며 국가에 납입

하여 야 알 노동보수暑 30%까지 로 확대하였다. 교 화노동충의 기 간은

일 반적 노 통 연 한 및 법 률에 의 하여 연 금 기 타의 휵전 을 받게 되 는

노 동 연 한을 산 잃 하지 아니 하 였 다. 교 호1노동의 선고를 받은 자가 고

의로 교 화노동을 기 피 하는 경 우에는 재 판소 판정 에 의 하여 교 화노동

을 집 행 하여 야 할 기 간을 그 에 상당한 기 간의 징 역 으로 환형 할 수

있였다.

그 런 데 1 987 년 신 형 법 은 제 CI 조 에 서 형 벌 의 종 류를 규정 함에 있

어 서 자유형 과 재 산형 의 충간적 인 형 테 를 띤 교 화노동형 을 삭제 함으

로 떼지 하 였으며 종 젼 징 역 형 의 명 쳉 을 변 경 하여 흡수한 
il

노동교화

형 
"

을 신설 하 였 다. 이 는 1 년에 서 20년까지 적 용가 능하였졀 징 역 형 이

6계월 부 터 1 5 년까지 의 노 동교화형으로 전환되 었 기 때문에 형 벌의 적

용기 간이 축소된 것 이 지 만 실 제 에 있 어 이 전 의 교 화노동형 에 비 하여

유사한 명 청 의 형 벌 임 에 도 블구하고 반드시 교 화소에 수용하여 노 동

을 강제 함으로 써 노 동보수외 건부를 국가가 징 수하여 집 형 되 는 형 철

이 기 때문에 커 다 란 차이 점 읕 지 니 고 있다고 성 각한다. 결국 고 학노

동형 의 폐지 는 북한형 사정 책이 오 히 려 현 대 - 적 형 사정 잭 에 서 일 管되

는 모 습 을 보 여 주고 있는 것 이 다.

5. 反후命渥罪의 T도

1 974 년 구 형 법 은 1 950 년 구 형 법 에 서 병 렬 적 으 로 규정 되 어 있 먼 각

칙 상의 범 죄 유형 을 크 거1 반혁 명 범 죄 . 일 반 범 죄 그 리 고 군사싱% 범 죄 로

구 벌하여 개 별 적 인 범 죄 를 규정 하 였 다. 그 증에 서 반혁 명 범 되 는 침 해

되 는 보 호 법 익 에 따 라서 ( I ) 국가주핀 과 사회 제 도를 반대 하는 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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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범 푀 - ( 국가주권 전 복음모죄 , 공 인외 조 국반 억 죄 . 군 인의 조국卷 역 포i 
.

갑 첩 되 . 테 러 죄 . 반동선 전선 동죄 , 무장침 입 죄 , 무 장 간첩 - 대 외 관 계 절탄 사

츄죄 , 반혁 겨 적 암해 죄 , 반혁 명 적 파괴 죄 , 반혁 명 적 태 업 죄 , 사회주의 국 가

반 대 및 혁 명 적 인 빈 적 대 죄 ) ( 2 ) 조 선 민 족해 방平쟁을 반대하는 반

혁 명 省 죄 - ( 민 반 억 쇠 . 조 선 빈 족해 방운 -秒 및 해 외 조 선 공민 탄 압죄 )

( 3) 반혁 명 범 죄 와의 루쟁 을 방해 하는 범 죄 - ( 반혁 명 얼 죄 은 닉 조) 
. 반혁

명 범 죄 에 대 한 탈신고 및 방 얠 죄 )로 분류되 었다.

그 런데 1987년 신영 법 온 종 해 의 毛 혁 명 범 최 暑 반국 가범 죄 로 명 칭

을 바· 먼서 페 지 하 였 다. 謁) 곧 단순히 명 청 만을 변경 한 펄 e
'

l 아니 라

엄 죄 구 성 요 건 의 내용율 말그 대로 국가 러 인 법 익 율 보호하기 위 헌 것

으 로 다 틈 었율 뿐반 아니 라 조 ·선 빈 -5 해 방平쟁 을 반대 하 는 반여 명 엄

어 의 경 우를 제 외 하고 전체 적 으 로 볍 정 떵 율 경 하게 규 정 하 였다. 이

러 한 접 은 신형 법 의 제 - 성 이 김 일 성 A 일 지 배 체 제 의 확립 율 어 L 1 도

당성 안 시 점 에 서 킴 정 일의 권 력 계승율 용이 하 게 하 려 는 의 도에서 e(

루어 진 사실 을 기 억 할 때 어 럽 지 않게 남 될 수 있을 것 이 다.

아을· 러 1 967 년 신 형 법은 군사상 빔 죄 에 관한 규 정 율 전 반적 으 로 삭

제 한 점 도 먼 밀 한 검 토 를 요 한다. 1 974 년 구 형 법 상 군 사 상범 죄 에 관

한 규 정 온 무 려 35개 외 조 문으로 구 성 되 어 있 었는 데 신 형 법 은 모 두

형 법 각 척 의 7 생 에 서 배 제 시 켰다. 그 릴다고 하여 군사 상범 되 에 환한
·i'f 정 을 무조 곈 폐 지 빤 것 으로 볼 T 없을 것 이 며 군형 법 에 해당하는
·可 멸 법 에 연 입 시 켜 존치 시 키 는 것으로 추정 管 수 있 을 것 이 다.

l )[. 犯 評. il

l . 犯罪의 槪念과 本 質

1 98() 년 구 형 법 온 게 7조 에 서 
"

쇠 라 함은 조 선 주주의 인 민 공화국

및 그 에 수 립 된 법 를질 서 暑 첨 해 합 사 회 적 뮈 첩 성 이 있는 고 희 또 는

과 실 로 언한 일 제 의 가벌 적 1 위 이 다 .

" 

라고 규 정 하어 벋 되 의 개 뎡 온

북한과 북한에 수 립 된 법 를질 서 를 침 해 하는데 촛점 율 맞-추고 있었

다. 1 974 넌 구 형 법 은 띰 죄 의 개 념 율 
"

노 통자 ·농 민의 ·주권과 사회추

의 제 도 와 M 질 서 ·暴 침 해 하는 가 벌 성 있 는 X-1 험 한 행 위 
"

로 규 ·정 하 였

다. 이 와 같이 
'

조 선 민 주%주의 인 민 공 화 국 및 그 에 수립 된 법 률질 서 
"

屬) 1987넌 신영법 제 3장 보(-%가7]괴 il-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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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범 푀 - ( 국가주권 전 복음모죄 , 공 인외 조 국반 억 죄 . 군 인의 조국卷 역 포i 
.

갑 첩 되 . 테 러 죄 . 반동선 전선 동죄 , 무장침 입 죄 , 무 장 간첩 - 대 외 관 계 절탄 사

츄죄 , 반혁 겨 적 암해 죄 , 반혁 명 적 파괴 죄 , 반혁 명 적 태 업 죄 , 사회주의 국 가

반 대 및 혁 명 적 인 빈 적 대 죄 ) ( 2 ) 조 선 민 족해 방平쟁을 반대하는 반

혁 명 省 죄 - ( 민 반 억 쇠 . 조 선 빈 족해 방운 -秒 및 해 외 조 선 공민 탄 압죄 )

( 3) 반혁 명 범 죄 와의 루쟁 을 방해 하는 범 죄 - ( 반혁 명 얼 죄 은 닉 조) 
. 반혁

명 범 죄 에 대 한 탈신고 및 방 얠 죄 )로 분류되 었다.

그 런데 1987년 신영 법 온 종 해 의 毛 혁 명 범 최 暑 반국 가범 죄 로 명 칭

을 바· 먼서 페 지 하 였 다. 謁) 곧 단순히 명 청 만을 변경 한 펄 e
'

l 아니 라

엄 죄 구 성 요 건 의 내용율 말그 대로 국가 러 인 법 익 율 보호하기 위 헌 것

으 로 다 틈 었율 뿐반 아니 라 조 ·선 빈 -5 해 방平쟁 을 반대 하 는 반여 명 엄

어 의 경 우를 제 외 하고 전체 적 으 로 볍 정 떵 율 경 하게 규 정 하 였다. 이

러 한 접 은 신형 법 의 제 - 성 이 김 일 성 A 일 지 배 체 제 의 확립 율 어 L 1 도

당성 안 시 점 에 서 킴 정 일의 진 력 계숨율 용이 하 게 하 려 는 의 도에서 e(

루어 진 사실 을 기 억 할 때 어 럽 지 않게 남 될 수 있을 것 이 다.

아을· 러 1 967 년 신 형 법은 군사상 빔 죄 에 관한 규 정 율 전 반적 空- 로 삭

제 한 점 도 먼 밀 한 검 토 를 요 한다. 1 974 년 구 형 법 상 군 사 상범 죄 에 관

한 규 정 온 무 려 35개 외 조 문으로 구 성 되 어 있 었는 데 신 형 법 은 모 두

형 법 각 척 의 7 생 에 서 배 제 시 켰다. 그 릴다고 하여 군사 상범 되 에 환한
·i'f 정 을 무조 곈 폐 지 빤 것 으로 볼 T 없을 것 이 며 군형 법 에 해당하는
·可 멸 법 에 연 입 시 켜 존치 시 키 는 것으로 추정 管 수 있 을 것 이 다.

l )[. 犯 評. il

l . 犯罪의 槪念과 本 質

1 98() 년 구 형 법 온 게 7조 에 서 
"

쇠 라 함은 조 선 주주의 인 민 공화국

및 그 에 수 립 된 법 를질 서 暑 첨 해 합 사 회 적 뮈 첩 성 이 있는 고 희 또 는

과 실 로 언한 일 제 의 가벌 적 
%$ 

위 이 다 .

" 

라고 규 정 하어 벋 되 의 개 뎡 온

북한과 북한에 수 립 된 법 를질 서 를 침 해 하는데 촛점 을 맞-추고 있었

다. 1 974 넌 구 형 법 은 띰 죄 의 개 념 율 
"

노 통자 ·농 민의 ·주권과 사회추

의 제 도 와 M 질 서 ·暴 침 해 하는 가 벌 성 있 는 X-1 험 한 행 위 
"

로 규 ·정 하 였

다. 이 와 같이 
'

조 선 민 주%주의 인 민 공 화 국 및 그 에 수립 된 법 률질 서 
"

w 고 

團 蟲 團 團

屬) 1987넌 신영법 제 3장 보(-%가7]괴 il-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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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능민의 y권 과 사회 주의 )IA도와 법 질 서 
"

로 변 경 된 이 유는

IS7t년 븍한헌 법 의 정 신이 반 영 되 었기 때 문이 다.
그. 렌데 1087 년 신형 법 제 $조 는 

'

범 죄 는 국가주권과 법 짇서 를 고

의 또 는 과실로 침 해 하는 형 벌을 줄 정 도 의 위 험 한 형 fi 이 다. 
"

라고

규 졍 하 여 l 974 년 구 형 법 상의 
'

노 동자-농민의 주A 과 사회 주의제도와

법 질 서 
"

라는 표 현을 
'

국가주권 과 법 질 시 
"

외 용어 로 단순叫시 臧 다.

이 점 은 북한의 경 우 김 일 성 의 유 일지 해체제 에 의 한 사회 주의 제도가

노동자 와 능민을 포함하여 팍고한 사 회 주의 국가로 성 장하였음을 보

여 주고 있다. 따 라서 북한형 법 상 험 최 의 본질은 국가주권과 업 진서

暑 침 해하는 정 에 있는 것이 며 결 국 그 본질은 계급성 을 띠고 있 다

고 하겄다. 즉 북한에 확고하게 수 립 편 국가주권율 첨 해하고 노 동계

급 을 비 롯한 전체 인민들의 자주적 이 며 창조적 인 생 활을 보 장하는

법 질 서 를 침 해 하는 위 로서 형 떨을 줄 수 았는 위 업 한 형 41 暑 범 죄

로 인정 하는 것이 다. 따라서 북한의 경 우 범 칙 는 국가주진과 법 질S

를 침 헤 하는 위 헙 한 형 우] 인가의 여 부률 기 준으로 하여 인 정 되 며 일

단 위 험 한 형위로 판단되 면 예외 없이 빔 죄 로 인 정 되고 반변 에 그 렇

지 아니 하면 범 죄 와 유사할지 모 르 겠 으 나 범 죄로 인 정 되 지 않는 것

이 다. 4D)

2. 謁 罪W立籍件

복한형 법 에 있어 서 범 죄 가 될 수 있는 조 老은 범 죄 셩 립조건 또 는

범 죄 표 징 이 라고 한다. 범 죄 성 립 조 건은 일 반적 요 로 
'

븍한형 법 이 일 정

한 사회 적 위 험 형 위 를 구체 적 인 범 즈 로 인정 하는데 필요한 객 간격

몇 주관적 표 정 들의 총체"를 의 미 한다. 4

일 반적 으로 북한 형 법 학에 있 어 서 럼 죄 의 성 립 조 건은 범 죄 에 의 하

여 침 해되 는 사회 관게 . 범 죄 의 객관적 표 징 . 범 죄 의 주판적 표 정 그 리

고 범 죄 자로 되 는 표 징 의 4가지 필수적 요 긴오로 구성 되 어 있 다.

첫 째로. 범 죄 에 의 하여 침 해 되 는 사회 관계 를 범 죄 성 립 의 일 반적

요소로 서 북한형 법 이 규정 하고 있는 모든 범 죄 는 
iT 

사회 주의 적 사회

관 계" 暑 침 해하는 것이 다. ii2)

暑째로. 범 죄 의 객 관적 표 징 은 
'

벙 죄 적 형 위 
"

와 
'

범 쇠 적 결 과"를

醉

4이 김규승. 앞의 책. 254먼1 김근식. 앞의 . 81면.

41) 심현상, 앞의 책. 108먼

42) 북힌·형법o] 예샹하는 모든 법죄는 사회주의적 사회관계롤 침해한다는 접에서

공통성을 가지나 개벌적인 범최가 침해하는 구체적 사회관계는 모두 동일한 것

이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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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함하는 범 죄 성 립 요소이 다. 그 리 고 범 죄 적 행위 와 벌 쾨 적 결 과사이

에 는 인 과관계 가 성 힙 되 어 야 한다. 43)

셧째로, 범 죄 의 주관·적 표 징 은. 
ii 

벙 피 적 고 의 
"

와 
'

범 죄 적 사칭 
"

올

내용으로 한 다. 범 죄 적 고 의 와 범 되 적 사실 은 
'

자기 행위로 인한 4Fi

험 한 컬 과할생에 대 한 주관적 태도의 한 省 태 
"

로 정 의 된 다. 14)

닛빼로, 범 되 자로 되 뇬 표 징 은 범 죄 외 주체를 의 미 하며 사허 적 위

험 행 위 를 범 한 1 4세 이 싱d의 짹 임 능 력 자반이 범 죄 외 주제 가 필 수 있

다 . 복한형 법 상 색 입능력 은 자기 가 수행 하는 사회 적 으로 g]1 헙 한 행

위 외 성 격 을 이 해 하고 그 행 위 를 분 별하여 봉제 할 수 있는 능력 을

말 한다.

3. 
'

行T의 歡t 的 ta性"외 禱1Itw 由

북한 형 법 학자들은 대 한민국 형 법 상 위 법 성조각사유의 개 념 에 대

응한 
' 

행 위 외 사회 적 위 험 성 을 배제 하는 사유" 라는 용어 暑 사용하고

있다. 븍한형 법 은 정 당 방위 와 인급피 난을 51 위 의 사회 적 위 험 성 을

배제하는 사유로 인정 하고 았으며 학설상 오 로 는 피 해자의 승 낙. 사외

적 으 로 유 이 한 직 업 적 기능의 수 행, 의무적 명 령 의 집 형 그 리고 자

기 권 리 의 행 사외 4가지 경우가 그 사유로서 논의 되 어지 고 있 다. 45)

북한형 법 의 경 우 행 위 의 사회 적 위 험 성 이 범 죄 개 념 의 굉 수적 요

소 로 규정 되 어 있 기 때 문에 일 정 반 8 위 가 사회 적 위 험 성 이 없다고

판단되 毛 벙 죄 성 립 조 6이 충족되 어 있을지 라도 범 죄 가 당 언히 성 립

킬 수 없는 것으로 인 청 된다. 이 와같이 사회1 척 A 험 성 이 6기 때분

에 일 정 한 ig위 暑 적 법 하게 하는 사유暑 행위 의 사회 적 J8 엉 성읕 tIl[

제 하는 사各 고 하는 것 이 다,

첫째 로 . 착한尋 법 상 표a a t는 국가적 - 사회 적 이 익 이 나 타 인 또

는 자기 자신의 적 법 한 이 유률 보호하기 위 하여 범 최 인의 공 격 에 대

하여 방위 하는 냉 위 률 의 미 한다. 4(i) 정 당방위 의 성 립 조 건온 다 음 고%

같이 공 격 형 위 에 대 한 조 건 과 방위 행 위 에 대 한 조 건 으로 구성 된 다.

너

고 

고 團 野 고 부 고

43) 북인·영법( 대인-민국'넉법과는 t/리 3)과판계에 롼한 규정읍 두고 있지 않고

인과관계문제를 이론71J 실무에 말기교 있다. - 7-
. 데 멍시적 행지아 범죄/석 걸

7-l-사이에 R.1과관계를 딱정하는 첫·은 형법상 헝사책임이 기초가 되며 모 싱도와

범위룰 걸정하는데 중요한 피8·1를 가지고 였다.

44) %A규승, 앞익 책, 273면; 김근식. 앞) 책, 100면.

65) 깁규승, 압의 %. 291-303면; 김근<.l. 앞의 색. 117-129먼: 섬연샹. 앞의 A‥l.
175-1鑛면.

46) 1987넌 ·t}영법 제 13조 
'Il'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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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攻擊行爲에 대 한 a件 l i ]공3 헝 위 는 일 반 적 으 로 사호i 적 위

험 성 이 있는 형 위 이 어 야 한다. I i )공져 이 현재 수헝 되 거 나 절 박하고

위 험 한 것 이 어 야 한 다. i i )공격 이 싶제 적 - . 현실 적 ·으 로 강형되 어 야 한

다.

(2) 防衛行爲 에 대 한 條件 ·

' 

1 ) 방위 행위 는 공격 자의 신제 낙 일 정

한 재 산 대 하여 타격 율 가하거 나 손해를 야기 하는 방법 w 으 로 수형

하여 야 한다. i i ) 방위 형 위 는 국가 적 ·- 집 단적 이 익 또는 타 언이 나 자기

의 이 익 ·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이 라야 한다. i 1 i ) 방·위 형 y-l 는 필 요한 범

우1 暑 초 과하지 않아命'[ 한다.

暑 로. 緊急避難온 럽 익 에 대 1 절 익 한 위 험 舍 삼지 하기 우1 하여

보 다 작은 법 익 을· 침 해 할 7 밥에 없는 사흐1 적 으 로 -件 익 한 긴급대 핵

적 1 형 위 0
'

( 다. 27) 괸급피 난의 성 힙 조 老 은 다옴과 괄이 위 험 조 건 과

피 난조건으로 나·Y어 진다.

(l ) 愈險111件 : f ) 형 법 이 보 호 하는 이 익을. 위 혁 화는 워 험 이 있어

야 한다. i i. ) 현/새으> 절 박한 우J 험 이 어 c
'

[ 한다. i i i ] 실 제 % - 연 실 적 위

혐 이 어 야 한다.

(2.) 避難 豪件 [ ] ) 피 난헝 워 는 국 가 적 . - 샤회 적 이 익 또 는 타인 이 나

자기 의 적 볍 한 이 %1 율 보호하 기 ·이 한 결 이 어 야 한다. i i ) 피 난형 위 는

73 험 율 피 하기 위 한 유 일 한 7단.이 어 야 하며 최 소한 의 손해 률 초 래

하는 경 - 우 에 한하여 M 업 한 겻으로 인 정 된다. i i I ) 피 난 캥우1 에 M 한

손혜는 우1 험 에 의 한 손해보다 작아야 한다,

셋째로, 被害者3< 承諾 . 학설 상 행 위 의 시Ir화 적 위 험 성 의 a ]{제사

유.로 인 정 된 다. 피 해자의 승 낙이 인 정 되 는 조 건은 다음과 같다. :

t ) 舍 넉'은 개 인의 ) 산1낭의 권 리 와 인.격 적 이 익 에 대 한 침 해에 대 한

것 이 어 야 한 다. I i )승 낙자 가 자신의 재산상 릴 리 또 는 안 격 적 이 억
. 자유롭)tIl 처 리 할 수 있는 범 위 내에 서 숭 낙이 형 해져 야 힌. 다.

f f i )S 낙은 사희 적 오 로 유층g 한 적 으 로 헝'S'g저 서 는 아LTi ·租다. i v )

승 낙은 실 저1 적 이 어 야 한디w.

히(로, 歡 T 的으로 有益 한 s業 的 機能의 遂行도 형 A·l 의 사회 적

위 험 성 올 MI%제 하는 사유로 인 졍 된 다. 그 셩 립$건은 다옴과 같다.

] ) 적 업 적 기8의 수 행은 AF회 적 . 으 로 유 일 한 목져舍 우1 한 것 이 어 ab

한 다. i i ) 직 업 적 기 ·눙의 수행은 적 절 효1 방법 호[ 수도1-島 후1 하여 행 해
-A> 

야 한 다. i i i ) 의 료 적 기 능과 수헝과 같은 수한 경 우에 는 원y 적

으 로 y/ 자의 송 낙이 있어 야 한다 .

'L75i쨔로. 義% 的 命令의 執行이 행 우( 의 사회 적 위 험 성 을 배제 하는

부 테 고 고 野

w 고 부 고

47) 19S7 < 신형볍 제 14조 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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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A로 인정 되 는 조 건 은 다음괴d 같다 .
i ) 상부에 서 그 에 소 잭-된 하부

에 7ii 명 령 이 하달되 어 야 한다 . i i ) 명 령 은 규정 된 권 한의 엄 위 내 에 서

행 해져 야 한다. i i i ) 명 겪 온 범 죄 에 대 한 지 시 를 - 3 내 용 으 해 서 는

안된 다. i v ) 명 렁 은 법 령 상 요구되 는 일 정 한 형 식 율 갖추어 야 한다.

여 섯째로. 自 己, T利의 7국使가 사회 위 헙 성 엾는 행 위 로 인 정 되

기 위 해서 는 법 령 이 허 -a하는 범 위 내 에 서 법 령 4샀 요 구되 는 일 정 한

형 식 적 절 차에 대 해 서 행 해져 야만 한다.

4 . 후 Ta48)

( l ) 犯 罪 의 準 11 와 未靈의 ;twIt

북71 형 법 에 있어 서 
"

범 죄 의 준 비 
"

는 범 죄 실 행에 필 요 한 기 구 또 는

수단을 찾는 행 위 . 갖추는 (g 위 . 설 치 하는 행 위 등의 범 실 뺑에 쾰요

한 조 건 들을 마 련 하는 1 위 을 지 쳉 한다. 46) 범 죄 의 분비 는 형 법 이 보

호하는 사회 관 계 를 침 해 하지 는 압 았으나 범 죄 적 결 과를 야기 할 수

있는 조 전이 될 수 있 기 때 문에 사회 - 적 으로 위 험 한 형위 이 며 처 벌되
4>i 야 한다고 복한 형 볍 학자듈은 주장한다. 북한형 법 상 범 죄 의 미 수

는 실 행 에 착주하 였으 나 실 형 형 위 를 종료하지 뭇 하 臧거 나 그 결 과가

빨생 하지 않 았을 경 우暑 말하며 미 안료미 수와 완료미 수로 구분할 수

있 다. 80) 범 죄 의 기 수는 벙 푀 인 이 실 행 반 행 위 가 범 죄 성 립 조 건에 해

딩'하는 모든 표 징 을 구 비 i난 범 죄 의 딴수 묀 영 태 를 의 미 한 다.

(2) 犯 罪 의 準懼 와 未遂 의 t飜

1 987 년 신 형 법 제 1 5조 는 
'

범 죄 외 준비 와 미 수에 대 하여 서 는 럽 되

의 기 수와 같은 조 할 을 적 용 한 다. 범 죄 의 준 비 자와 미 수자에 대 한

영 벌 온 범 칙 행 위 의 위 험 성 - 정 도 . 범 죄 의 실 현 정 도 , 범 죄 외 기 수에 이르

지 . 野한 원 인 갛은 項 舍 창 작 하여 정 한다. 
"

라고 규 정 하어 범 죄 외 7

비 와 미 수 後 범 리 의 기 수와 동 일 하 게 처 
'얼 

하고 그 형 벌 을 범 죄 혁 위

의 험 성 정 도 그 리 고 기 수에 이 르 지 못한 왼 인동을 고 려 하여 청 하

도 한다. 또 한 븍헌 형 법 은 고 의 4 외 경 우에 범 최 의 준비 와 미 수풀

모 두 처 벌 하 는 것 舍 원 칙 으 로 하고 있 으 머 각 칙 에 범 죄 의 t 비 와 미
w 

미 권

귀

고 고

즌

부 고

48) 미수론 전반에 관'하여/ 린%승, 앞익 책, 303-813면: 김근석. 앞의 v,
13아135민; ·십5/상, 압역 색, 190-206면.

4i9) 1950년 구형법 제 19T 
,

5이 동법 제 l亂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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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판한 규정 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 싣 제 로 범 괴 의 준 비 와 미 수

는 범 죄 의 기 수와 동 일 한 형 법 규정 에 의 하여 처 벌 되 어 지 는 것이 다.

( 3)特別 한 未흐 의 ea

아舍러 북한형 법 은 대 한 민국형 법 의 증지 미 수에 해 당하는 
m

자발적

증지 
" 

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즉 1 987년 신형 볍 은 제 IS조에 서
'

범죄 1 위 릍 감형하다가 도증에 스스로 그 만 들 경 우에는 그 만둔 범

죄 형 위 에 대 하여 서 는 처 벌하지 않는다. 그 러 나 실지 로 한 행위 가 다
흔 무거 운 범 죄 의 표 징 을 갖춘 때에는 그 에 해 당하는 형 사책 임읕 지

울 수 있다. 
" 

라고 한다. 자발적 중지제도는 범 칙 의 실 형 을 시 작한

자가 범 죄 적 결 과가 발생하기 전 에 자 발적 으 로 범 죄 의 실 행 을 중지

한 경 우에 그 러 한 형 위 가 다른 범 죄 셩 립 조 건을 구비 하지 않는 한 형

사잭 임 율 면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리 고 북한형 법 은 불능미수에

관한 규 정 을 두고 있지 앓으며 불능미 수의 문제暑 이 론과 실무에 위

임 하여 헤 결 하도록 하고 있 다. 형 省 학자들은 
'

暑능적 미수"를 暑능

적 수단에 의 한 미수와 블능 적 긱 체에 데 한 미 수로 구분하고 블능적

예 비 도 이 와 동 일 하 11 tI 급하고 있다. 먼저 불능적 수단에 의 한 미

수는 그 것 의 객 판 적 속성 으 로 보아 범 되 적 결 과를 야기 시 키 기 에 뷸

가능한 수단을 범 죄 자가 이용하옜으므로 이루어 진 미 수이 다. 그 다

음 暑능적 객체에 대한 미수는 그 당시 범 죄 의 객체가 결 여 되어 있

였 는데 범 죄 자의 형 위 가 수형 되 었거 나 일 반 적 인 객체는 존재하되 그

경 우에 만 벋 죄 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 수적 범 죄 의 단게에까지 넘

어 가지 못한 미 수를 말한다. 이 두가지 종류의 미 수는 모 두 일반적

인 미 수 로서 의 형 사책 임은 진다고 한다. Sl)

5. 奐點 t

( l ) 共濕論의 特 色

븍한형 법은 공 벙 의 한 형 태로서 공동정 범 에 관하여 직 접 명 문에

규-정 하고 있지 않다. 또 한 단독정 범 과 구별되 어 야 할 공동정 범 의 셩

립 요 건 도 엄 격 하게 따지 지 아니 하며 . 다만 형 벌을 양 정 하는데 있어

서 가충조건의 하나로서 
'

여 럿이 공 모 하여 죄 릍 범 하 였을 때 
"

暑 포

함하여 고 려 할 뿐 이 다. 따라서 형 법 의 입 장과 이 론적 견해는 공동정

1

께

51 ) 싣현상, 앞의 첵. 204-205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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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을 공 범 으로 보 기 보 다뇬 정 범 7으로 쉬 급하는 태도暑 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 或다. 62)

북한형 법 은 간접 정 겨 에 관하여 도 직 접 규정 舍 두지 아 니 하며 이 론

상으로 그 개 념 4 사용하고 있다. 83) 또 힌 교사범 과 방조 엄 온 험 죄 의

사회 적 위 험 성 을 근거 로 하이 처 벌 하 며 교 사나 방조를 받은 정 범이

실제로 정 죄 暑 행하臧는가의 여 부는 형 벌올 앙정 함에 있어 시 고 려 항

뿐이 다. 즉 공 범 외 성 격 올 설저 하게 공 범목 립 성 섭 에서 파 악하고 92

다. 이 어 서 교 사범 의 경 우에 교 사의 미 수, 즉 실패 한 교 사와 효과 없

는 교 사를 
'

성 공묫한 방조" 라고 하여 범 쇠 외 춘비 로 동 일 하게 처 벌

한다. bi)

(c)共潔의 a罷

1 98X닌 신 형 법 제 18조는 
'

범 죄조적제 가 아닌 꽁 省 에 서 추긴자.

방조자는 실 행 자에 게 적 용하는 조 항에 따라 처 벌 한다. 실 행자-+긴

자- TIl조자에 대 하여 서 는 그 범 죄 에 가담한 정 도 와 행 tI 의 fl 험 성 정
도 를 합 작하여 형 사책 임 을 지 운다. 

"

라고 규정 하여 정 벙 - 교 사범 - 조

범올 동 일 한 규정 에 의 하여 처 벌하며 다만 형 뻗율 양정 할때 범죄 에

가4한 정도와 험 되 의 사회 적 위 험 성 정도暑 고 려 하도목 겅 하고 있

다. 1 980년 구령 법 과는 다료게 1 987년 신 형 법 은 제 I T조 에서 
'

범좌
조 직 체 에서 주모자와 추종자는 그 조 직 체 가 목적 한 럼 죄 에 해 당하는
조 항에 따 라 처 헝 하며 주모자는 보 다 엄 격 하게 처 별 한다" 라고 규정

하여 IR71 년 구형 법 과 같이 범 죄 조 직 체 라는 흑수한 공 범 형 태를 총칙

적 규성 으로 일 반화하고 있으며 85) 범 죄 조 적 체에 가담한 주모자와 추
·죵자暑 그 조 적체가 기 도 한 범 죄 에 해 당하는 규정 에 외 거 하여 처 벌

하고 있 다는 점 온 흑기 항 4수 있 -或다.

s. 特殊館罪a靈應>

62) 이에 대하여 심연상은 궁동정벙도 고 의적 범리수행에 두사曾이 공동적-지식적
요르. 챰가한 것이므로 공범이라고 얀}T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연상. 앞의
책. 203면 찹조.

S3) 심언상, 앞피 책. 20S-210맨 曾조.
54) 십언상, 앞의 잭, 214면 잠조.
55) 1950년 구형법에는 범조1조직체에 대한 처벌규정율 갹칙에서만 발건힐 수 있였

으며 갹리에 흑벌한 규정이 엾는 한 조직체률 구성한 자에 대하여는 윽적한 법
죄의 준비로서 처벌할 수 있었믈 뿐이다; 접연샹, 앞리 색, 211-212민 항조.

56) 셕-t(형법싱h의 수범죄유형에 관한 전반적인 고 찰은 킴규숭. 앞의 책.
32S-330먼; 김/식. 앞의 첵. lSI-154먼i 심언상, 앞의 책. 226-229먼 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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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 법 은 대 한민국 형 법 과는 달 리 은 닉 범 - 불신고 범 - 방 임 범 의 륵

수범 되 . 7형 에 관하여 
'

벙 조1 및 형 별에 대 한 일 반 규정 
"

의 장에 규정

하.2 있다. 즉 1987 녠 신 형 법 제 1 9조 와 제 20조는 
" 

벋 죄 暑 같형 알

당시 에 관계 하지 M고 범 죄 가 같행 된 다음에 업 최 자 또 는 엄 죄 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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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된 경 우어1 만 형 사잭 임 을 지 운다. 
"

그 리 고 
" 

해로운 긴급사태를

농히 막 거 나 막을 대 책 을 세 올 수 있 었 음에도 불구하고 내 버 러 旻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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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각갹 규정 한다. 그 런 데 1 974 년 구형 법 상 반혁 명 범 죄 에 었 어 서 은 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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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범 죄 신고 의무와 범 칙 제지 의 무를 강요하고 있는 심 정 이 다 .
57)

북한형 법 에 있 어 서 은 닉 범 - 불신 고 범 - 임 범 의 정 의 와 성 립 요 건은

다을과 같다.

챗 째로. s脈犯은 범 죄 의 실 형 후의 범 최 자 또 는 범 죄 의 흔 적 을 감

추어 준 자를 의 미 한다. 은 닉 범 의 성 립 요 건은 다음과 같다 : l )은 냑

% 대 한 약 속은 범 죄 실 형 전 애 또 는 험 죄 실 형 도 증에 있 어 서 는 안 딜

다 .
I i ) 은 닉 행우 는 객 관 적 으 로 적 국적 인. 형 위 로 표 출되 이 야 한다 .

i i i )은 닉 자는 고 의 로 행 하여 야 한다.

둘핵르. 不 申 傍犯은 범 즈 가 실 형 되 거 나 준비 되 고 있는 사 실 을 알

면 서 해 당기 관에 알 리 지 않은 벋 죄 를 말한다. 뷸신 고 벋 의 성 림 요 宿

은 다음과 같다 : i )신고에 대 한 약속이 범 죄 실 형 전 이 나 그 실헝 중

에 엾어 야 한다. i i ) 격 완 적 으 로 지 -叫하지 않은 사실 을 알 리 지 M는

소 극 % 행 위 어 하 한다. 이 점 에 서 적 극 적 인 형 위 를 요 하는 은 닉 범 과

7 열 된 다.

셧째로. 放任渥 은 범 죄 또 는 그 외 의 긴 급한 침 해 를 방지 할 수 있

었 거 나 그 침 해 로 인 한 결 과를 방지 하기 위 하여 대 책 을 취 할 수 있

%음에 도 불구하고 방 임 한 범 죄 자를 지 칭 한다. 방 임 범 이 성 립 하기

위 한 조 건은 다읕 과 같다 : i ) 방엄 하는 자는 주관-적 표 징 으 로서 고

% 가 었di 야 한다. i i ) 범 죄 나 긴 급한 형 위 가 2언 2시 의 환경 과 조

w 團 고 . . 고 부 고

57) 1967년 신헝법 저1 122조는 
tt

c l 법 제 S3조. 제 141조, 저1 1에조의 범죄가 준비

되고 y)거0 강행된 것을 알먼서 그 겄을 히1당기간에 얄리지 않은 자는 1년이하
c( 노-2-.교%-형에 처한다."라고 규셩한다. 제 體조는 국가 필 사회헙동단체재산
강도죄이며 저1 141조는 람욕, 질투등에 의한 샬인죄이고 제 160조는 공민재산

강.도조1언데 모두 일반범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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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보 아 방 임 자 자신의 % 력 으 로 충분히 방지 할 수 있 있 거 나 방

지 한 대 척 율 5-1 할 수 있어 야 한다.

이 상과 같온 온 닉 범 - 暑신고 범 ·- 방 잎 법 은 각각 성 립 조 건을 구비 한

경우에 모든 범 쇠 에 대 하여 처 빌 하는 것 이 아니 라 형 식 상으로는 북

한형 법 의 각칙 에 해 당하는 규정 에 서 처 벌 율 명 시 한 경 우에 한하여

처 별 하도록 되 어 있다.

)(. 廟 罰 T

l . 께罷의 t.a와 本貿

1 987 년 신 형 법 에 있어 서 형 벌 은 빈 족 해 방부쟁 을 반 대 하고 국가주

권 과 법 질 서 暑 침 해 하는 반국가범 죄 자들 과 일 반 범 죄 자들에 게 가하는

사회 주 외 국 가의 폭 력 적 인 진 압수단0'1 며 제 재 수단이 라 정 의 될 수 있

다. 따 라 서 형 벌 은 사회 주의 의 완 성 을 목표로 한 프 로 레 타리 아혁 명

의 성 공 을 전제 로 하여 수 립 된 국가주권과 법 질 서 에 반하는 국 가 범

죄 를 진 압하여 일 안 범 죄 暑 제 재하기 위 한 폭 력 적 수 단으로서 김 일 Ii

에 의 한 독재를 가능 하게 하는 강뼉 한 무기 인 것 이 다. 이 러 한 판잼

에 서 북한 형 법 상 형 벌 온 노 동계 급적 본질율 가지 는 것 이 다.

북한형 법 이 인 정 하고 있는 형 떵온 기 타 국가적 제 재 수단과 다음과

같이 구 혈 될 수 있으며 58) 이 올 봉하여 우 리 는 형 벌 의 본 질 을 더 옥

명 확하 게 파 악할 수 있울 것 이 다.

섯째로, 형 벌 온 기 타 국가적 제재 수 단과는 달 리 강제 방 법 에 94 어

서 폭 력 적 인 징 벌 외 성 려 을 지 니 고 있 다, 즈 형 벌 은 자유의 구 속이

나 생 명 의 박탈 그 리 고 재 산의 물수를 전 제로 하고 있 다,

물해 로 
, 형 벌 온 국가주 진 과 민족해 방平쟁 율 반대 하는 반국가범 죄

자 의 사회 주 의 법 를 질 서 를 위 반하는 일반범 죄 자들을 그 ·집 대상 으

로 하고 있는 첨 에 서 기 타 국가 걱 제 재수V(과 구 별 된 다.

섯째로. 형 벌 은 기 타 국가적 제재수닸과는 당 리 재판기 관에 외 하

여 형 사재 판의 절 차에 따 라 적 용되 는 강제수단의 성 격 을 지 니고 있

다.

2, 刑罰외 Slf

浦) 김규승, 앞의 첵, 83S-336먼; 김근식, 앞의 책. IS7-158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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浦) 김규승, 앞의 첵, 83S-336먼; 김근식, 앞의 책. IS7-158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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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W-T 刑法 上 刑飜의 흘g의 比1陵

1 950년 구형 법 은 총칙 에 사형 . 징 역 형 . 교 화노동형 . 벌긍형 . 일정 한

적 省 또는 영 업 의 금지 형 그 리 고 일 부 또는 전부의 재산몰수얠울 연

정 하 였으며 . 각-칙 에 해 당하는 동 법 재 
4

70조 에서 
'

원 격 지 에의 추방

형 
' 

이 라는 흑수한 형 벌 을 규 정 하고 있어 모 두 8가지 의 형 벌 이 존재

하 였 다. l 974 년 구형 법 은 벌 금형 , 일 정 한 직 업 또는 영 업 의 금지 형 .

% 지 에 의 쵸방형 의 3가지 형 벌 을 폐지 하옜으며 1950년 구형 법 상

일 정 한 진 리 의 박탈형 은 
'

선 거 권 박탈형 
'

만으로 제 한하 였고 재 산몰수

管은 
' 

전재산몰수형 
' 

卷을 언정 하였 었 다. 그 런 데 l 關y년 신 형 법은 교

화노동형 을 폐지 하였으며 종전의 징 역 형 의 명 칭 을 노 동교화형으로

변 경 하 였고 자격 박탈 및 자격 정 지 형 올 신설하 였다. 따 라서 연재 북한

형 법 이 인 정 하고 있는 형 벌 은 사형 . 노 동교화형 . 재 산몰수형 , 션 거 省박

탈형 또 자격 박 탈 및 자격 정 지 형 의 5가지 이 다.

(2)l987年 新蕭法소 廟罷의 種T

1 ) 苑 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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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얩 상 사 제 도는 완전 한 사회 주의 국가가 성 립 하는 Al 기 에

방 법 과 합께 소 멸 욍 수 밖에 W[는 형 벌 로 서 과도기 적 이 며 省 정 적 인

형 벌로서. 이 해 되 고 있는 것이 그 흑{ 이 다. 罷) 그 러 나 1980닌 구형 법

상 사형 은 가장 죵요한 최고외 형 벌로서 형 법 각칙 의 50여 개의 범 초(

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코 그 총에 칙고 법 정 형으로서 규 정 된 겪 우만

히도 91 개 조 문이 있 었윰이 대 한민 국형 법60)과 비 교 하여 볼 때 범 죄 에

대한 형 벌로서 잔격-하게 남용되 는 면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복한형

법 에 의 하면 예 비 와 미 수는 기 수와 동 일하게 허 법되 며 교 사자외 %g

조자暑 정 t 과 통 일하게 처 벌 하코 있 기 때문에 유추적 용이 가능하게

되어 1 개외 범 죄 에 대해서도 여 러 부수적 인 범 죄 가 성 립 을 수 있으

므로 실제로는 사형 외 범 위 가 넓 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한 1 974 년 7-

형 법 온 반혁 명 범 죄 의 경 우에 반혁 명 적 태 업 죄 . 반혁 명 범 죄 온 닉 되 - 불

껸고죄 - 방엄 죄 를 제 외 한 그 외 의 범 죄 에 대하여 육별한 경 우를 제 외

하고는 모든 사형 및 전재산몰수에 처 하는 것올 원첵 으 로 하고 있 었

다.

그 러 나 1 987년 신 형 빕은 著국가빔 피 의 경 우에 꽁화국有복. 음모가

담.-폭동죄 ( 제44조 ). 테 러 죄 (제(S조 ), 조 국반 역 픽 (제47조 : 중한 경 우에

반 해 당唱 ) 그 리 고 민족卷역 죄 ( 제 S2조 )에 대 하여 만 사형 및 전재 산

몰수에 처 하고 실어 사형 의 적 용이 제 한된 모습을 보여 준다.

대 한민국의 경 우 사형 제도외 존폐 론이 여 러 가지 이 유로 데 립 되 어

있 으 나 탁한은 소 멸 된 형 벌로서 인 젱 된 다는 구 실로 계속 촌치 시 키고

있는 펄 이 다. 사붕 의 집 형 방법 은 대 한민국의 경 우 비 밀교 수형 을 백

하고 있으나 븅한은 공개 적 으 로 주로 총상등외 비 언 도주외 적 방첩 에

의 존하고 있다는 접 에 서 상이 접 이 발견된다. 결 국 북한형 법 온 일밗

여1 방주 의 의 싱 선올 위 해 응보 위 하적 언 방법 으 로 사형 을 t하고 있다

는 사실 읖 힌 식 해 야 될 것 이 다.

2) 성1rn敎化蒼1j

1 987년 신 형 법 온 총 대 희 젱 역 협 61)을 노 동교화형 이 라는 새로온 唱

벌로 대 체 하 였오 나 단지 면 칭 만 변 졍 된 項 으로 생 각된 다繼), 다만 구

A Am

SS) 싱언상. 앞의 책, 242떤.

s이 대한민국엉빕은 10개 죄목에서 사영을 인쩡하여 관계된 조문 수는 18개에 달
할 뿐이다.

61 ) 북한헝법샹 긍고제도는 명문상 표 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구류에 관한 독킴꾄
규정은 t L1 구류라는 옹어는 1987년 신헝법 제 25조의 노동교화형에 핀안 규
정에서 눈에 삘 뿐이다.

6기 1987넌 신형법 제 2S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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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상 징 역 형 의 기 간은 1 년 이 상 20년이 하로 하 였으 나 노 동교화형 의

기 간은 6개 횔 이 상 1 5년이 하로 측소된 점 을 눈여 겨 볼 수 있다. 노 동

고화형 의 집 형 장소는 교 화소인 점 에 서 종전의 징 역 형 과 공통점을 가

지 나 노 동이 라는 집 형 방법 이 특히 강조된 - 점 에 서 차이 점을 管젼 管

수 있겠다. 대 한민 국의 경 우와는 팔 리 과거 에도 무기 징 역 형은 엾 었
으 며 또 한 노 동교화형 도 그 기 간이 제 한되 어 있는 것 이 다. 그 리 고

판결 이 확졍 될 때까지 의 구류기 간은 노 동교화형 기 간에 포 함하게 s

어 있다 .
細

3) ams綱w刑

1950년 구형 법 은 일 정 한 핀 리 의 박管형 을 인 정 하여 재 판소 가 2 년
e

'

1 상의 집 헝 에 처 하는 판결을 할 때 에는 권 리 박탈문제 를 심 의 하여 야

한다고 규정 하였 였다. st> 그 리 고 박탈의 대 상이 되 는 권 리 는 i )선 21

진 t i ) 일정 한 국가 적 지 위 에 취 임 하는 권 리 i i f )친 권 i v >사회 적 브

장의 절 차에 의 하여 연 금 및 보조 금을 발는 권 리 등이 었 다 .
園 그 러 나

i 96F년 신 형 법 은 박管의 대 상이 되 는 권 리 를 선 거 권 에 만 한정 하여
it 

선 거 권 박탈형 
" 

만을 형 벌로써 인 정 하고 있 으 며 반국가범 죄 에 대 학

이 만 부가형 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 정 하고 있 다. 66) 이 경 우 재 판

소 는 반국 가범 죄 사 건 을 재 판할 때 에 는 선 거 권 박탈문제 를 심 의 해야

한다. st) 박탈기 간은 4 년을 초 과할 수 0으미 거 권 박탈 기 간은 노

동고화 형 의 집 행이 끝 난 날로부터 가산한다. 68) 또 한 선 거 박탈영 은

재 산물수형 과 병 과될 수 있 다. 69)

4 ) 耐廉銳收蕭

북한 1 950년 구형 법 제 43조 1 앙은 
'

재산몰수는 유퍄 판겯 을 받온

자의 재 산의 전 부 또 는 지 정 한 일 부 暴 강저} 무상으로 국 가에 w 김 으

로 썩 집 형 한다. 
" 

라고 규 정 하고 있 臧 다. 그 런 데 1 974 년 구형 법 은 얼

부 재 산에 대 한 몰수를 폐 지 하고 전쟤 산몰수만올 규 정 하고 있 었, 으며

재 산몰수형 을 반혁 명 범 죄 7이에 대 해 서 뿐 반 아니 라 사회 협 동단체 재 산

63) 1987년 신헝법 제 25조 챰조.

64) 195Ofr! 구영법 저) 41 조.

65) 등법 제 37조.

50) 1987년 신형법 제 26조 1항.

67) 동법 제 26조 2항

6S> 동법 쳐 26조 w.

69) 동t 제 22조 2항 캄조.
70) 1974년 구형법 제 SlY-제 66조 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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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Ti 71)i i 개 언재 산강도Ti %)어1 Ai 사형 ·를 선고하는 경 . Y-에 적 용하 效

었다. 그 러 나 ISfl 년

� 

신 형 법 온 -쟤 산 뮬수 형 을 
· 

吟 가범 죄 에 대 하여 빈

적 용하 고 있다'지

대 한모[국의 경 우화는 다르게 북한온 형 사소송 법 에 
'

몰수' 규-ti율

두고 있 다. 74) 재산물수제 도 는 혁 명 시 대 에 운용되 는 수준이 낫은 감

정 적 인 제 도 인 데 흑히 북한형 빕 이 아 적 도 사형 과 전 부의 재 산몰수형

을 적 용하고 있는 정 율 본다면 반 인 륜적 인 형 벌 관외 국치 를 드 러 네

고 있다고 하겠다 .

5) w格]ISW 및 w魯停1E刑

tSB7 년 신형 법 에 신섭 된 자격 박 탈 및 자 격 정 지 형 온 제 30조 의 규

정 과 같이 
"

유죄 판졀 을 받온 자에 게 준 일 정 한 자격 을 완 전 히 빼 앗

거 나 입 시 적 으 로 빼 앗는 방 법'%로 집 형 된 다. 이 경 우 재판소는 신 管

업 제 79조 . 제 81 조 . 제 S4조 . 제 9 8- 1 00조 76) 에 규정 되 어 있 는 범 쇠

사 곈 율 심 의 할 때 에 는 자격 율 박 탈딸 것 인 가, 자격 정 지 률 적 용할 것

실 가 s lIT는 것 을 심 의 하여 야 한다. 제 또 한 자격 정 지 기 간은 a년을 초

과 한 수 없으며 노·동교화형 피 ·집 행 이 끝 난 날로부터 계산한다.77)

5. 刑罰 의 T定

영 벌 의 양정 온 구체 적 인 형 사재 판에 있어 서 영 벌을 선 택하고 그

섈 중과 범 워 를 하 정 하는 것 율 말한다. l 開7년 신 영 법 은 범 죄 (g위 으

엄 증성 정 도 와 범 죄 자 의 개 준 성 정 도 를 기 준 으 로 형 벌 울 양정 하는 젖

을 원 척 으 로 하여 7B) 형 벌 의 양 정 에 있 어 서 
'

무 겁 게 보는 조 건"7q>과
"

기, 볍 개 보는 조 긴"60)을 규 정 하고 있다 .

61) 또 한 법 정 영 의 최 저 형 기

隆 I 

團 

醉 T 

野 

團

71 ) 1974년 구헝허 제 74죠 참조.

72) 동법 제 179조 %)+Y.
73) 에룰 - oki 선'팅&d 제 44조, 제 4도조, 제 47조 또 제 52조와 조f은 규정0l다.
74) 북한 구헝사소송법 제 164조, 제 29t조 찹조.

75> 제 79조는 오 작시공디, 제 61조는 집집승샬헤티. 제 94조는 교 홍안전규정위반
사고chi, 제 98조는 티·인창쟉품묵살-도兮죄. 제 99조는 어린이상해죄 그 리고 제
10晩는 환지-장애유발-치사죄를 갹각 규정해고 있다,

76> 1簡7년 신영법 제 30조 2항.

X7) 동법 제 30조 3항.
78) ·등법 제 4조 잘조,

79> 등법 졔 32조.

8이 동법 저1 3犯죠w

31) 북한형법샹 형벌을 앙정합에 있어서 무%·게 보는 조 건과 가법게 보는 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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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형 벌올 낮>(l 정 하는 졍 우82)와 병 합죄 罷) 의 경 우 그 리 고 판겹 팍

정 후 형 집 헝 종료전에 저 지 른 범 죄 의 경 우製)에 형 벌율 양정 하는 방

법 을 설 명 하고 있다.

북한형 뻘 상 형 별 양정 의 목적은 대 한민국의 경 우와 같이 범 되 연에

게 가장 적 합한 처 우를 하는 데 있는 것 이 아니 라 범 죄 인 에게 공산주

의 공동셩 활의 법 질 서 를 재교옥시 키 며 다은 주민들로 하여 금 헐 죄 를

저 지 르 지 않도록 예 방하는데 있는 것 이 다.

대한민국 형 법 상 형 벌 의 양정 시 에 고 려 해야 할 요소는 i )험 인의

연령 . 성 행. 지능과 환졍 I i ) 피 해자에 대 한 관게 i i i ) 범 형 의 동기

및 수단. 환졍 iv ) 범 헝후의 청 황등이 다. S5) 이 점 에 비 추어 暑 4 북

한의 형 벌 양정 은 1 9S7년 신형 법 제 31 조 에 의 하면 범 죄 의 성 격 , 曹조1

의 동기 와 목적 , 범 칙 의 수단과 빵 법 . 범 죄 의 감형 정 도 , 범 최 의 렬과

또 험 A 자의 개준셩 정 도 등을 참작하게 되 어 앴으나 장식 격 의 미 로

이 해될 뿐이 고 범 죄 인과 피 해자 와의 관계86)등을 전혀 고 려 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범 죄 형 위 로부터 공산주의 체제틀 유지 하 려 는뎨 목표

를 두고 있음金 알 수 있 다. 이 러 한 사실은 객관성 을 지 녀 야 할 형

벌 의 양정 이 재 판소의 재 량에 따 라 임 의 성을 띠 기1 된다는 것 이 며 형

별 양정 의 적 정 화는 사회 적 +-1 험 성 이 라는 추상적 개 념 위 에 양형 원척

이 수립 되 는 한 기 대 될 수 떨다고 하 重다.

4. 刑 飜 의 執行猶1險

1 987년 선 형 법 제 377 1 항에 의 하省 
it

s년 까지 의 로동2화형 판졀

m 

團

ta w

w

그 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법정영을 일률적으로 가중-·2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적오로 형법갹칙이 정해 놓은 법졍영기내에서 삼쟉할 사유로서으) 기능만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한인국형법상 형의 가중-감경사유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

는 것이다.

S2) 북한형법은 갹칙에 규정된 법정형의 최저한도 보다 낮은 형을 고 해야 할 필
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걸서에 빚(히고 그 최저한도 보다 낮은 갈은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에 어느정도 낮게 할 수 있느

냐 하는 제한은 었으나 형벌의 종류를 바꿀 수는 없다; 선헝법 제 36조 찹조.

83) 북한에서는 겅합범 대신 병압죄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실제적 병합과 관녑적

병합을 구별하고는 81으나 이를 처벌하는 것은 총체적 위험성평가의 원칙에 따
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o ]에 관하여는 신헝법 제 3묘 함조.

84) 북한영또it 이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하0i 따로 엉벌을 정한 후에 남은 형기

에 합산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형법 제 36죠 참조.

S5) 대 민국헝법 제 51조 참조.
56) q81 글. 엄조1행위의 제결정요소에 관한 고 찰. 한국형사법학회지 제 ti,

1990, 188-194면 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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唱 법92)에 서 는 특 사핀이 최 고 인민회 의 상 임 위 원회 에 . 대 사변이 최 고 인

연회 의 에 부여 되 었으나 1974년 제 1 차 개 정 형 법 에 서 부터 깊한의 소

재 가 변경 되 었다. 사와 대 사의 형 省 상 효 과는 형 법접 형충인 자의

잔여 영 을 면제하거 나 경 감하는 것 이 다. 또 한 븍사-대사를 받은 자들

은 형벌 집 행이 종료된 범 죄 인 과 마찬가지 로 특사-대사를 방은 날로

부터 죄 를 범 하지 않았던 사람과 같이 인졍 하며 법 적 으 로 차별 하지

아-니 하 여 건 과말소를 인 정 하고 있다. 需>

( ) 滿쟤前 釋放制度

4 96F년 신 형 법 제 40조는 
(A

노 동교화형 을 받은 자가 범 죄 행 위 를 진

심 요로 뉘 우치 고 교 화생황에 성 실 히 참가하는 경 우에는 그 형 기 의

절반이 지 난 다음 남은 기 간의 노 동교화형 집 형 을 면제 할 수 있다.

노동고화형 을 받고 있는자를 형 기 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 데 대한 제

의는 노 동교화 형 을 집 행 하는 해 당교화소가 하며 이 저1 의 는 재 딴소가

심의 판졍 한다. 
T· 

라고 규정 하여 노동교화형 집 형의 면제를 홍 한 만기

전 석 항제도를 운용하고있다.

대한민국 형 법 어1 의 하면 무기 징 역 - 긍고어1 서 1 0년 . 유기 정 역 - 금고에

서 는 형 기 의 l /3을 경 과한 후 가석 방시 퀼 수 있으나9A> 북한의 경 우

에는 7기 징 역 은 엾고 노동교화형 의 겨 우 형 기 의 l /2을 경 과하여 야

함으로 요 건상 까다롭다고 볼 수 있 다. 또 한 집 행 을 毛제 하거 나 다

른 경 한 형 벌로 변 경 하 는 랑 법을 택 하여 만기 전 석 방을 인 정 하는 점

에 서 대한민국의 경 우와 차이 가 있는 것이 다 . 특히 만기 전 석 방의

범되 언 에 대 한 조 건에 해 당하는 
ti

범 죄 행 위를 전심으로 뉘우치고 교

화생활에 성 실 히 참가하는 경 우wt와 같은 요 건 은 우 리 의 경 우95)와 바

2 해 볼 때 전체주의 적 성 격 을 드 러 낸 것 이 다.

우 리 는 이 규정 응 통하여 교 화소憾>에 서 i )노 둥 성 실도 i i )규율준수

이 영 여 부 i i i ) 교 叫셩 활에 있어 서 성 실 도57) 의 세 가지 기 준에 의 한

구금 방 석 희 차 이 가 북 한에 도 존재 한다고 말할 수 있 으 며 또 한 그 에

隆 團 도 w 

團 隆

管 唱

習 

團

32) 1950년 구형법 제 61조 할조.

93) 1987년 신형법 제 4조.

弔頭恐語]習·f,稻諸·葛沐:'‥
9

시野黑, , 우亂漂%,쩠펠,얼潮怨1
해당힘-을 알 수 있다.

97) 1987년 신형법 제 40조 1항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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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수형 자분튜제 도 가 인민vI+-·平의 체 제 의 유지 를 위 하여 행 해 지

고 있으리 라고 예 상할 수 있다. 罷) 또 한 고 화소醫)에 서 형 해 지 는 강 제

노동은 대 한민국의 경 우처 렁 교 도 작 업 과 직 업 보도 정 잭 의 수쥰에시

헹 해지 는 젓 이 아니 며 수형 자자치 제도둥의 민7적 it 형 제 도는 북한

의 경 우 찾아볼 수 없을 것 이 다. 300%

6. 께事驛總뼈녀t

T

대 한민 국형 법 은 형 의 시 효에 관한 규 정 101)을 두며 형 새소송 법 에

공소시 효제 도 102)를 두고 앴오나 북한 형 법 은 이 공소시 효제도와 2

사한 형 사소추시 효제 도 를 인정 하면 서 도 형 의 시 효제 도는 운용하고

있지 않다. 1 974 년 개 정 형 럽 에 서 는 교 화노동형올 선고할 수 있는 자

에 대 하어 는 5 
. . 5 년까지 의 징 역 형 에 해 당하는 빔 죄 는 8 넌 , 5 년이

상 1 0넌 미 깐 의 징 역 형 에 해 당하는 범 되 는 1 0년. 1 0년을 초 과하는 징

형 에 해 당하는 범 죄 는 1 5넌 또 사 唱 을 $고할 7 있는 범 최 에 대

하어 는 20년의 형 사소추시 효 기 간 이 정 하어 저 있 었다. 그 러 나 1957년

신형 법 은 교 화노 동형 舍 떼 지 하 옜 으 므 로 교 화노동형 에 해 당하는 띰 죄

에 대 한 공소시 효기 간 이 삭제 되 었으떠 사형 에 대 한 공소 시 효제도도

]q[지 해 였다. 103) 따 라서 그 외 의 징 어 형 에 해 당하는 궁소시 효기 간은

노 동교 화형 외 경 우에 그 대 로 인 정 되 고 있는 것 이 다.

이 와같은 형 사소추시 효제 도 는 북한의 경 우 반국가범 죄 와 고 의 걱

살 인되 에 대 하 어 는 직 용되 지 아니 한다. tot) 그 리 고 대 한 민국 형 사소

송 법 은 공소시 효의 중 단제도暑 언정 하지 아니 하고 공소 의 제 기 見 시

효의 전 행이 징 지 되 고 공소 기 각 또 는 판할위 반의 재 판이 확정 된 빽

부터 다시 시 효 가 진 행되 는 공소시 효 의 정지 제도lOS)暑 인 정 하고 있

으 나 북한 형 법 은 정 반대 의 입 장을 추1 하고 있C'14. 骨 1987년 신 형 법

제 43조 는 
'

이 볍 제 42조 에 규정 된 기 간이 넘 기 전에 범 죄 자가 새 로

團 k

團

미 고

s으) 대'%.'r인국 엉사싱잭0'l 재낵하고 있는 교 청석·진처JF 도는 이러한 관<r]oki1서

삭힌:리 겅우 약용필 수 있.다.

99) 1987년 신형법 제 11조로 보아 14세-17세의 소 년에 대한 교 앙처뷴을 행히는
소 년원이 교 화소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섯이다.

10이 북한에서는 수청자자치라는 멍목으로 
'

수헝자자율검-x시제도"·감(, 제도가 운용

되고 있다고 생갹할 수 있다.
101 ) 대안민국엉법 제 77조-제 60조 잠조.

102) 대안민국 영사소송법 제 249조 참조

103) 1987넌 선영법 제 42조 1항.

104) 동법 제 42조 2항.
105] 대한민국 영사소송법 제 2S3조 함조



운 좌 를 병 하였을때, 예 심 또 는 재판舍 회 피 하였%때 , 형 사사건제 기

걸 정 이 있 였舍 때에는 그 날부터 형 사적 임 을 주궁 할 수 있는 법 적 기

한이 새 로 계 산 된t가"라고 규정 하혁 시 효 의 중9<제及暑 가·흑하게 운

용 하는 것 이 다.

)il 
. 淸法各벴 의 W威

1 974 년 구 형 볍 상 각 칙 온 반 명 최 , 일 반 범 죄 . 군사상 범 죄 에 관한 규

정 들로 크 게 분류되 어 구 성 되 어 있다. 19fr7년 신형 볍 의 체 계는 이 화

길은 기 暑 貳이 벙 칙 의 문류나 배 열 이 일 정 71 체 계 렸이 병 렬 척 으으w

<F 졍 되 었던 1950년 ·-3L 형 빕 의 체 계로 환원 되 없다. 그 람 에 도 불구하고

북한 형 빕 힉w자들은 범 죄 를 반·국가범 죄 와 일 반 빔 죄로 대 별 하여 빔 죄

이 론舍 논하고 있 으 며 , 범 랴 에 대한 형 사청 책의 내용도 닫 리 하고 있

L<[. 따 라서 여 기 에 /서 도 반국2'[범 릭 회i 일 반 범 리 의 구 별 울 이론4 으 로

언 정 하는 기 초하에 각각의 경 우暑 살펴 보 기 로 한다. 아울 러 형 법 가
A > 의 구 셩 에 관하여 는 전술한 [IV, 북 한형 법 전 의 구성 ] 에 서 형 법 2<

칙 어i 판 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或다.

l . 反鬪家犯罪106)
된

(l ] 反 鬪家犯罪의 ta

1987년 신형 볍 에 있어 서 반국가 범 죄는 노동자-농민 의 ·주有과 사흐

주의 제도와 법 질 서 를 파괴 하며 조 선 인 민의 민·족해 방과 조국의 ·통 일
·叫 립을 위 한 혁 할 平졍에 반대하는 고 의 적 인 대 형 위 暑 의 미 한다

107)
, 신 형 법 상의 반국가범 죄 에 관 텬 된 규졍은 대한민국 의 국가보안

법 에 해 당하는 북 한에 있어 안보에 관한 독 한 규정 이 라고 볼 수

었 다. 윈 래 1 274 년 -
</- 형 법 은 1 950년 구 형 합 이 제 13-장 

" -국가주권 ·M

대 에 관한 죄 
"

108)로 긁.정 하고 있 었던 것을 김 일 성 독재체제를 확고

하게 7 립 하기 위 하여 밴 딱 범 되 외 개 념을 도 입 하여 그 체제유지 에

장e]f 가 될 수 있는 형 위 를 반혁 명 벙 좌 외 명목으로 처 별 할 수 았도록

. 蟲 미

IC6) 1987년 신영업은 종래(서 반혁명범죄를 안국가범조]로 명칭을 순화시켰다: 이

에 관하여 [VIII.1鶴까1 한신형법3.t 흑색] 참조.

10기 깁 l.형법학(II),펑잉,김일성종합대학 v WA+,1體7,8먼의 반헉멍범좌에
관한 정1 

'

l 11조.

lOS) 1950년 -7-형법 제 64조-제8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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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좌 를 병 하였을때, 예 심 또 는 재판舍 회 피 하였%때 , 형 사사건제 기

걸 정 이 있 였舍 때에는 그 날부터 형 사적 임 을 주궁 할 수 있는 법 적 기

한이 새 로 계 산 된t가"라고 규정 하혁 시 효 의 중9<제及暑 가·흑하게 운

용 하는 것 이 다.

)il 
. 淸法各벴 의 W威

1 974 년 구 형 볍 상 각 칙 온 반 명 최 , 일 반 범 죄 . 군사상 범 죄 에 관한 규

정 들로 크 게 분류되 어 구 성 되 어 있다. 19fr7년 신형 볍 의 체 계는 이 화

길은 기 暑 貳이 벙 칙 의 문류나 배 열 이 일 정 71 체 계 렸이 병 렬 척 으으w

<F 졍 되 었던 1950년 ·-3L 형 빕 의 체 계로 환원 되 없다. 그 람 에 도 불구하고

북한 형 빕 힉w자들은 범 죄 를 반·국가범 죄 와 일 반 빔 죄로 대 별 하여 빔 죄

이 론舍 논하고 있 으 며 , 범 랴 에 대한 형 사청 책의 내용도 닫 리 하고 있

L<[. 따 라서 여 기 에 /서 도 반국2'[범 릭 회i 일 반 범 리 의 구 별 울 이론4 으 로

언 정 하는 기 초하에 각각의 경 우暑 살펴 보 기 로 한다. 아울 러 형 법 가
A > 의 구 셩 에 관하여 는 전술한 [IV, 북 한형 법 전 의 구성 ] 에 서 형 법 2<

칙 어i 판 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或다.

l . 反鬪家犯罪106)

(l ) 反 鬪家犯罪의 ta

1987년 신형 볍 에 있어 서 반국가 범 죄는 노동자-농민 의 ·주有과 사흐

주의 제도와 법 질 서 를 파괴 하며 조 선 인 민의 민·족해 방과 조국의 ·통 일
·叫 립을 위 한 혁 할 平졍에 반대하는 고 의 적 인 대 형 위 暑 의 미 한다

107)
, 신 형 법 상의 반국가범 죄 에 관 텬 된 규졍은 대한민국 의 국가보안

법 에 해 당하는 북 한에 있어 안보에 관한 독 한 규정 이 라고 볼 수

었 다. 윈 래 1 274 년 -
</- 형 법 은 1 950년 구 형 합 이 제 13-장 

" -국가주권 ·M

대 에 관한 죄 
"

108)로 긁.정 하고 있 었던 것을 김 일 성 독재체제를 확고

하게 7 립 하기 위 하여 밴 딱 범 되 외 개 념을 도 입 하여 그 체제유지 에

장e]f 가 될 수 있는 형 위 를 반혁 명 벙 좌 외 명목으로 처 별 할 수 았도록

IC6) 1987년 신영업은 종래(서 반혁명범죄를 안국가범조]로 명칭을 순화시켰다; 이

에 관하여 [VIII.1鶴까1 한신형법3.t 흑색] 참조.

10기 깁 l.형법학(II),펑잉,김일성종합대학 u 판시z,19fi7, 먼湧

� 

반헉멍범좌에
관한 정1 

'

l 11조.

lOS) 1950년 - -형법 제 64조-제8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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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되 떴으뗘 1 9e7 M 신형 법 온 반혁 명 범 죄 를 반국 가 임 최 로 변 형 하o]

존치 시 키 고 있는 것이 다.

이 러 한 省국 가띰 쾨 뇬 일 반적 으 로 사회 주의 국 가얠 법 에 서 인 정 되 는

엄 릭 유형 이 기 는 하지 반 북한의 경 - 7- 다른 국가와 닫 리 7체 사상에

업 각한 s제 체 제 暴 갖+-고 았어 서 독g한 톡징 울 지 니 고 있다.

첫째로, 뷰한뎡 법 상의 반국가 범 죄 는 처 벌 대 상의 범 위 가 지 나치 게

넓 다. 반국가 법 죄 는 단순히 국가의 안전 과 주권을 침 해 하는 형名 만

慮- 처 벋 대 싱14 으로 하지 않고 조 선 인 민 의 민 족해 방운 동과 조 국의 曹·

일 . 독 럽 을 위 한 혁 명 平쟁 에 반대 하는 행 위 와 반국가범 죄 에 대 한 온 닉

몇 블신 고 최 1이도 그 대 상으로 하고 있다.

脅째 로 . 반국가범 직 에 대 한 형 벌은 I S67년 신형 법 에 서 많이 완학

되 었으나 매 -7 중하다. l 974 9 구형 법 11이은 반혁 명 -적 태 w 죄 . 41혁 명

범 죄 온 죄 , 반혁 명 엄 죄 불신고죄 또 한 그 방 잉 죄 를 제외 한 그 외

처 모 든 범 죄 에 대 하여 사형 및 전 재산暑수외 형 벌 에 처 하도폭 규정

하고 있 었으나 신 형 법 은 이 와같은 형 벌 을 제 한적 으 로 적 용하고 있

다.

셋째로, 부한형 법은 반국가뻠 죄 에 대 하여 형 사소+시 효 제도 t-g-

을 백제 시 키 고 있다. Ill)

넛쌔로, 반국가 범 죄 자에 대 한 省 죄 暑 처 벌 외 대 상에서 제외시 키는

예 외 률 인 정 하고 있 다. 112) 그 런 데 1 974 닌 구형 법 싱4 반혁 명 범 죄 는 7 )

한혁 명 범 죄 에 의 하여 침 해 되 는 사회 有계 .
i i )반혁 명 적 인 범 씩 . I i i )

반혁 명 적 ff 의 의 벙 최 .
i%· )반혁 명 범 괴 자로서 의 표 징 과 같은 성 립 조

건 113)율 갖추어 야 범 죄 로 인 정 되 는데 이 러 한 조 건暑이 모 두 충족되

어 야하 며 그 렇 지 앙으면 % 직 로 인 정 되 지 아니 하거 나 또는 일 반 렴 죄

는 필 f 있으나 반혁 명 범 죄 는 성 립 되 지 아니 한다고 한다. 1 9O7넌

신 형 법 에 서 는 이 러 한 성 립 조 겄 이 반국가 범 죄 외 결 -7-에도 요구 윌 것

이 다.

( Z ) Silt 초ai을 庶麗하는 反 鬪111[翟罪

109) 1974년 구헝법은 신행법에서으·'l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괴룔 반헉
멍범괴파의 투쟁율 방해하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깁규승, 앞의
책, 152면 참조.

110) 1974년 구엉법상 반려명범죄를 가축하게 처벌해아 할 근거에 관하여 김근식
앞의 책(l), 2S-45먼 참조.

111 ) 1367년 신려법 제42조 2항 항조.

11기 김2식, 앞의 책(11). ][SO면 챰조w
lIff) 김근식. 앞의 책(11), S-14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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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974 년 구형 법 은 
'

국가주권과 사회 주의 제도를 반대 하는 반혁 명 범

되 
"

로 서 국가주권 전복-음모되 . 긍민의 조국반 역 죄 . 군인의 조국반역

죄 . 간첩 죄 . 테 러 죄 , 반동선전션동최 . 무장침 입 최 . 무장간첩 - 대외 관

계절 단사촉죄 , 반혁 명 적 암해죄 , 반혁 명 적 파긱 직. 반역 省 적 태 업조(

그 리고 사회주의 국가반대 및 혁 명 적 인 민 적 대 죄 릍 규정 하였 었 다.
114) 그 턴 데 1 987 년 신 형 법은 

'

국가별 죄를 반대 하는 범 죄 
"

로 서 공If

국 전복-읕모가담-폭동참가죄 . 테 러 죄 . 반국가적 범 죄 선 전 선동최 ,

조국반 역 직 , 간첩 죄 . 무장 간첩 - 대 외 관개 절 단사촉죄 . 반국 가 목적 파

괴 암해 죄 또 외 국 인에 대 한 적 대 형위 죄릍 포 함하고 있다.

1 98y넌 신 영 법은 1 974 년 구 형 법 상 국가주민과 사회주의제도를 반

대 하는 반혁 명 범 죄 라는 명 청 을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반국가범 

軻로

변 경 하 였으며 구형 법 이 규정 하 였 먼 1 2개 의 조문을 8개 조 문으로 축

소하였다. 구체 적 으로 선 형 법 은 종 래 의 공빈 의 조 국반 역 죄 와 군 안 의

조국반 역 직 를 조국반 역 죄 로 또 한 반혁 명 적 앞해 죄 와 반 혁 명 적 파2][

죄 暑 반국가 목적 파괴 - 암해죄 로 홍합하 였으며 무장첨 입 최 . 반혁 명 적

태 엽 죄 또 사회주의 국가반대 및 혁 명 적 인 민 -적 대 죄 를 삭저1 하고 4 국

인 에 대 한 적 대 행위 죄 를 신 설 하 였 다. 아올 러 신 형 법 은 이 경 우 ) 974

넌 구 형 볍 에 서 의 법 졍 영 을 많이 완화시 虛으나 여 천히 가흑성 을 띠 고

있다.

(3) 局族鮮放鬪爭舍 反獨하는 齒罪

I S 년 구형 법 은 
if 

민족해 방루쟁 을 반대 하는 반혁 명 범 죄 
"

로 서 민 족

반 역 코 와 조 선 빈족해 방운동 및 해 외 조 선공빈탄 압박해 죄 률 6정 하고

있 었으며 1 957년 신 형 법 도 민족해 방7쟁 을 반대 하는 범 죄 라는 표 제

아 래 면 족반 역 죄 와 조 선 민 족해 방운동 및 해 외 조 선공민 탄 압 박해 죄 를

규 정하 玆 다. 신 형 법 은 1 9Y4 년 구형 省 에서 사용하던 민족해 방平쟁을

반대하는 반혁 명 범 죄 라는 명 청 을 대 체 적 으 로 동 일 한 민 족해 방平쟁읕

반대 하는 범 죄 로 단순화시 켰으며 과거 의 
ii

공화국 인 민 외 민족자존권

율 위 한 반제 먼 족해 방 혁 명 平쟁 
" 

이 라는 말을 
'

인민의 민족해 방운동"

이 라는 표 현 으 로 바꾸 었다. 또 한 민족반 역 죄 에 있어 서 정 상이 가M

운 경 우에는 1 0년 이 상의 노 동교화형 懷 전부의 재 산몰수형 에 처 할

수 있도 규 정 하 였으 며 118> 조 민 해 방운동 或 해외 조 선공민탄압

박해 죄 의 형 벌 읕 사형 및 전부의 재 산몰수형 에 서 5년 이 상의 노 동교

114) t歸7넌 선형법 제61조-제 62조 참조.
1 15) 동법 저] 52조 챰조



1실

봐형 으로 낮추었다. 116)

(이 反 國회f犯罪에 대 한 a圖 및 不 申 傍罪

1 9 년 구형 법 은 
'

반혁 명 범 죄 와의 7쟁을 방해 하는 범 되 
"

로 서 반

혁 명 범 죄 은 닉 죄 와 반혁 명 범 죄 물신 고 및 방 임 죄 暑 규정 하臧 오 며

1 9137년 신 형 빕 도 
" 

반국가범 죄 에 대 한 은 닉 및 뷸신고죄 
"

라는 표새 로

반국 가 범 죄 은 닉 죄 와 반국 가범 죄 불신고 및 방임 죄 룰 인 정 하고 잇

다. 결국 신 형 법 온 구형 법 이 사용하 였 던 
'한 

혁 명 범 죄 만 표 현 율 반국

가 범 죄 라는 용어 로 대 세 하 였을뿐 그 범 죄 의 구 셩 요 건 픽 내용도 哥 일

하게 - 유지 시 키 고 있다. 다만, 구형 법 상 骨 일 하게 7 년 이 하요1 징 역 형

이 었먼 반역 명 병 은 닉 죄 와 반혁 명 범 죄 불신고 및 방 엄 조·1 에 대 한 법

정 형 을 각각 4 년이 하의 노 둥교화형 과 3넌이 하의 노 동고화영 으 로 낫

츈 섐 이 차이 점 이 다. 117)

2. - 1陵協罪

( l ) - 般犯 罪의 意 1

북한 영 
'법 

싱4 일 빈' 벙 죄 는 
"

반혁 명 적 인 목-적 이 없이 개 인 이 기 주의 暑

비 旻 빤 2온 잔재 로 부 터 국가 사회 질 서 률 문 란시 키 며 국 가 멀 사회 혀

骨반체 의 재 산 是 약이 하여 인민 의 셍 명 재 산율 침 해 하 는 범 죄 % 위 
'l

暑 의 미 한다. 118)

북 한에서 는 일 반 범 좌 暑 밗국가범 죄 와 구 별 하고 일 반 범 죄자에 대하

어 논 처 벌 율 과하기 보 다는 교 화 하는 - 겻 율 원 칙 으 로 하고 있 다, 이
g-i광은 원 칙 에 따 라서 북한형 법 온 일 반 범 리 에 대 하여 상 인 죄 - 강도죄

를 비 롯빤 륵히 엄 중한 몄 가지 범 쾨 를 제 뫼 하고논 사형 율 적 용하지

않 ·%-며 엄 춈한 일반 벙 죄 를 저 지 른 범 죄 자에 대 해 서 만 노동교학형올
허 용 하 떠 이 경 . 위에 도 거 의 형 기 가 하게 설 -징 되 어 있 다. 119)

형 법 각 의 일 반 범 죄 는 침 해 되 는 사회 有게 를 기 준으로 다음과 같

이 분류 되 어 진다.

團 團

A

조

116) 1967년 A·1헝법 제 5訣 삼조.
117) 반혁명 i죄 은q치보다 반벅명범죄 불신고 및 방임7d를 경하게 처별이i는 이

유는 전자가 쟉위에 의안 t죔죄입에 ty 하어

� 

-7-자는 부쟉위에 의한 벙커이기 때
문인 것으로 생%틴디·.

118) 김근시. 앞의 책(Il ). so .

119) 김2식. 앞의 책(11), 52먼 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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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詠T초as濟暑 暈書하는 顧 罪

여 기 에는 사회 주의 소유를 침 해하는 범 최 (국가 및 사허 협동단체 재

산절 취 직 . 국가 및 사회 헙동단체 재산 탈허쾨. 국가 및 사회 엽동단챙

자 사기 죄 ,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 재산횡 령죄 , 국가 및 사회 省동단얠

재 산대 턍약허 직 등). 사회주외 尋제 관리 질 서暑 침 해하는 범 죄 ( 화꽤위

조 및 위 조 화폐 사용직 . 돈표-량표위 조 및 위 조돈표-량표사용죄 . 외 국

화폐매 매 죄 . 상습암거 eli1 직 . 밀수죄 . 국가적 의 의 를 가지는 중요설비 - 시

철물꽈손죄 . 국가의 운수체 계을 침 해하는 범 죄 , 철도-수상-항공운수규

율위 반죄. 게획 - 게 약-자재공급을을 어 기는 죄 , 자재관리 절서 暑 첨 해하

는 죄. 농산 필 목산질 서 릍 침 해하는 죄 . 상업 질 서를 침 해하는 죄

등 ). 국토관 리 질 서 를 침 헤하는 범 죄 (토지 용-페 경 죄 , 지 하자원채 굴

최 , 산림자원보호관리 질 서 침 형 최 . 수산자원 및 유용산짐 승보호판리 졀

서 침해 죄 . 공해현상방지 빕규위 반죄 , 건暑보수규정 위 반 및 겐물구 조비

법 변 경 죄 . 동똑 및 그 시 설물파슨죄 등 ). 사회주외 노 동형 정 질 서 를 침

해하는 범 軻 (노동보호 법규위 반죄. 노동 안전 기술규정 위 반직. 교홍사고

쇠. 노 력 낭비 최 , 사회 주의 분배원칙 위 반직 . 여 셩 에게 금지 핀 노 통올 시

킨 죄 등) 등이 다. 이 와같은 규 정 듈은 1975년 구형 볍 의 경 우악 비 슷

하지 법 정 형 만은 전 반적 으로 매우 완叫되 었다.

(3) twxa文{h를 畿書하는 聽罪

I S75년 구형 법 제 1 1 1 조 에는 부르조아문화반입 - 유포즈 가 a년이 하

의 징 역 또는 2 년 이 하의 교 화노동형 에 처 해졌으나 신형 법 에서는 샥

-제되 있 다. 그 외 에 문叫유산물-명숭지 - 천 연기 념 뮬손상괴 (제97조 ),

저 작-발명 - 광의고안묵살도웅최 (제98조)등은 이 전의 내 용과 같다. 다

반 구형 볍 에는 교 화노동형 이 선택형 으로 규정 되 어 었 었 으나 이 것 이

폐지 됨 으로 말미 암아 신형 법 에는 노 동교叫형 만이 인 정 되 어 서 형 벌이

오 히 려 가중되 고 말 았다.

(시 飜되f의 - s行政秩序를 螢書하는 繼罪

여기 에는 일 반형정 질서 를 침 해하는 범 쾨 (접 단적 소동죄 , 직-乎집 형

방해 죄 . 허 위 풍셜 낟조죄 , 문 서 - 증명 서 위 조 및 tI 조문서 - 증 명 서 사용

죄 . 인 화성 - 폭 발성 - 방사성 물질 비 법 수송죄 . 군사복무동원기 피 죄 . 경 비

근 무규 정 위 반죄 . 군사경 비 근 무방해죄 . 무기 - 탄약-군수물자분실. 과실 파

손죄 등 ). 관 리 일군의 직 무상 범 되 ( 직 6 남용괴 . 월권행 위 최 . 직무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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鼻1 
, 신 소 ·1 71묵 살죄 , 국 가 귄위 케c죄 . 붙법 구% -. ‥Y·닦재 판 ‥ 사 건 고1d 장 날

及 죄 , 되 물죄 著. ) 昏 이 있다 . 막..기 할 사항온 19TS년 구형 법 쟈[ t 2조

(출5< - 인쇠11 법 고. 위 . <리 ) 가 선 형 3' 에 ·서 샤제 된 점 이 며 볍 정 형 은. 대 개
·野 일 하다,

(5] )i'if 會主義的 共 阿愈淸秩序·暴 11曹하는 第罪

여 기 에는 暑 량자 적 형 끼 죄 (세131조 ) , 미 성 년 사에 게 범 ·리 ·굔 감행 하

도·혹 수;1 좌 ( . 체 1 認조 ) , 직 진 님'…雪.죄 (·제 1 33조 ) , 도 박솨 ( 제 ][ 34교시 , ·습·5骨

힐 령 좌 (제 % 35조 ) , ·

. 은 이 어 %1 이 i 昏 려 飢는 자 유기 죄 ( ·세 % 36조 ) , 헉·

대 , 질·시 하이 사산 ·:사살미 ·수에 이 ·르 게 한 죄 (제 l 37조 ). 죽-島 위 험 에

처 험1 사힘·율 Lf( 버 러 둔 죄 ( 제 1. 38조 ) .
V 파괴 - 손상죄 ( 헤 1 39) ) . 장물좌

<제 1 59조 )·昏이 있다. ·그런 디{ 1976닌 그 형 법 제 152조 (운 장 . 페 달질 +J

및 비 법 대항 ·피 ) 는 tI형 법 에 서 하·제 되 었.으며 법 정 엮은 대 체로 骨 일 하

다.

(6) 公 民외 生 命 財麻·暑· tIl[害하는 犯影

이 범 리 는 크 계 공 모1의 ·생 명 - 긴 강·-안겨 을 침 해 하는 법 죄 와 공 민 외

개 인 소 .·8.·暑 침 해 하는 범 죄 로 ·/ 성 되 어 있다. 입 ·정 형 은 거 의 ·동 일 하지

므1 받작.히 昏분·으.로 언 한 중싱·해 죄 ( 제 1 46조 )는 1 년.이 하의 노.·W교叫

형 에 처 히v게 되 어 1 975년. ·
' 

]'L 엮 기 제 165조M 의 법 정 엮 (3A 이 하처 교v화
·노 昏 ) 에 비 해 가중되 었다. 또 안 과실 적 중 상해 리 <제 1 47조 ) 외 경 ·牛

도 마찬 가지 이 나. 다민 다‥ - 인 앞에 서 으 중상해파 잔 악한 방집 에 의

71 중 상해 좌 ( 제 1 48조 ·후9 ) 는 l[176년 . 3:L 형 법 제 1 67조 2할의 39 이
하의 징 역 이( 비 해 2 년 이 하외 노 ·哥교화겪 으 모 완화되 9][ 다.

)(I l . 맷 는 말

지 급까지 . 7 리 는 북 51외 형 기 제 계 偏. 신 형 빕 의 내·용·율 충심 으 로 대

한 민국 외 형 법 과 비 교 하떤서 고 릴'하이 보 았다. 북인. 신 형 기 온 구. 형

후} 과 찬 가지 荒. 빔 의 실 질 서 개 님 -이 瓦 대 위 에 형 벌 1 규 외 . 7·+s 라

용·을 ·제 인 가 , 으 로 인 정 하며 소 骨서 용 A, 정 젝 허 A i프 ·운용. 함.으로써 리

형 법 정 쭈·.외 을· 
'징 

껸.P·.로 부 인 하며 게 인 외 권 리 파 이 익 보 다 사회 주
; 11 도 1·F 딜'의 이 이 % ·우선 죄 . 희 로 x보호 하고 있·各울 알게 되 있. 다, 1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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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구형 법 은 
"

조 선 민 주추의 인 민공화국의 형 법 의 임 무는 조 선민주주

의 인먼공화국의 7 율 보위 하고 공화국 정 부으 노 선 과 정 잭을 옹

호 관크하며 .
모든 범 거 적 일 해로 무더 ·노 동자-농민힉 주 권과 사회

주의 제 도 와 혁 唱 의 전 추 둘을 수호하고. 인 민 의 헌 법 적 구i 리와 셩 명 -

재산을 보호 하며 , 국가-사회 생활 모 든 분야에서 혁 명 적 제도와질서

를 세위 온 사회 릍 주체 사상으로 일 색화하는 역 사적 위 엄 에 기 여 하

는데 있다. 
" 

라고 규 졍 함으로써 1850년 구형 법 의 과 엽 보다 더 욱 더

강학된 1974년 구 형 법 의 임무가 한마디 로 김 일 성 에 의 한 유일채제를

확고하 게 하기 위 하여 주체 사 상을 완 성 시 키 는데 있을율 천명 하고 있

다. 그 런 데 1 967년 신 형 법 은 김 일 성 의 유일독재체제 가 어느정도 공

고 하게 확립 한 후 더 나아가서 그 의 아들인 김 정 일 에게 북한의 통치

핀 력 을 게승시 키 기 위 하여 
'

조 선 민 주주의 인 민공화국 형 법 은 범 죄 와

의 뚜쟁 을 통하여 국가주권 과 사회 주의 제도를 보 위 하며 인민들의 자

주적 이 며 창조적 인 생 활을 보 장한다. 
" 

라는 제 1 조 의 규정 을 두어 표

省 적 으 로 유화적 힌 모습의 형 법 을 제 시 하고 있는 것 이 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이 념 과 인권보장적 가치릍 무시 하는

북한 형 법 은 실로 대 한민국 형 법 과는 커 다란 차이 점 을 드 러 내고 있

다. 졀국 공산주의 이 론에 기 초한 북한형 법 은 실제 에 있어 허 구성 과

극 심한 비 인 간 성 을 지 니 고 있으며 전체 주의 적 인 독재 를 용이 하게 발

드 는 수단으로서 악용되 고 있는 것.이 다. 따 라서 북한 형 벌 은 이 이

론을 기 모f요로 하여 공산주의 의 철저 한 시 녀 로 서 r )l, 閨에 의 한 神

爾4과 같 이 북한의 사회 주의 체 제 를 유지 하기 위 하여 악용되 는 푹 뎔

적 인 도 구인 것을 기 억 하여 야 할 것 이 다.

현재 태풍과 같이 몰아치 고 있는 r 소 련의 개 혁 과 먼주화,의 거 센

바람이 북한의 공산주 의 체 제 를 무녀 뜨 릴 수 있을 것 이 라고 쉽 게 낙

관하는 젖은 위 헙 한 열 이 며 , 북 한은한시 라도 대 한모1 국을 적 화통 일 하

여 사회 주희 혁 명 을 완수하 려 는 야욕을 아직도 완전히 버 리 지는 상고

었 옴을 잊 지 말아야 할 것이 다.

이 러 한 관점 에 서 우 리 는 
「 榮316 된 總-as 의 未來와 음a안 a展4

울 위 하여 북한 형 법 에 대 처 해 나갈 수 있는 방 안을 구체 적 으로 모

색 하여 야 할 것이 다. 그 것은 오로지 省저 하게 민 주주의 원칙 에 입 각

한 연도주의 려 형 사정 색舍 바탕으로 하여 罪刑法定초a原屬 에 충실

한 형 법을 운용해 나가는 방 법 에 의 할 수 밖에 없 다고 셩각한다. 인

도 주의 적 이 며 인 권 보 장적 인 형 법 만이 북 한 형 법 율 극복 할 수 있 는

겻 이 다.

결론 적으로 범 되 인 을 경 게 하변서도 이 해하고 사화 에 서 인 간다울·

생 활을 7 릴 수 었 도록 하며 범 죄 인율 궁극적 으 로 포용할 수 있 는



188

형 사정 책을 가지 고 기 능화- 집 단화.- 과학화되 고 있는 범 최 省 상을 형 법

으 로 통제 해 나가야 한다.

북한 형 법 의 현 우와 같이 무조 건 형 벌 율 가중하고 강화하면 w % 룰

예 땅하고 진 하할 수 있다는 구태 의 연 한 사고를 버 리 고 , 범 죄 暑 저 지
르 면 반드시 일 정 한 형 태 의 제 재 가 있다는 섕 각 을 가지 고 엄 죄 를 s

하면 아니 되 或다는 인식 이 우 리 들에 게 겊이 박혀 야 할 것이 다. 겯국

북 한 형 법율 국복하여 오 히 러 인 도 할 수 있는 대 빤 국 영 겁 이 되 기

f·/ 해서 는 統 - 에 대 안 希望을 버 리지 않고 참된 局소主a暑 wT하

는 깊 뿐 있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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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붕피 이후 미국의 單極 體系로 유지되고 있는 현 국제 관계에서도 핵

보유국들과 핵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 사이에는 여전히 핵문제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더욱이 남·북한 간에 있어 핵문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상호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즉 한반도에 있어서 핵문제라는

것을 남한은 북한이 문제의 원천인 것으로 인식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핵문

제는 미국의 대북한 적대 정처에서 발단된 것으로 본다.

한반도에 있어서 핵문저]의 본질에 대한 남·북한 간의 인식의 차이는 이의

해결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를 수 밖에 엾다. 남한은 북한의 핵문

제는 체제 유지 및 대남 전략의 일화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북한이 우선 기존의 핵정책을 포기하는 구체적 표현으로

핵사찰올 수용하고, 남·북한 싱-호 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에 비해, 북한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해결읕 통해서만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S{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내외적 삼황 속에서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NFf)을 탈퇴

하겠다고 갑자기 선언함으로써 내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세계 전체적 관심이 되었다. 북한의 NFr 탈퇴 사건은 단지 남·북한 간의 문제

로 다루어서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우며, 이해 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국가 간

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특

히 미국과 북한 간의 핵문제에 관한 회담을 주시하면서, 북한의 정책 결정에 많

은 영향을 미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핵문저] 해결음 위한 남한의 입

장올 적극적으로 전말하였다. 미국도 또한 수차례에 걸친 북한과의 회담읕 하면

서 북한의 탈퇴 결정을 번복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NFr 탈퇴 결정,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로서 남한, 미국의 대옹 정책 그리고 협상을 통한 북한의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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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본 언구의 구체적

목적온 크 게 平 가지이다.

첫째, 북한의 N]Pr 탑퇴 결정과 그 후의 국제적 상황에 대처하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분석해 봄으로써 북한의 정책 개발 눙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

다.

둘째, 정책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북한의 NPT 탈퇴 정책과 이에 괄련된

주요 국가들의 정책 대용에 대한 논의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사례를 개발

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F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북한이 NPT 탈퇴暑 선언한

19S3년 3월 25일부터 북한이 lAEA의 핵사찰에 합의한 미국과 제 2 차 회담인

제네바 회담이 이루어진 1993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연구의 대상국으로는 남·

북한파 미국으로 국한하였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중국, 일본 그리고 lABA의 대

북 정책도 포함하였다.

뽄 연구의 방뱁온 事에 硏究(case s tudy)에 속한다. 그리고 사례의 본질올 파

악하기 위하여 i피문제에 관한 국제 질서와 남·북한의 핵정책 변화에 관한 歷史

的 分析올 하였다. 북한의 NPT 탈퇴와 관련한 내용을 수록한 관련 문헌, 각 국

의 발표문, 잡지와 신문을 사례 분석읕 위한 자료로 사용하여 이들에 대한 文獻

s-析을 하였다.

본 연구는 크 게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장온 문제의 제기와 연구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음 위에서 간략히 소개

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11 장온 Ib韓의 政策 過程에 관한 理論올 설명하였다. 북한의 정치 체계의 특

혼 首'領의 唯-的 領導制이므로 북한의 정책 문화도 자연히 일인 독재적 결정

올 징으로 하는 제 3세계의 독재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닐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 능력을 평가하는 이론적 틀로서 정책학의 의

제 설정 이론과 정책 결정 이론을 원용하였다. 김일성 · 김정일 부자률 중심으로

한 소수의 집단이 공식적인 정부 의제를 만들고 있는 북한의 정책 의제 설정 과

정온 롬과 로쓰의 動員副 이나 內部 接近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북

한의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덜레마 모형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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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장에서는 t韓의 NPT 脫退 背景을 설명하였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NFr

탈퇴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를 명확히 분석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북한이 NPT 탈퇴를 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설명

할 수 있올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공산국가들의 몰락과 러시아와의 관계 소원,

lAEA의 의 엄격한 핵사찰로 인한 북한의 핵개발 상황의 노정 가능성,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핵보유국들이 중심이 된 세계 핵질서에 대한 반발 등파 같은 국

제 상황과 연관하여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 김정일 체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북한의 정치적 싱-황, 정책 결정 기구에서 경제 침체 탈피를 주장하는 온건

기술 관료에 비해 핵개발을 고집하는 강경파의 득세, 심각한 경제난 등 북한의

내부적 사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NFr 탈퇴 배경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역 우선

역사적 시각에서 핵확산에 관한 국제 관계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남한의 핵 정

책을 살펴 보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탈퇴 배경올 분석하고 있다.

IV장은 북한이 NBT 脫退 宣言 後의 政策 開發에 관하여 평가하고 있다. 북한

은 NPT 탈퇴 선언 후의 각국의 반응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응 정책을 개발하였

는데, 때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자국의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는 대응 정

책을 만드는가 하면, 때로는 전연 예측할 수 없고 비일관적 정책을 만들기도 한

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 변화들을 분석하고 북한의 정책 개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냠한파 미국의 lIb 政策 開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일본, 중국 그리

고 러시아의 정책 개발도 부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V장은 結論으로서 앞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북한의 政策 開發 能力에

대한 평가를 한다. 결국 북한의 정책 과정은 콥(M. Cobb)과 로쓰(1. Ross)의 이

론 중 動員獲 내지 內部 接近 類墮에 속할 것이므로 제도화된 틀에 따른 일관성

있고 합리적 정책 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책 기구의 성

향 및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 변화가 비일관적이고 감정적인 정책이 산

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정치 환경이 복잡하역 괄런 정보를

획득하기 곤란하고, 각 대안들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딜레마 상황에서는 현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토대로 북한의 정책 개발 능력을 평가하면,. 북한의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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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결정과 그 이후 외부의 압력 속에서 산출해낸 북한의 정책온 단기적 차원

에서 본다면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북한이 NPT 탈퇴를 걸

정할 때부터 
'

핵무기 개발을 위하여 또는 핵카드를 이용한 최대한 이익올 얻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일관된 목적을 위하여 lAEA의 특별 사찰률 절대적으로 회

피하고, 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정책을 변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은 성파률 거둘 수 았였던 것온 북한의 정책 결정권이 소수 집단에 집

중되어 있고, 이들 강경파들이 그 들의 시각에서만 맞는 강경 대안들로 정처 의

제를,설정하였고,이를 비판할 견제 세력이 거의 엾기 때문인 것으로 볼수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적 제재률 감수할 것인가 정책 변화를 통한 핵의혹을 완

전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온 결국

비일관적 정책을 산출하지 않슬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딜레마 모형에서 말하는

정책 실패가 묍 것이다. 북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정책 결정 집단 중 온건

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며, 대인민 흥보에 있어서도 핵문제가 계속적으로 효용

을 발휘하기는 힙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의 대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정책 파정

에서 김정일이 계속적으로 중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온 핵문제를 자

신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이용하려 할 것이다. 김정일에게는 핵문제가 자신이

국제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 군부률 포함한 추종 세력에게

신임을 확보할 수 었는 等은 정책 의제가 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 정부

로 서는 성급하게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북한 내부의 상황을 계속 관

찰하면서 김정일을 둘러 싼 정 결정 집단의 인적 구성을 바꿀 수 있도록 국내

· 외적 노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의 정책 기구의 구성원 중에 개

혁 지향의 온건파가 입지률 넓힐 수 있는 유인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핵문제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북한이 처해 았는 딜레마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적 공동 노 력을 강화하여얘 한다. 북한이 핵개발과 핵카

드 의 두 대안 중에 핵카드를 이용한 실리 획득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i피개발을 위하여 핵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

시간 끌기 정

책'올 고수할 경우에 UN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위기 의식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정부는 국제 제재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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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기 위한 외교 활동읕 다각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핵사찰 전면 거부 및 lAEA와의

2차 협상을 거부한 정책을 철회하고, 궁극적으로 NEr에 복귀하는 것이 헌실적

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凍이다. 이를 위해 남한은 미국올 포함한

관계국과의 공조 체계 속에서 북한이 NFr 복귀를 하더라도 헌 정권이 정치적

손상을 입지 압을 명분을 줄 수 앴는 유인을 과감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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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論

1. 問題의 提起 賀 硏究 目的

핵확산에 대한 시각온 핵보유국과 핵비뵤유국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소련의 붕피 이후 미국의 軍極 體系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 관계에서

도 핵확산 금지와 핵 감축올 통한 대량 살상올 지양하고자 하는 핵보유국들

의 정책온 별로 변화가 飯거나,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려는 추세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보유국들온 농축 시설, 재처리 시설 둥

核遇期의 핵심적 과정에 대한 핵물잘 및 핵기술을 통제하는 기술적 통제,

수출 규제나 경제적 지원의 중단과 같온 경제적 제재, 군사 공격이나 해상

봉쇄와 같온 군사적 통제 둥의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 러나 핵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 중에는 이러한 접근법에 대하여 비판

을 하며, 핵보유국들의 높온 장벽에도 불구하고 핵을 보유하려는 나라들도

많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스라엘의 사살상의 핵보유, 이라크의 핵

개발로 인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나, 파키스탄의 핵보유 선언온 핵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국제 문제의 전형 적인 예들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핵문제도 이러한 국제 짇서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러

나 같온 민족이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특수 상황에 있는 한반도에 있어

서의 핵문제는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서 보다 복잡성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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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체제 유지 및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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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또한 북한의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올 미철 것으로 보이는 중국, 러시

아, 일본 등의 나라에게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입장올 적극적으로 전달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을 위시한 국제 원자력 기구(lAEA), 중국 둥

의 주요 관계국도 북한의 탈퇴 선언을 번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철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국가로서 남한, 미국, lABA, 중국 등의 對北韓 政策 開發과 이들

과 협상을 하면서 변화되는 북한의 對應 政策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

한 분석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크 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그 후의 제적 상황에 대처하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분석해 봄으로써, 북한의 정책 개발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

고 자 한다. 평가를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정책학의 骨(R. Cobb)과 로쓰(M.

Ross)의 議題 찬定 類鹽에 관한 理論 과 政策 決定 理論 중 최근에 논의되

고 있는 딜레마 模鹽을 원용한다.

둘째, 정책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그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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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변화 과정,. 이에 관련된 주요 국가들의 정책 대옹 둥에 대한 논의의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는 政策 事例를 개발하고자 한다.

2. 硏究의 範圖와 ]l iA

본 논문온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의 배경을 분석하고, 탈퇴 선언 이후에

님 한, 미국, IAEA 둥의 국가 및 단체가 북한의 d I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하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여 북한이 선택하여야 할 정책 결정 상황을 밀

레마 상황으로 전제하고, 이 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북한의 정책 변화를 분석

해 봄으로써 북한의 정처 개발 눙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時間的 範圍는 연구 기간의 제한으로 북한이 NPT 탈퇴

를 선언한 1993년 3월 15일부터 미국파의 회담에서 북한이 NPT 탈퇴 유

보를 합의하였다가 다시 lABA와 핵사찰과 관련한 협싱-을 북한이 거부하여

결국 IAEA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정기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던

1993년 9월 28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하게된 배

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핵확산에 관한 국제 관계 및 남·북한의 핵정첵 변

화를 분석할 펼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처옴으로 핵폭탄을 사용하였던

1945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에 대해서도 펄요한 경우에는 거시적으

로 분석하였다.

硏究의 對象은 남·북한의 정책 및 북한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욜 미

쳤던 미국의 정책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중국, 일본 그리고

lAEA의 대북 청책도 포함하였다.

관찰의 暑가능, 자료 수집의 困難性 둥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북한의 정

책 과정과 졀정 눙력에 대한 타당하고도 신뢰성 있는 섭명과 예측을 하기가

매우 어 렵다. 이러한 관계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것은 묠론

이고 앞으로의 도출될 연구도 다분히 정치 및 행정 체계에 관한 制度的 硏

究를 하거나,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 및 이들의 특징 및 정치

적 배경을 분석하거나, 공식 기구에서 산출하는 신문이나 
' 

문서 둥에 대한 內

容 分析을 하는 등의 敍述的 水準에 머무를 수 밖에 웠을 것이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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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에서 산출한 특정의 정책의 수준이나 변화 과정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는 事例 硏究 方法은 비록 셜명 이나 예측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있어서 行態的·經驗的 接近에 비하여는 떨어지지만 제도적 접근 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사례 연구는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는 곤란하지만, 특정 사례가 지니는 의미와 특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원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사례 연구 방법은 연구자에게 비슷

한 유형의 정책에 대한 문제 해결 눙력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事例 硏究(case s tudy) 방법을 원용하였다.

그리고 사례의 본절을 파악하기 위하여 핵문제에 관한 국저] 질서와 남·북한

의 핵정책 변화에 관한 歷史的 分析올 하였다. 핵문저]와 관련한 문헌, 각

국의 발표문, 잡지와 신문을 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n. Ah韓의 政策 過程에 관한 理論的 說明

북한 정치 체계의 특징온 首領의 唯-的 領導制이므로, 북한의 정책 과정

도 정책 결정권이 최고 권력자와 중앙의 핵심 간부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독재 국가를 포함한 제 3 세계는 사회 분화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 비하여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다원주

의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나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참억

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민주정치가 발전이 안된 나라에서는 정책 결정 과

정에 있어 참여의 확대는 불안과 비능률을 조장하는 것으로 본다.S) 그러나

1 ) 이러한 수준에 속하는 대표적 연구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柳吉在, 

"

朝鮮勞動)t과 北韓의 aaa係," 大陸硏究所, r 北韓硏究4 , 第2券 第
3號, (1991); 공기두, 

"

北韓의 政策決定過程," 大陳硏究所, r 北韓硏究」 , 第2券

第4號, (1991): 李愚貞, 
"

北韓 行政11系의 變간A g望, 
"

犬騰硏究所, r 北韓硏

究」 , 第2券 第4號, (1991); 洪承元, r 北韓의 政府음億制에 관한 硏究」 , a南

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S기.
2) Samuel Huntin gton, PoliCical Order ill Chang ing SocIeties (New York:

tale University Press, IS73), p. 32.



203

그러나 북한에서 산출한 특정의 정책의 수준이나 변화 과정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는 事例 硏究 方法은 비록 셜명 이나 예측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있어서 行態的·經驗的 接近에 비하여는 떨어지지만 제도적 접근 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사례 연구는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는 곤란하지만, 특정 사례가 지니는 의미와 특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원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사례 연구 방법은 연구자에게 비슷

한 유형의 정책에 대한 문제 해결 눙력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事例 硏究(case s tudy) 방법을 원용하였다.

그리고 사례의 본절을 파악하기 위하여 핵문제에 관한 국저] 질서와 남·북한

의 핵정책 변화에 관한 歷史的 分析올 하였다. 핵문저]와 관련한 문헌, 각

국의 발표문, 잡지와 신문을 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n. Ah韓의 政策 過程에 관한 理論的 說明

북한 정치 체계의 특징온 首領의 唯-的 領導制이므로, 북한의 정책 과정

도 정책 결정권이 최고 권력자와 중앙의 핵심 간부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독재 국가를 포함한 제 3 세계는 사회 분화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 비하여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다원주

의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나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참억

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민주정치가 발전이 안된 나라에서는 정책 결정 과

정에 있어 참여의 확대는 불안과 비능률을 조장하는 것으로 본다.S) 그러나

1 ) 이러한 수준에 속하는 대표적 연구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柳吉在, 

"

朝鮮勞動)t과 北韓의 aaa係," 大陸硏究所, r 北韓硏究4 , 第2券 第
3號, (1991); 공기두, 

"

北韓의 政策決定過程," 大陳硏究所, r 北韓硏究」 , 第2券

第4號, (1991): 李愚貞, 
"

北韓 行政11系의 變간A g望, 
"

犬騰硏究所, r 北韓硏

究」 , 第2券 第4號, (1991); 洪承元, r 北韓의 政府음億制에 관한 硏究」 , a南

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S기.
2) Samuel Huntin gton, PoliCical Order ill Chang ing SocIeties (New York:

tale University Press, IS73), p. 32.



204

소수에 의하여 場정된 정댁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온 민주 정치가

발전된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젓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정권 유

지를 위하여 정처 과정에서 참여暑 제한하는 나라는 공적 분야가 경제나 사

회 생활의 여러 측면들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또한 당과 행정 관료가 그 사

회의 가장 조적화된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이러한 나라에서는 원래

의 정책 목표가 정처의 집행 과정에서 형식화 되거나 왜곡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북한도 저발전국의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파 같온 특징이 그대

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

올 배경으로 한 講學問的 接近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북한의 정책 과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을로써 제학문적 특성을 지니는 정처학의 이

론들을 원용하기로 한다.
의

오늘날 정책학에서는 정책 과정을 政策 議題 設定, 政策 i%定, 政策 執行

그리고 政策 評價의 과정이 싱-호 연결된 循環 過程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 과정을 체계적으로 뵨석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정책의 하부 과

정의 특성과 이들의 싱-호 관련성들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의 NPT 탈퇴 선언과 그 후의 각 국의 반응에 대한 북한의 정책 변화를 통

하여 북한의 정책개알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목적에 따라 정책

의제 설정 이론과 정책 결정 이론 중 관련 이론에 대해서만 섣명하기로 한

다.

1. i題 設定 理論

정서의 의제 설정(agenda se ttin g ) 과정 이란 수 많온 사회 문제들 중에서

특정 문제가 정부가 해唱하고자 하는 정책 문제로 되는 과정을 말한다. 여

기서 주요 관심 대상온 특정의 사회 문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처서 정부의

공식적 政策 議題(policy issue)로 되느냐 하는 젓이다.

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수 많온 사회 문제들 중에서 특정의 문제

률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정책 의제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과정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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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들의 참여 폭이 크 면 클수록 각 집단의 요

구나 의사가 잘 반영되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

라서 정책의 집행 파정에서 대상 집단의 순응올 보다 잘 확보할 수 있게 되

어 집 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사회적 분화가 적

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식적 정책 의제는 소수의 정책 결정자에게 독점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정뵤의 양이 적고 부정확하

며 현실성 있는 정책의 산출 가능성이 적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정책 의저]

가 될 것이며, 어떤 수준의 정M 결정이 이루어 지느냐 하는 것은 주로 정책

결정자의 능력어] 의존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콥과 로쓰의 정책 의제 설정의 유형 이론올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의제가 설정되는 파정을 크 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T3)

첫째는, 정부 바깥에 있는 개인이나 졉단이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여

주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이를 사회 쟁점화하고 공중 의제화하여 결국 정책

문저]로 채택하도륵 요구하는 外部 主導켄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의 문저]를

정부가 해결하여 주기를 원하는 관계 집단이 공식 정책 결정자에게 이를 해

결하여 주도록 영향력읕 행사하거나, 정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

론 매체 등에 의한 홍보를 하여 대중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

도록 하여 결국 정책 의제로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유형이다. 외

부 주도형은 정부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익 집단들이 발달하고,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만용하는 정치 체계, 즉 다원화되고 만주화된 선진

국 정치 체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4)

두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의 지시에 의하여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 의제로

채택되고, 정부가 채택된 정책 의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또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여론이나 관련 집단에 이를 흥보하거나 동원

하는 動員歷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특정의 문제가 정부 의제로 먼저 채택

3) Ro ger Cobb a Macc Ross, Agen i RcT]illogas s Con )圍+3 ti%/e Poluit」ical Process

APSR, Vol. 70(1976), pp. 128-136에서 발췌.
4) 鄭正倍, r 政策學 原論」 ( 서울: 대명출판사, 1992),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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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대민 선전 활동둥 정부의 의석적인 노 력에 의하여 공중 의제로 확산되

는 것이다. 일반 대중의 지지와 순웅이 확보하고, 정책의 성공적인 집헹올

위하여 군부률 포합한 정권 유지에 필요한 집단의 협조와 헌신적 노 력을 요

구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정부가 場정 한 의제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흥보하

거나 각종 집회에 동원하는 것이다. 그 런데 이 유형은 정부 의제가 된 후에

정책 겯정이 진행되면서 공중 의제화 되는 경우와 완전한 정책 결정이 있흔

후에 공중 의제화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정부의 힘 이

강하고 민간 부문의 이익 집단이 취약한 후진 국가에서 많이 나타난다.

세번째는, 정부 기관 내의 관료 집단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에 의하여 주도되어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 의제화하는 內部 接近墮이다. 쉽게 정부 의제화 된다는 점에서 동원형

과 유사하지만, 동원형은 정부의 흥보 활동올 통하여 공중 의제화 하는데 비

하여 내부 접근형온 특정의 사회 문제가 국민이나 관련 집단에 알려져 공중

의제화 하는 것을 정부가 오히려 막고 비밀리에 정책으로 채택하여 집 행해

버 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부 접근형도 동원형과 마찬가지로 부와 권

력 이 집중된 나라에서 횬히 나타난다. 남·북 회담에서도 이 러한 유형이 자

주 있었고 남한에서는 이를 밀실 회담이니 국민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

지 않은 통일 정책이니 하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도 무기 판매 계약과 같온 고도 의 정치적 문제나 외교.국방 정책의

경우에는 이 러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북한의 정책 결정 체계는 김 일성과 김정일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의 소수 인물만이 한정적으로 정책 의제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2 외의

사람들을 의제 설정 과정이나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비눙률적이고

정권 유지에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안다. 따라서 콥과

로쓰의 유형을 북한의 의제 설정 파정에 적용해 본다면 동원형과 내부 접근

형에 속하는 사례가 많읕 것이다. 예를 들면, 깁정일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

한 국제 사회의 비난파 팀스피리트 훈련을 역이용하여 이 기회에 군을 확고

히 장악하기 위하여 북한이 NPT 탈퇴暑 선언하고, 주민에게 준 진시 상태

를 선포하고, 또한 93' 통일 성전을 내결고 수 백만의 예비 병 력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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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을 유도하는 둥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동원형에 속한다고 하戚다. 그리

고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핵개발 정책온 내부 접근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동원형이나 내부 접근형에 속하는 북한의 졍책 능력을 평가하거

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 요인은 공식 정책 결정 체계의 구성원

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의 NPT 탈퇴 결정 이후 미국과 회담을

하는 둥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이 비일관된 정책을 산출하고 있는

데 이는 동원형이나 내부 접근형에 속하는 북한의 공식 정책 결정 기구의

성향 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븍한이 NFr를 갑자기 탈퇴하고, 미국과

두 차례 회담을 거치며 탈퇴 유보 결정을 하는 등 다소 온건한 정책 결정들

을 하였다가 미국파의 3 차 회담을 앞두고 lAEA와의 사찰 협상을 공전시킨

데 이어 핵전쟁 연습파 공조 체제의 조건을 달아 남북 대화를 또 연기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할 경우 NPT 탈퇴 유보 조치도 철회하

겠다고 미국에 통보하는 등 보다 강경하게 정책 기조가 갑자기 바+1는 현상

은 북한의 정책 파정에 경제 침체에서의 탈피를 주장하는 온건 개혁적 성

향을 지닌 기술 관료들의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에 군부의 입김이 커지고 강

경파가 득세하는 북한 졍책 결정 기구의 내부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외부 접근형에 속하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다원주의 국가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환경론자, 대학생의 일부 집단 둥의 반대에 직면할 것

이고, 이들에 대한 토론과 설득을 하여야만 하기 띠1문에 장애 내지 지체 요

인이 싱-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기존 핵보유국들 중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도 핵무기 개발을 진행시키는 파정에서 국민 여론이 상당한 장애 요인이었

기 때문에 그들의 핵폭발 실헙은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Sl 이런 점에

서 볼 때, 핵개발 정책은 대개 어느 나라이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제

설정 유형 중 내부 접근형이나 동원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5) Leonard Spec tor,
"

Nuclear Proliferation: The Silent Sprea d, 
'

Porean Polic y, Vol. 58 (spring, 1985), pp.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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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政策 決定 理論: 밀레마 모형

정책 결정 이론이란 정해 의제가 일단 절정된 후의 단계로서, 정책 의제를

구체적인 정책오로 만들기 위하여 목표률 설정하고, 대안들을 탐색하고, 이

들욜 비교.평가하여 최종 안을 만드는 일련의 파정과 그 파정의 특성에 관

한 이론이다. 정책학의 초기 연구는 대부분 정책 場정에 관한 이론이었,으

며,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읍 모형화하는데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지금까지 연구된 정책 결정 모형들을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

는 
'

너가 한만큼 갖게 될 것' 이라는 입장에 서는 包播的 
- 

슴理 模獲

(comprehensive - ra tional mo del)이다. 이는 문제를 세밀하게 定義하고, 모

든 관련 정보률 수집하고, 제가치들을 서열화하고, 대안들을 평가하여 최선

의 정책을 선택하여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滿足 模淵 또는 i糖增 模劉으로서 
'

너가 볼 수 있는 것을 가져라'는 입장이

다. 그 러나 합리 모형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오히려 실패의 처방이 될 수도

있으며, 漸增 모형온 정책의 밤향성을 알지 못하고 현실 문제에 집착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둥이 한계로 지적되고 았다.

이 런 점에서,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모 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변,

상황에 따라서 행동의 실제적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이 놓

여져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金 중시하고,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

하는 狀況 模鹽(contingency mo del), 정보가 불완전하T 또한 복잡하2 혼란

한 상태에서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을 모형화한 쓰레기통

模淵(garbage can mo del) 등이다. 그런데 관련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정보

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최선의 정댁 대안을 평가할 기준이 없거나, 애매한 명

분에 집착하는 둥의 행태나 상황을 특징으로 하는 북한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러 한 모 형들도 역시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정책 겯

정 눙력을 평가하거나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는 최근 賀 賀 학자들

에 의하어 제시된 딜레마 모형 이 보다 강점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정책 걸정 이른에서는 정책 실패나 비일관성이 야기되었을 때 이

에 대한 원인을 정책 선택 상황에서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나, 정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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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의 인지 능력이나 계산 능력의 한계, 정보나 시간의 제약, 의사 전달 구

조의 왜곡,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있들의 발생 등으

로 설명하고 있다.6) 이러한 관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의 능력

을 제고시키고, 정보나 시간을 층분히 가질수록 그리고 집 행 상환에 보다 유

연하게 대처할수록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딜레마 모형에서는 정책의 지체나 실패 현상이 반드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에 의해서만 기인하는가 하는 데 의문올

제기한다.7> 즉 정책 결정자가 정책 대안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경우 당면하게

되는 선택 상황 자체가 도저히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 수 없는 정책 실패를

원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정책 결정자가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정책 대안

들을 선정하려고 해도, 어떠한 대안이라도 이를 선택하게 될 때 초래하는

기회 손실을 容認할 수 있는 限界(zone o f acce p tance)를 넘게 되면 선택 자

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경우, 정책 결정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거나 또는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아무런 결정올 하지 않는 둥 임기 웅변적 대응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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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서울: 고 려대학교 출판부);
Herbert Simon, /[fodels o f Sotlnded 1Patuionaluit y (Cambrage, MA: The MIT Press

,

1982): Daniel Mazmanian an d Paul Sabatier
,

Iz p 1ezel7tdtiof7 artr d Pttbllc Polic y

(이envie%v: Scott Foresman an d Co.
,

1983).

7 ) 廉載錦·朴國飮, 
"

政策의 非-貫性과 딜레마," f 한국행정학보」 ,

제 25 권, 제 4 호, (1992), 27쪽.

8) 李수租 까, 
"

정책 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 r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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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대 비용이나 기대 손실에 대한 비교가 불가눙하거나, 특정 대안올 선택

하였올 때 초래하는 기회 비용이 용인하기 곤란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 대

안을 선택하기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북한이 NPT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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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온 표상된 결정들의 밑에 숨어 있는 이익들 간의 비교하기가 곤란하

고
, 어느 대안을 선택하던 기회 손실이 큰 밀레마 싱-황 속에 있기 때문에 결

국 비일관적인 정며을 산출하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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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결정 지언, 정책 실패 둥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원인

으로서 밀레마의 존재를 파악하여 밀레마와 대응 행동 간의 관게를 이해하

려고 하는 것이다.9) 예를 들면,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그 후의 비일관적

정책의 존재를 먼저 파악하고, 그 것이 나타나는 원인으로서 북한의 내부적

요인 뿐만 아니라 남한, 미국, 중국, 일본 동과의 갈둥적 국제 관계 속에 있

는 북한의 상황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딜레마 상황에 있는 정어 결정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극적 전략과

적극적 전략으로 대별할 수 있다. 소극적 전략이란 대안의 선택 싱-황 자체

를 무시해 버 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상w황이 전개되면 딜레마 상황

에 대한 비중이 변하게 되는 것을 예견하여 대옹하는 전략적 행위나, 상대방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제 3의 중재자가 나

와서 수락 가눙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아무런 정책을 결정하지 않거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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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1暑 무시해 버리고 정책 결정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非난定이나 지체

를 통한 대옹이 있다. 다음으로 적극적 전략온 딜레마 상황의 변화를 유도

행정학보」 , 제 25권 제4호, (1992), 7쪽.
9) 이종범 외, 

"

앞의 글, 
"

13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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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현재 당면한 딜레마 상황올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창

출해 내거나, 일단 결정을 내린 후 이를 번복, 수정, 왜곡 집행하는 둥 왔다

갔다 하는 정책(stop-go po licy) 또는 비일관적 정책을 들 수 있다.10)

이상에서 설명한 딜레마 모형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의 일런의 정

책들을 비일관적인 정책이며 결국 정책 실패로 보고 이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덜레마 모형에 입각하여 북한의 딜

레마 상황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의 방위 산업은 중공업 위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야포, 전차, 유도

무기, 함정 분야 둥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상당한 생산력파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3년 5월에 실험 발사된 개량형

스 커트미사일인 로동 1호는 분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천 Km 안팎의 사

정 거리를 지닌 고성능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5년에는 1천 오

백 Km의 로동 2호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II) 러나 북한의 무기

는 기능 위주로 생산했기 때문에 정교하지 못하고, 전자 산업의 낙후로 관련

첨단 전자 장비는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

30 - 40년 간에 걸친 방위 산업 건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기 섕산 수준에

관한 한 독자적으로 현대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된다.12)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싱-황 속에서 재래식 무기와 더

불어 핵개발올 할 것인가 하는 정책 결정은 딜레마 상황이라 하겠다. 더욱

이 북한이 lAEA의 핵사찰을 수락하기 곤란하고, 그렇다고 이를 수락하였을

경우 밝혀질 내용들을 북한이 수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온 바로 될레마 상황

이다. 결국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그 후의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

압력에 의하여 비일관적 정책이 나오게 되는 바 이를 원인으로 딜레마의 존

재를 먼저 파악하고, 비일관적 정책을 각 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이에

의해 북한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 내재해 있는 밀레마의 존재로써 설명할 수

10) 廉후鑛·朴國償. 
"

앞의 글," 27쪽.

11 ) r 조선일보Ti , 1993년 9월 29일 4쪽.

12) 催聖影, 
"

北韓의 sw 産% SiE, 
"

大陸硏究所, r 北韓硏究」 제 3

권, 제 3 호, (1992년),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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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즉 북한이 NPT 탈퇴 선언 후 남한, 미국, lAEA, 일본 둥파의

관계에서 마치 迷路 게임을 하는 것과 같온 북한의 비일관적 행태를 딜레마

모형으로 설명 할 수 있다면, 이률 통하여 북한의 정책 결정 능력에 대한 평

가도 어느 정도 가눙할 것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북한이 왜 NPT 탈퇴 선언을 하였는가 하는 딜

레마 상황을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m. 北韓의 NPT 脫退 背景

북한에 데한 직접적인 관찰을 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왜 NPT 탈

퇴 선언을 하였느냐를 명확히 분석하기는 곤란하다. 그 러나 북한이 NPT

탈퇴 선언올 하였던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한 접근욜 통해서 그 배경을 분석管

수 있다. 김정일 체제률 확고히 하고자 하는 현재 북한의 정치적 상황, 김

일성과 김정일 체제를 밑바침하고 있는 정책 결정권을 지닌 인물들 가운데

경제 침체 탈피를 주장하는 온건 기술 관료들에 비해 핵개발을 고집하는 강

경파의 득세, 심각한 경제난 등· 북한의 내부적 상황에서 북한의 권력충온 핵

개발 정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1ABA의 영벤

지역의 핵사찰에 대한 대옹올 강경하게 하려는 분위기가 짙을 것이고, 더욱

이 북한의 정 책 의제 설정 과정은 앞에서 설명하였둣이 동원형 내지 내부

접근형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이나 다른 대안合 제기할 집단이 없었,올

것이다. 따라서 공식 정책 唱정 기관에서는 NIPT 탈퇴暑 몇 愼 사람이 전

격적으로 결정하고 이률 외부에 공식 의제로 발표한 것으로 분석할 수 았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처해 있는 국제 사회에서의 딜레마적 싱d황의 측면에

서 NPT 탈퇴 선언의 배경을 분석할 수 었을 것이다. 즉 공산 국가들의 몰

락과 러시아와의 . 관계 소원,: lAEA의 엄격한 핵사찰로 인한 북한의 핵개



212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이 NPT 탈퇴 선언 후 남한, 미국, lAEA, 일본 둥파의

관계에서 마치 迷路 게임을 하는 것과 같온 북한의 비일관적 행태를 딜레마

모형으로 설명 할 수 있다면, 이률 통하여 북한의 정책 결정 능력에 대한 평

가도 어느 정도 가눙할 것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북한이 왜 NPT 탈퇴 선언을 하였는가 하는 딜

레마 상황을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m. 北韓의 NPT 脫退 背景

북한에 데한 직접적인 관찰을 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왜 NPT 탈

퇴 선언을 하였느냐를 명확히 분석하기는 곤란하다. 그 러나 북한이 NPT

탈퇴 선언올 하였던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한 접근욜 통해서 그 배경을 분석管

수 있다. 김정일 체제률 확고히 하고자 하는 현재 북한의 정치적 상황, 김

일성과 김정일 체제를 밑바침하고 있는 정책 결정권을 지닌 인물들 가운데

경제 침체 탈피를 주장하는 온건 기술 관료들에 비해 핵개발을 고집하는 강

경파의 득세, 심각한 경제난 등· 북한의 내부적 상황에서 북한의 권력충온 핵

개발 정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1ABA의 영벤

지역의 핵사찰에 대한 대옹올 강경하게 하려는 분위기가 짙을 것이고, 더욱

이 북한의 정 책 의제 설정 과정은 앞에서 설명하였둣이 동원형 내지 내부

접근형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이나 다른 대안合 제기할 집단이 없었,올

것이다. 따라서 공식 정책 唱정 기관에서는 NIPT 탈퇴暑 몇 愼 사람이 전

격적으로 결정하고 이률 외부에 공식 의제로 발표한 것으로 분석할 수 았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처해 있는 국제 사회에서의 딜레마적 싱d황의 측면에

서 NPT 탈퇴 선언의 배경을 분석할 수 었을 것이다. 즉 공산 국가들의 몰

락과 러시아와의 . 관계 소원,: lAEA의 엄격한 핵사찰로 인한 북한의 핵개



213

발 상환의 노 정 가능성,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핵보유국들이 중심이 된 세계

핵질서에 대한 반발 등과 같은 국저] 상황에서 북한의 정책 결정 집단은 고

려할 수 있는 각 대안들에 투입될 비용들이나 이익들을 합리적으로 비교하

기가 곤란하고, 또한 어느 대안을 선택하던 기회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결국 NPT 탈퇴 결정을 선언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

각에서 본다면, 북한은 국저]적 상황이 변하면 다시 탈퇴 결정올 번복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은 핵개발 또는 핵카드 사

용이란 기본 정책올 결정해 놓고 이의 달성을 위한 딜레마 상황에서 임기

웅변적으로 전략올 바꾸어 가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었다. 만약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 기간 동안 강경 과 유화 정책올 번갈아 쓰는 대응 정책을 반복

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두 가지 접근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역사적 시각에서 핵확산에 관한 국제 관계를 설명하고, 다음으

로 남·북한의 핵능력파 핵정책을 살펴 보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의 배경을 분석하기로 한다.

1. 核擴散에 관한 國際 關係

전통적으로는 핵무기의 확산을 기존 핵보유 에서 실시하였던 젓과 같은

최초의 핵폭발 실험을 간주해 왔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도

를 포함하여 불과 6개국 만이 핵보유국으로 볼 수 았다. 그 러나 오늘낳은

상업용 원자로의 세계적 팍산과 합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파 경제

력을 갖춘 잠재적 핵 보유국은 30여개국으로 늘어 났다. 이들 잠재적 핵보

유국들 중에는 원자로를 가동하여 전기 이외의 부산물로써 폴루토늄을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처리 과정을 통하여 핵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젓이다.

이 런 점에서 핵무기의 확산이란 공개적 핵폭탄의 실험만올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 핵무기 제조에 펼요한 기술적 능력 보유, 2) 연구용 혹은 발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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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의 보유, 3) 핵사찰 감시대상에서 제외된 핵폭 제조용 물질 보유, 4)

비밀리에 핵폭탄읕 제조하는 것을 포합한다.

1945년 미국에 의하여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된 핵확산온

소런, 영국, 프랑소, 중국이 잇달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여 이른바 
"

핵클럽

(Nucleitr Club)"이 성 립되었고,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핵보유국들파 보다

높온 단계로 진입하려는 잠재적 핵보유국들간에 갈둥이 국제 정치에 있어

중요 문제로 되어 왔다. 이와 같온 혁확산올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국제 관

게를 다음과 같온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제 1 단계 (1945 - 1950년대 전반)

이 시기에 소련(1949)과 영국(1952)이 핵무기률 보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이 핵독점올 하였으머, 미국의 동멩국들온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

올 수 없는 싱-환이었으므로 미국온 동맹국의 방위를 위하여 핵우산을 제공

하였다. 이 당시 미국온 소런에 비하여 핵전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세하

였으나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기본

전략은 핵전력의 가치를 이용한 大量 報復 戰略(massive re taliation)올 채택

하였다.13)

미국온 일본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고 난 후, 
"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자"

는 UN 제안에 동조하여 1946년 국제 핵에너지 기구의 설립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 이 성공적으로 성공할 경우 그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飯省 계획이었

다.14) 그러한 가운데 1953년 소런의 수소 폭탄 실험이 성공하자 미국온 핵무

기 확산을 억제하는 국제적 조치률 취할 펄요성을 절감慷고, 1954년에는 평

화적 핵프로그램을 수행할 의도를 지닌 국가들에게 핵물질, 핵장비를 이진할

수 있는 국내법을 정비하였다. 뒤 이어 1957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

핵

의 평화적 사용' (Atoms for Peace) 정신을 기초로 하여, 원자력을 평화적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

13) 유억민, 
"

신세계 질서와 미국의 핵정책, 
"

한국 국방연구원
제 l'/호 봄 (1992), 5쪽.
14) 송영선, 

"

앞의 글, 
"

126쪽.

r 국방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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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서 한 국제 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 gy Agency[ lAEA)

를 오스트리아 빈에 설립하였다.IS)

나. 저] 2 단계 (1950년대 후반 - 1960년대 전반)

두번째 단계는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소련의 핵능력이 성장합에 따라

미국의 핵독접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가운데 동맹국들, 특히 NATO 국가들

은 자신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핵보장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었던 시기이

다. 이 기간 동안에 프 랑스(1960)와 중국(1964)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

다. 
'

이 시기 미국의 핵전략은 소련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에 따라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이 확실해 지고, 제 3 세계 내에서 소런이 정省을 전

복하고 공산화 하려는 활동에 대하여도 모스코바를 핵공격할 수 밖에 없는

논리적 모순 등으로 초기의 대량 보복 전략에서 적의 공격 수준에 맞게 대

웅하는 伸縮 反應 戰略으로 바뀌었,다.

그 러나 이 시기에도 케네디 정부는 전략핵올 중강하였고, 1962년 쿠바 미

사일 위기시 후루시초프가 굴복할 수 밖에 엾을 정도로 미 · 소간의 핵전력의

차는 여전히 w았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점차 핵군사력의

중강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맥나마라

국방 장관이 이끌던 국방성온 소련의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폭파되지 않고

담은 핵전력으로 소런 국민의 3 분지 1과 산업의 50%에서 70% 정도까지

파괴할 수 있는 보복 능력을 미국이 가지면 핵억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966년 이래로 전략 핵무기의 수를 사실상 동결하기에 이른다.16)

다. 제 3 단계 (1960년대 후반 - 1980년대 말)

쿠바 사태에서 굴욕을 맛 본 소련은 브레즈네프 정권 하에서 핵전력 증강

15) 
" 

앞의 글, 
"

126쪽.

16) 尹德敏, 
"

앞의 글,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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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패하여 1970년대 초에는 미국과 거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소련도 미

국과 마찬가지로 핵무기暑 지상, 공중 그 리고 수중으로 분산시키면서 미국이

선제 공 올 하더라도 확실히 보복할 수 와는 눙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미국

과 소련온 서로 상대률 확실하게 파피할 수 있는 
'

싱-호 확정 파피' 라는 싱-

황 속에 있게 되었다. 결국 이는 미국과 소런의 어느 쪽도 핵전쟁에서 이긷

수 없는 상환이고, 만약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양국온 물론 나아가 전세계가

공멸하게 묄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 시기에는 이러한 
'

공포의 균형 
'

(balance o f terror)이 전쟁을 억제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시키는 실

체였다.17)

이와 같이 소련의 핵눙력이 보다 확대되어 상호 확정 파피의 상황에 들게

되자, 미 · 소 양국은 자신들의 안전파 정치적 영향력율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미 · 소의 이 러한 노 력온 핵확산 금지 조약(NPT)와 戰

略 武器 制限 協定(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SALT) 둥에서 성공적

으로 실헌되었다. 특히 1965년 미 · 소 군축 협상의 일환으로 초안이 제시되

어 18개국 군축 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1968년에 UN에서 채택되고, 미국,

소련, 영국 둥 당시 핵보유국들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어, 1968년에 62개국

이 서명함으로써 1970년에 방효되었고, 1993년 현재 154개국이 이에 가입하

고 있는 NPT는 오늘날까지 핵팍산에 대한 다자간 금지 조약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NET조약의 주요 내용온 다옴과 같다.18)

제 1 조 및 제 2 조: 댁무기 보유국읕 현상태로 동결시키기 위하여 핵보

유국파 비보유국 간의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양도 및 인도를 금지하며,

비 핵보유국의 졍우에는 독자적인 제조를 금한다.

제 3조: 핵무기 비보유국은 국제 원자력 기구와 개별적으로 교 섭하여 체

결할 안전 조치 협정에 따라 자국의 핵시설이나 핵물질에 대하여 l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하여 180일 이내에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을

시작한 날로부터 18게월 이내에 핵안전 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방지률 위한 의무 이행 상태를 검중받아야 한다.

17) Lawrence Freeman
,

The E%/o1ut」io11 o f /Vuclear Strate sy (New York: St

Martin's Press
,

1981 ), pp. 245-256.

13) 申 載坤. 
"

앞의 글, 
"

176-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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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지 역적 협정을 통하여 해당 국가들이 비핵지대를 선포할 수 있
-1

L r.

제 8 조: 조약 당사자는 누구나 개정안을 제츨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찬

성을 얻고, 핵보유국 전체와 국제 원자력 기구 이사국 전체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본 조약의 성파를 평가하고 목적 말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

여 평가 회의를 매 5년 마다 개최한다.

제 10 조: 조약 상의 문제와 관련로1어 국가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올

경우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발효일

(70년 3월)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의를 소집하여 과반수 찬성에 의

하여 효력의 존속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NPT는 수평적 핵확산을 방지하고, 핵보유 들에게 핵군축

및 비핵화의 촉구 및 평화적인 이용 보장올 통하여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었다. 그 러나 이는 결국 핵보유국과 혁비

보유국이라는 불평둥한 국제 체계를 확렵시켰으며, 비핵보유국으로부터 형평

성이 결려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즉 NFr의 모 체인 IAEA 헌장이 발

포된 후 lABA 회원국인 프랑스, 중국 둥이 핵무장을 하였지만 아무런 규제

조치를 당하지 아니 하였고, 공식적으로 확인 된 것파 다름없는 이스라엘의

핵무장도 지금까지 한번도 문제시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아르혠티나.

브라질, 남아공화국, 파키스탄 둥은 직 · 간접적으로 핵보유국의 도움을 받아

농축 또는 재처리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10여년전부터 일본은 농축, 재처

리 공장을 가동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원료를 상당량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이와 같이, 미 · 소를 중심으로 한 과점적 세계 질서에 부분적 불만을 갖고

있毛 여러 국가들의 도전은 그 후 계속되었으며, 이에 대해 핵뵤유국은 핵보

유 예상국들에 대한 
'

높은 참가 장벽'을 부과하는 일에 주력하여 왔다. 핵

보유국들이 부파하는 높은 참가 장벽에 포함되는 구체적 방법은 크 게 세 가

19) [앞의 책], 177-178 쪽; 하영선, r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 질서」 (서울:

도 서출판 나남, 1991 ), 66-69쪽; Alva Myr dal 
,

f」he Game o f OJisartanent ·

' 

Ifo1+·'

to Ih」ited States an d lU55」ia l%117 tI)e Arss IPsce tyew York; Pantheon Books,

1976), 1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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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 첫째, 주요 핵기술 및 핵시설의 이전 금지(예: 파키스탄과 한국)와

핵연료의 수출 규제(예: 인도) 둥올 포함하는 기술적 조치를 가하는 것이다.

둘째, 원자력 계획에 대한 재정적 훤조 거부(예: 한국)와 모든 형태의 경제

원조 중단(예: 파키스탄) 둥과 같은 경제적 조치이다. 세째, 군사적 동맹 지

지 칠회(예: 한국) 및 군사적 행사(예: 이라크) 둥의 군사적 조치이다.20)

라. 제4 단계 (1990년 - 현재 )

네번째 단계는 1991년에 소련이 해체를 계기로 탈냉전, 세계 정치에서의

미국의 독주 둥 세계 질서가 큰 변화가 이루어진 후 지금까지이다. 그러나

미국의 단극 체계가 유지되는 현재의 세계 질서는 구소련이 가지고 있던

힘의 공백올 메우기 위하여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핵보유국이 정치적 이유에서 다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

다. 그 러므로 앞으로의 국제 관계는 결국 다극 체계 또는 공동의 협력 체계

로 항전할 가눙성 이 높다.2U 이러한 세계 질서의 재편과 아울러 핵확산의 문

제도 각 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그 러나 현재의 절서률 고 수하고자 하는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국은 핵감축

및 핵확산 금지에 판한 종례의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핵문제가 특정 지 역에서 발생하면 이의 억지를 위한 노 력을 보다 강화할 것

이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 정책온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

다. 첫째, 미국온 핵보유국이 비동맹국을 핵공격하거나 핵위협을 가하는 것

올 방지하는 수단으로 동맹국에 대해 핵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동맹국

내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하며, 특히 일본과 독일의 핵무장을 밤지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둘째, 미국의 국방 정책온 냉전 시대의 소런의 위협에 대

한 대처에서 
'

미국의 이익을 해칠 가눙성이 있는 대규모의 지역적 위협 
'

에

의 대처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온 새로운 환경 및 위협에

맞게 그 성격과 기눙이 변화할 것이다. 셋째, 펄프전에서 전투기와 정찔 유

20) 하영선, r 앞의 책」 , 72쪽.

21 ) 김창수, 
"

동북아질서 재편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r 앞의 책」 ,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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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병기의 결합에 의해 장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듯이, 장기적으로는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신에 고도의 기동성

과 첨단 과학을 구사하는 재래식 전력을 통하여 對同盟國 防衛 公約올 지키

려 할 것이다.22)

이에 비하여, 이라크, 북한,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잠재적 핵보유국들은 현재의 핵뵤유국 중심의 핵확산 금지 논리에 대한 강

한 불만올 저]기하며 핵개발을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어떤 국가가 핵무

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학 기술의 수준과 경제력파 같은 국가적 능

력올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핵무기 개발 여부는 그 국가가 핵무기

를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변수와 주변 상황에 따른 억제 요소와

관련하여 결정된다.23)

그 런데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특히 상업용 원자로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비핵보유국들 중에는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들의 수

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몇 지역에서는 핵기술의 보유가 결국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핵무기 경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브라질파 아르혠티나는 상호 군비 경쟁을 하면서 핵개발 능력을 갖추었지

만, 1980년부터 상호 핵시설 방문, 핵시셜물이나 핵분열 물질에 관한 정보

교환, 핵연료 순환에 관한 협력, 비핵화 정책의 공동 추진 둥에 기초하여 핵

무기에 관한 상호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군축 사례가 되

고 있다.

이에 비해, 핵분야에서 신뢰 구축 방안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지

역으로 남부 아시아를 들 수 요다. 인도는 1974년에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

였고,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거치지 않고 핵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 지역 내의 두 적대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싱-대방의 군사력이나 의

도에 대해 상호 불신하고 있지만, 양측 공히 적으나마 모종의 화해에 도달하

는데 실패하고 핵무기 경쟁을 계속한다면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서 핵공격에 의한 대량 살상의 위험성이 있다.

22)尹 W敏, 
"

新世界 秩序와 美國의 核政策, 
" 

[앞의 책], 제 17호, 1992, 18-19

쪽.
23) 全 雄, 

"

第3世界의 核問題, 
" 

[앞의 책],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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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아하 국가들도 핵개발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란의 경우, 팔례비 정권 때인 1970년대부터 혼밀히 추진하다가 호메이니

가 집권 후 중단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재개한 것으로 핵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라크는 핵실험 단계까지 와있으나 걷프진 때 주요 설비가 과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리고 이스라엘온 적어도 1백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집트, 리비아 둥도 핵개발의 의혹올

받고 있는 나라이다. 24) 그 러나 현제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의혹이 집중되고

었는 나라는 세게에서 유일하게 NPT 탈퇴를 선언하였던 북한이다.

이처럼 제 3 세계 국가들이 국제 사회의 비난과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변

서까지 핵개발을 하려는 것은 약소 국가에서의 핵M유는 최소한 강대국 수

준의 자위 눙력을 뵤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일반적이다. 여기에다 잠재

핵개발국들의 기존 핵보유국에 대한 불신도 핵개발의 동기 요인이다. 냉전

종식 후 핵같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와는 말리 프랑스와 영국온

제래 무기를 줄이는 대신 신핵병기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온 주변국에 핵기

술올판매하고t있는것으로:알려졔,u욜뿐만 아니 라핵실험 재개의 가눙성도 있다

이와 같온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들인 이들 핵보유국의 행태는 현재 핵보유

국에 대한 제재의 명분을 회석시키고 있다.25)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확산올 막기가 어려운 것혼 핵을 개발하려는 나라에

대한 효파적인 제재 수단이 별로 飯다는 것이다. 북한이 NPT 탈퇴 선언에

따른 일련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알 수 있다. 경제적 또는 기술적 제

재를 하더라도 대외 의존도가 너무나 미약한 북한에 대해 제재의 효과성 이

의문시 되며, 군사적 제재는 한반도라는 특수 사정으로 많은 제약을 가질 수

밖에 飯다.

그 러나 lABA의 骨제를 비롯한 국제적인 규범은 보다 강화되고 있다.

lAEA는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사전에 탕지하지 못했다는 과거의 교훈으

로 부터 다옴과 같온 핵사찰을 대폭 강화하였다. 첫째, 신고하지 않온 핵관

24 Ronald Lehman Il ,

"

Arms Control an d Disarmment on the

Korean Penesu1ar, 
"

The Five Nation Seminar on Arms Control an d Disarmment

on the Korean Penisula, (June, 1992), P. 1.

25) ir동아일보」 ,
1993넌 6월 14일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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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시설 및 물질에 대한 수집 능력이 없는 lAEA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 3 국들의 있공 위성, 항공 정찰 등 정뵤를 제공받아 팔용하도록 한다.

둘째, 신고하지 않으면 안될 핵관런 시설 및 물질이 있다는 근거가 있을 경

우 그곳에 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따라서 특별 사찰의 권한을 재

확인 하고, 세째, 피사찰 국가가 특별 사찰을 거부할 경우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UN 안보리에 상정할 수 있도록 lAEA의 핵사찰 기능올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이 핵확산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으므로 핵무기를 보유하

고자 하는 나라는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南·ib韓의 核能力 및 核政策의 變化

남한에서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일어난 것은 1970년 7월에 미국이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을 남한 정부에 통고한 직후였다.26> 남한 정부는 계획된

미군 철수를 지연시키기 위한 노 력을 하였요며, 독자적인 군수 물자의 생산·

조달을 위하여 1970년 말에 국방 파학 연구소와 무기 개발 위원회라는 두개

의 군사 기구를 설립하였다. 당시 무기 개발 위원회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할

젓올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남한은 1972년에 프랑스로부터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구입할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원레 핵연료 재처리 공장 계획은 장래의 독자적이고

경제적인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 yc le)를 확보하기 위하여 1968년에 수립

하였던 것이다. 그 러나 1972년에 재처리 시설 구입에 대한 논의는 안보를

위하여 핵무기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진헹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 두번째로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던 것은 1975년이었다.

1973년부터 1975년 초까지 남한 정부는 재처리 공장 구입울 둘러싸고 프랑

스 와 협상을 계속했지만, 핵무기에 대한 공식 발언은 飯었다. 그러다가

1975년 4월 베트남이 패망한 직후, 박정회 대통령은 6월 12일에 있었던 기

자 회견에서 미국이 핵방어벽을 철수시킬 경우 남한은 자체적인 핵능력을

26) 남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주로 하영선, f 앞의 책」 ,

137-168쪽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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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曾해야만할 것이라고 핵무기에 대해 처옴 언급하였다, 또한 당시 최형섭

과학 기숩처 장관도 비숫한 무렵 남한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

술적인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이 시기에

남한온 북한의 칩입 가능성에 대한 억지책으로, 그리고 주한 미군 철수협상

에서 뵤다 -H-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핵무기 개발을 고 려하였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974년 인도의 핵실헝 직후에 미국은 핵무기 보유가 예상되는 국가에 대

하여 그 러한 활동의 징표가 될만한 점들을 세밀히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넘'

한온 1975넌에 lAEA의 핵았전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따라 원자로와

원료 시설 그리고 핵에 관련된 모든 절차에 관하여 lAEA의 감시를 받아

왔다. 그 러나 미국은 1975년 여러 정보를 근거로 남한이 군사적 핵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둣 하다. 1975년 말졍 미국은 양국 정부에 대

해 프탕스로부터 재처리 공장읕 구입하려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압력올 가하

였다.

당시 미국은 남한이 재처리 공장 게획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다음파 같은

제재를 남한에 가할 수 있음옹 경고했던 짓으로 보인다. 첫째, 남한이 재처

리 시설을 고 집한다면, 웨스팅하우스사가 건설하는 남한의 두번째 원자로에

대한 수출입 온행의 재정 지원과 이에 필요한 수출 허가률 철회하리라는 것

이다. 둘째, 캐나다가 CANDO형 원자로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한 계획을 미

국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남한에 대한 무기 판매를 더 이상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 러한 강력한 압력에 직면한 남한 정부는 1976년 1월 마침내 핵을 뵤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프랑스로부터의 구입 계획올 포기하였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 계획온 남한에서 세번째로 핵에 대한 논의

를 일으켰다. 이에 님'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하는 전술

핵무기를 그 대로 유지해 줄 것을 미국 측에 회망했고,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

시킬 경우 남한온 국가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무기의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하였다.

그 러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온 1970년대 말 미 · 소의 신냉전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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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철수 계획의 후퇴와 박정허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일단 무산되었

다. 이에 따라 남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면에서는 커다란 진척이 있었

으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면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27)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낱한 내의 미국 핵무기를 비판하여 왔다.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 측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핵무기 현황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 감도를 높여 왔다. 김일성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개발할 경제적 여건도 되지 못

한다고 밝히고, 남한의 전술 핵무기의 철수와 이에 따른 한반도의 비핵 평화

지대 창설을 주장하여 왔다. 그 후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한반도 비핵

지대화 안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面년 로동당 제 6 차 대회에서 한반도의 비핵 평화 지대화를 10

대 정강 중의 하나로 제시한데 이어 1986년 6월 12일에는 처음으로 정부 성

명 형 태로 
'

조선 반도의 비핵 평화 지대'를 주장하였다.28) 그리고 1986년 9

월에 조선 반도의 비핵 .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 대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입

장을 층실히 반영하는 
'

평양 선언'올 발표하였다.29)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해 오고 있지만 북한의 핵개

발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의 북한에 대

한 핵개발 의혹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옹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북한이 핵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그 개발 동인이 무였이냐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려는 요인들을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30)

첫째, 핵개발의 군사적 이유는 현재 북한이 누리고 있는 재래식 전력의 우

위도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 중강에 비추어 보면 조 만간 역전될 것요로 전

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경제적 곤란을 받고 있는 북한은 재래식 전

력의 중강 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들리

27) 하영선, r 앞의 책al , 210쪽.

28) r 로동신문4 , 1986. 6. 24.

29) r 로동신문4 
, 1986. 9.7-9. S.

30) 송연선, 
" 

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 배경과 핵사촬 전망," r 앞의 책」

12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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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펄 것이다.

둘째, 정치 ·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개발 가눙성온 한반도 핵문제에 대

한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혐상 카드暑 제공혜 준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 노

력온 검 한의 핵개발의 동인을 자극하고 또한 북한의 대미, 대일 관게의 진전

에 역행하는 졀과를 빚을 수 있지만, 반면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 가눙성을

보유함으로써 남·북 군축 문제 혹온 한반도 선1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

부터 중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카드률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Neither Confirm Nor

Deny: NCND)을 통해 전쟁 억제력의 효과를 얻고자 한 것과 같이 핵카드

정책을 북한도 사용한으로써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협상 조건으로 활용하

려고 한다는 가설읕 만돌 수 있다. 북한의 이 러한 의도에 대한 가설온 북한

이 핵안전 협정 체결의 대가로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주한 미군 핵省수, 팀스

피리트 훈런 중지,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가능성 전면 포기 둥올 받아낸 것

으로 이 러한 가설온 검중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개발을 정권 세습을 마무리 지어 가는 김정일파 그

의 추종자들이 자기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이용하이 정권을 유지 . 강화하려

는 대내적 유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은 이싱-과 같이 핵개발의 동인을 가지Z 있을 뿐만 아니라 핵개발

눙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찰스 라슨 미 태평양 군

사렁관읕 북한은 이미 포루토늄올 보유하고 있는 데다 lABA의 사찰을 계속

봉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6 - 12개월 내에 핵무기들읕 개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는 또한 핵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재료인데, 이미 lAEA는 북한에서 프루토늄이 가공되고 있다는 중거를 발견

했으며, 북한온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옴 문제는 시간이 얻마나 졀

리는가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3U 또한 미국 하원의 공화당 연구팀의 보고서

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에 핵무기를 픽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32) 미국 의회 조사국이 1993년9월 15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31 ) r 조 선일보」 , 1993년 4월 9일.
32) Ir조선일보」 

,
1993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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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까지 연간 15-20 개의 원자 폭탄을 생산할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분

석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이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대의 협상에서 계속

지연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33)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국제적 의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남한에서

는 1986년 학생 운동권을 중심으로 반미 · 반핵의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

고
, 이 것이 재야로 확산되면서 비핵지대화 주장으로 발전되었다. 또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핵무기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19韶년 남한의

국방연구소와 미국의 국제 전략 문저] 연구소(CSIS)가 공동 주체한 세미나에

서 남한의 핵무기 배치는 불필요하며, 핵무기는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한 간

의 군비 경쟁만 부채질할 가눙성이 있다는 내용이 쿠시먼 전 한·미 이군 단

장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또한 1990년 9월에는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 문제

에 관한 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해 온 솔라즈 하원 의원도 북한으로 하여

금 핵안전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을 받아 들

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4)

이러한 미국 학자와 정치가들의 분석과 1991년 9월 27일에 부시 대통령 이

발표한 r 전술핵 감축 선언」 등에 영향을 받아 남한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

핵화안을 제시하였다. 노 태우 대통령은 1)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2) 핵연

료 재처리 시설 및 농축 시셜 보유 포기, 3) 핵무기 화학·생물 무기 전면적

제거를 위해 국저]적 노 력을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r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 한 선언4 을 11월 8일에 하고, 아울러 핵무기의 저]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않겠다는 5-N 정책을 천명하였다.35>

낱한은 북한과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역 정치적 · 경제적 측면에서 중대

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격 선언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남한은 先行 核周期에 있어서 핵심이 되며, 핵연료의 자국화의 관건이 되

는 농축 시설의 보유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전체 원자로 9기 중 8기가 핵농

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경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축 시설이 없는 한

외국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여야 하는 남한으로서는 핵연료의 자국

33) r 한국일보」 ,
1993년 9월 29일.

34) 「월간 조선」 
,

1993년 6월호, 586쪽

35) r 동아일보」 , 1992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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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불가눙하게 되었다. 더우기 원자력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재처리 시

셸을 역시 갖지 않기로 하므로써 재처리하여 플루토 올 추출하여 이를 고

속 중식로에서 재사용 하면 우라늄의 사용 기간을 60배 이상 연장시킬 수

있는 데, 이러한 사용후 핵연료를 모두 페기하고 막대한 관리비를 들여 처리

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여하튼 미군핵 철수는 11월 18일 선언 이후 바로 시작되어, 12월 10일부

터 열린 g·.북 고 위 회담 당시에는 이미 완료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서 미군핵 철수를 공식적으로 천명 해 줄 것을 제 5 차 고 위 회담 기간 중에

도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12월 18일 노 태우 대통령은 
"

南韓의 核武器 不

在"를 선언하였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올 거처 남·북한온 동년 12월 31일

에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에 가서명하였다.

북한온 계속적으로 미루어 왔던 핵안정 협정을 1992년 1월에 결국 서명을

하였고, 2월 19일에 r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이 발효되었다.

5월에 열렸던 남·북한 총리 회담에서 님 · 북 핵통제 공동 위원회률 포함한 5

개의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러나 이 러한 위원회들의 활동온 별 진전

이 엾었다. 또한 7월 2일에 부시 대통령 이 해외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 핵무

기의 철수를 毛3i하였다는 발표가 았었지만 여 전히 북한은 3차례의 임시

사찰을 성싣히 받지 않았다. 이에 10월에 열린 제 24 차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남·북 싱-호 핵사찰 둥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었욜 경우 팀

스 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합의를 발표하였다.

3. 北韓의 NPT 脫退 背景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눙성의 문제는 1980년대 중반 이 래 점차 관심을 모

으기 시작하였다.36> 북한온 소련의 도 움으로 첫번째 연구용 원자로를 1962년

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1965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시켰다. 북한온 1970년

대 후반에 평 안북도 영 변에 원자력 연구소 시설을 확장할 것을 결정하고

1980년에 30 MW의 두번째 원자로를 착공하여 1987년 2월부터 가동시키고

36> 「내외통신 종합판」 ,
32권, (1986. 7. l .

- 12. 31 ), 255-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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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변에 었는 원자로는 1950년대의 영국형 원자로를 모 방하억 북한 기

술진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1984년에서 1985년 사이에 북한의 두번째 원자로가 반 가량 완성

된 것을 발견하고, 핵확산의 위험성을 막기 위하여 이를 북한의 산업용 핵개

발 계획을 지원해 왔고 과거에 핵팍산 금지를 위하여 미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왔던 소련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소련은 1985년 12월에 북한에 1760 MW 용량의 원자력 발전소를 함경

북도 신포 근처에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장기

무역 및 경제 협조 협점을 하는 조건으로 1974년 9월에 lAEA에 가입한 후

체결을 미루고 있던 NPT에 1985년 12월에 가입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북한으로서는 소련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했으며, 동시에

NPT 조약을 서명할 경우 핵안전 협정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

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도 없었고 또한 그러한 법적 이 행 조 치를 확인할 충

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소런의 제의에 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북한이 핵안정 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lAEA는 이의 체

결에 대한 특별한 강요도 하지 않았고, 남한은 물론 미국, 소련, 일본 어느

나라도 북한의 핵안전 협정 미체결 문제를 중요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

문에 설사 북한이 이러한 의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협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37)

북한이 주어진 시간인 1987년 6월까지 안전 핵협정을 체결하지 알자

lABA는 다시 18개월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였다. 북한은 19韶년 12월에 이

르 기까지 핵관련 시설을 팍장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찍은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볼 때, 19韶년 사진에서 영변 지역에

원자로나 재처리 시설로 보이는 건물이 멸 개 더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이 위성 사진에 나타난 새로운 건물이 재처리 시설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

우나 분명한 것은 재처리 시설 모 양의 건물을 기존의 원자로가 있는 지역에

세운 것이다.

37) 북한의 핵 정책의 변화에 대한 아래의 설명은 宋永仙, r 앞의 글2 ,

127-137쪽: r 일간 조선al , (1993, 6), 575- 641쪽: 외교안보연구원, r 북한의

탈퇴와 우리의 대응 자세」 . (1993,3)을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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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후인 1989년부터 핵개발올 협상 카드로 하여 미국과 일본파의 관계 개

선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북한온 핵안전 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 미군핵 철수라는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국제 사회에 제안하기 시작하

였고, 미국도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측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북한의 19韶년 외교부장 김영남이 평화 제안 서한을 슐츠 미국 국무장관에

게 보낸 이후 북.한온 미국과 물낄 외교暑 여러 차례 펼쳐 +았다. 미국은 북

한에게 핵사찰을 수용한다면 미국과 북한 간의 일정한 수준의 관계 개선

이 이루어질 것올 알렸다. 그런데 북한온 오히려 핵카드를 극대화하면서 미

국과의 직접 협상 둥 당장의 결과를 요구해 왔다.

O 동안 되 한이 미국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은 북한파 미국 간의 직접 대

화 밋 관계 개선, 주한 미군 철수, 정전 협정의 평화 협정의 대체, 팀스피리

트 욘런 중지, 미군 유해 송한욜 위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 등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온 대미 비난 중지, 테러 포기 입중, 曾·북한 UN 동시 가입, 핵안

전 서명과 
'이사찰 

허용 둥이 었는데, 회담이 거듭될 수록 북한의 핵안천 협정

서 명과 핵사찰 수락이 중요 안건화 되었다. 회담에 입하는 미국의 시각은

북.미 판계 계선파 별도로 북한이 NPT 서명국으로서 당연히 체唱하여야 할

의무 조항을 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있 반면, 북한온 그들이 핵안전 협정올 체

결하지 않는 이유는 주한 미군의 계속적인 대북 핵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

였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예暑 1990년 2월 오

스트 리아 비인에서 개최된 lABA 이사회에서 찾올 수 있다. 이사회에 참석

한 35개국 중 16개국이 북한의 핵안전 협정 미체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하게

되자 북한의 윤호진 데표는 1) 주한 미군핵 철수, 2)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3) 핵무기 뵤유 국가의 태도에 따라 북한이 체결한 핵안전 협정의 효력올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문을 북한이 lAEA와 체걸할 핵안정 협정 문안에 명

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핵안전 협정욜 체결하겠다고 曾혔다. 이에 미국온

1978년 11월에 UN에서 밖힌 미국의 입장을 재毛명하였다. 즉 미국은 북한

에 대해 먼저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북한이나 북한의 동맹국이

번저 넘·한에 대해 핵공격을 해 온다면 미국온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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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핵위협이나 핵공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후 북한은 결

국 미국의 압t 核安全 協定 練結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여론화 및 압력

에 의하여 결국 1990년 7월 r 핵안전 협정4 을 체결하겠다고 공표를 하였

다.

한편 북한의 일본파의 사이의 관계 개선 노 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북한의 핵안전이 북한과 일본 간의 중요 문제로 대두되었다.

1990년 일본 자민당의 가데마루 신 부총재가 북한올 방문하여 북한파 관계

개선을 시사하게 되자, 동년 11월 미국은 그들파 층분한 사전 협의 없이 관

계 개선에 나선 일본에게 북한의 핵안전 협정 체결올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의 중요하고도 유일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할 것올 제안하였다. 그 후 3

차례나 계속된 북.일 회담 때까지 북한은 핵안정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때마침 이은혜 사건이 발생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사과와 해명을 일본이 요

구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끝나버렸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실패한 북한은 핵안전 협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국제적 압력을 줄일 수 있고, 남한에 우선권을 빼앗길 수 엾는 상황에서 북

한은 1991년 5월에 UN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파 일본

에 핵안정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동

년 6월에 열린 IAEA 이사회에서 
"

주한 미군핵 철수"와 
"

미국의 대북 핵불

사용 보장"을 핵안전 협정 서명의 전저] 조건으로 주장해 오던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꾸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IAEA 표준 문안에 가서명하였

고 덧붙여 제46차 UN 총회가 열리기 전인 9월 12일에는 핵안전 협정에 서

명하戚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표준 문안에 가서명한 후 불과 2 주일 만에 태도를 바꾸어 주한

미군핵 철수를 포함한 
"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선언할

것올 제안해 왔다. 북측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란 1) 남·북한이 한반

도를 비핵지대화로 만드는데 합의하고, 이를 1992년 말까지 공동 선언할 것,

2) 미국, 소련, 중국 등 혁무기 보유국들온 공동 선언이 채택될 경우 이를

일년 이내에 법으로 보장할 것, 3) 아시아의 비핵국가들은 한반도의 비핵지

대화를 지지하고 그 지위를 존중할 것 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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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 북한의 정책에 대옹하여 미국무성온 직접적인 찬반의 표시 보다는

다음과 같은 성명문을 통해 그 들의 취지률 밝혔다. 첫째, 북한이 주한 미군

핵 철수와 핵안정 협정 서명을 연계시키는 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

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러한 태도를 같고 있는 북한과 적접 교성올 할

y 飢다. 둘째, 한반도 핵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관한 문제는 남·북한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하는 젓이 바람직하다. 마

지막으로, 북한이 제안한 비핵지대화 안온 한반도로부터 미국의 핵우산을 제

거하라는 내용이 포합되어 있는 바, 이는 미국의 기존 안보 전략올 수정하라

는 내용파 동일한 것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안이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부

터 긍정적인 반옹올 얻지 못한 가운데 1991년에 부시 대통령은 전술핵 감축

선언을 하였다. 부시 대동령의 핵감축 정 책 중 해외에 배치된 단거리 여미

사일을 철수하겠다는 내용온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포기 압력을 행사하고,

한반도 내에서의 군축 협상읕 고 무시키겠다는 의도가 핵감축 정책의 이차

효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이것온 미국이 용당 취해야 할 조치라고 하고, 더 나아가 주

한 미군 철수의 싣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曾혔다. 즉 북한

은 주한 미군 핵무기가 철수된다는 조건 하에 핵안정 협정 체결의 길도 열

리 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38)

이어서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 한 5-N 정책읕 남한에서 선었하였지

만, 이것이 미-s- 핵우산 철거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 미국의 대북 핵위

협 이 완전히 제거된 젓이 아니기 때문에 핵안전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骨어 북한이 제기한 중요한 사항온 남한에서의 핵무기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 러나 12월 18일 남한의 i( 핵무기 부재 선언」 둥읕 계기로 북한으로서

는 국제 사회의 압력이 아닌 남·북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주체적으로 핵사

찰을 받아들인다는 명분을 가지고 12월 21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합의하

38) r 내외통신」 , 199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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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1992년 1월 30일 핵안전 협정에 서명하였다.

북한이 핵안전 협정에 조 인한 이래, lAEA는 1993년 2월까지 북한이 제출

한 최종 보고서에 입각하여 6차례 임시 사찰을 실시하였다.39) 그 런데 IAEA

는 1992년 여롬에 북한이 저]출한 최초의 보고서와 임시 사찰의 결파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올 발견하였다.

북한은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와 같은 형식인 혹연 감속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여기에

서 플루토늄올 추출하여 결국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

혹올 받고 있었다. 1992년 6월에 lABA의 한스 블릭스(Hans Blix) 사무총장

이 최초로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하였올 때 북한은 51VIW 급의 영변에 있는

원자로로부터 한차례 90g의 플로토늄을 추출하였다고 시인하고, 그 표본을

lABA로 보냈다. 그 런데 동일한 연료봉으로 추출하였을 경우 연료봉 속에

냠아 있는 동위 원소의 성질과 추출된 플로토늄 및 추출 관련 펴1기물 속의

동위 원소의 성질은 일치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

다. 따라서 플루토늄의 추출이 여러 차례에 걸처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핵발전소라고 주장한 곳에서 채취한 표본에서 분석한 결과 북한이

신고한 내용파는 달리 여러 차례에 걸쳐 핵폐기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

였으며, 그 양도 최소한 핵무기 한 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7-Skg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둥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을 발견하였다. 1993년 2월

24일 미국 중앙 정뵤국(CIA)의 울시0ames Woo1sey)국장의 미국 상원 청문

회에서의 중언에 의하면, 
"

북한이 프루토늄올 세번 이상 추출해 최소한 한

개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혁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섬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40) 그러나 울시의 이러한 평가가 미국내의 일치된 견해는 아

39) IAEA 사찰에는 크 게 임시 사찰, 일반 사찰 그리고 특별 사찰의 세 가지가

있다. 핵안전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모든 핵시설과 물질을 lAEA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맞는지를 사촬하는 것이 임시 사촬이다. 임시 사찰을 통해 선

고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입증되고 나면 개별 핵시설물과 물질별로 보조 약

정을 체결하여 통상적인 사촬을 벌이게 되는데 이를 일반 사찰이라고 한다. 특

별 사찰은 신고 내용과 임시 사찰의 결과가 크 게 다를 때 lAEA 가 요구하는 미

신고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40) r 조선일보」 

,
1993년 7월 30일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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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으로 보인다. 에률 들면,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전 백악관 안

보 담당 보좌관은 부시 행정부의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

현황이 상당히 위 험 수준에 있으나 그 렇다고 울시 CIA 국장이 중언한 것처

럼 핵무기 한 개를 만들만한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온 아니라고 본다고 曾혔

다(40

lAEA는 강화된 사찰 절차에 따라 영변의 액체 펴1기물 시설로 보이는 2개

의 시설음 제 3 국들로부터의 위성 정보 동을 활용하여 발견하였다. lABA

는 1993년 2월에 영변에 었는 문제의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수용할 것

과 북한이 훌옹할 경우 흑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사찰 수용을 재차 촉구

하며, 이에도 불옹할 경우 UN 안보리에 회부할 것인기-·暴 내용으로 하는 특

별 핵사찰의 수용음 독구하는 서한을 북한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북한온 로동 신문에서 미국이 lAEA를 이용하여 핵활동과 관련이 없

는 군사 대상에 대하여 사창올 진행하려고 하는 것온 심각한 군사.정치적

문제이며, lAEA가 제 3 국이 제공한 정보를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이 익을

침해하는 특별 사창에 이용할 권리가 없으며, 북한의 군사 대상에 대하여 부

당한 사찰 조 치률 취하는 경우 응당한 자위적 대옹 조 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曾혔다. 또한 북한온 2월 15일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 대사를 통하

여 1ABA가 북한에 대해 특별 사찰올 요구하는 2개의 시설온 군사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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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993년 3월 4일 U, S. A. Today 지 주최 기자 회견 발언, r 한국일보J ,
1993년 3

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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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유감이며, 북한의 초기 보고서와 lAEA의 사찰 결과 간의 원칙적 불일

치는 계산 방법 · 해석 · 평가의 차이이며 다음번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lAEA가 일방의 정보에 의하여 행동할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초기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중하는데 관심올 돌려줄 것을 회

망하였다.

결국 lABA 이사회는 2월 25일에, 1) 핵안정협정의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이행 촉구하며, 2) 이것이 북한의 최초 핵신고의 완전성을 평가하고 정확성

올 검중하는데 필수적임올 강조하며, 3) 이와 관련 사무총장이 이미 취한 제

반 조치를 지지하고, 4) lABA가 핵안전 협정에 따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

록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과 2개의 기지에 대한 특별 사찰과 추가 정보에

대한 사무총장의 요구에 저체없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5) 추가 정보의 제

공파 2개 기지에 대한 특별 사찰이 북한의 신고를 검중하고 신고상의 차이

를 해명하는데 긴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판정하며, 6) 사무총장에 대해 이 결

의안을 북한에 전달하고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결

의안 채택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 이사회를 소접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

도록 요구하며, 7)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하며 북한과 lAEA간 안전 협정파

1ABA 헌장힉 규정하는 추가 조 치를 고 려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안올 채택하였다.

이 에 북한 대표 김계관 순회 대사는 같은 날 IAEA 이사회에서 1) lARA

는 북한에 대한 강권과 압력 조치를 취합으로써 군사 대상들올 개방하고,

북한을 압살하려는 교전 일방인 적대국의 책동에 노골적으로 가담하였고, 2)

핵사찰과 아무런 관련이 엾는 2개의 군사 대상에 대한 특별 사찰을 강요하

는 결의가 북한의 안전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접수하지

않올 것이며, 3> 이 부당한 결의에 대해 자주권과 최고 이익올 수호하기 위

하여 자위적 대옹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올 曾히는 연설올 하

였다.

또한 북한은 3월 1일 일본 당국이 북한이 특별 사찰올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 일 국교 정상화를 위 한 교 섭의 재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

본의 대북한 핵사찰 수용 촉구와 관련하여, 일본 측이 전저] 조건을 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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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한 조 · 일 회담에 절대로 용하지 않을 것임욜 曾혔다.

김정일이 최고 사령관에 취임한 후 최초의 명령으로 3월 8일에 텀스피리

트 훈련 실시를 명분으로 전국·전민 · 전군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였다.

그 후 북한 중앙 인민 위원회는 3월 12일에 1) NPT에 가입하고 담보 협

정을 발효시킨 것온 남한으로부터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핵위헙을 저

지하며, 한반도률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며, 2) 핵보유국

인 미국이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비핵국가인 북한을 위협하는 핵전쟁 연

습인 삠스피리트 훈런올 재개하고, IAEA 서기국의 일부가 핵활동과 관련 飢

는 군사 대상에 대한 특별 사찰을 강요하는 절의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은

북한의 자주권올 침해하고 북한움 무장 해제시키며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것이며, 3) 나라와 민족의 최고 이 익을 위협하는 특수한 사태가

조성된 것과 관런 사회주의 제도률 옹호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자주권올 행

사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NPT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정부 성명

으로 발표하였다.

IV. NPT 脫退 宣言 後의 政策 開發

1. 南韓의 政策 開發

남한은 북한의 돌발적 NPT 탈퇴 선언에 대해 전혀 예측치 못한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온 범세게적 헥

비확산 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 전이며, 이 미 낱북 간에 채택된 기본 합의서,

비 핵화 공동 선언 그리고 부속 합의서 둥 모든 넘 . 북 합의 사항의 신뢰성올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

명을 발표하였다,42)

42) 각국의 정책 개발에 관하여는 특별한 주가 없는 한 통일원, 외무부의
「주요 일지」 및 r 월간 조선」 1993년 6월호, 638-641쪽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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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3일에 열린 핵통제위 대책 회의에서 북한의 NPT 탈퇴는 국제 문제

이므로 국제 사회와 공조 체게에 더 역점을 두며,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국제 사회의 오해暑 낳을 수 있는 남·북 회담은 당분간 동결한다는 결

정을 하였다.

국제적 공조 체계에서 남한이 중요시 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

아 둥이다. 북한의 핵 문제의 공동 보조를 위한 한-미-일 3국 고위 실무자

급 회의가 3월 22일 뉴욕에서 개최되었고, 3월 23일에는 북한의 NPT 탈퇴

에 대한 분위기 탐지 및 남한 정부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한숭주 외무

장관이 미국과 ON을 방문하였다. 한장관은 북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써

평화적이고 외교적 수단을 강조하였다. 이는 핵확산을 막고자 하는 미국 측

의 강경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었으나 결국 3월 26일 한·미 외무 장관 회

의에서 평화적이고 의교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한 연후인 5월 이후 단계적

제재 조치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 았다.

4월 1일 IAEA 특별 이사회는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UN 안보리에 상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남한의 의무부는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에 탈퇴 결정의 철회 및 특별 사찰을 수락할 것을 촉

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8일에 UN 안보리 의장이 북한과 IAEA 간의 협의 계속을 촉구하는

대북한 성명을 채택하였다. 남한 정부는 UN의 감저] 제재를 발동하기 이전에

북한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하였지만, UN 안보리에서의 논의

는 조 기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왜냐 하면, 안보리에서

의 논의는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을 삼대하기 유리한 입장인 반면, 북

한으로서는 물리적 · 심리적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후에 남한 정부는 NPT 탈퇴 선언 직후 결정하였던 낱·북 회담 동결 결

정을 바꾸어 5월 20일에 남· 북대화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는 핵문제 해경

의 돌파구를 마런하기 위해 5월 27일 남·북 고 위급 회담을 위한 대표 접촉

올 가질 것을 북한 측에 제의 했다. 황인성 총리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

고 빚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 可제 기구의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핵문제

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의 대표 접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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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핵문제 해결 및 이에 수반되는 그 밖의 낱·북간 현안 문제들을 토의하자

고 曾兎다.43>

남한 측의 제의를 거부하었던 북한온 5월 25일에 특사 교 환을 갑자기 제

의 하여 왔다. 남한 정부는 북측이 남.북 교섭의 창구률 총리급의 남북

고 위급 회담 대신 통일 답당 부총리로 바꿀 것을 제의한 것은 남한 정부 내

에의 통일 정처에 대해 미且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여 졀국 거절하였다.

남한은 북한의 핵문제 해철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상호 사찰이 필수적

이 라는 판단에 따라 남·북 핵통제 공동 위원회 재개를 북측에 제기하고, 북

한이 새로운 조.건을 걸어 특사 교. 환 둥 대화를 제의해 올 경우에도 이를 적

극 수용하고자 하였나. 5월 29일 남한온 고위급 대표 접촉읕 거듭 제의하

고
,

6월 2일에는 특사 교 환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핵문제률 논의하기 위한

실무 대표 접촉을 수정 제의하고, 14일에는 의제의 명시 없이 실무 대표 접

촉올 수정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온 다옴 날 남측의 제의를 거부하고, 특

사 교 환 실무 접촉을 반복 주장하였다. 이에 남한은 핵문제률 기초 협의로

할 수 있다고 후퇴하고, 특사 교 환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북한의 강산성

정무원 총리는 26일의 담화를 통하억 특사 교 환이 무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44} 6월 11일의 북·미 고 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NPT 탈퇴를 보류하기로 하자

남한 정부는 이 러한 결과는 북한 핵문제률 대화률 릉.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야 한다는 정책에 따라 미국 둥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러나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지 연시킨 채 핵카드률 이

용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을 고집할 가눙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기

로 결정하였다. 또한 북한이 지연 진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UN 안

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결의의 채택 작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46) 7월

19일 북·미 2차 고 위급 회담에서 빠른 시 일 내에 남.북 회담의 재개 의사를

曾혔다. 그 러나 남한k완 핵카드률 이용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얻기 위한 졍책

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낱·북 정상 회담욜 위한 특사 교환 주장온 거부하기
團 

디 w 團 團

w 野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錮 闢 曆 w 野 野

w 

團 團

43) f 한국일보」 ,
1993년 5월 21일.

44) T한국 일보」 , 1993년 6월 27일
45) r 동아일보」 . 1993년 6훨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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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i46) 그 후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주재로 열린 통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북한이 lAEA와 핵사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회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 대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로 다시 정책의 방

향을 바꾸었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9월 20일 까지 시간을 줄 테니 핵전쟁 연습 둥

에 대한 태도를 밝히라고 남한에 요구 하며 실질적 남·북 대화를 하지 않고

있자, 정부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강경히 대처하

였다.48)

낱한은 방한 중인 갈루치 차관보와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

되지 않는 한 추가 북·미 회담을 가질 수 없다는데 의견올 같이 하였다. 그

러나 9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IAEA 이사회를 거처 UN 안보리에 회부하

기 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및 lABA와 대화를 통

해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대북 설득 작업을 갖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8월 IAEA 기술진의 입북 활동을 통해 북한이 플로토늄올 추가로 생산한 혼

적 이 발견되지 않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 정도 뒤로 늦추어

진 것 같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49)

2. 美國의 政策 開發

클린턴 대통령이 9월 27일에 UN 총회에서 핵확산 방지가 미국 외교의 최

우선 정책이며, 세계 핵확산 방지 조 치에 따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억

및 기술 교 류를 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50) 따라서 북한의 NPT 탈퇴 문

제는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들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되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발표가 난 직후인 3월 15일 북경에서 북한 측에게 참

사관급 접촉을 저]의하였다. 다음날 이를 거부하였던 북한은 다시 태도를 바

46) r 조선일보」 
,

1993년 7월 21일

47) r 한국일보」 .
1993년 8월 19일

48) 「동아일보」 , 1993년 9월 10일
49) r 조선일보」 

,
1993년 9월 11일

50) r 중앙일보」 , 1993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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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 이를 수락하였고, 이로써 3월 19일 북·미 참사관급 접촉이 북경에서 이

루어졌다. 그 러나 이 회담 후 미국은 헌재로서는 북한과 더 이상의 접촉 계

획이 없옴용 밝히교, 미국온 lAEA와 여타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 사회를 중

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 핵 문제률 유엔 헌장 7조에 규정된 국제평

화와 안보에 대한 대한 위협으로 간주, UN 안보리로 하여금 팡범한 제재조

치暑 취하게 하는 문제를 놓고 법률 검토 작업을 벌였다. UN 헌장 제 7 조

가 발동되면 UN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UN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부분적

또는 완전한 경제 제재, 외교 관게의 단절, 봉쇄 또는 군사 행동 둥의 팡범

위 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SD

클린턴 행정부는 현재로서는 대북한 정책에서 좋온 선택이 없다고 분41하

고
, 강경 대웅이 라는 대안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효파가 있올 것으로 평가하

는 분위기였다. 크 리스토퍼 국무장관은 3월 25일 하원 세출소위에 출석하

여 북한의 NPT 탈퇴와 게속적인 핵사찰 거부 햄위를 심각한 태도로 받아들

이고, 이에 대한 UN의 경제 제재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였다. 경제 제재 조

치로는 일차적으로 식 량 및 석유, 천언 가스, 원자재 수출입 제가 고 려되

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분위기暑 대변하였다. 그 러나 남한의 한승주

외무장관과의 교 섭 과정에서 우선은 평화적이고 외교적 정 책을 선택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핵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과 반드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

장을 적어도 배척하지는 않았다는 중거暑 냠기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 정부

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북·미 회담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

기 때문에 북한파의 고 위급 회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정부는 외교 수단을 다 사용하여 북한에 대한 설득에 노 력하였다는

점을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하여 북·미 협상을 권유할 필요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일본의 실무자들과 뉴욕에서

북·미 고위 회담에 대비 한 세 나라 간의 입장을 사전에 조올하는 둥 괍계국

과의 사전 준비 작업을 하였다.

51 ) 「조 선일보」 , 1993년 3월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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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 위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핵문제였다. 핵문제가 성공적으로 다뤄지면 정치 · 경제 관계의 진전

등 양국의 여러 현안들이 협상 대상이 묄 수 있읍을 曾히고, 핵문제 타결 飯

이는 다른 사안을 다루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점을 曾혔다.S2) 이에 비해, 북

한은 핵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면서 특히

1)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블사용. 2) 팀스프리트 훈련 중지, 3)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국 저]공 중단, 4) 주한 미군 철수, 5) 한국 내의 미군 기

지 공개, 6)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존중이라는 6개 항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다.53)

5월부터 시작된 북·미 고 위 회담에서 미국은 NPT 복귀, lABA의 사찰 수

용, 남·북한 비핵화 선언의 구체적 실천이라는 세가지 사항올 요구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핵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남한

내 미군 핵기지에 대한 사찰 실시, 북한에 대한 미국측의 명시적인 핵선제

사용올 않겠다는 보장 둥을 퉁하여 양국 관계의 단계적인 개선 가능성 둥을

저]시하였다.

미국은 이 회담에서 당장 시급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국저] 사찰보다 더

비중을 둘 정도로 NPT 복귀 문제롤 더 강조했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의

NPT 복귀에 비중을 둔 이유는 12일까지 한주일 밖에 시한이 없는 현안이라

는 점이었을 것이다. 6월 12일로 북한의 NPT 탈퇴가 발효되면 북한에 지

속적으로 핵사찰을 요구하고 핵개발을 저지할 법적 · 제도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물른 ON 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 이후에도 결의안을 통해 대북

한 핵사찰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54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NPT를 근

거로 하고 있는 것보다 절차도 복잡하고 적법성여부 등에 대한 논란의 가능

성도 있는 것이다. c-]욱이 북한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핵팍산 금지 체계를 탈

퇴하면 다른 불만 국가들이 계속 탈퇴해도 이를 저지할 논리가 서질 않게
고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인도, 파키스탄 둥 NFr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을 NFr 체계로 끌어들이는 데에도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분석

52) r 핸곽일보」 ,
1993년 5월 28일.

53) r 동아일보」 , 1993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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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것이다.

6월 11일에 북·미 고 위급 1차 회담의 네번 째 회의에서 
'

북한의 NPT 달

퇴 효력의 일방적 정지 경정' 과 
'

북한과 미국의 대화 게속'올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金 발표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NPT 체계에 계속 잡

아骨으로써 헌안 문제를 일딘M 해결하였다.

미국온 북.미 협상에서 NP'r 잔류, IAEA 헝1사창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

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젓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玆다iS4) 그런대

북한이 NPT 탈퇴를 유보하고서도 lAEA의 핵사찰올 수용하지 않고 있자,

미국온 UN 안보리에서의 제재라는 강경 책을 제시하면서 제 2 차 고 위급 회

담에서 두毛 째 단게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올 가지고 있었다.

7월 14일 개최된 제네바에서의 북한과의 제 2 차 고 위급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NPT 완전 복귀, 특별 사찰 문제에 관한 lABA와 협의 진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 행을 조건으로 북한의 혹연 감속 원자로와 그와 관련된 핵시

설을 輕水爐 전환읕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 2차 북.미 고 위급

회담 項과에 대한 별도의 성명에서 북한이 IA]EA 및 남한과 진지한 논의를

진행曾 때까지는 제 3차 회담을 시작하지 않을 젓이라고 밝혔다.65)

이 러한 회담의 결과暑 놓고 미국의 언론파 핵전문가들은 제 바 회담의

결과는 NPT 탈퇴 및 핵사찰 거부로 야기된 핵위기의 고비를 넘겼는지는 몰

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핵경쟁을 막戚다는 미국의 정책 목표를 맡성하는 데

는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다. 워싱톤의 외교 소식통온 북한의 혹연 갑속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 것을 미국이 지원하기로 했으나, 경수로로의 이전에는 상

당한 기간이 걷리고 또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트 집잡아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의 내용의 이행을 지il」l]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이에 대처할 적절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다.56)

제네바 회담이 있온 후 북한온 lAEA와 협의률 하였지만 曾한과는 회담

제의률 하면서도 싣제적인 대화는 餓었다. 이에 미국온 9월 15일까지 북한

이 핵문제와 관련한 남·북 대화에 옹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 조 치

54) r 한g일보」 ,
1993 년 6윌 25일.

W) r 중앙일보」 ,
1993년 7월 20일.

56) r 조선일보」 
,

1993년 7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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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UN 안보리에 저]출하기로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한.미 간의 마

찰을 일으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미국은 갈루치 차관뵤를 한

국에 파견하여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대북 정

책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57)

한편 북한은 6월과 8월에 제 7 차와 제 8 차 사찰팀을 받아 들이면서 사

찰 활동의 범위를 감시용 카메라와 봉인 장치 등 사찰 장비의 유지 . 보수 활

동에만 국한시켰다. 이에 따라 특별 사찰은 고사하고 임시 사찰과 일반 사

찰 팔동마저 1993년 2월의 6차 사찰 이후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실정 이었

다. 이에 미국은 북한파의 3단계 회담 개최 조건으로 IAEA 차원에서는 임

시 사찰과 일반 사찰올 쟤개하고, 특별 사찰을 lABA와의 협상 의제에 올려

놓도록 하려는 정책을 개발하였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9월 말 현재까지의 미국의

대북 정책을 평가해 보면, 북한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핵무기 개발을 포

기하거나 핵사찰을 허용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이와 같이 정책의 변화를 보이지 않옴에 따라 향후 수주일 내에 협상올 계

속할 것인지, 아니면 UN 안보리를 통한 경저] 제재 조 치를 강구할 것인지의

대안을 선택하여야 할 상황에 있다.

3. ib韓의 政策 開發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에도 그 원인은 lAEA가 미국의 군사 정

보에 기초하여 북한의 군사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였고, 미국이 전술핵올 철수했다고 하면서도 북한

에 대해 핵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반복하였다. 그 러

나 팀스피리트 훈런의 영구 중지,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저]거, 그리고 lABA

의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면 NET에 재가입할 수 있음을 탈퇴 선언 이후

부터 여 러 차례 시사하기도 하였다.

3월 29일 북한은 최초로 북·미 협상을 최초로 제의하고, 31일에는 빈 주재

57) r 중앙일보」 ,
1993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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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사 김팡섭이 핵안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임시 사찰을 수용할 용의

가 있음을 曾혔다. 그러나 4월 1일 IAEA 특별 이사회는 북한을 의무 불이

행국으로 규정하고, 핵사찰 문제를 UN 안보리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북한온 그동안 핵안정 협정의 의무를 이 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

를 위한 협상을 제안하고 그 실현올 위하여 노 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AEA가 UN에 상정하는 결의안올 채텍한 것온 북한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

업성을 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과 IAEA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UN에서 논의할

성 질이 아니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강변하였다.

한편 북한온 4월 7일 최고 인민 회의에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파 대

남 4대 요구 사항올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이 핵문제률 우회시키고 면족 내

부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NPT 탈퇴 후 국제적인 압력 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서 먼족 단

결과 자주暑 들고나와 남한 정부와 관게국간의 연대를 견제하려는 뜻도 담

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령 전반에 나타난 민족 대단결의 원칙온 지

난 1991년 8월 1일 김일성 담화에서 계급에 우선한 만족 제일주의를 표방한

이 래 번번히 강조해 온 것으로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러나 주

목되는 것은 강성산 총리가 10대 강령 채택의 배경 연셜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 수 없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하면서 진실로 민

족의 단합읕 도모하려는 염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환영한다고 밝힌 부분으로

북한 측이 남한 대통령의 취 임사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하며 유화적

인 자세률 보인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 대화에 대한 진전된
고

자세를 평가할 수 있다+韶)

북한온 4월 10일 lAEA가 북한 핵문제를 UN 안보리로 넘긴데 대한 반대

입장읕 거듭 밝히면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올 다시 요구했다.69) 결국 5월 10

일 제 33 차 북· 미 참사관급 회의에서 고 위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합의하였

다. 5월 17일과 21일의 두 차례 뉴욕 에비 접촉을 거처 24일에 북한은 회담

58) r 한국일보」 , 1993년 4월 9일.

59) r 한국일보」 ,
1993년 4꿜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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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와 대표자 명단을 미국에 궁식 통고하는 단계로 진전되였다. 그러

나 애비 회담에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 하나만을 다룰 것을 주장하

는데 반해 북한은 핵문제를 포함해 관계 개선 문저] 둥 전반적인 문제들을

폭넓게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소한 두차례 이상은 만나고 필요하다

면 고 위급 회담을 정례화 해 관계개선 방안을 모색하자고 요구하므로써 핵

의혹을 숨기려는 북한의 
'

시간 끌기 전략'을 나타내였다. 이와 같은 회담

성사 자체나 미국이 저]시한 협상안 등은 모두 북한이 핵카드를 써서 얻어 낸

의교적 성파로 평가된다.

북한은 5월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 고 위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NPT 탈퇴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다시 曾혔다. 김광섭 오스트리아 주

재 북한 대사는 6월 2일 열리는 회담에서 미국이 성실한 자세로 나온다면

긍정적인 결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핵문제 해결은 이 회담파 긴

밀히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핵

무기를 철수헤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오는 회담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할 젓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북한 괍리의

이러한 발언은 북·미 회담의 의제를 북한의 NPT 복귀 문제로 한정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이며, 또한 뉴욕 회담을 대미 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국 6월 2일에 UN 본부에서 개최된 첫번째 회담과 4일에 있은 두번째

회담에서도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0일에 있은 세번째 회담

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11일에 있은 네번째 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미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첫째, 핵

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한다. 둘째, 포팔적 핵안전 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骨, 한반

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상호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며, 이 원칙

에 따라서 양국 정부는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계속한다. 네

째, 북한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NPT로부터의 탈퇴 효력을 일방적으

로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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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면, 북한온 NPT 탈퇴 효력의 일방적 정지 결

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온 언제든지 다시 NPT 재탈퇴를 다시 선언할 수 있는

여지를 듬으로써 NPT 카드는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실리를 챙겼다. 이와

骨께 북한F 미국으로부터 핵위협 제거와 내정 불간섭, 자주권의 상호 존중

둥을 보장 받는 정치쩍 성과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 후 북한온 미국과 7웡 19일 제네바에서 제 2 차 고 위급 회답의 세번

째 회답에서 특별 사찰 문제에 대해 북한이 lAEA와 조속한 시 일 안에 협의

를 재개하기로 합의暑 하고, IAEA 사찹의 공정하고 완전한 적용이 NPT 체

계 강화에 펄수적 이라는 데 미국과 견해를 같이 하였다. 또한 북한은 핵문

제暑 포합한 상호 현안들에 대한 남.북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할 용

의가 있음을 曾히고, 경수로 도 입과 관련한 기숩 문제률 포합한 핵문제 해결

과 관련한 헌안올 토의하고 양국 간의 전반적 관계 개선을 위하여 3 차 회

답올 열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회담이 끝난 후 가진 기

자 회견에서 강석주 북한 대표는 미국이 핵무기를 포합한 무력 불사용 보장

원칙을 재확인해 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원자로는 경수로, 중수로, 흑연 감속로, 그 리고 가스 냉각로의 4 가지가 있

다. 이 중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로는 혹연 감속로이다. 북한은

자처1 개발한 시설 용량 5MW의 시험용 원자로률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혹

언 감속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 것온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훅연 감속로률 펴1쇄하려면 방사선 누출을 줄

여 나가는 둥 원자로률 식히는데 3-4년이 걷리며, 실제 해체하는데 l-2년이

걸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온 전망하였다.

북한온 제네바 회담의 합의에 따라 9월 1일에 남한에 대하여 級에 구애받

지 않는 특사 교 환읕 제의하였다.60) 이는 북한이 남.북 회담의 펄요성을 인

식하였기 때문이기 보다는 3 단계 북.미 회담에 앞서 2 차 회담의 이 행을

위한 성의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낱북 최담

의 재개가 제 3차 북.미 회담의 전제 조건이기는 하지만 회담에서 성파까지

거두어야 하는 것온 아니므로 미국파의 회담 직전 남한과 형식적 회담을 하

80) r 매일경제신문」 ,
1993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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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거나, 또는 시간 벌기로 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량을 보이는 듯 한발

물러서는 북한 특유의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lABA 정기 이사회가 9월 23일 북한 핵문제를 27일부터 열리는 총회

에 상정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북한은 핵사찰 전면 거부 및

lABA와의 2 차 협상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러한 강경 정책은

핵카드를 다시 대미 협상의 지 렛대로 삼으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핵정책의 개발 과정을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북한은 특별 사찰에 대한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여 강경하게 대처하며 특별

사찰을 회피하며 핵개발을 할 때 까지 시간을 끄는 대안과 특별 사찰올 순

락하되 핵상황이 밝혀지기 전까지 핵카드를 충분히 활용하여 실익올 얻는

대안 등을 고 려한 것으로 보이며, 헌재까지는 북한의 진의를 밝힐 수는 없으

나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정책 실피1라고 보여질 만큼의 비일관적 정책을 개

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其他 國家의 政策 開發

가. 日 本의 政策 開發

핵사찰 카드를 통하여 북한파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누렸던 일본은

북한의 NPT 탈퇴 결정으로 의교적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일본은 만약 한

국이 북한의 핵문저]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거나 직접 협상을 할 경우 북한과

국교 교섭 둥 각종 거래에서 새로운 교섭 수단을 찾지 않으면 안묄 상황이

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에 대한 국제 공동 간섭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적 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NPT 탈퇴에 관한 일본의 기본 정책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의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남아 있는 3개월 내에 북한이 탈퇴

결정을 철회하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국저] 사회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적대 행위인가, lABA의 특별 사찰에 대비하역 시간올 벌고, 미국과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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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위한 의도인가, 또는 핵 사찰을 거부하기 위한 논리적 결정인가 등의 탈

퇴 동기를 분석하러고 노 력하였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했다. 통산성온 3월 13일 북

한에 대해 대북한 수출의 60%이상욜 차지하고 있는 기계, 화학 관련 제품들

의 수출올 전면 금지시켰다. 북한 경제는 심각한 외화 부족 둥으로 무역 량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접에서 일본

의 이리한 경제 제재의 효과성에 부정적 견해도 있었지만, 헌재 북한 경제는

재일 조선인들이 투자 및 기부의 헝 태로 북한에 뵤내는 연간 50억-1백억 엔

의 자금으르- 겨우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제재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둥과 긴필한 협의를 계속

한다는 정책올 정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핵카드를 통하여 미국파의 판계 개

선에 실마리를 찾아뵤려는 것이 잘못된 게산임을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

이 번 북한의 탈퇴로 2년 간 계속되어 오딘 북· 일 간 국교 정상화 교섭온

거의 블)]-능하게 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을 계속 궁지로 몰경우 예

상치 못한 돌발 사태의 가눙성도 크기 때문에, 양국간 협상의 문은 계속 열

어 놓는다는 양면 정 책음 구사하는 것으로 보있다.

나. 려1國의 政策 開發

중국은 북한의 주요 식 량 및 자원의 공급원인 동시에 북한의 정책 변화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북한 UN 동시 가입에 결정적 영향

력올 행사했으며, 한국과의 교 역 확대로 실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NPT 탈퇴를 철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왔

다.

중국온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나, 북한의 兮퍼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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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장 전기침은 3월 23일 내 · 외신 기자 회견에서 UN 안보리가 북한에 제

재 조 치를 취 하는데는 반대하며, 이 문제는 lAEA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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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리고 UN 안뵤리로 확대할 경우 북한의 핵문제 더욱 복잡하게 만

들 뿐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직 3 개월의 여유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6U UN 안보리가 4월 8일에 북한의 NPT 탈퇴와 핵안전 협정 의무 불이행

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NPT의 중요성 및 조약 가입국들의 조약 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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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영국 등 서방측 국가들은 당초 온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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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중국은 
「
대화를 통한 해결 노 력,올 강조하면서 줄곧 제 3 자의 입장을 유

지하려고 노 력하였으나, 한숭주 외무 장관과 전기침 중국 부총리겸 외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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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가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ON 안보리에서의 추가 조치가

펄요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한·중 양국이 관련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

올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북.미 또는 남·북한 간의 담사자간 대화 노 력만을

주창해 온 중국이 자신이 직접 관련 문제 협의에 나설 것임을 曾힌 것이다.

후 전기침 부총리는 서울을 방문하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외무장관은 북한이 일단 오는 6월 12일 이전에 NPT에 잔류할 것을 요

구하였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이 핵의혹읕 씻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

Z 있으며, 북한의 태도에 따라 유화책과 강경한 제재조치 양자가 모두 준비

중임을 중국에 알렸다. 이에 전기침 부총리는 그간 남한 정부가 기울여 온

평화적 해결 노력올 진지한 노력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남한파 계속 협의

하겠다고 曾혔다.

양국은 또 북한 핵개발 문제가 심각한 국제적 우려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

반도는 물론 동북아지 역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핵에 관한 한 북한을 변호하지 않

61 ) r 조선일보」 
,

1993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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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정책올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았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적으로 핵실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률 집 행할 계획올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 둥과 갈둥 관계에 있는 둥 국제 헥질서를 교

란시킬 가능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협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올 것인가률 평가하기 아직 이른 것 같다.

다. 러시아의 政策 開發

러시아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면서 NPT 체약

국인 남한, 미국, 영국, 프랑스 둥과 긴밀한 협조릍 해시-간다는 정책을 결정

하였다. 러시아 37부는 3월 12일에 NPT가 핵시대에 있어 각 국의 안전

올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데 북한이 이 처1계에서 이탈한 것을 크 게

우려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결코 무관심하게 대처할 수 飢으며, NFT의 준

수가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만큼, 북한의 탈퇴로 인한

상황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시 한법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의 탈퇴 선언에 관한 정보 수집올

한 뒤 북한의 진위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62)

러시아는 lABA가 북한 핵문제의 UN 안보리 상정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

며, 핵안전 협정의 이 행과 NPT 활퇴의 철회를 촉구하는 미국. 영국파의 공

동 성명을 받표하였다.

러시아의 핵문제에 관한 대외 정책의 기조는 미국과 마찬 가지로 핵을 보

유할 수 있는 가눙성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좌시할 수 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라크, 이 란 둥과 합께 북한을 잠재적 핵위협국으

로 분류하고 동태를 예의 주시해 왔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lAEA나 유엔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온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蜜다.

러시아의 한 고 위 관리는 북한이 강경 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면

서 김 일성과 김정 일 lAEA의 핵사활 의Y에 대해 잘못된 22를 tx VM

을 오관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미국 둥 서방 국가의

62) r 한국일보」 , 1993년 3쇨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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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이같은 조치가 나올 수도 있으며 북한 내부의

온건파와 강경파간의 대립에서 나오는 좌충수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

였다.

그 러나 러시아는 내부 정치의 불안정과 경저]적 어 려움 때문에 북한에 대

한 적극적 정책 개발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러시아는 과거와 같이 북한의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력도 크지 않

욜 젓으로 보인다.

V 
. 結 論

1. db韓의 政策 開發 能力에 대한 評價

본 논문은 NPT 탈퇴 선언을 한 후의 남한, 북한, 미국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

와 관련된 나라들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런데 북한을 저1외한 다른 나라

는 북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으로 취급하였다. 즉 본 논문의

분석 틀은 북한의 NPT 복귀를 목표로 하는 각 국의 정책 개발이 북한으로서는

딜레마로 느껴질 것으로 보고,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북한의 정책 개발올 평

가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정책 능력을 평가하는 이른적 틀로서 정책학의 의제 설정 이른과 정책

결정 이론을 원용하였다. 김일성 . 김정일 부자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집단이 공

식적인 정부 의제를 만들고 있는 북한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은 콥과 로쓰의 동

원형이나 내부 접근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북한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특징은 김일성 · 김정일의 의도나 이익에 합치되는 사회

문제만이 정부 의제로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이러한 특성은 전통적 이론인 엘리트주의

(elitism)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의제 설정 과정을 분석하면

서 無意恩 決定 理論(Non-decision Making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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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이 나타났다. 무의사 결정 이론의 요체는 엘리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

져오지 않는 문제들만 정책 의제로 선정한다는 것인데, 뒤집어 말하면 엘리트들

에게 유리한 뚠제는 집요하게 정부 의제화하여 이의 정담성을 국먼이나 정권 유

지에 필요한 집단에 선전하므로써 정권 유지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집

요하게 핵개발올 추진하는 짓이나, 대외적으로 핵카드를 사용하여 강경한 정책

의제만을 제시하는 것온 바로 이러한 현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NIyr 管퇴 후의 북한의 정책 결정의 특성을 딜레마 모 형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暑 위한 기본 전제로서 NPT 탈퇴 이후 나타날 정책의

비일관성 내지 포기를 정책 실패로 보고, o]러한 결과는 북한이 처한 딜레마 상

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이 처한 경제적 이려옴, 전자 산업의 낙후와 경비 면에서 현대전 수행에

한계가 있는 무기 체계, 대미·대일 괄계 개선의 필요성, 핵개발올 고집하는 강경

과와 경제 탈피를 주장하는 온건 기술 관료들 간의 갈둥이 북한이 처해 있는 상

황으로 분석되고 있다.63)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N]PT 탈퇴라는 강경 정책올

결정하므로써 1ABA의 특별 사찰을 회피하여 핵개발을 추진하는 대안과 핵카드

를 최대한 핍·용하여 시간올 끌면서 최대한의 실익을 얻고자 하는 두 가지 대안

을 평가함에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각 대안의 기대 비용파 기대 손실에 대한 비

교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딜레마 상황에서 정체 결정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소극적이거나 또는 적

극적 정첵이다. 북한이 NPT 탈퇴를 결정한 이후 탈퇴 유보로 정책을 바꾸었다

가 다시 탈퇴 가농성올 시사하는 정처으로 바꾸었던 것온 북한이 처한 딜레마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정책 결정자들이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딜레마를 느臧는지의 여

부는 분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오늘날 핵확산올 둘러싼 국제 관계

및 한반도의 핵확산 문제를 분석하므로써 핵문제가 갖는 딜레마 상황의 설명하

고
, 이러한 상황 속에 존재하는 북한 핵개발 정책의 딜레마 상황을 분석하였다.

즉 넘-한, 미국, 1ABA 둥의 점책 개발은 핵개발파 핵확산의 두 대안 사이에서 북

한의 정책 결정자를 딜레마 상황으로 빠뜨리며, 이 결파 비일관적 정책을 산출

63) r 조선일보」 
,

1993년 9월 3일.



251

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적 정책 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을 고려하는 개체적 접근이

아니고 전체로서 현상을 파악하는 전체적 접근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

형올 이론적 틀로 하는 것 보다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틀로써 북한의 정책 개발을 분석하면, 이를 토대로 북한

의 정책 개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NPT 탈퇴 선언 이

후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완전한 평가를 하기는 곤란하

다.

북한의 NPT 탈퇴 결정과 그 이후 외부의 압력 속에서 산출해낸 북한의 정책

은 단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북한이

NPT 탈퇴를 결정할 때부터 핵문제를 갖고 미국, lABA 그리고 남한이라는 3개

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핵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의 목적이 현재

로써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싱-에 관심을 집

중하는 한편, 남한 및 lAEA와의 대화에서는 한 쪽과의 협상이 어려워질 때 선

별적으로 다른 한 쪽을 이용하는 정책을 개발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

핵무기

개발을 위하여 또는 핵카드를 활용하여 최대한 이익울 얻기 위한 시간 벌기'라

는 일관된 목적올 위하여 lAEA의 득별 사찰를 절대적으로 회피하고, 이를 위하

여 전략적으로 정책을 변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정책 결정권을 김정일과 그를

적극 지지하는 소수 집단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강경파들이 그들의 시각에 맞

는 강경한 정책 의저]를 설정하였고, 이를 비판할 견제 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NPT 탈퇴 후의 북한의 핵정책은 외교 정책의 일환으

로 되어 북한 내부에서의 갈둥 소지가 적으며 오히려 인민들에게 위기 의식을

주어 정권의 안정에 기여하기 좋은 정책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

른 유형의 정책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책 눙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적 제재를 감수할 젓인가 정책 변화를 통한 핵의혹을

완전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결

국 비일관적 정책올 산출하지 않올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될레마 모형에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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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 실패가 될 것이다. 북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정책 결정 집단 중

온건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며, 대있민 흥보에 있어서도 핵문제가 계속적으로

효용을 발휘하기는 힙들 것이기 때문이다.

2. 對1 政策의 方向

북한의 정책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대화나 외

국과의 공조 체계를 통하여 확립하는 데 많i온 노력옵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

히 정책 의제 설정과 결정권올 지니고 있는 김정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

과 그暑 지지하고 있는 집단들의 인적 구조와 행Ell에 대한 분석이 북한의 정책

능력올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보 획

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국들파 보다 긴필한 공조 체계를 형성해야 한

다.

정권 세습을 마무리지어 가는 김정일과 그의 추종자들온 핵문제를 자신들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이용하려 할 것이다. 김정일에게는 핵문제가 자신이 국제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 군부를 포합한 추종 세력에게 신임

올 확보할 수 있는 좋온 정책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 정부로서

는 성 급하게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뵤다는 장기 적 관점에서 북한 내부의 상

황을 계속 관찰하면서 김정일을 둘러 싼 정책 결정 집단의 인적 구성을 바晋 수

있도록 국내·외적 노 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정

책 기구의 구성원 중에 개혁 지향의 온건파가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유인책을 개

발하여야 한다.

핵문제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북한이 처해 있는 딜레마 상황을 해소할

수 았는 방향으로 국제적 공동 노 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과 핵카

드 의 두 대안 중에 핵카드를 이용한 실리 획득이 유리하다는 점올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핵개발을 위하여 핵사찰올 계속 거부하고 
'

시간 끌기 정

책'올 고수한 경우에 UN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블가피하게 된다는

위기 의식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제 제재를 준비하

기 위한 외교 팔동을 다각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물론 남한으로써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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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군사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방지하여야겠지만, 동시에

저]재가 필요하게 되면 국저] 사회가 단합된 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조

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실을 행동을 통해 북한측에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핵사찰 전면 거부 및 lABA와의 2차 협상을 거

부한 정책을 철회하고, 궁극적으로 NET에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

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은 미국올 포함한 관계국파의

공조 체계 속에서 북한이 NPT 복귀를 하더라도 현 정권이 정치적 손상을 입지

않을 명분을 줄 수 있는 유인을 파감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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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헌뱁과 경제법제에 관한 연구

<< 요 약 문 >>

鄭 惇 動 (培材大)

l. 연구목적 · 범위 · 방법

경제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근본적으로는 시장기구에 의한 자유방임이냐

아니면 계획에 의한 국가의 간섭이냐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실제의 경제운용에서 자유방임적인 불간섭주의나 모든 영역에서의 완

전한 간섭주의를 취하는 국가는 없으며 또한 이론적으로도 순수한 자유방임

주의나 관리주의를 주장하는 논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국가간

섭의 문제는 국가간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기구와 계획을 어느 정

도 수용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제1장에서 계획과 시

장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개관하고 제2장과 3장에서 일卷적인 유도시

장경제에서의 국가간섭형태와 북한에서의 통제수단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북

한경제헌법과 경제법의 특성을 검토하여 보았으며 마지막 장에서 북한경제헌

법과 경제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통일과 관련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

시해 보려고 노 력하였다.

이러한 고 찰은 문헌조사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문헌은 경제에 대한

국가간섭의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 문헌

과 국내문헌 및 북한의 문헌에 의존하였다. 또한 법학문헌에 치중하였으나

경제법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모든 분야에 관계되는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

에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에 대한 문헌도 참고하려고 노 력하였고 문헌의 종

류도 논문이나 교 과서외에 북한에서 발행된 법전을 참고하였다. 또 한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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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공법학과 인접관련분야와의 관계를 통해 전체적인 경제질서릅 분석하는

데 중점율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논급과 북한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 법학의 중요한 연구방법인 실정법의 해석이나 판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종이 많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Il. 요약문

국가가 생긴 이래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헌법상의 근거 유무와는 관계없

이 다소간에 경제에 간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의 간섭은 경제

공황의 수습이나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 경제적 평등의 실현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으며 공해나 근로조건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많은 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에 장점

이 있다는 사실을 중명해 주는 설득력 있는 완전한 중거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간섭을 주장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사이에서 각자

상대방의 주된 결점으로 지적하면서도, 반대로 서로 지적 받고 있는 문제이

다. 헌재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간섭이론은 없다. 즉 언제 간섭이 요구되고

어떻게 행해져야 하며, 간섭의 시행이나 폐지의 이해 당사자는 누구이며, 현

재의 간섭의 과다 여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많은 부분에서 해로운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콘셴스가 형성되어 있으며 소

련울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骨괴와 이들의 개방화 노력이 이를 실증적으

로 뵤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 간섭의 폐해 문제는 경제적 효율과 국민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제기된다. 즉 경제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간섭은 경제적 효

율을 저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상실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효율과 자유의 보장은 시장 기구의 왼활한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

문이다.

과도한 국가간섭으로 인한 경제적 효을의 저해는 계획 기능의 한계와 창

의성의 상실에서 온다. 오늘날의 경제가 분업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

를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사회 전체에 널리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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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경제주체의 계획에 간섭하기 위해서는 사

회에 널리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경

제규모가 커지고 분업이 발달되면 될수록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이러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점부의 조 직은 비대해지고 경직된다. 다시

경직된 정부 조직은 정보 수집에 역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정확한 정보에 근

거하지 않은 계획은 그 한계성을 나타내게 되어 경제의 효을성을 해치게 된

다. 또 한 과도한 국가간섭은 개별경제주체의 이기심과 계획의 유연성 즉 개

인의 창의성을 상실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무력하게 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저

해하게 된다.

또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그 자체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개별경제주체의 고유한 결정 영역 즉 생산과 소비의 양이나 종

류, 품질, 가격에 대한 간섭이나 영업의 특허, 허가 및 입지 선정, 직업 선

택에 대한 간섭은 넓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체

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

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권도 침해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다. 왜냐하면 경제 제도가 권력의 집중 혹은 분산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를 보 장해 주는 경제조직 즉 자유시장경

제는 경제력과 정치권력을 분리시켜 주고 이로써 상호 견제하여 정치적 자유

를 보 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역으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간섭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국가간섭으로 인한 국민의 국가의존성의 심화로 인해 인간은 모두 자유와 책

임에서 도피하여 그 들 스스로 노예에의 길로 치닫게 된다. 소위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명분 하에 경제에 대한 국가 간섭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적인 자유

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륵히 북한의 국가 간섭제도는 소유법제, 시장법제, 통화법제, 재정법제

어디에서도 기업이나 개인의 이기심이나 창의성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중

앙 계획에 의한 국가 관리 경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사회적 경직

성과 폐쇄성에 더해 철저한 비효율적.자유박탈적. 경제절서 형태를 취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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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관리 형태는 북한의 고 유한 것이 아니라 소텬에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용 과정에 무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도입한 년

수가 많이 경과하였으묘로 도입 당시와 현재에는 그 배경이 되는 여러 사회

적 .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꽈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

화하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사정이나 다른 나라의 경제동향이나 기줄의 상황

둥에 항상 주의률 기울여 현재의 경제 롱제의 목적이 합리적인가, 통제의 범

위.수단이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가 또한 새로운 국가간섭제도의 도입이 필요

한가 등을 재음미해 暑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경제제도의 일반적 뜩집은 대체로 m 국가昏제제도가 일단 도입되

면 일체 폐지되지 않고 장기적 일반적으로 확대 · 강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점, 磬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기업의 사업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사

업자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사업자의 자기 책임의식이 희박한 경향

이 있다는 점, 3 국가통제제도의 도입 당시와 현재에는 사회적.경제적 사정

이나 업계의 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가 있다는 것, 卽 경제 제도를 정치제도

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경제 영역에 경제적 핀칙 보다는 정치적·도덕적 논

리를 우섰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 卷 국내외 경제 정세의 변화나 소비자의

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등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경제구조에 대한 국가간섭의 경우 T 생산 수단에 대

한 사소유를 일체 허용하지 찮고 철저한 국가계획에 의한 기업경영제도를 채

택하고 있으며 노 동자 보호는 노력 동원에 그 주목적을 두고 있다. 勒 상품

시장이나 노동시장에의 참가의 자유는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으며 사적 자치

의 보 장수단인 계약법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 적 수단으로 되었으며 경

쟁은 다만 생산력 제고를 위한 노동자의 통제수단으로서만 의의를 가질 뿐

경쟁을 롱한 가격 헝성의 영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勒 화폐의 발행은

계획당국에 롱합된 중앙은弔에서 이루어지고 대외지불거래도 국가의 전반적

인 롱제에 의존하고 있다. T 통치권과 재정권이 고도로 집권화되어 있고 사

경제시장이 극히 왜소하므로 재정 정책이 곧 전체 국가의 경제정책이 된다.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간섭은 화폐적 수단이나 재정적 수단과 같은 간접적

간섭수단보다는 가격이나 수량롱제와 같은 직접적 관리수단에 의존하고 있

다. 즉 북한의 경제제도는 극히 중앙집권화된 미시적 계획과 자본, 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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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제도는 m 기업가와 개인의 창의와 열성의 발휘를 방

해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었고, 磬 부적절한 정보에 의한 계

획으로 산업간의 최적의 자원 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卷 헹정통제에

의한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가와 개인의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던가

과대한 부담을 과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 또한 卷 경제 이외의 상황에 의해

경제에 대한 통제가 행해짐으로써 경제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의 저해와 기

업가와 개인의 의욕 상실로 인한 경제효율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 있다는

점. 卷 정보의 통제로 국제경쟁력을 같퇴시키고 지나쳔 수입규제로 국제적인

자원의 최적배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점, 卷 특히 경제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통제로 경제적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제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은 국민의 자유보장이나 경제적 효율의

신장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신념이다. 따라서 통일

의 실현과 그 바람적스러운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영역에서의 유사한 체제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볼 때 문제의 해결은 한국 경제체

제의 북한경제체제화나 북한 경제체제의 한국경제체제화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은 신념과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결

과에 따라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세

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중앙집괸화된 명령적 계획경제제도를 가전 북한은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 해야

할 일에는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서는 안될 일에는 국가의 손을 거둬들

임으로써 경제적 효율과 국민의 자유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길을 지향하고 있고 정치적

안정이 보장된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까지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치적으로 안정된 북한도 이를 시도해 봄직하다고 하겠다. 북

한이 경계하고 있는 가상적 제국주의나 자본주의는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

지 않으므로 지나친 경계나 두려움은 버리고 그 들이 지향한다고 해 왔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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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회주의의 목표인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이미 겁중을 마친 이데

올로기에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은 사유재산제됴의 확충 및 정착과 경쟁질서의 도입이다. 그러나 순수한 의

미에서의 시장경제 질서는 남북한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서의 의미는

가지나 현실의 북한경제가 이러한 제도를 도 입하고 정착시키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제도로 나아가

기 위한 준비단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갹된다.

이와 같은 준비 단계에서의 시장기구와 계획의 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

아래 두가지 측먼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t. 경제적 자유보장을 위한 법적 대융 방안

가. 사회보장제도의 완화

국가적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을 시민 생활의 최소한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데 7고, 기타의 사회보장은 사보험에 위임한다면 시민의 경제활동

에 대한 창의성과 얼성이 높아질 것이다. 무리한 국가적 사회보장제도는 그

재원 조 달의 강박관념으로 인헤 국가가 경제 엉역에 간섭하게 되는 합법적이

고도 합의적인 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 범에 의한 경제행정제도의 확립

획일적이고 미시적인 계획 대신 개별 겅제주체 즉 기업 및 개인의 행

동에 관한 추상적 규범이 확립되고 그것을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 정비된다면

그 규범 속에서 자주적인 결정에 위임해도 좋은 부분이 넓어질 것이다.

다. 간접적 수단에 의한 경제 간섭

물자동원계획형의 전체주의적 통제가 아니라 국가의 거시적인 조정계

획을 정비하고 유도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개별 경제주체의 헹동에

대한 국가의 세세한 간섭이나 통제엾이 경제활동의 수준 및 내용을 안정적으

로 유지할 수 있다.



그69

2. 경제간섭결정과정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겁적 대응 방안

가. 정보의 정비

계획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것이 정책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정보가 부족한 2상태에

서의 경제게획은 인위적인 규제로부터의 자유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사이의 다양한 논의를 조정하는 공정한 절차를 보 중할 수도 없

다.

나. 경제정책에 관한 알권리의 보장 
,

계획을 민주적으로 수립하고 조작주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이나 관료기구에 의해 개발되고 축적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어

야 한다.

다. 경제영역에서의 丑현의 자유보장

다양한 선택이 실제로 가능해지기 위헤서는 여러가지 구체적 계획들을

국민이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입안하

는 당국이 복수의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전문적인 지식인

사이의 소수의견이 충분히 존중되고 그들의 연구의 자유와 그 결과를 국민들

사이에 보급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라. 경제영역에서의 권력분립제도의 확림

소수의견이 생기도록 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여러

단계의 자치적 조직을 통하여 경헙을 축적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스

럽다. 계획의 선택을 위한 논의와 결정절차의 민주화와 함께 분권화된 체계

를 채용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다양하게 체득된 경험이 사

회의 다른 부문에 대해 강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계획의 수정 또는 개

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보의 완비에 의한 선택의 적정화에 노력하는 데

도 우리들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일반시민의 이해능력의 개발에도 일정기

한 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이룩해 놓은 지식은 중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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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진다. 따라서 중앙의 일률적인 지시 하달 보다는 당해 지역사회 및

기업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해주는 방향이 바랑직스러우며 그 런 의미에서 경제

적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와 훤리룰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의 시행착오와 겪험을 바탕으

로한 조언은 많은 도 움이 될것이라 생각되며 북한에 대한 도움이 단순히 물

질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방법으로도 진행되어

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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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헌법과 경제법제에 콴한 연구

鄭 惇 動 (培材大)

l . 머릿말

한반도의 통일은 비단 우리민족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역사의 흐름

이며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주의의 요청이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

단 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의 한민족의 치욕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대결과 갈등은 민족 에너지의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엾겠다. 각자가

처해전 상황이나 생갹에 따라 통일의 방법이나 시기, 진지성에 약간의 차이

가 있을지 모르나 통일을 해야한다는 대전제나 평화적이고도 타협적인 통일

방법 및 통일 이후에의 빠른 시일내의 통일국가의 정착에 대해서는 모두가

원하는 바이고 이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여러 사람들의 많은 논의가 있어 螢

고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법학 특히 헌법을

필두로 한 공법영역에서도 통일 연구분야에서의 법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 오래전부터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전행하여왔으나 이는 주로 정치관계

법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물론 한 국가의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

과 그 표시인 정치헌법이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

늘날의 대부분의 국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특히 경제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

을 기울이고 있고 정치제도를 논함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

는 것을 볼때 경제헌법에 대한 연구도 소홀히 할수 엾는 분야라 하겠다. 그

런데 경제헌법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질서에 관한 결단이다. 특히

정치적 타협에 의해 통일헌법을 제정한다면 통치기구에 대한 논의 보다는 국

민의 광범하고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규정되는 경제질서에 관한 문제가 가장

지난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와 그 국

민은 정치적 관심보다는 물질적 관심이 더 많아졌고 이는 한 국가나 일부 지

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이고도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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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을 만큽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에 의한 중앙몽제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헌법은 유도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

다. 그러나 다소나마 그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겻은 한국의 헌법이 그

제정시 사회주의의 영향읗 받아 우리 헌법이 모델로 삼아온 미국이나 독일,

프 랑스, 일본둥 어떤 자유주의국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제조

항이 포 함된 헌법이라는 점이다. 이는 분단상태로 대치되고 있으면서도 서로

에게 영향율 미치면서 지나왔다는 하나의 징표라 하겠다. 어쨌던 통일 헌법

을 논함에 있어 경제질서에 대한 결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섰걸되어야

할 문제이다.

경제질서의 형태는 계획과 시장원리의 고수 또는 혼합의 문제이다. 자

유주의에서의 경제는 오로지 자연적 질서로서의 사회 휵 개인의 고 유한 영역

오로서, 국가는 다만 그 자연적 질서만을 보장해야 하는 중립적 입장이 요청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문제는 헌법과 관계없는 헌법외적인 문제를 의미雙

다.1) 물론 자유주의시대에 있어서도 경제헌법의 기초 즉 경제에 대한 전체

적인 정치적 결단이 그 헌법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었다.2) 그것은

자유와 재산이 바로 자유주의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의미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헌법에 있어서 경제문제를 헌법화한다는 것은

이리한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을 의미한다. 즉 1703년의 프랑스헌법

이 그 규정 속에 사회 및 정부의 목적과 함께 제21조에 생존을 위한 근로의

괸리 및 병약자를 위한 공공의 구제를 규정한 것3>이나 1848년의 프랑스헌법

제13조에서 
"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근로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규

정한 것은, 일면에서는 재산을 가지지 못한 프 롤레타리아의 보호를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그 헌법적 원리의 실천을 의

미하고 있다.4) 일부 헌법에서 기본권의 입장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경우를

1 > 1wa淵, 「w法온, (서을2박영사, 1933>, 993면.

2) 이에 대해서는 Franz B[ihD1, 
"

Die Bedeutung der Wirtschaftsordnun g fde die po litische

V9rfossu g
"

.
in: Die 언aat1tche Einwfrbkunlg au f die Il/irtscha ft, Urich heuner(Hrg),

Frankfurt: GmbH
, 1971, ss.85-10용참조.

3> 1793년 헌법의 정립 베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Flonz 6t Alman y, ConstItutions 깍. the Cou.tries

* Il/o「Id ((tynce), New Yorkz Oc·ana PublicatIons Inc, 
,

1974, pp. 4-5. Wirn書館, 「불

한敬법사」 (서울, 1973), 罷변이하 찹조.
4 ) ]liW淵, 앞색, 994먼. Fienz Mt Aimen y, L으 4. , p. 25; 國會쁘書혀, 위책, 125면 이하 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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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그 헌법적 원리의 실천을 의

미하고 있다.4) 일부 헌법에서 기본권의 입장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대헌법에 경제문제가 둥장하게 된 것은 1918년 7월 제5차 러시

아 소 비에트대회에서 채택된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헌법과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을 시발로 한다. 다만 바이마르헌법에서의 경제의 헌법화는

그 헌법 규정 당시의 특수한 역사적 삼황 즉 패전국가로서 전쟁에 의해 파괴

된 경제의 재건과 사회민주당이 제헌의회의 중심적 세력이었다는 등의 상황

을 그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경제의 헌법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

이라고 하겠다.5)

첫째, 근대자본주의적 경제가 공업경제적 구조에로 발전함에 따른 노동

자의 경제적 조직에 대한참여와 그 사희적 생산에 대한 정당한 분배의 요청

이다.6) 물론 이러한 분배의 요 청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근대

노동운동의 발전과 그로 인한 계급의식의 대두에 의하여 촉구되어 왔다.

근대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부산물인 노동계급의 발생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근대사회의 구조와 이에 입각한 근대헌법에 근본적언 변혁을 가져오게 했다.

프랑스혁명 이후의 근대국가의 헌법은 교 양과 재산을 가진 제a계급의 헌법이

었고, 따라서 그 헌법의 내용은 오로지 이러한 제3계급의 이익만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이였기 때문에 그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대립을 가져오게 雙다.7) 이와 같이 헌법규범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범

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헌법의 사회적 타당성은 감소하게 되고, 그 헌법절

서의 과괴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경제의 헌법

화는 그 수익자의 범위를 제4계급으로까지 확대합으로써 혁명에 의한 헌법의

파괴를 방지하고 헌법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제1차대전 이후의 경제적 위기이다. 전전의 경제는 다만 개인의

생존을 위한 물질적 기초만을 의미했을 뿐, 사회 전체의 운명에 관한 공동체

의 문제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1차대전 이후의 경제의 파국적

4) m泰淵, 앞 책, 9S4면. Flanz Ot Almany, w으 브. , p. 2S 國습a書려, 위 책, 125년 이하 참조.
5) 韓審淵, 위 책. 995면.

6) Kurt Sellerstsdt, 
'

Wirtachaftsvsrfassun gsrec htrn. Dis Grun쇼echte, Bd. m heraus gege ben

von Bettermann / Ni pper dey / Scheuner (Berlin 2 Duncker 6t Humblot, 19驕). s. 16.

7) 韓泰淵, 앞 책. 弱7면 Loewenstein, 
'

Verfassun g un d Verfessun gsrea 1itht', 흐雲. Bd.77(t953).

s.359f.

8) 韓審淵. 위 책, 9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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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개벌적 경제의 전체적 의존을 강조했고, 따라서 경제는 개인의 이기

적 행위에서 전체의 생존과 연대 또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 하나의 조직으로

까지 고양되게 되었다.9>

세째,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사회적 정의의 요청이다. 기독교적 윤리에

서 유래된 이러한 사회적 정의에의 요청은 「

재산이 없는 한 자유가 없다,라

는 관념에 의하여 모든 개인에게 그 셍존을 보장하게 管 수 있는 자유의 사

회m적 분배를 요청하고 있다.10) 즉, 모든 사람의 자유는 그 각자의 경제적

독립에 의해서만 비로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11) 각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

한 국가의 배려가 요구되고 여기에 근대헌법에 경제적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

가 있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가 언법화한 초기의 헌법중 하나인 바이마르힌법에서

의 경제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기초에 입갹한 자유경제질

서를 견지號지 경제에 대한 국가적 관어의 범위를 확대한 사회주의적 색채

가 농후하였다.12) 즉 바이마르헌법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혁명적인 사회주의

적 이데올로기를 첨가한 혼합적인 경제질서라고 할 수 있겠다.13)

이에 반해 1918넌에 채텍된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s- 연맹 헌법은 전체

국가정권의 소 비에트에로의 이행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1편 제1장 15조에서

일반토지, 산림, 지하자원, 하천, 공장, 제조소, 운수, 탄광, 광산, 은행의

전인민적 재산으로의 이헹율 규정한 역사상 최초의 인민민주주의 헌법이었

다. 한펀 북한은 1947년 11월 18-19일 사이에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3차회

의에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같은해 12월 30일 헌법초안을 확

정하玆다. 그후 1948년 2필에 열린 북조선인민회의 4차회의에서 헌법초안을

인민토의에 회부하고 4월에 특별회의를 소접하여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정

식으로 채택하었다. 그 후 1934년의 스탈린 헌법을 모방하여 1948년 9욀 최

고 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전문과 10장 102조로 된 소위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심의 채텍함으로서 한안도에서는 2개의 상반된 헌법이 존재하게된 것이다.

9) Bellerstedt
, tA 으.. , s. 17f.

1이 Horberl Krd ger,
"

Sozielisiorun g
"

,
in 0르으txndrec ,

nd, m/I, s. 2더f.

11) Ludwig Reiser, 
"

1Virtschaf'tsvarfossung o ls Rechts pro b1em", DIe g tan닌1chq.lindd브w르

44 Wirt g<h갚횔 (Frankfurt 2 GmbH, 1971). s. 121.

tr) 01rich Scheuncr, 
"

VItrtschaftslenkung Im Verfassun gsrec ht des mo derrten Staateu*, 느

브@브114으旦3E스 g au( dIe Wir [罷 ff., S. 16.

13> AnschAtz, 里&J g朋 余6.1렬u , 14.Auf1. ,
S. 697ff. i 韓2醉淵, 앞 책. 997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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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부분의 사회주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제헌헌법에서도 경제조항

은 헌법의 헥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내용의 경제질서가 헌법적으로 규범화될 때 그 경제규

범을 경제헌법14) (Wirtschaftsverfassungsrecht)이라고 하는데15>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경제에 관한 규정은 경제적 현상에 관한 단순한 존재적 의미와는

달리 다른 헌법적 규정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상의 규범적 의미를 가지게 된

다. 물론 경제질서가 헌법에 의하여 규범화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범위

또는 헌법에 있어서의 그 규범화의 의미 여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16)

경제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는 시장기구에 의한 자유방임이냐

아니면 계획에 의한 국가의 간섭이냐로 나누어 진다. 그러나 오늘날 실재의

경제운용에서 자유방임적인 불간섭주의나 모든 경제영역에서의 완전한 간섭

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으며 이론적으로도 순수한 자유방임주의나 관리주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엾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국가간섭의 수단문제

는 국가간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구조와 계획을 어느 정도에서 수

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북한의 경제헌법과 경제

법제를 분석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방법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경제헌법

과 경제법상의 국가의 간섭수단과 북한의 경제헌법과 경제법상의 국가의 간

섭수단을 경제구조상의 영역과 경제과정상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검토함

으로 써 북한의 경제헌법과 경제법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rn 시장기구와 계획원리의 조화

가. 시장기구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신분제적 규제나 권력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부여된 특권으로부터 해 방되고 출생에 따른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

다. 또한 개개연의 최저한의 생활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

14) 경제헌법의 개념은 처음에 경제학자들이 사용했는데 이것이 법학적 개념으로 변용되飢다. 상세
한 것은 Ktxrt Ballerstedt, 

'

wtrtschaftsverfasstxngsrecht". DIe Grundrecht, s. 185.

IS) Scheuner, 
'

Die s taat1iche Intervention im Berelch der Wirtschaft", 르 르 L s. 19.

16) 이에 대해서는 Ludwi g Raiser, 
'

Wirtschaftsverfassung a ls Rechts pro b1em", U1rIch Scheuner

(Hrg. > 르 르으 ,
ss. 109-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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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보장의 원리에 의해서도 유지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었고 교 옥의 기회

균등을 현실화하는 여러 조건이 정비되었다. 이제는 시장과 가걱의 원리에

따른 경제체제에 관한 평가의 문제는 게급대립에 관련된 여러 사회집단의 선

호의 감정어]서 벗어나 기%론적인 분석의 旻제로 되었다. 17 ) 따라서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분업과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의 보장울 기본적인 가치진제로

인정하고 있는, 산업적으로 발달된 사회에서 시잠기구가 가진 의미를 직시해

야만 管 것이다. 반드시 시장기구의 기눙론적인 의의를 부정함으로써만이

계획사상의 발전과 적절한 적용이 가눙한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그 의의를 다

시 평가하는 데서 적절한 계획을 수용할 수 있다고 활 것이다.18) 발달된

분업을 통해서만이 풍부함을 이룩할 수 있고, 물적인 풍요로움 그 자쳬를 전

면적으로 부정할 수 엾다먼 분업에 따른 사회적인 협력관계를 어떻게 조직화

힐· 것인가를 문제로 할 수 81에 없다.19> 물론 이미 일부 산업에서 국가적

인 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업을 계획적인 관리에 의해 달성할 수

도 있다. 개별기업의 내부에서는, 즉 기업내의 분업에 관한 한 대부분의 경

우 시장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게휙의 원리에 의해 다른 성질의 노동의 결

M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민겅제의 모든 엉역에 걸쳐, 나아가서는 국제경

제관계2이에까지 미치는 완전한 게획체제를 통해 사회적인 협력관계를 관리

하는 것은 당장은 불가눙하다고 하겠다.u> 특히 자원이 유한하고 수요공급

관계를 여러 자원휙득비용과 관련시켜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기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22) 만약 개인의 선텍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한정한다면 사정은 다르다. 업격한 배급제도나 경직적인 공정가

격체게와 수량적인 할당에 따른 생산조직이 ·큰 걸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가 점점 확대

되는 발달된 산업사회에서는 자유로운 교 환체계를 활용하지 않고는 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17) 표村公蜜. 녀앤濟政策原驅, (寬京 : 5本評論社, 1980), 114罷.

IB> 소揚음. 115罷.

19) 上揚書, 聞觀.

20) 국제경제질서의 헌화에 대한 법적인 측먼에 데해서는 John H. Jackson / Jean Victor Louis /

Mitsuo Motaushita, 
"

Imp lementin g the Tokyo Roundz Lega l Aspects o f Chon g in g

Intar%national Economic Rules", mchlgan ul ( y핸w. , Vol.81 : 267 (December 1982). p. 267 이
하 찹조.

21) 계획성의 한계에 대빼서는 野꼬g 까, 1 經濟政策으座,(東京:有쁘閣, 1976>, 242罷 이하 참조
22) 1村公蜜, 햅Ail書,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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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경제현실은 철저한 계획화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현상들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제도에 위임해도 좋은 영역이 오히려 더 넓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제의 불안정을 제거하고 고용과 소득의 안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조정계획 혹은 유도계획의 도입으로 세부에 걸친 산업통제

와 물자동원계획형의 지령체계23>는 점점 필요없다고 생각되기 시작하였다.

또 한 사람들의 노 동능력의 미획득 또는 그 상실과 경기조정이나 산업조정 등

의 사정에 의해 생긴 실업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기본조건이 확실히 보 장된다

면 이제는 개별샨업보호를 위한 경직적인 계획의 유지도 필요없게 되어 
'

자

유화'의 추진이 매우 용이하게 될 것이다.24>

나. 시장기구暫용의 조건

그러나 시장기구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개별주체가 시

장의 지표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판단으로 자

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25) 즉

시장기구는 여러 자원의 사적인 소유 또는 적어도 사적인 점유를 전제로 하

여서만 가능하다.26) 사소유제가 전제로 되어 시장경제가 발생되었다는 것

은 역사적 사실로서, 시장경제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시장경제를 위해

서는 사적점유의 체계가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27) 북한경제에서도

시장기구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국가 또는 사회의 소유에 관한 여러자원 이를

테면 토지·'자원·'설비·주택 등을 개인의 점유 혹은 개개인의 공동화된 점유

의 형태로서의 기업 등에 의한 점유로 바꾸고 이에 근거해서 자유로운 처분

권을 광범하게 인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시장기구의 도입을 위해서는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닌 토지 혹은 자연의 일부26)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자의 자유

23) 지령경제에 대해서는 G. 0rossm關
, 으0 L, P. 120 이하 참조.

24) 표村公蜜. 前揚書, 116罷.

2S) 朴字罷. f F, A. 하이에크., (서울2유骨會판사,1983), 156면 이하 참조.
26)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에 있어서 사유재산제는 양보할 수 없는 조견이 되고 있다. 박태주(역),

앞책, 151 면.

27) Walter Etxcken은 「사유재산은 자연법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와 경쟁질서를 구성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28) K. Marx는 「고도로 발달된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구에 대한 개개인의 사유는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사유와 같이 어이없는 일이다. 어며한 사회나 국가에도 토지의
소유자는 없다. 그들은 다만 토지의 접유자이고 용익자로서 토지를 개량하여 다옴 세대에 전

해야할 것이다.라고 하여 토지의 주인은 없다고 한다.



278

로운 처분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분권적인 사회주의의 모델이 시

장기구의 활용을 포함할 수 빔-에 힐다고 하는 사실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

이 발달된 산업사회에서 시장기구의 적절안 활용없이 경제를 관리할 수 있

다고 셍각하는 것은 잘못임과 동시에 시장기구의 도입이 소유의 문제를 제기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29)

또 한 시장기구의 활용은 당연히 시장을 롱한 조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개

별주체의 생활조건의 변동이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개별주체의 능력과

여러 가지의 우연적 요인의 조합에 의해 생기는 불펑등의 문제를 생기게 한

다. 시장에 순응하기 위해 헹하는 거시적인 효율추구활동은 기업의 최고경

영자에게 정보와 결정귄舍 집중시키는 피라밋형의 관리기구를 형성시키는 요

인으로서 작용하는 경향이 있고, 불평둥은 소득의 먼에서만이 아니라 권한

과 권력, 정보와 그 처리눙력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30) 여기에는 재

산의 형식상의 소유에 따른 불평등이 극복된다고 할지라도 다튼 종류의 불평

등이 셍겨 그 것이 도리어 물짇생활의 새로운 불평등을 생기게 한다. 또한

개벌주체의 경제계산 속에 내포된 경제황동동기의 한정성과 시야의 협소, 단

기적인 전망 등에 의해 공공좨의 공급이나 보존의 측면에서 큰 장애가 생겨

환경의 과괴가 촉전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런데 만약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되고 있는 사회주의계획경제 아래서 시장기구의 활용을 포함한 분

권적인 체제의 도입으로 효율의 향상과 변화에 대한 체제의 적各력을 증대하

려는 수단을 채용한다면 그 수단은 사회기구의 개선을 위한 다른 어러 제도

와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31) 이러한 제도에는 T 거시적인 조정

을 위한 제조건 즉 조정기구의 이론적 해명과 필요한 통계자료의 정비, 필요

한 정 수단의 확보 혹은 창설, @ 셍활보장의 조건을 한층 꽉충시킴과 동시

에 경영생활상의 평등화를 위한 유효한 수탄 즉 세제 등의 수단에 의한 재분

배장치의 확충을 위한 개선, 3 기업활동에서의 인사와 의사결정에 대한 근

로자의 실질적인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조건의 확립32)과 그 제

도 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관련기구의 확립 륵히 언론의 자유보장 등

2이 正村公蜜, 前錦書, U7面.

3이 1揚書, 118面.

31> 上揚書, 鬪面.

32) 이昏터]면 서h두의 공동결정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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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러한 기본핀칙 즉 계획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

구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원칙은 경쟁의 촉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보장정책이나 국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33>자유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의 도 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 계획원리의 수응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장기능을 향상시키려는 입장에서의 국가간

섭의 문제제기는 
'

게획'과 
'

보장'과 
'

참가'의 기본조건을 전제로 하는 한정

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한정성은 동태적이고도 확충된 개념으로서의 효

율의 가치기준이나 사회적 압력의 원천인 평등주의의 가치기준에서도 요구되

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정적 또는 조건이 부여된 시장기구 활용론은

필요에 따라 충분한 계획의 요소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 새로운 단계에서의 자유의 개념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

은 계획을 전제로 한 자유의 요청은 국민경제나 국제경제관계에서, 또한 개

별경제주체와 도시나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계획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적 ·

사회적으로 개발해야 할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즉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수단은 경제간섭의 목적을 추진

하는 
'

순서' 또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섭수단에는 권고나

도 덕적 설득, 정보와 자금의 제공,34) 소득의 자극 또는 억제, 또는 강제적

인 명령 등 매우 다양하다. 또 한 그 단계도 개별적인 간섭, 지역적 간섭,

부분적인 개발사업계획, 거시적인 조정에서 국제적인 조 정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35)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는 많은 요인

에 따라 좌우된다. 이 중 증요한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36)

33) Kenneth E. Boulding. Pr
.

incIPIes o f Eccono騎1c Policy, New Jerseyl Prentice-Hall. Inc. 
,

1977. p. 285이하 창조.
34) 원조(SubvenUon)에 대해서는 Hans D.Jarass, Wirtschaftverwait띨gsrecht. Frankfurt am Mainz

Alfred Metzner Veria g, 1980. s. 124ff. 
'

Subventionen a ls Mittel der Verwaitun g,
'

01rich

Scheuner, 에르 으 ,
s. 179ff. 및 으道調. 「fia法(T).(서울: 育雲社, 1982). 330면 이하 참조.

35> 계획에 대해서는 Hans D, Jarass, 亂 w Lt s. 95ff. 2 llolf Stoher, Wirtschaftsverwa1tungs-

rec ht, Stut gart. Berlin: W. Koh1hammer, 1972. s. 95f. i Gerd Rinck, Wirtschaftrecht, Berlin

. Bonn : Cari Heymann, 1977. s.64ff. 참조.
36) nIeodor PEtz, Crt1ndiawn der theoretischen Wirts p haftspoiitik, Stuttgart. New Yorkz

Gustav Fisher Veria 8, 1279. s.64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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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m 현재 지배하교 있거나 또는 헌재 승인된 경제체제상의 원칙 勒 달성하

려고 하는 경제간섭의 목표, 3 추구하려는 목표와 현재 상태와의 괴리의 정

도, 卷 간섭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주체의 헹동양식이다. 합리적인 경제간

섭은 제도상 이용가능한 수단, 그 수딘·의 종류와 효력 및 이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

L 경제구조에 대 한 간섭수단과 경제과정에 대한 간섭수단37>

여기에서 경제구조에 대한 간섭수단이라 함은 각 걸정을 담당하는 자의

행동준칙인 것이다. 이 행동준칙은 제반 겅제상황을 정서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의 정서라 함은 개별경제계획 사이의 상호조정과 경제간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겅제계 의 상하조정을 의미한다.38>

겅제구조에 대한 간섭수단3이은 주로 행정지도 또는 경제법규의 형태로

취해진다. 헹정지도도 헌대의 겅제간섭에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산업

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에서는 경제구조에 대한 간섭수단의 중점은 법규의 적

용이 주된 것이다. 이러한 겅제관런법규를 우리들은 경제법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경제법은 경제질서의 법적 기초이며 경제구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간

섭수단이다.40) 겅제정책의 결정자를 구속하는 법규는 정책결정자의 경제정

첵 동의 준척일 y만 아니라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과정에 대한 정책수

단을 규정한다.41>

그 런데 경제구조에 대한 간섭수단과 경제과정에 대한 간섭수단은 어떻게

3기 이러한 구별에 대한 비판어] 대해서는 H.o. Lenoi, 
"

Water Eukens or dnun gspo itische

Konze p tion, die V/irtschoft po litlsche Lehre In der Bundesre puhllk un d dIc Werthewerbs-

t heol%ie von heute, 
"

Qw. Jahrhuch f. d. Ordnun g von Wirtschaft un d Gesel 1schsft, Bd

.

26, s. 4Off. i E. Hoppmenn.
"

Soziale NIarktschaft o der konstruktiv1stischet,

Interventionismus, 
"

Soziale Marktwirtscha 끄 fn AMA. hr g. von E. Tuchtfeldt, 1973. S.

39ff. 참조.
38) Theodor Pdtz

, JL스 으. ,
s. 109.

39) 어떤 문인에는 
'

과정'(Ablaufspo1itIsch>이라는 용어 대신에 
'

경과'(Frozo3polit[sch) 라는 말
이 사용되기도 한다. E. Ddrr, 

"

Froze3 po l Itik", Kompen dium der Volkswirtschf1ftsIehre
,

Rd.

Il , 1968 참조.
4이 Theodor Pdtz, w으 으. ,

s. 109.

41> 예를들떤 1955년에 제정돤 오스트 리아 핵-영은행법이나 1957년에 제정된 독입옌방은행법 등에 나
타난 영태의 발인은행법에는 발권은행의 업무와 임무 및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발진은행의
정첵대응이나 각 신용기관에 대한 발권은뱅의 행동 등을 규제하는 여러 규범들이 포캄되어 있
고 그 외에도 경제과정어] 일정탄 영향올 미치기 위한 일정한 수단올 발권은행에 위임한 여러
규정도 포 함되어 있다. 반으 꼬. .

s.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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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가. 첫째, 경제구조에 대한 간섭에는 장기적인 수단이 사용되나 경

제과정에 대한 간섭은 유효기간이 비교적 단기적인 것이 투징이다.42)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나 사회경제의 구조가 기

본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뿐이다. 개별경제의 여러 계획의 상호조정도 그 조

건이 어느 정도의 항상성을 갖지 않으면 적절히 수행될 수 없다. 또한 경제

질서나 경제법제의 변경에는 그것이 입법절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적 오랜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반省에 경제과정에 대한 수단은 그 와 달리

매우 단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질서정책수단에도 영속적이 아니

라 기한을 정해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43) 가격지정이나 수량통제와 같이

개별경제의 결정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경제과정적 간섭, 즉 시장경제의 일

반조정원칙과 대립되는 수단의 도입은 동상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규의 형태

로 헹해진다. 일반질서원칙에 반한 간섭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특정한

경제부1 4>의 특수한 구조관계나 행동양식이라든가 경제의 균형관계의 장기

적인 심한 교 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그 구분에는 그와 같은 근

본조건이 기본적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45) 아

니면 이차적·부분적인 경제현상에 관련된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기본적인 조건과 부분적인 조건에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째, 경제구조에 대한 수단이라 함은 개별경제의 계획이나 행동의 상호조정

의 방식과, 국가가 개별경제나 이익단체의 헹동을 조정하는 방식 즉 상하조

정방식이다. 이에 대해 경제과정에 대한 간섭수단은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경

제현상 즉 소득의 획득이나 사용, 혹은 생산, 교환, 소비활동에 대한 간섭수

단이다. 경제과정은 그때 그때의 주어진 경제질서구조 내에서 또는 그 조건

하에에서 실현된다. 경제질서는 개별경제, 이익단체와 함께 경제정책을 담
J

당하는 자에 대한 모든 행동준칙이다. 이러한 구조적 수단은 질적수단이라

고도 부른다. 법규범이나 행동준칙 등은 질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수량 즉 양적인 수치로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 수단

의 사용이 양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을 주요목적 또는 부차목적으로 삼는 경

42) 으르 L
43) 시한적인 행동규범의 전형으로는 오스트리아의 소 위 경제통제법규 죽 가격규제법. 곡물, 낙농

품, 축 물에 대한 시장질서법. 원료통제법, 통상법 魂 외환관리법 등이 있다.

44) 이를테면 농산물시장이나 대외경제시장 등을 말한다.

45> 이를테면 소유·경졍등의 여러 법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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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46)

이러한 기본구조의 내부에서 경제과정이 진행된다. 이 겅제과정은 간섭

수단이 투입되는 제2의 광범한 영역이다. 경제는 상태가 아니라 시간과 함

께 지나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과정은 경제순환의 모습을 취한다. 기

업과 가계에는 우선 계획이 수립되고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처분, 즉 셍산,

판매, 구입, 소비가 헝해진다. 재화의 흐름을 롱해서 기업은 서로간에 또는

가계와 연결된다. 이리하여 기업과 가계는 겅제과정에 대한 간섭수단이 루

입되는 장소로 된다. 경제과정에 대한 간섭수단은 추구하고자 하는 A표가

가능한 한 광범하게 실현되도록 개별경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개별경제계획에 관련을 가진 수량과 가격은 모두 경제과정에 대

한 간섭수단이 될 수 있다.47> 그런데 경제과정에 대한 간섭수단은 경제구

조를 전제로 하지만 경제구조에 대한 간섭수단은 반드시 과정적수단과 관련

이 있는 것은 아니다.48) 원래의 자유시장경제질서 체계는 경제질서에 따른

제규칙의 체계화와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불간섭의 원척, 즉 과정적수단은 적

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기초로 된다.49> 경제구조에 대한 간섭과 경제과정

에 대한 간섭은 실제로는 명백히 분리할 수 없으나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는

있다.50> 양자의 구별은 경제에 대한 국가간섭의 수단과 그 한계를 이해하

는 데 유익하다.

3w 북한에서의 법의 의미

세계 여러나라의 법계률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게, 사회주의법계 및 이

슬랍법계로 나누었을 때 북한법은 사회주의법계에 속한다.51) 사회주의법계

의 독자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52> 오늘날에는 이를 일반적

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53) 사회주의는 그 체제의 성격상 사유재산제

46> 이暑테면 경쟁제한급지법을 제졍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독점에 의한 가격인상이q 생산량의 제
한율 방지하기 위한 목적 도 가지고 있다.

47) 이를테언 가격, &비량. 생산량, 임급, 이자율, 세율. 보조금 등은 모 두 간섭수단이 된다.
48> Thcodor Pdtz, LW L s. 113.

49) w르 으.

5이고,르전.

51 ) 법제처, 
r 북한법저1개요. (서울2 법제처. 1991 >. 1면

52> w. E. Butler 지各. 이윤영 역. 
f 소비에트법. (서舍: 대륙연구소 舍판부, 199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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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고 해도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법의 분류는 그 의미가 별로 없고 민법조차도 공적이익을

위하여 이바지 하는 것으로 간주雙으며, 민법이 행정법과 유사한 형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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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념자체가 대륙법이나 영미법과는 상이하다. 법에 관한 북한의 한 문헌

은 북한법의 의의에 대해 
'

I 공화국 법은 그가 발생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

르 기까지 치렬한 계급 투쟁과 새사회 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당의 로선과 정

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인민 정권의 기능을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복무

하여 왔다. 법은 당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적접적이고 강력한 일상적인 수단

으로 예리한 무기로 된다. 전적으로 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법은 정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에 복종되어야

하며 그것과 분리될 수 없다. 響 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의

우리 당의 정책과 당이 제기하는 과업을 구체적인 명확한 행위규범의 형식으

로 표현한다. 법은 특수한 사회적 행위규 범의 체계인 것이다. 卷 다음으로

법의 특성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이 제기하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제반 과업의 실행을 법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보

장한다는 데 있다. 卷 법은 경제토대의 요구를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정치를

통하여, 정치의 주도적인 작용을 받으면서 반영하며 또 정치에 복무하는 것

을 통하여 경제 토대에 복무하게 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55)

경제와 관련하여 법의 역할을 규명한 것을 보면 법은 인민 정권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시키

고56> 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과 경제과업읗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모든 기관,

기업소의 법적의무를 만들며 계획과제의 완수 및 초과완수를 위한 투쟁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고무 추동하며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

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한다.57> 그 외에도 법은 인민에 대한

정치사업의 교 양수단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조직규범과 권력규범이라고 한다.

53) 책, 25면

딜) 법제처. 앞 책, 2면

55) 방계문, 骨확국법은 우리 당 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r 공화국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
력한 무기. (평양2 과학원출판사. 1964). 1면

56> 위 논문, 21면

57) 위 논문. 23면 및 조 동우, 
"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법의 새로운 발전" 위 「
공화국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 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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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법에 대한 입장은 단순히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 구성원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나 재판규범성에 대한 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의 법읗 언구하는데 있어 평면적인 비교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IL 북한경제헌법과 경제관계법상의 경제구조에 대한

간섭수단

경제구조에 대한 간섭수단의 영역은 다양하지만 아래에서는 경제질서의

기본적인 영억인 셍산, 시장, 통화, 재정법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w 생산법제

생산엉역에서의 경제 간섭을 위한 법규범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

다. 첫째는 소유권에 따른 생산수단의 처분 즉 소유제도이고, 둘째는 기업

의 관리 및 첵임을 정한 기업 및 경영제도이며, 세째는 노동협약관계, 직장

의 안정성, 노 동시간 및 질병, 사고, 상해, 실업, 노 령의 대첵에 관한 것,

즉 노동, 사회제도이다.sa) 셍산제도라 합은 기업의 생산과정에 관련된 모

든 법규범이다. 이 법규범은 기본직으로 세 가지 정에서 생산과정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생산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기업가로서 결정권한

을 가진자와 셍산수단의 처분권을 가진자는 각기 누구이며 기업경영자의 이

처분권은 어느 정도까지 제한되는가 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기업은 관리, 재

무 및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조직헝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세째는

노 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셍산과정을 기술적·시간적으로 어떻

게 배려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기서는 관계법규에 의해 규율된 사실에 따라 셍산법제를 셍산수단의

처분, 기업형태, 경영헝태 및 노동자보호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해 보고

58) 亂3브2. ,
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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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가. 생산수단의 처분

1 ) 헌법과 경제법제59)

섕산수단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원칙이 일반적으로 헌법에 의해 규정되

는데 계획 및 결정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자에게 보 장되든가 또는 계

획 및 결정의 기능이 중앙정부에 위임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질서를 취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헌법에 시장경제적인 조정 또는 정

서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명백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볼셰비키혁명 또는 그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국가에서 헌법과 경제법이

제정되기까지는 공업화가 진행되어 온 서구제국에서는 경제질서나 경제법제

는 통상의 입법의 형태로 서서히 형성되어 왔을 뿐이었다. 즉 경제질서가

헌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해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60) 서방국가에서는 평

화경제에서 전시강제경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와 같이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제법의 제

정이나 폐지로 실시하여 왔다.61) 다른 한편 헌법이 대폭 개정되는 경우에

도 그에 따라 경제법이 동시에 제정되거나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볼셰비키

혁명에는 그에 따른 정치체제 즉 국가 및 통치형태의 혁명적인 변혁도 중요

하였지만 그 혁명의 본래의 의미는 경제법제의 변경 즉 사유재산제도에 입각

한 자본주의경제체제의 변혁이었,다. 따라서 소련헌법은 생산수단의 소유의

사회화의 규정만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처분읗 중앙계획당국의 임무로 하는

규정도 포함하었다.62>

유도시장경제의 서방국가에서는 생산요소의 처분의 규제에는 우선 헌법

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통상의 입법에 의한 규정이 경제질서에 대한 간섭수

단으로 되었다.63) 물적 생산수단의 처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59> Dieter Hart, 
'

Zur Instrument1ertm g des Wirtschaftsrechts am Be1s p iel Wirtschafsver-

fsssun g
"

.

罷
,

140 (1976). ssw 31-4S 참초

60) Theodor P2tz, 르 르으 ,
s. 115.

61) Willi Thiele, Wirtschaftsverfassungsrecht, Cottin gen: Verla g Otto, Schwartz a Co. 
. 1974.

s. 109ff. 참조.
62) 쇼哲險. 現代憲法論 (서을2 박영사, 1992), 930면 참조.

63) Theodor PEtz, 으 蟲 L s.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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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소유권법이다. 소유권법규에 의해 기업가의 처분권이 제한되지 憾는

경우에는 정부에 개별경제계획에 개입하는 권한 죽 기업의 개개의 생산게최

요소를 규정한다든가 일정한 한도의 위반에 데하여 이를 감독하는 권한을 부

여한 특별한 법륩이 있는 경우에만 기업가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1992년 4월 9일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1948년 헌법과 1972넌

헌법을 이어받아 전체 171 개조항 중 20개의 조 함을 경제관계에 대한 조항으

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헌법에서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그 중

소유관계에 관한 조항을 6개나 두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물적 셍산수단의 처분권64>

기업에서의 생산관리65>는 물적생산수단의 처분권을 전제로 한다. 이

처분권의 형성이나 규제는 소유권법의 대상이다. 전형적인 소유의 법형태는

셍산수단의 사유와 공유이다. 사유제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

이 기업의 소유자이다. 유도시장경제에서는 그 중에서도 교통통신(철도, 우

편, 항공)·전기·가스·수도와 갈은 소위 공익사업의 엉역이나 담배나 소금의

전매와 같은 소위 재정적 독접의 영역에서 공유를 하게 된다. 공익사업 중

공기업이나 재정적 독점은 통상 이윤국대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경

제적인 관점이나 장기적 비용보상의 원칙에 따라 경영된다. 역사적으로는

이상과 같은 형태의 공유에는 그 발생이 일부는 IS세기, 다른 일부는 중상주

의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오나 제1차대전 이우 특히 제2차대전 이

후에 에너지의 생산, 중공업 및 완성품공업, 은행업 등의 중요기업 또는 해

당 경제부문 모두가 국유화되든가66) 사유에서 공유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

다. 국유화된 기업은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나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

하는 것이 아니라67) 원칙적으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 또는 경쟁관계

에 따라 행동한다. 오늘날까지 생산수탄의 사유를 원칙으로 하는 경제질서

64) 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는 Gre gory S. Alexilnder, 
'

The Conce p t o f

Pro perty in PrIvate an d ConstitutIonsl Lmv: lhe Ideoio gy o f the Scientific Turn in Lega l

Anal ys ie, 
"

C 1tUllhii느느&4앳, Vol 
.

82 No. 8 (December 1982), pp. 1545-1599 참조.
65> 생산게획의 - 쓰% 죽 각 생산IL소의 결합에 관한 결정이다.
66> 오스트 리아의 1946썬 기업국유화 및 1947넌 진력국유화에 관한 국유화 참조.
6기 이는 v-제적 경쟁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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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생산수단의 공유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2

있어서 소유법제로서는 혼합질서 또는 이중질서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68)

중앙관리경제를 기본질서로 하는 국가에서는 셩산수단의 공유가 지배한

다. 지배적인 질서원칙은 사회적 소유의 원칙이다. 사유질서에서 사회주의

질서로의 이행을 생산수단의 사회화라고 부른다. 국유화라는 표현은 거부

또는 회피된다. 맑스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국가는 지배계급을 위한

조직이어서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사회에서는 국가는 사멸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사회적 소유와 함께 일정한 범위에서

섕산수단의 사유가 존재한다. 사유는 농업, 수공업 및 서비스업 등의 소경

영에 한해서 인정되고 었다.6이 이 경우는 이중소유제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의 생산수단의 사유는 원칙3으로 외부의 노동력을 용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고 다만 가족노동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유자본주의나 맑스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소유법제는 경제체제

의 질서와 기능양식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이다.70) 그 러나 시장경

제의 통제와 중앙관리경제의 계획의 실제경험을 통하여 볼 때 소유법제는 그

처럼 
'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대기업에는 일반적으로 생산

수단의 처분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자와는 일치하지 않는다.71) 주식회사에

는 이사가 생산수단의 투입에 관한 결정을 실제로 담당하는 자이다. 경제질

서에 대한 국가간섭수단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에 의해 생산수단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실제로는 그 처분권이 국가의 간섭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1914년부터 ISle년, 1939년부터 1945년의 전시경

제에서는 사유가 법적으로는 제한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독일이나 오스트 리아

에서는 생산의 직접통제에 의해 기업가의 행동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되었다.

72> 현재의 유도시장경제에서도 일부 영역에는 가격이나 수량의 강제적인

지정에 의해 경영자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사기업과 공기업

에 관계없이 행해전다. 자본소유자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처분권은 이를테

68> 각국 산업부문별 공적소유 현꽝에 대해서는 The Economist
, 19霜. 12. 30, p. 39 참조.

69> Theodor Pdtz, 흐르 으. . s. 116.

70) a. a. 0.

71) 서방제국의 대기업에 지배적인 법률상의 기업형태는 주식회사이다.
72) Theodor PUtz, 힌르 . ,

s.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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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독일의 공동결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 동자의 공동결정권에 의해 제한

을 받는 경우도 있다.

경쟁사회주의 내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는 유고줄라비아나 체

코 슬로바키아의 개혁운동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을 건지하고 있지만 기업

관리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와 기업의 생산수단의 처분권을 광범하게 수여하

고 있다.73) 소유관게나 기업가의 처분 또는 걸정권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

제질서체계가 소유제도에 의해 
' 

결정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으로 보아 소유권법과 경제질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소

유권법의 형태는 경제질서확럽의 하나의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하겠다.

3 ) 소유권법의 전형적인 형태

산업사회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는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19세기의 산업국가의 경제법제는 셍산수단의 사유지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공유는 극히 제한된 의미밖에 없었다.

둘째, 제1,2차 대전후의 유럽의 국민경제에는 공유의 정도는 국가에 따

라 차이가 있으나 혼합 또는 이중소유제가 출현하었다. 국유화의 과정에서

원료, 에너지, 교 통체신, 은헹, 중공업 등의 분야의 기업이 공공의 손에 들

어갔다.74) 이 혼합소유제의 전개과정은 자유시장경제로부터 유도시장겅제

에로의 이동이 병弔하어 진헝되었다.

셋째, 사회주의국가의 소유제도는 주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특징으로 한

다.75> 그 정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농업이나 중

소상공업에 생산수단의 사유가 인정되기도 한다.76) 그 외에 토지소유는 원

래 집탄농장에서 일하는 농업노동자에게 보완적인 자급을 가능케 하기 위한

73) Theodor Pdtz, Ltr& 2. ,
S. 117.

껏) 이와 같은 형태의 진형적인 국가는 오스트 리아인데 단광, 석유, 제철, 금속생산 및 진력산업이
완진히 국유화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시중은행의 자본 중 국유은행이 소유하는 주식은 매우
많다.

75> 梁歲斗, 
"

東獸량W의 統治組織 및 基本 條項에 관한 考루." r 共産國家에 있어서의 應3it 빛 政
策過程의 比較硏究. 第4i (延·tIhk學校 東西聞쁘硏·覽院, 1981). 49떤 이하.

76) Theodor Piitz, L르 전. . S. 118. 유고슐라비아의 겅우 농업부문의 약 85i정도는 사유화된 소규모

농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농업부문에서도 소 규모의 음숴점, 병훤 및 법뮬사무소 등은 사유
화되었고 힐반시민들은 주택을 포함한 걔인용구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q물품듈율 소유할 수 있
도록 許審되-T- 있다. 朴績根. 

"

유고金로비아 g폼의 tt特(ilk과 晨펑", 「共産國家에 있어서
政策 빛 政위i過程의 Ib較硏·究, 第31ii (延世大學校 東酉聞題g[究院, 1980>, 316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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겻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자영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은 소비자에게

적접 판매하는 것과 같이 다소간의 사유를 묵인하여 螢다.77) 다른 동구제

국 이를테면 유고슬라비아 등에는 농업이나 가족 외의 노 동력은 고 용하지 않

는 소 경영형태의 서비스업에 사적인 소유자경영이 인정되고 있었으며 동구의

자유화 이후 체코는 약 40%가 폴란드는 약 70%정도의 기업이 사유화 되었다.

폴탄드에는 수공업과 서비스업에서 사유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7*) 즉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경영은 주로 사인에게 속해 있다.지

넷째, 많은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소유형태는 이중소유제이다. 대기업의

대부분은 주로 국가 및 공공단체의 손에 있고 농업이나 중소상공업에는 사유

가 지배하고 있다.60) 
,

4 ) 북한경제법상의 소유권형태

194d년 북한헌법은 기본적으로는 소 자본가, 지주적 사유제도 및 사적기

업체제가 인정되었으나 그 후 1992년의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19

조)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라고 규정된 1972년 헌법

제18조를 <· · · · 만이 소유한다> 라고 수정하여 사회주의적 소유를 더욱 강조

하고 있다.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

이며 다만 협동농장원들의 터밭졍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

는 생산물을 개인소유로 하고 있을뿐 (24조) 일체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소유

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합영법의 제정으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 생걸 수 있는 소유관계법과 헌법규정과의 상치문제

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이다. 사회주의 이론가들과 권력행

사자들은 생산수단의 사유로 인해 게급이 생성되고 유지되며 계급에 의한 계

급의 착취가 있어왔다고 분석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전인민화는 그 자체가 목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유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 지배를

77) Theodor POtz
, 으 으으 .

s. 117.

78) 폴란드 경제의 구조적 투징에 대해서는 참1振根. 
'

폴란드 經濟의 血要特微과 晨望". 앞 책 
「共産

國家에 있어서 政策 및 政策過程의 Th較硏蜜, 第4iS (198t), 279면 이하 참조.
79) Theodor Pbtz

,
a. a. o, 

,
s. 118.

80) 프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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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는 과정이다.81> 따라서 나라의 모든 자원부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교롱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하며 국가적소유진의 대

상에는 제한이 없다.82)

협동적소유는 사회주의적소유의 한 형태로서 국가적소유와 함께 사회주

의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며 농촌의 토지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협동

적소유는 국가적소유와는 달리 국가적소유로 가기위한 전단계에서 불가피하

게 인정되는 임시적 과도적 성격율 띠는 소유형태이다.B3> 협동적소유가 과

도적으로나마 인정되는 이유는 닐'은 사회의 유물인 농촌의 락후성과 관련된

것으로 그것은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기술문화수

준과 사상의석 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농민吾의 자원적의사에 의하여 점차

국가적 소유로 전환될 것이라 한다.84> 북한은 국가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조항만을 둔것이 아니라 형법, 행정법, 민법, 토지법, 협

동농장법, 재정법도 이률 규정해두고 있다.85> 특히 형법은 제15장과 20장

에 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농촌경리를 협동화하기 위한 당

정잭을 집헹하는 행정에서 국가재산 략취 또는 파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반항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보호하고 있다.B6) 민법은 기계, 설비, 자

재를 기업소에 고 착시키머 그 재산들이 지정된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게 리용

되도록 보장하는 사업에서 생산수단의 자의적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셍산수단에 대해서는 그 것이 고정재산이거나 유동재산이거나를

막론하고·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기업소에 부여하지 않는다. 고정자산의 이전

은 상급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계획적 절차로서만 가눙하다. 그리고 원료, 자

재등 현물형태의 유동재산도 예정된 용도에 따라 그것을 이용할수 있을 뿐이

고 기업소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힌·다고 규정하고 있다.87>

81> 유승잔, 
"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된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제 원칙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율
성과적으로 수행에 나같수 있게하는 법적 맘보" [조신민주주의인민V화학 사회주의 헨법 연구

론문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40떤

62> 위 논문. 같은 W

83> 위 논문. 같은 면

84> 위 논문, 같은 면

85) 서창섭. 
"

공화s- 민법은 사회주의 1유보호의 유력한 수단" 위 「공화국법은 사회주의 긴설의 강
력한 무기. 113썬

86) 한락규, 
"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공화국 형법', 위 「공화국법은 사회주
의건설의 강력한 꾸/,, 101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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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형태 · 경영형태
l

1 ) 기업법의 일반적인 형태

기업에는 생산뭅 혹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의 생산요

소가 결합되어 있다. 생산물의 좀류와 기업규모 및 기업의 조직형태는 다양

하다. 기업에 대한 법의 규제가 여러 가지로 발달해 온 주된 원인은 일반적

으로 한 개인의 능력을 초월한 관리나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이 발달되

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수의 사람이 출자와 관리

에 참가하는, 즉 출자와 관리기능이 분업적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따라

서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법적인 조직형태가 다양한 것은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사업자 개개인의 자금이나 신용보다 횔씬 넓은

범위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기능을 여러 사람 또는 여

러 그룹으로 분담시키기 때문이다. 회사법은 주주의 권리, 의무, 회사의

여러 기관의 권한과 함께 기업경영자의 책임과 내부협력 등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簡) 협동조합은 독자적인 기업형태이다. 그

주된 목적은 이윤을 지향하는 시장생산에 두지 않고 가맹기업의 시장능력의

촉진에 둔다. 나라를 초월한 시장이 생기고 나라가 다른 기업 사이의 제휴

가 증가하고 초 국가적인 기업형태가 형성되어 왔다. 이처럼 유도시장경제질

서체제 아래에서의 기업에 대한 법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의 설립이나

조직형태의 변경어1 대해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기업의 목적을 고 려하

여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형태가

강제적요로 명해지는 경우도 있다.

기업법제에 중요성을 더해 온 것으로 소위 경영조직법이 있다. 이 법은

경영협의회에 노 동자의 대표를 두도록 하여 노동자의 기업경영에의 참가방식

을 규정한 것이다. 경영조직법의 경제질서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

임을 나누지 않는 협력권(정보·협의·제안의 권리)과 책임을 나누는 공동결정

권89)(거부권 또는 찬성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과 공동결정

8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독립채산제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

사, 1974>, 6면

88) flandw8,tbuch der Sozia1wissenschaften, Rd. x 및 Bd. If의 <Untemehmxngsformen>과

%0enossenschaften) 항을 참조.

69} 공동결정의 성립사를 다룬 주요 문헌은, Hans JMr gen Teutberg, 0esc hichtt de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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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은 인사(고용·해고·인사이동 등), 사회적 문제(경영내의 복지후셍과

그 시설)와 경제적 문제 (생산게획 · 투자 · 경영의 확대와 축소) 등이다.

제1차대전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는 겅엉협의회법이 제정되었는데 비교적

최근의 법조旻9아에도 경엉협의회에 부어한 공동결정권은 인사와 사회적 문

제에 대해서만 국한되었다. 경제먼에 관한 공동결정핀은 정보나 헙의에 대

해 첵임을 수반하지 않는 협력이 고려되고 있을 뿐이다.91)

띰의 석탄철광업에서의 공동걸정법은 경영조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

져왔다.02> 갑사회에 노사가 원칙적으로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
-s'

[고 이사회에 완전한 권리를 가진 일원으로서 (노무담당이사>가 선임되는

제도가 규정되었는데 이는 감사회에서의 첵임을 지는 공동결정과 기업경영에

서의 질정참가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뒤이어 1076넌 5월 4일의 「

종업원 공

동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석탄·철강산업에서 시헹되어 온 공동걸정이 모

든 경제부문에 확대되었다.93) 이 공동걸정법94)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

한회사, 공동지분광업회사, 셍촬협동조합과 산업조합의 법적 형태를 취하는

종업원 2, 000명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었다.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서방제국에서는 19세기 이래 전개되어 온

기업의 법헹태가 다양한데 비해 동구제국의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경영조직은

오히려 획일적이다. 이는 생산수단의 사유가 아니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중

앙계획기관에 넘어갔으머, 수급동향에 대한 에측을 그르친다든가 비효율적이

기 때문에 셍기는 손실에 대하여 개인 첵임이 없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계

획의 달성이나 경제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

도먹

@LEm 瓜% 으途靈9fif )W)eu%金 .
T2hin gen, IS61: Erich Potthoff Zur

2愛 닌 dWIc Mi tbes 디으msg, in: Erfch Potthoff /Otto Glume / Helmut Ouvcmoll,

즈4 olSLdor itbostimurl]g, Tiihin gen, 1962 l l(Br Fittin g /Orfeied Il/lotzke/ Helmut

Wei1]111fInn / Jur gen [·ehtnonn / Heinz Wetnmann, maestfmmungggeeetz KomttlGnt sr., Miinchen.

1976 Vorb, Anm.24ff. i 01etrich Hoffmann / Jur gen Lehmann / Heinz 1/Icin騰8nn
,

y ti 으wtz Zomment紅, Mdnchen, 197B, Ein, 11 1 FrItz Rittnor, 모(브區5M ec ht

%y IVottb闢0 un d)虹%으iit뺍dt., fIeidelber g. Kor1sluhe. 1979, s. 144ff. 昏이 있다.
90) 독일에는 1972닌 1칩 15일의 경엉조직법, 오스트리아에는 1973 12욀 24일의 노 동조직법 등이

다.
91 > 오스트 리아 5 오 동조직법 제13껀 종업휀의 권힌 찹조w

92) 독일에서 제정된 1951년 5필 21일의 광업 및 첩강생산업의 갑사회 및 이사회에서의 노동자의 공
동결정법 참조.

93) Hens o. Jeress, 
"

Mitbestimmun g urt d grun dgesetz11che Wirschaftsvorfmeun g,
"

遷里, 139

(197S), 오9. 557-566 찹조.
94) 正井되c作. 

"

- )I,-b八年 共聞決定法0과yg", 「態法, 45호 (198S>, 35면이하 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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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설득'과 상벌 에 의한 관리체계뿐이다. 동구 제국에서 기업형태가 경제

질서적힌 문제, 즉 생산계획이나 투자에 이운을 고려하거나 기업소속원의 이

윤참가에 대하여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자주성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일련의 개혁운동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개혁운동의

결과 유고슬라비아에는 소위 노동자자주관리라는 경영조직이 법제화되飢다.

95) 이 경영조직의 근저에 있는 경제질서적 관념은 공동결정의 사상이나 이

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온 생산협동조합의 이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동

결정이나 협동조합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생산협동조합과 공동결정이 원칙적

으로 생산수단의 사유의 원척과 모순되지 않는 경제질서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에 대하여 노동자자주관리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의 원칙에 부합되는 제도라

는 것이다.S6)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자주관리의 근본사상은 노사의 대립이라든가 자본

이익의 대표자나 종업원으로부터 독립된 경영자에 의한 노동자의 종속으로

인한 소위 대립이나 종속성의 극복에 있다.97) 최고의 관리권 내지는 기업

의 결정권한은 노동자집단이 가진다. 노동자집단이 어떠한 제도형태를 취해

기업가적인 자주관리기관을 구성하느냐는 경영조직에 관련된 법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노동자집단은 최고의 자주관리기관인<노동자평의회>를 통하

여 헹동한다. 노동자평의회는 일상의 경영업무를 집헹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노동자평의회와 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기업의 장>이 소

위 최고 경영의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유고슬라비아의 경영조직에는 노

동자집단, 노 동자평의회, 관리위원회 및 기업장의 관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

어 이를 통하여 기업의 의사형성과 결정의 과정을 규제하고 기업경영에 집단

자주관리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다.罷)

2 ) 북한경제법상의 기업형태

북한은 철저한 국가계획에 의한 기업소 경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물

95) 1950년 6윌 27일 제정된 노 동자접단에 의한 국영기업 및 상급경제단체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꽝조, 
'유고슐라비아의 

麻%브係硏究", 竝 책 r 共産國家에 있어서

政策 및 政策過種의 Ih較硏簡, 제4편 (1981), 251-278면 管조.
96) Theodor PEtz

, 르으 으. ,
s. 21.

97) 유고에서는 1974년에 와서는 새로운 헌법에 입각하여 「노 동자들에 의한 경영. 원리가 사최개발

계획을 포합한 거시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까지 확대되었다. 朴振根, 앞책, 
'

유고슬리비아 경

제의 주요륵징과 전망', 316면 참조.

98) Theodor Pdtz, 르으 으. ,
s.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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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관심성의 자극읔 통한 생산성 향상율 위하여 소위 독립채산제률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한편 정신적 자극을 롱한 생산성 향상의 촉진방법으

로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경영방법을 두어 좁은 범위에서나마 기업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독립체산제는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며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적 국영기업소들의 계획적 관리운영 방법

이다. ·두립체산제의 본질적 륙성의 하나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일에 상

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제暑 계획적으로 운염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영기업

소간의 관계는 먼저 국가가 전인민적 소유를 대표한다면 기업소는 그 세포로

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 밑에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진행

한다는데 있다.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은 국가소유의 기업소들이다. 전연민적

소유를 대표하는 국가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관

리조직에서 기업소들에 생산수단에 대한 관리권과 리용권을 부어한다. 국가

는 힌민경제빌전계획을 작성하머 그에 기초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듈에 계획

을 시달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생산활동을 진햄하

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시달받은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여야할 법적 의

무를 지게된다.99> 독럽채산제기업소들은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상

호간에 경제거래를 진행하며 이때 주고받는 생산수단이 상품은 아니지만 상

품적 형태률 가지게 되머 가치법칙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하

게되어 국가기업소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엄걱한 계산에 기초하여 생산물을

등가성의 원칙에서 팔고 사는 형식, 상업적 형태로 주고 받게 된다. 이처럼

각기업쇼별 독립채산제를 이용하여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소에게 이익 중 일

부를 상금으로 지불한다든가 그외 훈장등의 명예적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

들에게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에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절약하려는 경

영제도이다.100) 북한은 기업소독립채산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소의 상위

단위로 겅영국채산제101)를 두고 하위단위로 내부채산제102)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란 1961년 12월 김일성이 대안전기공장 현지지도에서 제

99> 위 「위대한 수령 {1일성동지께서 밝히신 sw채산제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 6면

100) 위 책, 11변

101 ) 위 책, 89-96떤

102) 위 책, 97-110면 및 f 내부채산제 이야기.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58)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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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사업체계이다.103>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청산리정신 
· 

청산리 방법

104)을 구현한 새로운 공업관리 형태라고 강조하고 있다. 물질적 관심을 통

한 생산성제고는 자칫 자본주의화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채

산제에 의한 방법과 함께 정치적 도덕적 자극을 통한 생산력제고의 방법으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고 안해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근로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적극성을 발양시키며 광범한 대중의 집체적 지혜에 의

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같데 대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는데 있다

105) 고 한다.

다. 북한의 노동자보호법 
.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건강이나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기업내

의 근로조건, 경제적인 불법헹위,106) 기술적인 공정이나 설비 및 근로시간의

길이나 배분으로 위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이나 피해는

어떠한 경제체제하에서도 생긴다. 생산과정이 기업가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

해 형성되는 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는 기업내의 근로조건은 종업원에 대한

기업가의 태도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 다. 경쟁과 비용극소화의 노력때문에

근로조건이 절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완전고용하의 경쟁에 의해

특혜적인 사회적 조건이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가의 행동

동기는 복합적이어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업에 충분한 노동자보호가 배려

될 가능성도 있다.107>

노동자보호법은 생산에 종사하는 자를 이러한 위험이나 피해로부터 보호

하려는 법규범이다. 기술관텬의 노 동자의 보호규범이나 노 동시간의 규제와

같은 것과는 다른 것이다. 기술관련의 노 동자보호규정은 공업화와 함께 생

산기술이 발전되는 가운데 점점 세부화되었고 국가나 노동자조직의 사회정책

적 활동이 진행되면서 점점 확대되고 강화되어 왔다.

1946년 6월에 제정된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8시간

團

團 團

103) 법제처, 위책 12면 이하 참조
10시 f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 관철에서의 몇가지 문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4> 참조

105) 「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의 대한의 사업체게. (평양2 사최과학출판사, 訪63). 10면

LOS) 이에 대해서는 Pathck Elias an d KeIth Exdn g.
'

Economic Torts an d Labor kw : 이d

Princi p les an d New Liabilit y
"

.
The Cambridge Journal

.
Vol.41(기(Novenber 1982>. pp. 321-

356 참조.
107) Theodor Piitz, a. a. 2. ,

S.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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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제를 핌칙으로 규정하고 해로운 노동조건을 가진 생산부문과 지하노동부

문에는 로동시간을 7시간으로, 생산기업소와 사무소에서 일하는 14세에서

16세 까지의 소년들에게는 로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시간

외의 로동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였다.108) 또한 성

별, 넌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로동에 동일한 보수를 주는 정확한 임금제의 수

립을 로동법의 중요한 내용으로 규제하옜다. lOS) 그 밖에 일시적으료 로 동눙

력을 w은 로자에 대한 보조금, 오]신 및 해산으로 인한 휴가시의 보조금,

로 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 수 없는 자들의

넌普금, 양옥자를 상실한 경우에 유가족들에게 주는 년휼급 형태를 설정하고

사회보험료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불하는 임급의 5-胸, 개인기업

소 및 개인 기업주는 그 들이 지불하는 임급의 10-12K, 보험을 받는 로 동자,

사무원들은 임금의 l%로 정하였으며 사회보험에 의한 보조금은 규정된 보험

료를 7개욀 이상 계속 납부한 로동자, 사무원들만이 받을 수 있게 하竝다.

110)

IS48년 북한헌법은 위의 규정들을 대부분 헌법규벙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로의 의무에 대한 규정도 두었다. 이 헌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1959

년 11실 14일에 내각결정 제 67호로 채택한 <로동헹정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에서는 로동헹정기관들의 롱제적 기눙읗 강화하여 로력의 낭비을 但

애고 일군들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며 국가 띳 각성(국), 도인민위원회는

유일료동기준량과 기준화방법의 비중을 높히고 도 급노동임금제의 적용을 확

대하며 사회주의 분배왼칙을 관철하기 위한 조 직적 대잭을 세우는 동시에 산

하기관, 기업소들에서 로력을 절약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히기 위한 구체적

인 대책을 강구하였다.Ill) 1961년 1월 7일 내각결정 제9호로 승인된 <로동

내부질서표준규정>에서는 로동시간과 그의 이용, 직장책임자의 기본의무, 로

동자, 사무원들의 기본의무, 로동자, 사무원들의 채용과 전직 및 해직절차,

첵벌에 관한 장을 설정하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출되근, 점심 및 휴식

시간, 출丑 정리, 지각, 조퇴, 외출질서 등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관련한

108> 리창근. r 로동행정사업 경험, (평양2 사회과학출판사, 1989>, 10년

109) 위 책, 12-13면 참조
110) 위 책, 13떤

111 ) 위 책,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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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들을 규제하였으며 그 위반에 대한 책벌형태도 여러가지로 규정하

였다. 그 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내각결정이 반복되었고 1078년에는

1272년 헌법체계에 따라 사회주의 로 동법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들의 로력동원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두는 외에112> 정

권기관들과 사법검찰기관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로동법과 로동규율규정, 규범

에 제정된 절차에 따라 등록, 비준, 검열과 같은 여러가지 동제를 가하게 하

고 소위 대중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근로자 상호간의 감시체제를 제도화 하였

다.113)

위의 노 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초기의 노 동

법은 노동자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 동자보호

보다는 노 동자의 노력동원에 그 입법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 시장惱제

본 항에서의 시장의 개념은 가능한 한 넓은 의미, 즉 교환되고 있는 재

화의 모든 공급자와 수요자를 시장이라고 해석하려고 한다. 교환되고 있는

재는 섕산물과 생산매매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시장의 개념은 자유시장이나

경쟁시장의 개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시장법제라 함은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114)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요소를 보면 시장참가, 가격형성과정 및 경쟁관계를 규율하는 세 가지의 규

범이 있다.115)

가. 시장暫가116)

1 ) 상품시장에의 참가

112) 위 책, 29면 이하 참조.

113) 위 잭, 63면

114) 물론 법규범 외에 유도적 수단(정보나 도 덕적 설득>도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115) 이러한 모든 시장법규범올 종종 경젱질서라고도 부른다. 그렇게 부르는 데는 경갱시장에 대한
선호가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 성각된다. 그러나 질서정쟬에 관한 체계적 검토에는 가
치평가의 선호를 전제로 하지 않고 시장법제수단의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된다.

116) James V, Delon g 은 Michi]Ran Law Bev. 
,

Vol. 80 (March IS82), pp. 885-895에서 서평을 하는 가

운데 시장참가의 제한을 
'

전통적인 규제' (Traditional Regu lation>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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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가는 법규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 법규에는 시장이 잠재적인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공개시장)와 시장참가에 일정한

조건이 부어된 경우 (제한적 공개시장)가 있다. 19세기 후반 공업화가 진헹

된 국가의 경제법제에는 공개시장의 원칙이 관철되었,다. 기업의 설립이나

엉업에 훤칙적으로 조건이 부가된 것은 없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엉업

의 자유는 실제로 무제한한 것이었다. 유럽대륙의 여러 s-가에도 영업의 자

유가 도입되었으나 보호주의의 영암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합께 진행

되竝다. 륵히 수공업, 상업 그 외에 서비스업에서의 전형적인 중소기업 부

문에 대해서는 더옥 심慷다. 이러한 제한은 업격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형태

로 취해졌다. 륵별한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허용되는 소 위 허가업종에는 다

른 업종에 비하여 광범한 제한이 있었다.117) 이를테면 당해 A)장에 이미 많

은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헹정당국은 지역수요의 실사를 거친 뒤 허가를 거

부할 수 있었다.118> 허가의 거부는 시장의 폐쇄를 의미한다.119) 다만 이를

테면 신용기관, 보험업, 약국처럼 기업의 설립이나 영업이 특별한 공익에 관

련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특벌히 허가받지

않고는 참가할 수 없는 가장 광범한 시장페쇄는 법률에 의한 공공독점 (재정

적 독점과 행정적 독점)이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노 동자는 륵별한 노 동

허가가 없으면 국내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국내노동시장을 외국인에 대하여는 윈칙적으로 완전히 폐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 E. c, 조약에는 공동시장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

다. 여기에는 상품시장만이 아니라 자본시장 및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공개

시장의 경제질서원칙의 적용이 고려되고 있다. 이상에서 제기된 것은 공급

자의 시장참가의 규율의 예만이다. 그러나 수요자의 시장참가의 규율도 중

요하다. 수요의 입장에서 엉업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은 소비선택의 자유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실정법 법규 속에 문언으로 보 장된 것은 없다. 다만

계약의 원칙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장되고 있을 뿐이다. 이 사실상의 소비선

117) 영업허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Colin S. Oivor, 
"

The Op timnl Precision o f /%dmimistrotlve

Rules". If으.쯔뜨% Lmf Rs브西, Vol. 93 (1983. 1 >. pp. 65-109.

118> 오스트리아의 1973녠의 영업조례 i25.4에 규정되어 있다.
119) 이에 대해서·는 Robert G. flarr%Is en d Th01110S M. Jorde

,

'

Anti trust Market DefinItion : An

Inte gra ted Approac h, 
"

california (護. Revtsw, Vol. 112 Nol (January 1984>. pp. 1-67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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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자유120)는 선택의 자유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소

비재시장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 1 · 2차 대전증의

전시경제하에서 처럼 특별히 물자가 결핍되던 시기에는 특별한 법률의 규정

에 따라서 소비재시장에의 참가가 제한되었다.121> 소 위 물자통제의 구조 속

에서 배급제도가 도입되고 배급표를 가지지 않은 자는 수요자로서 시장에 참

가할 수 없었,다. 시장참가제한은 전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외환관리법에 의해 유사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122)

시장참가의 제한에는 특정상품에 대해 행해지는 매우 특수한 것도 있다.

어떤 종류의 약품의 구입에는 법률이 정하는 처방전제시 의무가 부가된다든

가 무기의 구입에는 무기소지 허가증이 요구된다든가 하는 것 등이다.

시장참가의 규율이 경제질서에 대한 간섭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 즉, 개별경제가 시장여건을 표시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경제체제에서 만이다. 명령적인 미시생산계획이 세워

지는 중앙관리경제질서에서는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소비재생산이나 셩산재시

장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가는 중앙에서 결정된다. 중앙관리경제에는 국가

이외에는 즉 중앙당국에 의해 설립된 의무지표에 따라 생산되는 기업 이외에

는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공급자는 없다. 이와 같이 시장의 전면적 폐쇄로

인해 모든 시장을 포섭하는123) 전면공급독점자의 지위가 중앙계획당국에 부

여되어 있다.

시장참가의 벌률은 경쟁에 대하여 큰 의미를 가진다.124) 이는 시장행동

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에 따라서도 크 게 좌우되기 때문이다.125) 그러나

시장참가자의 수가 동일하여도 시장행동이나 경쟁의 정도는 시장에 따라 차

이가 있으며 동일한 시장에서도 때에 따라 변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형태론

120) Gordon / Lee
,

Ecconomics for Consumers, New York: D. Van Nostrand Co. 
. 1977, pp. 65-75,

121 ) Theodor Pi·itz, 르 으. ,
s. 123.

122) 이러한 법규정은 질서정책 및 경과정책적 의의를 함께 가진다. 이는 국가에 상품이나 외환을
할당하는 양적변경이라고 하는 경과정책적 용구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규정의 질서정책적 성격은 시장참가제한의 도 입이라는 점에 있다.

123) 동구제국의 경제정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아니나 그 전먼성에는

예외가 있다, 예를 들면 유고슬라비아는 서비스업의 분야에서 사적소기업의 설립, 영업도 가

능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朴振根, 앞 책의 논문, 316면 장조.

124> 자율적인 시장찹가의 규제와 경젱에 댁해서는 Philip C.Kissam, 
'

Antitrust Boyco tt

Doctrine, 
"

Iowa Law Review, Vol. 69 (19삐), pp. 1165-1225 찹조.
125) 경젱과 참가기업의 수에 대한 분석은 G, Warren Nutter an d John H.Moore. 

"

A Theor y o f

Competition", The Journat o f kx」W an d Economics, Vol. XIX (1976.4). PP. 59 이하 참조.



:]O()

이나 가격이론에시 나타나는 바와 람이 시장참가자수 이외에도 경쟁관게의

형셩이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많다.126> 가격헝성이 원칙적으

로 자유로운 경우에는 개개의 시장참가자의 총수요 또는 총공급이 점하는 비

율과 시장에 나온 재의 이동의 정도가 중J오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급의

가격이나 수량, 생산물의 뭄질상태, 제풉기획의 형태 둥은 시장헹동에 부분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붑과하다. 실제로 과점이나 부분과점의 시장형태

아래서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의 행동양식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 이론

적으로 해명되어 온 시장형태의 동태,127) 즉 겅제발전 또는 성장과정에서의

시장헹동이나 경젱관게의 번화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와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쵸하어 계획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품의 셍산 및 분배가 국가의 계휙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따라서 자유로은 시장의 참가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은

계획작성에서 일원화, 세부화를 실시하고 있다.12B) 계획의 일원화라는 것은

국가게획과 단위계획들이 하나의 계획화체계를 이루고 국가게획위원회의 통

일적인 지도밑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기하는 것이다. 게획의 세부화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주의 겅제의 모든 부문들과 모든 기업소들의 환동

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게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129> 이와같은 경직된 게획

으로 인해 국민이 섕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셍활필수품의 생산이나 공급마

져도 원할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김일성이 전국 상업일군 열성자회의에

서 
"

많은 노 동자지구의 상업망들은 국가 배정 공업 상풉에만 매달리고 있으

ti l 그 것마져 극히 불충분d'[게 배정하고 있읍니다. · · …… 물론 식량과 간

장, 된장등은 국가에서 배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도저히 부족

합니다. · · …… 노 동자 인구가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장상점은 하나

밖에 일읍니다. 이 직장상점은 공업상품만 취급하고 식료품은 취급하지도 않

습니다. 그런뎨 많은 노 동자지구의 상점에는 식료뭄에 대한 자체 수매권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 . . . 식료품 공급 동로는 사실상 열리지

126)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1Vi lliam H. VIentz, 
'

NIobility Factors in Antitrust Cases

AssessIn 8 Market Po%ver In Li ght o f ConditIons Affectin g Entr y an d Fl크nge Expans Ion
,

M [·rnz Roy. ,
Vol. 80 (August IS82), P. 1덧6 이하 참조.

127) E. Heuse, Lh 으. . s. 362 찹조.
128> 한석봉, 「조선민주주의 힌민공화국 걱-가사회제도, (명양2 과학·백과사진會판사. 196세, 138떤
13) 위 책,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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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 

라고 하면서 상품유롱산업을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문제는 행정의 잘못이나 생산품의 부족과 같은 미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게획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라 하겠다.

2 ) 노동시장에의 참가허가

지금까지 기술한 것은 상품시장에 대한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법

규로 제한되지 않았다면 노동시장은 구직자에 대하여 공개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이 발전된 국가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원칙이 경제법규에

완전히 정착되었다.

서독에서는 50년대부터 6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외국인 노동자

의 국내 노동시장에의 참가허가가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서독에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1960년대 27만명에서 19淫년에는 242만명으로 중가

하였다.130)

서독, 오스트리아, 스위스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그 수

가 부단히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공개시장으로 되었다. 이러한 국가

의 노동시장정책은 BEC조약에 정해진 노동자의 자유이동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었다.131) EEC이사회의 1964년 3월 25일의 규척에는 특정지역 또는 직업

에서 노동공급이 과잉으로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노동자 이동의 자유의 제한

또는 정지의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IS73년을 시초로 한 경기후퇴와 이에 따

른 실업 때문에 외국인 노 동자의 참가허가가 제한되고 서독에서는 외국인 노

동자의 일반적 모집이 정지되었다.132) 서독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수가 IS덜

년의 242만에서 1077년에 184만으로 감소되었다.

노 동자의 이동의 자유는 전쟁중에는 법에 의해 대폭적으로 제한되었다.

또 한 소련이나 중국에서도 경제질서에 대한 혁명이 있은 후 이러한 강제현상

이 있었다.133) 나찌스국가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는 병역에도 일정한 기간

의 근로봉사의무가 도입되었다. 또 한 러시아에서는 일정한 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데 일정기간 농업이나 공업에 근무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13이 Theodor Pi·itz
, 스으 으. ,

S. 124.

131> 1967년 3월 25 일의 EEC조약 제48-51조 찹조.

132) 노 동시장정책 일반 및 외국인 노 동자의 서독 노 동시장에의 참가에 대한 규제의 법적근거는
1971년 3월 2일의 노동촉진법이었다.

133) Theodor Fiitz
, 흐르 으. ,

s.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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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노동자의 국내 노 동시장에의 자유로운 참가의 제한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자격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 셍긴다.

134) 또한 일정한 교육기관에의 입학이 입학자의 제한으로 그 문이 좁아질

때에는 간접적으로 노동시장에의 참가가 제한된다.

노 동조합이 형성되면서 노조와 기업의 협정에 의해 일정한 노동시장에의

참가가 노 동자조직에의 소속의 유무 및 다액의 가입금의 납입에 좌우되는 경

우도 생겼다.135) 노 동시장단제의 동에 의한 이와 같은 노 동시장에의 참가

제한은 돔시에 결사의 자유의 제한도 된다.136) 오스트리아137>와 미국13B)에

는 노동시장을 가능한 한 이러한 참가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법규가

제정되었다.

북한 헌법은 제 29조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로 동에 의하

어 건설된다고 하면서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회와 집단

과 자신을 위하여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고 규정하고 30조 에서 국가는 료동

조직을 잘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한다고 규정하여

전국민의 로력동원과 계획에 의해 적업을 배치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

련하였다. 북한헌법은 70조에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고 규정

하여 직업선택에 관한 조항은 두고 있다. 그턴데로동법은 국가의 로력자원

을 최대탄으로 동원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중

의 하나로 삼고 있다.139) 북한은 로력자원을 정확히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로동년령을 남자는 16세부터 60세까지, 여자는 16세부터 55세까지로 규정하

고 기초 도 와 계획년도로 구분하여 그 수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국가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새 세대들을 배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

고 나라의 전竹적 경제발전과 로력균형을 옳게 타산한 기초우에서 긴요하고

중요한 생산부문에 이들을 조직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진출시키는 사업을 해당지역에 맞게 하기 위하여

134) 오스트리아의 1973년 영업조례 16조이하 참조.
135> 미국산업에서의 c losed s hop나 un ion a ho p의 관행과 이러한 관행을 금지 또는 규율하는 미국입

법올 tr Mi l ton At Roso F6edn1an, Eroe 島 加 3hoose, New York: Harcourt Grace

Jovanovich, 1罷0. p. 269이하 管조.
136) 이에 대해서는 겸쟁관계의 규율에 대해서 후술히는 것율 찹조.
137) 소위 노동 및 집회의 자유의 보호법(1930닌 4쇤 5일>

13B> 1947넌 6월 酒일의 Taft-Hartle y 법.
139) 리장근. 앞 책,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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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유일적 지도밑에 도, 시, 군 로동행정기관들이 책임지고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에 있는 녀성들을 사회적 로 동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140) 또한 로력동원을 위하여 로동적

령기가 님은 사람들과 재학중인 학생들도 활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로력자원의 동원 뿐만 아니라 로 동력의 배치도 국가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의 참가가 완전히 제한되어 있다. 로동력

의 배치를 위해 국가는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간접부문과 보조부문, 공업

부문과 농업부문, 기본생산부문과 지접부문의 인원비율을 정하고 나이, 체

질, 기능수준별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소별 로력대장을 만들어

긍정별, 작업대상별로 노동자를 배치하고 있다.141> 따라서 적업선택의 자유

는 원毛적으로 봉쇄되어 었다고 하凍다.

나. 계약법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일치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시장법제이다.

유도시장경제로 체저1가 변화됨에 따라 개개의 시장에는 이에 상응하는

가격규제법142)에 의해 자유로운 가격형성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제한되

어 螢다. 이는 고 정가격의 지정이나 경계가격143>의 설정에 의해 행해진다.

EEC에서는 특정 농산물시장에 대하여 초국가적인 수준에서 가격형성을 법적

으로 규제하여 왕다,144>

직접적인 가격통제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형태의 가격간섭에는 간

접적인 가격간섭정책이 있다. 이 경우에는 가격은 분명히 자유로이 형성되

나 국가에 의한 개입에 의해 간접적으로 조작된다. 이와 같은 간섭수단의

근거는 국내법 또는 초국가법규와 같은 국제협약이다.

중앙관리경제를 취하는 국가의 시장법제는 세부적인 중양계획에 따라 가

격이나 임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국가에서

는 자유로운 시장가격형성은 전체경제에서는 증요하지 않은 극히 일부분에

140) 위 책, 68-74면 참조
141 ) 위 책. 75-83뎐 참조

컷2) 이를테면 시장질서법, 임대가격법, 최저임금법 q둥읗 말한다,

143> 이를테면 최고가격. 최저가격 둥을 말한다.

144> Theodor Pdtz
, 르 L 으. , 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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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어 에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145) 유고슬라비아나 체코슬로바키아의 개

혁자들이 기도하는 시장체제의 개헉은 자유로운 시장가격형성 특히 비농산물

소비재에 대한 자유로운 가격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겅우도 과도

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에 대한 견제는 있을 수 있

다.

북한에서의 계약은 사인 상호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역할 보다는 국

가기업소 상호간의 거래관게의 규을을 통해 국가계획과제를 구체화하고 점검

하며 경제게획완수를 위한 겅제기관간의 동제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 민법은 제69조에서 채권 채무관게에서 4은 국가가

정하었거나 펑가한 41으로 게산하고 국가의 가격규율을 어기고 더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며, 의식적으로 가격규율을 어기고 더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고 국고에 넣는다고 규정하여 계약을 통한

가격결정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146>

다. 경쟁질서

보통 경쟁과 관련된 국가간섭수단은 경쟁의 촉진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러나 겅젱의 제한이나 배제가 경제정v상 바람적스러운 시

장도 있다.

1 ) 시장에서의 경젱

매매자가 시장을 에측할 수 있는 정도는 경쟁과 관련되어 왔다. 시장전

망은 법규나 제도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이를테먼 판매자에게 뭏품의 가

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등이 있다.147> 시장의 전망을 예측하기 위하여 법

률로써 창설된 제도에는 롱계국, 경제진훙기관, 직업안정소 둥과 같이 수급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과 거래소나 상설시장과 같이 다수

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이는 장소를 조직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의 경쟁이론이 밝혀 온 바에 의하면 공급자수가 감소하고 동시에 기

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도 사정에 따라서는 경쟁이 강화되는 것도 있다.

145) 르으 으.

6) 리면학, 
r 인민경제 수행에 있어서의 계약. (평양2 g-립출판사, 1957), S-9떤 찹조

147) 우리나라의 물가안정 몃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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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결합이 쉽도록 조세정책이 취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148> 소위

합리화카르텔에 대한 카르텔법의 예외규정도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계약의 자유를 법적기초로 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아래서의 경쟁관계에

두 가지의 부정적인 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불공정경쟁14S)이나

파괴경쟁을 야기하는 경쟁의 변질이다. 다른 하나는 협약을 통해 또는 비공

식적인 가격협정, 시장지배적 지위의 획득, 재판매가격의 구속150> 등에 의한

경쟁의 제한이다.151) 부정경쟁을 억제하는 데는 부정경쟁금지법이 있다.152>

이 법률은 허위선전, 타기업비방, 타기업상표의 남용, 종업원이나 대리인의

매수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정한다. 과점시장에서는 비용을 내린 공

급가격으로 경쟁상대를 파멸시켜 시장에서 축출하려는 파괴가격경쟁153)이 생

길 가능성이 있다.

경쟁정책은 경쟁제한의 저지와 불가피한 독점형성의 제어154>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규정 아래 실제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되었다. 1890년의

Sherman법으로 시작된 미국의 반 트 러스트 입법155)은 유럽의 카르텔 입법의

원형이 되었다. 독일에서는 카르텔입법이 1923년의 경제력남용금지조례를

필두로 최근에는 경쟁제한금지법이 있다. 경쟁제한금지법은 1957년에 제정

된 이후로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1삐 이러한 개정 특히 IS7S년의 제2

148>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의 구조개선법(Strukturvcrbessorttngsgesetz)(1969) 참조.

140) 불공정거래와 그 유형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

An Economic an d Lega l Anal ys Is o f phys ical

Tie-Ins, 
"

The Yfile Law Journal. Vol.88(1980>.pp.768-aol管조.

150) Terr y Calvani an d AndreIV G. Ber g,
'

Resale Price Maintenance After Monsanto : A doctrine

s till a t war w ith itself, 
'

Duke Law Rev1輕. Vol. 1隱4, pp. 1163-120a 참조.
151) 카르텔협정, 시장지배적 지위 빛 재판매가격의 구속이 가격 빛 수량의 동향에 따라서는 반드시

전체 경제적으로 바랍직스럽지 않은 것만은 아니나 경쟁의 저해 등으로 인하여 경제의 저해요

인이 될 가눙성이 많다.
152> 독일에는 1009넌 6윌 7일의 부청겸쟁금지법, 오스트 리아에는 1923넌 9월 26일의 부정경쟁금지

법과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魂 공정거래에 관한 법를이 있다.

153> Paui L. Joskow an d Alvin l(. KIevorick, 
'

A Framework for Anal yz In 8 Predator y Pricing

PolIc y,
" i

rhe Yale Journal
,

Vol. 89 No. 2 (Decenber 1979), pp. 213-2習 및 Vol. 88 No.B

(July 1979>, pp, 1641-1642. 꽈괴가격에 대한 사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Alabana Law Itevtew,

Vol. 30 (1979), pp. 557-580; Joseph F, Brodley an d Geor ge 시 Hay, 
'

Predato ry Pricin g z

Compe tin g Economic Theories an d The Evolution o f Lega l Standards, 
'

Corneli Law Roview
,

Voi. 66 (1鶴1), pp. 765-803 창조.
154) 독접규제의 경제학적 이론에 대해서는 朴會俊. 「韓國8占規制法, (서울: 삼미사, 1979),

17-46면; Harold Demsetz, 
'

Economics as a Guide to Antitrust Itegu lation, 
'

Journal o f

Economy an d Law, Vol. XIX(1976.8), pp. 371-302참조.

155> Sherman 법 및 C[a yton 법(1914년>.
156)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和圈健夫, 

'

前後麗 1h -t 항Pb S 4)b予1h規制母邊遷 (-)(초>

(E>(閨)," r t품, 31권. 451면이하 ;
「
4h濫, 32권, 17S변이하i r

ib法, 33권. 43면 이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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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카르털법의 개정의 주된 목적은 시장지배적인 기업이나 기업결합187)의 저

지 또는 제어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입법은 경쟁제한은

비교가능한 경쟁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시켜 그 만큼 공급 또는 생산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경쟁럭이 없는 한

계기업이 온존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경우도 있다.

워와 같은 경젱제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형태가 있다. 가격, 공급 또

는 생산량 및 판매지역에 관한 공식적인 협정과 비공식적인 계약. 총공급에

점하는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 및 생산자가 결정

하는 판매가격에 판매자를 구속시키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경

쟁법에는 두 가지의 상이한 질서관님이 나타난다. 미국, 독일 띳 EEC의 입

법은 경쟁제한을 금지하나158)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다159)는 원칙에서 출발한

다. 그 런데 오스트리아의 입법은 일정한 조건을 붙인 헙정을 인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용이 셍기는 겅우에만 이를 지지하는 것이다.16이

경쟁관계에 대한 규율을 겅쟁의 유지 또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에

한정하여 보려고 하뇬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정한 시장에서는 경젱의 제한

또는 배제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제·사회정젝목표가 정립된 것도 있다.

재정적 독점161>이나 행정적 독점162)에 의한 시장의 폐쇄는 당해 적용범위내

에서는 경쟁자의 출현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창출된 독점적

지위에 의해 당해 공기업의 관리자는 사기업과 다른 행동양식을 취할 수 있

게 된다. 즉 사적독점자는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이윤확보 또

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적인 점기업은 이윤을 단

념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서는 손실을 공공재정으로 전보할 수 있다. 소위

157) 기업집중의 원인과 장단접에 대해서는 FW M Schoeer, 
'

The. Causeo an d Conne quencoe o f RisIrt g

Iridustrial Concentrt1tiort
,

"

Tt Mum+IL될(JA(WA%J區回嘉느)고 Vol. X X U(1979. 4>,

p. 191 이하 및 Stoverl Lust gor ten,
"

mdns on d Losscs from Industrial ConcentratIon
,

"

16

lourn미 w ul t고 c 唱쁘 j킬 Vol. 22 (1977. 10), pp. 229-263잡조. 1또한 기업결V답의 효과

에 대해서는 Alan A. Fisher nn d Robert H. LondG, 
'

Efficenc y ConsidGrotion in Mergcr

Enforce en t
.

"

으교if'omitl . Mr...8登언Vt, Vol. 1 No. 6 (December 1983), pp. 15BO-1706 찹조.
158> 이를 몽상 일반금지법이라 한다.

IS9) 예룰 둘떤 수출카르헬, 합리화카르델, 불팡카르텔 둥율 말한다.

16이 이를 입반적으로 납용금지인칙 또는 규제저해루의라고 한다.
161 ) 답배나 +금, 인삽의 I ia과 같이 국가의 재정상 목적울 위한 독접율 말한다.
162) 철도, 우펀, 수도, 진기 등의 독점과 같이 이윤추구보다는 공익실언율 A적으로 행정적으로 인

정하는 독점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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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독점기업은 통상 
"

장기적인 비용보상의 원칙"에 따라

경영된다.1*3) 이렇게 하여 전체 경제의 여러 조건을 정비한다든가 서비스가

격에 차이1M)를 둘 수가 있기 때문이다.165)

2 ) 노 동시장의 경쟁죌서

경험과 이론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노 동시장에서 임금이 자유로이 형

성되는 경우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셍산요소의 상대적 희소성이 적으면 적을

수록 그 만큼 노동조건 및 임금조건이 약화된다. 이 경우 노 동시장이 다르

거나 기업이 다르다면 임금율도 달리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의 지위

즉 노동조건이나 임금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입법이 헹해져

왔다. 하나는 결사에 관한 입법166)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단체협약 또는

노동협약에 관한 입법167)의 형태이다. 결사의 법률에 의해 노동자와 사용자

는 스스로를 조직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파업이나 태업 등

의 압력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단체협

약입법이다. 이는 이 입법에 의해 자유로운 단체협약교섭으로 결정된 임금

조건이 개별 노 동계약의 체결에 규범적구속력을 부여하게 되어 단체협약에

의한 협약임금이 최저임금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규범성을 가진

단체협약의 여러 결정은 당해 경제부문의 노동자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자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서방국가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따라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파업이나 태업 등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폴란드에는

계약 자유는 개인적인 노동계약에 대해서는 인정되나 집단적인 노동계약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168> 단체협약의 내용의 결정권은 국가조사위

163) 득접과 효을에 데해서는 Rudol ph J. Peritz, 
"

The PredIcament o f Ant1trust Juris pru dence ;

Economics an d the Monopo lization o f Price Discrimination Ar 8umen t
,

'

느ke Le( Review
,

Vol. 19요 (19요4), pp. 1262-1292 참조.

IM> 가격차省화에 데해서는 Ibid, 
. pp. r212-1231 참조.

165) 공적독점의 런법싱1-의 문제에 데해서는 Rolf Stober, 
'

Rein gewer be1iche Bet8ti 8ung der

8ffent11chen fiand txn d Verfassung. 
"

隱, 145(1981), ss. 565-58S 참조.

166) 서독의 영업조레 및 기본법 제9조 3항 필 오스트리아의 Id70년 결사법 찹조.

16기 서독의 노 동협약법(1949년), 노 동협약개정에 관한 법률(1952녠) 및 현형노동협약법의 기한연장

에 관한 법暑(1953넌>, 오스트리아에서는 단체협약법(1920넌> 및 현행노동계약법(1073년), 우

리나라에서는 노 동조합법 및 노 동쟁의조정법 장조.

168> Theodor Piitz, 르으 딩. ,
s.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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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와 소위 튜수한 학가기관이 장악하고 있다. 169) 동구제국에서는 질서정

잭상 곤뵨적으로 다른 별도의 노동게약규제가 시행되어 왔다. 이 규제는 생

산턍이나 셍산물가격만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보수도 명령적인 미

시적 계획원리에 따라 걸정되었다. 이와 같은 질서체계에서는 게휙국이 결

정하는 임금욜이 단체협약에 의한 협약입급율로 되었다. 게획당국이 결정하

는 임금율은 최저임금으로 될 뿐만 아니라 개개의 노동계약에서 이를 초월하

는 것도 허용되지 날았다. 이것은 그 당시 실제로 지불한 임금이 입금규정

이나 인센티브제도에 의해 지정임금율과 당리 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

니다. 170) 이러한 노동법졔에서는 개개의 계약의 자유는 대폭적으로 제한도]

었다. 게약의 자유는 다만 계약의 체결여부의 선택과 직장과 직종의 신택에

대해서만 인정되었다.

나찌스의 노 동법제에서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결

사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노 동조합의 조직도 해체되었다. 자유로운 단체협약

대신에 소워 노 동관리자의 임금멍령이 동장하였다.171) 다만 이 강제적인

임금율은 전반적인 계획체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지배원리의

귀결이다. 소위 노동관리국에 의한 임금율의 결정이 그 때는 공정한 임금의

실현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로동자의 임금은 내각에서 결정한 로동자 임금표에 의하여 규정

되며 기술자 사무원의 봉급은 내각 또는 국가기구 정원위원회(부분적으로는

내각의 비준에 의하여 해당 성, 국)에서 정한다. 사회주의에서 임금에 대힌·

법적 규제는 d가의 기준화에 의한 방법과 단체게약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북한에서는 국가에 의한 기준화의 방법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172> 임

금의 기준화는 우 임금등급제도에 의하어 실시된다. 로동자들에 대한 임금

등급제도는 임금등급표, 입금기준액, 임금-기능 등급표준으로 구성된다. 로

동자 임급등급표 (임금 등급 및 임금 계수)는 임금등급을 8등급으로 구분하

고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중가되는 입금계수를 규정하였으며 경로동, 중로

169) 이 {].리는 이 위휀회가 노 동자조직 및 사용자조직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1霜> 죄근의 개혁에 의해 기업관리자는 노 동자가 유리하도록 개별적으로 계획입급율과 다른 입骨울

결정항 수 있도록 되었다.
171 > Theodor, Pdtz, 亂,르으. ,

S. 100.

172) 윤의섭·차순힌. f 공화국에서의 입급조직과 로 동의 기준화, (평양: 국립출판사, 1955>. 26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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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지하 유해로동의 세가지 부문과 보통로동자와 도급로동자간에 각각 차

이를 두는 임금 기준액을 제정하였다.173) 임금 기준액은 일정한 등급의 로

동자가 단위시간(월, 일, 시)에 받는 임금액을 말한다. 임금 기준액 적용에

었어서 약간 특수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은 농목장에 있어서의 작업급수별

임금제이다. 즉 이부문에서는 로돔자를 기준으로 하지 날고 실지 수햄하는

작업급수에 따라 수시로 다른 임금기준액을 적용한다. 세재로 임금 기능 등

급 표준은 모든 개별 직종의 각 등급에 대하여 그 등급에 요구되는 노동자의

해당 로동에 대한 지식수준, 능력정도, 숙련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임금 등급표는 정부의 결정 또는 비준이 없이는 새로 제정하

거나 개정할 수 없으며 오적 정부에 의해서만 임금 수준이 규정된다.174) 따

라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3 ) 북한경제법에서의 경쟁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에서는 이윤의 기회와 손실의 위험이 기업의 행동과

시장경제의 효율에 중요한 의미를 가전다. 북한의 중앙관리경제에서는 시장

경제적인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격과 생산량이 중앙계획에 의해 결정

되고 이윤이나 손실은 국가에 대해 발생할 뿐이다. 그러나 경쟁은 포기할

수 엾는 보편적·인간적인 헹동양식이고 원동력이기 때문에 중앙관리경제국가

의 경제정잭에서도 그 유효한 이용이 시도되고 있다.175) 소위 사회주의적

경쟁의 시도가 그 것이다. 여기에는 동일업종 가운데 타 기업에 비하여 양

적·질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이룬 기업에 주는 인셴티브제도가 이윤에 대치된

다. 이 제도의 실시에는 기업간의 업적을 비교하는 관리조직이 펄요한데 동

일업종의 기업에도 경영규모나 생산요소의 장비에 차이가 있는 것이 보 통이

기 때문에 기업간의 업적비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고슬라비아, 헝가

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경제질서의 개혁이나 개혁경제에는 사회주의적 경

쟁의 결과 나타나는 여러 경험에서 시장경제경쟁을 수정한 형태의 경쟁을 중

앙계획체제에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 외에 기업관리자가 생산계획에 어느정

도 자주성을 가지게 된 것, 가격이 수급관계에 맞추어 결정되게 된 것, 발생

173) 위 책, 31편

174) 위 책, 34면

175) 르으 으 s.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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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윤 중 일부는 이윤참가를 목적으로 기업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17(i)

북한에서도 초기의 문헌에는 
"

수매사업에서 현존하는 무용한 모든 제한

과 총제는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 및 협동단체

기관들의 수매활동을 구속함으로써 많은 상품자원을 광범히 동원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국가나 농민들에게 하등의 리이을 주지 못하고 있다"177) 라든가
"

결국은 우리의 어러가지 통제가 수매 활동율 구속하며 괌범한 농산물 원천

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며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외에는 아무 것도

가저다 주는 것이 없읍니다."178> 라고 骨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

앞으로는

우리가 자체 수매에 대한 모든 통제률 폐지한다"179> 라든가 
"

… 일체 품종

에 대하여 품종, 지역. 가격상 제한없이 모든 수요기관들의 자유로운 수매를

허용하여 주도록 결정되었으머…"180> 라고 하면서 통제를 제한하는 대신 다

소나마 경쟁체제를 도 입하려는 논의가 있은듯이 보인다. 사회주의 경제이론

이 가지고 있는 경쟁에 대한 모순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하는 경제현실을 접

꾹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소위 과도적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경제관리운영방

법으로서 독립체산제를 채택하었다. 독립체산제는 국영기업소들로 하여금 마

치 서로 다른 소유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것 같이 보이게

한다.181) 즉, 독립체산제기업소들은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상호간

에 경제거래를 하며 이때 주고 받는 생산수단이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적 형

태룰 가지게 되며 가치법칙이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료 적용된다고

한다.t82') 
"

또한 국가기업소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한 계산에 기초하여

네것 내것을 따지고 샘산물을 등가성의 왼칙에서 팔고사는 형식, 상업적 형

태로 주고 받게 된다."183) 이는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변서 생산

176> w르 으.

177) 정두완, 
"

1959s 1월 2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훤회 상무위원회 결정4 상품공급 사업율 개신하며
수매활동을 강화알데 대하여>에 관하여" 「상품유통사업울 강화할데 대하여. (평양: 국립출판
사, 1957), 130면

17B> 깁일성, 
' 

상骨유통사업율 개신 강화할데 대하여" 위 f

상骨유통사업올 걔신 강화할 데 대하여,,
10떤

179) 위 논문. 11먼

諾이 정두환. 위 논문, 131면

IBI ) 위 「위대한 수격 김입성동지께서 처·히신 독립채산제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 6떤

182) 위 책, 7떤

183) 위 책, 같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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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하겠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

의경제관리에서 기본으로 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

영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된다고 하고 있으나 1요> 실제로는 경제관리의

주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은 독립채산제가 가전 경쟁적 요소를 강화하

기 위하여 로임185) 과 상금기금186) 등을 활용하여 물질적 자극을 극대화 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소의 노임자금, 상금, 기업소 기금의 적립 규모 등 모든 경

제관리를 정확히 규정화하고 고정재산의 관리 · 이용을 제도화하며, 재정의무

수헹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한다. 또한 분기별 · 월별 · 지표별

로 국가계획의 엄격한 수행을 감독 · 통제하는 한편, 기업소의 운영실적이나

근로자의 노 동에 대해서도 모든 항목과 지표별로 매달 
· 매분기마다 물질적 ·

정치적 평가를 실시한다.187) 따라서 실제로는 자유로운 경쟁이 거의 불가능

하고, 다만 경쟁이 있다면 부과된 생산과제를 개인별, 작업분조벌, 작업반

별, 직장별, 공장, 기업소 또는 협동조합별로 초과 달성하기 위한 노력경쟁

만이 있을 뿐이다.

3rn 통화법제

여기에 통화법제라 함은 화폐제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규범을 말

한다. 이러한 법규범은 헌법r罷), 법률189) 또는 명령이나 규칙의 형태19이를

취하고 있다. 또한 초국가적인 입법이 롱화체제를 규정한다든가 그 기초를

이루는 것도 있다.191> 법를이나 명령이 아니라 협정 또는 조약192) 도 통화

1요) 위 책. 15면

185) 위 책. 25면

186) 위 책. 101멸

187) 통일원, 
「
92 북한게요, (서울2 통일원, 1992). 130면

1韶) 서독 기본법 聽조(연방은헹)가 그 예이다.
189) 서독의 1957년의 연방은행법이나 1955넌의 오스트리아 국립은행법. 우리나라의 한국은헹법 등

이 그 예이다.
190) 이를테면 오스트리아에서는 1948년 2월 11일의 금웅업대출금리협정인데 이 협정은 동년 4윌 a

일에 재무부령에 의해 발효되었다.
191) 이를테면 1979년 3월 13일에 발효된 구주통화제도(3iS)가 그 일례이다.

192) 국내수준에서는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에서는 밭권은행. 재무부 및 시중은행사이에 신용량의 규
제에 관해 어느정도의 신용조졍협정이 있다. 구주통화협정은 1955년 8월 5일에 체場, 1958년

12칠 2B일에 시행되었다. 국제통화기금(I.Nl.F)에 관한 협정은 1969년과 1973년에 광범하게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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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중요하다.

화폐제도의 엉역에서 간섭수단은 국가겅제가 발전되고 국제경제관계가

밀접하게 됨에 따라 화페적인 수단이 동화정책만이 아니라 경기정첵이나 성

장정잭에도 사용되는 빈도가 많아지게 되어 점정 중요하고도 복잡하게 되었

다.103) 이러한 롱화법제는 경제에 대한 통화공급의 규제 죽 국내지불수단과

대외지불수단의 공급규제로 나누어진다.

가. 화폐哲營의 규제

경제에 지불수단을 충분히 공급하는 두 가지 규칙이 필요하다. 국내경

제에는 화폐창출의 규칙이고 대외경제떤에는 외환시세 및 외환거래에 관한

규칙이다. 화폐창출이라 함은 현금통화의 발행과 은행에 의한 신용창조를

말한다. 화페창출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발권은헹법이다.194> 보

조화폐법105)은 종속적·보완적 의미만을 기·진다. 발권은행법은 주로 아래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은 권을 발헹하는 자는 누구이며,

은행권의 발헹엑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하는가, 발권은행의 운영은 어느 정

도 국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가, 통화 및 신용량의 관리를 위하어 어떠한

수단을 발권은헹에 부여하어야 하는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어야 할 것인가는 경제질서의 일반원칙과 통화정첵목표의 달성을 위한 통

화법제상의 수탄의 적합성에 달러있다.

화폐나 롱화의 역사에는 여러 개의 발권은헹에 의해 사경제적으로 조직

되거나 또는 주정부에 분권화된 지폐발행의 헝태가 있었지만196> 근대국가에

서는 중앙은헹으로 통화管헹이 집중되고 독점되었다.197)

1 ) 화폐창출의 제한

근대적인 중앙은헹제도가 성립된 것은 19세기 중엽 공업화가 추진되고

193) Theodor P(itz, &t V. ,
s. 132.

194) 문헌상으로 중앙은행이라는 망은 발권은행과 동일한 뜻이다. 중앙관리경제의 발권은행은 보동

국영은행이라고 불리운다.

196) 주화의 발행올 규제하는 법을 말한다.
196> M. Friedman과 Heyek등은 사기업에 일정한 롱화발행권읕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iIton 6t Rose Frtedmn, w드 브, p. 292이하 참조.
197) 연방제暑 이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발귄'준비은행이 합동의 毛정위원회와 홍제규제에 의해 화폐

창출의 입체성이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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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규모의 시잠이 발달한 시기이다. 그 이후 개별경제계획의 시장에 의

한 조정과 경제과정에의 국가의 불간섭을 질서정잭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

유주의 경제정책시대에도 중앙은행제도는 있었다. 국제간의 자유로운 지불

거래하에서 화폐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안정시킬 목적으로 금본위제가 형성되

고 이 제도 아래에서 은행권의 발행은 양적으로 특정된 금준비규정으로 한계

를 설정하게 되었다.

1930년대의 금본위제로부터 소위 관리통화에로의 전환은 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양 대전사이에 간섭주의 경제정책으로 이행해 온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통화정책은 경기정책, 고 용정책과 함께 성장

정책의 수단으로서도 다루어졌다. 그러나 화폐의 창출량이 그때 그때의 금

보유량에 구속되도록 한 것은 통화정책이 이러한 추가적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화폐창출이 완전고용과 성장에 대응하는 화폐 수

요에 유연하게 적웅할 수 있도록 금준비에 관한 규정은 탄력적인 형태로 바

휘어졌다.198)

공업화가 진전되고 제3차 부문이 확대되면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지불

거래와 은행의 신용창조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은헝의 신용창조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적당한 통화법규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시중은행

에 일정한 자기유통성비올을 유지할 의무나 자금의 일정부분을 준비하여 중

앙은헹에 예탁하는 의무를 부가하는 등 각종의 규제가 간섭수단으로서 고안

되었다. 몇몇 국가에서는 시중은행 · 발권은헝 · 재무부의 3자간에 신용관

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시중은햄에는 일정한 신용의 한계를

넘어 대부액을 확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가 부가되었다.

신용기관은 그 의무에 대하여 특별한 규칙을 제정하는데19S) 서독이나 오

스트리아에는 신용업에 관한 법률 속에 정해져 있다. 이 규칙의 일부는 유

동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신용창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북한과 같이

명령적·미시적 계획을 수반하는 중앙관리경제체계에서는 화폐창출의 제한문

제는 생기지 아니한다.200) 화폐의 창출량을 현금통화와 예금몽화에 대해 종

198) Theodor Pi·itz, 흐르 고. .
s. 133.

199) 루히 은형신용의 종류, 크기 및 범위와 은$대차대조표의 양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칙을 제정한
다.

200) 盤 蟲).. s.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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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경제계획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비규정은 기능적인 의미는 가지

지 아니한다. 게획이 화폐장출량율 결점하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2 ) 발권은힝과 국가기관

화폐 창출량의 제한 내지 결정과 관련하여 발권은행과 국가의 관계에 대

한 문제가 있다.

제1차 대전 이진의 자유주의 경제정책 시대와 같이 국가가 경제과정에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발권은弔의 주요임무는 일반 물가수준

의 안정화 이외에는 없었다.201) 따라서 발꾄은행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독

립되어야 한다는 질서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발권은행법이 제정되었다. 그러

나 통화정색의 수단202> 이 화폐가치의 안정화 뿐만 아니라 유도시장경제체계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기정책 및 고용정책과 성장정책의 여러 목표에

도 사용되어야 한다면, 발권은헹의 정책은 종합경제정팩에 반엉되는 것이 바

람직하고 또한 그것율 초 월할 수는 없게 된다. 이것을 발궜은행법에 여러가

지 형태로 규정할 수가 있다.

첫째, 상호조정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톄면 발권은헹을 제도적

으로 독립시켜 국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헹동에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재무부의 정젝과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종류의 조 정은 정

부가 발권은행의 이사회의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헹사하는 규정을 둠으

로써 한층 강화된다. 이와 같은 상호조정규정은 서독,203) 오스트리아, 미국

204) 둥에서 두고 있다. 둘째, 상하조정의 방식 즉 중앙은행이 정부의 지시

에 구속되는 방식이다. 폴란드, 영국, 노르웨이 등이 이에 속한다.

북한과 같은 중앙관리경제체게에서는 발권은弔은 국영은행이고, 중앙계

획국의 기관이다.20S> 발권은행은 계획당국에 종속된다고 하기 보다는 아예

통합된 것이다.20(i) 그 것은 중앙경제관리 당국의 구성기관이다. 국영은행으

201) 호으.

202) 이에 대해서는 Ikns D. Jar&ISS
, w르 1. ,

s. 179ff 참조.

203) 서독의 연방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Gerd RInck, %d, Q. .
s. 157ff 잡조.

節4) 미국의 옌방준비은행의 억管과 그 비판에 대해서는 Milton Friedman, 반城뜨 50흐,

으5 iml Ncbrwnce, 徐箕原(譯). 「정부로부터의 자유, (서율1 협동언구사. 1986>. 216년

이하 참조.

205) 러시아의 힉-영은행은 성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06) 조 신민주주의 인민궁화국 중앙은행에관한 규정 제 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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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독립된 시중은헹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省·부문별로 조 직된

은행은 국영은행의 하부기관 내지는 지점의 성격을 가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영은행의 지시에 엄격하게 구속된다.

3) 管권은헹의 정책수단

발권은행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통화 및 신용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발권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정책수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화법

제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가가 모든 경제정책에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이는 현금통화의 발헹에 비하여 예금통화의 창출이 많아

져 왔고, 금본위제가 관리통화로 이전되竝으며, 화폐의 수단이 경기정책, 고

용정책 및 성장정책의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더해 왔기 때문이다.207) 발권은

행이 창출하는 지불수단은 경제과정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이나 중권시장을 경유하여 유입된다. 발권은행은 모든 금융기관의 재융자의

근원이다. 재융자의 규모는 이자율의 변경이나 수량제한에 의해 규제된다.

소위 예대금 금리협정에 의해 은행금리를 발권은행의 할인율과 연결시키거나

분리시킬 수 있다.

재할인율의 조작은 통화신용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나

공개시장206)에서의 증권매매는 지불수단의 유통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

할인정책 및 공개시장정책과 함께 가장 최신의 발권은행 수단은 최저준비율

의 설정209>과 신용통제협정이다. 이에 의해 은헹의 유동성, 즉 신용창조의

범위를 축소한다든가 확대할 수 있다.210)

지금까지 기숩한 통화정책수단이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유도시장

경제 형태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만이다. 요컨데 이 질서에서는 시중은헝이

영리적인 면에서 독립된 기업으로 경영되기 때문이다. 시증은행은 기업이나

가계와의 거래에서 그 신용수수업무가 발권은행으로부터 독립하여 영위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체계에서와 같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중앙

은헝의 지점에 불과하거나 그 업무가 중앙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헹해지는 경

207) Theodor Piitz, 르 오으. .
s. 135.

208) 공개시장정책에 대하서는 Kenneth E. Bouldlng. p드 . , P. 207참조

209) Ibid. 
, p. 206 참조

210) Ibid. 
. pp. 212-213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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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통화 및 신용량은 중앙게획에 따라 중앙은행이 직접 결정한다.211> 그

외에도 북한의 중앙은행은 화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갈은 임무률 수행한다.

12)

법규외 규정을 보면 
'

(C 중앙은행 일군들 속에서 조신로동당의 정책과

혁명 전통교양사업을 강화하어 당적사상체게를 착립하떠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그 들을 당고]- 정부의 금융정책관철에로 조직 동원한다. @ 간부

·들과 일군들 속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붉은 전사로, 훌

륭한 공산주의자로 교양 육성하어야 한다. 倦 내각이 승인한 한도 내에서 화

폐를 발헹하고 이를 보관 관리하며 화폐 류통의 계획적인 조절 사업을 조직

집헹한다. 卷 인민 경제 각 부문들과 농업 협동조합 신용부 및 국립 건설

자금 은헹에 대하어 단기 또는 장기 대부를 실시한다. 卷 국가, 사회 或 협

동 단체 기관, 기업소들의 일시적 유휴 자금의 합리적 이용과 주민들의 저금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卷 기관, 기업소들의 걸제를 유일적으i즈 조직 집헹

하며 결제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일상적으로 집헹한다. 酌 외국과의 신용

및 결제업무를 조직 집행한다. 倦 기관, 기업소들이 인민 경제 계획 수헹에

상응하게 로임 자금을 지불하도록 통제를 실시한다. 卷 국가 예산 출납업무

를 조 직 집헹한다. 卷 급, 은의 7매, 공급 및 보관 관리와 외화의 교 尋 및

매매를 유일적으로 수행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사회주의 화폐문제는 사회주의 혁멍을 준비하던 시기에

비로소 제기되었,다. 그 이전에는 사회주의화폐에서 화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화페이용에 관한 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않았

다.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화폐를

인정할 필요성은 강조되었으나 화폐를 이용하는데 따튼 원칙과 방법에 대한

체계정연한 이론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화폐이용과 관련하여 좌우경적

편향이 나타났으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상품화폐관계가 남아있고 가치법칙

이 작용하는것 만큼 화폐를 이용하도록하되 그 역할을 고 려하여 각각의 경우

에 맞게 경제관리의 도구로써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삼고 내각

211 ) Theodor, PUtz, w으 으. ,
s. 13S

212> 위 중앙 은행 규정 제 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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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아래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

나. 매외지優거래의 규제

화폐제도의 영역에서의 경제정책의 두번째 중요한 임무는 외국과의 지불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규범을 정하는 것이다. 이와 결부된 국가간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즉 대외지불거래는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

가, 대외지불거래의 규제는 국내법규만으로 행할 것인가, 국제적인 협정이나

초국가적인 법규도 적용해야 할 것인가, 자국통화의 외국통화와의 외환교환

비올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해야 할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213>

금본위제의 시대 즉 19세기 중엽부터 제1차 대전까지는 국제적인 지불거

래에는 거의 제한이 없었다. 당시의 통화법제에는 대외지불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아무데도 없었다. 외환시세가 안정되었고 통화의 교환

이 원활하였기 때문에 국제통화협정으로 국내 발권은행제도를 보충할 필요는

없었다. 국가는 다만 금본위제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요로 충분하였다.214)

외환평가는 금본위 국가가 정한 금의 가격으로 결정되었다. 외환시세의 안

정성은 금의 자동조절작용에 의해 보장되었다.215) 따라서 발권은행제도에

의한 적극적인 외환시세정책은 펄요가 없었다.

30년대 초의 세계경제공황으로 화폐제도는 금본위제가 붕괴되고 관리통

화제도로 이행되었다. 그에 따라 대외적 통화제도를 개혁할 필요도 생겼다.

이 개혁으로 대외지불거래의 자유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외환관리법216)을 도입한 것이다. 외환관리는 1950년대 이후 지불거래의 자

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실제적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금본위제가 폐

지된 이후에는 각국이 통화정책상 같은 헝동을 취할 수는 없게 되었다. 왜

냐하면 관리통화제도에는 국가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대외지불거래 및 외환

시세에 대한 규제가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통화제도 아래에서

안정된 외환시세로 자유로운 국제지불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권은행

정책을 국제협약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었다. 자유로운 지불거래제도하에서

213) 르 으. , s. 136.

214) 洪又, r a濟廳[g, (서울2Tith. 19霜),299면 참조.
215) 위책, 같은면.

216>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에 대해서는 쇼永愈. r 新外國換管驅폼, (서을 : 貿프aa社.198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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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눙한 한 오랜동안 외환평가를 유지하고 외환시세의 안정을 보 장하기 위해

서는 모든 가맹·국에 대하어 외환평가를 고 정하거나 평가절상 또는 절하외 조

건을 규정하고 외환시세정잭의 햄동기준율 설정하며 국제통화기금을 창설하

는 등의 국제통화협정이 필요하게 되었다.217)

그에 따라 국제지불거래를 초국가적인 입법에 의해 규제하려고 하는 방

竹도 있는데 이러한 생갹은 EEC내의 구주롱화설립이라는 형태로 실인되었다.

216) 롱화동멩창설의 사상은 보다 진전된 것이어서 자주적인 일국통화법제의

완전한 철폐까지 이르게 된다. 명령적인 미시적계획과 외국무역의 국가독점

이 행해지는 북한과 갈은 중앙관리겅제체계에서는 대외지불거래의 자유도 당

연히 배제된다.219> 왜냐하면 대외지불거래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관리당국

에 완전한 독립적지위가 부어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관리경제체계에서의

대외지불거래의 형성은 자국의 법규에 따라서 행하면 된다. 국제적인 행동

규범에 구속된다면 국내경제계획의 달성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앙관

리경제를 취하는 국가의 롱화법제에서의 외환시세는 자주적으로 고정되거나

22이 거래상대방간의 협정에 따라 환률을 규정하는 고정환률제를 채택하고 있

다.221)

북한의 환율은 공정환율, 무역환율, 비무역환율 등 세가지로 구분뒨다.

공정환율은 북한당국이 국민소득 등 총량지표를 외국화폐로 발표하거나 수출

입가격의 대내가격으로의 환산시 적용하며 이 환율은 북한의 원화가치가 샹

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무역환율은 표본으로 선정한 몇가지

상품에 대해 거래국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외국상품가격에 대한 국내상품가

격의 비율로서 결정한다. 이 환율은 외국과의 무역거래에 적용하며 북한무

역은행은 수시로 이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무역환율은

무역환율과는 달리 거래국의 소 매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대비하여 졀펑하며

어행자에 대한 환전이나 외국과의 비상품교역 또는 자본거래시 적용한다.222)

217) Theodor Pi·itz, g L 으. , S. 136.

218) 구주等화(Europrfsisches IMbhrungssys tem, EVIS>는 1979. 3. 13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흐르 끄.

21이 亂4 전. ,
S. 137.

220> 9Jk 으.

221 ) 동입원, 위책, 188떤

222) 위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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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경제의 관계에 관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옛날에는 통화고권과

재정권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223) 화폐와 재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재정과 재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사항이

함께 실현되었다. 19세기 이후 톰화정책이 국가의 재정정책으로부터 독립되

었으나 이 용어법은 오늘날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재정법제라 합은 공공

재정(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이것은 재정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재정개념 보다도 넓은 개념

이다. 따라서 아래에서의 재정법제의 개념은 통화금융제도는 포함하지 아니

하나 재정의 조 정 이외에 공공재정에 대한 법제도와 세제, 자산, 채무의 관

리기구를 포함한다.224)

재정법제의 경제질서적 의의는 19세기 이후 국가법제나 경제체제의 변화

와 함께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225> 19세기 후반의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중

립재정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226) 이것은 중립화폐의 이념에 유사한 것으

로 공공재정이 시장경제의 자동조절 과정에 가능한 한 교란요소로 기능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고였다. 이와 같은 관념은 국가지출이 국민소

득의 1帥-15%를 점하는 데에 불과雙던 당시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비현실적이

라고는 샘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도시장경제에서는 국가지출의 총계가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게 되었다.227) 이와 같은 경제에 있어서는 공공재

정은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화폐가치, 국제수지, 경기, 소득 및 자산분배 등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228) 따라서 공공수지가 경제정책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다. 북한과 같은 중앙관리경제에서도 재정은 경제계획을 달성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2S) 서방제국에서는 재정법제

에 전동적인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다. 즉, 경제정책의 다른 부분영역(통화

223) 襲驅石, 
r 新항政學. (서울 : 박영사, 1980>, 33면 : 洪又, 앞 책, 252면.

224) Theodor Piitz, 르으 끄. ,
s. 137.

225> 蘭閨 晴. 
'

g濟構造03飜化& 財政政策", r 6 1) X Ih , No. 628 (IS77. 1. 1 >. 33면 이하 참조.

226) 襲福石, 앞 책. 35-36면.

227) 이룰테뎐 서독에서는 1970년에는 47.294였다.

228) 襲福石. 앞책, 37-43면 참조.
229> Theodor Pi·itz

, L결 으. , s. 138. 5



320

정책, 경기정첵, 성장정책)과의 외부적 부합과 모든 개별 공공재정의 내적인

부합을 요구하는 전체 경제정책적인 요청에서 재정법제는 큰 역할을 수행하

지 못雙다. 이에 반하여 중앙관리경제질서와 미시적계획이 지배하는 국가에

서는 재정법제는 전체 경제법제에 매우 광범하게 작용하고 있다.230>

지금까지 논의하여 온 생산법제, 시장법제 및 통화법제의 영역과는 달리

재정법제는 국가법제와 밀접하게 관런되어 있다. 재정법제를 구속하는 여러

규범 특히 예산권 및 징세핀은 근대국가에서는 헌법에 성문화되었다.

다음에서 재정법제의 특히 중요한 경제질서적 기능의 일부와 그에 대응

하는 법규법을 살피 보고자 한다.

가. 헌법. 재정법제 및 경제체계231)

근대적인 국가조적은 대부분 각자 독립된 재정을 가진 지방공공단체로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과 이에 대응하는 다수으) 공광재정이

존재함으써 이에 대한 정서질서 즉 재 정%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헌법과

경제체계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재정정책의 과제는 언방국

가가 단일국가의 경우보다도 복잡하다. 재정권이 여러개의 지방공공단체에

분할되어 있는 경우, 즉 지방공공단체가 각자 자기의 재정고권232>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연방국가적 또는 언방제적 재정법제라고 부튼다. 미국,

스 위스, 독일, 오스토리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권력의 연방제적 분할

에는 
"

연방주는…재정은 독럽되고 어떠한 주도 다른 주에 종속되지 아니한

다. 
" 233> 라고 하는 관념과 결부되어 있다. 이와 반대되는 전헝적인 예는 재

정권이 완전히 집진화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의 헌법과 재정법제이다. 동독

의 경우 1951넌의 재정개혁에 의해 그 때까지 독립적이었던 각 공공단체의

재정이 롱일적인 국가재정에 통합되었다.234> 또 한 소런에서도 재정권은

1937년에 집권화되었다. 연방재정에는 공화국의 국가제정, 지구 및 지역기

관 또는 사회보험재정이 포함되어 있다.235> 근대적인 입헌국가에는 재정법

230) d4 으.

231> Peter Selrner, 
'

FInanzordnun g un d Grund gesetz,
"

Adlt, Bd. 101 Hoft2 (Junl 1976>, ss.

23B-269 및 /]야k直했, "

財政法學7J課1」ii 
"

,

r 法律떨i報. 55귄 Kit, 13년이하 참조.
232) 재정고린은 예률 들면 세법의 제정, 징세 및 조세운용의 고귄이라고 할 수 있갰다.

233) 서독기본법 제109조.
2요> G.Schmiiiders, Fina %w W&, 1965, s. 52 참조.

235> <Sow[et Uniorl> <U[.3> im Hsndwbrtorbuch Sozial%vissenschaften, 머. IV, s.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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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헌법과 반드시 일치하는데 이는 재정권의 배분이 경제정책상으로가 아

니라 정치적인 고 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도시장경제를 취

하는 서방제국에서의 재정권의 연방제적 배분은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

는 데는 오히려 일종의 제약으로 기눙한다. 연방제적 배분 때문에 각 지방

공공단체의 재정정책을 공통의 단기 및 중기의 재정정책과 관련시켜 조 정하

고 예산정책과 정부의 종합경제정책을 일치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조정은 각 주, 도, 시의 재정정책의 수단이 되고 이것은 특히 경기동향과 경

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공공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재정법제의 개선

은 전체 경제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236) 북한과 같이

통치권과 재정권이 고도로 집권화된 국가에서는 재정법제와 경제체계 사이에

는 질서정책적인 정합성이 광범하게 존재한다.237)

19세기 말경 재정권에는 본래 담당하고 있던 역할과 함께 소위 준국고적

인 제도가 형성되었다. 이 준국고는 조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

고, 따라서 중개적인 재정권을 가졌다. 이러한 준국고 내지 보조국고 가운

데서도 경제질서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이다. 이것은 사회보장이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간의 소득

재분배와 질병, 폐질, 실업 및 노령시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된다.

사회보장의 확장경향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우선 대상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갔다. 처음 사회입법의 대상은 공업노동자에 한雙으나 점점 다

른 모든 경제부문의 노 동자도 대상으로 되었다.238) 또한 민간기업의 노 동

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도 그 조직이 확산되었다. 보험가입의무의 소득한도

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바뀌어졌다. 최근에는 보험가입의무자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자영업주에까지 확대되었다. 서방제국에서는 이미 전국민을 포

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예도 있다. 사회보험의 확대경향은 대상자의 범위

만이 아니라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급부액도 사회

236) 재정의 경기조정적 기능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 문헌으로서는 0ECO, Fiscal Polic y for a

Halance Economy-excper ience, pro blens an d prospec ts (IS68)이 있다. 이는 Heller교수를

우1원장으로 하는 8명의 학자의 보고서이기 때운에 Heller Report라고도 부른다. 경기조정적
조세제도의 여러유형에 대해서는 金子 蜜, 

'

編濟臟80)手段느 LT이 租積,폼', 「法律時報, 46

권7호. 40면 이하 참조.
237) 국민의 재정권에 대히1서는 官本憲-. 

'

圖局0)財政 th느 6t'. 「法律時報, 55권 6호, 18면

이하 참조.
238) Theodor Piitz, 르으 으. .

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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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법률의 개정에 의해 점접 넓게 확산되어 갔다.23이

제1차대전 후, 사회보험의 운엉재정은 보 급원칙으로 바뀌어지는 겅향이

강하여兎다. 노 령 또는 연금보험의 도입으로 사회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그

재정은 적자로 되어 갔고, 적자분율 국고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24이 영국의 공적보건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소위 일반적 국민

부조제도의 창설에는 보급원칙이 시행되었다.241>

19세기의 자유주의 경제정젝의 조직 속에서 발전되어 온 사회주의적 제규

정은 자유시장 경제가 낳은 부작용의 수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242> 자

유시장경제에서의 미숙련 노동자의 입장은 경영자에게 비하어 상대적으로 약

하고, 기업내의 노 동자의 위치는 기업경영자의 자주적인 결정에 대한 노동자

의 종속성이라는 특짐을 5지고 있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사회정책

은 순수한 보호의 기능을 가진다.243) 경제질서체계가 유도시장겅제로 이헹

됨으로써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의 불가걸한 구성요소로 되었다. 사회적으로

방향이 설정된 경제 유도의 조적 속에서 사회법적 규범은 이제 보완적인 의

미만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기업내의 노동자보호나 사회보험은 고용이나

성쟝 및 소득분배에 중대한 작용을 미치게 되었고 이것이 오 히러 중요하게

되었다.244)

유도시장경제를 포합한 시장경제질서의 겯정적인 기준은 생산과정이 기

업경영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즉 노 동자는 기

업의 경영에 종속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의 완전고용정책 아래에서도 실

업이나 일시적으로 소득을 잃을 위험이 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245)

따라서 부당한 노동조건이나 생활수단의 상실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노 동자를

지키는 것이 사회입법의 과제로 되었다. 북한과 같은 중앙관리겅제질서에 있

어서도 이와 같은 위험이 생길 가눙성은 있다.246) 그러나 경제과정, 기업내

239) L으 J.

240> w므 1. ,
므. 140.

241 > w르, 꼬.

242> w v L

243) Ed노 으.

244) g, 르JL

246) 르JL

246) 공산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해서는 김팡조, 
"

産% 및 羅備政策", 앞책 「共麻國家어1 있어서 정책
과 정책과정에 관한 옌구, 제1집 (1973), 213-250떤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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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형태, 가격이나 임금 둥의 결정은 중앙계획 당국에 위임되어 있기 때

문에 상태는 계획과 계획수헝의 내용과 질에 의존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회법적인 제규범은 보호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내의 생

산과정이 계획을 톰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가전다, 그 외에 사

회적으로 만족시켜야 할 노동조건이나 임금조건을 보장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247) 사회보험은 19세기 창설된 이래 제1차대전에 이르기까지

는 재정상 독립된 제도었다. 그러나 양대전 사이에 보험재원은 적자로 되어

국가는 사회보험의 적자분을 보조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사회보험은 국가

의 재정정책의 중요한 지출항목으로 되었다.248) 소련형의 중앙관리경제에서

는 사회보험은 준국고적인 성격은 전혀 없고 오직 국가재정의 구성요소로 되

고 있다. 사회보험재정에 관한 규칙은 여러 가지이고 이것은 질서정책적으

로 본다면 보험에 의한 공동경제적 자조의 원칙과 일반적인 국민부조의 원칙

의 여러가지 표현이나 변형을 나타내는 것이다.249)

나. 예산제도의 볍적기초

예산제도의 법적기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25이과 특별법 속에 규

정되어 있다. 예산안은 일정한 기간에 예정된 지출과 그 지출과 관련한 수

입의 예측에 관해 체계적으로 편성된 원칙으로서 집행을 의무화하는 계획이

다. 따라서 규범정립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 공시되고

정부 및 행정기관을 정치적·법적으로 구속한다.251> 예산이 가진 재정정책적

기능은 적절한 계획에 의해 재정운영의 경제적 합리성과 지출계획의 실행 가

능성을 자금면에서 보 장한 것이다.252) 다른 한편, 예산의 경제질서적 기능

은 통화안정, 경제성장, 소득분배 등의 사회·경제정책 목표의 달성에 공헌하

는 것이다.

247) Theodor, Phtz, w르 으

248) 이를테면 영국에서는 전통적인 건강보험에 대하여 공공보컨서비스를 창설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있었다. 이 보건서비스는 급부를 밥는 자의 강제보험에서가 아니라 국가재정의 일반 재정자

금에 %해서 충당되었다.
249) 龜. 龜. o.

,
s. 141.

250) 우리헌법 제90조 참조.
251) At輸. 앞책 靈法환a論. 766면 참조.

252) w. Ehrlicher, 
W

Finanzwlssenschaft". Komcenditxm der Volkswirtschafts1ehre, Ed. Il, 1968,

s.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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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산제도

유도시장경제를 취하는 서방제국의 오늘날 지배적인 예산제도는 자유시

장경제 시대에 의회민주주의와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원칙으로 해서 형성된

에산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低다. 따라서 유도시장경제의 서방제국의

예산에 관한 법제도는 오늘낟까지도 예산외 재정정책적인 기능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적 기눙에 향해진 전통적인 제도가 경제정책의 목표설정

에 맞주어 예산정잭을 입안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산에 괸·한 법제의 경제정책적인 의의와 문제는 이를테면, 독일 기본법 제

110조이하나 19認년의 제국회계법에 규정도]어 있는 바와 같은 에산원칙 속에

서 나타난다. 즉 예산안의 완전성, 총액주의, 균형성, 단넌도, 멍세성, 엄

밀성, 명확성, 공개성 등외 원칙이다.253) 이 가운데 경제정책상의 문제로 도1

는 원칙은 그 중에서도 예산안의 단년도 편성의 원칙과 수지균형의 원칙이

다. 단년도 ·인칙은 경제정책상 결점이 있다. 현대의 안정정책이나 성장정·책

에는 - 오늘날에도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나 케인즈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

한편으로 재정적 변수의 
'단기적 

조작, 다른 한편으로는 세출입, 특히 공공투

자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264> 법률로 정부를 단년도 예산에 구속시

킨다면, 경제정책의 요청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다. 경기정책적인 배려에 따라 제도적으로 예비비를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겅제정잭적힌 탄력성이 크 게 중가하는 것온 아니다. 그 보다도 각종

의 제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다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제도

가 경기정잭적으로는 훨씬 중요한 것이다. 255) 케인즈가 총소득과 고 용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을 발표한 이래 경제정책의 생산능력을 완전히 이용하는

데는 경기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자예산이나 흑자예산 또는 균형예산이 적당

하다는 견해가 많아질다. 그 러나 그 예산의 적자정첵이나 흑자정첵은 예산

제도의 변경을 전제로 한다.

2 ) 북한경제의 국가예산

북한헌법 제 32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받전 계획에 따

團 團 闢

253) Thedor Pdt.z, 프프 으. ,
S. 142

2驕) 이러한 계픽에 대해서는 죵기재곌계획 또는 중기재정정책이라는 용어가 넙리 사용되고 있다.
P55> 으므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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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중앙관

리경제질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국가예산은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공공재정

의 수지계획이 아니다. 따라서 제정정책적인 기능은 가지지 않고 경제정책

적인 기능을 가진다. 이 경제질서체계에서의 국가예산은 전체 경제계획의

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256) 이러한 이유에서 거시적 및 미시적 명령계획을

가진 국가에서의 국가예산의 기능과 내용에는 재정계획이라는 표현은 적당하

지 않다. 여기에는 재정계획은 전체 경제계획을 재정면에서 실현하는 임무

를 띠고 그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의 법제도가 형성되어

있다.257) 미시적 명령계획의 경제체계에서는 기업의 생산량이나 임금은 계

획에 의해 지정된다. 중앙당국은 총소득의 민간 및 공공 수요에의 배분을

계획하고 가격과 임금수준의 결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차입에 의해

국가지출을 조달하는 것은 이 경제질서에 있어서는 될요하지 아니하다.2罷)

그러나 가격과 소득이 시장경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조세는 공공의 자

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수요를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북한에서는 생

산이나 소 득분배를 중앙계획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질서에서는 개별 경제주

체의 독립된 여러 결정을 조 세를 통해 유도하는 일은 없다.

다. 조세·공과제도

조세·공과제도의 법질서259)에 대해서도 재정법제와 관련되는 것은 당해

정서규범이 국가간섭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시장경제

를 기본질서로 하는 국가에서는 예산법제도가 재정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것

처럼 조세제도의 주 목적은 공공지출을 담당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있다. 그

런데 유도시장경제에서의 조세제도는 경제정책에 관련된 목표260)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제질서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고 려해야 한다.261)

256> 르으 으, s. 143.

257) 흐르 으.
258) 알바니아 헌법 제31조는 순수한 정치적 의도에서 

'

어뗘한 형태의 租稅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졍하고 있다. 梁承斗, 

'

iS醫國의 總治혈a 필 基本춤a積에 관한 황a', 앞 책 제4집,
50면.

25S) Peter 1mer
, 으 끄. , .

239 이하 및 金子 蜜. 1隱濟政霧[手證느 L t @2租)strr, 「法律時報, 46

권 7호, 39면 이하 참조.

26이 예를들면 소 득 및 자산분땔. 화펼가치, 국민총생산, 경기 등을 말한다.
26t) 현행 세재의 변경은 그것이 세로운 종류나 형태의 조 세, 조 세법의 새로은 원칙 및 비지1정적 과

세므적같이 세제를 질적으로 텬경시키는 경우는 경제질서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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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262)에 관한 법제도는 서방국가의 오랜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지 합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오로지 재정적인 목적밖에 없었

다. 육정한 조세나 조세의 형태에 분배정찌적인 목적이 부가되는 경우도 있

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일차적인 과세 동기는 재정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

고, 다만 소득 재분배라는 과세의 부수적 효과가 사회정책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을 뿐이었다. 특정한 세목이나 세율의 변경이 사회정책면에서 정당

화되는 경우도 있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펑가됴 재정상의 이유에서었다.253>

제2차대전 후에 처음으로 재정입법 필 세법에 새로운 옴적임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사회적인 목적이나 경제성장정젝을 폭

적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조세제도에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다.

이러한 개혁의 일부는 새료운 제도의 창설과 연결되어 이루어졌다. 로 마조

약에 의해 창설된 구주경제공동체는 무역정잭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초 국가적인 제도이다. 가멩국간의 수량제한 및 관세의 철

폐와 비가맹국에 대한 통일관세정책은 가맹국의 세제질서에 있어서는 근본적

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구주자유무역언합(EFTA)은 EEC만큼 포 광적이

고 철저한 것은 아니었으나264) 그 취지는 유사하다. 관세동맹의 목적은 재

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정첵적인 것이었다. 사회보험료를 조 세에 준한 공

과라고 샘갹한다면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사회정책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근본적인 개혁이다. 경제정책에 관련된 세법개정의 한 예로 오스트 리아의

1966년의 경제성장법이 있다.265) 원래 순수히 재정적인 목적에서 제정된 6

개의 세법이 한꺼번에 개정되었다.266) 이러한 세법의 개정은 m 연구를 위

한 기부급에 조세의 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연구조성과 기술진보에 공헌하고,

2 유보이윤에 대한 우대과세, 감가상각의 전도의 승인 및 법인세율표의 분

262> 세제라 합온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과하고 있는 한 국가의 조 세의 진제라 발 수 있겠다.
그 당시의 세제는 세의 종류 魂 수, 세제의 형태 (대물세와 대인세, 적접세와 간접세,
비례세올과 누진세율 등), 개개의 조 세수입이 세입충이에 차지하는 비율 및 세부담의 q민에
오q 배분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263) 관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관세정책의 역사률 보먼 ALi(관세는 종종 재정관세에 지나지 않
는 경우가 많았다.

264> 제3국에 대한 공통관세정잭은 하지 않았다. 또 한 농산물의 자유지역내의 수엽은 예외이었
다.

265> 그 외에도 1966년의 소득세법개정, 1966넌의 법인세법. 사내자급에 의한 중자의 과세상의 조

치. 국내채고(에 데한 유상중권세의 면제. 1953넌의 보호세법의 세로운 개정, 1966년의 개정이
윤세법 등이 있다.

266> Thoodor Piitz
, fLt 끄. ,

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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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조치로 투자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의 가동성을 높이며, 3 국내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세의 감면과 보험세를 폐지함으로써 장기저축을 촉진하

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에 관한 1969년 1월 23

일의 오스트리아의 구조개선법도 또한 성장정책을 위해 제정된 법를이다.

이 경우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구조변화와 국제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

절한 규모의 기업이 적다는 생각이 입법자의 입법동기가 되었다. 이 최적

규모를 형성하기 위하여 구조개선법은 자본회사나 협동조합의 합병, 자본회

사의 인적회사나 개인기업으로의 개조267), 개인기업의 일부 자본회사로의 편

업, 인적회사의 결성 및 일시적 조합계약에 대한 세법상의 감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법률이 아닌 권고에 의한 세제의 변경 또는 개혁의 하나로서 매매

세에 관한 가맹국의 법규를 조정한 EEC위원회 방침이 있다. 이 방침에서 매

매세 내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권고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 서독, 오스트리아

에서는 매매세법을 개정하였다.268) 가맹국간의 세제의 통일과 매매세의 개

정목적은 가능한 한 평동한 경쟁조건을 형성하고 매매세가 가진 집중화 촉진

작용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서독의 1957년 6묄8일의 경제안정성장촉진법은 경제정책에 중요한 의미

를 가진 매우 새로운 법률이다.269> 이 법률의 주된 목적은 재정정책을 안정

과 성장이라는 전체 경제정책 목표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다.270) 안정성장

법의 제정오로 경제 전반을 배려한 경기조정적인 재정정책의 원칙이 법적으

로 규정되고 연방 및 여러 주들이 원칙을 준수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

런데 이 법률은 단순히 재정정책원칙을 세운 것만이 아니라 경기위원회나 경

기조정정립권과 같은 경기정책상 중요한 여러 제도도 설정하였다.271) 이러

한 법규정으로 재정정책의 경기정책으로서의 탄력성이 확대되었다. 연방 및

주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이지만 상호독립이라고 한 구원칙은 
「 연방 및

267) 개조의 주된 이유는 경제의 수축과정에서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회사의 법형태가
매우 비경제적이기 때문이었다. 즉 답당자의 신속하고도 탄력적인 결정을 펄요로 하눈 공업

부문에는 다소 경직적힌 자본회사의 형태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268) 서독은 1967년 5월에 매매세, 오스트리아는 1972년 6윌의 매매세법 등을 개정하였다.
269) Sterm. Miinch Hansmeyer. 으 으 참조. Elmar Stachels는 그의 저서

盜브鹽3es RegiertxnRshand이ns (107이에서 이 法을 
'

최신의 경제정책적인 도구상자이며 현

대 경제과정졍책의 기본법" 이라고 하였다.

270) Gesetz zur F6rdcrun g der Stabilitht un 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이하 Stab. G. 라

한다>. Art. 1참조.

271) Stab. G. 
.

Art.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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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경제균형을 고려해야 한다,272>는 새로운

원칙에 의해 수정되었다. 안정성장법을 통해 정부는 회게넌도중에도 에산과

다른 조치를 취할 7 있게 되었다. 이것은 재정지출의 차년도 이월이나 세

출의 진도에 의해 헹해진다. 그 외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이나 감가상각

규정을 번경하는 규정도 있다. 또한 정부는 언방, 주 및 시의 기채를 양적

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정성장법은 경기동향에 적합한 재정정젝율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북한은 1972 헌법 제33조에서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고 하고 1992년 현법에도 제25조에서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

에서 · · · · · · · · 리·고 규정하여 세금제도의 철폐를 헌법화 하였으나 제a8조에

는 자립적 민족겅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어 에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한 이미 1985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걸정으로 합영회사

소득세법을 제정하여 시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헌법 시행의 진지성이 의심

스 럽다. 사회주의 이론에 의하면 세급제도는 국가의 발생과 더불어 생거나

수천년 동안 내려 오떤서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수단으로 이용된 낡은 사회의

유물로서 게급적 착취제도가 힐어진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세금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273)

북한에서는 1946넌 20개조 정강에서 밝힌바와 같이 일제시대에 존속하던

식민지조세제도를 철폐하고 단일한 농업현물세제와 누진소듭세제를 기뵨으로

하는 조세졔도를 유지하어 오 다가 1966넌에는 농업현물세제를 페지하고 1974

넌에는 모든 세금제도를 폐지하竝다. 이와 같은 세금제도의 폐지는 노동력을

포 합한 모든 셍산수단이 국공유화되면서 따로 조세제도가 불필요하게된 결과

이다. 즉 북한에서는 모든 공장과 기업소가 국가소유이고 국가가 직접 경영

하는 국영기업이므로 모든 기업의 수입 · 지출은 국가예산에 포함되어 이루어

지고 임금 끽 소비재가격도 국가가 책정하게 되므로 유도겅제국가에서와 같

은 조세의 기능은 의미가 없고 국가의 게획과 의도에 따라 국가수입이 확보

될 수 있다. 또 한 국가소유가 아닌 일부 협동농장의 경우 그 소득은 협동농

장에 돌아가 그에 속하는 인민들에게 배분되는 것이나 국영기업이 협동농장

272> Stab. 0. 
,

Art. 16 참조.
273) 깁영회, r 세금문제해결경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4면 띨 한셔봉, 앞 책, 143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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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공하는 비료 · 농약 . 기자재등을 생산가격이상으로 공급하고, 협동농장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낮게 책정하는등의 방법으로 국가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국가수입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조 세부담의 면

제가 의미가 없게 된다.274)

현재 북한의 수입금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봉

사료수입금, 국가재산판매 수입금등이 있는데 이러한 수입원은 경제관리에서

독립체산제가 확대됨에 따라 조직적으로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위한 제도

로 보이는데 이들은 세금제도를 없앤다고 하면서 결국 명칭만 달리할 뿐 실

제로는 모든 경제활동이나 성과에 따라 부과되는 변형된 조세제도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lL 경제과정에 대한 간섭수단

경제구조에 대한 간섭수단에서는 국가의 경제질서를 어떤 수단으로 정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본장에서는 개별경제계획의 수립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의 결정 또는 변경을 동하여 국가는 경제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과정이라함은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산, 교환, 소비의 과정이다.2지 이러한 현상

은 분업에 따른 유통경제에서는 무수한 개별경제계획으로부터 샘긴다. 따라

서 개별경제계획이 국가간섭수단의 平입점으로 된다. 그 런데 기업, 가계 등

의 개별경제의 계획에는 계획요소와 계획여건이 구분되다. 이러한 구별에

따라 간섭수단은 계획여건에 투입되는가, 계획요소에 투입되는가에 따라 구

분된다. 
' 

계획여건'에 투입되는 수단을 간접적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수단

은 계획요소에는 간접적으로 밖에 작용하지 아니한다.2지 왜냐 하면 계획요

소의 결정은 개별경제주체에 위임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간섭수단은 개별

경제의 
'

계획요소'를 직접 결정하든가 변경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직

접적인 수단을 롱제라고도 한다. 경제과정에 대한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

274) 법제처. 앞 척. 603면

275> Theodor Piitz
, 흐르 으. .

s. 146.

276) 르으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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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공하는 비료 · 농약 . 기자재등을 생산가격이상으로 공급하고, 협동농장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낮게 책정하는등의 방법으로 국가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국가수입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조 세부담의 면

제가 의미가 없게 된다.274)

현재 북한의 수입금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봉

사료수입금, 국가재산판매 수입금등이 있는데 이러한 수입원은 경제관리에서

독립체산제가 확대됨에 따라 조직적으로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위한 제도

로 보이는데 이들은 세금제도를 없앤다고 하면서 결국 명칭만 달리할 뿐 실

제로는 모든 경제활동이나 성과에 따라 부과되는 변형된 조세제도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lL 경제과정에 대한 간섭수단

경제구조에 대한 간섭수단에서는 국가의 경제질서를 어떤 수단으로 정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본장에서는 개별경제계획의 수립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의 결정 또는 변경을 동하여 국가는 경제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과정이라함은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산, 교환, 소비의 과정이다.2지 이러한 현상

은 분업에 따른 유통경제에서는 무수한 개별경제계획으로부터 샘긴다. 따라

서 개별경제계획이 국가간섭수단의 平입점으로 된다. 그 런데 기업, 가계 등

의 개별경제의 계획에는 계획요소와 계획여건이 구분되다. 이러한 구별에

따라 간섭수단은 계획여건에 투입되는가, 계획요소에 투입되는가에 따라 구

분된다. 
' 

계획여건'에 투입되는 수단을 간접적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수단

은 계획요소에는 간접적으로 밖에 작용하지 아니한다.2지 왜냐 하면 계획요

소의 결정은 개별경제주체에 위임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간섭수단은 개별

경제의 
'

계획요소'를 직접 결정하든가 변경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직

접적인 수단을 롱제라고도 한다. 경제과정에 대한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

274) 법제처. 앞 척. 603면

275> Theodor Piitz
, 흐르 으. .

s. 146.

276) 르으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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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구별은 경제질서에 있어서 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겅

제에 대한 간섭 수단이 항상 또는 주로 간접적 수단을 사용할 때에는 그 겅

제정잭은 시장경제의 조정원칙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항

상 혹은 주로 적접적 수단이 사용되는 것은 중앙관리경제질서의 본질적 특징

이다.277>

l 간점적 간섬수드f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간접적 수단에는 크게 화폐적 수단과 재정적 수

단이 있다.

가. 화폐적 수단27*)

어기에서 화페적 수단이라 함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공급을 조정하

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탄을 말한다. 즉 화폐정첵을 변경시킴으로써

통화 및 신용량에 일정한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수단이다. 화폐적 수단은

일반적으로 간접적 수단에 속하나 특별한 종후·의 수량이나 가격의 통제라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화페적 수단도 있다.279> 통화 및 신용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수단은 할인율의 결정이나 변경,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가증권의 공개시장에서의 매매, 시중은행의 최저준비율의 설정이나 변경
4

등이다. 할인율, 공개시쟝조작 및 최저준비율은 신용기관의 사업걸정에서

여건으로 된다. 이것은 신용기관의 계획요소에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또한

신용기관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별겅제계획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80)

대외지불거래나 경제에의 외환공급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 중 중요

한 것은 외판평가나 외환시세의 결정 또는 번겅이다. 이 경우, 국제지불거

래가 자유로운 때는 외환평가와 외환시세는 동일하지 않다. 외환평가는 한

국가의 롱화단위의 금본위에 대한 고정교환비율 또는 별도의 통화단위와의

277> o,흐 으. ,
S. 147.

278> 111rich Scheuncr, t호 으. .
ss. 43-44 잠조.

279) Theodor Piltz, %% 으. ,
s. 146.

280> 2,ut 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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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교환비을이다. 외국著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외환시세는

그때 그때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평가와 차이가

난다. 외환평가가 개별경제의 결정에 중요한 여건으로 되는 것은 10세기의

고 전적인 금본위졔하에서와 같이 발권은헹이 법정지불수단이 금과의 교환은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만이다. 오늘날에는 어떠한 국가의 중앙은행도 일관하

여 태환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唱경제계획의 여건으로 되는 것은

외환평가가 아니라 외환시세이다. 중앙은행은 외국환시장에의 매매개입을

통하여 외환시세의 높이를 조 정할 수 있다.

나. 재정적 수단281)

화폐적 수단에는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이 있지만 유도시장경제국가

에서의 재정적 수단은 개省경제의 계획요소에 간접적인 작용을 미치는 것만

이다.282) 공공기관의 지출은 개省경제계획에는 여건의 성질을 가진다. 또

한 화폐적 수단의 종류는 적지만 재정적인 수단의 종류는 많다. 그리고 재

정적 시책은 고도로 발달된 현대의 국민경제에서는 개별경제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정적 수단은 시장경제를 기

본질서로 하는 국가에서는 경제유로를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에서도 가장 중

요한 수단으로 되었다. 화폐적 수단은 주로 재정적 수단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재정적 수단은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283)

첫째는 공공신용의 수수에 의한 재정적 수단이 있다. 공공신용의 수수

는 공공 지출의 자금조달과 지출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화폐적 수단과

같이 경제전체의 통화, 신용량을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

공기관의 재정활동은 개별경제계획의 여건으로 된다. 공공기관의 재정활동

은 기업의 비용, 판매고 및 자산의 형성과 가계의 소득, 자산상황 및 소득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예산의 개별 항목의 결정이나 변

경을 통하여 개별경제의 헹동과 경제과정에 간섭할 수 있다.234> 예산에 계

상된 각 세출항목을 그 경제적 성질에 따라 T 공무원에 대한 임금의 지불,

2용1) Ulrich Scheuner, 르으 으. ,
ss. 41-42 참조

282) Theodor Pi·itz, 르으 끄. ,
s. 149.

283) a. a. o.

284> a.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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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내의 가계와 기업 및 해외에의 이전지불, 倦 공공기관에 의한 소비, 투

자릅 위한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으로 구분된다.265) 세입의 항목을 수입의

종류 및 조달방법에 따라 I 조세, 관세, 수수료 부담형태의 강제적인 공과,

헐 사회보험료 및 회사부담금 骨 조세에 준하는 공과, 卷 해외로부터의 이전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한 공공신용은 신용을 주는 측과 받는 측에 따

라 m 국내의 가계·기업에의 대부, 倦 외국에의 대부, 3 국내민간으로부터

의 차입, 4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28S) 그런데 경제과정

예 대한 간섭수단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입, 세출 및 신용만은 아니다.

이 러한 개별항목으로부터 산출되는 예산총액이나 잔고도 여기에 포함된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같은 액으로 중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수지잔

고 와 예산총액도 특수한 수단으로 생갹할 수 있다.287>

북한과 같은 중앙통제경제질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눈 간접적 간섭수단

을 채택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다.

2. 적접적 간섭수단

개멸경제게획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요소는 수량과 가격이다. 직접적

수단이라 함은 계획요소에 직접 루입되는 가격이 수량을 강제적으로 지시하

는 것과 같은 수단을 말한다.288> 가격이나 수량에 대한 강제적인 지시를 우

리는 통제라고 부른다. 가격에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만이 아니라 노통

및 화페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

가, 가격營제289)

가격몽제는 고정가격이나 한게가격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고정가격

이라 함은 그것을 넝어서도 내려서도 안되는 가격이다. 북한과 같은 명령적·

285) w으, 으

286> 르]으t

237) 핸고 L

'88) '審>b2谿3 ]섭A訓言 볏 f 
'

A,규製%,' 羲 訓淫
盜潔,奴·52富%皇 g&官4[1'%캅,',高,nw] 

私 
Pub"c '"lit y

"9> '볐盟삼認·, 
蜜d 齒,,實協-旨뇨:'"tellm&tI"heP'eisko'troll'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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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계획경제질서의 특징은 가격통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중

앙관리경제에서는 재화의 가격만이 아니라 임금이나 이자율도 고정된다.

서방제국의 유도경제시장에서는 고정가격은 자유로운 가격형성원칙에 대

한 예외로서 특정시장에서 채용되고 있을 뿐이다. 기초식료품 가격이나 공

익사업의 요금290)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는 원료나 주택임대 가격에 대해서도 고정가격이 설정되어 있다.291) 시중은

행의 예대금 금리가 발권은햄의 할인율과 고 정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것도 가격지정의 한 형태이다. 명령적·미시적계획의 중앙관리경제에서

는 고정가격이라는 간섭수단이 여러가지 형태로 이용된다. 군수품에 대해서

는 군수품의 생산에 관련된 각 생산자에 대하여 각기 다른 가격이 설정된다.

또 한 이 수단의 변형으로서 어떤 소비재의 고정가격은 소비자집단에 따라 달

리한다. 이를테면 저소득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등이다.

한계가격에 의한 가격통제는 최고가격292), 최저가격 혹은 범위가격293)

(Rahmenpreise)이 있다. 최고가격의 지'정은 사회정책적인 동기에서 적용되

는 것이 보통이다. 최저가격의 설정에도 최저임금을 법률로 정하는 것과 같

이 대부분은 사회정책적인 고려가 결졍적인 동기이다.294) 또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도 최저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범위가격은 실제로 기업이나 가계

에 대한 강제적연 가격지정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안정화를 위해 정부

가 매매에 개입할 때 구속적인 기준가액으로 사용된다. 물론 인플레의 움직

임이 나타날 때에는 일반적인 가격동결이나 임금동결과 같은 수단도 때때로

이용된다.295) 이러한 동결은 모든 시장가격이나 임금율의 일정한 수준 이상

의 상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정이고 최고가격이나 최고임금의 일반적인

200) 2셨%W댈 J병맵 . , 認3교飢. 而魯@ll 庶池 
r

認.&압42
論匪. , Vol. 6S (198되. p. 65 이하 참조.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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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시장에서의 가격변동에 대해 상한 및 하한을 설정하는 것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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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에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헤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유재산·제됴의 확충 및 정착과 겅쟁질서의 도 입이다. 그 러나 순수한

의미에서의 시장경제 질서는 낱북한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서의 의미

는 가지나 현실의 북한경제가 이러한 제도을 도입하고 정착시키기에는 정치

적.경제적·사회적으로 어리움이 많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제도로 나아

가기 위한 준비탄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갈-t 준비 단계에서의 시장기구와 계획의 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

아래 두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경제적 자유보장을 위한 범적 데응 방안

가. 사회보장제도의 완화

국가적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을 시민 생활의 최소한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데 두고, 기타의 사회보장은 사보험에 위임한다면 시민의 경제활동

에 대한 창의성과 열성이 높아질 것이다. 무리한 국가적 사회보장제도는 그

재원 조달의 강박관념으로 인해 국가가 겅제 엉역에 간섭하게 되는 합법적이

고도 합의적인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 볍에 의한 경제행정제도의 확립

획일적이고 미시적인 게획 대신 개벌 경제주체 즉 기업 및 개인의 행동

에 관한 추상적 규범이 확립되고 그 것을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 정비된다면

그 규범 속에서 자주'적인 결정에 위임해도 좋은 부분이 넓어질 것이다.

다. 간접적 수단에 의한 경제 간섭

물자동원계획형의 전체주의적 통제가 아니라 국가의 거시적인 조정계획

읗 정비하고 유도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개별 경제주체의 헹동에 대

한 국가의 세세한 간섭이나 통제없이 경제활동의 수준 및 내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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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량통제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경제과정에 대한 간섭수단은 가격통제보다 수량롱제

가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어 왔다. 생산과 소비의 명령적·미시적계획에는 수

량통제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여기에서는 가격통제는 보완적인 기능을 가

지는 데 불과하다.

경제정책자가 생산을 관리하는 수량昏제수단에는 m 어떤 기간에 생산해

야 할 생산량의 의무지표를 설정하거나, 倦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수량

을 결정하는 방법, 3 생산물의 인도량에 의무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명령적·미시적 계획에는 통상 T 및 0의 수량통제가 사용된다.300) 그러나

2차대전 중 독일의 전시경제에서는 농업부문에 1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고

倦와 0의 수단이 사용되었다. 시장경제적인 농업질서구조 속에서의 부분적

인 수량통제에는 倦의 수단밖에 사용되지 않았다.301) 소비에 대한 수량통제

는 생산과는 다른 형태를 취해 왔다. 소비에 대해 생산량의 의무지표에 유

사한 수량적 지령을 발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302) 따라서 미시적연

소비수량통제는 구입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행해진다. 즉 배급에 의해 소

비재를 통제한다. 소비자가 자신이 가진 소비재를 소비하는 것과, 필요한

경우에 다른 소비자가 가진 소비재의 구입권과 교환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

에 위임되어 있다. 전체 소비의 수량은 소비자의 소비액을 적당히 결정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가 있다. 중앙관리경제의 전형적인 특징은

수량통제가 일반적으로 헹해진다는 것이다. 모든 생산부문별 생산수량의 의

무지표가 계획되어 있다.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의 미시적 계획원칙이 실시

된다면 계획당국은 모든 기업에 대하여 생산물마다 생산수량을 지정하게 된

다. 그러나 계획은 스스로를 제한하여 개별기업에는 재확의 종류에 대해서

만 생산의무 수량을 지정하고 품목의 구성비의 결정은 경영관리자에 위임하

는 경우도 았다. 계획당국은 스스로를 자제하여 제조기업 전체에 대하여 그

생산량을 지정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생산량의 할당은 당해 기업전체 또는 그

관리기관에 위임하기도 한다. 최근의 동구제국의 경제계획에서는 기업관리

자가 독립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를 착대시키려는 움직임이 나

300> IT%sodor Piitz, 흐르 으. ,
s. 153.

301 ) 르으 으.

302) 흐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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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수량통제가 일반적으료 적용되는 경제체계에 있어서도 실제로

는 수량통제를 땅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나 경제영역이 존재한다. 소련의

집단농장 농민의 자영지, 생산영역이나 규모가 적은 서비스업의 경우가 그

예이다. 유도시장경제에서도 60년대 초부터 수량통제가 부분적으로 적용되

고 있다.303) 기초식량의 수입, 자본의 유출입, 외국인 노동자수의 할당 등

대외경제부문에서 많이 나타난다. 통화·신용의 분야에서도 중앙은헹이 재할

인에 대하어 신용을 할당하거나, 중앙은헹, 시중은행과 재무부가 신용관리협

정을 맺어 신용의 최고한을 설치하는 둥의 수량롱제가 헹해진다.304)

1930년대부터 50넌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국내경제에는 수량롱제가 헹하

여x'1지 압앴으나 국제무역 및 대외지불거래는 완전히 수량통제에 의해 규제

되但다. 어떤 종류의 재화의 생산이나 수출입 및 소비가 공공의 안전이나

보긴위생 등의 이유에서 금지되는 경우에도 %또한 수량骨제에 슉한다. 중앙

관리경제와 유도경제시장에서의 가격骨제는 주로 고정가격의 형태를 치하는

데 반해 수량통제는 일반적으로 생산해야 할 생산물의 최저수량이나 소비해

야 할 셍산수단 끽 소비재의 최고수량을 지정하는 형태를 취하여 왔다.30E>

북한경제는 중앙집짐화된 경저]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웁직이는 겅제

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

요한 정보의 흐 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머 하부조직은 중앙의 멍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306>

북한에서 경제계획의 작성과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 , 시 ·

군 
·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

획위원회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

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계획의 세부화는 북한경제에 있어서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 취해지는 계획의 원칙적 체계이다. 이에 대해 북

한은 중요한 것만을 계왹화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경영활동을 빈

w

303) 카르텔에 의해서도 수량동제는 헝해진다,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Saul Levmore
,

'

Rescuin g

Some Ant1trust Law : An Esse y on Vertical RestrictIons an d Consumcr Informations", 101」wa

Law 11eview, VM. 67 (1982), 6p.981쇰93 찹조. 
w

浦4) Theodor, Pdtz
, w르 으, ,

S, 1더.

305> 프으 으

306) 롱일괸, %i 책.119먼



틈없이 맞물리게 함으로써 사소한 자연발생성의 요소도 허용하지 않도록 경

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307>

이러한 계획의 세부화는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으로

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가격통제와 함께 수량통제도 철저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 21타의 통제

생산물의 종류는 독립된 계획요소는 아니다.308> 왜냐하면 종류가 결정

唱 생산물에 대하여 수량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생산물도 품질이 다른 것이 생산된다.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이 구별되는 것

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품질의 통제를 통해 경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명령적·거시적 계획이 행해지는 북한과 같은 중앙관리경제질서에서는

기업이 제품의 질을 통하여 생산요소를 절약하려고 한다든가 수량적인 계획

목표를 달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질에 대해서도 지정하게 된다.309)

유도시장경제에서도 매우 예외적이지만 품질에 대해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을 위하거나 보건위생을 위한 경우이다. 개별

경제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섕산방법은 생산하려는 생산물의 종류와

생산량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섕산방법은 경제과정에 대한 통제의 독립

된 平입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통제의 중요한 平입점은 가격 및 수량과 기

업의 입지이다. 그러나 유도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입지통제 보다도

간접적인 수단, 즉 재정으로 유인하는 편이 기업의 입지선택에 큰 영향을 미

친다.*10) 유도시장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주택정책, 교 톰정책,

보老행정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아니한 장소에 기업이 입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지나 허가에 의한 입지통제가 헹해진다. 명령적·미시적

계획경제체제인 북한의 기업입지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311)

307) 위 A. 120면

308> 르흐 으.

309) 큰르 으.

'"'

證 y 須
(1980), pp. 209-255 참조.

311) Theodor Pi·itz, 르 으 ,
s. t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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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rn 留 론

1 북한 경제헌법 및 경제법제의 특성

국가가 생긴 이래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헌법상의 근거 유무와는 관계없

이 다소간에 경제에 간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의 간섭은 겅제

광황의 수습이나 전젱의 성공적인 수행, 경제적 평등의 실현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으며 광해나 근로조건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많은 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있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에 장점

이 있다는 사실을 중멍해 주는 설득력 있는 완전한 중거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간섭을 주장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사이에서 각자

상대방의 주된 결점으로 지적하면서도, 반대로 서로 지적 받고 있는 문제이

다. 현재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간섭이론은 없다. 즉 언제 간섭이 요구되고

어떻게 행해져야 하며, 간섭의 시행이나 폐지의 이해 당사자는 누구이며, 현

재의 간섭의 과다 이부暑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많은 부분에서 해로운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한 콘셴스가 형성되어 있으며 소련

을 비롯한 사회주외 국가들의 붕 와 이듈의 개방화 노력이 이를 실骨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 간섭의 폐해 문제는 경제적 효율과 국민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제기된다. 즉 경제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간섭은 경제적 효

올을 저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상실하도록 한다. 왜냐하먼 경제적

효율과 자유의 보 장은 시장 기구의 원촬한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

문이다.

과도한 국가간섭으로 인한 겅제적 효올의 저해는 계획 기눙의 한계와 창

의성의 상실에서 온다. 오늘날의 경제가 분업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

暑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사회 전체예 널리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말

한다. 국가가 게획을 수립하고 개별경제주체의 계휙에 간섭하기 위해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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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널리 분산퇴어 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경

제규모가 커지고 분업이 발달되면 될수록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이러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은 비대해지고 경직된다. 다시

경적된 정부 조직은 정보 수집에 역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정착한 정보에 근

거하지 않은 계획은 그 한계성을 나타내게 되어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게 된

다. 또 한 과도한 국가간섭은 개별경제주체의 이기심과 계획의 유연성 즉 개

인의 창의성을 상실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무력하게 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저

해하게 된다.

또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그 자체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개省경제주체의 고유한 결정 영역 즉 생산과 소비의 양이나 종

류, 품질, 가격에 대한 간섭이나 영업의 특허, 허가 및 입지 선정, 직업 선

택에 대한 간섭은 넓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체

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

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권도 침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위

해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다. 왜냐하면 경제 제도가 권력의 집중 혹은 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를 보 장해 주는 경제조직 즉 자유시장

경제는 경제력과 정치권력을 분리시켜 주고 이로써 상호 견제하여 정치적 자

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역으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간섭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국가간섭으로 인한 국민의 국가의존성의 심화로 인해 인간은 모두 자유와 책

임에서 도피하여 그들 스스로 노예에의 길로 치닫게 된다. 소위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명분 하에 경제에 대한 국가 간섭을 강화합으로써 개인적인 자유

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국가 간섭제도는 소유법제, 시장법제, 통화법제, 재정법제

어디에서도 기업이나 개인의 이기심이나 창의성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중

앙 계획에 의한 국가 관리 경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사회적 경직

성과 폐쇄성에 더해 철저한 비효율적·자유박탈적 경제질서 형태를 취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관리 형태는 북한의 고 유한 것이 아니라 소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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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용 과정에 무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도입힌· 넌

수가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도입 당시와 현재에는 그 배경이 되는 여러 사회

적 · 경제적 여견이 크게 변화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시간의 겅과에 따라 번

화하는 어러 사회적·겅제적 사정이나 다른 나라의 경제동향이나 기술의 싱·황

등에 항상 ·쥬의를 기을어 현재의 경제 롱제의 목적이 합리적인가, 톰제의 범

위.수단이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가 또한 새로운 국가간섭제도의 도입이 펼요

한가 둥음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경제제도의 일반적 특질은 대체로 m 국가통제제도가 일단 도입

도]띤 일쳬 폐지되지 않고 장기적 일반적으로 확대·강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

는 접, 2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기업의 사업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사업자의 자기 책임의식이 희박한 경

향이 있다는 점, 렁 국가통제제도의 도입 당시와 현재에는 사회적 
· 

경제적 사

정이나 업게의 상황이 크 게 번한 경우가 있다는 것, 卽 경제제도를 정치제

도 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경제영역에 경제적 원칙 보다는 정치적.도덕적

논리를 우선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 恭 국내외 경제정세의 번화나 소 비자

의 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등이다.

이를 부문벌로 보면 경제구조에 대한 국가간섭의 경우 T 셍산 수단에

대한 사소유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철저한 국가계획에 의한 기업경엉제도를

채텍하고 있으머 노 동자 보호는 노력 동훤에 그 주목적을 두고 있다. 勒 상

품시장이나 노동시장에의 참가의 자유는 철저하게 봉쇄피어 있으며 사적 자

치의 보장수탄인 계약법은 게획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되었으며

경젱은 다만 생산력 제고를 위한 노동자의 통제수단으로서만 의의를 가질 뿐

경쟁읗 롱한 가격 형성의 영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卷 촤폐의 발행은

게획당국에 통합된 중앙은행에서 이루어지고 대외지붑거래도 국가의 전반적

인 통제에 의존하고 있다. 鉛 통치-진과 재정권이 고도로 집권화되어 있고 사

경제시장이 극히 왜소하므로 재정 정책이 곧 전체 국가의 경제정책이 된다.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간섭은 화폐적 수단이나 재정적 수단과 같은 간접

적 간섭수단보다는 가격이나 수량哥제와 같은 직접적 관리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즉 북한의 경제제도는 국히 중앙집권화퇸 미시적 계획과 자본, 물자

와 노 동력에 대한 철저한 롱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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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제제도는 m 기업가와 개인의 창의와 열성의 발휘를

방해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借 부적절한 정보에 의한

계획으로 산업간의 최적의 자원 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卷 행정통제

에 의한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가와 개인의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던

가 과대한 부담을 과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 또한 勸 경제 이외의 상황에 의

해 경제에 대한 통제가 행해질으로써 경제활동에 대한 에측 가능성의 저해와

기업가와 개인의 의욕 상실로 인한 경제효율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 있다는

점, 卷 정보의 통제로 국제경쟁력을 감퇴시키고 지나친 수입규제로 국제적인

자원의 최적배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점, 卷 특히 경제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통제로 경제적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그와 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제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은 국민의 자유보장이나 경제적 효율의

신장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신념이다. 따라서 통일

의 실현과 그 바람직스러운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영역에서의 유사한 체제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볼 때 문제의 해결은 한국 경제체

제의 북한경제체제화나 북한 경제체제의 한국경제체제화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은 신넘과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결

과에 따라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세

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중앙집권화된 명령적 계획경제 제도를 가진 북한은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 해야

할 일에는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서는 안될 일에는 국가의 손을 거둬들

임으로써 경제적 효을과 국민의 자유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길을 지향하고 있고 정치

적 안정이 보장된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까지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치적으로 안정된 북한도 이를 시도해 봄직하다고 하겠

다. 북한이 경계하고 았는 가상적 제국주의나 자본주의는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나친 경계나 두려움은 버리고 그 들이 지향한다고 해 왔

던 진정한 사회주의의 목표인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이미 검중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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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에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헤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유재산·제됴의 확충 및 정착과 겅쟁질서의 도 입이다. 그 러나 순수한

의미에서의 시장경제 질서는 낱북한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서의 의미

는 가지나 현실의 북한경제가 이러한 제도을 도입하고 정착시키기에는 정치

적.경제적·사회적으로 어리움이 많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제도로 나아

가기 위한 준비탄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갈-t 준비 단계에서의 시장기구와 계획의 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

아래 두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경제적 자유보장을 위한 범적 데응 방안

가. 사회보장제도의 완화

국가적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을 시민 생활의 최소한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데 두고, 기타의 사회보장은 사보험에 위임한다면 시민의 경제활동

에 대한 창의성과 열성이 높아질 것이다. 무리한 국가적 사회보장제도는 그

재원 조달의 강박관념으로 인해 국가가 겅제 엉역에 간섭하게 되는 합법적이

고도 합의적인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 볍에 의한 경제행정제도의 확립

획일적이고 미시적인 게획 대신 개벌 경제주체 즉 기업 및 개인의 행동

에 관한 추상적 규범이 확립되고 그 것을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 정비된다면

그 규범 속에서 자주'적인 결정에 위임해도 좋은 부분이 넓어질 것이다.

다. 간접적 수단에 의한 경제 간섭

물자동원계획형의 전체주의적 통제가 아니라 국가의 거시적인 조정계획

읗 정비하고 유도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개별 경제주체의 헹동에 대

한 국가의 세세한 간섭이나 통제없이 경제활동의 수준 및 내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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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n 경제간섭결정과정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

가. 정보의 정비

계획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것이 정책의 선택에 도움이 되

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 경제계획은 인위적인 규제로부터의 자유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사이의 다양한 논의를 조정하는 공정한 절차를 보증할 수도 없

다.

나. 경제정책에 관한 알권리의 보장

계획을 민주적으로 수립하고 조작주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문가집단이나 관료기구에 의해 개발되고 축적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다. 경제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보장

다양한 선택이 실제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구체적 계획들을

국민이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입안하

는 당국이 복수의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전문적인 지식인

사이의 소수의견이 충분히 존중되고 그들의 연구의 자유와 그 결과를 국민들

사이에 보급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라. 경제영역에서의 권력분립제도의 확림

소수의견이 생기도록 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여러 단

계의 자치적 조직을 통하여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스럽

다. 계획의 선택을 위한 논의와 결정절차의 민주화와 함께 분권화된 체계를

채용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다양하게 체득된 경험이 사회의

다른 부문에 대해 강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계획의 수정 또는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보의 완비에 의한 선택의 적정화에 노력하는 데도 우

리들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일반시민의 이해능력의 개발에도 일정기한 내

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이룩해 놓은 지식은 중요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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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따라서 중앙의 일륩적인 지시 하달 보다는 당해 지역사회 및 기업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해주는 방향이 바람직스러우머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의사

결정권한의 분권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와 원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의 시헹착오와 경헙을 바탕

으로한 조언은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되며 북한에 대한 도움이 단순히

물질적있 먼에서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방법으로도 진행되

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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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1b率章의 督野 . 2rPh扶 Afr券모

정 주 환(단국대 )
w w苟%3C

북한은 그 동안 대내적으로 종래 그들이 고수해 오唱 폐쇄적 경제운

영으로서는 누적된 구조적 제문제 즉 자본과 기술의 부족, 대외무역

의 한계 , 중공업 편중 기타 자원배분의 왜곡화 현상 등을 해결할 방

법이 없였고 이로 인하여 경제 전반에 침체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다

른 개발도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자본 및 기술의 도입 에 의한

경제성장방식에로의 건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栽다.이것이 합영법

제정의 근뵘적 계기가 되었으며 , 대외적으로 항상 그 들과 체제 및 이

념과 경제분야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국이 1979년 8

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둔 것에서
4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북한당국은 1984년 9윌 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합영법을 제정하고 이어서 1985년 3월 20일 정무원 결정 제

4호로 합영법시행세칙을 제정하였으며 , 그 밖에 1985년 3월 7일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에 의하여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외국

인 소득세법을, 1985년 5월 17일에는 정무원결정 제22호 및 제23호에

의하여 각각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과 외국인소득세법세칙 등을 제정

하였다.

그려나, 북한의 합영법제는 극단적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집착과 서

투른 자본주의적 요소가 창균형하게 혼용되어 다른 개발도상국의 외

국인 투자법제보다 필씬 찰리하고 불합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모델이 되였던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 되荒다. 뎌욱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나 자원 . 노 동력 . 시장규
모 및 경영기술 등 여判가지 경제적 여건이 서방자본주의 국가의 투

자욕구를 자극할만한 어떤 이졈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합영유치정책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거주하는 친북한계 교포들에 의

한 소규모의 제한된 약간의 사례블 제외하고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한계

를 느 껴 잇따라 체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됨에 따라 이들 국

가들이 종전의 구상무역 방식에서 현금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조치

를 취하는 등 국제경제 여건도 북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북한은 연료 등 원료 재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외환사정도 극

도로 악화되었으며 경제적 고 립이 심화되였다.

이에 북한은 유엔개발기구에 의한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

할 의사를 보이 면서 미국 . 일본 등 서방국가에 유화적 태도를 나타냄

과 아을러 정치적 . 군사적 긴장상태와 대결구조가 지속되어 왔던 납

북관계에 있어서도 총리급 회담을 비旻하여 각종 남북대화에 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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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뵨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체텍되는 성과률 거두었으며 특히 경

제혐 력에 적극성율 보여 남한 기업 인들율 초청하고 남포공단건설사업

등 여리가지 게管프로젝트를 제안해오는 등 정책번화의 신드롬욜 보

여 주었다.

그려나, 북한은 개방정 의 수행에 따르는 체제동요의 위험율 최소

화시키기 위하여 게방의 폭과 속도를 조 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

며 , 남북관게에 있어서는 구태의연한 롱일건술에 데한 미련욜 버리지

못하여 정부당국간의 경제협력율 회피하고 민간차원의 데북투자 유치

에 주력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사이의 갈등을 야기시키거나

민간기업 상호간의 경젱율 부추겨 보려는 저의를 드 려내고 있는 바

이러한 베경아케 1992년 10윌 5일 최고인민최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

하여 22게조문의 외국인투자법과 21개조문의 합작법이 제정되었고,

1993년 1월 31일에는 같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

국인 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과 외화관리법및 자유겅제무역지데법올

각각 제정하였으며 , 마침네 1992년 10월 16일 정무원 결정 제146호에

의하여 합영법 시헹세칙율 대폭 개졍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나, 북한의 합영법은 1972년 -吟한사회주의헌법의 기본정신에

모순되거나 그 헌법에 의하여 합영법제의 운영이 크 게 제약율 받율

수 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욜 안고 있楚으므로 북한은 1992넌 4

월 9일 헌법율 대폭 수정하여 단위기 업소 이 익의 일부를 소속 근로자

개인에게 속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제 근거조항율 신설하는 한편,

제37조에서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율 장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영

. 합작법제의 헌법적 기초를 마唱하였다.

합영법의 상위법에 句당하는 외국인 투자법은 모두 22개의 조문으

로 구성되어 있는뎨 이 법은 세게 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진시키기 위하여 완전한 뼝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북한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외국투자가

들이 외국인투자기업율 창설 운영하는 일반원척과 질서를 포팔적으로

규제한다.

이려한 외국인투자법온 외국인 투자의 기본원칙을 비旻하여 외국인

루자의 당사자, 외국인투자 대상과 장려조치 , 외국인투자의 목적물,

외국인 투자기 업의 법적지위 , 외국 투자기 업의 토지사용, 외국인 투

자기 업의 노 무관리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과 경 영 비밀에 데'한 보

호규정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운영 에 관한 일반적 이고 포팔적인

규정율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

자유겅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데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

리 운영하여 데외경제협력과 교 튜릍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기

위 한 것으로서 총 7개장 43게 조문으로 구성되어 었는데 ,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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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용대상 지역이 한정되 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다.

합영법은 합영당사자에 관하여 제1조에서 북한측 당사자로서 「회사

. 기 엽소,를, 상대방 당사자로서 「 다른나라의 회사 . 기 업소 . 개인,을

상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재일 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합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

고 있으며 제2조에서 합영은 공업 , 건설, 운수, 과학기숩,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규졍함으로써 합영의 대상사업을

공업 ,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사업을 비旻한 여 분야로 하고

있고 합영회사의 설립절차면에서 북한측 합영당사자는 북한 판련기

관, 즉 국가계획위원회 , 과학기술위원회 , 재정부, 국가건설위원회 ,

합영공업총국 등파의 사전합의를 바탕으로 외국투자가와 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제12조), 합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쟉성하게 되는 합영계

약서 회사규약은 합영공업총국의 합영회사조직승인시 효력이 발생하

며 (제17조), 합영회사조직 승인시 합영회사는 도행정경제위원회에의

등록에 의하여 법인이 된다(제19,20조).

합영회사의 자금총액과 출자지분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

해진다. 개정 합영법시행세칙은 제31조에서 투자가측이 출자하는 설

비 , 기술문헌, 발명권, 기술버項, 물자 등은 북한에서 보장할 수 없

을 때 출자목적물이 될수 있으며 , 제34조에서 기술특허가 출자로 인

정되는 요건은 특허등록문건의 첨부와 특허권 이전등록이 완결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제외한 기타 출자목적물에 대해서는

합영공업총국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합영회사에는 필요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인 이사

회를 두며 , 이사회엑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고 이사장과 부이사장

그리고 愼명의 이사를 파견할 것인가는 합옇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에

정한다. 이사수는 3명이상이며 , 이사수와 이사장 . 부이사장은 출자비

율을 고려하여 계약과 규약에서 정하며 (제39조), 이사의 임기는 5년

(제40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장파 합영회사 사장은 각

기 다른 당사자측에서 맡는 것을 원칙 (제47조)으로 하고 있다.

노 무관리 에 관하여는 합영회사가 종엽원을 받아 들이고 내뵤내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면공화국의 법과 합영당사자 쌍방의 계약에 따라

노 력을 관리하며 이용한다.

외환관리에 관하여 합영법은 제13조에서 합영회사가 북한 은헝에 돈

자리를 둔다는 절과 합영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나라 은

행에도 구좌를 둘 수 있다는 점 , 그리고 합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다.

합영법은 제14조에서 합영회사가 섕산에 필요한 원료 . 자료 . 반제

품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서 샀을 때 그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합영회사가 대외시장에서 물자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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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할 때는 관세를 뮬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합영회사

는 자기의 셍산제품合 대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합영회사는 해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경영활동을 결산하여야

하머 결산은 총수입 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소득세를 바친 다음 에비

기금,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올 비롯한 필요한 자금을 공제한 나

머지 기금율 합영 쌍방의 출자몫에 따라 베분하는 방법으로 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나 휴먼회사정리제도 등이 갖

추어지 있지 않기 떼문에 합영회사는 오로지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시만 헤산하게 된다. 다만, 개정시헹세칙 제

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영공업총국은 합영회사가 북한법과 규정을

난폭하게 위 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기업욜 중지시키거나 국가

의 승인율 받아 해산4A'1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법 운용

십정상 이 제도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일방적 해산명령 이 뒬 수 있다.

함엉회사릅 운영하는 과정에서 셍기는 의건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결할 수 없는 뵨젱문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판기 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싱의하며 쌍방의 합의 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릅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합작투자 방식은 구 합영법 체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였던

세로운 투자 유헝 인데 , 이는 이미 1992넌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

합의서 제15조에 의학여 r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q부 교 류로서의 물

자교류 . 합작투자 등 겅제교류와 협력을 실헌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예견된 것으로서 합영투자와 데조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에 중복적으로 표명된 합작기

업의 개념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

한측이 셍산과 경 영을 하며 합작게약조건에 따라 상데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율 분베하는 기 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이는 경영

권이 북한측 당사자에게 전속되고 외국측 당사자에 데하여는 경영과

관련하여 오로지 합작법 제6조에 의한 자문 내지 평의만 할 수 있다

는 것이 특징 이다.

이 러한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

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 직하는 깃욜 기본으로 하머 국가는 외국투자가
가 현데적 인 설비 와 첨 단기술율 투자하거 나, 국제시장에서 경젱력 이

높은 제품율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올 장려한다.

합좍당사자에 대하여는 외국측 투자가 이외에 공화국 영역 밖에 거

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포함된다.

합작율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

국 투자가와 합작계약욜 項은 다음, 졍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

서를 내야 한다. 승인뒨 업종율 볜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

외경제기관의 승인율 받아야 하며 합작올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러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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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작기 업은 외국인의 채용에 관하여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계

약에 따라 북한기술자를 받아 쓰 거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다.그리고,합작기업은 국가

가 승인한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사용할 물자를 수입할 수 있고 생

한 제품을 수출할 수 短다.

합작기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국제적 태환성이 있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

으며 경우에 따라 원자재의 구상무역 방식으로 할 필요도 있겠으나

합작법은 합작제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상환파 관련

하여 외국투자가가 합작기 업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 기타 수입은 북

한의 외화관리 관련법규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합작법은 합작기업의 생산 및 경 영을 북한측 당사자가 전담하

게 하면서 이와 별도로 합작당사자들이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적할 수 있고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상 중요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합작기업 이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

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합

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고 찰컨대 , 전술한 합영법은 외국인 당사자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

정하고 있고 합영회사 집행기관의 책임이 일방적이며 노 동3권에 대한

보장규정은 엾으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경 영되는 합영회사의

노 무관리를 일방적으로 국가적 통제에 따르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

었을 뿐만 아니라 외환관리나 생산과 판매 및 합영회사의 계산에 관

한 규정도 대부분 자율성이 제한받는 편면적 규정이며 분쟁해결에 있

어서도 외국인 당사자의 신뢰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미흄한

점 이 많았다.

이에 북한 당국은 합영법시행세칙의 개정을 통해서 그 동안 불명료혔

던 행정절차를 명시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을 도모하였으나 아직도 합영기엽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골격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합작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합옇투자나 외국인 투자가 안고 있

는 대외개방정책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외경제 개방이 체제붕괴 압

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당면한 외채문제를 해소하려는데

서 마련된 것이 荒으나 그 모델이 되 었던 중국의 합작경영기 업법과는

달리 경영참가가 배제되어 있어 제도운영상 탄력성이 부족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 안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는 것욜 제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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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제검토의 퓔요성이 절실하다.

요컨뎨 , 합작 . 합영제도률 중십으로 한 북한의 데외경제법은 근본적

으로 그 개방의 폭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한 법게정의

문제만이 아니 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개혁의 기초 위에서 정치

지 향적 경저'l논리를 베제하면서 관계법령율 정 비하고 법체계의 통일성

욜 확보하여 진정한 경제전흥을 성취하러는 노 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한편 , 우리의 입장에서는 합영 . 합쟉빕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데하여 북한 쪽에 그 개정율 촉구하이야 할 것이며 보다 구체화된 경

제협력방식율 강구하는 것이 통일에 대비 한 기본 과제가 될 것이다.

아율리 우리측 기 업은 뵤 다 적극적 인 데북투자를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에 데한 위험분담, 조세지원 등의 다

면적 지 원방안골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이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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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비밀스런 국가 중의 하나인 북한은 오

늘날까지 구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운용방법은 하나의 당국이 생산, 분배 , 그 리고 소비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며 , 따라서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기능이 아니라

국가의 계획과 명령 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계획 ,

명령경제체제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1),

원래 사회주의사회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합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되어 그 것이 하나의 소유형태를 이루게 되는 고도 의 공

주의가 도래하여 국제무역이 필요없게 되면, 그 때의 생산품은 영리

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 다만 인민들의 섕산수단 내지 소비수단이 라는

명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의 존재가 퓔요 없게 된다. 그 려나

아직 생산수단과 생산믈에 대한 국가와 협동적 소유 및 소비재에 대

한 인민들의 개인소유, 그 리고 농업협동조합원의 부업경리에 관련된

개인소유등으로 소유권이 분화되어 있고, 사용가치가 상이한 물건들

을 대턍생산하며 사회적 분업이 존재하는 헌사회주의 발전단계에서는

그 생산품은 상품생산이 되므로 상활동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21
.

북한은 그 동안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경제정책의 기뵘목표로

삼아 왔는데 ,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이려한 정책노선에 따

라 토지개혁과 중요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십시되 었으며 1950년대 말

까지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완성하여 모든 생산관계

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난 국

민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에서 자력 갱생의 원칙에 따라 폐쇄적 인

경제정책을 유지해 왔다.

즉, 북한의 경제발전노선은 고 전적 사회주의 경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폐쇄적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 이것은 주체

사상이 확립퇸 1960년대 후반부터 뎌욱 강조되어 왔으며 , 중 . 소 이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경제적 자립을 정치 , 외교 및 군사적 독립을

필요조건으로 간주해 왔다. 북한이 추구해 온 자립경제는 외국으로

1)嶺壽永, 北韓의 經濟政策과 開羲戰略, 北韓硏究, 제3권 제4호,
1992, 28쪽.

2 )李/0榮, 北韓의 商活動, 北韓法律行政論緩 제2집 (高大法律行政硏
究所), 1973 , 307쪽.



362

부터 자본율 도 입하기보다는 대네적으로 투자 재원을 자체에서 기본

적으로 조 말하여 생산능력을 확데하고 기술혁 명 또는 기본적으로 자

체에서 해결해 나가먼서 주민들의 실질소득과 셍놜수준율 양상시키고

경제 구성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급자족 경제를 뜻한다3).

이것은 남한이 헤방 이후 수출지향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어 오

늘에 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하어 극히 대조적인 것이며 그 결과, 남

한이 협소한 시장과 자원의 부쟤룔 극작하고 경제에 바탕욜 둔 수출

산업의 육성과 공업 화에 성공하여 고도성장올 이룬 반면에 , 북한은

해방 직후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 ,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산

업기 반을 보유하였음에도 骨구하고 이률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

고
, 중앙통제적 자원분배의 비효율성과 이운동기의 부제에서 오는 셍

산성의 저하로 인하여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한제에 달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4).

특히 1960년데를 진후해서 자력겡셍의 t인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

겅제릍 건설한다는 정책기조룔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있다.

자립적 민족경제란 이른바 셍산의 인적 물적 요소들을 자체적으로

보장할 분만 아니 라 민족국가 네부에서 셍산적 소비적 연게가 완곁되

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헌하여 나가는 경제체제로서 이는 자기 인

민을 위하어 복무하며 지·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험에 의 거하

여 발전하는 주체적 인 경제이며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와 인민의 수요

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다6).

한은 이 려한 목적율 달성하기 위하어 중공업 우선 첵율 채택하

는 한펀 데네지향적 공업화 정첵과 경공업욜 비旻한 농업의 동시 발

전合 추진하었다. 이 기간동안 즉 1961년에서 67넌까지 제1차 7개년

게휙욜 착수하이 이 게획율 1970넌까지 3게년을 연장하게 되있으며

1971년에서 76년까지 6개년계획올 실시하였으나 이 게획의 미달성으

로 인한 새로운 게 획의 준비 기간인 완충기로서 1년을 더 연장하게

되었으떠 1978년에서 84년까지 제2차 7게년계획욜 착수하게 되었다.

1985년과 86년의 조정기간올 거치 1987넌부터 1993년까지의 제3차 7

3 )嶺壽)뇨, 앞의 글, 29쪽 참조.
4 )金鷗1磨>·/李1隊眞, 

'南[J[%導 
辯&齊1b同懷 i[))或方案, 툐 雄Ed-野[-突11塊帶1-'究

報솝書9217, 1992. 12, 48-49쪽. 그밖에 이 에 관하어 보 다 상세
한 것은 다음 문헌 참조. 북한경제언구센터 ,

「 1989-90년 북한경

제개관.(서욜1한국개발연구원, 1991 ) x 國土統-院, 7韓의 經濟와
貿易展望.(서율2國소統-1塊, 1990 ) e統-院, 「南北韓 經濟現況 比

較,(서을1統-·院, 1991} e韓國銀行, 「 1991년 북한 GNP 추정걸과.

(서울1한국은헹 , 1992) .

5 )북한사회 과학출관사, 경제사전 互 , 1955
,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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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개획을 실시중에 있다.

1961년에서 67년까지의 7개년계획은 전면적 기술재건, 중공업의 우
선적 발전, 문화혁명의 수형, 국먼생활의 획기적 향상 등을 기본방향

으로 하여 공업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5개년 경제계획의 결함을 시정

하고 중공업 편중에 의하여 발생한 각 부문간의 불균형의 폐단을 없

애고자 하는 것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 중에서 중

공업 우선정책은 이전의 5개년계획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관리체제로서 농업분야에서는 「 청산리방

식., 공업에서는 「 대안체계. 등의 새로운 관리운영방식이 도입되게

되였다.

이러한 청산리방식이나 대안체계의 목적은 생산성 향상에 있었지만

실행상의 구체적인 방안에 었어서는 과학적 혹은 관리적 기준이 없는

정치 , 사상, 관료적 수단의 동원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6).

그 려 나, 1970년대 초반 이후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그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

다. 무리한 중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전략은 산업구조를 왜곡시키고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또한 북한은

시장이 협소함에도 불구 페쇄경제를 고수한 결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

하지 못하고, 국제적분업을 통한 기술 . 정보 . 자본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서도 배제되었다. 이로 인한 기술의 낙후와 산업시설

의 노후화는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북한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71,

이 에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소비재 생산증대와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예산제를 도입하였고, 국가예산을 중앙예산과 지방에산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 북한은 각 기업에 독립채산

제 도입 ,
노 동자 임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동안 억제하여왔

던 농민시장을 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섕필품 부족현상을 해소

하려 하였으며 , 서방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외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S).

그 러나 1970년대 초 북한이 서방에서 도입한 외채는 북한산공산품

의 수출경쟁력 결여와 석유꽈동 이후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광물

6 )신창민, 북한-오늘과 내일[경제편], 232-233쪽.

7 )홍승기 外. 
ti 

남북한 경제협력과 해외합작투자 방안연구," 統-院,
b韓 . 統-硏究論文集,, 204-205족2제일경제연구소, 「남북한 경

제협력과 기업의 대응전략」(서을;제일경제연구소, 1992 ), 18-19

쪽 金國新/李惟眞, 앞의 글 58쪽 비교 참조.
8 )金園新/李惟眞, 앞의 글, 60쪽2海外投資硏究所, 北韓經濟와 經濟

協力方向, Il-12쪽 비교참조.



364

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외화획 이 줄어들게 되자 상환이 뷸가능해

破다. 그 결과 북한은 1975넌 이후 외채원리금 상환을 중단하였고,

이 에 따라 1987년 서 방의 체권은행단은 북한욜 채무이헹 뷸능국으로

선언하기 에 이로臧다. 현제까지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채무이

헹이 거의 팔가능한 상테이며 , 외화부족으로 인해 원료 . 원자제 . 에

너지 등의 수입도 어려운 실정 이다. 외체문제는 북한이 서 방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데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외자도

입율 롱한 경제활성화 시도가 실페하자 1984년 원리금상환의 부담이

없는 합작투자률 유치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하였다9).

으 - RAJrb 2致

요킨대 , 북한 당국은 대내줘으로 종 그 들이 고수해 오던 폐쇄적

경제운영으로서는 누적된 구조적 제문제 즉 자본과 기술의 부족, 대

외무역의 한계 , 중공업 편중 기 타 자원베분의 왜곡화 현상 등을 해결

할 방법 이 없웠고 이로 인하여 경제 진반에 침체헌상이 확산됨 에 따

라 다른 게발도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자본 및 기술의 도 입 에

의 한 경제성장방식에로의 전환율 모색하지 않율 수 없었던 것이 합영

법 제정의 근본적 계기가 되 였다고 할 것이며 , 대외적으로 항상 그 들

과 체제 및 이녑과 경졔분야에 있어서 밀졉한 관계를 유지헤오던 중

국이 1979년 s 월 중외합작경영기업법ll)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큰 성과

를 거둔 것이 입법배경에 상당한 영챨올 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리하여 북한 당국은 1964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합영법율 제정하고 이 어서 1985년 3월 20일 정무원 결 제

4호로 합영법시행세칙을 제정하였으머 ,
그 밖에 1985년 3월 7일 최고

인민최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에 의하이 管영회사소득세법 및 외국

인 소득세법율, 1965년 5월 17일 정무원결징 제22호 및 제23호에 의

하여 각각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과 외국인소독세법세칙 등율 제정하

였다.

그런데 
, 북한의 합영법을 중국의 합자법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차

이점은, 북한은 외자 유치의 데상율 재일동포에 중점올 두었으머 외

9 )金國新/Pl%眞, 앞의 글, 61쪽.

10 )이 법은 중국이 국제경제협 력과 기술교류를 확데하기 위하여 각국
의 회사 - 기 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게인이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아 중국 내에서 공사 . 기업 및 기타 경

제조직 과 공동으로 합영기업욜 설립하는 것율 히용할 목적으로
1979넌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채택되고,
1979년 7월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정 령 제7호로 공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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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동시에 기술 도입도 추가하였다는 점파 중국의 합영법에 반하여

투자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기업 전체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금하고 있지 만 주식의 반 이상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

북한의 합영법 발표 이후에 합영 실적은 북한내 유치가 130건, 해

외 진출이 40여건 등 170여건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유치가 66건이고 해외 진출이 21건으로 총 합계 87건이다. 이

려한 합영 실적의 특징으로서 첫째, 합영 대상국이 일본, 특히 조총

련계 자본과의 합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둘째, 업종별로 공업

부문에서의 합작에 최대 관심올 보이 면서도 실제로 성사된 것은 서비

스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1U,

합영법은 투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 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북한의 합영 유치 노 력 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합영법은 한계에 직 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대외개방화의

수반을 요구하는 합영법에 있어서 자립갱생의 경제졍책이 제약조건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둘째, 북한은 작은 내수시장의 규모와 투자여건

의 미비로 외국기업의 진출시 채산성이 各平명하고 셋째, 북한의 외

채 지불연기로 인한 대외 신용도 측면에서 낮은 인지도와 서방 제국

과의 국교가 수럽되지 않았다는 것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12),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합영법제는 극단적 사회주의체제의 대한 집착

과 서투른 자본주의적 요소가 불균형하게 혼용되어 다른 개발도상국

의 외국인 투자법제보다 횔찐 불리하고 불합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모델이 되었唱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 되 었다. 뎌욱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나 자원 . 노동력 .

. 시장규모 및 경 영기술 등 여려가지 경제적 여건이 서방자본주의 국

가의 투자욕구를 자극할만한 어떤 이점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합영유치정책은 미국이나 일본등에 거주하는 친북한계 교포들

의 소규모의 제한된 약간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IT, 특히 소련등 동구권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유지 에 한계

Il )북한의 대외합영 헌황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김승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1992 통일원연구논문), 32-

34쪽.

12 )신창민, 앞의 글, 239쪽.

13 )김승채, 앞의 글 35-36쪽은 합영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

하고 있다.

I 북한이 특수한 사회주의 국가임을 고려한다면 유통업이나 기타
서 비스업 에 대한 합영은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외국 투자

자에게 불리한 입지조건으로 쟉용할 것이다.

卷 습營法에 합영계약의 숭인신청 절차라든가 처리 기간 등이 명시

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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릍 느 꺼 잇따라 체제를 포기하는 사테가 빚어지게 됨에따라 이들 국

가들이 종진의 구상무역 방식 에서 헌금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조치

를 취하는 등 국제경제 여건도 북한에게 장리한 방향으로 진개핑에

따라 북한은 연료 등 원료 제수급에 차질율 빚게되고 외환사정도 극

도로 악화되었으머 경제적 고립이 심화되었다.

이 에 북한은 유7개발기구(UNDP)에 의한 두만강지 역 게발사업에 적

극 참여할 의사를 보이면서 미국 . 일본 등 서방국가에 유화적 테도를

나타넴과 아울리 치적 . 군사적 긴장상태와 대결구조가 지속되어 왔

딘 납북관계에 있어서도 총리급 회담을 
'비旻하여 

각종 남북대화에 응

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체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떠 특

히 경제협 럭 에 적극성을 보여 님·한 기 업 인들율 초청하고 남포공단긴

설사업 등 여러 가지 개발프로젝트를 제안헤오는 등 정책변화의 신드

롬을 보여주었다.

그려 나, 북한은 방정책의 수행에 따르는 체제동요의 위험욜 최소

화시 키 기 위 하여 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정하러는 의도를 갖고 있으

며 , 남북관계 에 있어서는 구테의 연한 롱일전술 전략에 대한 미 련을

떨처 버리지 못하어 정부당국간 경제협력을 기피하고 민간차원의 데북

투자 유치 에 주력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사이의 갈등욜 야기

시 키거 나 민간기 업 상호간의 경%올 부추겨 보려는 저의를 드 러네고

卷 合營法은 출자 목적물에 데한 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출자목적뮬에 대한 뼝가에서 분쟁의 소지가 크 다.

4 合營法에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合營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한 문제접 이 있다.

卷 이사회의 의 걸방식이 만징·일치제로 되 어 있는뎨 이는 합영의 비

율이 고 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 영상의 중요문제에 데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올 저헤할 문제가 있다.

卷 合營會社의 구좌를 북한 내 , 외국(합의시 )에 둘 수 있으며 , 합엉
에 필요한 자금욜 외국으로부터 데부받을 수 있다는 점 만 규정하
고 있을 뿐 좀더 구체적 인 외환관리 에 데한 구체성 이 결여되 어 있
다.

3 합영당사자의 이 익베당금의 송금에 관句서는 송금액수를 제한하

지 않고 있으나, 합영회사에시 일하는 외국인이 받는 임금의 송금

에 대해서는 임금의 60t만올 송금하게 되 어 있어 合營會社의 숙런
공, 기술자 등의 고 급인력의 채용에 상당한 문제점 이 있을 수 있

다.

卷 슴營會社의 해산 규정에 있어 ,

" 

骨가피한 사 으로 슴營會社를
운영할 수 없올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44

볼가

피한 사정 
" 

의 요건이 막연하기 데문에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만장
일치제로 되 어 있는 이사회의 곁의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있
고

, 합영회사의 청산완료신고수리를 거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첩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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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이려한 배경아래 1992년 10윌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

정에 의하여 22개조문의 투자법과 21개조문의 합작법이 제정되荒고,
1993년 1월 31일에는 같은 최고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

국인 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과 외화관리법및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 마침내 1992년 10월 16일 졍무원 결정 제146호에

의하여 합영법 시헹세칙욜 대폭 개정하게 되었던 젓이다.

개정된 합영법 시행세칙의 주요 특징은 기본노선면에서 전반적으로
노 동인력의 직접고용 불인정 내부판매의 제한 수출산업 위주 유치 등

종전의 규정 내용과 기본적 골격은 유사하나 합영회사의 기본건설사

업 , 자재수급 사항 등을 국가계획 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

고 합영회사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합영대상을 북

한의 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는 외국투자가로 설정하고 체제유지

를 위하여 선별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세부내용면에서 보면 합영업종이 종래 전자 . 자동차, 화학, 금속,

관광 등에 한졍되었省 것을 농업 . 수산업 등 모든산업 분야로 확대하

고 합영사업기간 10년 등록증 발급은 신청 15일이내 등의 규정을 신

설하여 허가처 리 지연에 대한 외국 쪽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외자

유치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종래 이사회 의결방식이 건원일치

제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요 의안에 대하여는 참가 이사 전원의 찬

성 , 그 외의 의안에 대하여는 기3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구분하여 이사

회 운영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려나, 개정된 합영법시행세칙은 그 동안 행정절차릍 명시하고 이

사회의 의사결졍에 있어서 다수결 운영방식 일부 도입 등 진일보한

면을 보이고는 있으나 합영기업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골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함으로써 북한의 대

외경제개방정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에 있어서 합영 . 합작관련 법령의 입법화 과정을

연대별로 보면 다음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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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합영 . 합직'관련법 령 연표)>

w

[
l
l 84. 9 . s

l 85. 3. 7

l y.

l,,.,.,,
l -

,,. . ,,

l 93. 1.31.

법 령

합영 법 (최고인민최의 상설최의 결정 제10호)

깝영회사

소득세법 ( 
" 

제12호)

외국인

소득세법 ( 
"

)

합영 법시헹세칙 (정무원 결정 제14호 )

합영회사

소득세법세칙 ( 
" 

제22호 )

외국인

소득세법세칙 ( 
//y 

제期호 )

외국인투자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7호)

합작법 ( 
" 

제18호)

외국인기업법 ( 
' 

제19호)

개정합영법시행세칙 (정무원결정 제148호}

외국부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

외 화관리법 ( 
" 

제27호)

자유경제

무역지대법 ( 
' 

제28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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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쓸野 -

drrs扶(智대으9 有聯,)h]寬量監프

T - S扶93 留睦

1972년 12월 28일 전면 개정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

주의 현법 제1조에서 북한은 「전체인민의 리익슬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같은 헌법 제2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

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체제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기초로 하고 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본질은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계획

경제에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을 오로지 국

가 및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11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 항만 . 은행 .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

하며 , 토지 ,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

등은 협동단체가 소유한다2). 여기서 국가 소유라 함은 전체 인민의

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를 말하며3), 협동단체의 소유라 함은 협동경리

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 단적 소유를 말한다4].

한편, 계획경제원칙 에 관하여 북한은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 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

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 발전계획

을 작성하여 실행하고 계획의 일원화 . 세부화 방침올 관철하여 생산

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5), 국가예산

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라 편성하도록 함으로써61 경제 전반이 국가

경제계획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고 경제계획은 우리의 경우처럼 중장

기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기본방향만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경제활동의 세부내용까지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갖는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 비추어 볼 때 생산수단을

비롯한 모든 재화의 사적 소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수요공급의 원

칙 에 따른 시장 경제질서릍 기뵘으로 하는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주체

가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함율 의미하는 합영제도를 도입할 헌법

적 기 반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 또한 자력갱생

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그 들의 경제노선과

뎌불어 1972년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정 당시에는 합영제도의 도 입에

1)1972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제18조 참조

2)같은 헌법 제19조 제2문 및 제20조 제2문.
3)같은 헌법 제19조 제1문.
4)같은 헌법 제20조 제1문.

되같은 헌법 제31.

이같은 헌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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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전허 고려함이 없었음욜 보어준다7)

따라서 한의 합영법은 1972년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거나 그 헌법 에 의하여 합영법제의 운영 이 크게 제약율 받욜

수 %l-에 없다는 기본적인 문제점율 안고 있다.

이에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헌

법율 대폭 수 하이 제2장 경제 가운데 협동단체소유를 규정한 제20

조에 개 인소유의 인정 및 보호 구질을 추가하는 한편 단위기업소 이

익의 일부를 소속 근로자 개인에게 속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제 근거

조 항을 신설하고 제22조에서 게인소유로 인정해 온 터발 셍산에 대한

보호를 강촤하며 , 현재 북한에서 성헹하고 있는 암거래 수익도 게인

소유로 할 수 웠도록 근거를 마련합과 아울려 본격적인 경제개방에

대비 하어 중국헌법과 유사하게 외국기업과 경제조직 , 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보호를 규정하는 합영괸·련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의 「 게

획 겅제,를 「지도적 계획경제.로 고쳐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도

입 할 여지를 마련하머tI) 세금의 전면페지를 선언한 제33조 역시 「 헝편

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고 고 쳐 제한적 세금제도룔 체택하는 한펀,
9) 제37조에서 「국가는 우리나라 기 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빕

인 또는 게인들과의 기 업 합영과 합작올 장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영 . 합작법제의 헌법적 기초룔 마련하였다.

2 초초죠 -

21「/c-hkf{)대드리 +簿){陀

북한의 합영제도와 판련묀 법령체계는 합영법과 같은 법 시행세칙
101

, 합영회사소득세법Il과

� 

같은 법 세칙121, 그리고 외국인소득세법17)과

갈은 법 세칙14)으로 구성되어 웠다.

합영 법은 총 5게장 26게조로 되 어 웠고 , 갑은 법 시헹세칙은 총 10

개장 104개조로 구성되 어 短다. 합영법의 장별 편성은 제1장 합영의

7)VM)l]處, 北韓의 合營法制(법류자료 제160집 ), 1992, 10쪽.
8)북한 신헌법은 제32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게단위의 창빌'성 ,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 졍치도덕적 자국과
물질적 자극율 옳게 결管시키는 원칙율 확고히 견지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9 )앞의 책 , 11쪽7조선일뵤 1992년 5월 15일자 참조.
10 )1985년 3월 20일 정무원 결정 제14호로 제정되고, 1992년 10월16

일 정무원경정 제146호로 게정
11 )이 법은 1985년 3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섭회의 결정 제12호로 제

정된 것으로 전문 6개조로 되어 있다.
12)1985년 5월 17일 정무원 결정 제22호로 제정 .
13 )이 법은 1985년 3월 최고인민회의 상섭회의 결졍 제12호로 제정된

것으로 전문 10개조로 되어 있다.
14)1985년 5월 17일 정무원 결정 제23호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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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 제3장 이사회와 경영활동, 제4장 결산

과 배분, 제5장 합영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로 이루어져 있고, 합영

법시행세칙의 장별 편성은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합옇회사의 조직,

제3장 출자, 제4장 이사회와 관리성원, 제5장 뮬자구입과 제품판매 ,

제6장 노력관리, 제7장 외화관리 , 제s장 결산과 분배 , 제9장 합영회

사의 해산, 제10장 분쟁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령에서는 외자도입 유형 가운데 차관방식에 의한 외자도입

은 규정하지 않고 합작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웠으며, 합작투자

도 합영회사의 셜립방식에 의한 투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나

증권시장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는 북한의 실정에 따라 주석취득에

의한 투자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 기술도입에 관하여서는 합영회사

설립에 부수되는 과학기술도입과 로열티 지불방식에 의한 기술도입을

예상하고 있다.

자본주의 법체제에 있어서는 경제활동 내지 재산관계에 관한 법제

로서 기본법인 민법 및 상법 외에 다수의 부수법령 , 즉 민사 . 상사

특별법이 있으며 , 행정목적의 수헹과 교 차되는 영역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법령이 규제 또는 조 장 목적에 따라 행정분야별로 제정 . 시횅되

고 있고 일부 분야의 법령들은 노 동법 등 별도의 법 영 역으로 발진하

기도 하였다.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찰동, 그 중에서도 재산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민법 에 규정되어 있으나 상사관계에 대하여서는 상법을 별도

로 제정하지 않고 민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으

며 , 민법도 사유재 의 소유나 계약자유의 원칙올 부정함에 따라 물

권법 . 채권법 등에 있어서 서방국가의 민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의에 사회주의적 제기

관간 또는 국가기관간의 재산관계 내지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괄하고 웠는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경제법의 성격까지를 아울려 지

니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민법은 민사 . 상사관계는 물론 경제법의 영

역에 속하는 공법관계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기본적인 경

제구조를 반영한 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8,

따라서 , 북한의 합영회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뫄

악하기 위하여는 북한민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합작법은 전문 2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는 합작

법의 제정목적을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에 있다고 하면

서 합작투자의 대상, 합작의 당사자, 합쟉기업의 창설절차, 합작기업

에 있어서 노 동력 관리 ,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 투자상환 및 이

윤분배 , 합작기업의 경영활동, 합작기업의 납세의무, 합작기업의 해

산 및 합작의 종료와 합작기업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합영 합작법제와 직접 간접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웠

15) 法制處, 앞의 책 13쪽. 이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法制處,
rfb韓法制慨要 법제자료

� 

제157집 ), X63-2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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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의 관게법 렁 중 중요한 것으로는 토 지의 이용관리에 관한 토

지법16)과 노 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및 노 동력의 제공에 관한 노 동

법17)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환경보호법18) 등율 듈 수 있다.

3 Xfr 쇼r%L國壓1 )LE즌 Sfr % 패-르의 鷗歸仰6

외국인투자법은 1992년 10월 5일 최고회의 상설회의 결정 에 의하

어 제정된 것으로서 모두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해 외국인 투자법은 세계 어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데 발진시

키기 위하여 완전한 평등과 호헤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북한 안

에 투자하는 것율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띠 , 이 법은 외국투자가

들이 외국인 투자기 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

로 규제한다. 여기서 외국인투자가란 공화국 영역한에 누자하는 다

른나라의 법 인과 게인율 알한다191.

이러한 외국투자가는 공업 , 농업 , 건설,운수,체신,과학기술,관광,유통,

금융을비롯한 여 려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誦. 그 리고, 국가는 공화국

의 법 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

장한다고 하였다.

뜩히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섭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득세률

비롯한 여려가지 세금의 감먼, 유리 한 툐지사용 조견의 뵤 장, 은행데

1이 조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토지 법은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최의에서 채텍된 것으로 헌재 6장 80 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7 ) 이 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申 L, 북한노동법 ,

「북한의 법과

법 이론,(경 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98S, 391쪽 이하+쇼致善, 북피
신노동법의 성격 ,

「 롱일졍 ,
vol.4 No.2 (평화통일연구소), 1978 ,

168쪽 이하7李源俊, 북한의 노 동정젝과 신노동법 디b韓, 1978,

146쪽 이하 참조.
18) 이 법은 1986년 4월 9 일 최고인민회의 에서 체택된 것으로 전문에

서 환겅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을 보장하여 주기위하여 로동게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 공산
주의 건설의 전기간 튼른히 를어 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임을

선언하고 제1장에서 기본원칙 , 제2장에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

성 , 제3장에서 환경오염 방지 , 제4장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행정조
직 및 지원 , 제5장에서 환경피句에 데한 손 뵤상 및 제재에 관한

사항율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2문. 그 러 나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

면 「 다른 나라의 기 관 . 회사 . 기업체들과 게인 및 기타 경제조직
들은 공화국 영 역 안에 투자할 수 웠다. 공화국 영 역 밖에 거주
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 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제2조 제2문의 규정과 제5조의 규정은 서로 일치 하
지 않는다.

2이같은 법 제6조. 이 점은 종레의 합영 법보다 칠씬 포괄적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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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Zl), 다만, 먼족경제의 발점파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 기술적으로 뒤멸어지고 환경보호

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된다22),

한편,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북한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21)를 설

립할 수 있으며 북한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파 연합할 수 도 있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업은 국가로 하여금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주며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 안에 해당기관의 승인 밀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국인 투자기 업은 계약에 의하역 정해진 관

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었고24),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

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않으며25), 국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비밀을 법적
으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2S)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일층 강화

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외

국인 투자의 당사자, 외국인투자 대상과 장려조치 , 외국인투자의 목

적물,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적지위 , 외국 투자기업의 토지사용, 외국

인 투자기업의 노 무관리 및 외국인 투자기 업의 재산과 경영비밀에 대

한 보호규정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

팔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국 인 투자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

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기업법에 대하여

상위법으로서의 지위릍 가진다. 다만, 외국인기업법은 자유경제무역

지대 안에 있어서의 외국인 기업의 창설과 운영 에 관한 사항에 관하

여는 외국인 투자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 졈에 있어서 양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1 )같은 법 제8조. 이와 같이 장려조치의 내용을 명정한 점도 종

래의 합영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22 )같은 법 제12조 제1문.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

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에 따라 평가한다(같은 조 제2문) . 이 점은 합영법상의 규정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
23 )우리 상법 상의 子會社에 해당한다. 그리나, 그 요건과 범위에

관한 명시적 관련규정이 없는 것이 흠인 바 이는 북한 입법의 전

형적 인 결함의 일면이다.
24 )같은 법 제16조. 이 점은 합영법에 비하여 외국인 채용조건이 엄

격하게 제한된 것이며 외국인기업법 제20조에 의하여 재확인되고

있다.
25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

당한 뵤상을 한다(같은 법 제19조) .

2이다만, 외국투자가와 합의가 있은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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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에 , 합영 . 합작법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주요 관련법률로는

외국투자기 업 및 외국인 세금법 , 외화관리 법 , 자유경제무역지데법 그

리고 외국인기 업 법 등이 있다. 외국투자기 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외

국인기 업을 비롯한 管영· 합작기업 에 데한 조세징수률 목적으로 제정

된 것이고, 외화관리 법은 합영 . 합작기업을 비旻한 외국인기업의 경 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거레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머 , 자-원겅

제무역지대법은 특히 특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어서의 외국인

기 업활동 관하여는 외국인 기 업법에 우선하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점 에 있어서 이 법은 외국인 기 업법에 데하이 륵별법적 성격율 가지

고 있다. 외국인기업법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 에 필요한 자본의 전

부를 투자하어 창실하며 독자적으로 경 영활동올 하는 외국인기업의

조직과 운영 에 관한 법 이므로 합영 이나 합작기업과는 직접적 관게는

없다고 할 것이 나 양자 공히 외국인투자법제의 일축을 구성하는 것으

로서 동렬적 지위에 있다.

이들 각 법률 중 합영 · 합작기업과 판계되는 골간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오]국투자기 업 및 외국인 세금빕은 충 8게장 57게조문과 6게

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

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율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zu 북한 안에서 경제거레暑 하거나 소득율 얻는 외

국투자기 업 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며 , 북한 안에서 경제거레틀 하거 나

소득을· 얻는 북한 빌-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 데하여도 적용한

다. 여 기서 외국투자기 업 이 란 공화국의 법 인인 합작기업 , 합영기 업 ,

외국인기 업 과 공화국의 법 인이 아닌 기업율 말한다m,

기타 이 법은 조세총칙에 판한 사항으로서 세무등록, 세무회계, 조

세 납부방법 및 감독기관, 조세관런 국제협약 그 리고 우리나라의 법 인

세에 해당하는 기 업소득세를 비롯한 다섯죵류의 국세29)와 세 종류의

지방세 )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데상,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세액

27)외국투자기 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조. 그리나 T복한 주민에 데하
어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내 외국인 평등대우의 원

칙 에 위 반된다.
28 )같은 법 제2조 제3항. 외국투자 기 업 이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

규정 에 따라 -A한 안에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당헤 자회사가
합작기 업 , 합영기 업 또는 외국인기업 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데
상이 된다.

29)여기 에는 기 업소득세를 비旻하여 게인소득세 , 제산세 , 상속세 및
거래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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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납부방법과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외화관리법은 총 4개장 31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은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본의 유입과 생산된 제품의 수출 및
원자재의 수입과 이에 따른 자금결제와 당해 투자에서 생긴 이윤의

숑금 기타 외국투자기업의 자금출납 등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거래를 적절히 규제하면서 ,

44 

외화수입을 늘이고 외화를 합리적으

로 이용하여 인민경제를 끓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를 확대 발전

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외화거래, 외화유가종
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

과 질서를 규제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 법은 외화의 이

용, 외화의 반출입 , 외화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북한의 외환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이고 합영 합작법 상 갖추지 못한 외환

관리문제는 이 법 에 의하여 보완된다.

세째 , 자유경제 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파적으

로 판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 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서311 총 7개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서 자유무역지대란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 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을 말

한다3Z).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이와 같이 그 적용대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

다는 점 에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여기 에 적용되는 법규

에 관하여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도 북한의 주권이 적용되나 국가가

별도로 수립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북한의 법 과 규정 에 따르되 ,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북한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하도

륵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

과 규정이라 함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제반 내용과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 합작법 , 외국인기업법 , 외화관리법 , 외국투자기업및 외국인

세금법 상의 관련 조항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북한의 일반법규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합영 · 합작 관련법제의 기본적 구성체계를 도해화 해보

면 다음과 같다.

표2 <K 합영 . 합작 관련법제의 기본적 구성체계%y

3이여기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이용세가 포함된다.

31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조.
32)같은 법 제2조 제1항. 헌재 나진 . 선봉지구가 자유경제무역지대

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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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合營의 基礎

(l) 基本原則

북한에 있어서 세계의 여려나라들과의 경제기술 교 류와 협조를 확

대 발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대외경제정

책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의 영역안에서 회사, 기업

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 업체, 개인 및 경제조직 사이에 평등과 호

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11.

여기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이란 합영당사자가 대내 . 대외적으로 평등

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상호신뢰에 따른 평등한 부담을 지며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또한 북한 당국은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 즉 복한에 출자한 외국인

등의 출자재산과 기 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하며3) 합영

당사자들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북한법이 규정한 모든 합법적 권리

를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한편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북한의 법규범과 규정을 존중하여 철저히 지킬 젓을 요구하고 있다4).

이려한 규정은 외자도입법제에 당연한 사항이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관보게재 등 법령의 공포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공인된 법령집이

마련되지 않는 등 법제현촹을 파약할 방법이 막연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선언은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기 어렵

고 법규 준수 의무의 부과는 그들의 자의적인 제도운영에 악용될 소

지를 안고 있다6). 
.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은 제7조에서 합영회사는 북한의

법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계약, 합영회사 규약에 따라 독자적

으로 경영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였다.

(2) 當事音

합영법은 합영당사자에 관하여 제1조에서 북한측 당사자로서 「회사

. 기 업소,를, 상대방 당사자로서 「다른나라의 회사 . 기 업소 . 개인,을

상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재일 조선상공인들율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 선동포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합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

고 있다.

1 ) 합영법 제1조, 구 시행세칙 제1조 및 제2조 참조. 다만, 개정합

영법 시행세칙 제1조는 「 김 일성과 김정일동지께서 다른 나라들과

의 합영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방첨과 합영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라는 조 항을 추가하고 있다.
2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북한의 무역 및 외국인투자제

도 , 1991 ,
33쪽.

3 ) 합영법 제3조, 구 시행세칙 제6조, 개졍시행세칙 제10조.
4 ) 합영법 제4즈 제1문 및 제2문
5 ) 법제자료 제160집 ,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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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런데 , 북한 빈법 에서는 「독립적인 경 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

용하는 기관 . 기 입소 . 단체와 공민.그리고 r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

사,를 민사 법률관게의 당사자로 규졍하고 있다6). 합영법에 규정된

회사는 민법 에 나타나 있지 않고 또 북한에서는 오래 전에 게인에 의

한 기 업 경 영욜 자본주의적 잔제료 보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우리 가

말曾'[는 상법 상의 회사가 존재할 여지 가 없다는 점에서 무엇을 지칭

하는지 알 수 없는 싱정이다. 따라서 , 민법에서 규정묀 「 함영회사,

는 합영법 에 의하여 북한측 당사자와 상데방 당사자가 합작하여 새로

설립 한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합영법이 합영의 북한측 당사자로서
%규정한 회사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민법에서 말하는 기관 . 기 업소 . 단체와 합영빕의 기업소를

비교할때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 바, 이는 먼법에서 기관 . 기업소 . 단

체를 병 렬적으로 일거하면서도 상호간의 구별에 관하어는 인급하고

웠지 않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사용되는 명칭율 아무런 의미 없이 법

骨용어로 전용한 겻이 다. 결국 민법상의 기관 . 기 업소 . 단체는 북한

에 사실상 존제하는 법인걱율 가진 단체들올 지칭하는깃으로서 법적

퀴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

북한에서 사실상 존제하는 법 인격있는 단체에는 국가적 법인m, 씹

동단체법 인 , 사회 단체법인 등이 있고91 기 업소에는 국가기업소, 농기

계작업소 . 관계관리소와 갇은 농촌겅리부분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

매량 . 도시 경 엉 . 중요 상업 및 舍관인쇄기업소, 도 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 등이 있으머10) 기관에는 국가기관, 수메기관, 저금기

관, 보험 기 관, 은행기관, 제판기 관, 중재기관 등이 포함된다11),

다만, 이들 기관 . 기 업소 .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페부터

민사상 권리 . 의무를 지는 민새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

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갖는데1& 이들은 자기의 본신 임무에 맞

는 범위 안에서 민사권리능력올 가지 머 자신의 본심임무를 헤당 국

가기관에 등록한 다음에는 그 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13)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이 특이하다. 이 겅우 권리농력

의 법위가 등기부와 유사한 공부에 의하여 공시되는지 , 또 그 변경

등록이 허용되는지가 骨분명하여 거레의 안정과 신뢰를 기대하기 어

렵게 하고 있다14).

6 ) 북한 민법 제11조.
7 ) 법제자료 제160집 , 19쪽 참조.
S ) 여 기에는 예산제 국가기관, 독립체산제 기업소 등이 포함된다.
9) 북한사회 과학원 법학연구소, 1971, IS6쪽 참조.
10) 북한 민법 제44조, 제45조 제2호, 제104조 및 제150조 참조.
11) 북한 민법 제47조, 제97조, 제125조 네지 제1341, 제1097 내지

제116조, 제200조 내지 제204조, 제206조, 제225조 네지 제229조,

제267조 내지 제268조 참조.
12 ) 북한 민법 제12조.
13 ) 북한 민법 제13조.
14 ) 법제자료 제16집 제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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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영의 외국측 당사자로 다른 나라의 회사 . 기업소 . 개인을

규정한 취지는 여기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凍다는 젓으로 보여지

나 재일상공인을 비롯한 해외동포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문율 두고

있는 바, 이들을 외국인과 똑같이 대우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지 ,

그 리고 해외 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들도 포함되지에 관하여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낱아있다161.

(3) 합영의 대상

합영법은 제2조에서 합영은 공업 ,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려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합영의 대상사업

을 공업 ,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사업을 비롯한 여려 분야로 하

고 있고 시행세칙 제3조에 의하여 이를 뎌욱 세분화하여 전자 및 자

동차공업 . 금속공업 , 채취공업 , 기계제작공업 , 화학공업 , 식료가공

업 , 피복가공업 , 일용품공업 , 건설, 운수, 관광을 비롯하여 인민경

제 여려분야로 학고 있다.

다만, 구 합영법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면 합영회사는 최신 과학기

술을 받아들이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을 늘릴 수 있어 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술도입과 수출증대를 합영대상사업 선정의 중점기준

으로 하고 있었는데 개정 합영법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원료, 자

재 , 동력 등을 최소 사용해야 하며 최단기간 안에 투자효과를 증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1992년 말 현재까지 북한내의 합영기업현황을 살펴보면 19S5년부터

현재까지 75개의 합영기업이 설립되였는데 산업별로는 경공업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적인 면에서는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으며 투자규모는 약2억 달려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15) 상세한 것은 김홍택/조동호, 남북한 투자협력의 정책과제, 한국

개발연구원, 1992, 29쪽 및 한국수출입은행 해의투자연구소, 앞의

책 68쪽 참조. 배종열, 북한의 합영법 시행 세척 개졍과 우리의

대응방향. 輪銀謁査月報, 1933.5, 11쪽 이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

로 해외거주 조선동포란 용어는 남한을 배제하는 조 항이 된다고

한다. 첫째는 북한의 개방율 지휘하고 있는 김말현 부총리를 비

롯한 북한 고 위당국자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

쳐 남한의 투자가 가능하며 , 오히려 먼저 투자해 주기를 희망하였

다는 점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지리적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기업의 북한진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북한체제에

대한 영향율 최소화할 수가 있다. 둘째는 북한이 남한과의 거래

에서 생산과 경영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의 영향력이 큰 합영보다는
생산과 경영을 북한이 장악하고 있는 합작을 선호하고 있음을 여

러통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 

공화국영역밖의

조선동포T 라는 조항은 합작방식이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

자에 대해서는 남한의 대북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북한당국의 의지

가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16 ) 金永信, 南北經協의 展望, 北韓硏究, 제3권 제4호, 1992겨울호,

102-1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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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合營會)]d:의 ]S 星 및 h/J%j次

(1) 형태

합영 법시헹세칙은 합영회사의 법적 형태를 -7한책임회사로 규정하

고 있다17).

북한에 있어서 管영회사는 규약율 가지며18) 그에 따라 경영활동올

한다는 합영법 제10조 제2문의 규정과 개졍된 시행세칙 제8조의 규

에 의하이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한 대상에 공동

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머 경영활동 결과에 얻은 순소득올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기업형테이머 , 합영회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자기의 출자

몫 안에서 만 책임지는 유한첵임회사이어야 한다. 그 린데 , 이것은 중

국의 합작겅 엉기 업 법 상의 합영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율 갖지 않는

비 법 인조합 형태의 합작경 영기 업올 인정하고 있는 것과 데조를 이룬

다18).

(2)설립절차

합영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한 구 시행세칙 상의 규정율 살퍼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다른 나라의 최사 . 기 엽소 . 개인과 합영회사률 설럽하고자 하

는 북한의 회사 . 기업소는 북한 당국의 대외경제기관인 데외경제사

업부와 합의한 다음 데외교섭놀 하여야 한다(제10조) .

대외겅제사업부는 대외교섭의 사전합의 , 합영계약의 승인, 등록변

경의 합의 둥 업무를 관장한다(10조, 제11조 및 제14조) . 그밖에

정무원 산하 재정부에서 합영최사에 대한 갑사업무률 담당하머 (제34

조 및 제66조) 대외경제사업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설치된 조선대외과

학기會교류협회 가 외국과의 과학기술의 교육 . 협력촉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헹한다.

대외교섭올 통하여 합영계약이 체결되 떤 대외경제사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1조).

그리고 합영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등, 회사의

이름, 회사의 존속기간, 최사의 자금종엑과 당사자들의 출자몫, 이

사회조직 , 회사의 종업원수와 로임기간, 생활보장조건등 합영회사의
조 직과 운영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둘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2조) .

이 러한 합영계약서는 합영회사의 운영과 합영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등 합영에 관한 기본사항율 규정한 문서로서 합영회사 섣립의 준거

가 된다.

이와 같이 하여 합영승인율 얻은 합영회사는 해당 도인민위원회에

회사등록욜 하여 야 하며 , 최사를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회사등록신

청서와 함께 합영계약올 승인한 문건, 합영회사의 규약, 출자를 증

17 ) 구 합영법 시행세칙 제5조 및 제17조
18 ) 개정세칙 제14조 참조.
19 ) 19B8년 4월 13일 중외 합작경 영기 업 법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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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한다(제13조) . 여기서 합영회사의 규약은

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 회사의

사업내용, 회사의 자금총액과 당사자들의 출자몫, 회사의 존속기간

등 회사의 활동원칙과 질서들이 포함되 어야 한다(제15조) .

이와 같은 합영회사의 설립절차는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된 때 종료

하고 이때로부터 합영회사는 성립하며 법인으로 된다.

그 려 나, 이상과 같은 구 시형세척 상의 창설절차에 관한 규정은 骨

명확한 점 이 많았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 었다. 즉 북한측 합영

당사자는 북한 관련기관, 즉 국가계획위원회 , 과학기술위원회, 재정

부, 국가건설위원회 , 합영공업총국 등과의 사전합의를 바탕으로 외

국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제12조), 합영계약 체결과 관련하

여 작성하게 되는 합영계약서 회사규약은 합영공업총국의 합영회사

조직승있시 효력이 발생하며 (제17조), 합영회사조직 승인시 합영회

사는 도행정경제위왼회의 등록을 통해 법인이 되며 (제19,20조), 합

영회사의 영업은 시행세칙 제21조에 규정된 대로 출자를 이행하고

그에 대한 은행의 증빙문건파 생산시설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이 첨부된 영 업허가신청서가 합영공업총국의 허가를

받을 때 시작(제22-24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졍하고 있다.

이와같은 행정절차와 관련된 소요기간은 계약체결전 북한측 사전합

의에 20일(제12조), 합영계약의 승인에 30일이상(제16조), 회사등록

에 15일 (제20조), 영업허가증 발급에 15일(제23조)로 규정하고 있다

謁
.

3. IB資

합영회사의 자금총액과 출자지분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

해진다21), 따라서 북한 합영법 상으로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은 어뗘

한 제한도 받고 있지 않다2).

다만, 합영회사는 등록자금을 줄일 수 없으며 합영당사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편 당사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23).

구 시행세칙 상 합영회사에 대한 출자는 화폐 . 건물 . 원료 . 기계설

비 . 발명권 . 기술문헌 . 토지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였는데 , 북한

측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외화를 비롯한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토지 .

건물 등으로 출자하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외국측 당사자로 하여금

선진 기술 및 자본재를 출자하도록 하여 북한의 경제에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한 것이였으나 노 . 하우, 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

이 없는 것이 흠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개정세척은 기술비결과 토

20 ) 배종열, 앞의 논문, 15-16쪽 참조.
21 ) 합영 법 제7조 제1문 및 구 시행세척 제16조, 개정시행세칙 제26

조 .

22 ) 합영회사 출자비올에 대한 제한 배제이유에 관하여는 1984년 12

월 5일 및 1985년 12월 10일자 민주조선 합영법해설 참조.

23 ) 구 합영법시행세칙 제21조 및 제23조 개정세척 제37조 및 제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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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용권 등을 신규로 포함시켰으머 (제27조), 제34조를 신설하이 상

대측 당사자가 기술특허로 출자할 때에는 특허등록문헌율 첨부하여

야하며 특허 권오로 출자할 때에는 특허권 이전등록이 끌V올 때에

출자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합영회사에 토지 나 건뮬율 출자할 겅우에는 사인에 의한 토 지소유

를 금지한 북한·의 토지법 규정에 비추어 볼 떼 토지 등의 사용권올

출자한 겻으로 보아야 한다. 게정세칙이 토지라는 문구에 갈음하여

토지사용권이라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촤폐로 출자하는 겅우 충자화페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롱화

로 하도록 하였는데 합의가 있으면 북한 화폐로도 출자할 수 있으나

테환성 네지 화제가치 등욜 고 러할 때 省·러 등 외국 화폐가 주로 활

용필 겻으로 보어전다.

건물 . 원료 . 기계설비 . 발명권 . 기숩문헌 등으로 출자할 겅우 가엑

뼝가률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관하이 당사자간에 o
'

l견이 웠율 경우, 특히 깔

멍 권 . 기술문헌 등의 펑가에 관하여 북한측 당사자들의 이해부족으

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욜 겅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예상핀다24).

이 에 개정 합영법시행세칙은 제31조에서 투자가측이 출자하는 설

비 , 기술문헌, 발명권, 기술비결, 볼자 등은 북한에서 보장할 수 없

율 떼 ·출자목적물이 될수 았으머 , 제34조에서 기술특허가 출자로 인

정되는 요건은 특허등록문건의 첨부와 특허권 이전등륵이 완결되었

율 때라고 규정하고 았다.

그 런데 출자에 있어서 북한이 힌물舍자暑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북

한측 합영당사자가 출자할 수 웠는 외화를 비旻한 투자제원이 부족

하어 토지 , 건물율 제외하고는 사실상 출자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는 현실을 반영 한 면이 크 지 만, 동시에 제품셍산에 커다란 제약요

인이 된다는 점을 북한당국이 인졍한데 기 인하고 있다.

출자목적물로써 현물출자와 기술특허의 도입율 인정할 경우 동자원

의 평 가는 합영 계 약의 성립 에 중요한 관건이 되게 된다. 게정 합영

법시행세칙은 토지를 제외한 기 타 출자복적뮬에 데해서는 합영공업

총국의 평가릍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율 첨가하고 있으며 (제30조),
출자된 건불, 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을 합영공업총국에 등록 해야

한다는 규정 (제32조)올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 화폐출자에 데해서

는 단순히 당사자가 합의한 통화로 한다고 규정 (제18조)하여 화폐환

산비율에 대한 규정 이 없는 기존 합영시헹세칙과는 달리 , 게정 합영

법시헹세2]에서는 출자화폐는 상호합의하나 환산비율은 북한 무역은

행의 공표환율에 따른다고 규정하어 (제29조) 그 적용환율이 헌물출

자에 대한 화페출자의 장단점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필 것이

다2S).

24 ) 법제자료 제160집 , 31속.

25) 배종열 , 앞의 논믈, 19쪽.



4. 습營會))1의 組織과 營理

383

(l) 이사회와 관리성원

합영회사에는 필요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를 두며 , 이사회에는 이사장파 부이사장욜 두고 이사장과 부이사장

그리고 몇명의 이사를 파견할 것인가는 압영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정한다.

이사회는 해마다 한번 이상 이사장이 소집함이 원칙이나, 다만 이

사장이 위임한 때에는 부이사장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

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소집일자와 장소, 토의 안건올 이사들에

게 이를 미러 알려야 한다.

이사회는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회사등록자금의 증가,

회사 존속기간의 연장, 회사의 해산, 회사의 발전대책과 경영활동계

획 , 결산과 분배, 사장과 부사장의 임명 및 해잉 , 재정검열원의 입

명을 비롯하여 회사운영 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 . 결정할 권

한을 갖고 있다(제27조).
또 합영회사에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사 사장과 부사장을 비롯한

필요한 수의 관리성원을 두며 , 사장은 회사조직에 관한 계약, 회사

규약 및 이사회의 결정 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을 조직 . 진행하며

자기 사엽에 대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진닥26), 그 려나 구 시행

세칙은 이사회의 운영을 전원일치제Z7)로 하고 이사임기 , 이사수, 대

리참석여부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개정 합영법

시행세칙은 이를 대폭 개정하여 이사수는 3명이상이며 , 이사수와 이

사장 . 부이사장은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계약과 규약에서 정하며 (제
39조 ), 이사임기는 5년(제40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장

과 합영회사 사장은 각기 다른 당사자측에서 맡는 것올 원칙 (제47

조 )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전원일치 사항과 3분의 2찬성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존 전원일치제의 경직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비율에 따른 경영권 행사라는 자본주의식 기업경영방식

을 극히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합영법시행세칙

제44조에 의하면 이사회의 진원일치결의사항으로 첫째 합영회사규약

의 채택 및 수정보충, 둘째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셋째 회사기엽

의 중지 및 해산, 넷째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 합영회사사장 . 부

사장 . 재정겹열원 . 청산인의 임명 및 해임 , 다섯째 결산과 분배문제

등을 규졍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거수가결올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 투

26) 이 점에서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

이 없으므로 제3자보호에 불충분하고 나아가서 거래의 안건을 해

할 우려가 많다.
27) 구합영법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 이와같이 북한 구합영법은

이사최의 의사곁정에 있어서 전원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

에 업무집행의 효율화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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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 가능하다고 -고정 (제44조)학여 이사최 의결방식율 다양화하고

있으며 부득이 할 경우 의결권욜 가지고 이사회에 대리참석할 수 있

다는 규정율 신설하였다.

(2) 노 무관리

북한의 합영법은 제16조에서 합영회사의 노 무판리에 관하여 합영최

사가 종업원율 받아 들이고 네보네는 것은 조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과 합엉당사자 쌍방의 계약에 따라 노 력율 관리하며 이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영회사의 노 무관리 일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 기서 노 무관리에 판한 합영계약의 네용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시

는 아니되므로 노 무관리 관계법령의 내용과 당해 법령의 성격이 강

행법규인지 임의법규인지의 여부가 선행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

다.

이 이외 에도 노 무관리에 관한 법령으로서는 북한 헌법과 사회주의

노 동법 및 노 동규올규정a 등이 있으며 管영법시행세착은 제6장에서

로력관리라는 표저'l 아래 5개의 조문율 두고 있다.

먼저 종업원의 고 용 및 헤고에 관하여 살펴 보먼, 합영법시헹세칙

은 제40조에서 합영회사가 우리나라의 로력율 받아들이고 네보내는

것은 로동헹정기관을 兮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영회사의 근

로자 고용 및 해고에 관하여 북한의 노 동력관리체제에 따를 것올 선

언하고 있였다29),

요컨대, 합영회사에서 북한 주민율 고용하고자 할 경우 합영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야력 . 경 력 . 기눙 등율 갖추옜는지의 여부를 확

언하고 적 격자만을 채용하려 할 것이나 북한의 노 동력관리체제 아래

에서는 여기에 관한 권한이 노 동헹정기관에 유보되어 있고 또한 노

동력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날 경우 임금인상이나 기타 근로자률 기업

으로 끌어들이 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노 동행정기관의 뒷받침

이 없다면 우수한 노 동력율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

율 것이 다. 다만, 시행세칙은 진향적 조 치의 일환으로 제64,조

에서 노 동행정 기관으로 하여금 합영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 동력율 우

선 보장하며 제67조에서 업무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합영회사의 노 동

력율 동원하지 않는다는 조 항올 신실하였으나 이 역시 프로그렘에

骨과하다.
그리고, 일단 체용한 근로자暑 헤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극도의 뷸

황으로 인한 기 업규모의 축소 등 경 영장애가 발생하였율 때 서방국

가에서처럼 정 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근무태만 기타 기업

의 경 영질서 교 란행위가 있을 때 북한 형법에 의하여 범죄헹위로 처

벌받게 되는 것과 별도로 당해 근로자를 정게해고 할 수 웠는지에

관하여 북한의 노 동 관련법규에서는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i,

26) 1978년 8월 25일 중앙인민위원회 졍령으로 제정 .

29 ) 북한의 노 동력관리체제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통일원, 북한
개요, 254쪽 이하%법제처 , 북한법제개요, 474쪽 이하 참조.

30 )법제자료, 제160집 , 89-90쪽.



합영회사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 용에 관하여는 시행세칙 제42조에

서 합영회사는 다른 나라 사람을 종업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

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북한의 출잃국 관계법 령 이나 출입국 절차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실

현은 의문시된다.

합영회사 종업원 등의 로동기간 . 휴식 . 로동보호에 관하여는 합영

법시행세칙 제4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법규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노동법규를 살펴 보면 북한헌법은 제56조

에서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

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주의 로동법은 제37조에의하면 
4'

로 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이며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적 발전을 다그치는 수단이

다. 국가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관철한다TW

고 규정하고 있으며31), 생활비 지급에 있어서는 노 동올 척도로한 생

활비등급제를 기초로하여, 도 급지급제, 정액지급제 및 가급금 . 상금
. 장려금제도를 두고 있다2),

한편, 사회주의노동법은 노 동졍량을 바로 정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노

동정량의 제정은 군중노선과 근로자들의 사상 . 기술 . 과학수준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국가기관 . 기업소 . 사회협동단체는 국가

표준노동정량을 척도로 하여 구체적 현실에 맞게 과힉적이며 선진적

인 노 동정량을 정하고 계속 갱신하여야 하는데 국가표준노동량은 인

민경제 부문별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표준공장을 꾸리고

거기서 측정된 자료릍 기초로 하여 제정된다고 규졍하고 있다33),

그 려나, 이러한 사회주의적 분배왼칙은 국가경제계획기구의 통제하

에서 실현되며 앞으로 본 내용중 사회적 노 동보수제나 독립채산제,

국가표준노동정량 또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른 노 동정량 산정 등도

국가관리기업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측 당사자와

외국측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경영되는 합영회사가 이 려한 국가적

통제에 따라야 할것인지 극히 의문이다34),

그 밖에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적 측면에 있어서 합영법시행세칙은

제44조에서 합영회사의 종업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서 합영회사는 종업

85

31) 그 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은 노 동만을 유일한 척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다.
32 ) 사회주의 노 동법 제38조 및 제39조
33) 사회주의 노 동법 제41조 및 제42조.
34)법제자료 제160집 93쪽. 그밖에 북한의 사회주의 노 동법은 노 동시

간에 관하여 8시간 노 동제를 채택하고있으나, 주당 근로시간에 대

한 제한규정이 없어 연장 근로나 휴일근로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안전 및 보건 등을 우]한 노 동보호사업 에 관하여도

추상적 규졍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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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게 지불되는 로동보수의 7 , 종업 원들은 자기가 받는 로동뵤

수 u의 사최보험료틀 물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려나, 근로자의 자조조직인 노 동조합의 결셩이나 파업 등 근로자

의 자주적인 노 동3권의 보장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개정시헝세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영최사는 회사네에

조직 된 사회단체들의 황동조긴율 조장해야 한다는 조항율 신설하였

으 나 구Al'1적 방안이 강구되 어 있지 않으므로 선언적 규정 에 그치고

말았다35).

3) 외화관리

북한에 있어시 힙-영혐 제정의 입 법배겅의 하나가 된것은 외환부족

상황율 타게 하는데 웠었으머 합영최사의 대외적 겅영활동은 외화관

리34)와 省접 한 관계暑 가지고 있다.

그 려나 북한의 합영법은 제13조에서 합영최사가 북한 은헹에 돈자

리를 둔다는 점 과 합영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나라 은행

에도 구좌릍 둘 수 있다는 점 , 그리고 합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다

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는 접 만율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합영법시헹세칙에서는 외 화판리라는 표제 아레 8게 조문에

걸쳐 은행구좌의 설치 및 외환거레 창구 단일화, 외환잔고에 대한

이자의 지급, 수출입 에 따른 데금결제수단, 외화대출, 경영계산시

기준화폐 및 환율계산, 이익베당금의 송금 등에 관한 사항욜 骨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네용은 다음과 같다.

힙'영최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촤국 무역은헹 (이 아래부터는 무역

은헹 이라고 한다) 또는 7역은헹이 지 하는 은 에 외화돈자리와

조선원 돈자리를 둔다.

합영회사의 모든 외화수입과 지출은 은헹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

하여서 만 할 수 있다.

35 ) 배종열, 앞의 논문 24쪽에 의하면 이는 외국인기업법 제21조의

기 업 네 직 업동멩조직의 걸성조항과 입빕취지가 비숫할 것으로 해

석되는 바, 단순하게 자본주의식 기업에서 많이 보이는 노 동조합
이나 기 업내 취 미활동단체 등율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

다. 사회단체에 데한 정의가 없어 동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는 뷸명 확하나, 북한이 김 일성주체사상율 방어하기 위하여 삽입한
조항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합영회시·의 경영 에 있어서 김 일성주

체사상식 경제논리가 합영회사로 과급필 소지가 클 것으로 본다.
i이 북한에서의 외환관리는 국가계획위원회 . 제정부 . 무역부 등 관계

정부기관에 의하어 수립된 외환수급게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제정부의 감독 아레 조선중앙은행파 무역은헹

이 전담하고 금강은행 . 대셩은행이 무역상사 등의 수출입거래에

따른 일부 데외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수입 등

대외지급율 위하여 퓔요한 외환은 외환수급계획에 따라 월별 . 분

기별로 무역은행올 통하이 할당 베정되며 대외지급에 대하어서는
무역부 . 재정부 또는 조선중앙은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자
료 , 제160집 , 108-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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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회사는 은행돈자리에 있는 외화잔고에 대하여 무역은행이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다. 합옇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롱화결제 관하여는 종래 합영회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무역기관을

통하여 사고 과는 상품대금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외화로 지불하며

상업망을 통하여 구입하는 상품대금과 여려가지 사용료를 조선 원으

로 지불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합영회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무역기

관과 다른 합영 , 합작회사를 통하여 사고 꽈는 상품대금과 그 에 따

르는 비용은 국가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는 한 외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구 세칙 제48조, 개정세칙 제77조) .

합영회사는 경영황동에서 부족되는 외화를 우리나라 은행 또는 다

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합영회사의 경영계산은 조 선

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외화

로도 할 수 있다.

합영회사의 외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선원의 결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화폐환산비율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이익배당금을 비롯하여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나라에 송骨할 수 있다. 이익배당금을 다른 나라에 송

금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문건을 은행에 내야 한

다.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회사에서 받은 노 임 액

가운데 필요한 부분37)을 다른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3S).

5. 습營會社의 쇼業活動과 生産 및 販賣

합영법은 제14조에서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원료 . 자료 . 반제

품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서 샀을 때 그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합영회사가 대외시장에서 물자를 수

입할 때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합영회

사는 자기의 생산제품을 대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합영법 상에 있어서 합영회사 성립 후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경

영활동에 관한 규정은 이 2개의 조문 뿐이며 , 구 합영법시행세칙에

서 제5장을 통하여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라는 표제 아래 9개의 조문

을 두고 있던 것을 다음과 같이 16개의 조문으로 확대 개정하였다39),

합영회사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반제품, 설비 ,

경 영용물자(이 아래부터는 믈자라 한다)를 우리나라에서 사쓰거나

다른나라에서 수입하여 쓴다(제46조).

37) 이것은 구 세칙상 6隣퍼센트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한 것인

데 (제꼬조) 이로써 외국인의 송금 노임액의 폭이 상당히 확대된

38) 이상 구 합영법시행세칙 제49조 내지 제52조와 개정세척 제76조,

제78조 내지 제81조 비교 참조.

39 ) 개정합영법시행세칙 제48조 내지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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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사쓰는 물자는 국가계획에 맞뮬려 합영자

제상사를 동하이 보장받는 것율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에

밋·뮬리지 못한 물자,합영자재상사를 동하여 사쓰는 것이 팔리하거나

불가눙한 물자는 우리나라의 무역기관들과 다른 합영 , 합작최사 및

그 밖에 국가적으로 숭인된 자재공급기관 또는 상입망율 롱하여 직접

사 쓸수 있다(제49조) .

합영회사가 합영자재상사틀 롱하여 뮬자를 사쓰려고 할 때에는 그

소요량율 전 헤 3 . 4분기까지 1영상사에 제기하어 국가계획 (합영수

출계획 )에 맞뮬린 다음 합영자재상사와 게약을 喪어야 한다. 이

때 가격은 국제시장가격各 고려하여 게 약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정 한다. 해당 기관, 기 업소는 합영수舍계획 에 예진묀 물자률 우선

으로 보장하이 야 한다(제50조> .

합영회사는 우리 나라에시 IA산되지 않거 나 사쓸수 없는 뮬자를 다른

나라에서 직접 사쓰거나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 무역회사에 위탁

하여 수입할 수. 았다(제51조) .

합영회사는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 앞선기술율 다른나라에

서 사율 수 있다(제52조) .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을 다른나라에 수줄하는 것율 기본으로 하여

야 한다(제53조) . 합영회사는 셍산한 제품의 수촐올 직접하거나 우리

나라의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때에 수출허가는 받지

않고 반출%인만 받는다(제54조) .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율 우리나라 안에서 판매하려 할 때에는 무역

기관 다른 합영 . 합작회사률 데상으로 실헌해야 하며 국가숭인올 받아

자재공급기관, 상업기관율 비롯한 다른 기관, 기업소에도 념겨줄 수

있다(제55조) .

합영회사가 셍산한 제품욜 질 또는 그 g]-의 사정으로 다른나라에 수출

할 수 없을 경우 영 업허가증을 받은 날로-7-터 1년까지는 합영주관기관

의 승인 밑에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어 국네에 판매할 수 있다. 이떼

관매가격은 계 약당사자들이 합의 한 외화가격 에 기초하여 국가가격제정

기관이 정 한다(제56조) .

합영회사는 이 세칙 제56조에 의하어 국네에 판매하고 받은 상품대금

율 국가의 숭인밀에 우리나라에서 사쓰는 물자값파 종입원들의 로 임 ,

각종 사용료 국가납부금 등을 지출하는데 쓸 수 있다(제57조) .

합영회사가 등록된 고정제산율 레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넘기려고 할

떼는 합엉 주관기 관의 숭인(데당값이 5만달려 이상되는 설비와 운진기

재는 국가승인 )올 받은 다음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처리하어야 한다

(제58조) .

합엉회사가 상데측당사자의 투자骨으로 들어오는 骨자와 회사경영용
으로 수입하는 뮬자에 데하어서는 수입히 가는 받지 않고 반입승인만

으로 받으며 관세를 물지 않는다(제59조) .

합영회사가 국가승인욜 빌지않고 셍산 및 경영과 관련.없는 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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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였을 때는 해당기관

이 그 물자를 억류 또는 몰수하거나 관세나 벌금을 물리는 등 해당한

제재를 준다(제60조).

합영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는 합영회사가 스스로 형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국가품질감독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합영회사가 국가

품질감독기관에 위탁해 제품검사를 행할 때는 검사수수료를 지불하여

야 한다(제61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 할 때에는 관

세를 물지 않는다. 합영회사는 정해진데 따라 회사에서 쓰는 물,

전기 , 난방, 전화 등의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우리나라 보험에 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偏,

이상을 고 찰컨대, 북한의 합영법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반

제품, 설비등의 물자를 북한 내에서 구입하는 경우의 가격기준과 관

세면제 그 리고 생산한 제품의 다른 나라에의 수출 허용에 관한 단순

한 근거규정 만을 마련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 업의 국네유치 장려와

생산물자의 일정 비율올 내국산으로 하여야 한다든가 생산제품의 일

정 비율을 수출하도록 하는 국산화의무규정 내지 수출 의무규정은 두

지 않고 있다는 흠이 있으며 , 아을 시행세칙 상의 관련규정41)에 있

어서도 북한 내에서의 생산물자구입 및 제품판매창구를 제한하고 있

율 뿐만 아니라 합영회사의 물자구입 賀 제품판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근의 사회주의 상업법%Z) 제9장의 규정에 의하여 일체

의 사회주의 상업에 대한 통일적 인 지도관리 및 상업부문에 대한 검

열감독과 통제가 행하여 지게 되었는데 이려한 지도관리 및 검열감

독 통제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이 김일성의 교 시와

당정책 및 국가의 법령이나 지시 . 결정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합영회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자

유롭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 이 러한 문제

점을 근본적으로 북한의 엄격한 계획경제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

적 모순0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졈에 있어서 합영회사의 경영활

동과 관련된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에 관한 합영법 및 합영법시행세

칙 상의 여 조항은 극히 형석적이며 편면적인 규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수출입에 판한 사항도 북한의 일반적 무역제

도44)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40 ) 다만 이 중 제48조, 제50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의 규정은 구시행세칙과 대동소이하다.
41 )합영법시행세칙 제34조 참조.
42 )1992년 5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제정공포.
43 )이에 관한 실증적 자료는 다음 문헌 참조. 국토통일원, 북한경제

통계집 (1946-198되 , 19867한국무역협회 , 주요북한경제지표1992,
19927특히 북한주민의 생활수준과 관련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북

한의 경제정책 , 1991 참조.
44 )이 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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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管영회시·의 결·산 및 분베

합엉법은 제4장에서 결산과 분베라는 표제 아레 5개 조문율 두어

합영최사에 있어서의 결산과 분배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런해 농고

있는데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영회사는 해마다 한빈씩 정 기적으로 경영황동율 철산하여야 한

다. 겯산은 총수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소득세률 바친 다음 에비

기금, 생산확대 및 기술발진기급욜 비롯한 省요한 자금을 공제한 나

머지 고]금을 합영 쌍방의 출자몹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한다.

합영회사는 에비기금·%)을 조성하여 야 한다. 에비기금의 규모와 헤

마다 조성하는 비율은 따로 정한다. 예 비기금은 1영회사에서 결손

핀 자금욜 보충하는데 쓴다.

합영최)k'14의 결산문건46)은 재정검 얼원17)의 검 열과 이사회의 비준을 받

아야 한다.

합영회사는 결산기 마다 순소득에 데하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 야 한다. 합영회사는 셍산

올 시작한 떼로부터 일정한 기간 소득세를 먼제받율 수 있다. 합엉

최사는 순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세의 감면올 청원할 수 웠다. 합영

회사는 토지를 사용핥 떼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1찰은 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

그 91에 , 종래의 합영 법시헹세칙은 제S장에서 8게 조문올 두어 결산

과 분배에 관한 합영 법의 기본원칙율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었는데 그 네용은 다음과 같다.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 데하어 해마다 걸산하어야 한다.

합영회사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합영회사

의 결산은 연간 총수입 에서 毛가를 보상하고 순소득올 확정하는 방

법으로 한다.

제정겁열원은 합영회사의 결산문긴을 검열하여야하며 그 정 확성o]'i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져야 한다.

재정검 열원은 합영회사의 경영활동 정형율 검열할 수 있다. 제정

검 省원은 회사의 장부, 계약서를 비롯하여 제정검열에 필요한 문건

올 열람할 수 있다.

합영회사는 결산기 마다 순소득에 대하어 조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득세 법49)에 따라 소득세를 骨어 야 한다.

4되이는 우리 상법상의 준비骨제도에 해당한다.
4이여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이 익 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

처 리 계산서 등 일체의 손익계산에 관한 서류가 포함된다.
47)이젓·은 합영회사의 제무상팡에 대한 감독욜 국가적 통제하에 에속

시키 려는 것으로서 우리 상법상의 감사제도와 유사하나 합엉회사
의 성격 과 구조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

48 )합영법 제18조 내지 제22조.
49 )이 법은 1965년 3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제

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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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회사는 예비기금을 조 성하여야 한다.
T

' 

예비기금은 등록자금의 2騎가 될 때까지 해마다 순소득 가운데서

u씩 적렵한다.

예비기금은 합영회사의 결손자금을 보충하는데 쓴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예비기금을 회사의 등록자금으로 올길 수 있

다.

합영회사는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섕기금 등을 가진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조성비율은 이사회에서 토의 . 결정한다SO),

합영당사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순소득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기금

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출자몫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개정압영법시행세칙에 의하여 합영 첫해와 마지막 해에 대한

결산년도가 명확해嶺고(제82조) 결산서 제출기한이 명정되荒으며,

결산은 년간 총수입금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순소득을 확정하는 방법

으로하며 (제83조) 이익분배는 순소득에서 소득세와 납부금, 각종 기

금을 공제한 나머지로 한다(제86조)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고 찰컨대, 합영회사의 결산은 합영당사자들에 대한 이익배당의 산

출근거가 될 뿐만아니라 합영회사의 경영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

리적 경 영을 도모 하는 기초를 이루며 제3자가 합영회사에 대하여 갖

고 있는 채권의 담보가 되는 합영회사의 이 익배분도 합영회사의 계

속성 유지와 제3자의 채권확보라는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안

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런데 , 북한의 경우 합영법과 같은 법 시행세칙은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부분이 많을 뿐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의 결산

및 이익배당 등 회사의 계산에 관한 별도의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합영회사의 결산 및 이익배당에 관한 법적 규제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수 있다511

7. 슨營會社의 終1

종래 북한의 합영법 및 합영법시행세칙이 합영회사의 종료 즉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졍한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합영회사에 있헉서 해산은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과 이사

회의 결정 에 따른 해산으로 나누어지는데, 합영회사가 최초 합영계

약시 존속기간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하게 된

다$Z)

합영회사가 존속기간율 한졍할 경우에는 이를 합영계약서와 회사규

약에 명시하여 야 하며聽 합영회사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50 )당해 기금은 일종의 임의준비금에 해당하나, 기금의 납부기준과

사용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흠이다.
51 ) 법제자료 제160집 , 117-118쪽 참조.
52 ) 합영법 제23조 제1문 및 구 시행세칙 제61조 제1문. 개정 시행

세칙 제91조 제2문.
53) 구 합영법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5조 개정 시헝세칙 제13조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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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기 간 만기 6게필 진에 이사최 에서 결정한 다음 합영회사 존속기

간 연징·신청서률 管영주관기관에 내야 한다S4).

합영회사의 죤속기간율 정하지 않았거나 존속기간이 도레하기 전에

이사회의 결정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경우는 첫쩨, 합영회사가 계속하

여 5년 이상 결손율 或율 때 둘째, 管영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

반하여 경 영활동에 엄중한 결과를 가져왔율 떼 세쩨, 불가피 한 사

으로 합영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였올 떼로 한다W,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나 휴면회사정리제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메문에 합영회사는 오로지 존속기간이 만

료한 겅우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만 해산하게 된다. 다만, 게정

시행세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어 합영공업총국은 합영회사가 북한

법 과 규정율 난폭하게 위반하였올 때에는 잃정한 기간 기업을 중지

시키거나 국가의 승인욜 받아 히]산시毛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웠으나

북한의 법 운용 실정상 이 제도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일방적 산명

령 이 될 수 있어 십효성 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 북한측 당사자의 중데한 의무위 반으로 인하여 외국측 당사

자가 합영회사를 해산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반대할 경우에는 출자지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국측 당사자가 임의로 헤산시킬 수 없는 평합리한 짐 이 발생하

게 된다.

그리고, 합영회사의 해산이 결정되 면 이사회는 청산인율 임명하여

야 한다.청산인은 청산중인 합영회사의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합영회사 재산의 왕가처분, 잔여 재산의 분배 등 청산사무를 집행하

며 청산중의 합영회사를 대표하므로 힙'영회사 사장은 자기 사업율

청산인에게 인계하여 야 한다.

다만, 청산인은 자신의 업무수헝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사회에 대하

여 책입율 지고 청산절차가 끝난 뒤에는 이사회의 인준율 받도록 하

고 있으며 청산인은 청산에 착수하기 전에 회사등록 관에 청산절차

가 개시된다는 사실율 신고 하여야 한다.

8. 紛爭의 解決

합영법은 제26조에서 합엉회사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견상

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곁한다고 하먼서 협의의 방법으로 해곁할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제기관

에서 심의하머 쌍방의 합의 에 따라 제3국의 중제기관에 분젱문제의

심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 종전의 합영법시행세칙은 제10장에서 분젱헤결이라는 표제

아래 4개 조문을 두어 다읍과 간이 규정하고 었었다.

z
그으 .

54 ) 합영 법 제23조 제2문 빛 구 시헹세칙 제61조
91조 제2문.

5되 구 세척 제62조 게정 세칙 제92조.

제2문 개정 세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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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

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 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무역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겯한

다.

중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무역중재사건 심의절차에 따라

한다. 중재원고와 중재피고는 중재원명단에 있는 사람을 중재원으

로 지명할 수 있다.

재판은 조 선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한다. 다

른 나라의 합영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 우리나라의 합영당사자와 같

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합영당사자들의 합의 에 따라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3국의 무역중재

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왹에 개정세칙은 다음과 같은 3개조문

을 신설雙다.

첫째,합영당사자들은 제기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심의 해결받으려

할 때에는 소송문건을 해당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내야 한다(99
조 ).

둘째, 합영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간 분쟁사건을 제외한 나

머지 의무들을 계속 이행하여 야 한다(제103조).

셋째, 상대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합영회사 운영과정에서 제기되

는 문제를 처리하여 줄 데 대한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제104

조 ) .

고 찰컨대, 합영법 및 같은 법 시행세칙 상의 분쟁해결은 합영당사

자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바, 합영당사자간의 분쟁은 합영회사

의 구체적인 운영이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사장 및

관리성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는 주로 이사회의 운영과 사장

및 관리성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을 하나의 정치사업으로 보고 인민을 교양 개조하는

수단으로 여기며 단순한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사법정책에 불과한

북한의 현행 재판제도나 민사소송절차i애 비추어 외국측 합영당사자

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구제가 보장되 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무역중재기관으로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무역중재

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사건심의규정을 제정 . 시행하고 중재원 명

부를 쟉성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건심의

규정 자체가 북한 당국의 자의적 개정 . 적용 가능성을 안고 있어 외

국측 당사자에 대한 신뢰보호가 미흡하다.

이상에서 소개된 신구 합영법시행세척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56)북한 민사소송법의 구조와 특징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법제

처 . 북한법 개요. 380-3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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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v Sk 治 Zf겨-diA으되 L)E]園은 P<J

1. 슴作의 基本原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라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려나라들 사

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 발전시 키는데 이바지한다(합작법

제1조)tI.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셍산과 경영을 하머 ,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
A%욜 상환하거나 리各올 뵨배하는 기 업올 말한다(제2조) .

합쟉투자 방식은 구 합영법 체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楚던 새로운

투자 유형인뎨 , 이는 이미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닝-북기본합의서

제15조2)에 의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네부 교 류로서의 물자교류
.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욜 실현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예견된

것으로-서 압영루자와 데조되는 게념으로 팡 수 있다3).

일반적으로 합쟉기업이 란 사업율 공동으로 할 목적으로 공동의 소

유자기· 설립하는 전형적인 사업 형태룔 1잘한다. 미국의 경우 어떤

사업율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 또는 기술율 가진 둘 이상의 기업질합
으로 같은 사업상의 이 익과 손실율 뵨베하며 사업체의 공동경 영권을

갖는 조 합의 형테를 의미한다. 이려한 합작기업은 자기회사의 자금

부족이나 경영자원의 부족 부뵨율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자본의

단독진출율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진출하기 위한 경우에 주로 이용된

다.

북한의 경우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에 중복적으로 표명된 합쟉기업

의 게념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죽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

측이 생산과 경 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욜 상

환하거나 이윤율 분배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이는 경영권

이 북한측 당사자에게 진속되고 외국측 당사자에 데하여는 경영과 관

련하여 오로지 합작법 제6조에 의한 자문 내지 협의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이다.

2. 합작투자의 대싱

1)이 규졍은 외국인투자법 제1조의 그 것파 동일하다.
2)이 조의 정신은 1992넌 9월 17일 서명 교 환된 남북교류 . 협력부속

합의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
. 합작투자 둥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 뮬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 . 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남과 북
은 자원의 공동개管, 管영 -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렬 수랑과 거레조건율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
올 쌍방 교류 . 협력 당사자吾 사이에 토 의하여 정한다,등으로 디
욱 구체화 되 었다.

3)낱·므기본합의서 채 당시에는 합작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
하여 우리측이 그 의미에 데하어 관심을 갖지 않고 종전의 함영누
자와 갑은 의 미로 T알아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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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

하는 부문에 조 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관광 . 봉사부문에도 조직

할 수 있다(제3조) . 이것은 합작투자 유치의 목적 이 외화획득을 위

한 수출진훙과 심화된 산업기술적 낙후성율 탈피하기 위한 기술도입

에 역점을 둔 것이며 , 관광 몇 봉사부문을 명시한 것은 즉시 착수될

수 있는 조건올 갖추고 또 외화가득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

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섕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제4조).

이와 같이 합쟉투자장려부문에 대하여는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

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섕산하는 부문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투자법 제7조의 규정내용을 재확

인한 것이다4),

3. 합작당사자

합작당사자에 대하여는 외국측 투자가 이외에 합쟉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

라 합작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합영법의 그것에 비하여 확대 진

일보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조선동포릍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재

일교포나 재미교포 이외에 우리측 기 업을 다수 끌어들임으로써 서방

자본주의국가들의 합작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한데 있는 것으로 보인

다.

4. 합작기 업창설절차

합작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

국 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

서를 내야한다. .

이 때 신청서에는 계약서 ,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한 해당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6조) .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50일 안으로

그 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7조) .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 안에 해당기업 소재지의 도(직

할시 )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S),

한편, 합작기업은 승인된 합작 업종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승인된 업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4)외국인투자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첨 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

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되이 점은 구 합영법의 그것보다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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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율 받아야 한다(제9조) .

그리고, 합작율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잃부를 양도하려고 管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暑 받은 다음 정

무원 대외겅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0조).

이상과 같은 합작기업창설절차를 도헤로 나타네보면 다음과 같다.

표4 << 합작기 창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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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노 동력 관리

管작기 업은 외국인의 체용에 관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어 「 게약

따라 외국투자가측의 기술자룔 받아 쓰거 나 정무원 대외경제2'1관과의

합의 밉에 제3국의 기술자를 체용하여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것은 기술도입율 위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채용욜 허용하고 있

는 것으로서 극히 폐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6. 원자재 수입 및 제품수출 등

합작기 업은 국가가 숭인한데 따라 셍산 및 경영에 사용할 뮬자를

수입 할 수 있고 셍산한 제품율 수출할 수 웠다(제12조) . 합작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는 그 들의 외환사정이 종지 않기 떼문에 국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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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하고자 할 것이나 수출을 위하여 원자재 수입이 뷸가피한 경우에

는 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로 보인다.

한편, 섕산된 제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내수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

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주민들의 구매능력에 한계가 있고 외화획득이

절실한 사정 에 비추어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7. 투자상황 및 이윤분배

합작기엽에 투자한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국제적 태환성이 있는 헌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

으며 경우에 따라 원자재의 구상무역 방식으로 할 필요도 웠凍으나

합작볍은 합작제품에 의함율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합작법은 제

13조에서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파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작제품에 의한 투자상환 내지 이-윤분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외국투자가는 판매 등에 의하여 처분할 부담을

지게 되고 북한측의 납기준수, 제품의 품절보증 등에도 얽매이지 않

을 수 엾게 된다. 따라서 이 방식은 임가공방식에 의한 합작투자가

아닌 한 가급적 회피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태환성 있는 외화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함은 투자에'

대한 대가를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지분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

배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 경우 투자지분의 상환형태는 일종의 차관공

여6) 내지 대부平자의 방식으로서 직접투자로 볼 수 엾으며 , 이운분배

형태는 이윤이 엾으면 어뗘한 투자이익도 찾을 수 없율 뿐아니라 외

국측 당사자는 회사경영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의욕 제고 省에서는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투자지분 상환형태

를 채택할 때에는 이자율과 상환시기에 관하여 상세한 약정을 할 필

요가 있을 것이며 이윤분배의 형태를 채택할 때에는 최소한 경영평가

내지 결산방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고 가급적 경영에 대한 실직적 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 합작기업 종료시는 물론 외국측 투자가의 사

졍에 따라 합작을 철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투자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합작법은 제14조의 규졍 에 의하여 합작기엽에서 생 된 제품

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이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주의

규졍으로서 합작투자를 적극유치하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 다만 합

이차관이란 일반적으로 극제간의 산업금융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자도입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부터 대외지불수단올

차용하거나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자본재 또는 원자재를 도입하는

계약으로 정의되고 있다(제2조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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쟉기 업에시는 생산 및 제품판 등에 관한 결정 권이 북한측에 전속되

어 웠기 떼문에 외국인 투자가의 이 익율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이 조

항욜 강제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

어 그 실효성은 의문시 되고 있다.

그밖에, 管작은 투자상환과 관련하이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 기타 수입은 북한의 외화관리 관련법규에 따라 국

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5조), 합작투자의 경우에

는 외국투자가가 북한네에 거주할 省요가 없고 따라서 이윤분배도 합

작기업이 계약에 따라 북한 밖에 있는 외국투자가에게 송금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창명료하다.

s. 管작기업의 경 영활동

합작빕은 합직·기 업의 생산 및 겅 영올 북한측 당사자가 진답하게 하

면서 이와 별도로 합작당사자들이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고 공동협의 기구에서는 새기숩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제투자

를 비롯한 합작경영상 중요문제들율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

공동협의기구의 성격 네지 지위는 단순한 경영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며 협의사항으로 규정한 것도 북한측에서 관심율 갖는

것 사항에 국한되어 있어 외국투자가의 보호에 특별한 도옴이 되지

않는 결함이 있다.

합작기업의 q부조직에 관하여서는 합작법에 륵병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4조에서 「 데표자,라는 게념 만올 규정하고 있을

관이기 때문에 법적 규율욜 받지 않고 입의로 조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합쟉기업은 북한측이 탄독으로 경영하는 투자형태이며 북한

의 국영기업 , 협동단체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직원리로서 「 데

안의 사업체계.가 있기 떼문에 여기에 나타난 공장당위원회7)조적이

준용될 것으로 보 여진다.

합쟉기 업의 경 영활동에 대한 결산은 월별 . 분기별 . 연도별로 하고

이 떼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제정부기결산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

며 재정은행기관의 같독올 받도록 되어 있다(제17조) .

그려 나, 합작기업의 경 영촹동이 북한측에 진속되어 있는 만큼 외국

투자가의 투자이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곁산에 관하여서는 상세

한 네용율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기간에 관한 규정

만 두고 있合 관 합작기업네의 결산담당기관 및 절차에 관하어서는

침묵을 지 키고 결산방법도 규정 에 위 임하고 있어 외국투자가의 보호

에는 극히 미흡하다는 결함이 있다.

7}북한의 공장당위원회는 당간부, 헹정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자

및 셍산헥십 당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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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산에 대한 감독기관이 해당기관 네지 재정은행기관으로 되

어 있어 불명확하고 재정은행기관이 감독하도록 한 취지도 분명하지

않다.

9. 납세의무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남부하여야 한다(제18조) .

합작기업이 북한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이윤을 얻게 되고 이를 외

국투자가에게 분배할 경우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 다. 여기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외국투자기 업 및외국인세금법

에 의한 기 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려나, 외국투자가의 과세요건 및 납부절차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문제이다.다만,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에서는 합쟉기업은

등록일부터 20일이내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

다a).

10. 합작기업의 해산 및 합쟉의 종료

합작기업의 해산에 관하여 합작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합작 당사자들 가운뎨서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율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섕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제19조) .

이와 같이 합작기업의 해산요건은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의무를 이

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 었을 경우이며 해산절차는 정

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만 규졍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합작기업의 해산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지도록 하는 규정 (제19조제2

문)과 채권 . 채무의 청산 및 등록취소절차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문)

만을 두고 있다. 구 합영법9)에서와 같은 잔여재산의 처분 및 외국투

자가의 투자지분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흠이다.

한편, 합쟉의 종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 면 끝난다. 합쟉기업은 합작기간이 끝

나거나 기한 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며 ,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 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

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8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볍 제2조 참조.

9 )합영법 제25조 및 시행세칙 제9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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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제20조) .

여기서 합작의 종료는 합작게약의 종료로 句석되며 합작의 계속은

합작계약의 4신으로 보이·야 한다. 그 리고 합작의 종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해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과 채무의 청산 및 등록취

소절차에 관헤서 만 규정율 두고 있으므로 외국투자자 보호면에서 보

완적 입 법 이 {L청 된다.

11. 분쟁의 해결

압작과 관唱한 분젱의 해결에 있어시 합작법은 유일하게 제2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합작파 관련한 의건 상이는 협의의

방볍으로 걸한다. 뵨쟁 사건은 조 선민주주의인민공촤국의 재핀·기

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헤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곁한다.

이와 %·이 합작법은 합작과 관련한 분젱의 해겹에 있어서 단순히

북한의 재핀·기관 또는 중제기관에 의한 해결만올 도모하고 있으므로

-외국슥 합작당사자에게 극히 骨리하게 되어 y다. 따라서 최소한 s

엉법에서 같은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10)올 강구하는

깃이 외국측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절실히 요청된다.

12. 종합

북한이 이상에서 고 찰한 바와 같은 합작법율 새로 제정하고 합영껍

의 개정올 보류한 것은 잡정적으로 합작투자방식율 위주로 데외 개방

책율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이지는뎨 이려한 정 추진배겅은

칫째 , 합영투자나 외국인투자가 갖는 게방정책 수헹상 한계릍 부분적

으로 쿠복하고 둘째 , 체제개방이 체제봉괴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욜 최

1화하며 셋째 , 과거의 성공겅험을 극대화합과 아율러 당면한 외체문

제各 해소하려는데 있있다.

그 리고, 기존의 합엉법은 앞에서 살퍼본 것처럼 여러가지 미 비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나라는 믈론 서방국가의 대븍투자률 유도하는 뎨 실

패하였으나 합'엉법을 서방의 선호에 맞도록 개정할 경우 자본주의적

방식의 직수입과 이로 인한 체제동요의 위혐이 뒤따르기 때문에 별도

의 광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셍가된다.

특히 서 방제국의 데북진출에 데한 촉매제로서 우리나라와의 경제협

력 이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북한

과 대립 . 겅쟁관게에 농인 우리나라의 기 업 이 북한 네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욜 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기 떼문에 우리측율 의식하여서라

도 개방의 폭읍 재조정 할 필요가 있였율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수호와 게방올 동시 에 추구하기 위하여 제한적

게방정책율 선택하였다고 여지지띠 이를 법제화한 것이 합작법이라

할 수 있다Ill.

10 )앞의 I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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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 합작법은 직접투자에 따른 부담을 제거함과 아울려 외채누

적으로 인한 추가적 차관도입이 各가능한 문제도 헤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합작법은 외국측

당사자가 북한내에서 활동하는 것율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자본주

의석 기업논리가 북한에 침투하여 주체사상의 동요 등 체제유지에 장

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외국의 선진기술이나 설비를 도

입하는 데 부의 효과를 가져을 것으로 기대되며 과거의 합영경험이나

무역거래 그리고 최근 우리 기업가와의 접촉을 통하여 현재의 북한졍

세나 경제발전단계로 보학 합작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

린 결과로 추측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1Z)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려나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한 합작경영

기업은 북한의 합영기업에 해당하는 합자경영기업과 전혀 다른 목적

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정

된 것으로써, 합자경영기업과 비교하여 첫째, 법인격의 취득이 필수

적 이 아닌 졈 둘째, 지분의 제한이 없고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 셋째, 이사회의 구성이 법정요건이 아니며 그

의결절차 및 방식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할 수 었는 점 에 차이가 있

다.

즉, 합영경영기업은 기업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특졍이 있욜 뿐 경영참

여의 배제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합작경영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률 섭립하고 여기에서 합작기 업계약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의 중대문제를 결정하며13), 중외합작

자는 합작기업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 또는 상품을 분배하고

손해를 부담한다1*.

참고로 중국에 있어서의 합자경영기업과 합작경영기업의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5 로< 중국의 합자경영기업과 합작경영기업 비교 2)

l피·]고 1 剡 ·]디 d 判 ·IV l
Il )이 점 에서는 외국인기업법과 입법취지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기

업법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외국인 단독투자의 허용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수반된다는 특색이 있다.

12)이 법은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의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

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중국내에서 공동으로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학여 1988년 4월 1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차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서 전문 2S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히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12조.

14)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22조.



404

주식제 합자경영

투자비율 게산

게약식 합작경영

平a'[비율 b계산

투자방식

법적 근거 중외합자겅영 기 업법

및 실시조례

관리조례 없음

법인격 독립된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에외 있各)

이사최가 최고의 운

영기구

연합관리위원회가 게약

이행 감독

조직구성

공동관리 일방관리관리방식

조세 징수 공동으로 납부

7투자총액에서 설

비 및 물자(자동차

제외 ) 수입시 수입

판세 및 공상롱일세

면제

魯기업소득세는 33X

2년간 면제 다음 3년

간 반엑 면제

당사자가 각각 납부

0국내공급상가한 선진

적 기계설비 , 기본건설

용 재료등에 수입관세

및 공상롱일세 면제

像외국측 합작자에 소득

세 부과

등록자본 비율에 따

라 이 익분배 , 손실

분담

손익분배 계약상의 비율에 따라

이익분배

잔여제산

뵨베

등록자본의 비율에

따름

무상으로 중국측 당사자

에 귀속

- --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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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6 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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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귿초偏野 - 초노ffh訣鷗歸司障6扶借6으1 憂終 15零浮

l. 外國)Q投資法의 主要內容

(l) 기본원칙

외국인투자법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즉 「세계

여려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먼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건한 평동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 령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쟝려한다, 여기에

외국인투자법의 제정목적이 있다]R, 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은 제2

조에서 「 이 법은 외국투자가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

반원칙과 절서릍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외국투자가란 공화국 령역 안에 투자하는 다른나라의 법인콱 개인

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 령역 안에 설립한 합쟉기업 , 합영기업 ,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

고 , 우리측이 운영하며 ,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몫을 상환하

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 업 이 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

고 , 공동으로 운영하며 ,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 업을 말한

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인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 영하는 기업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에,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령역 안에 합작기업 , 합영기업을 설립

할 수 있으며 ,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의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으며 (제3조),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

15)참고로 중국의 경우 외국투자가의 투자장려의 판한 국무원규정

(1986년 11월 11일 공표)을 보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선진기술을 도 입하여 제품의 품질

을 고 양하며 수출에 의한 외화의 획득을 증대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

키기 위한,것이 그 제정목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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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의 힙·법적 권리와 이 익을 보장한다(제4조)고 하면서 외국투자자

들의 투자를 적극 장러하고 있다.

(2) 투자 당사자

외국인투자법은 제5조에서 다른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 렁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 렁

역 싸에 거주하고 있는 조 신동포들도 이 V] 에 따라 투자할 수 웠다고

규정힘·으로써 ·외국인투자 당사자에 관한 규정욜 두고 웠다. 그 려나

이 Y/·정은 앞의 외국인平자법 제2조 제2항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므

로 문제이나 외국투자가란 실제적으로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공화국 영 역 밖에 거주하고 웠는 조선동포의 범우1에 제일
. 재미교포만을 의 미하는 겻인지 낱한주민도 포함하는 것인지의 어부

가 ·趾분 멍하고 이는 종진의 합영법상 「 제일조선상공인올 비롯한 헤외

거주 조신동포.라는 표헌과도 차이가 있다.

A한 헌법상 그 들이 말하는 「공화국.은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161 이 경우 남한 주민은 공화국 영역안에 거주

하므로 외국인두자법의 데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려나,북한헌빕 제15조에서 구 합영볍과 같은 표헌인 「 해외에 있

는 조선동포J라는 표현율 사용하이 외국인투자법상의 표현과 구唱하
고 있는 점 , 헌법 제6조에서 「공촤국은 자기 영역안에 있는 다른 나

라 사람의 tI-법적 권리와 리익욜 보장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상

통치 권이 미치는 북한지역 거주 외국인만율 데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

헤 영 역 에 남한지 역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

唱국 외국인투자법이 남한주민의 7함어부률 명확히 하지 않은 것

은 중국에서 「 대만동포平자장려에판한규정 , 을 따로 제정한 것과 대조

를 이루며 이는 북한 당국이 당면한 경제난율 해소하기 위하여 남한

주민의 투자까지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최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뒨다.

한펀 , 외국인투자법은 구 합영법과 말리 북한측 당사자에 관하여는

인급各 하지 않고 있고 합작법에서 북한의 「 기관 . 기 업소 . 단체 . 가

합작할 수 있음율 규정하고 있율 昏인데 (제6조) , 이는 외국인기업의

겅우 북한측 당사자가 없음을 고 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

(3) 투자대상과 그 제한 및 장러조치

외국인투자대상에 데하어 합작법은 종전의 합영법뵤다 열거적 . 포

괄적으로 규정하어 외국투자가는 공업 , 농업 , 건설, 운수, 체신, 과

16 ) 북한 헌법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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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을 비롯한 여려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였다(제6조) .

다만, 종건과 달리 투자금지대상올 명시하여 「 민족경제발전과 나라

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省어지고 환경보호의 요

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규정하였다(제

11조 ) .

또한, 투자장려부문과 장려조치의 내용율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도 종전의 합영법에서 진일보한 것으로서 투자장려대상은 「 첨단기술

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

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셜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에 대한 투자.이며 (제7조), 특히 장려조치로서는 「소득세를 비롯한

여려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

선적 제공,을 예시하였다(제8조) . 조세지원에 대하여는 외국투자기

업및의국인세금법 제12조와 제15조제2호에 의하여 기 업소득세만을 감

면하고 있으며 ,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과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

공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8조 . 제39조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특혀1적인 경영활동조건의 보장을 추

가로 규정하고 었는 바 첫째,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읕 제외하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둘째, 이윤이 나는 해

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고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퍼센

트 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으며 소득세율은 다른 기 업보다 낮추어 결

산이윤의 14퍼센트로 한다는 것 셋째, 기업창설 및 운영을 위하여 입

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올 편리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및 제10조). 여기서 관세면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

장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 합영법에서 원자재 수입시

일률적으로 관세면제를 규정한 것보다 후퇴한 것이다]7),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제15조 . 제25조 . 제42조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6조 . 제37조 . 제40조에서 반복하여 규정하고

았으며 출입국절차 간소화는 자유경제 무역지대법 제23조 . 제41조에

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4) 투자의 목적물

외국인투자의 투자목적뮬에 대하여 합작법은 제12조에서 외국투자가

는 화폐재산, 헌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

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합영법상의 규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북한측에서

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방법 및 기준과

17 )합영법 시행세칙 제3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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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측에서 투자할 경우 뼝가방키이 문제되는 공업소유권 . 기술비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의 보완은 건허 실현되지 않았으며 제3자에 의

한 평가에 관한 명시적 규정 이 없는 젓도 문제이다.

(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지위

외국인투자법은 제13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북한 또는 외국에 지

사 . 대표부 .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새끼회사률 설립할 수 있고, 북한

또는 외국회사들과 기 업욜 연합할 수 있옴율 규정하고 있다. 지사 .

대표부 및 출장소의 섭치는 륵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나 새끼회사의

섭립은 외국인투자기 업의 재출자에 의한 별도의 외국인투자기업도 포

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되 며 이 겅우 새끼회사의 설럽절차 등에 관하어

는 특떨한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적인 설립절차에

따른다. 그리고, 기업연합에 판한 규정은 독특한 규정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범위가 밝허져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의 합병욜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론다.

한편 , 합작기업 . 합영기업 및 외국인기 업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북한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荒는데 (제14조제1문), 북한민법상으로는

민사법률관제의 당사자라는 개념속에 독립적인 경비에산이나 독립채

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 기업소 . 단체와 법적으로 등륵된 합영회사를

포함시키고16] 이들에게 민사권리눙력과 민사행워눙력올 부여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19) 일응 민사법暑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규

정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합영기업 ,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내부조직에 관하

여 살펴 볼 때 북한민법은 우리 법과 달리 법인의 내부기관인 사원

총회 . 이사 . 감사 등과 그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다만, 「 기관
. 기업소 . 단체의 관려책임자는 그 기관 . 기업소 . 단체의 데표자이

다.

기촨 . 기업소 .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 인

올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율 昏이고m 반면

에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기 업 이 법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면서도

이듭이 민법상 기관 . 기업소 . 단체에 해당하는지 에 관하여는 규정율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법 제14조의 규정 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데하

여서도 적용된다고 에석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구 합영법에서는 합영회사의 내부조직으로서 이사회와 관리성원 .

재 검열원에 관한 사항율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였기 떼문에 이

18)북한민법 제11조에서 합영회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합영법에

의거 한 것으로서 새 법제에 의한 합영기 업 , 管쟉기 업 , 외국인기 업 등
으로 용어정 비가 필요하다.

19)북한민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

2이북한민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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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 였으나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은 여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었지 않아 이들

외국인투자기 업의 대내적 의사결정과 대외적 활동에 관한 법률관계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다.

생각컨대, 합영기업에 관하여는 구 합영법상의 관계규졍이 그 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에 관하여는 위 민법 제1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작기업과 외국인기 업의 특성상 타당

할 것이다.

그런뎨 
, 구 합영법은 합영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사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애매하기는 하였으나 합영회사의 책임이 유한적으로 규정

된 점 에 착안하여 우리 법제상 유한회사에 가까운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나, 새 외국인투자법제는 외국인투자법은 물론 합작법 . 외

국인기엽법에서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한책임에 관한 규 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여기에 관한 북한측의 입볍의사 역시 볼平명하다.

다만, 북한민법에서 기관 . 기업소 .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 자신이 민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ZI)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에 대하여는 이 규정 이 준용된다고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화국 영 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 . 대표부 . 출장

소는 법 인격을 갖지 않도록 하였다(제14조제2항).

(이 토지사용

외국인투자기 업의 토지사용에 관하여는 제8조에서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유리한 토지사용 조건의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 한데 이어 제15조에서 국가는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

자기 업 설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 대하여 준다. 임대하

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 안에 해당기판의 승인 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의한 임

대료인하에 관한 규정이 있다za,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목적물

로 규정된 현물재산에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셕된다.

북한에 있어서 토지소유관계에 관한 헌법과 민법 및 토 지법의 규정

에 의하면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

따라서 외국인투자기 업은 필요한 토지를 국가 또는 협동단체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며 북한측 당사자가 국가 또는 협동단체에 해당

하는 기관 . 기 업소일 경우에는 투자의 목적물로 토 지를 현물출자하게

할 수 있다. 그려나 어느 경우이든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토

21 )북한민법 제15조

22)자유경제무역지대법

23 )북한헌.법 제20조 내지 제22조
12조 등 참조

민법 제2편 토지법 제9조 내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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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입차권 네지 사용권의 양도 및 상속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Z4).
또한, 외국인투자법은 제15조에서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에 필요한 토지 
, 라고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가에 찝요한 토지

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 업의 실립 에 퓔요한 토지와 마찬가지로 해

석하여야 할 것이다.

(7) 노 무관리

외국인투자법은. 제16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로럭을 체

용하여 야 한다. 계약에 의하어 해진 괸리인원파 륵수한 직종의 기

술자, 기농공은 정무원 데외경제기관과의 2의밀에 다른나라 사람올

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로력은 해당 로동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

에 따라 체용하거나 해고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네용의 외국인투자법상의 노 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구 합

엉법에 비교하여 외국인체용요긴윱 업격히 제한하는 것이 머 북한주민

의 자율적인 채용 및 해고률 저해하는 문제정율 그데로 낱겨 두고 있

다. 또한 합작법 제11조와 외국인기업법 제20조에 의하어 이와 같은

취지는 다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구 합엉 법상의 해당규정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외국인투자기 업 에서 체용한 종업 원의 곤로조건 등에 관하이는

외국인기 업법에서 직 업동멩에 관한 규정올 둔 것올 제외하고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구 합영법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사회주의노

동법 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깃이나 종업 원에 대한 사회보험 및 사

회보장과 이를 위한 사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서도 구 합영법 제44

조의 규정 이 그대로 적용필 것인지는 멍확하지 않다.

(히 납세 및 재투자

외국인투자빕은 제17에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화s-

의 해당 법 에 따라 소득세 , 기업운영세 ,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율 뮬

어 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납세의무

各 명시하고 있다.

조세납부에 관한 상세는 외국투자기 업 및 외국인세금법 에서 규정하

고 있는 바, 같은 법 에 따르면 공화국 영역안에서 기 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북한 안에서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 정재산의 임데

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 기술비결, 겅 영 파 관런한

봉사를 제공하어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를 바치도록 하고 있고2S), 이 러한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제 비 , 연료 및 동력 비 , 로력

24 )이 점에서 우리 법제상의 외국인토지법과는 전혀 다튼 네용의 것이
라 할 것이다.

25 )외국투자기 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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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 감가상각금, 물자구엽경비 , 직장 및 회사관리,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 리윤에 정한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79,

또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에 대하여 개인소득

세를 부과하며 공화국 영역 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

인에 대하여는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도 개인소득세

를 부과한다21, 그리고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건뮬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자유경제무

역지대 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다ze, 그 밖에,

생산물판매와 봉사를 하는 모든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하여 거

래세를 부과한다21),

한편, 외국인투자법은 재투자와 관련하여 제IS조에서 외국투자가는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

돌려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의 취지는 외국투자가들

로 하여금 재투자를 장려하려는데 있으며 그 목적 달성을 뎌욱 강력

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통한 조세지원정책올 채택한 것

이 특징이다.

(9)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법은 구 압영법에 비교하여 투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보

완하였다.

보완내용은 우선 외국인투자기 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

유화하거나 국가가 몰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

화 또는 몰수할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과(제19조), 외

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율 법적으로 보장하고 외국투자가와 협의없

이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제21조), 구 합영법의 규

정을 이 어받은 것으로서는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 ,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외화괌리법의 규정

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제20조).

그러나, 국유화 등의 제한규정은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투자위혐부

담 경감을 위한 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나 국유화 등을 건면 금지

하지 않고 있는 점과 보상기준 등이 불명왁한 점 등에서 문제점을 남

겨 놓고 있으며 경영비밀뵤장 역시 모든 기업이 국유 또는 협동 단체

소유인 사회주의국가의 속성에 비추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송금보장에 관하여서는 기업이윤외에 청산후 잔여재산까지를 송금

대상에 포함시킨점과 외화관리법의 제정으로 좀뎌 구체화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합영회사 종업원 노임의 60퍼센트까지만 송

2이같은 법 제19조.

27)같은 법 제17조.

2히같은 법 제25조.

29)같은 법 제37조.

기타 상세는 제18조 내지 제24조 참조

기타 상세는 제26조 내지 제30조 참조

기타 상세는 제38조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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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도록 한 구 합영법상 규정의 유효성 여부와 관텬하여 문제의 소

지가 있다.

(10) 분젱의 해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분쟁

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

결하며 합의에 따라 다튼나라 중제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2조) 이는 구 합영법의 규정과 거의 갈은 것으로

서 민)(,'l-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 어 있으나 중재절차는 해당법

규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11) 종합

외국인투자법은 일반법으로서 합영기업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외국인

투자법에 저촉되는 구 합영법의 내용은 실효되고 외국인투자법의 해

당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기서는 구 합영법규

정과 달라진 외국인투자법의 내용을 다음과 갈이 비교하여 정리해 본

다.

표6 로(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의 비교$>

비 교 항 목 외 국 인 투 자 법

투 자 방 식 합영기업 ,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합영기업

당사자의

법위

외국의 회사 및 게인

공화국 영 역 빠]-에 거

주하는 조 선동포

외국의 회사 및

게인, 혜외 에 거

주하는 조선동포

투 자 데 상 공업, 농업 , 건설.

운수, 체신, 금융,

과학, 기술, 관광,

유통 등

공업, 건설, 운수

과학, 기술, 관랑

등

투자 장려

및 제한

장려 . 제한 . 금지 규

정 신설 자유경제무

역지대에 우데

규정없음

외국인 투자

보호

국유화 금지 원칙 에

외적으료 국유화할

경우 보 상

규정없음

野

團

4 1 平
1 및

l...
· l

- 2

團 團

쥬1 -a-카

l 외적으

l 경우 旦

- l--

l 1「·,制l 합 영 법

w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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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임대 최고

임대
도 .

50년까지

받은 토지

상속 가능

임대

의 양

비출

격지

정한

납부

자시

정 기

토지

국제 가

관에서

사용료

4

비출

격지

정한

납부

자시

정 기

토지

국제 가

관에서

사용료

4

한편, 구 합영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명시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도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새로운 합영법 제

졍시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 북한측 합영당사자는 북한의 회사 . 기업소라는 점

(법 제1조 . 제5조, 세척 제2조 등) 2 ) 합영회사의 설립절차로서 대외

교섭 . 합영계약체결, 북한당국의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과 합영계

약서 및 회사규약의 기재사항(법 제6조, 세칙 제10조 내지 제15조)

3) 합영회사가 유한책임회사라는 점 (법 제8조제1문, 세칙 제5조 . 제

22조 ) 4 ) 등록자금 감소금지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법 제8

조제2문 . 제9조, 세칙 제21조 . 제23조) 5 ) 합영회사의 조직으로서 이

사회의 지위 및 권한, 회사사장 등 관리성원콱 재정검열원의 선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법 제10조 내지 제12조 . 제20조, 세칙 제24조 내지

제30조 . 제55조 . 제56조) 6 ) 합영회사의 결산기 및 결산방법과 예비

기금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법 제18조 . 제19조, 세칙 제53조 . 54조

. 제58조 . 제59조) 7 ) 합영회사의 해산사유 및 청산절차(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세칙 제61조 내지 제67조) 8 ) 합영회사의 은행구좌 설

치 및 소요자금의 해외차입 등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세칙 제45조

내지 제47조 . 제49조) 9 ) 합영회사 원자재 구입 및 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입처 . 구입가격 . 수출입허가 및 관세부과 등에 관한 사

항(법 제14조 . 제15조, 세칙 제31조 내지 제37조) 10) 출자목적물이

아닌 토지의 토지사용료, 물 . 전기 . 난방 . 전화사용료 부담 및 북한

내에서의 보험가입의무(세칙 제20조 . 제38조 . 제39조) 11 ) 합영회사

종업원에 대한 북한 노 동법규 적용, 기술기능수준의 향상, 사회보험

및 사최보장제 적용(세칙 제41조 내지 제44조) 12 ) 중재 및 재판규범

(세칙 제69조 . 제70조)등 이 에 속한다.

2. 외국인기업법의 主要內容

(1) 기본원칙

외국인기업법은 제1장에서 입법목적 , 외국인기업의 정의 , 외국인기

업의 투자 대상분야, 외국투자가의 범위와 기타 외국투자가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1조의 규정 에 의하먼 외국인기 업을 자유경제무역지 대안에 창설

. 운영할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외국투자가의 범위를 「 다른나라의

법 인과 개인,으로하고 있다.

제2조는 외국인기 업의 졍의로서 「외국투자가가 기 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올 하는 기 업 ,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언투자볍 제2조에서 「 외국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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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독으로 투자하어 경 영하는 기 업 , 이 라는 정의를 둔 것과 같온 취

지로 보인다.

제3조에서는 외국인 단독투자의 대상분야로서 「 전자공업 . 자동차공

업 . 기게제작공업 . 식료품가공공업 . 피복가공공업 . 일용품공업과 운

수 . 봉사를 비롯한 외국인 기업 , 을 규정하되 , 「 나라의 안정에 지장율

주거 나 기술적으로 뒤省어진 기업,의 창설율 금지하고 있다. 어기서

투자데상분아는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범 제11조에 규정된 투자骨지데상은 「 민족경제발

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욜 주거나 겅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

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데상의 투자,로서 외국인기업법의 겅우보다

넓 게 되 어 있는데 외국인기 업은 자유경제무역지데 안에만 실립하도록

하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시毛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 업운영 에서 얻

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라고 하이 외국인기업에 데한 보호규정

율 두고 있는데 , 이것은 외국인투자법 제4조에서 「국가는 공화국의

법 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 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 익을 보

장한다,라고 규정한 깃과 갑은 취지로서 외국인기업 이 협'작법의 경우

와 말리 이릍 반복하여 규정한 것은 외국투자가의 투자심리를 안정시

키리는 의도일 昏 벌한 의 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 려 외국

인투자법 제19조의 국유화 등 제한규정 파 같은 법 제21조의 경 영 비밀

보호규정보다 실효성이 ·적다.

제5조에서는 외국투자가가 북한볍규를 존중하고 준수하며 인민경제

발전에 장에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느나 극히 추상

적인 내용으로서 특벌한 의미가 없다.

제6조는 「공화국영 역 밖에 거주하고 웠는 조선동포,도 외국인기 업

을 설립 할 수 있음을 규정하어 제1조에서 외국투자가의 범위를 「다른

나라의 법 인과 개인,으로 규정한 것을 보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외

국인투자법 에 있는 사항율 반복규정한 것으로서 외국인기업의 적극적

유치의사를 나타네고 있는데 骨과하다.

(2) 외국인기 업의 창싣

외국인기 업 법 이 정학는 외국인기 업의 창설절차는 m 기 업챵설 사전

교섭 卷 기 업 창설신청 卷 창설승인 魯 기 업등록 및 세무등록으로 되

어 있는뎨 구 管영법 에 규정된 북한측 당사자의 사전교섭은 창설신청

시 필요한 자금신용확인을 받기 위한 사전교섭으로 대체되어 웠고 세

무등록절차가 별도로 마련되 어 있는 것이 특색인 바, 이는 북한측 당

사자가 없기 때문에 세무갑독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취지로 뵤여진

다.

창셜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외국인기 업율 창설하려는 외국

투자가는 외국인기 업 창설신청서를 제출하되 여기에는 정무원 자금신

용확인시를 비롯하어 싱의 비준에 퓔요한 문건율 첨부하도록 하고 였

다(제7조) . 외국인기 업창설신청서 에 기제할 사항으로는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투자이행기간과 제28조에 규정된 존속기간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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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으며 심의 비준에 필요한 문건에는 제14조에 규정된 기업규

약 등이 포함되 어 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은영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무원자금신용확인서는 사전에 발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투자

가는 기업창설신청전에 북한당국에 사전교섭을 벌일 퓔요가 있을 것

이다.

외국인기엽 창설신청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하게 될 것이며 여

기서 기업창셜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80일안에 관계기관의 협

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제8조) .

승인처리기간이 합작기업의 50일 보 다 확장되 어 있는 것은 관계기관

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며

관계기관의 범위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장에 규정된 관리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기업창설이 승인되면 외국투자가는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행졍 . 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학여야 하고 기업등록일부터 20일

안에 기 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제1문 .

제3문). 기업창셜일은 기업등록일이 되도록 학였다(제9조제2문) .

또한, 외국인기업법은 기업창설승인후 투자이행여부에 관한 사후감

독을 강화하기 위한데 특징이 있다. 외국투자가로 하여금 승인받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하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

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제12조). 외국투

자가가 투자기간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한편, 의국인기 업법은 의국투자가가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데 퓔요

한 건설을 북한의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데 (제11조), 이 규졍은 특별한 의미없이 단순히 북한측이 외국인기업

의 설립에 따른 건설용역에 참여하려는 적극적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위탁이란 북한 민법 제117조 내지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의 건설기관과 기본건설시공계약을 체곁하여야 함을 의미

한다.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일자와 조 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율 보장하여야 하고(제121조), 건설주

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율 제때에 확인해 주

어야 한다(제122조) .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 합격된 건설물만율 넘겨주고 받을

수 있는 바,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눙력에 해당하는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었을 때 하도록 하였다(제123조) . 시공주는 건

설뮬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로부터 1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 쳐줄 의무를 지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허물있는 자가 부담한다(제
124조 ) .

이와 같이 북한은 건설공사에 관하여 건축법 등 별도의 법률에 의

하지 않고 민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충분한 것이 되



지 묫하어 실제 운엉상 많은 문제가 따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 외국인기 업 법은 외국인기업이 정무원 데외경제기관의 숭인

아래 북한 또는 타국에 자회사를 설럽할 수 있고 북한 또는 타국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0조), 자회사

설립에 별도의 숭인율 필요로 하는 것율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법에

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3) 외국인기 업의 경 영 활동

외국인기업은 제한된 지역이기는 하나 북한 네에서 외국투자가 단

독으로 자본주의적 경 영방식에 의하여 기업할동율 하게 되므로 북한

당국은 외국인기 업 에 대한 감독욜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정을 두

고 있다.

먼저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겅제기관이 숭인한 기업의 규약 범

위 안에서 겅 영 활동을 전헹하여 야 한다(제14조). 기 업규약에 포 합되

어 야 할 사'망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외국투자가기- 단독으로

경영하는 외국인기업의 네부조적에 관하어는 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

가 없으므로 기 업규약으로 정하게 필 것이다. 기업규약승인에 관하

여도 밸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창설시 일팔 숭인율 발게 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헹정 . 경제위원회에 셍산 및

수출입계획율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 셍산 및 수출입계획율 지방

기관에서 통제하도록 한 취지는 창명확하나 외국인기업에 대한 감독

기관이 분산되 어 경 엉 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에측된다.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서 구입하거나 타국

에서 들여율 수 있으며 셍산한 제품은 수출할 수도 웠고 국내에서 판

매할 수도 있다(제16조>. 다만, 외국인기업이 북한의 원료 . 자재 .

설비릍 구입하거 나 제품율 북한내에서 판메하는 것은 북한의 해당 무

역기관을 통하어 하는 것올 기본으로 하고 있다(제17조). 다만, 북

한의 
'

외환사정이나 구매눙력 에 비추어 내수관매에는 여러가지 어려움

이 에상되며 , 원자재 등의 국네구입도 원황하지 묫할 것으로 보이지

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계획경제구조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하는 데 문

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뵤인다. 수출입 에 관하여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법 상의 관롄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외국인기 업의 외환관리 문제는 외 화굔리 법의 규정 이 용되는 외에

외국인기업법에서도 1게 조문욜 두고 있는 바, 외국인기업이 북한무

역은행에 -구좌를 두도록 하되 , 외환관리기관의 합의 아래 북한의 다

른 은헹이나 타국은행에도 구좌를 설치할 수 웠도록 하였다(제18조) .

그 리고, 외국인기 업의 회계 및 결산은 북한측 당사자가 없으므로

경 영성과에 따른 이윤분배와는 판련이 없으나 조세부과의 근거가 된

다는 의미를 갖는데 , 이 점 에 판하여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으로

하여금 기 업소제지 안에 부기장부룔 두도록 하고, 경 영계산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기 업과 관련한 제정부 계산규범 에 따르도록 하고 웠다(제
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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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

무상황을 검열 .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외국인기업의 노 동력관리에 관하여는 외국인기엽법 제20조와 제21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노 동력의 채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외

국인기업은 기 업소재지의 노 동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기업운영파

관련된 노 동력을 북한 주민으로 채용하거나 해고하여 야 하며 다른나

라의 기술자 . 기능공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과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 기 업운영의 양대요소가 기會 . 자

본 등 물적요소와 노 동력이라는 인적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때 외국인

기 업 이 물적요소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아래 조달 . 활용하지만 인적요

소의 조달에는 행정당국의 간섭을 받도륵 강제규정을 둔 것은 외국

인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기 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노 동조합활동과 관련

한 조 항으로서 직업동행조직의 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바, 직 업동맹조

직은 북한의 노 동법규에 따라 종업웜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

외국인기 업과 노 동조건 보장에 관한 계약을 맺고 그 이헝을 감독하도

록 하면서 외국인기업에 대하여 직업동맹조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제21조) .

그 런데 , 외국인기 업 이라 할지라도 노 동조합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례가 아니지만 북한의 경우 첫째, 직업동맹이라는 것이

노 동당의 전위조직으로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 조 직의

성격을 찾아볼 수 없고 둘째, 북한측이 경영을 전담하는 합작기 업파

북한측의 공동경영에 의한 구 합영법상의 합영회사에 대하여는 직 업

동맹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서 외국인기 업 에 대

하여 만 이를 규정한 것은 형평 에 어긋나며 셋째, 적업동맹조직의 기

능 중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협약체결기능은 논외로하뎌라도 그 이행

에 대한 감독기능까지 부여한 것은 국제노동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점

에서 파행적인 규정 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이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

윤을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교환통제법규에 따라 해외에 송

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22조) .

외국인기업법의 보험가입에 관하여는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뵤험 에 가입할때에는 북한의 보험 에 들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

보험계약은 북한의 민법 제205조 내지 제212조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 여기서는 보험계약을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

약, 즉 순수한 사적계약요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뜻

하지 않은 재해로 부터 인민들을 보호하고 놀고 있는 돈을 동원 리용

할 수 있게.하는데 있다고 하여 유휴자급의 동원에 비중을 두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보헝계약에는 생명보험 . 어 린이보험 . 재해보험

등 인보험계약과 재산보험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외국인기 업법

에서 말하는 보험은 주로 재산보험계약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공민과 보혐기관으로 되어 있는뎨 , 외국인기업

은 공민이 아니 나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묄 수 있기 때문에 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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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험에 가입한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보

헙 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해당 공민에게

지급할 의무률 지며 보험 계약은 보헙기관이 뵤험 에 든 공먼에게 뵤혐

릉권율 내준 떼에 喪어진다.

보험 에 든 공민이 나 보험료 또는 보힙보상금율 받는뎨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허뮬로 일어 난 사고에 대하어 보험보상금올 내준 뵤험

y
'

1 관은 그에 대한 보 상올 제3자에게 요 구할 수 있으미 제3자가 보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 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과를 고 착시켜 야

하고 이 의우릍 어 기 면 보험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에 데한 조세부과에 관하여는 내국세의 경우 외국투자기

업및외국인세금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24조) 관세

의 경우 외국인기 업의 생산과 겅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관세릍 먼제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

조세부과와 관런한 정부기관의 감독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무

원 데외 경제기관과 제정기관에 의한 투자 및 세무상황 검열 . 감독울

규정하고 있다(제27조) .

그 밖에 , 외국인기 업 법은 외국인기 업의 등록자본 증가와 정무원 데

외경제기관의 승인에 의한 등록자본의 양도 및 존속기간 중 등록자본

감소금지에 관하어 규정하고 있다(제26조) .

(4)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젱해결

외국인기 업은 해산과 파산으로 소멸하머 (제30조 참조) 해산사유로

서는 원래 승인받은 존속기 간의 만료(제28조제1문) 像 외국투자가

와 외국인기 업의 위 법행위로 인한 해산명령 (제29조 참조)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가가 존속기간 만료 전에 기 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

간을 연장하려고할 경우에는 정무원 데외경제기관의 승인욜 받아야

한다(제26조제2문) .

외국인기 업법은 외국인기업에 대한 북한당국의 감독권 헹사를 보장

하기 위하여 강력한 제제규정을 두고 있는 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기 업 이 동법을 위 반한 경우 정무원 데외 경제 기 관올 비롯한 해당기관
으로 하여금 정상에 따라 기 업 활동을 중지시키 거 나 기 업을 해산시키

거 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 다(제29조).

그러나, 제제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 이고 위 반유형에 따른 제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머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농후하

다는 점 등 제재규정으로서 적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 업 이 해산되거나 과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

한 도행정 . 경제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하머 , 해산 또는 파산된 외국인

기업의 재산은 청산절차가 끝나기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제30
조) .

그런뎨 
, 이 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구 합영법의 수준뵤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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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할 뿐만 아니라 파 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우리 파산법처

럼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그 법률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기 업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 상이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

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제31조) .

이는 합쟉법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j

3. 自由經濟 g易地帶法의 초要內容

(l) 기본원칙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목적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

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 바지

함에 있다(제1조).

여기서 자유경제무역지대란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 . 가공

. 금융 .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

으로 정의되고 있다(제2조제2항).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법적 지위 내지 여기 에 적용되는 법규에 관하여

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도 북한의 주권이 적용되나 국가가 별도로

수립한 제도와 질서 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하도록하고(제2조제2

문 . 제3문), 그 구체적 내용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의 모든 활

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북한의 법파 규졍에 따르되 , 자유경제무역지

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북한의 해당 법

과 규정에 준하도록 한다(제6조). 이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

한 법과 규정이라 함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제반내용과 외국인투자

법 . 외국인기업법 . 외화관리법 . 외국투자기엽및외국인세금법상의 관

련 조항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북한의 일반 볍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은 대외경제위원회와 자유

경제무역지대 당국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조) 구체적 내용은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적용대상은 이 지 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법에서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

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

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제7조) .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의국투자가는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자신에계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제4조). 자유경제무역

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 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는다(제5

조) . 투자형태에 관하여는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으로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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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 전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게발과 경제관리운영율 위 입받은

중앙집행기관이머 후자는 현지집헹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제8조).

대외경제위 원회의 업무영역 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겅제무역지대의 게발 . 경제관리

운영과 관련한 집행 대책의 수립

둘째,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괌리운영사업의 정상적 장악 . 지도

셋째, 하부구조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데상과 그 밖

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이상의 대상에 데한 심의 . 승인

한편 , 지 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게발과 경제관리운영사업율

조직 . 집헹하며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 보

는 데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 이러한 지

대당국의 성 격은 자유경제무역지데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하려고 별도

로 설치한 기 관으로서 , 데외경제위원회가 중앙집행기관이고 지데당국

은 현지 집행기관이라고 구분하고 있으나(제81제2항), 지방행정기관

은 아니고 일종의 툭별중앙넥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지대당국은 지데당국의 데표, 해당기관 . 기업소 데표와 외국투자가

데표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지데의 게발과 관리운영사업

율 협의 . 협조하는데 (제16조), 비록 그 명칭이 북한의 일반적인 헹

기관과 다른 점 이 있으나 투자승인신청접수 및 승인과 기업등록 및

엉 업허 가 등 각종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고 자문위원회 구성원에 지대

당국의 대표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독립적인 행정관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행정경제부서의 대외겅제부서는 지데당

국의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 독립성율 유지하면서 대외적인 관계

에서 만 지대당국의 멍의를 사용할 수 있는 젓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지대당국이 행하는 사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칫쩨, 주민행정 . 도시경영을 비룟한 행정경제사업

둘째, 사회질서 유지 및 인신과 제산의 보호

셋째', 지 대 발계왹의 작성 . 선전 . 집헹

넷째, 모든 투자신청의 접수, 총투자액이 하부구조건설부문에서 2천

만원까지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에 데한 심의
. 승인

다섯째 , 기 업등록 . 영 업허가

여섯째, 투자가의 노 력체용 방조

일곱째 , 임대 기 타 형식에 의한 토지와 건뮬의 양도

여 憾째 , 건몰 . 구축물 . 작업장의 건설 . 재건에 데한 직접 . 간접적인

봉사의 제공

아홉째, 기타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율 촉진하고 관리운영욜 게선

하기 위 한 사업

그밖에 
,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눙수

준율 높이 기 위하어 기술인재양성 기금을 섣치하고 양성기관율 운영 한

다(제15조)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승인권한은 투자규모 및 업종에 따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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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제위 원회와 지 대당국에 분답시키고 였는뎨 모든 투자승인신청은

지대당국에서 접수하며 , 그 중 대외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은 대외경제

위원회가 해당투자의 대상업종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 .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 재정부 : 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 주도록 하고 있다(제10조) . 지

대당국의 소관사항은 지대당국 자체가 다양한 행정경제부서와 대외경

제부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절차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리고, 대외경제워원회와 지대당국은 투자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 합영기업은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안에 기업의 창설을 승

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제13조제1문> 이는 합

쟉법 제7조와 외국인기 업 법 제8조에 규정된 내용을 반복한 것이며 승

인신청서의 처리기한을 명시한 점에서 구 합영법상의 미 비점을 개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승있을 함에 있어서는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

가 정 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멸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 이 없는 대상의 투자릍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제2항) . 이는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서 「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한 것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다30),

또한, 투자승인에 대한 사후감독규정으로서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이

투자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북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경우에는 투자승

인을 한 대외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이 기 업의 창설 또는 영업허가

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뎨

(제14조), 이는 외국인기업법 제29조에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동법을 위 반한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기 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법 이 나 합작법 . 구 합영법 등에서는 이와 같이 사후감독규

정 두지 않고 있다.

(3) 경제활동의 보장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경제활동의 중정은 외국투자의 유치 및 기

업운영에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유로운 상품교역과 출입국 보장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우선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 업을 설립 . 운영할 수 있는 바 여

기서 기 업이 란 외국인단독투자기업은 물론 합작기업 . 합영기 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기관 . 기 업소 . 단체도 당연

30)이는 외국인기 업 법 제3조제2문에서 「 나라의 안정 에 지장을 주거 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 업 . 의 창설을 금지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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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외국투자가와 합영 . 합작헝식으로 투자 할 수 있으며 북한측의 단

독투자기 업도 허용되고 있다. 다만, 북한측의 자유경제무역지데네의

투자는 단독투자의 경우에도 국가의 승인율 받도록 하고 웠다(제1B조

제2항) .

또한, 자유겅제무역지데 네에서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요소의 조

달에 괸·하어는 토지와 노 동력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투

자기 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 데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입 데기관의 승인 아레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 외국투자기 업은 지대노력알선기판과 喪은 계약에 따

라 필요한 노력울 체용하거나 句고할 수 있고 자유경제무역지데 밖의

다른 지 역 에 있는 북한의 기술자 . 기능공31)올 지데노력 알선기관에 신

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 데당국과 대외경제부서와의 합의 아레

일부 관리 오1원과 특수한 적종의 기술자 . 기능공율 다른 나라 사람으

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웠는데 (제21조), 이는 이미 외국인투

자법 등에 규정 된 네용이다. 다만, 자유겅제무역지대 밖의 북한 주

민도 채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에서 의 미를 찾율 수 있으나, 이는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정된 나진 . 선봉지구의 인구분포 등 인력수급

사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 %W각뒨다.

한편 , 자유경제무역지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경제무역지

데안에 있는 외국투자기 업은 원료 . 자제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데밖에

있는 북한의 기 업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대밖에서 수 한 가

공액이 기 업의 전체생산액의 4W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

데안에서 수행한 Y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데 , 이는 위의 요

긴을 충족하어 지 대밖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에 데하여서도 관세 . 기

업소득세 등 이 법 에 규정된 제 반 우대조치를 적용한다는 의 미 라고

해석 할 수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 데에 위치 한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효

과를 극데화시키기 위하여 지대밖에 위치한 북한기 업의 생산활동과

연게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밖에 , 외국투자기 업 과 북한의 기 관 . 기 업소 . 단체는 자유경제무

역 지 대 안에 겅제무역 활동을 위한 지사 . 데리점 .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음울 규정하고 있는뎨 (제19조), 여 기서 경제무역활동이 란 무역 업무

외 에 일반적 인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자유경제무역지 데는 상품의 가공 및 중개무역기지로서의 기

눙을 갖는 바 이 에 관하는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데 안에 자유

롭게 들어오며 그것을 저장 . 보관 . 가공 . 조립 . 분해 . 선별 . 포장 .

수리하거 나 지대안에서 국외로 나갈 수 있가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

「 다만, 나라의 안전파 사회도덕생황, 주먼들의 건강과 동식

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풉.은 들여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

자유경제무역지 대안에서의 상품가격 에 데하여는 제22조의 규정 에 의

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 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

31 )초급기능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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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중 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의 사회주의적 가격결정원리블 배제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자본주

의적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해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경제무역지

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였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지대 안의 나진항 등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려는 취지 인 것으로 생각된다.

(4) 관세

북한에 있어서 관세는 무역상품이 관세경계선을 통과할 때 불이는

조 세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에서의 무역은 국가독점파 계획

통제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상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밀수 방지 등을 위하여 여행자 소지품 . 국제소포 등과 같은 무

환수입품에 대하여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려한 관세의 종류로는 부과대상에 따라 수출관세 . 수입관세 . 통관

관세가 있고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채택 . 적용하는데 최저세율은 협

정세율로서 호히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적

용하는 세율을 말하며 최고세율은 일반세율로서 최저세율의 2내지 4

배가 보통이다. 관세부과 방법으로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부과하며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관세관련기

관으로는 관세관리총국 . 세관 . 세관검사국 등이 있다. 관세관리총국

은 무역부 산하기구로서 관세 제기관을 직접 통할하며 관세 제기관의

조직화 . 관리를 비롯하여 여려가지 관세졍책의 입안 또는 관세기준에

관한 문제의 해결 . 관세 통계의 조적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헝한다.

세관은 관세관리총국의 지도아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

고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적법성을 검사하

고 관세금액의 산정과 징수, 불법 수출입화물 단속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 세관검사국은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징수를 전담한

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관세에 관하여 5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먼

저 제25조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하여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어서 관세면제 대상과 부과대상을 열거하며 기업

의 서류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혜관세제도란 자유경

제무역지대 외의 지 역에 비교하여 관세부과 특혜를 부여한다는 의미

로 보인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상품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으며 , 이에는 첫째, 가공수

출을 목적요로 지대안에 들여오는 상품 둘째,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셋째, 투자가에게 퓔요한 일졍한 양의 사무

용품과 생활용품 넷째,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다섯째, 통과하는 다

른나라의 무역화믈 등이 포함된다.

다만, 다른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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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북한의 다른지역에 팔기 위해 내가는 경우에는 제26조는 적용되

지 않는다(제27조) .

한편, 제28조에서는 외국투자기 업 이 지 대안에서 생산한 상품율 수출

하지 않고 지데 안에 판메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

료 . 자재와 부분품에 데한 관세를 骨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관

세 면제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27조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밖에,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 업은 세관의 검사문건과 상품의

송장율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 과 관련된 서류를 5년동안 보관할 의무

률 진다(제29조)

이상과 같은 관세 규정율 종합해 보면, 자2경제무역지데률 일종의

보세구역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볼 수도 웠고 거래유형에 따라서는

자유경제무역지데경계선골 일종의 관세겅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되 화금융

자유경제무역지대 법은 제5장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롱화금융

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율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데부분

외화관리 법의 규정과 중복되고 있다.

먼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유경제무역지데

에서의 유통화페는 북한 원화로 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북한

원화 또는 전환성 즉 테환성외화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원화와

외화의 환산비율 즉 환율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아래 북한과 타국

의 은헹에 돈자리 즉 계좌를 둘 수 있게 하고(제31조), 외국투자기업

과 외국인은 북한과 타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

금율 데부받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2조제1문) 북한은헹의

데출눙력에 의문이 있고 외화관리법 제18조제2문 및 제20조 각갹에서

는 타국의 은행율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대부

받은 북한원촤와 외화로 산 즉 외화와 교 환한 북한 원화는 북한은행

에 예금하어 사용하여 야 한다는 점 이 명시되 어 있다(제32조제2문) .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데안에 있는 은헹이 외화관리기관의 숭인아

레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제33조), 이 규정은 외화판리 법 제19조와 중복되는

규정이다. 물론 당헤 은 에 예금합으로써 발셍한 이자에 대하여 개

인소득세는 먼제된다32),

여 기서 비거주자라 합은 북한주민이 아닌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에 
, 외국투자기 업 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데안의 정헤진 장

소 에서 외화유가중권율 거 레할 수 있다(제34조) . 이기서 헤진 장
소란 어음교환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32 )의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참조.



425

(이 특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제6장에서 「 담보 및 특해,라는 제명 하에 외

국투자가 등에 대한 특혜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담보개념은

우리법제상의 그 것과는 달리 송금 등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다.

먼저 송금보장에 관한 제35조의 규정 에 의하면 외국투자가는 자유경

제무역지대 안에서 기 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이자 . 배당금 . 임대

료 . 봉사료 . 재산판매 수익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
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 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법 제20

조 , 외국인기업법 제22조 및 외화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외국투자기

업 종사 외국인의 노임 등 송금뵤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이

다.

다음에 특혜에 관한 사항을 살펴 보먼 세제상의 특혜로서 첫째, 자

유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소득세율을 결 이윤의 IU로 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2Z보다 낮게 하였고(제36조) 둘째, 경영기간이 10년이상되는

생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隣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 총투자액이 6천만웠이상인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

자기 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

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帥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제37조) V셋째, 외국투자가가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 영기

간이 5년이상일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隣

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되 , 하부구조건섭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

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40조) .

그 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법 제9조

제2호와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제12조 . 제15조 및 제16조의 내

용을 반복 규정한 것으로서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하부 구조건설 투

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에 불파하다.
그리고,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첫째, 입지조건

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고(제38

조 ) 둘째, 북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팔동에 퓔요한 자금을 우선

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제39조), 여기서 장

려부문이란 외국인투자법 제7조, 합작법 제4조에 규정된 투자업종을

의미하고 있으나 자금대부규정은 현실성 이 없는 공허한 규정이다.

그밖에 , 이 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

사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41조).

(7) 분쟁의 해결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제7장의 분쟁해결이라는 제명 아래 제42조에

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3조에서는 외국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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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뵨젱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헤결하며 , 제3국

의 중재기관에서 제기하여 헤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려 나, 분쟁해결에 관한 자유겅제무역지 대법 상의 이들 규정은 외

국인투자법 제22조, 합작법 제21조 및 외국인기 업법 제31조의 규정올

반복한 것으로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各필요한 입법 낭비 에 뷸과하

다.



12Y

v즈 6券 胸險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은 종래 그들이 고 수해 오던 페쇄

적 경제 운영으로 인한 구조적 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의 합

영 . 합작제도를 모 방하였으나, 합영법은 외극인 당사자의 범위를 창

명확하게 규졍하고 있고 합영회사 집행기관의 책임이 일방적이며 노

동3권에 대한 보장규정은 없으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학여 경영되

는 합영회사의 노 무관리를 일방적으로 국가적 통제에 따르게 하는 등

의 문제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환관리나 섕산과 판매 및 합영회

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도 대부분 자율성이 제한받는 편면적 규정이며

분졍해곁에 있어서도 외국인 당사자의 신뢰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

는 등 미횹한 점이 番았다.

이 에 북한 당국은 합영법 시행세칙의 개정율 통해서 그 동안 불명료

했던 행정절차를 명시하고 의사결졍에 있어서 다수결 방식을 도입하

는 등의 개선욜 도모 하였으나, 아직도 합영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골격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합작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합영투자나 외국인 투자가 안고 있

는 대외개방정책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외경제 개방이 체제붕괴 압

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하면서 당면한 외채문제를 해소하려는 목

적에서 마련한 것이었으나 그 모델이 되었던 중국의 합작경영기업법

과는 달리 경영참가가 배제되어 웠어 제도 운영상 탄력성이 부족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 안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재검토의 퓔요성이 절

실하다.

요컨대, 단순히 외채 누적을 가리기 위한 투명 외피이자 그 단순한

선택에 불과한 합작 . 합영제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대외경제법은

아직도 알을 까고 나오지 못한 새의 상태로서 근본적으로 그 개방의

폭이 대폭 확대 재조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단순한 법 개정

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개혁의 기초 위에서

정치지향적 경제논리를 배제하면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법체계의 통

일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경제진흥율 성취하면서 통일기 반 조성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건설적인 노 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의 합영 . 합작법제의 문

제점에 대하여 북한 측에 그 개정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구체

화된 경제협력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통일에 대비한 기본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려 우리측 기업도 보다 적극적인 대북투자를 모색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위혐분담, 조세지원

등의 다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이것이 앞으로의 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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